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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의 해체라는 세계사적 변혁 과정에서 동.서냉전 .

의 샹징이던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지 7년, 그리고 독일이

통일된 지 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유와 번영의 부란덴보르크 문을 열고 평화통일의 큰 길

을 연 시민혁명의 
w 

승리에 이어, 독일인들에게 찾아 온 또

하나의 도전은 「내적 통합의 완성,이라는 과제였습니다.

실패한 동독체제의 급속한 젼환과 재건을 통해 r 하나의

독일,을 향한 제2의 통일작업은 동독국민들에게는 철저한

자기변화를 의미하였고, 서독국민에게는 고 통분담이 요구되

는 인고의 과정이었습니다.

한때 통일당시의 환희와 기대는 엄청난 후유증과 비용발

생에 따라 실망오로 번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통일 6년이 지난 오늘의 독일국민들은 통일의 결

실을 하나씩 거項들이몄서 더 큰 희망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구 동독지역 경제재건을 위한 투자와 노 력이 성과를 거두

게 되면서 신연방주 경제는 어 정도 회복되었고, 양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 격차도 점차 해소되고 있습니다.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제도적 통합은 대

부분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40년동안의 공산잔재를 청산하

는 작업도 금세기내에는 모 두 완성뒬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한가지 어려운 과제는 소위 r 마음속의 분단,이 라고

하는 심리적 장벽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분야는 적어도 한세대는 奇러가야 해결될 것으로 보 입니다.

동,서독일의 내적 통합에 있어서 기본이 되어온 자유민주

주의, 언방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주의, 사회복지주의, 국

제평촤주의 등의 제원칙은 사실상 동일이전부터 서독의 기

본이념이 되어 왔기 떼문입Ll다.

독일 연방내무부는 1993년 6월 통합을 위한 독일인들의

노 력과 성과, 앞으로의 과제, 그리고 그 기본원칙들을 담은

r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 (Materiali.en

zur Deutschen EinheiL un d zum Aufbau In den neuen

Bundes1trodem 을

� 

曾간한 바 있으며, 1995년 7월에는 이에

대한 수정판을 퍼냈습니다.

이에 띠-리- 통일원은 f9田년도 보고서를 [(독일통일백서,라

는 제하로 발간한데 이어, 이번의 수정판을 f 독일통일 6

년, 동독재건 6년」 이라는 제목하에 다시 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자의 발간을 위한 번억에는 주독대사관 통일관설

의 수고가 뒤따致습니다.



이 책자의 전반에는 통일을 성취하고 내적통합을 추진하

는데 있어 냉정하고, 합리적이며, 실용적으로 접근한 독일

인들의 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이후 내적 통합과정에서 동.서독인들이 보 여준

인내와 나눔의 힘이 어떤 것인가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일을 준비하고 완성해야 할 우리에게 교 훈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우리의 통일문제와 관련한 정책당무

자외- 연구기관, 전문가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충

심으로 기대합니다.

1996. 6. 10

부총리겸 통일원장관

yiL 인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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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獨逸統-과 新聯邦州 再建 槪觀

第 1 章 獨표統-과 新聯邦州 再建 槪觀

1990년 10월 3일, 全 獨逸國民은 40여년의 고 통스런 분단을 겪은 후 자유

로운 自決權 헝사를 통해 독일의 國家統--을 달성하고 1949년 基本法이 우

리 독일민족에게 부어한 統--의 임무를 왕수하였다.

동독인들의 용기와 결단으로 1989년 가을, 단 몇주일만에 舊東獨 공산당

의 권력과 C 억압장치들은 궤멸되었다. 이것은 바로 1953년 東獨, 1956년

헝가리, 1968년 체코에서 일어난 시민봉기와 비교할 때 국제적 여건이 극적

으로 %T轉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동독인들은 서독이 결코 統.-을 포기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전체 독

일인들의 決權을 촉구할 젓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게다가 헬무트 콜 수

상이 인도하는 연방정부는 국내정치적 논란이 漸增함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도 정 책상의 혼란에 삐-져들지 앙았다.

콜 수상의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젓은 서독이 EC 회원국과 밀접한 관

계를 유지하연셔 북대서양 동맹체제인 NATO에 밀착되어 있였다는 점이었

다, 독일의 외교 . 안보 . 유럽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예축가능성은 우리의 모

든 隣接國과 友邦國들로 하여금 獨逸銃..-을 불가퍼한 사실로서 받아들이도

록 하는 국제적인 신뢰의 장을 마련해 주었다. 1%3넌 극심한 논란을 벌였

던 NATO 二 焉:決定(Doppelbeschlul3)이 관철되자 NATO의 단호한 행동능

력이 과시되었으며, 소련의 정치적 주도권 추구에 제동이 걸렸다. 또한

NATO와 연방정부의 정책은 결국 소련의 영향권에 있던 유럽의 한 부분에

서 개혁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고르바쵸프가 주도하는 소련지도부의 改革先例를 받아 들이지 못한 舊東

獨 공산당의 무능, 극심한 경제파탄, 社會間接資本施設, 환경과 주택 동 물

-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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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共同體7J 責任感을 갖고 수행해야 한다.

.

拳

東獨이 建國된 지 40년이 된 1989년 여름, 당시 동구국가에서의 변화를

배겅으로 中유럽, 東유럽, 束南유럽의 戰後 地圖가 단 몇개월만에 근본적으

로 변해버린 일대 변혁 이 시작되었다.

.

소련 지도층은 더 이상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고수할 수 엾게 되 였으머

그 위성국가들로 하여금 
"

獨自路線" 을 걷도록 허용할 7 밖에 없었다m 이

젓이 바로 정치적 변혁이 일어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c]-, 소련에서의 자유

촤는 이미 東歌圈1Ps에서 국내정치적 개혁의 선두주자였던 폴랜드와 형가리

에 졍치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제공하였다. 1989년 8월 폴

랜드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에서는 처음으로 공산주의자가 아닌 마조비에츠

키를 政府首班으로 선출하였다. 헝가리에서는 이미 카다로 정권하에서 정치

체제의 개방이 시작되었다.

국가가 쇠퇴일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束獨정권은 사회주의 진영에서 일

어나고 있는 정치적 변화를 단호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이미 1989년 여름부

터 束베를린, 부다페스트, 프라하, 바르샤바 祖·:在 서독공관에는 대규모 피난

민들이 운집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9월 11일 헝가리 정부는 몰려 束獨

難民들을 위해 동독정부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쳐t方 國境을 최초로

개방하였다. 연방정부는 프 라하와 바르샤바 함在 서독공관으로 몰려 든 東

獨難民들이 서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협상에 성공하였다. 연방정부

가 수년전부터 束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 서독내]의 요 구 역시 적지 않았

지만 - 束獨의 固有國籍을 인정하지 않았던 정책이 건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다.

19目3년까지 東獨으로부터 서독으로 온 移住民 數는 매년 약 14,600명 에

달했다. 그 다음 해부터 移住民 數는 계속 증가했는데 199년과 1988년에는

- 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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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약 40,00018에 이3--3-;. I 점정에 난'感다 I$98<1애 移11:.]< 數].<- 6:fl

하이 34:-l,85/llq의 이주IPl이 수- - 절치·불 VII'았다, 이려· 간온 이2슈t;11의 김'-'沙에

rI]처하고자 이주<Il 수-9-시실의 
-Al-긴-적 

· 인 직 힉-·장조치룰 신속히-고 대 네지

으j;t $시하었디-, 
'헝기-리률 

기치 서 -1뇨으3,t ·욘 이주삔 중 L>·5겨.< 4·>-31서십

기-시.가 제고L-하->.< 친1가에시 처읍으j,f- 주거·fl- % ·]곡{ l' 수 있있니-,

->,;- [인치.가· 프 라'히., ) )l‥i.-(시·비·, 부니.메 · 
-

l (. $):./l[ 서2·:-공<반으AL부터 이주1;11,

을 신고 서 !·>-.[%-j,L 웠·다. Gie[icu기- licdin 소 제 인방수- - 소의 t

7]-l.,!-부남.j- d·

이/t.(지· 인 lu·1'·(·강수삐rI]의 조1
,

-計파 인 i -
'

·

' 

>을 ->2 1하어 A카2·'온 緊교收'S]))i'-·-l- 미.

10해 놓·있·w(),미, 이구tIl<--(·v:)· 이곳·-K 기 치 서1·;-의 
'

(y )·l·l<,>- 분산되있바. 束獨

·게서 p, - - )인 [.(-온 시J·<-의 </[·y[<-: j,t모버 띠·)c한 
'l·데를 

반았다.

I
l

l !·이 명 이 %獨各 [a나비리]-:- 가1-CI] S'·J·;'-1귀에서는 간 록 밀·c TO('(l%i/l

i'迫외- 시 t I

ll%7--S'·IL-l-채가 공게적으j,t 조 리 Vi 기 시직·하였니·, d89%·1. l(냐] 2익

Leipzig 에서 
'저 

F-으V 20,000밍 이 y>)<政權애 빤대하고 민 7의 개이을

-

' 

f장하1;t·(서 시위에 
-;·>-입 値0·.

尊

IT(9넌 1獨이 길은 ·32·체·리 인 징 치 식 깅 
' 

1온 A-r모 +to:t]l.態에 대%'{· 체

h<1상 대외· /2·기·인<'L의 T)r/(OSIVJ과 니-l·l-이 공·/lt 진 지 y이라 힐- A% 있니-. 동

%·'l 6낀 IL('의 VI주촤운동은 - [f-'힐상' j,t 진f/j'되있는데 01 사실에 내헤 V

-<정-WE · 1대리71 지지骨 표1 8 慷다. -
'

I- 
1 구 1 1인 198 <·t 571 A'獨의

지12'지·치단제 신거애서 데담 
'l· 

選拳-fll·'.이 감311피있%[-메 이에 데헤 시1VI운

- b 0-제-l.:- y ))i 
'식 

으-J,< 힝-의 히-었다.

1989년 0 ( t/1구> J%-기- . i-이 선기%'-정에 c/-한 자旦-趾 +獨 國家,·P議齒에

제奇·하려 히-지·, 이3- 중 1201M 이 제)t리었다. 이 시.건으모 VI'111임·아 자-S-J'l

기예 Ll]한 
- S-2/-<.f 1이 i 수 없는 1 11분제기- 피있다. 이111 소 i/·1의 엉항2)

에 있Id 다·f-F 국가돗은 소린으i 게헉/,--선에 따라 VI주촤의 긴을 건고 있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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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獨逸統-과 新聯邦州 再建 槪觀

다. 반대로 東獨은 최소한의 개혁의지마저 꺼부하였다. 눈에 드 러나고 있는

東獨의 쇠퇴 현상은 신뢰같의 상실 및 절망적인 분위기를 더욱 팽배케하였

. 다. 럼에도 불구하고 舊東獨 共産黨
'

서기장이자 國家評議會 의장인 호네

커는 東獨 건국 40주넌 기념일 바로 전날 束베를린에서 東獨이 서기 2000

년의 문턱을 틀림엾이 넘을 것이며, 
"

미래는 사회주의의 것이다" 라고 선

언하였다. 소련의 국가주석이자 공산당 서기장인 고르바쵸프가 호네커에게

"

너무 늦게 오는 자에게는 天罰이 내릴 것이다" 라고 한 경고는 아무런

/V響도 없이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다.

1989넌 10월 2일 Leipzig 에서 시위롤 일으켰던 군중 20,000명은 불과 꼇

주인이 지나자 벌써 70,000명에 육박했다. 그 후 Leipzig 
"

月喉示威" 는 매

주마다 수십만멍이 운집한 가운대 개혁과 민주주의 혁신을 요 구兎으며 
"

.

우리는 國民이다!" 라는 구호도 동장하게 되었다. 東獨 공산정권은 이와 같

은 군중시위에 指導層交替로 대처하려 하였다. 1989년 10월 18일 호네커가

失閣되었으며 그 후임 공산당 서기장에 정치국원 에곤 크 렌쯔가 취얌했다.

그 러나 크렌쯔의 목표는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라 조심스런 개혁, 즉 개혁과

더불어 銃治體制를 保存하는 것이었다,

그 때부터 40여년간 요지부동이던 舊東獨 공산당의 권력은 조금씩 조금씩

부서지기 시작했다. 40주년 건국기념행사에서 동독 지도층에 의하여 
"

유럽

의 평화와 사회주의의 전초기지" 로 칭송되던 東獨은 40어년간의 실상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었다. 즉 貞獨은 국민의 절대 다수에 의해 거부되고, 모

든 생활 영역에 걸친 전체적 조 종과 통제, 장벽과 철조망을 통해서만 겨우

생존이 가능할뿐인 不法國家이자 자유가 없는 나라였던 것이다.

개혁을 외치毛 Leipzig 시위는 東獨의 다른 도시에서도 성토데모가 별어

지게 한 기폭제가 되었다. 1989년 11월 4일 東 Berlin에서는 거의 100만명

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통치체제에 反旗를 들고 시위에 돌입兎다. 그 머칠

후 집권체제는 사실상 붕괴되었다. 새로운 旅5法을 둘러싼 격돕은 마침내

11월 7일 동독 내각의 사퇴를, 그 리고 그 다음 날에는 정치국의 개편을 불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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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하게 하였다,

이 러한 사대가 재 2/1시긴-이 씨나)]V J인 [q8q년 1 1 1 9일, - I
-

7
, 디이 <-i 직

71 1 정이 V 레叫었1-'.>.. W7:(K:이 · <,
( 1·] 진 것이디·. /.2- 디이 A:貞$'W 

-

'

s
'-

vI·당'·븐 수-

십여넌간 거질해<r!c-l 기 이 전의 지--3·를 히-2-하·지 s<을 수 임었디-. 입주%)>

y인· 9()0민-16 의 . S'-· - 인 >->-이 l)q'l)l)-(;t-린-皇- )1>V-한 서h]-지익으<L 이 헹健디-.

메側.CI 징-1긔 이 )
l
'

- l·1조1, 직-Y'-, ·

'

/-VlJA의 1지5-fv 시위-L' 1獨 공신-정7-1의 주.

X 이 대-Ej,L기직 lg) 방이 d 제코會료.비·키이· ·A'-신·체·제의 V]망에V 엉힝‥a- ·주·

었다. 딜가리이·외· 두마니아에 인이%J )/{혁은 7J -8-s1의 미-M-C-l-스 · 레%·l,c(의

식 全體 l·:A의 멸망-S- 기정시.실촤 헤 비 렸다.

198(]V-l 1 1 71 1:l l %獨 인VI의최]- llaus Moc1row률 지'A'L핑의최 의징·으

j/ 신%하였디.. 모f:-j,!- 징부 익시 지.-h-<')거에 의헤 /
1
J- 성시 지 않았기 떼붑.에

민주주의 적 징-'1성各 깃'추지 · 하였니·. A'l-< 1 1,L;-t 1獨의 <·r적시.태애 내힌

내- 조 지로서 - 긱. 의 제] 자 시 정인11->'(· . y헤 經$(t'd畿3 극복과 ]< )<. l-:id

희-E 위 한 조 치-(V- 단宅'할 깃a] 을 선포'健다. 그. A-:- 인삥 정부에게 포<l·적인 
"

條%R·J)[51f·펴 
"

름 ·체건히.자]l- 제인,'히-있디. 2 1. 러 니· 이 리한 조치/L +獨)%,<J-名.

진정시킨 -f 1었고 시위A7 y(1속되있니·,

수

骨 i수1-이 세V운 進路를 제시하있다, 그 -l':· dS9닌 1 1 우1 28인 연to·의회에

서 E-2/동일-E 위'<'l- 10{Al.11'1읍 게 진하였니-, -fJ· -JA싱-2 j 인3·F.1과정이 - R.i<-j

J제의 IPl-· 
- 

1괴-징애 fr 긱�" 야 
')']' 

, C/·然· i·.-S- 강4'죠히·였3/ 인섬 마지 1J]' J
,
!- -V·에

시 - - l%().1이 리·-:.· 색-AL를 기론慷다. 2'l. J-.:- 
"

<·;-L>.1의 국가직 봉 1 t성" 이

- ). 가 이 -
'

Ii <-:- 징부의 점 치 시 복]11리.고 1했0.

國1)%]까%에서·l-< 이 사<-1이 豫/),(끼1의 깊 이V시 밤이-<>-어졌고 국제 적 )/l-응-F

q·-l/간 조심 스 리 - 깃 이었뎌.. 骨 i-싱‥S- 3사계] l%-진을 베깅으V 한 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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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兮해 獨逸統-의 방법을 체계직으로 준비하였던 바, 이는 그 후 곧

바로 실현되었던 것이다,

4

東獨에서는 모드로 정부하에서 권력이 共産黨에서 國家次元으로 넘어갔

다. 舊東獨 공산당의 권위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으며 신임 당수 크렌쯔

는 단 수주일만에 당직과 관직 일체를 상실해 버兎다. 舊東獨 공산당의 黨

名은 과거의 汚名때문에 당분간 사라졌다가 결국 
"

民.프]社會主義黨" (PDS)

이라고 개칭하기에 이르렀다.

세로운 세럭들이 졍치무대에 등장하였다. 
"

圓-半.會議"가 대촤의 꽝장이

되었는데 束獨의 정부시책에 졈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다, 과거

" '束獨人民戰線" 
에 합류했던 정당들이 흐 T.會議를 중심으로 舊東獨 공산

당의 後身 民社黨과 결별하고 독자·적 노선을 구축하기에 진력하였다. 이들

은 마침내 i990년 5월 6일 인민의최구성을 위한 자유 · 비밀선거를 실시하

기로 결정하였다.

' 

195년 12월 5일 연방수상실 장관 平들프 자이터스는 모드로 +獨 수상

과 베를린에서 만나 콜 수상의 드레스덴 방문 준비 둥에 관하여 논의하였

다. 회담에서는 무엇보다도 긴급사안인 여행교통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

가 이루어졌다. 즉 그 것은 旅0基金의 설치, 東獨 방문시 강요되던 査證制

度의 철폐, 東獨 방문시의 最/]·義務 換錢制度의- 같은 것들이었다. 이로써

45년만에 독일에는 마침내 완전한 旅0의 n 由가 다시금 부활되었다.

바야흐로 東獨 전역에 결처 연일 군중시위가 뒤따랐다. 독일통일이라는

주제가 점차적으로 前面으로 浮上하기 시작하었다. 콜 숫상이 1989년 12월

19일과 20일 드레스덴을 방문하자, 수만명의 군중이 폐허가 된

Frauenkirche 교 회 앞에서 연설하는 콜 수상을 촨호해 마지 않았다.

晋 수상온 연방의최에서 10개항의 통일방안울 개진 했던 것과 마찬7r 로

� 

독일의 분단이 종식되어0Y 한다는 정부의 확고부동한 결단을 그 들에게 전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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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995년맣까지 모든 대형프로젝트를 위한 練습整備)e案이 수립될 것이

다.

행정합의사항을 시 행하기 위해 구성된 연방/BvS/各께의 
"

環境汚染殘在처

리' 슴同實務團은 다음과 같은 23개 대형 프로곌트(갈탄정비조치 제외)를 
'

수립해 놓았다(BASE Schwarzheide AG와 FCK AC Schwedt는 기준일을

폐기함에 따라 재원조달규정에 포함될 수 있었다).

베를린 州

-

"

슈프레(Spree)" 산업지역(Adlershof, Rume1sbur g, Oberschbne-

we ide, Niedersch%neweide, JohannisthaD

브란뎬부르크 州

-

"

오라니 앤부로크(Granienburg) 지역"(Henningsdorf, Ve)ten, Birken-

wer der, Granienbum, Technopark Gewebepark Henningsdorf

GmbH)

- Brandenbur g 시

- BASF Schwarzheide AG

눔

- PCK AG Schwedt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튼 州

- Neptun-Warnow 조 선소, Rostock

- MTW 조선소, Wismar

- Stra1sund 조 선소 프로젝트

작센 州

- SAXONIA Freiburg

- BFh1en/Uppendorf(SOW) 올레핀 공장

- 4)y-



第)章 獨逸統-과 新騰邦州 再建 慨觀

처음임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실시된 人民議會 구성을 위한 6 由 總選擧

는 그 선거일을 앞당겨 1990년 3월 18일에 실시되였다. 이 선거는 93.39%

.

. 라는 높은 투표율과 함께 獨逸 議會史에 길이 남게 되었다. 또한 이 선거야

말로 동독앤들에게는 바이마르 共和國以後에 실시된 최초의 자유선거이자

민平선거였다. 기민당(CDU)은 독일사회동맹 (DSD)과 민주약진당과 함께

"

獨逸同盟" (Allianz fOr Deutsch1and)으로 연합하억 선거전에 임 兎다. 기

민당은 40.59% 로 최다 득표정당이 되었으며, 사민당 (SPD)이 21.78-4, 민

사당 (PDS)이 15.32%, 독일사회동맹 (DSU)이 6,2%, 자유민주연맹 (Bund

Freier Demokraten)이 5,28%, 민주약진당 (Demokratischer Aufbmch)이

o.93%의 지지를 받았다. 이 선거의 결과, 
"

독일동맹" 은 투표자의 약 절반

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는데 이는 귿 콜 수상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표출

한 것이었다. 우선 東獨 有權者들은 콜 수상의 정책으로 근본적 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했다.

기민당, 사민당, 독일사최동nA, 먼주약진당은 동독기민당 당수이자 신임수

상인 드메지어가 이끄는 大聯立內閣 구셩에 돌입하였다. 2990년 4월 12일에

실시된 연립내각구성 합의에서 졉권여당은 
"

基本法 제23조를 원칙으로 하

는 독일통일에 관하여 서독과 협상한 후, 동독 적체를 위해 이를 신속하고

책임감였게 실현한다" 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그 때부터 서독으로 넘어오는 東獨 移/主民의 수는 눈에 띄 게 줄어 들玆다.

1990년 1월과 2월 중 聯邦繁急收容所는 각각 58,043명과 58,999명의 이주민

을 집계했던 반면, /,民議會 선거가 살시되기 直前의 2遇 동안 각각 IO,731

뎡과 11,914명의 이주민이 급수용소에서 신고절차를 마쳤다. ) Q
, 民議會 遷

擧가 끝난 다음 주, 드 디어 移住民 數는 4,930명 밖에 되지 않았다. 移住民

數는 그 후 계속 줄어 들었다. 貞獨의 新政府와 더불어 독일통일이 실헌될

전망이 보이자, 동독인들은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으며 그 들을 故

鄕에 安住시키는 계기가 마련되笠다.

繁急收容節次가 종료된 1990년 7월 1일까지 1990년 중 束獨을 떠난 이주

-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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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獨逸統-과 新聯邦州 再建 槪觀

그 후 몇주일 동안 서독에서는 國家條(J의 세부사항에 관한 정치적 논란

이 뒤따致다. 그러나 1990년 6월, 國家條(J은 與野間의 對話를 통하여 東 ·

. 西獨議會의 절대다수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화폐 · 경제 · 사회 통합조약이 발효된 직후, 그리고 1990년 7월 22일 人民

議會가 1952년 舊東獨 공산당에 의해 해체된 Meck1enburg- Von)Ornmem,

Sachsen-AnhalL Branden1ourg, ThOringen, Sachsen 州를 復活 키>] L),前

인 1990년 7월 4일 베를린에서는 統--條約에 관한 회담이 시작되었다, 이미

회담 벽두에 統-條1<J의 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이 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聯邦議會와 各 州議會의 여야 대표들이 회담 초기부터 참여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절차룰 밟은 것은 統-條約이 東 · 西獨 立法機關으

로부터 2/3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했다는 사실과 단순법률적 經過規定에

관한 호法化와 함께 헌법상의 통일관런 모든 규정을 일骨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歷史1J 次元의 과제였기 때문이다.

統-條約 협상과정에서 동 · 서독 회담대표인 쇼이블레 聯邦內務長's'과
'

束獨 政務次官 Ganther Krause는 Berlin에서 최초의 全獨 聯邦議會 構成을

위한 선거의 준비 및 실시에 관한 條7J에 서명하였다. 그 결과 1990년 12월

로 예정된 연방의회 의원선거가 軍 
- J(h된 選擧權을 근거로 하여 실시될 수

있였다.

基本法에 적법한 동 · 서독 통일의 법적근거에 관한 문제는 舊 基本法 제

23조에 입각한 
"

條約교" )J[IA方案올 채택하여 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화

폐 · 경제 - 사회통합의 실현에 관한 조약의 前文에 
"

基本法 제23조에 의거

국가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제 1차적 의의가 있는 단계" 라는 내용이

이미 멍시되었으며, 이로써 束獨이 체택키로 한 방볍에 대한 事前 결정조치

가 단행되效1

1990넌 8월 23일 東獨 인민의회는 
"

t990년 10월 3일을 기해 基本法 제

23조에 입각하여, 獨逸民1-共和國이 獨逸聯邦共<n國 基本法 적용영 역으로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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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은 겐셔 연방외무장관 및 바이겔 언방재무장관과 함께 고르바쵸프 대

통령과 회담하기 위하여 모스크 바와 코카서스를 방문하였다. 이 회담을 통

.

. 해 결정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통일독일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

한 主權을 행사하면서 어느 동맹체제에 소속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도 된

다는 사실이 합의되었다. 콜 수상은 연방정부의 의견에 따라 통일독일이 북

대서팡 동맹체제인 NATO의 일원으로 계속 殘留할 것임을 전연 의심치 않

았다.

모스크바와 코카서스 회담을 통해 독일 통일의 외교정책적 측면을 최종

적으로 처리하는 길이 트이게 되였다. 1990년 9월 12일 모스크 바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서독, 東獨의 외무장관들이 
"

독일 관련 최종처리에 관

한 조약" (2+4 條夢))에 서명하였다.

통일독일은 2-r4 條約과 함께 國內까的인 완전한 主權을 回復하였다m 同

條約은 통일독일의 국경올 최종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1994년 말까지 소련

군이 독일로부터 철수할 것임을 균정해 놓았다. 이로써 독일의 국가적 통일

'

달성에 필요한 先決要件이 완결되었다.

독일과 소련은 두 개의 조약을 통해 구동독지역 주둔 소련군 문제를 해

결했는데, 이에는 1994년 말까지의 完全 徹軍 및 徹軍에 따旦는 財政問題에

관한 세부사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후, 콜 수상과 고르바쵸프의 후임 엘

친은 공동성명을 통해 1994년 월 31일까지 . p期에 徹軍하기로 합의하였다.

1990년 9월 13일 드디어 겐셔 연방외무장관과 세바르드나제 소런 외무장관

은 모든 분야에 걸친 공동협력 項 무력사용과 영토청구권의 포기에 관한

방대한 양국간 조약에 假署名하였다. 이 
"

大반 條約" 은 이미 콜 수상과

고르 바쵸프 대통령이 이전에 회담할 때 거론된 내용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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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準 獨逸統-과 新聯邦州 再建 槪觀

대하게 열렸다.

自 由를 달성한다" 는 1949넌 基本法이 
"

독일국민 전체에게" 부여한 課題

가 마침내 成就되었다,

n. 舊東獨의 現實

공산주의 통치가 종식되고 통일이 닻성됨으로써 不 0 由와 7[3去, 국가에

의한 전힌이 사라兎1

그 후 독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익 보장되는 法治

國家的 民主主義 속에 삳고 있다. 처음부터 순전 물질적 측면에만 국한하

면서 자유와 권리의 회복을 간과해 버 렸던 舊東獨 공산당 통치시절보다 현

.

재의 생활이 더 나아兎다는 사실은 오늘날 동독인 대부분에 게 의문의 여지

가 없이 자명하게 되었다.

자유와 권리에 대한 시만들의 졀실한 요구가 바로 40년간의 舊東獨 공산

당 독재체제 이후 2P和革命을 이끌어 낸 것이었다. 그것( 곧 大變'革에의

거대한 추진력이었다.

보獨에서는 法律의 違>표이 특수한 개별사안이 아니였고 만연된 다반사였

다. 다른 독재체제와 마찬가지로 볍이란 오로지 단순한 형식에 지나지 %았

다. 판결과 법률은 국가적 · 정치적 70)3)"爲를 바로잡는데 필요했던 것이 아

니라 T法0-爲룰 공식적으로 슴法)(l)키는데 기여했을 뿐이었다. 舊束獨 공

산당의 不法0爲는 40년간에 걸쳐 모든 생활영역에 만연되었다. 전체 공산

통펴 기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기본권의 留保 내지는 侵'害였다.

- 진정한 의사표힌의 자유, 정보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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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게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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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的 民主主義 속에 삳고 있다. 처음부터 순전 물질적 측면에만 국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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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생활이 더 나아兎다는 사실은 오늘날 동독인 대부분에 게 의문의 여지

가 없이 자명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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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독재체제 이후 2P和革命을 이끌어 낸 것이었다. 그것( 곧 大變'革에의

거대한 추진력이었다.

보獨에서는 法律의 違>표이 특수한 개별사안이 아니였고 만연된 다반사였

다. 다른 독재체제와 마찬가지로 볍이란 오로지 단순한 형식에 지나지 %았

다. 판결과 법률은 국가적 · 정치적 70)3)"爲를 바로잡는데 필요했던 것이 아

니라 T法0-爲룰 공식적으로 슴法)(l)키는데 기여했을 뿐이었다. 舊束獨 공

산당의 不法0爲는 40년간에 걸쳐 모든 생활영역에 만연되었다. 전체 공산

통펴 기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기본권의 留保 내지는 侵'害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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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회 . 건시.의 지--8-, 직 3]의 시-6-l. 매-7- 한적이였q·,

- 1지 
l< 

우%'·l .

·1촤의 
미 1은 조직직F j% il해퍼玆으미 주민늘은 僧

R] HI이 갔시 와 
III<It싱·테에 기헤 있있다.

. . d갯'J ]]피毒에 l-대하<-:- 어하 
'l· 

!l(]))V(>j')[L리· 1찌리·V 이3,l-피 있다. 채제

룰 비 1하는 시.<]‥은 힝사소추의 데싱--e. - 서 정신 S-양소3,t j,L내·집거

L). 移(-1:.가 <)-요되있F-미, ]d--H-파 숭진상의 - 추이익을 당'했다. 이러%'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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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l'·0[+$轉21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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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있다. 국기-기/IL이· 사119계의 요·기은 교·직 한 당긴-부들이 니· 차지 賓0, )J]3!l·

과 )d사는 Al獨 공신·남9.; f'-·l·에 있있다. v,%·,隱-l-: 익시 
· 

원들에 의헤 -3-

식되 있으 ·세q가 기%:1 의 
121 

윈 O j,L 서 v제시었다, 중면·집</1관1 % 8 령·긴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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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uldaLul·a)만이 온깃 t >-헤를 힝·.S-힐- y/)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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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힌·"l- 
</1 릭 31시·<-:- ·>-l·Sl · %I/,A ·XI)/;-1에 lIly/省· 정Al<L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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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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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f 기이.:< 오 ·災$c안 남아 있-2- %1 이다. 생. . t이후 수개省 이내에 側貞獨

불)l<1김</1의 불 1씨 - a-산, 즉 /103/l.간 사회y의피- 공신·주의의 상속분이 71미.

니. 等페한 깃이있는가가 서서히 드 러9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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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獨은 이미 1989넌 가을에 破産狀態에 처해 있었다. 각 개인에 대한 모

든 사회적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한, 東獨은 경제적으로 보 아 독자적 국가

로 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었다. 舊東獨 경제지도자들은 이러한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즉 195년 9월 舊東獨 지도층이 內的으로 작성한 문서에는 다

음과 같이 되어 있었다. 
"

國家의 負債는 東獨의 支拂能力에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1990년 초까지만 해도 모드로 정권이 1조

4
,
000억 東獨 Mark로 추정한 東獨資産을 근거로 束獨의 산업재산이 부채정

리에 충분할 것으로 보았다. 신탁청 역시 그 업무개시 초기에 則'産價를 수

천엌 DM 정도로 계산했다.

40년간의 社會主義 不實經濟는 
'

舊債務辨濟基金' 자체만으로도 약 3
,
400억

DM에 달하는 부채를 남겨놓았다.

지난날 /
/%

, 民共有로 되어 있던 Kombinat로부터 분리된 기 업의 대다수가

국제시장에서 경 쟁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비단 그 원인이 사회주의

하에서는 능력발휘를 자극하는 경쟁이 무시되었고, 중앙씹권적 경제계획수

립으로 효율직인 업무분담이 달성될 수 없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에 추

가하여 카貨獲得이라는 유일한 목표설정에 따른 지나친 輸出補助金 支援은

가식적인 수출초과를 유도했을 뿐이 玆다.

기업체 뿐만 아니라 기존 産業財貨의 대부분 역시 경쟁력이 엾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東獨의 생산시설은 완전히 낙후된 상태였으며 에너지 낭비가

심했다. 따라서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이 구서독 수준과 비교할 때 30%도

채 되지 g는다는 사실이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現存 사회주의의 完全盾俯이 란 단지 허울뿐이었다. 사실 거의 모든 기업

체와 탱정기관에는 潛在失業이 숨긷 수 없는 현·설로 즌재하었다. 이러한 濯

在失業은 최소 140만명에 이르렀다. 東獨의 公職에만 하더라도 구서독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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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베가 디 닐'은 인력이 베치피어 있었다.

91한 진체 A:]-로지.의 아· 30%인 300만19 이 VI촤된 여건, 즉 시장·경제직 조

건에 비추이 볼 떼 <職對象이리-고 Id'%11의 Ifo 경제인</-소는 추신·하2그 있

니., 겅제 l‥<1을 워해 절대시으로 뽀{요한 조{1이리- 省· 자기1쾰·의, 칭·의성, 겅

젱 러과 긴·은 것은 A'.%獨 
·껑·신·남 및 1·i 가의 後보人 헹세If]]문에 -인·전'히 위

<되었다. 신속%'l- Il][建을 가로u]']·/- 있·:2 거 대한 장애물이 f-r본적으로 재 성

비되지 M'wo.l신 인·y/ ][d·.會11·11接資本/i%設, 특히 천도띵', 도로%s·, Y비건선, 싱·

수공il·, 하수치 리, 매기骨 처 리 %에 건처 산적헤 있다.

사최주의 획깅제에 의 한 주택정첵과 임 내졍첵은 7:1축-趾의 房대%이 ]i·1傷

되vs 히·였으며, 신축긴물 J/-이·의 7{함시-L싱이 씨·-/리 -V신·품을 l.If롯'하이

초}체적1<!- 거의 救濟)fOIl 싱'데의 1J]상 베-> - 이·기시値니-.

이외얘도 에1·)지 공-Ll-파이y:-가 ii'Il]/F能 상테인昏>171· 이.니라 V 시매는. 정

최.처리 시센이 없는네니-가 진회.외. 흉.신시 
'1이 

충]d-하지 못'號니-.

녀A- 시-회복시E·야의 %險(111]l 기- 
' 

1서하게 11징'되어 였기는 銀기만 이

]d·이· 역시 A]긱촉'l- 1힐·이 HI 않았니·. 3 ,
L 잇%t다-IL 언骨셍후]-지·1<-이 /l)'l](W

을 딩·慷(J. c%]i)·이 빈'Ic-< 인금·위 %d'았고 - i !-로자의 RA-;r연상추 에 따리. 충분

히 조 징 피지 A했디..

a,t조1,제V.에는 게-Ll 제V기· 있있]-:-대 l)[<-8·50 수준의 정싱<r 의%.L시신-

오로지 소.-2<의 p류7-] 계·;('민-이 실세1·-J. 71·-2-힐- - f 있는 깃이었다. 지· l 
'l·깅에

대한 
·l![[i-101-힌- Is-치상'대3'/- 인하이 어미-어미-한 / [[:l'黑界의 >5染이 7 베되었 · .

魚.東獨 정3iL는 1990td :]j에 사싱 ·
Id ' 

i·경 $ 허의 VI극1을 위한 님'안-8- 동헤

A.+'獨 꽁신-정c/)의 책임-되- 
·j(- 적 히-게 다-0-과 y.l'이 표현하었나, 

"

1獨의 환

김조긴·은 
-

'

s!·기, 하친, V양이 J-]"i-](1%J로 심하게 오 임닌 상태j.,L 짐 권되이 있

니-. 이외· 긴'·은 싣·경2(j·F 인긴·의 긴·'·김--a- 헤M-게 q미 國1谿1'l{), Is%]家1'l-9 지·인

/리에 71 데 린- j /님·이 아1[J 수 21다." - V-].:· 깅제차 ·l 걸 l ]]l'.ly]'-豫12)'l J

-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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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방식의 不在狀態로 인하여 4獨의 생산기초가 점차적으로 %洞狀態가

된 후, 결국 파괴되어 버리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오늘날 국가와 시민들은

, 이에 高額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이와 같은 각종 문제때문에 新聯邦께1의 모든 분야에 걸쳐 새롭고 우수한

法治國家的 能率0政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 톡히 듭]난機關 전반 - 및

공공생활의 기타 분야에 있어서도 - 에 걸쳐 아직도 과거 國家保衛部의 검

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m

m. 쑤w邦州 再建 槪%

독일 통일 5주년을 맞아 中間決算을 내려보면 매우 긍정적이다. 40년간의

社會主義와 獨裁가 남겨놓은 파국적 잔재를 척결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노

력 이 거둔 성과는 대단하다. 新聯邦/l·l 주민들 대부분의 생曾수준은 銃--前

보다 훨씬 높아兎다.

財貨供給의 원천적 인 개선이외에도 모든 생찰영 역에 걸쳐 대대적 再編이

따致다. 즉 현재 독일전역에 걸쳐 기능이 우수한 議會6A:主義 제도가 다시

정착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민주적 범치국가의 政治活動은 뭏론 側人生

活의 기초가 공고하게 되었1 1990년 10월 3일부터 基本法에 보장되어 있

는 자유와 시민권이 독일전역에 적용되고 있다.

1990년 가을부터 聯邦政府-와 舊聯邦)·l·1들이 집중적 이고도 신속하게 협조

하는 가운데 新聯邦)·l·1에서는 法治國家다운 우수한 행정이 -7-축되 있다. 단

賀년 동안에 법치 가의 요구수준에 걸맞는 우수한 사법%]]계가 기능을 발

취하고 있다.

막대한 규모의 ·公共財政을 통해 수행된 경제촉진대책으로 新聯邦께의 경

- )l ·. -
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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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 1 익시 커다11· 성 과률 기누고 있다. 1995닌 l
&f 힌제 약 6,600억 l]M에

f히.%. 4%Ill[M-」l%M·1導- 통헤 독일의 깅제적 꽁동셩징·이 딛싱일 수 있었니.. ·

-

'

l

'

J- VL;.지익 의 강제는 I ll-야A로 제4치· 싱징· 브·L룰 맞이히/11 있니-. a r네총셍

산(GOP)의 성상을( 19%vI /,8%, 19법}년 5.84개, 19%VI A%었으!tI d95

v I의 셩 징--2-은 익C iM에 1J-한 것으jrL 에싱-된니-,

이외·긴은 성괴·의 기초는 憎임있는 投資>',l'i動이다. 2 /·-%환3익의 11비두자

는 If)91 3·'l /C- (121 이11M이있음·게 비헤 l(]()51,·l 중에는 일의: 2,0 0억으로 I

가健-p 미 ·
'

/- 중 l 
,
715억 l)MA<- 7 /</([0:·ol]서 ·)]무이 진 A . 었다, 1990<·l 하

반기부티 )9%RJl 14!'까 총누자-i-fv는 약 5
,
818억 DM에 난>1 , 이.<,f V해

-

'

I
l- 조 )최.가 競']7.)J이 있]I j]·,[代·l[1된 l%-향으j%L 진조(디고 있다.

주-민둘의 징 제상 키· 사최 AI l·이 핑-;·-t적F.1료 2-l- 게 개7'1되었C-i-. 산 ] 제 R ]-

로 지·의 AJ)균 총봉甘.은 
c /-)%-j-L]-시익과 비-'·/힌· 1111 用90년 하반기에 36,4%있으

나 If)3닌에는 os.O%,, IT)4넌에-l. 기.ov,로 -<이났더.. 특히 新聯邦)·l·IPs 消

t:117 y/)f>'-%기 <
I
l· 

시-3-지 익 수/3,l.니. 이- 0%정//, 닛·다는 ·7]3,c -7복-1만한 사

인·이 니-. 게니 가 임대료는. 펑-;·/--f·/에2L 못미 진 정2,tv 매우 닛·니..

<·f가외. VI. 긴·깅 제의 Ip·내한 )/자.>[-t V헤 <))動1Ii場 리시 짐차 인·징시<,C 있

으머 게J'19 조 1 이 확심히.게 m I ,
)

. 이 기 시 작하 
-

, t 있니.,

추·17]으j/ 인힌· 사최-IE 제를 해결히-기 위한 積極1's) %動1h'場政染'은 오<t지

uj'대한 제tr.1 7-i] -3· y헤서 민- 가능號다, 1991 %·!파 IZ21d, 메<{미.다 거의

200만19에 <,}'하는 시.y]'둘이, ]G()3Id에 -::- 약 160V브g에 단하논 사람3.과

1714VJ애는 악 l:-10빈·18에 도1'하는 사림·들이 /R·値促進·[)2에 띠.른 2,-.V시장징

히율 동해 실. 직싱-테름 J,낵t·1한 수 있있나.

71제 시.쇠 지 인 骨31->V/ 내 제적V.3,-L VI·),L피있0. -吟히 2/-V<]-지 이의 . x·)님IIi·

代의 힝린·E 매j[- y이-A다. 19921J 1%,l 1 l-Ii니치 독인 
· 

!어에 걸 치 단인히.게

적- · 시1 l F.金'[);·合 -%해 y)i]醉):1에·l·1의 핑 균언-i:f요. 통인이[인 2 이셩- 骨기.·하

- J2



第1章 獨逸統-과 新聯邦州 再建 槪觀

였으며 현재 구서독지역 수준의 약 79%에 달한다. 특히 구동 시절 적정연

령에 도달하기 전까지 기껏 소액의 未'L/%,年金밖에 없었던 未소')rn% 들의

� 

형

,

- 

편은 크게 개선되었다.

保健制度의 확대개편은 이미 완료되었으머, 또한 新聯邦州 전역에 걸

응급치료체계가 확장되었다.

新聯邦州를 한번 달려보면 엄청난 발전속도가 눈에 띈다m 도로건설을 비

롯하여 모든 분야에 걸쳐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년3(터 1994년까지
걸

聯邦 長距離道路 건설분야에 약 112억 DM이 투입되었다. 동 기간 중 지자

단체 도로건설과 骨공 近距離 여객교통 097년 1월 23일자 지자단체 교 통

개선을 위한 연빙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환 - 약어: 지자단체

교통재원조달법)을 위해 약 88억 DM이 투입되었7 1995 중 聯邦 長距

離道路 건셜분야의 투입액은 약 36억 DM, 지자단체 도로건설분야의 투입

액은 약 15억 DM으로 예상된다.

- 연방정부는 舊東獨 國鐵分野의 省도밍' 평준촤를 위해 i994년부터 2002년

까지 독일연방철도주식회사에게 투자용 교 부금 약 330억 DM <연간 약 37

억 DM)을 확약했다,

1992년에 수립된 第1次 全獨 聯邦道路綱6-l·劃을 바탕으로 한 포通 基盤施

設의 확충은 매우 촬발하게 진전되고 있다. 그 중 신.구언방주가 공동성장

하는 핵심적 기능이라 할 17개의 
"

獨逸統-- 교통프로젝트"가 우선적으로

시 행되고 있다.

구동독지역의 社會間接資本施設이 우수한 기능을 발휘하는 분야로는 통

일이후 架設된 약 320만건의 전화를 들 수 있다. 현재 新聯邦)·l·1의 총 전화

연결수는 500만건 이상에 달한다. 1997년 맣이면 新聯邦州 가계의 95% 이

상이 각각 전촤 한대를 갖게 될 것이다. 1990년부터 착수되고 있는 
"

텔레콤

2000" 확장계획을 통해 한심할 정도로 낙후된 구동독지역 전화망을 현대촤

- 2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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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2스 [이-김-하게 Id 깃 인111- 1997넌까지 종누지·3t-//-;/ 약 600억 DM으V 예싱-

V-l0.

L- 
r

- 비의 >·1대회·, ),L수, 신축 l< 
-

%
, t 

.

·
- ;L A'1 0 피- A>-.븐 71姻1'(J <l/進,il'劃-W 동헤

주테시.정- - 단기}적으mi,t 게<'1되었니-.

新聯.>]i·]·l·1의 흑1·7] 상'데 역시 <,:-)p.실 졍V<L VI- )피었디.. A·>.히 
'l‥김.요임이

학J]'힌- 지 역 살고 있·l:- 사+/fM·-g- 리 접적인 긴강의 危'[l[로부티 l)]·기위한

지'리인 시 . 1이 수81이 녕이 시 % 되있니·. 3>m잉:, -趾, 공기의 )(]";l;<物 힘·-H-%C

· Y}-A(·>j' 징 //,j,i, -A이 A-;r-있니·.

新聯11(·/l·[의 2계5,l'l<) >1:(形이 %-0'대한 재 정%L&/]-8- 돈해 (V·I/.)d. 51 있있디-·(:·

점은 매·]'- 중-if'한 사실이 다. 인긴-셍 1의 ·
'

g<.1'>'l- 인부인 분화/!->-이·의 시윈frn.

P·]l'l<) y)'C 
-

- K <1셩 히 는 ·V 13. 
'l· 

한 조. 건이 디. hI:.한 이 것·><- 聯11]IA]家의 기능이

제rI]v I
[
!J-휘 피2L ·;· 히-A:-대 기여힐' 별(141' 아니라, 州와· 地))' l'1 治벼體가 잎'으.

s,t 표·최·적 리 
' 

i 과제·河 스 - -
i

-

,

·
, t 조1 임· 수 있V-t·r 준다.

V인 과 정 에서 - Ii'a-1J·Y.로 인 )- 後]il길,i[·fF 
-[-
l . >4 피었)P.%I·1 이미 싱·녕·-한 성과31

%d-성 兎니·.

인11]-정부7:- lsI]家/%{j[ · 5·t-I;/에 즈 E 
'하이 

J
,c/p)<의 價{l(1보!/(수에서 V<.',

구민이 ]CIli]BE]<하민서 생 l-수준의 준피.기. <-l'싱 피는 P]i'l<J統 - 이 A.111.F

기-닉--吳 A-아가/il, 있니-31 - l·l-니-. 그 ·-M·지 만 IA111-1政治['6wo 3,t는 /·으로 L <--Q·! 간

V)-[- )-이·에 K·{ 치 l)%Il'CJ/%jt 
- 

을 ·곡·'링]해이· :l' 중내한 과제가 남이.있디.. V-l-L-

시.;l!d'1:'[이 ]!1내[,A:,戱을 갖고 %dI<l( 니·가이· 7'>-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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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 章 外交 · 安保 政策

·

' 

L 統-過程의 )1-交 · 安5i 政策的 園整

1. 獨逸의 초權 回復

독일통일은 友邦國, 同盟國, 유럽 隣接國이 모두 동의하는 가운데 달성되

었다. 통일 직전 수주간, 수개월 간의 국제적 협상을 통해 中유럽에 자리잡

은 통일독일은 장차 정의롭고 지속적인 유럽의 평화질서를 구축하고, 超同

盟構造的 유럽의 창조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독일의
'

NATO 회원국 잔류를 비롯하여 기존질서에 아무런 의문도 제기되지 않았

다.

1990년 9월 12일 모스크바에서 東西獨과 4大 戰勝國에 의해 서명된 
"

독

일관련 최종처리에 관한 조약" (Vertr ge Ober die a bsch1ieBende Re ge lun g

in bezug au f Deutsch1and: 일명 2/4條約)으로 독일의 완전한 主權回復이

보장되었다. 同 條約은 독일의 동맹체제 소속문제에 관한 自 由裁量權, 그리

고 1994년 12월 31일까지 소련군이 계획된 알정에 따라 舊東獨地域으로부

터 徹收한다는 사실을 보장하고 있다.

同 條約은 유럽의 毛화질서 유지에 主된 국가이어야 할 통일독일의 영토

가 舊1%獨地域, 舊東獨地域, 東西베를린으로 구성된다는 國境의 최종적 성

격을 확정하고 있다. 또한 同 條約은 통일독일과 폴랜드공화국이 국제법적

으로 구속력있는 조 약을 체결하여 양국간의 旣存國境을 확정할 것도 규정

하고 있다.

또한 同 條1%<J은 통일독일이 다른 국가에 대해 領土請攻權을 주장할 수

없고 앞으로도 행사하지 않도록 확정하였다. 통일독일은 핵무기, 생화학 무

기의 生産과 所有暑 포기할 것임은 물론, 이를 무력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독일의 병력은 - 1990넌 8월 30일 비엔나에서

-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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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된 
- l]-s.l ([[來式 - k)J 滅縮에 :d촉'l- 최담에서 선인된 비·와 긴'이 - · 3닌

지 4넌 이 에 370,000 명으로. 김·죽뒨디.. 외국<i<과 핵무기 )굇 이JI'L기 - . ·

1관수단은 新聯패州와 <R베骨 1에 베치Vi 수 없고 51 곳으로 移動 l A%도 W

니., 최종 으且 Id] 條%/)은 배吾린괴. <21 진제에 내한 4大 戰勝國의 
Cd한과

$Il71 이 {A-L딩을 h(·징하었더-.

2.[.4條%l<)7. 4)C l'哉勝1실괴- y인< 1에 의한 비 V차1111분에 1990년 ]() l :]

· -1까지 빌-'i될 수 임있으2AL, 199(께C( 10%,> 1 인 1"ltA-에서 4大 戰勝1SE /

믹 시점],LE-i . ·.4 조 e-l·이 sl-[A경d 베까지 를VI과 L]- 1 전·체'에 내한 4 )C i'l
'

g

勝1面의 
-/>한과 케 . 1 이 중난+>1다0L 신언히.었1J-.

소 Q:l-F 소비에且 최 J 1최 의에시 기id한 논셍을 거 친 Y 汚91년 :1 l 15인

4-)C 戰勝國 중 I·l-지막으5L ·]11: {l·:-,l-i.. i- 3로 J%i- ) 징부예 
·1닮'캤니·. 

이미 서 1 0'

3대<·: 중 l ·]국-t< dqo%·! 10우1 16 . l, 잉1·r . - 1%OV/ 11윈 16일, 프 링·스<-:-

199IV[ 1월 17인 MI준서 룰 걱'거· 昏 1목 J 정부에 진탄했다. 이$L써 국제1/]

.

·이 <tIl에서 -<일동일의 역사적 과징이 종<l. 되있디.. 1991 %fl, 3월 %5 
. l · l-4

(1祭約의 V느'(외. 哲-께 베를린과 %i-인 진 :%l}·l) 내 한 4 )L 戰勝國의 71한과 피임

은 2 1. A력이 정지 되 있다. 
'

l. ·d과 동 )-5/2.1은 國1)%]쌔1'6으且 l- :l 
' 

l- J[權을

l‥]復히.게 피었니·,

戰後 . Ii]0 어시.의 가징· 難解'한 피.제이자 /칫·거 리었Id 獨逸問題]-']· 당사

지. Jlt두기. %L의하는 /}- F네 해길되었니., 죽 2-[-4 條>(J은 獨%l[0題-(if 최종쟉

<M 치 리 히2- 것입合 -屋31. 이외. A-시에 미 래의 J,L니- 니·은 -8·ia- 지%叫

는 것이디-. 또한 l<(] 條%{J은 진, -7Vi에 건지 l'] [)k·權파 >-C.-1·: . -)-:義로 향하%- d

이 니이상 3이킴 수 없게 서 있음을 1 9)i[.희.하고 있다. -P-임듕8)에의 RI-F

애당초부디 - IV]이라·l-- 틀속에 뿌리를 두고 있있다. 19q0닌 104 3인

CSCE 회원1·l 외무상패{-8-X 2-/.4 條1<)이 동인피L·-L 자-8-3W운 -H-y]-吳- 신힌하

A:- 사적 거 뵤라고 41.엉해 마지 A'있·o. IGOO넌 11 월 21인 피-리에서 개최

핀 CSC]< 16 l,·.會,淡에서 최원.j-의 국가 J수 밋 정부수반은 독인昏인이 민<

)으<t 동[]l l - h-s-! 이 [시A-적 이<·t 징의 %'(p· s(] 촤질서의 -
'

/A에 지 1지한 기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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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를 할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1990년 11월 19일 戰後 유럼 역사상 최

鳥의 방대한 軍備縮·]·條約인 유럽 在來式兵力의 제한 및 감축에 판한 條約

- (VKSE, 영: CFE)이 NATO 회원국과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에 의해

서 명되었다. CSCE 頂上會誤을 통해 명문화된 파리憲章은 모든 회원국의

유일한 깬體가 民主[포義라는 사실, 그리고 모든 회원국은 自 由市場鮮.濟를

도 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정치적 구속력과 함께 확정해 놓았다.

2. 新聯邦州의 EC 條約 및 EC 政策에의 編)%,

통일과 동시에 新聯邦)+1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일부임은 물론, 유럽공동체

의 일부가 되었다. 이를 위해 EC 春 0委員會는 貨帶.經濟.社會統슴에 관한

회담 및 統-條約에 관한 회담에 참여하였다. 1990년 10월 3일 한시적 과도

기 조치가 취해兎으며 그 이후 1990년 12월 4일 편입지역인 新聯邦州를 위

해 최종적인 적용규정과 경과규졍이 담건 방대한 EC 종합대책이 채택되었

다.

1 獨逸과 隣接國家間의 숏yJ關係 再編

2*4 條約 체결 당사국들은 그 序文에서 더 이상 서로 敵國으로 간주하지

앞는 대신, 상호간 신뢰관계 및 협 력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선언

하였1 1990년 7월 5일과 6일, NATO 회원국들은 런던에서 개최된 頂上會

談을 통해 소련을 포함한 중부, 동부, 동남부 유럽의 어러 나라들과 협력한

다는 공동의지骨 확인하먼서 同盟體制의 구조 및 전략 변촤를 위한 기본원

칙을 가결하였다. 또한 바르샤바 조 약기구 회원국이 브쥐셀의 NATO 본부

에 大使를 파견할 경우 신임장을 제정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하였다.

2*4 條約은 독일의 주권회복과 유럽전체적 맥락속의 통일독일과 연관되

- 그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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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긱-骨 조약장치의 돌13)'주]이었c}-. ICG ]IM'..It會議가 1990닌 12월 15릴 유럽

정치WI't의 긷성 및 깅제,V화동1%의 칭·실名 위헤 두 차레의 113J-<會談올 게

최하기로 조1정71- 71·F J<히 )-Y이 핑가퍼어야 힐' 것이다, 연)R'정](는 t 링'스

정부와 J{VI히 
'헙력하이 

어렵고 복{l·한 과·징 속애서V 독일통일과 시간各

밋·추어 이러힌. 커을 수립 힌· 수 있V록 하였다.

4. 獨逸內 A)j>IIi隊 綱[1비111題의 Il]: 調整

독인내에 l g 러을 A

l%l:IE시키2IL 있%d 소 l, 서빙- 전승 3개/·f, 기다 NA'l'G

최우{t·r과 리-서를 3'd{l-함P2,e씨 O]{JOV{ 10월 3 4 統 · Ll,hO에 j'<.)J!h'l:.l[1,權 dd-

야에 있어)%-> 세 - % a/] 관1 <.]- 거가 <l'정려 - Cs
, j;L 합'의 되이 /l. X머을 /'생하게

되있니·. 또한 소 위 獨逸條約 및 A.t((V'·j條%'·j 괸·한 y:l'의 역시 %1요 l- 사안이

었니-w 2.[ 래서 2-i·4 條1<)의 31 
'l--o-로 

소런굽·이 徹收 1 까지 미-:·f, 
-:·

: ,
31

랑/군이 를 1에 한시직 으 , L 계3. WI:Il<한니.는 이 걸의도1었다. 미-:·:-, 엉

-:·
:·, t i;--) ;」[--/ 19q/]!,-l 9우1 >]입 -h-51싱·, 미 대링-r]IV·링, All)이저 51상-위 비룻

히-이 각/·[ 외),'-'싱곡]·과 시'방징-권· //- 리t·-t 수·12·'f- HI)側·런 시VI들이 71-d<1한 가

- 

/ 데 게최 %'[ 성 대한 歡送:It-<· 
-/J'으고 

베·誠-런名- 벼났'니·.

h ;- IX-t>) q <f-d[·조치L'L서 ]·>-일 에 l-A 버-2- al%E(시키고 있는 NA'l'() 骨1rrn

·[·/Al·과 니-l·l·이 NA'l'O W):.[[OIl. 10)JIl協定애 관해서도 재%·i%L 1 i 있게 시

었다, W):.l[('Il[. ]:,:-제에 /한 제 
'

7]V 최1<l-- a - )9931d 371 18일 l))JIl協2/의 變 史

에 AO·%l- 협 정, Soluiu- LOn리)Urg 헙 징 의 效))(·7>11에 봔한 햅징 12 -51.-대 '합

의사항이 ·서 1 M T] - &
'

넌·'!- A-] 81-<1 피었니·. 이 러 한 위'의사임'7 -S- J%-일 의 구c(:-1 이

Ai·분 매리 v-1 깃- L 3,-L V>'헤 /·l'V].1;:-의 . ! , !- rJ'은 -; ]-세-리으<-!- 개신시키는 것이니-,

f)]'>'{· 魚.蘇聯'i;C이 7'l-;·!·한 L<)·V-, 19[)/(넌 [)-Il 12인자 지'서-'ilt%l·을 -k해 t)i聯

+1아1·1와. 를린애 I

l%fIB,하고 있는 6대 NAT() l'M 럭 파{·1국의 l/1적지위애 2(
r[·

)'l- 사힝-이 
-

l <-정 시었니..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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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獨逸內 舊蘇聯軍 驗老 및 W收

.

舊蘇聯軍의 粧-o 및 徹收에 관한 규정은 독일통일에 따르는 외교.안보적
s

측면에서 중대한 곽제 중의 하나였다. 동시에 이 문제의 처리는 新聯邦州와

그 주민들의 중대 뫈심사안이기도 兎다. 조약체결의 기본원칙이 단 몇주알

만에 확정되었다.

1990년 10월 12일 통일독일과 소련은 소련군의 限時的 獨逸粧-g 條件 및

질서정연한 徹軍方法에 관한 條%J에 서명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1990년 10

월 9일 소련군의 獨표 融]g 및 徹收에 따르는 財政[j<J 側面을 다루는 일부

과도기 조치에 관한 조약도 서명되었다.

1992년 12월 16일자 콜 수상과 옐친 대통령의 공동성명을 근거로 舊蘇聯

주둔군의 獨逸 徹收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1994년 8월 31일 베를卷에서

콜 수상과 옐친 대통령은 최종 粧老兵力의 徹軍式을 성대하게 올兎다. 병 력

의 粧4과 徹收에 관한 사항은 독일측과 러시아측이 서로 믿고 협조하는

- 

가운데 모범적으로 추진되였다.

舊蘇聯 西部한-o軍 (WCT)이 徹收한 다음 연방정부는 방대한 주택건설

과 직업훈롄교육 동의 지원조치를 통해 徹收한 군인들이 각 CIS 회원국에

再定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6. 徹軍을 위한 財壽(的 保障

연방정부는 1990년 10월 9일자 移讓協定 (Oberleitungsabkormnen)을 통

해 독일로부터 徹收할 병력의 粧6費用과 徹收費用 및 定着費用을 지원하

기 위해 소련에 대하여 120억 DM - 그 중 78억 DM은 대규모 주택건설계

획을 위한 것이고 2억 DM은 職業轉換敎育을 위한 것임 - 을 제공할 것을

비롯하여 30억 DM의 無利子 借敦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이에 추가하여

- 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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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f빙-징)il--(':- d921J 12 ·l 1031 리시아A피-의 공동싱 t-9을 봉헤 徹收1()J의

Il][ ii/'il LM&Y.료, 5억 5친만 ]AM을 세공하기로 히7속慷다.

빚 여의 ti-:IE파 徵收-k 위 한 비.g-, 2 /- 리고 <-[l'·敦은 이미 {l·진히 지-M-되었으

미 Il(7轉換敎7(과 c/-테긴신A< 이세 종건난게에 와. 있다. 1990닌도 주1/](건

선게이에 띠-리· 예낭초 건실키 LL 1 3G,000동온 
'

l:]U]에 l·밋·게 1994%3V-l-에

VI·-V되있0. 지·-S·걍쟁셔 
-2-개입 친'%:1치-피. -3-인의 c(기-재웃1合 y헤 9,000$'-.의

7가긴선을 비롯하이 2>댁지익의 Iv·내>'{· 사최복지 적 , 기술적 리4시션, 2개

의 7-1기{)A'( 콤비 니·므, 건<1자재 섕]산공징-이 11 7171 수 있있나.

이Ji<록 L;- 석 이 확1·].-t-,L·hL힌· -
'C-일-!·:. 

의 [0'政1'l<J 給·디'·IMi)[合 통헤 씽 너이

거의 아J,!-린 분A%이 니· 미·省'엾이 게-< I

l]j )·.IE 1 수 있있음r 물-::<., J레 계

y,t다 이른 IE)4VI 8우1 민-을 기해 徹收骨 수 있었다. 므1힌- 이리한 11J政0{) 給

i·j'提0[·S- A 해 귀 l·밍 3과 /l- 기·족3-이 · 曲:(l<[·則 
-L
l-가<(-(CIS)에서 Ill'V31'·'L

매 사최지 직 - 이 ac 1힐· 수 있있니..

7. 蘇聯71(의 東獨 1-w으로 인 한 環境汚染

19041J SA·l :Il l- 기해 g'蘇聯:ip이 -<3.l<t부터 안 1히 徹收骨애 띠.리-

FB'세M-:l'El<.)J(W아'f)이 사-S-하 l 7體소:1비- 비어 있게 v]었q.. 인lg- 1.깅부

<.:- 제],L부외- 71조s)·먼서 wo'r 
t기 

의 j裂16:>5-'染에 2(
({-'y'l- 위 

· 

IV骨 <정 號나.

兮 231 
,
000 ha에 l

'

l%.l/(:'패 있VI A: W[a' 소속 ).
,
026건의 부동산에 한 오

엮),c기· A정뇌있 A 며 L l- 중 :-1333M IIi1기. V. 3]도]있-烏. 것으 2 VI.징되있0.

3,8]/l·건 · V 523긴의 부%·선·의 싱우, 지 접적인 환겅손상을 피하기 위헤 5지·

적인 1치기· 7) 지 이· 했니·. J;<잉-괴· 지 하수의 오 7])L暑 %·:l-정叫기 위헤 45G

i미의 %IA'·]이 실시 퍼었니.. f3染‥]'6h地域의 %I'l·정 VI·한 項-동은 19Z811 밀- 보

고서 작성올 ·芽헤 -인- 브d 짓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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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東獨이 練結한 國際條約의 處理

독일통일에 따라 발생된 중대한 과제 중의 하나가 東獨이 第3國과 체결

한 國際條約의 처리문제였다. 이 러한 복잡한 문제의 처리 (統-條約 제12

조)는 2+4 條約을 서명할 때, 東.西獨 外務長官이 서신을 교환함으로써 多

者間의 의무사항이 되었다. 또한 1990년 11월 9일 獨·蘇 友好條約이 체결될

때 핵심적 사안이 바로 이 문제이기도 했다. 
'

신뢰성 보호
, 당사국의 이해관계, 독일의 조 약상 의무사항의 관점에서 그

리고 법치국가적 기본질서에 따라 EC 관할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조 약체결

당사국과 東獨이 체결한 국제조약이 논의되였는데, 조약의 存續, 調整, 效力

喪失 여부를 규정 또는 확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東獨 外務部가 작성한 조약관련 자료집에 따르면 東獨은 137개국과 2,600

건의 조 약을 체결하였다. 최담이 진행되는 도 중 이 자료집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기타 조약도 있음이 드러났으며 조약 전체의 79t만이 東獨 
'處'報를 

통

해 공표되었을 뿐이였다. 총 2
,
200 건의 국제조약이 회담에서 최종적으로

논의되 었고, 이 중 80%는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을 기해 그 효력이 상

실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東獨이 체결한 국제조약各 근거로 하논 敎育訓

練의 승인 및 奬學金 승인조치는 신뢰성 보호라는 관점에서 교 육훈련의 목

표 및 연구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독일 통일이후에도 계속 추진되고, 東獨에

서 취득한 資格試驗 및 學位가 인정된다.

효력이 停止되는 것으로 叫정된 모든 조 약은 법적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

하여 聯邦官報 제11부를 통해 公示되였다 (부록, 도표 Nr, 1 
"

統-條約 제

12조에 입각한 합의사항" 참조).

9. 外交綱의 擴充

독일통일의 결과 東獨의 在外公館이 閉鎖되고 그 대신 일련의 在카公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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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설되었니·. 1990%J lOYl 471부且 131·eslau, Dau%ig, Stettin, Pre3burg,

Minsk에 %법h띠1'.%l'{이 게신되었디-. 
-皇-런· 비-S<2에 大使{il'( (1%0닌 1171 1 J),

w y지 t/ l [0'에 總6니·t.負'[ (IT)1 L{ 471 l.0인)이 신지되있다. 북한과 캄보니아와

는 비록 외 [·It %Il-게가 수83되지 는 %았으니- 핑잉 (U91넌 1월)과 프 A만1브1991

V{ 7우{)에 카긱- +l]%,%代表部가 실치되었니·. >3·/펜 주재 +'l]i,la'C表/'部1< 199

IJ 10월 3인-8- 기 헤 ) Lf吏(((lt V- 43피있니-. -it%et의 겅드- l(raukau (l%1

넌 (i우1 1 인)에 總領/-I).<i'l'{이 개선시21( lireMau W]·:/[: 總領'Il-l'.館의 1敍/-이

ODPelu (Iq92년 771 83))에 게괸-퍼이 領{]}:f[0絹이 1,%l·되었으미 
'힝기.리의

깅우 l·'0111'kircheu (19[)Oh·l 1 1 7·l 12인)에 絲1,엠미1'. 
'

[이 게선되있1가기. 1994 ·l 6

VI 1 31 다시 페A되7)디..

I ll-7R'i과 %-h-럽ya- -IA--e. W l·h-인의 비중이 커진 1·r가 (서-8-혀 및 미<,()

I

l%l,J/l: /l:.까15<[(OA I ll - V-히-이, 제;1세게의 
' 

l·지에 (개 도<·l· 3LA'( 3->>1<, ->C-최.項.삼

V ) A獨이 많이 신치 앴VI l)0(. /-'.外>16'0·은 J,L 강, 또->.f 존속되있니..

I ll-H-8'l, A'-f'i·S], ly]'-R-·d 의 V{회.외. 니 - [·l·01 199) V'l 중반]/터 수얼·- < /l]yI.公

(i'l'1이 신신피있다. 1991년 9원 2인 l]1트 :1국의 수V CI'alliuu, Riga, Wilna)

에 
-<使((l'1이 

섣치되었다. 키에프 ( 1092년 2우1 7인), I
%

Il스L'l. (199 / l 3우1 13

인) ]hi;./l-[ 維1,'M)1'7'l'(·오. 기-긱- 人'L[ill'l'[ 3/- 격상·되 었니., 니플리 (If)92V'l /IV,l

1:-) l), 티·쉬%Il<-V, (19%h·l 5%,l 031), 일'Ill.이.다 (1992닌 10월 0 
. l) ti·:l)·: <W

l
'

1이 신 1 피 A다. (U'Ip )<'fb기· :P{·상히->.< 소]f vrn 
-

) 0[i館이 13aku외. 13ischkek

( 19921,c[ [)Y,l 17RI), C]]isillilU ( 101]21,·[ IO%,l 3] (필), ]J:dwau (19%VI 12우1 1

]
. ), l)USchaul-rn (IL)q:-(h]. 0%) 10인>, Asch gzl had (199:]h·1. 1 1 윈 2:1인>에 신 지

2,'·] 었다. Nowosibirsk (川9V-l, Il l 1 일), Saratov (19 41/l 12우1 1 인)에 긱-각

總領)]-l:91'(이 설치 되이 i-J ]시아聯邦1)%] J<- 1 외)·(닝·이 J,L깅·되있디-. 이 외.긴·이 -L]-

31연lg·공회.·]·l'-Crn- ·e,(蘇聯의 J,rt:- I f<繼14'來에 . 13:外公館을 셨치하있뎌..

値-B-고슬리-비아 지 익에 도 다A 과 긴'이 ():.外公(i'l'[이 신,션되 있다. 19%VI, 1 1

71 6인에 설치 VI l.ail)acIl $l:/f:. 總$<l$[.t'l'[은 Zagreb 주제 總領11:((l'{괴- 骨깨

19%Ad l J 1521 )tOt'6'l'it-·J- 키 삼되있디-. 19937'l 12 1 10 1 Sko p je (미- 도

-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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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에 總領事館이 설치되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骨 정치적으로 지원

하는 뜻으로 1994년 7월 1일 Sal%ewo에 大使館이 설치되었1

이와같이 독일통일 이후 외교망은 대대적으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聯邦外

務部는 인력구조 및 직제구조에 따르는 막중한 부당때문에 싸交綱을 냉정

하게 검토하여 갚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렇다고

아무런 대안없이 공관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大使館을 代理大使

館으로 격하시키거나 總領事館을 別館 내지는 名譽總領事館으로 대치시키

도 록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빙법의 제1차적 조치는 이미 금년도에 실현될

것이다 (부록, 도표 Nr, 2 
"

1990년 10월 3일 이후의 新設 在外公館" 참조).

Il. 銃-過程에서의 w邦軍

L 統-以前의 狀況

東獨 人民軍 (Nationale Volksarmee, 약칭 NVA)은 
"

사회주의 전형적 군

대"로서 共産黨의 도구이자 특혜조직이었다. 舊東獨 공산당 (SED)은 軍內

部의 치밀한 조직망을 통해 AfVA 소속 모든 장병들을 감시하였다. 거의 모

든 장교와 하사관의 절반은 黨員이었으머 승진 역시 SED를 통해서만 가능

했고 SED를 통하지 않거나 SED를 반대하고서는 불가능했다.

軍組織에 소속된 인민경찰을 포함하여 창설 35주년에 접어 든 1990년 현

재 NVA 兵)J은 175,000명에 달했다. NVA는 國民皆兵制度에 의한 군대로

서 징집대상 청년들은 이미 청소년기에 군사훈련을 받은 다음 t개월간

� 

육

군, 해군, 공군에 근무하었다.

NVA 소속 군인들은 모스3%가 中央統制하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연게

되어 즉각 출동 및 동원태세를 갖추는 등, 고도의 戰備態勢를 유지하고 있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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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flI 
' 

!. NVA 이외에 니-음과 같·K 曹-OW'iE<]):組織이 있있다. a ) l)(]獨[)iS境의

18힘IR외- )g ]-t에 선치된 
·:·
(·경치·vt-시신에 대-]f ;L<t 7입된 國])f·1俯11激 b) 國

家保衛['fl<(Stasi) Pa 1 8 려 C ) 리징' 1누부대

2. 束瀆 AIM%11의 解11鐵

[989Vi. V[ %獨의 )L'唱·l'·:과 디-l·l-어 NVA 내부에서V 입],L수헹에 괸·한 Pl!.

h·'If 빛 
'

(l(의 익 함에 :1느'l- , 11, 
- 

轉換)/·z+'d이 시 리·되었디.. 즉 197)넌 :3 i t;0-f적

lg-Ill·3- 통해 2-] 음오<L V'Ill ·리 인 정·치 V 체){l]가 
2

1

'

(

성되지·, 최소 
'l· '

%E51(t-放 ·
I

ll:

민·이 리.도 o-헹퍼이이· 힐- 짓이라%.:- ]/·위 지가 헝셩되었니-, 1990%9 7{l 20인-!i(

로 J,tf NVA I A· 상범 3-을 위 
'l· 

세 로·운 服務남-s가 V 입닌 것도 o [와권·

0 배러'의 1횐·이있다. / f. 러니· NVA 의 과거 l - 개. 指]il['l[l'骨의 과기깅i최 떼

분에 <·:-의 Il>細이 린· 오j,L지 rI]미 y'l- 춥y/-싱피1에 지L}-지 임-았L]-.

國際')[ )·.體로서의 A獨이 V(%'0"[- 이후, l%4 CI
,

ltl'까지 -< 1전졔를 위한

聯邦'tEP 총 :]70,000 I SAV- 김'-:%dd디·는 기 싱사실 직 1진하이 NVA의 징·래

분제기- ]]-의되어야만 
'캤니·, 

NVA의 해체에 띠-<--!-는 3'<-징과 첵임, 힝· lg·'힝·

판린 (-계지 71 능 L'f요)사안이 LIlY-k'l t%)ii - 條約을 ·;.!-거旦 하이 1%0년 10우1

:보(나1t티 聯);l]'ilr이 新聯11(州예 배치시 기 시직-'캤다.

'

i;(·Il]'ji%體制에 있어서 獨逸聯11;國12j51;j<'l'l'이 7'1체 獨逸聯+l]:qc에 한 
'

[l[

統1'lIB權을 깆-는 y{·인시취제재-趾 </축한다는 깃이 처음)/티 의-인핀 시실이었

으<L로 +$蜀1bkIPjt'U]는 헤제데상이었다. 에남초 NVA 는 
"

한 <·f기·네에 2계

군대"리.논 이론- - 11수하있지 만 -:·f가y 1의 딘'성파 니분어 NVA의 존속은

중단퍼였으미 기니. 類似'tIC41:組織의 요원을 Ali외 한 NVA 소속장병들P 
'

iIi

A,[)d 띠·라 짐·정 직으V, 聯채'IE 소속 징'l%이 되있다, NVA 신·히-부대는 치·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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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로 해체되었으며, 聯邦軍 샨하부대는 기존 聯邦軍 소속군인과 해체된

NVA 군인으로 재구성되었다.

동.서독군 統合을 위한 각종대책을 준비하기 위하여 1990년 8월 17일

Strausberg 에서 4(獨國防部와 합의된 대로 聯邦國防部 統슴對備團이 束獨

國防部 內에 설치되었다. 統合對備1취의 임무는 束獨國防部와 부탄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東獨地域內 聯邦軍의 재편에 필요한 주요사안을 준비하는 것이

었다. 특히 병 력, 물자, 예산, 사회복지 관련사안, 각종 군사시설, 통신체제,

위생시설, NVA 의 경제활동 등에 관한 現況妃掘을 비롯하여 명령권과 지

휘권 인수에 따르는 문제점의 事前解決, 동독지역에 신섣될 지휘조 의 구

성과 주둔지에 관한 준비 등이었다. 統合葬·1備團은 軍人과 마間人으로 구성

되荒으며 요원은 지원인력을 포함하어 모두 20명이었다. 統合對備團의 임무

는 1990넌 10월 3일 연방국방부 외 청의 설립과 함께 終1되었다.

1990년 10월 3인 독일통일 직전, 束獨이 바르샤바 조 약으로부터 탈퇴한

이후 聯邦軍은 독일통일의 달성과 더불어 독일 전체에 대한 국방의 임무를

인수하였다. NVA를 대표하는 高級指揮료'들은 束獨國防部長官 Rainer

EDI]elmann에 의해 職位解除되었다. 약 7,000명에 달하는 NVA의 3업잠교

들은 자발적으로 轉役하였다. NVA 소속 將軍과 提督, 55세 이상의 직업군

인, 정치장교, 군검찰청과 군사볍원 소속 군인들은 聯邦軍으로 인수되지 않

았다, 국경수비대와 민방위체제 요 원 6,000명은 聯邦軍내에서 民間勤務職의

특수지위를 한시적으로 부여받았다. 東獨國防部 Rainer Epelmann 장관은

H B 命會을 통해 약 103
,
000명의 NVA 군인들을 1990년 10월 3일 0시룰 기

해 동독에 대한 軍의 義務를 해제시臧다m 聯邦國防'部 Gerhard Sto1tenberg

長료'은 B 日 命有을 동해 독일 통일의 소중한 진가를 높이 평가했다 (부록,

Nr.3 1990년 10월 3열자 연방국방장콴의 H H 命令 참조). NVA에 있어서는

軍과 兵務0政支援廳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그 래서 NVA 소속 인력은

해체된 후 聯邦車의 소속부대 또는 병무형정지원청의 일원으로 배치되었다.

1990년 10월 3일을 기해 聯邦軍의 관할영역확장과 더불어 약 1,500개의

- 3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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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部隊 및 勤務處가 히-내되었디-, 통일시점까지 495,000밍의 軍)%,과

183,000명의 군<으로 <

l
[ 셩되었 j 聯)l('fE의 인리은 약 90,0001'9이 ]肖0되었

는네 C I- 중 약 50,0001-6온 舊 NVA 소속 징기i'년iL군인 및 직업군인으로서

"

연방군 v:1입 데기" 싱·테에 치해 있었으미 악 48,000딘은 군속이었다.

이1·1 1990%d 12 1 31 인부로 A NVA 1속 징·기i-]-속지· 익! 20,00019各

NVA 연-/l-C,(·징에 따리. 
"

擴-)L-%l·'.金橫陽'."-S· 반은 후 자밥직으V 轉役하었다.

이 추기·히-여 金. NVA 소A·$-윈 악 2,000%S-P CI- 2인 및 71 동안에 걸치

벙무'M% 지 원분야 7'1속되였다. 이는 -Wd혀)[ 
· 87h조에 띠.리. ):S-I,L행 성·지우1

t

>id,L를 Aw--sA히.·(- 군인3-이었니.. 1994<-l t-끼.지 식-21군의 - IL )J數-l[- :R7(),0()O

) g으로 감%되었3'( A<-속<-<-::- 서기 2000V].까지 익· 150,000 ta.e-V- 갑-:<하 l
- :

-

A- 되어 있0.

聯邦%i은 통 /과 더분어 - - -f-한 징-비되- 힌대시 3
,
L 징-을 깃'27 케RJ을 지 게

되있디-. NVA외- 1姻)%'>'.E·']:備隊 l'%')(]' 자 외- j (A-산 ·1체블 u]롯하이 리 
· -IV

1J-, VIIM-위조직, <·f기·J,).위Ji4-, 인 1 깅 ]', 체A.기2호]최 소-H- <m·:-사장비찹- 인- 1

하게 /-리하고 h(·資格)]'가 접 -)< 切- 51 Y,3/-록 하<.< 깃이 메-Y. 중대한 사안

이었다.

聯개'il(<]/ 統獨과 c] ·M·이 
7'1자 ,

:j[i'/L)], 징'%l'차 5 ,
980데, 내포 ,

2/15{C-, 항

공기와 7'1누· - 헬리곱디 479기, 곤· 함 7] 척A NVA로부디 인수하였니·. 이

추가하어 l'20만정의 f(·l·>人 火器. 익; :300
,
000빤-l - 의 l(1약을 비-k 1 1J]·대한 {[(la·

의 - i-지-3-// 인수하었디·. 이아%.!-이 빅·네한 備.解,l,/,은 束獨 IS애 건치 단

미칠 이ill에 戰時動0:)l(의 戰%'Il'j態%를 VIi-LV록 하기 위'한 목직 닐 비3L

- 조리;기 -
'

1
1

의 최우1'L·l b·-5- 지 으.1히-기 기한 것 이있다. 이/l-t%·;- 이 삐-이1가한 物

'%l'l/J 
殘-(l:를 인-<:1히-)Il ),].극'1히-I%0시 압으j,L 익빚게 활A· 내지 R')>11헤야 힐'

싯인지의 꼴·제].:- 199(>If-l IO% :]일이[휘 민-v·l >'l· )대시-안이 아<-1 수 HI있니·,

物質'l'i<) 殘./i:L수에<.< . >·' 2
,
280건의 다음과 

'

f>'9 리'骨 ) ]f)l] a<動])i V 포험·v:l

니.. 기지, 
·국잉 시실, 

-/수저%·시 11, J'- . l, 싱·, . 련시선, 시하시1'/, 항빈·, 비 4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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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등이 그와 같은 것안데 이 중 1/5만이 聯邦軍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젓이다. 1994년 말까지 80% 이상이 가처분 상태에 처한 다음 연방정

부, 신탁청, 져방자치단체 둥 민간사용목적의 - 般財産으로 轉換되었다. 民

間用으로 전환된 부동산의 거의 대부분은 불량한 상태 내지 황폐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숙소, 부속갼물, 난방시설과 특히 위생시설은 위생상태, 서비스 상태, 환

경보호 면에서 최소기준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그 반대로 軍雷品 비

축창고는 비교적 良好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였다.

이와 동시에 聯邦軍은 1,455Km의 지난날 동서독 경계선에 설치된 i36

1합n의 장벽, 818개의 관측용 망대와 지휘소를 ·信廷管理해야 하는 책임을

맡았다. 1961년이후 동.서독 국경선중 동독지 역에는 동독인의 서독지역으로

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130만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되었다. 1985년까지

國境守備隊가 지뢰제거 작업은 했지만 34,000개에 달하는 지뢰는 안전하게

제거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

1990년 10월 3일부터 1991년 9월 30일까지 국경차단시설의 제거 및 지뢰

탐지작업이 獨逸聯邦軍의 통제하에 國境適斷施設除去團(Phtz 소 재, 현

81)ree)rnvald Dahme)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여기에는 과거 東獨國境守備隊員

들이 투업되었으며, 이들은 특수직종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

1991넌 10월 1일부터 이 작업은 民間企業魏들에게 위임되였다. 1993년 말

까지 국경차단시션은 계획대로 완전히 제거되었고 지뢰탐색작업은 계속 중

이다. 헌재 지뢰탐색작업을 수주한 최사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약 450명

인데 이들은 대부분 과거 束獨의 國境守備隊員들이었다. 지뢰탐삭작업은

1995년 12월 31일까지 종결하도록 되어 있다.

3. 新聯邦邦에의 聯邦軍 新證

1990년 新聯 1애·]에 聯邦軍을 신설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은 불과 3個회 도

- 그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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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 잎·있-다. 그 리니. 신속谷 +. pl]'獨'il.r y(f 및 )-<.j[%il'Is(의 구%이 라는 닉

7]·다단한 든제가 최난시간내에 미 레지 헝'.적으로 헤결되어이·Ill· 
-臧다, 

게디-가

리·종 經過1)A>2이 수1]뇌이이· 했다.

. ! 껸-정부-(-:- 녹인통인의 Id-을 기 헤 겨- 聯11(hI;處2,L 하이금 뻬省·린에 外廳

을 치 하이 新聯·%l]州외- / /인18-'(의 
"

新.急' 브·l'씨/>([省"을 위한 l
'

ti處/%)l';의

지 1제 를 - /-성하-LL록 초]. 정'·카었0. 이 21정에 따리- 199(마1 [071 :1인 연%M'

[·r]%-)-IL 익시 外廳을 )'1 치히-이 +獨1피1;)J'師의 헤제 l< 
기디. R]무를 i'3히.미

베骨1 소 제 이 다 언Is- 1길 주징부기긴-에 대'해 1힌s-부-趾 데표하V록 하였다.

오11:-닌' 外磨,의 )-'.([:務는 숙영시신, 부·k산, 1경1,L호, 
'

Ii래ti' 능의 뇨·야에 괸·

{- 시.힝 이 니·.

동)추지 익내 :
'

l

' 

Ii-S- 지취하기 위하이 -원선 연12di 방낚 직 할 ts릴기괸·으jIL

서 Su·21LIS]]erg 에 聯11]:qc 束/'·[10'[(J,J或 % ·
' 

1 0['(l<룰 >j치하어 1 1 9의 · l

' 

10'l:l'을 베

속하있디·. 1 1J o'l'l'의 임1,L는 디--8-과 긴'r]·.

. . I b i·S-l'J. 과 시휘 ·)Jl 의 인수시 점에 (재하v-l -P- 
· 해 · 

-; 군 소 I

t

'

(E隊에 대

' 

l· 지 휘

- . WA-지 익 부L11들의 연방/ 지취조씨1-11로의 핀 ] 실' 1

. . ] 11 ·게의 · Il%'id마·1제에 꾸.적 
' 

l'한 부서v]- o·위부1취의 혜제

-

‥ 게속初'A- <·IlL 페기·치)!-!- l 떼까지 NVA 징'비의 인dr- 및 보진

소V-l-/ 徹51-V'이%

이 되-같-P :·VI-닌기 Ai A-<l, 지 억 사'·'(] -
I

i
I 의 난염 지 이 제 A.C V}/위 - >l

' 3
, 대 5J - 1/.서에

대한 책HJ을 E 
'

qz 參謀總疾, 聯11(:Il」[ ·a參/<k]V과 
義務:qf總長애 VI·게적으

(J- 移鎖함7->l'L씨 e·기 간내에 끝1/i 수 있있다. 그 긴피. 1卽] h[! 6윌 30인 聯

11;'l-K +部地域 ‥

' 

]X郞가 해 케피게 되있]- 데 이로써 군사%w·의 q·요한 All

$실 L.의 1보[l·y기· 싱-2-리에 trIm%'L있있0. +-t'傷]1],J或 l ·

' 

15-部기· 허입지11 있1< 協'

은 동독지역의 부대 指)T피. 동.시독지의간의 )4-fp]위한 情·限交流骨 위헤서

- 4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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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충분하고도 고도의 現代化된 通信綱構築이 필수적이었다.
된

이는 기술적으로 다른 舊東獨 )<民軍의 
"

참모통신망 s 1" 및 바르샤바

조 약기구의 
"

지휘통신망" 중 사용가능한 부분에 聯邦軍의 통신체제를 연결

해야만 가능하다, 독일연방체신청 (Telekom)의 전화선이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 - 각종 조직적.기술적 조 치에 병행하여 - 聯邦軍 고위사령부의 이동

용 무선통신시설을 2년 이상 야전용으로 활용할 것인 바, 담당군연들은 고

도의 責任意識을 발취해야 慷었다. 공군과 해군용 전술 통신망 역시 마찬가

지 이다. 모든 [司定 通信絹은 기술적 운영상 새로 조 정되어야 한다. 통신망

을 궁극적인 사용목적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r·l--1長期的인 투자

가 필요하머, 이에 추가하어 합리화 조치들이 뒤따라야만 할 것이다.

1990년 10월 3일 이후 새로운 聯邦軍을 구축하고 지휘하기 위하어 우선

약 2,000명의 병력 이 舊西獨地域으로부터 파견되었다. 현재는 약 95400명의

서독출신 군인들이 新聯邦)+1內 각종 단위부대와 근무처에서 무하고 있다.

新聯邦)+1내 육군의 각종 단위부대와 근무처는 다음과 같다.

- Potzdam 粧'A 4군단

- Neubrandenbur g 에 사단사령부, Leipzig에 위수사령부 겸 사단사령

부를 섣치하여 新聯邦州들의 군사분야에 있어서의 파트너 역할 담당

- Schwerin, Eggesin, Fotsdam, Wei6enfels, Erfurt, Frankenberg에 6

개 여딘 粧62

- 9개 지 역방위사령부를 설치, 粧老地 「rI級 . . - 般 行政官廳의 군사분야

파트너 역할 담당

· Th0ringen州 Erfurt

· Sachsen)+l Chemnits와 Dresden

· Sachsen-ADhalt州 Halle 와 Ma g deburg

. Brandenburg) Frankf땀/Oder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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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ck1enburg-Vorpommem)·l·j Schwerin피· Neubraudenl]Urg

. 11erlin에는 주 둔시령Jit룰 W시에 설치

. 곱군의 경A 제3 비 헹시속{-을 Del·liu에 소1치

. 해교-의 ·경으- Rostock에 %h(:lIt/束·郞 과i]循()愛1劍을< 1치

舊貞獨地域에 聯);l;'+: 곤무치를 신신함과 디불어 구서독지익에 있Id 나음

과 같-P, R ]-무처외. 夜 런시신 l< 단위J/내·趾 +判(% 또는 {끼導豫定이다,

- -均 id- 징·tIl<학])),·趾 Dresden으/I 이 전

- 해v· 기2학[tE를 p[[l-ow6'L 이7'l

. - 헤군 2%t속힘· 진단을 1hIS(OCkI V- 이 
· 

[

- 공군 박-M-/-A 11erlill/%-로 이 J

- 1 게 <)누기 전내 GOsh·ow대 Laage로 이A'-

- 1 개 >-싱 수-'%기 7:1대를 l lokdorfj-,L ·)]S-

- . 군시·세반소의 인],L包 리-커 p()Lhdam, RosCock, Leipzigj]L 이 
·l

1 개 
'對') 

미사 l 1대a Ii()eh]eud()rOiL 이2·

BraI](leuhurg주에 聯邦'[F의 새j,>-y/ y,i)]]ill11)'A)J센너가 / /-축피/t/- 있다.

3el-ausherg 소재 聯11]'IiI. 정J,t. t%-신 아키.데11)에서·>< 通(/l', 募1<oj,·[14 성 과 갇-

은 f%·<2 
'

. j,L)F.,이·의 敎-141'이 <]시 피고 있1J. Strau쉬)erg· 소제 聯11]:q( 사회과

힉-v·l//-소<.:- 聯·州:IIi피. 일반사회의 사회 직, 십 리적 A!l-게들1- 조사연/-/· l·과 동시

에 · 般'l' i' ,滄괴.의 
'

/2%關聯 , id,滄-펄- 위 한 만1;-l-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 추가

하이 힉-굴뎔.이·rnt/- VI-'It히-3f 있다. Strausberg 소제 %Ilj;神1'銳)J學校 제v 분이·

는 精1베11'l'批)J예 권-51 嶺,念71b< 몃 IA뀌1에 
"l- 

21>31-S- 지))- 있다. l%oLcIam

소재 
'

i.Ii歷%네>i '

5'C]k<:- ) !-세 y1'i%'中[ ]fl)E·풀 ·tI-V치 으.로 인2p·히-3( 있1-1·. V:ICI'J·

의 중%] - (/.이·는 NVA 익사, <·:-기-피. 사회네에 있어서의 j
,
L 징·세 ;Al 의 이힐·, -s·

. 헤 . 곱군 f]:戰 1:S ·l'r>Et려31! -k'-이다.

聯邦과 ·)·l·]와 주요 사최%J IJ-의 
,l

'

A<·['.h·+을 대상으3,L 7녀3-Vt-H·-S- 수행하%.-t

311A·군 인·p,t징 세 아카네미 익 시 이 <Id 깃이다, l]rescle1'l 소제 ·C-시.박省·d·

. . .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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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군사도서관은 개별 연구분야를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

보자료를 제공하고 배경자료와 추가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았

다. 獨표聯邦軍 主要部隊에 추가하여 지원병 모병소, 聯邦軍 통신·정보청의

외청과 3개의 군사방첩대 파견대가 新聯邦州에 설치되였다.

앞으로 독일연방군은 총 10개의 聯邦軍 統습病院을 운용할 계획이며 2개

의 통합병원이 구동독지역인 Berlin과 Leipzig에 설립될 계획이다. 독일연방

군은 앞으로 4개의 독일군 의무근무센터를 운용할 예정 이머 그 중 하나가

현재 Berlin에 건설중이다.

현재 新聯邦州內에는 군부대가 祖4하지 않은 지억을 찾아볼 수 없을 정

도로 확충되었다. 新聯 1에·1에 聯邦軍 신설의 셩과는 聯邦軍에 자율적으로

전입하여 온 舊 NVA 출신 단기 지원병 및 직업군인 25,000명의 성실하고

충성스런 협조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 .

그들은 자신의 미래가 불

투명했음에도 불구하고 聯邦軍 통합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 舊 NVA 출신 직업군인 및 단기 지원병의 統슴은 聯邦軍 再編이라는 맥

락으로 볼 때 단지 간접적 관련사안일 뿐이었다. 약 125000명의 장교와

12,000명의 하사관이 2년 간 한시적으로 연방군에 편입되어 임시로 근무하

였다. 需要에 따라 3,027명의 장교와 7,639명의 하사관이 연방군에 편입되어

게속 근무하게 되었다, 직 업군인으로서 연방군에 편입되어 계속 근무하게

될 장교들은 사전에 
"

n律審査癸므會"로부터 심사를 받았다. 언방군 편입을

지원한 다수의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적정한 사회복지적 해결방안이 모색되

었다 (부록, 도표 Nr. 5. 
"

舊東獨 인만군의 聯邦軍 편입" 참조),

장기근무군인과 직엽군인을 聯邦軍으로 편입시킬 때 직절한 언금57-정을

수립하는 것도 兮대사안이다. 이에 統-.-條約은 다음과 같은 특수조치와 함

께 軍人年金法을 移讓한다고 명문화해 놓았다, 즉 동독지역의 특수사정을

참작하여 동독지역에서 취득한 年金受領權.이 법 정연금보험 산정시 중요기

준이 된다는 점을 年金移讓法과 軍人年金法 경과규졍으로 구체화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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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의 의1,l- 역시 에조1내 A'.l%獨地]>)의 징 짐 ·1렁헤 · 자가 新聯邦州且 1 집

되거나 그 반대V A+獨地]或의 징 집연宅해 
' 

자기· 側.聯邦)·l·1로 소 십퍼는 )-M'

111을 통해 내 적 안 난성에의 한 방1[;1으로 l'용퍼]( 있다. 이와긴'은 佛束·

l][<獨/1남r 
·[h(,合 

)·-.義(l]urchmischung)]' 장기<-!-무군 1과 군<에게도 적 · 되

[J 있다.

'%1제 
-

l

i
L 대 

'

, d -H-A 린2 계획 내 - 조1 행되CI'1 있디. 구서선1-지 익 단위부네들과

C

I
L -h'--[·a · 1 의 )님球 및 I l·隊級에 이 - < t . l.:- [

'

p(18돌·파의 姉妹%,Ii緣을 3-해 수헹

-된 ·지名5- 
.

-

. t 
I

- 

괴.기· 입4·피있니·. 헌 캐 이<가{-]·y. 지운{E 종At시있니-. 지급

끼-지 200,O()0명 이상의 %]IffJ]i州 骨<l 의J,LIA 이 il障):l]:IIi[에시 t-s익 의-hL-卦 ] ·}·

玆니.. 이· 1 l.00019 의 A VA A신 이 신·'c·"l- T'[빈파정과 w ]l/. -B-과징을 미.치

31 聯1:l]'iF으7 AMA삔 17'- J·:-인7'[익에서 ]-]-무하고 있다. 
/

I
r a

tc·;-군 舍신 군인

-L 의 언tg 군에서의 - ![L 서장 또는 시취괸-으로 키 1 9·은 메버- 신중한 심시.진차

롤 통헤 수'1되 었다. ·J]受%'l- 장/l)(화 하사권·- C A%FB'獨112域 동료)'9시.y과 필

적하A-<m록 id- 회·히·31 새로운 
%

[J-),L%(- W'올 준벼를 1 -f 있V록 네대 적 인

敎/1'l-El]練[i'l'虛[]이 시 V) 뇌있니·. 敎)' i

- )1餘,il'劃의 내됨.온 1) . fy- p%U 3성%9곡1

이심요71.id--M- 이: 2주/l/ 2) 지-0· :i> 부대<]코(- 약 4주긴- 4) Ill)']]ill]戰)J學校의

갸 2주간 hi)-神'敎/<)AI7, 5) I ll{- ' 1 111'싯;It'l-'i' - ·l( 斗-芝 런의 J환-P2rL 심시꾀는

기-군 ·P-수 보수.교-휘-과정 약 12-7간 6) ]
[
p

- 내-;!-무 1 소 개 동으V ·
'

I
L 싱 되어

있니-. 이와 동시에 
'

IIi.]뀌']il('l:l'으로서의 승진기최기· 핑준회-되있디·, 아·직 미비

한 분이·는 인/cI)(v 1 치를 생-해 t< 완)d 깃이니-. 퇴 역한 군인 12,000%.g 이싱·

이 聯邦'%1J[의 職菜·%進對策의 시71-a- v,!'아 1 11 레-計 위 한 새로운 직능을 인징

1身있·디.. 직3]7·141-·V(-h-미- 연5w--]'P.·d-은 계A'· 진 헹될 깃이다,

聯+l;'Il( l[}'& 架·[IOUA]'42의 성 과 리 시 소게 111(!·혈< 기·치기· 있니·. 이깃-완 舊

시VA 소속군인으<·!- 2<l 동안 7'l·시 5-P.j[L 인방군에서 근무-'f 언1%군에 )/ l

R,l)실 수 없는 사7)-<i-合 위해 聯·];l(盾·簡廳이 시Q하는 직 입전<h(A· 및 인수

'

l )( v 조치 룰 지E.1히-1-:- 깃 이다. 시61'까시 12,000%M 이상의 g NVA 출신 군

인2-이 직입연수)It-h·을 V)'았다. 이 리 1 조치 는 1993h·l 초를 기헤 싱 w·키으

- 4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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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종료될 수 있었다.

軍·民 協力은 郡(Kreis)과 州(L n der)의 필요성에 맞추어 실현되고 있다.

軍.民 協力은 특히 재난구조지원의 일환으로 병력이 투입될 때 주민들로부

터 
"

새로운 軍"에 대한 인정도를 높이는 긍정적 파급효과로 나타나고 있닥.

聯邦軍은 최근 2년간 新聯邦/l·1에서 수십년 동안 방치되었던 土地臺帳制度

와 T動産制度의 구축에 앴어서도 
" 

舊東獨地域 測量<援"이라는 계획의 실

현을 위해 막대한 공헌을 했다, 1993년 중 地形測量部隊 및 確兵部隊의 측

량전운인력 35명이 투입되었다, 1994년도 투입인력은 188명 (비용: 연간

약 500만 DM)이었다. 지역방어 조직참모부는 지역방어 임무수행의 효율성

이 높다는 점을 제시한 바 었다.

공군은 비행안전을 -7지하고 NATO 방위영역 이의의 領空에 대한 領空

權保障 任務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같은 임무는 이미 1993년부터 동독지역

내 비행장에서도 시 행되고 있다.

독일통일의 날에 즈음하여 兵務行政支援의 효율적 인 기본구조 역시 구축

되어야만 했다. 그 렬과 新聯邦州의 각 지방 병무행정지원 관계기관 및 시

설은 舊西獨地城처럼 전국적으로 분산 배치되었다.

제vu 병무행정지원청이 Strausberg에 설치되었으며 그 관할영역은 동독

지역 전역을 망라하는 것이다. 이에 병행하여 (Berlin 이외의) 各 州 수도에

5개의 병무행정지원 지청이 설치되었다. 병무행정지원 지 청장 취하에는 다

음과 같은 근무처와 기타 근무처가 설치되어 軍을 지원하고 있다.

- 국방분야 봉급지급처 (Berlin)

- 19개 粧老地 병무행정지원지소

- 2i개 郡(Kreis) 병무행정지원지소

- 7개 직업촉진 근무대

- 聯邦軍 병무행정지원학교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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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의 聯11]VIC 선분학]E (Berlil1, NitU111]]Urg, Neubraudeul]Urg)

. . 언1M' 1이 학-교 분-;)!- (Naumburg')

. 

. 기니- a·끼부대 시우1 q ]-)l(처 (부록, t·-<-표 Nr.4. 
"

1993VI 5우1 5인자 동

4추지억 내 聯께"4( 담:l[<게히예 꾄·한 제4치· 최종보고서" 1조).

A-k務7)'政 <援體%는 대제적으jA 앙호하 VI-진 었다, Il.%·%y]'政<援의 71

무는 주로 과거 Ni/A 에 소.속피있다가 제v'CI싱된 후 聯11('fIf의 a·위부대 내

지 빙][t헹 정 지 %.t에 q:]-무하게 VI 인니에 의해 수헹피)E 있다. 깅 :1이 -%부한

値1)l;獨地域 촐신 인리 이 이·13--요- 지fr· 하�<l'I 있다. 각 지Is· 벙)/-M징지 원지초

피- 군부대에서 A]f-1,t하는 %,00016 의 미11;l),에 게는 /)- 지밍·에 존제하-:.< 안정

된 3]지.리이디-. As-리리 공모 . ! 신분- - j;L 轉職各 신칭 
'l- 

3,000긴 중 지급까

시 1먼- 성 ]L가 궁정직 A%]-V-3- I
x
[{-았1-1-.

IfNO%CI. 3/, 10 1 이 1(]] 신6f·체- - 직 원의 지·A향싱'을 위한 - 71(-1)-- [빈 및 <기·

인수-<I[-8-이 勤){A l·1 數//- 산정'包' 떼 -A dOG,000인 성),-1 실시되었디·. 각·급 기

L-씻<t -!3--j< 기 m $기·징 피· V-]rnl 꾀�.정이 게A:1되이 )J]치7의 <·[기·적 헹 정헹 의

기본 1리 %깃 l<.ai]'10(<·援·페 t I-A'l- s'l수지시 싱-이 전Ad-되고 있니-. 지규끼.지

IO,0001H 의 
' 

7]·기-지-V(-이 연1-%' 빙-%/-헹)'정 지 . l
, 및 국밤기舍 이.카네미, R:l)M- 공

- AL31 징 시 . l 데 힉- (i[陣11(:Ill' 행정&'>-),'-), ]驛·]'[i'i i' M 정지무{'혁'-]'l( (Il//-J/디 IV) A'-

· Il %敎0',陳1'r!을 이수하었니.. 이에 추가하이 시방)l(-A-기31·의 연수과정 및 직

징· 인%r끼.싱도 있이 총 :-h,000명 에 0히-<2 제 VII l-93,L-q정산히· /
[%·리·리 꽁

j
,
L 무{, 사-A,/-식 

-

'

%/·J/-%'), 기)CI'-시 A!--!l]·%11'[-이 A%l. . a-·:[- )合 반았다.

이 미 B91 %dE-더 2-MJ,L'Q 졍지 . !기:C)-- w - ty]醉·)71()·l·l All l-]i-채-9·At-t,L ·IV--3-

위 한 [%5/,<--A[ V) ·게 치'-f히-있다. 19MVl J.1끼.시 ·}1+Ii·]기'(' 몃 l) Il%·']i'.務職 -A'·3,L원

[l'l<-h- 련)%I :15013各 위한 인수7-l 지·리 가 A聯11))·l·l에 니-VI되었다. 
'

qvo;·務,

'

[B32, 聯11]'jIf의 체.H 분이· (聯11('Il( (;게 제규·%0곡}부서의 I

l%l:.IR V-), 군니-l/이:

동의 기 귀/들이 lsI,/-핵징%({-VI 기-Id-피· e]설-이 新聯11에1·1j]'t -)%겄다,

함 NVA 군시.징·비 의 인·<v·(하10. 정연한 :19.리]C. 는 내단히 중요한 것이였

-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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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舊 NVA 소유 장비의 거의 대부분은 聯邦軍이 필요로 하지 않는 젓이

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것으로는 1990년 11월 19일 서명된 유럽在來式武

器減縮에 관한 협정 (CFE)에 따라 제한조치에 처한 약 10,000종의 무기시

스템을 들 수 있다. 독일은 모든 CFE 협정체결 당사국 중 제 2위의 減縮義

務를 짊어지 게 되었으며 협정상 인수한 이 무기전체를 이미 1995년 11월말

까지 파기했다.

CPE 조 약상 감寺의무가 없는 항공기와 헬리骨터로서 聯邦軍이 계속 활

용하지 않았거나 민간용으로 사용할 수 엾을 경우, 그 전체를 飛7-j강r能 및

作戰不能狀態로 만들였다. 공격용 헬리콥터 43대와 기타 헬리콥터 17대는

관심을 표명하는 다른 국가나 展示用으로 박물관에 제공할 애정이다. 기타

25대의 헬리骨터는 聯邦則'産 賣却會社(VEBEG)를 통해 해체처리될 것이다.

현재 공군온 영공방어임무용으로 24대의 MIG-29릍 운용하고 있다. 舊

NVA 소유 기타 항공기와 헬리콥터 6대는 聯邦軍의 항공수송용, 여객수송

용, PFP <오픈 스 카이) 작전용으로 1998년 말까지 게속 사용할 예정이다.

舊 NVA와 국경수비대 및 인민경칠이 보유하던 약 300,000톤의 탄약은

산업계가 막대한 廢棄處理能7J을 발휘하는 가운데 폐기되었다. 지금까지 뵤

유량의 약 90% 정도가 폐기되玆다. 탄약의 廢棄處理는 1996넌 초에 완료될

것이다. 100만정 이상에 달하던 각종 방어용 무기는 1993년 말까지 폐기되

었다. 이로써 각종 방어용 무기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성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다.

舊 NVA가 보유하던 물자 중에는 毒性이 매우 심 한 액체 로%트 언료와

각종 위험물질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성 물짇은 환경을 손상시키지 않으먼

서 除毒處理해야 하므로 부분적으로는 해당 산업분야의 除毒處理能)J을 구

축하면서 1995년 말경 완료될 예정 이다. 이와같은 특수처리 대상 물질 이외

에 막대한 양의 각종차량, 위생용품과 야전용품, 복장과 개인장비, 전자장비

와 그 부픔 및 공구 동 총 수십만톤이 폐기처분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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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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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지금까지 聯+l]'寧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딸린 난방시설의

약 60%는 정비되었으며 겅유와 도 시가스 등 환겅을 해치지 않는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20%는 중앙난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나머

지 시설은 헌재 정비 중이거나 게획 중이다.

계속 군사용으로 활용될 약 400개의 군사시설에 대한 졍비는 舊西獨地域

의 군사시설 개선조치보다 우선직으로 추진될 젓이다. 군인용 숙소와 지원

시설 및 위생시섣 등은 괄목할만하게 개선되었다. 1994넌 말까지 이를 위해

총 35억 DM이 지출되었다. 이 재원 중 막대한 量이 해당지역 중소건설업

체에게 흘러 들어갔다. 병영과 부속건물의 신속한 개선이 우선적 목표이기

는 하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간 약 10억 DM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동원됨에도 불구하고 舊西獨地域 수준으로 平準化되기까지에는 상

뎡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통일뒨 독일군의 군인들에게는 軍宗牧師로부터 심 령의 안정을 배려받을

권리와 종교활동을 아무런 지장없이 수행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구연방

주에서는 聯邦軍내 신구교 장병들을 위한 목회활동이 국가와 교 회가 체결

한 契&<J을 바탕으로 확고하고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였다m 軍宗牧師의 활

동은 교회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국가가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었다.

지금까지 新聯邦州 카톨릭 장병들을 위한 軍宗牧會活動만이 統-條約을

통해 이양된 법적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구축되었다. )·l·1政府 관할지역을 초

월하여 카톨릭 군종근무처 4개가 셜치되었다. Potsdam 주재 제4군단 카톨

릭 군종처와 그 휘하 군骨사무실이 Neubrandenburg, Leipzig, Bad

Prankenhausen에 설치되었다. f릅if의 7단적인 散在現狀과 粧.老部隊의 분

산배치로 인해 일과활동에 커다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비해 新聯邦

)+l 개신교의 경우 지금까지 軍宗牧會活動에 관한 게약의 적용을 받아들이

지 않고 있다. 그래서 聯邦國防部는 품束獨地域 한會의 억망에 걸맞는 규정

을 도입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新敎徒 장병들은 각 지 역에 있는

교회에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는 하나 軍宗牧會活動에 관한 契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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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각 지 역경제 특히 中/J·企業을 육성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聯邦軍에 대한 인정도가 높아지고 있다. 新聯邦)·l·] 주민들에게는 對話中,L的

으로 수행되는 홍보활동을 통해 안보정책과 聯邦軍에 관한 얀식이 제고되

고 있다. 즉, 聯邦軍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p]的 統· 
- 

達成에 성공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부록, 도표 Nr.6. 
"

통일 과정에 있어서의 聯邦軍에 관한 각

종 일반 문헌" 참조).

新聯邦州內 聯邦軍의 구축과 통합은 계획대로 착착 진 되었다. 러시아

1

1居%포이 徹收한 다음, 2+4條$<J에 따른 계속적 인 후속조치 역시 0행되였

다. 1994년 10월 1일을 기해 독일 전억에 대한 ti宅權이 독일연방공화국

으로 이전도]었는 바, 이는 獨逸空軍이 領空防雲에 관한 임무를 수행함을 뜻

한다. 또한 1995넌 초부터 新聯邦州에 耐:A하고 있는 조/투부대의 NATO

편입(NATO 예속 및 毛제 인정) 역시 단행되었q.

독일군의 최대병력수를 370,000명으로 만들기 위한 병 력구조는 新聯邦州

P 粧老部隊의 구축2+ 관계되는 일부를 제외하변 대체적으로 완료되었다m

' 

차기 수개넌간 新聯 5/+1에 粧6하기로 된 계획은 軍施設들이 완성된 후 실

현될 것이다. 이와같은 계획으로 예컨대 공군의 비 헹전平대와 해군 기술학

교와 일부 병참기구 등을 骨 수 있다.

최대 병 력수를 340,000명으로 감축함에 따르는 聯邦軍의 불가피한 조직 개

편문제는 新聯邦州 주둔병 럭의 수치와 거의 무관한 사안이다. 이는 이미 新

聯 1그]·l 주둔병 력 A]획수립시 고러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조치들은

聯邦軍이 독일전역에 골고루 배치된다는 점, 新聯/l<州에 11>衛軍과 危機對

應軍이 같이 배치되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등 긍정

적 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통일독일군의 주도적 이념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 확고하게 되

었다. 즉, 육군, 공군, 해군, 지역방어조직 등 처음으로 新舊聯邦州의 모든

단위부대와 근무처가 單. - 指揮銃制體系骨 갓게 되었다는 사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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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시에 步-l:LS벼으로 j/[{된니..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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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f A·군의 - S-인한 난위 -Y-데j;L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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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육군·은 Li'111/.>Istll·2- ][])·.Il( 1개 내1<11를 Sc11Werill a l%1·:1江 제/IO 기 계叫),}.)8이 난

휘하j/-데 ·

,e 1
1

1 1<3-고 [lessisc11--].ic·hI.ellau $):.[l(, IL 다-C- 1 개뎨 대-目- l<rI'11f[ []'i-[

I E 졔39 기 세비.pl()·s 이단 뻬속시7]E:t료.서 %i%·[聯11]州初· 지익 적으j,!- %Iq·

리.하·는 
-

'

/-조-r·f 갖·추 되있디-. 이3,'1씨 g+獨1'iB]或 0위3,L데는 NA'l'(개/i造

.

%
-

l

· 으로 갚숙-치 -
'

/>->'i-하게 되있1가 (.>,L-3-, - l ,
·

. Al:. 셔r.7 
"

iE>1障·)·'l;)·l·Il)x] 聯11('Il(, A‥ >

<,!-" 및 NI·. 8 
"

<)i聯·]:l]州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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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 연IA'성 ) [

'

의 실적%8가" j·조).

4rn 統 
- 獨逸]mIl 5W%j),

1()f)i과1 10 71 :) ] 聯11디·' 은 A)i聯11]께1에 서 
" 

목 )·c·:· d-힙- 5-'-r·Ii·i," 기 님 서은

3-臧1<l.. 腸逸1SPj[:H()·:. EL . 서<· ]j)-v·군 Al· 1에 di식-A 기 · a
- 임 으로써 [리V.2

(과.1'i. 인,各 / 있있1J. W. l]q'獨'ql'[ y[;,f 욘 기종 대책->< y헤 진 헹L[)있으If-]

Al'으53/t 계속 <]'력히-개 - 7- 브d 깁이 다m t. :-句 주)Ll/브10한 게거에 
I

<.i 카히

->·<-표)V- . t-셩 히-21t, 조 시 제/기>싱·의 ]·'i-리 하0 시해하지 鶴' /w록 하V>시 j<Il'·1111.

걸치 새로운 조 직에 긴실적으<L ]W應하2L록 히.-L:- 깃 이 2/'F j,(, 해견.힐· 과세

A-.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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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章 國家 · 춤法 · 行政 · 司法

l. 羅家와 憲法

1. 舊東獨 社會主義體피T의 솜iR과 基本權

舊東獨 憲法은 外的으로는 
'

국민' (Staatsvo]k)과 
'

구획가능한 국가영역'

과 나아가 국제법적인 의미에서 舊東獨의 自초國家性을 확립해야 한 역할

을 부여받았다. 또한 內的으로는 공산당(SED)의 지도적 지위를 헌법적으로

선언하고, 이에 근거한 舊東獨體%-l]의 기본적 성격을 확정해 주어야 했다.

이로써 舊東獨 폼法은 당과 국가의 이해를 합치시킨 공산당의 권력수단 중

하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형식적으로 볼때 舊東獨 憲法은 독일연방공화국(BRD)의 基本法과 마찬

가지로 일롄의 基本權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 러나 舊東獨 憲法의 基本權

조항은 독일연방공화국의 基本權 부분이 基本法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

중과는 다른 비중을 갖고 있었으며, 그 내용에서도 이점이 있었다. 西獨

基本法의 基本權은 볍치국가적 자유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국가활동과 국가

권력행사에 우선한다, 이 러한 이유로 基本權은 憲法 前文에 불변의 가치로

서 명시되어 있다. 반면 舊東獨의 基本權은 막스-레넌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의되였다. 이러한 종속성으로 인해 舊東獨 憲法에서는 
'

사회주의체

제와 국가질서'에 관한 사항이 상세하게 먼저 언급된 후 基本權 조항이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西獨 基本法에서는 基本權이 아무런 제한없이 허용되어 있으며 또 입 법,

행정, 사법에 대한 基本權의 구속력이 확실하게 명문화되어 있는 뱐면, 舊

東獨의 基本權은 恣意的인 내용으로 되어 있고 여러가지로 해석이 가농하

다. 여기에는 맑스-레넌주의에서 흘러나오고 사회주의 내에서는 일반적요

로 통용되는 社會와 個)<利害의 
- · 致原則이 전제되어 있다. 각 개인온 교육

을 통해 
'

任意로' (freiwi11ig) 사회주의적 체제안으로 편입되도록 조 장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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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2 1- 리브.j]< 사회주의 ·리 )%/MIA'의 헥심목표는 인간의 j%l:會化외· 개인의 1]

단에의 l>·11[2, /1 리5)- 
· V산딩'에 의 헤 ):l 징된 사최주의 x-{싣 피·3]에의 A-)신적

침·이동기 부이에 있니·.

舊+獨의 基+權이 1주히 이7]에 비·빙'을 둔 기본의무와 인건피이 Al:1對化

긴 것욘 이 러한 4극표선정에 ) (힙'S너·. 죽 )반직인 3ClO]決<i權과 j[;Il/]形)&

權의 >헌이 
'

2/-든 시 민의 i이3]의 V닉서 의무' 로 표힌되었니·. L.( 리3-[ 舊束

獨의 l-M약)의)(C외. <-Fl'A의 의],L, 니·아가 직우,][dI-육의 의무는 이와 마찬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있디-.

이 러한 꾄-조]에서 -S-때 J,<本權( 5 ('기·Ai외(l.터의 지.-H-暑 의 미히-1. 깃이 아

니 리· 1·: 가를 위 한 지--6--).t 의미 하었니-, A 시·최빌'전을 위 헤 y 가피 하다)(. 이

기지1· 지·-R-만이 ALMA/·!으V 히·f시었니-. o] <,( 무더 시·최주의 사회 의 번영울

위헤서민' -ILM種읕 직-Ll 적으·<L 사-9-해야 하는 국<11의 · 般義務가 도骨시었

디

이 리힌- 사최 정 첵 적 샥-AL에 따라 공신-Id'애 의해 선정인 %(.l:el·l'[l·J y['l][·l-l염-t dE

는 )Md/(을 제%'l·하는 CI)--a-의 한계신이 피었다, 를 L/ 의시섭7.호f의 지.-H.

에 대해서7-:- 다은과 긴'2 ·:·<리로 세한억 기-V-해 진다: 
' 

사최주의 사최에서

< - VII(l:S l-:.61'FJ인 선동과 7'1전, P-l·히 제국주의적 IPl-2 별-지· J-의 이 네-皇로기

적인 T-1인을 끼 한 자->)-논 있合 지z 似다, 페니:하먼 -
'

/. 깃은 사회주의 노-l/지.

]<이 획3한 자-h- /)V히.기 매7/·5>다' <StarffsrechL r Ier DUR, L삐]rbuch,

메룰V! 198 l<.l, l94 페이지)

또 
'l- ' 

이 ;] )한 
' 

미-j원.칙에 싱·- - 하계' )1닉-t 
'

)'{h%1우1칙과 / f. 복]L의 범위1-l]

에서' 의· J)--f/, ·분장);:w헌-A 통해 基/비께'을 g;'+獨 >h();·의 사최[/-의리

로기피. 민7'l %'l- 핀·로1을 맺게 하있디-. 曲..%獨 A();·-K 그. 자체기- 사회7의의

VI·싱과 공산주의에로의 진$l-을 지항히-있J/- 궁신·딩-의 llu·: ‥l'hi%憤겨1)骨 허-S-

하고 있었<"l 깃이디.. 이에 띠-리- )l<.本權은 이리한 l l 표닐'성을 지 . !하는 깅-7-

에 한해서빤 항사<-l 수 있있디-. 즉 지-8-3'1-; 의사표'VI은 물론, -吟히 J[]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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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의 권리, 결사의 자유 등이 결정적으로 제한을 받았다, 또한 爭議權은

존재하지도 앓았다. 개인적 자유권으로서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舊東獨地域

에 한하여 인정되었다.

2. 基本法의 發效, 經過規定과 例外規定;

統-에 따른 基本法 改正

헝가리와 폴란드의 개혁과정을 통해 고 무된 폼東獨 시민들은 이제 자유

와 인권, 그리고 自決權의 실현을 위한 개혁의 길을 밟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의사표현의 자 , 진정한 언론의 자유, 노동조합결성의 자유, 정

당결성의 자유, 그 리고 자유, 평등, 비밀선거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요구하

였닥.

1990년 10월 3일 舊東獨의 독일연방공화국으로의 If1)L이 발효됨으로써

基本法온 신설 5 개주와 東베를린 지역에도 그 효력을 미치게 되었다. 이로

써 법치주의적, 민주적, 사회적 연방국가에서 서로 평촤롭고 자유롭게 살기

를 바라던 兩獨市民들의 소원은 성취되었다.

그 러나 1990년 10월 3일자로 완성된 독일통일로 인해 統· 
- 

條約 제4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에 따라 基本法의 i政1L과 補노이 불가피해兎다. 統· -

條約 제5조는 통일독일의 입뱁자에게 基本法의 改正과 補充을 위해 향후 2

년내에 독일통일과 연관되어 제기될 문제들을 취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統· - 條約 제6조와 제7조는 基本法 제131조(1945년 5월 일 公職에 있었던

사람들의 권리관계)에 대한 예외-o-정과 財政憲法分野의 期限附 수정규정을

두고 있다m

통일로 인해 基本法內 독일의 상황과 관련된 특수규범들의 수정이 불가

푀하게 되었는데, 이 중에 하나가 前文改正이다. 새로 작성된 前文은 1990

년 10월 3일 舊東獨의 연방가입으로 독일인은 자유로운 自決權 0使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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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 동일파 지·-H·블 완성 하있으미. 이V써 ),<·1'J-<이 全 獨逸[p;]<에 ·게 ·직경-7]

윤 J닝하고 있다. )l]: 統 · A務를 1 9시 兎도1 側 )i05(의 문항돌은 이러한 세

내벙- 헌로 f(yq있디-. 세로흡- ])il'VL은 )i<·本()< 제3조 의헤 통인시까지 基

/E>)·N.의 직A-이 -8-3,L시어 있있V{ 魚:1獨의 州<f을 연거' l-으로씨 聯세-)·[/&l'fa

%IV-各 감%하고 있各 l· 이 니라 통 . 1시 {1의 익시직 진 J싱칭-을 니·다

l-l] 주고 있니·.

會.束獨地域의 연12'가3]으.LL /l. -t L(·직이 Id'성된 J
,(xEOC 231조는 

'l'Ii]IV

피있니- Ell힌- 시3의 )Lf혀)L·이 X-인 V>-성이C안에V 全 $蜀逸)<에게 직- - 71으

m

· iL써 基/·>)[. 세 1/]6/f 
.

' 

이 J
l<-2fc·[)[‥욘 A·(인 

-

- · :·vI이 자-H-IC.운 질정 혁.로 의길

한 )'1볍이 . A'.·식-3- >-)1하는 <l'01] -
'

l. /A'w뎌-a- 싱-실한다' - 는 21과·직으로 A'

)W되었디-,

統 
- 

條約 제4조에 밍시 된 구-s. ],k/g>JL d)(Ii[]1'>l,1 은 통 J로 인해 ·직+ 적으

y,L 야기 닌 분 A:->-울 해/·/'切-울 목직Y.로 하2]l- 있다. 聯11;m.L院에 있이서의 브

표1-1비중의 상내적 ]g%-음 0싱히.기 위하이 )L(려j]. 제51죠에 A-[·정된 Yi- )·l·l

常 투)l[V-]수-;A 700만 이상의 인-'IL를 가진 j'(- 州에게 유리'하도핵- J-딤-하있

니·, . 한 -M:미 인 g' %獨이 났긴 리운 제-1,'-부남合 해길하기 위한 1징 의힐·

을 lIv-징부에 부이'히-기 위헤 )i<.JR'[)L 제135slw죠에 
-a-정된 국기·체무의 힌·정

기-V성이 tA%獨의 체j,'-에V 히-대적- 省 수 있V i 하있디-. 세x-,L 兮3,1 된 ) i<.

/L()[ 제]/13조 3f정Pr. -:·c가져, 사최·'혀 Al의 모<·.]- 잉익에 
·[l<l'0統0을 

이 떻게

<1호141 A> 있A-<기· 
'하C 

1소<에 내%'l- l/]骨싱·의 해남各 주-)'t 있니-. 즉 A<本>)C

14;3조 l- 삭제된 -)LEd;· 2:·1조-趾 대체하Cti 위·전한 >j;·統슴이 이부어지 기

[y]'까· 의 過度期間 동인· 힌1/]-'l"ft/j의 통일직 지경-에 대한 J/분적 인 例까를

허-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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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n 獨逸統-과 관련된 塞 安改正(統-條約 第5條)

統·--條約 제5조는 立法機關으로 하여금 
'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제기될 基

本法 개정과 보완문제를 취급' 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담고 있다. 統-條約은

聯邦과 )·l·Il섬의 상호관계, 국가목표규정, 그리고 基本法 제146조의 적용문제

에 관해 보다 상세히 서술함으로써 위의 고내용을 구체화하였다.

1 슴同憲法委員會

1記 권고안에 근거하어 1991년 11월 28일 연방하원과 1991년 11월 29일

연방상원의 만장일치를 거쳐 음同憲法委員會가 발족되었다. 同 委員會는

1992년 1월 17일 그 업무를 개시한 후 만장일치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1993넌 10월 28일 종결하였다.

슴同憲法委員會의 구성은 64명의 T委員(Mitg1ieder)과 64명의 代表)%,

(Stellvertreter)으로 이루어 졌다. 그 가운데 32명의 7.委員과 同數의 代表

人은 연방상원에서, 나머지는 연방하원에서 위촉되었다. 연방상원에서는 16

個 )+1政府가 그 소속의원들 가운데 각각 2명의 1委員과 2명의 代表人을

파견하였고, 반면 연방하원에서는 크고 작은 政派間의 세력에 비례해서 선

출되었다.

合同憲法委員會의 임무는 헌법의 개정과 보완문제들올 심의하여 입법기

관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 제안은 독일 연방하원이나 연방정부 또는 연방상

원에 의해 발의될 基本法 改1案의 토대가 되었다.

독일 연방정부는 슴同憲法委員會의 작업에 긴밀히 협조하였으며 각 분야

에 걸쳐 자문을 하였다, 그리고 또한 연방정부는 基本法 개정은 독일통일의

완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행해져야 하며 헌법의 전면적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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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럼통합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심의들은 슴同憲法委員會의 업무종결 전

에 이미 基本法 개정으로 이루어鬼다. 유림과 관계되는 이와같은 基本法의

개정은 독일통일이 정치적으로 일관성있는 사안으로서 유럽의 쿡가민족간

통합을 보완하고 속행한다는 유럽차원의 정신과 일치한다. 그 래서 독일통일

의 결과 시대조류에 맞지 않아 무의미하게 된 基本法 제23조의 All), 條項

을 폐기한 점은 基本法 개정의 상징성을 부여하는 핵심적 의의가 있다. 유

럽조항은 헌법적인 관점에서, 특히 독일의 聯邦國家7J 構造에서 볼 때 유럽

통합과정이 실현되도록 하는 물질적, 형식적 요건을 매우 세부적으로 규정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을 통해 독일의 유럽통합정책은 안정적인 형 태

로 적절한 基本權이 보 장되는 民主的·法治國家的 -7럽과 相互補助原則에

입각한 權限分配가 달성되도록 한다. 이와 동시에 헌법기관들의 권한과 연

방상원을 통한 -찹 州의 참여권이 헌법상의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基本法 개정은 EC 會員國 出身 외국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선거권 관련

보완(基本法 제28조 1단 3절), 유럽중앙은행의 설치(基本法 제88조 2절), 연

방의회내 EC 分科委/員會의 구성(基本法 제45조), EC 관련 헌법그정에 대한

연방상원의 조 정(基本法 제50조, 제52조 3a단) 등요로 일단 종결되었다.

이러한 개정들은 마스트리트 조약(Maasdcht Vertrag)의 비준을 위한 전

제조건을 마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였A

슴同憲法委員會가 권고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독일연방철도(基本法 제87

조 1단의 개정)와 독일연방체신<基本法 제87e조와 87f조의 선설)의 私有化

를 위한 헌법상의 전제조건이 마련되었다. 철도구조개혁을 통해 지금까지

국가기관의 형 태로 수행되던 (舊西獨의) 독일연방철도와 (舊東캠의) 독일제

국철도가 私쇼菜 形態로 전촨되었으며 근거리철도 여객교통의 임무와 재정

에 대한 책임을 各 )·l·1로 移轉(져역화)하였다. 독일연방체신 산하 기업체 역

시 주식회사 태로 전환시켜 우편과 통 분야의 서비스가 
- - · 般 個人企業

과 경쟁상태에 처하도록 했다. 연방정부는 이와같은 젓이 관철되도록 적절

한 후礎供給을 보장하고 있다.

- 61 -



第3章 國家 · 憲法 · di政 · 司法 · - - --' - ‥ 
' --- - " 

-

'

- - - - ' - - 

'

II. 新聯邦州의 )[)成

1. ih聯邦州의 )夢成

出%닌 771 23·>J을 기혜 +獨에서는 매·y%1부且 
'

t (Meckleuburg'). 작&'l)

(Rtchse11), 뉘 링 엔('l%hOI.ingelI), 브란t]11부A'/.코(Braudeul)11fE), 자센 안힙·s.<

(3tIC]]SCU . A]1halO의 기존 5fIll,l·)·j·l(l.rIll([)가 解41되)1 )BI·rnl·.l ]1비」l‥'.0;ezirk)j,>- 세

<l:·Iq있다. )< 린.L31J[!. i. tLI 피. 삭%Il. 1-' 1트3:· . [ 레 A)j'州(Provijw)었-<-나 소V>

'

,p.l]/디·'었[[l 19/17VI 7원 21 읾 州로 VI경 시있다. 이 딩·시 령싱된 15<l·l·] ]삐·l·7[의

경게f 기존 A 州 사이의 김 게와 l-진히 인쳐하는 것- / 아니 있다.

1990닌 37/ [8 1에 7]시 )d 인1;0의회 
· 

1거 이 신에 2게 I-l]·지 최5( 8 의

州로 제1/]하/자1':- 논의가 있었으니. [[]52ti-{까시 /속되던 州 構造 -
-

'iMA0히·

기료 d 정하였->.<데, 이·l<:- 정부의 헹 정 게'헉위71회가 이미 
"

3(W1州 )l:dhk ·)意

案"을 <l
, 의%'[· 미· 있었 J 깃이 다.

져-0.<-1기V 
< i/·성3d y g /,] ,

:

A<3-([- 15制 郞<Kreis)에서 시민에 I[l} 1 실

꾜.조사-i . l ·1. 
. l L'.>.-A.. ]ZOy·! V%,l 22입 :1-!l-!.의 2의 l-성으</, A獨[)J ·j·l·]의 形

]%을 위 1 1
19 

'

<.을 의조1하있다. 이 Il]V-이 [990<·l 10 1 Ii行]-5· 기'혜

lir&ludel)l)Ul·g·, M'eckleuhtu-g V'01·l'X)rnn]eul, Such;sel-I-Aull[IlL, hi]Chscn,

'

DIOriugell 의 5<Wl 州를 형셩히.VI·;. 
-i[·징 -<'f 

)·l·l,l'trI'l>'-l:04 <I.[illCk-treil]--

ftiI1rung·sgesetd 이었다. ·/l·t,<l·l'>'I·oc의 IA'[ht 및 이 l/]但에 띠·견- /l·Is.l 形]&온

統. 
. 條&<j읍 兮해 +獨이 시독에 가웨 한 1990VI 1()x 3인을 기헤 I

l
l

. 期에 부·l

헌q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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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新聯邦州의 再編

그 러나 ltl設置法을 통해 旣存 地區暑 <幷슴 보f編하자 일부 방자치단체

(Gerneinde 는

� 

1952년 7월 23일까지 소속되어 있던 州가 아닌 다른 )+]에 소

속되는 결과룰 가져왔다. 따라서 州設置法은 이런 역을 위해 關聯 州 限]

의 國家條約(Staatsvertrag)을 통해 f초民數에 관계엾이 州 사이의 경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와같은 조치는 1990년 10

월 3일의 州 形成 이후에 1952년 7월 23일까지 소속되어 있던 州로 소속되

기를 원하논 지방자치단체를 고려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1992년과 1994넌 브란덴부르크 께와 멕클巷부르V-포어퍼메른 州 (총 25

개 지방자치단체의 교 환)를 비롯하여 튀링엔 州와 작센 州 (총 10개의

Th0ringen )+1內 지방자치단체가 Sachsen州로 복귀)가 각각 州境界 變史에

관한 國家値1<J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발효되었다. 基本法 제29조에 어굿나는

이 러한 법률규정은 基本法 제143조 2항에 따라 적어도 i995년 12월 31일까

지 적용될 수 있다. 그 다음부터는 현재 蕭·舊聯邦)]·1들간의 경 계변겅을 다

룬 基本法 제29조만이 적용될 것이다. 이 조 항은 콴련 )·l·1들간의 國家條1%%J을

통하여 또는 연방상원의 동의하에 聯邦法律을 통해 해당지 역의 住마이 基

本法에 명시된 數値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 실시될 수 있다 (基本法 제29

조 7항: 예: 1993넌 3월 2일과 9일 國家條+<J을 통해 Meck1enbur g-

Vorpommem 소속 Neuhaus 의 Niedersachsen 복귀). 슴同憲法委員會의 촬

동의 일퇀으로 수행된 基本法 제29조 7단의 改正을 통해 주민수 b0,000명까

지는 (지금까지 101000명) 지 역의 If/슴:%編이 가능하게 된다. 同 委員會의

촬동을 통해 신설된 基本法 제29조 8단을 통해 관련 州들은 國家條1%<J을 체

결하여 지역의 병합재편이 가능하다, 단, 관런 州의 i- 만平표를 통한 확인

절차와 연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基木5송 제29조의 관련 州들 간의 합의를 통한 再編 規定에 저촉되는

Berlin과 Brandenburg 지역의 재편은 基木法 제 11%조를 통해서만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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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조힝·은 統 
- 

條%J 체5조에 입라하이 신신된 llf)는條-1賀이다.

1 新聯邦州의 憲法

州設11'<l>·[)<은 新聯11()·l·]에서 처 h-/</;(- 
' 

{거-·]- y헤 2
/·성펀 ·% 州,醜會<'t 하

이급 v·l·l:dO, 제정을 위한 께議(y룰 소 %1하<. 입무를 수31)37L叫 하였다.

州議會는 7-선 {l-징 ·직인 조져-3. 7헤 -:·
l 기·기V-의 활동을 위한 1

19직 <J-거불

미곡1'히.었으Ir], 그 후 19[)4년 //-1 - 新聯邦·/l·1에시 최종직인 州憲()<·이 I/·l-효되

었디·,

- 

r 州는 의 회V],7구의 정보제제 d· < ,
l- 제회.함에 있이서 J]<A>)< 제28조 제{

힘·의 -TSi]-fJ,. 석- - 님위애 tq·F )<-/1;(l(l]5 v·-f叫1d)시 지· 보·이·에 K:1치 새j;<A..

시.힝-을 3t- 정 
'헤 

놓았다. 세로운 州憲0c의 L >-징은 
'4징부 

효귤직으로 ·깁-L;·

1 수 있V >·i- 하<:· 기·능성이 부이피이 있다-(]· 7j이다.

州憲·[)A<-:- 야닝-의 익 1이 언].[시이 있고 野黨에 게 機5JOA·:의 C

I
rn

- 힌品�-g-

a,] 징·하V-i·c 2d어 있니- (3(IC]]Serl /l·IW·[')[ 제440조 1길 Sac]]Sell.. AuhalL 州:‥&AP);

제48조), ·시:·-V[):-에<.:· 헴 징부 , t· 감-L>'한 매 뀌[:·]·政>'效의 5J-l 
'l·에 

판한 조힝· 리

시 미.<d되이 있1[<- I ll-, Sac11SCU )·l·i>x·[)1. 5f(에 따르면 V·l·l議57 ·21)적의%l

1/5이 A'·의히-민 2( 시.위윈최의 소-Y]-3- 요·'If- 
'<l' -수 있-I·-L%[ )/)이 있다. 나아기-

3 1 민누ci(에 <l-한 조' 함A 비 롯히-이 Jit權 <l-게-]f징 및 국가의 꼭)f에 A%-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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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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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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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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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

L
성 All ,&57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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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통일 이후 5년 동안에 마련된 新聯邦께의 )+1憲法은 新聯邦)·l·1民의

의식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다. 지난날 신연방 주민들은 법률제도의 구체적

형성과 시행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飢었다. 그 러나 께憲法에는 1990

년 10월 3일부터 새로운 국가형태와 법률제도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의 기대

가 담겨있다. 따라서 新聯邦께의 各 州폼法은 독일연방공화국의 內的 共同

成長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n. 首都와 國家機關 所在地

L 統-條約의 規定

統-條約에 
"

독일의 首都는 베를린이다. 의회와 정부의 所在地는 독일통

일 달성 이후 결정한다"라고 되어있다(제2조 제2항).

W 立法機關의 決定事項

1991년 6월 20일 독일연방의회는 議會 朋-在地가 베를린임을 의결하였으

며, 연방정부가 의회에 대한 責任을 베를린에서 7행하고, 이를 위해 政府

所在地를 베를린에 두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베를린과 Bonn 사이에는 공정한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

다. Bonn 지역에 대해서는 의회와 정부 기능의 손싣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능조정을 모색하고 있다. 연방의회의 TJ 意見收敍을 준비하기

위하여 초老議員 協議會(A1testenraO 결정에 따라 3個 委員會 <기획위원회,

건설위윈회, 인사복지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독일연방의회 元老議員 協議會

는 1991년 12월 12일, 1992년 6월 17일과 1994년 3월 3일에 기획위원회의

중간보고서를 종결처리하였다. 제3차 중간보고서에는 앞으로 제14대 연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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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징 휠·동 기·K.l· 중 가·v%'l- 한 조속히, V-이도 2000년 여름휴가 h네il'에 베

를린에서 의 정巷·%L이 게시되도록 한다고 히-징 되어 있다.

1994닌 3 1 10일 언XM·의 회)' 기 1/1닝-/기사딩-, 사]111당. 사1%l!낭-이 제-計한

벼91 년 6원 0인자 s ]-인X-일 왼-싱을 위 )- R:)병·의회 1의사힝· ( 를린/Bonu

J<)의 신.호{에 . 라 
'{. ·[),<.l%案-읜 >의하있디.. lier1iu/Ilonu >j[은 상기 VI의사힝·

이 실' J되3,:-< 히는 
1
05적 조건읍 미 d·t하고 의최외· 정)iL의 배를린 移轉01>

:
[
/}-%j- 세J,l- 힝--E -i/- 싱 하고 있다.

1991년 
'

/y] 5인 聯·fl( lt[)'C· L ;-인연방의희의 소.재지 결정사힝-에 펀·한 X

),Iw->i. )권-지.t·>.자 인1M·상-윈의 소 제지-> lloou.r)- 로 검 성하었니·, 그 러 니· 聯께(.l:-.

회1·:P P.j,t 인 %-l 깅 험을 비 하이 힝·-7'- 수게td간의 인18'제-t·-).의 구조가

실제로 이 1딜 게 l/l극'l y[ 지 -2--S- 71·시'히.이 언방상71 소재지에 꾄·한 7{정을

It]'.%-恒· 51 있니.Al - 0-l,t句 놓있-디-.

3. 聯Il(政)f·1의 決定y]V項

연방정부·>.< 1991 8·{ 0윌 20인자 연)p-의최 의견사항을 수헹하기 위 히·여

19f)18:l Oil 20 . 1자 IM,驕決·Vi/-8- y해 인 밤내무부 샨하에 . !Il:務/y'l:l'-皇- 단장.3-

로 하는 D(]rIin liouu l

'

"

l
' 

A[L(%轉 
'

[l(務[시을 <
I
l- 싱하었디·. lu] 

'

1-
i

. ['務1이의 R] - ! ,

'
- -l-

연빙·의최 긴 정시.항의 수唱에 마-A·는 모<-:- CI>책各 준비히·고 조 정하는 깃이

나. 1991 
- 

l lOW [0입과 12 / 1 1 인 聯11)閣1-'Al.:- i'ii] 寅3'%1이의 1卽1닌 9월 30

인 멋 1 2낀 5일지· -5간),! 
J( 시헐· 7 . [ 하있니-.

1992오1 6진 3힐 聯세辨]議는 l
%

)都)移1陣01] <y]·%'l· 인방정](의 종'%1게시인·올

의 1하있디-. 이 게희안에는 Ill]기권.인 의회외. 정부의 소·체지로서의 쁠핀

의 려.장을 위헤 이미 지·수21 대첵에 A%·한 槪11'L·, 잎·으로 2 >- oi]정인 네 첵에

A%-한 시항, 배骨린과 Bonn 사이의 공징한 菜務分擔 동에 괸·한 r]]용이 수록

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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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이 게획안에서 정부기능의 移轉이 의회의 移轉과 시

간적으로 調11]를 이루면서 진행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1992년 8월 25일 연방정부는 독일의 (([都 베를린의 확장을 위해 베를린

州 및 브란덴부르크 )11와 협 약을 체결하였다. 
·

1993년 10월 12일 연방정부는 Berlin-Bonn l
'

]
"都移轉 

寅務[劍의 준비작업

에 부응하여 다읍과 같은 사항을 項정하였다.

- 2000넌까지 연방정부를 베를린으로 移轉한다.

- 주택과 관공서 건물의 준비상황에 따라 各 部處의 移轉을 단계적으

로 추진한다.

1994년 6월 29일 연방정부는 Bonn地域에 대한 보상조치에 합의했다. 이

러한 보상조치는 1975년과 1990년에 작성된 헌행 l
"

내$관런 합의사항 및, 議

會와 政府의 이전시점에 관한 1991년 6월 20일자 연방의회 결의기준에 맞

추어 단일한 Bonn 協 &J 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겻이다.

1994넌 6월 30일 연방정부는 l
'

5'都 베를린에 대한 적 절한 대책에 관해 베

를린)+1와 합의하였다. 1995년 2월 3일자 연방수상의 조 시행령을 통해 연

방건설부장관은 l
"

(都의 베를린 移轉과 연방도시 Bonn地域을 위한 보상조

치를 조정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1 聯邦委員會(F섬eralismuskommission>

1991년 6월 20일자 독일통일 달성에 관한 연방의회 의결을 근거로 구성

된 超黨>J인 聯邦委員會는 i992년 5월 27일 연방소속기구 또는 연방기구의

일부 등 총 15f固 機關을 新聯邦/·l·1로 移轉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同 委員會는 의회와 정부의 이전에 따르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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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聯邦行政體系의 構築

新聯邦州의 헹정구축에 대한 연방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에는 聯邦[3體의

o-政構築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기반시설 구축은 물론 新聯邦州 자체

행정에도 중대한 의의가 있었다. 1990년 10월 3일의 통일당시 200개 이상의

機關이 (철도, 체신, 국방분야를 포함하면 4,000개 이상의 기관) 560,000명

이상의 직원과 함께 聯邦政府로 移管되었다.

2J. s邦財産管理行政

東獨에는 聯邦財産管理廳에 필적하는 행정기관이 였었다. 단지 산림행정

에 있어서 舊東獨 )%,民軍 軍1[1林業에 관계되는 기관이 약간 있었을 뿐이7

東獨이 멸망하기 전 束獨財務部는 15側 地區(Bezirk)專擔官을 위촉하여

聯邦버'産管理廳의 전문공무원의 지원을 받는 가운데 統 
- 

條約에 따라 연방

정부에 귀속될 모든 부동산을 파악토록 하였7 1990년 10월 3일 발효된 연

방재무부 部會을 통해 舊貞獨 地區單位마다 하나의 聯邦財産管理廳이 설치

되었다.

東獨政府에 의해 임용된 부동산파악 전담관은 聯邦0産管理廳에 영입되

었다, 그러나 ik獨地域에서 적절한 교육훈련을 받은 인력이 었였기 때문에

서독출신 직원에 의한 대대적 인 0政支援이 있었다. 束獨人民軍 산하 i [1林

0政要員 일부가 인수되었다, 東獨의 산림관계기관은 연방산림행정기관으로

통骨되였다. 그 결과 東獨/%,民軍과 蘇聯軍이 사용하던 부동산에 217개 삼럼

구역을 관할하는 33개의 聯邦111林廳이 신설되었다.

1990년 10월 3일부로 聯邦財産管理.廳의 관할영역으로 이관된 舊東獨/%民

軍 住宅管理廳온 1991년 헌재 조직상으로 완전 통합되었<. 東獨外務部와

東獨首相室이 괸-장하던 부동산 관리분야 역시 인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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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邦財%-管1!l!踐 이 新聯)Jl;州에서 수·'34히-는 에심과세는 a ) 연빙-군에 -]해

자-H-재링: ]Y-내상어 된 AA獨 인 1군 j /W산 (L l- 중에는 니.수의 내'잉 부

동산도 포함피이 있유)과 寺 fiO,000 y의 A:1獨 인nd1군 주태의 &11-리 ]$ 매

긱', b) 蘇聯'Il( 서부-/</--/의 巖收後 J /·X-산의 괸-리 및 메각, c ) 齒 )<]<j[·

Jf]퍼産의 정 리시 c!빙-졍부의 71의수헥, ( l) 비'政則'4·:·의 괸·리 %
A) 매긱· (統 ·

條%<j 제22조 1항 괸- l), e ) 소.71군 t깃 CIS 주( 에 의'해 야기%'J 1

151:111被';'][

에 대한 ),L상, f) - !IM'기&Il- · ;]-·분지-벙- 주 미·린 (에: 71대주데용 - · 자吾 동

해), g ) 디이싱' 1징-8-t-A<. 실내7 a- 1 기 다 옌방.!/서 소A- 부동산의 ·)l·%

멋 貞)(l] -k-이니-.

lira]Ide]1bure')·l·l, Sac11sell·)·l·l, 
'

]'110ril'1gel1·시산· 1993넌과 195}4년 연Is·싱부의

긴의에 띠·라 21 정협-의사헝·의 인부1·으로 연1b·징부에 핀요없%7 소<.1군 서부주

둔]/(W(a') 소-8- 부-V산各 無償으 , t 기'각 인5-하있다. 聯邦1h'産5 뾰磨은

'y]·의yl 
>.//w기 간 -V인- 헴 정지A·l- . y햄 慷니.. Meckl(>uburg-.Vc)rpommeru州

피· Sac!ItS(·>u-.·Au]]2110·l·Il-. 이 러 
' 

l· 조치-趾 취 하지 않았다. {M d 歸屬·Ll에 따라

. l.1級則'政1'3;꾀1.L,j長의 조{징-A (7 삐 히-A: ) 이 ]·fiVl 파제 중의 히.니.이다 <제

6장 11. 3,2,l 
. 과기 인1;0·V-7· 신-의 / /)속 71·조). 新聯11;州1)h] 3·l]E· 산A%.리헹

정·K A'聯·>1]州피- 비-It].오} 성 /,의 -
'

) /-Vi 깃-추이 짓c.l..

2.忌. lem%]')[트f

1990%·'l /윙 1 2) 촤페· 깅 제 · 사회동힙-이 7)시피 기 전까지 +獨에A.1. 圖+it와

消냄稅가 없있다. 關稅(]'政 . . /(로 c]]외)it.익 외 일41.인 수 ]허가 W 수舍허

가, 퍼 1<d 및 이 임과 귀-게되는 -ff지사힝·과 
제한사힝·의 7수여부를 김‥ 하는

것이있뎌. 공가it-F 징수되 지 않았다.

1990V! 10월 ;i일을 기 헤 新聯+l]· Ps 괸-세111과 소비새빔의 이 
-헹 

케3·f-E 인

]싱'제정 '&

1정겨 L마인 聯11(關稅廳으jA 이 양피었다.

싱'딩'수의 %獨稅關 키y:1骨이 인.수피었다. 이들애 대한 집 중적인 ·1수]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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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구서독지역 세관에서의 실무연수, 西獨州로부터의 대대적인 직원 轉),

등을 통해 전문성에 입각한 신속한 성과가 달성될 수 있었다.

헌재 東獨地域의 關稅0政에는 8,2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다음과 같은

근무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1994년 12월 31일 헌재).

- 5개 고 등관세 · 소비세국(Cottbus, Rcstock, Chemnits, Magdeburg,

Erfurt), 단 束베를린은 베를린 고등관세구역에 포함

- 20개 중앙세관, 89개 세관, 19개 세관원 파견관실

- 5개 관세위반 적발소 및 7개 지소

- 貞獨地域 전체를 관할하는 +베를省 연방함고

- 중앙세무연수원(PIessow 소재)

더우기 독일-폴란드와 독일-체코 國境通過所의 叫충은 국경통과업무의

신속화 및 密輸 현絶을 위한 선견요건으로서 종전과 다름없이 매우 중대한

의의가 있다.

2.3. 水運 및 海運行政

新聯邦州 水運.·海運 d政은 1990년 10월 3일부터 재편된 후 독일연방공

화국의 기존체제호 통합되었다, 발틱해(Ostsee) 연안관리를 위해 Stra]sund

와 L2beck에 水運事務所가 설치되였으며(Kiel에는 북부지 역 수운국이 있

음), E]be강과 Oder강 사이 聯邦71<路管理를 위해 Dresden, Ma g deburg,

Lauenburg, Brandenburg, Berlin
, Eberswa1de에 水運事務浙'가 설치되었다

(Berlin에 동부지역 수운국이 있음), 聯邦海運局 外廳이 Rostock에 설치되

었으며 연방수리공사 관리청과 연방수리학 관리弔이 각각 Berlin에 설치되

였다.

1992년 5월 27일자 연방의회내 초당적인 연방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a ) 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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邦·%IT運局의 1501s 직제를 추가로 l-lamburg로)p너 Rostock으로 이양할 깃

b) 연ts·수리공사 봔리 청의 외 칭을 13erliu . 로j/더 Th(iringen GIulenttu)으<L

이전힐· 깃 c ) 束部1'M或 Ai'pt'5舍 DerIin 잇 j (터 Sachsen-Anhalt

(Mag·deburg·)로 이 %·1힐- 깃이 촤징시있디-. 이를 위한 준삐는 완료뇌었으며

서기 000VIr까障지

� 

%9- 1대책이 YBL l 에 정 이다.

3. 州 t·J'1隱(體系의 構築

3.1. 統. 
· r),1宙의 狀31」l, i 濃1ti

지방자치%]l-제장 A'1거, 新聯+b)·l·j의 헝성, ·fl·1議會의 구싱이 끈닌- 니-읍 l/] 치

1·f가적 임),'-를 수헹힐 농吾적인 公)(.>j'%<機關의 구축이 新聯邦州애서는 무

잇)l<다 급선·IlL있다. 이에 聯·]:s政/(I와 l]q獨地域州% 온 오1씨 l·치 조1중적으<t

71-이하였다,

州 fl'政體系 
C

I
+- A에 있이서 J‥:-히 이 리 웠a·l 점( 2獨의 I

i반-s· 낭시 [/l·1기-

임었디.는 점 이있디-. 띠-리·서 ][hI+W'(lie . irk) 헨 정기%9·에시 J'.f)IL하딘 인 력 만이

q-분간 
'

:i--P-VI 수 I l]' 임었·l'2메 이<i- 대부녈--C iA獨 공선·정</l . i%31'i'·노1

·쳐 있었기 1111문에 세 3/ 운 *Al 정 제기]/Id-축에 는 직·주1치 않(갔디-.

이 1이/,p에 대디.수의 연IA-성JiL 및 1協]醉11()·l·l 촐신 
-V·직斗吾01 %)[]醉)l;州旦

+[l/:入되었1<).. /l·Il&(l(·]'의 임시기<d-인 5개 新聯邦시의 )·l·1政府 <-<辯/%, AJ임과징

에서부터 인IA-징부斗 A: 聯邦)·l·l ·직원 다수가 현녁하였다, 이 리한 71리온 )·l·l

)l%](·]'가 <
l

'

c 성 린 뉘에//- 긱' 부서 신%-t-8· ·준11]하는 
I l]:述$1으j/서 게속되었다.

기존 毛정기핀.에 잔31-히박(서 YI ;Al 히.<.< 직 . 1이 있있는가 하먼 ·A히 언방징

부와 지.매<<신 ·<]-]/--h>-서 %웃1->·>-이 자 ·>-익으 , !- 頓-동하었디·,

1991 닌 이 래 행정<,l·죽51-%,L의 주된 과제는· 舊聯/l]地域의 지·메주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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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었다. 특히 司法0政 및 租稅行政과 같은 중점분야를 비롯하여 일반

행정 등에 걸쳐 장기 전보발령, 단기 파견근무, 공무출장 등을 통한 대대적

인 人力支援이 뒤따致다. 이에 병행하여 자문활동, 교 육훈련, 연수교육, 新

聯邦)·[·l 0政要員에 대한 추가 직능인정조치 둥이 점차로 큰 비중을 차지하

였다.

연방정부는 )·l·l 행정기관에 직원을 파견하는 이외에 특히 
"

행정지원을 위

한 聯邦-께 組織整備處"를 설치하여 調整業務를 수행하였다 (본장 VII.2
,

조직정비처의 기능 참조).

3.2. 租稅行)汝

東獨의 국가예산 재원조달에는 稅金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

문에 오래 전부터 稅務署가 였었다. 東獨法에 따라 地區와 郡의 財政音[]에서

세금과 공과금을 관장하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필요한 租稅專門矢0識을 갖

고 있지 않았다, 우수한 조 세행정을 위한 물질적 여건도 갖추어 지지 않았

고 自動化된 것이라곤 오로지 세금과 공과근의 징수시 사용된 金錢登錄器

뿐이었다.

1990년 7월 1일자 화폐.경제 . 사회통합과 동시에 설치된 120개 세무서는
]

완전 백지상태에서 설립될 수 밖에 없었다. 그 래서 연방재무부와 舊聯 1에·]

들의 조 세행정기콴은 A力支援과 物7J支援을 대대적으로 하였다.

新聯邦州內 각 세무서에는 초기부터 舊聯邦州 出身의 노런한 세무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연방재무부는 조직, 자동화, 교 육훈런 및 연수교육 분야에

걸쳐 각종 聯邦 - )·l·1政府 活動班을 조정 내지 지도하고 있1

짧은 기간동안에 구축된 조 세행정기관은 . 1要 組織이 갖추어져 주요 분

야에 있어서는 舊聯邦州에 팔적하는 상태가 되었1 다음과 같은 성과를 열

거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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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W·:너'政管]:)p]ib을 구축하여 산히· 세J/서에 대탄 직무감독 수헹

. - 키71한 인러데첵合 W헤 새무서의 R]]/-처리·趾 핵7J김- 있게 at헹

. . 7]j,!-상 y힙-y{ 稅務'y 직71 게 횔-동에 찔요한 기.번.지식 3 추가

적 으로 기 능수헹과 19-계피{]- 지 식 
' 

lId-, /J- 리 니- s>'으%-의 껴입적 지-

] 힝-상F 장기 키 피·제로 힘-.

. . 자체 J)<--d-기괸·-A- 셤치하이 l (1級職과 ,l
'

-/
」

' 

f3:職에 디)한 -
'

Mt·hA.y·l <1시

- 5개 >1신-본부의 싣-치 와 V].요'헌- 시.3,'-자동촤 인여의 훈린을 동 [
'

I ll)

IC ·<援을 추진하]I )9928·t ] 윈무디 A 힙-숴 자동촤 세금책징]g-삡 및

세i[ 징5-tT-M'71을 V.01

초 기의 어 리-S-과 게속되-(-c 3]j,t-:A·가애도 il-/하고 매8-t 수&Id->.< p)i'

{<j.)V,피- [L人)iV 징산을 骨리 적인 시긴-내에 띠.라 치 리

- . ·艮‥資[tIll)J合 신2을 대),L분 치 리하<E 이jA씨 겅제부훙에 21 게 기이

- l/] )JIl <i'-i7-GV 
1결 -; (-V세 록t)1김3,:w, 중가일로의 7지·MI금 -]·함훤%·]3[C -C

을 - ; · - 하게 J-헴

- :A'.-8·적인 기 7] V·1노.되- 달세법 적];0'을 위 
'{· 

제 -
'

p·축 칙·a·, V-어도

199/1VI. 2.i-끼-지 L %l--l:[- 州에 4 지 정 기 직인 Y·I V기. 이s/어지게 
'힘·.

신신VI 세],L)%-] 0의 ·능력은 %j11-7- <·L·은 수준에 달헴다. L( 러나 l)'政體系構

築·F 아관i 왼·A/-시 ·지 업'있'다. C-히 기t(]김V피 V)·세범 져 V.l-뷴야{/- 부진하다.

띠·吟서 · 죠세'T정%!-이‥l:- S/'-e--i,t 나·%CI,/긴- %辭)'l()·i·l Ill,身 31리의 지 71에 의·준

할 수 빌-에 없니-.

4. 機圖의 統 · 廢슈

貞獨의 악' t·1이게 기·'15-의 존속 Ill'·는 헤제분제는 1990<]다$-까지 조/정 이 취

헤지야 健디-. /-1고)Ll- 統 · 條&/·J에 기' 분이·t섬 해딩'3-(·정 이 네))어 있지 않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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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 문제는 전문적 판단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慷다.

전문성을 초월하는 합의사항은 행정지원을 위한 聯邦-州 組織整備處를

비롯하여 연방내무부에 설치된 組織整備實務團에 의해 수행되었다.

해체대상 東獨0'政機關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나 연방정부와 新聯최대·1에

의해 인수될 수 엾는 舊東獨 행정요원들에게는 怨値促進法에 따른 노동행

정용 지원급이 지급되었다. 統-條約은 이러한 직원들을 위해 고 용주가 노

동행정당국과 협 력하여 재임용, 연수교육 또는 직업전환교육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Vrn 法治主義的 司法의 擴充

1. 1989年末 以前의 狀況

11 맑스례닌주의 國家理論과 法理論에 따른 司法機能

舊東獨의 司法制度는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 裁判의 체제내적 역할에

따라 형성되었다. 그 주요특징은 막스레닌주의 국가이론과 법이론에 준거하

여 法과 裁判의 독립성 이 부정된다는 점이다. 法과 裁伊1]은 사회주의 및 공

산주의적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존재하는 단순한 도구에 불과했다. 그

러므로 法과 裁判은 모든 다른 국가행위와 더불어 사회주의통일당(SED)의

지배하에 있었다m 즉 司法府는 제3의 독립적 권력이 아니었다, 그 러한 독립

적 권력은 사회주의 체제내에서 존립할 수 없였으며, 사법재판은 당의 지시

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법관의 /,的 獨立性도 인

정되지 않았다.

볍관들은 )<,民代表會議에서 선출되었다. 그 임기는 次期選쑤時까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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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1들은 인51>1겨A[ A· 게 지.신3의 한J%A룅-各 ]x(]1管 의)IL기 있있니.. )ty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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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인되 었다.

1.2. iX{5'l<劇[(」論

11171.은 3%0-게로 ·
'

- /성되었<i:t, 地))'>]'政[q1·:域피. 인치되), f 조직 되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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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h.件 등에 힐-쎄 귀-이 하있디-, i]']l/I'[){lL'l'i에 의한 국가 공1-1력 내한 /리 3,.

2>/·:. 1989h·1 의 칫 )s>l t</il서3-2. 세여하1·/1 ·존.제히-지 館'았니· (-)/-록 Nr. 9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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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이른바 경제기관들간의 중요한 분쟁사안을 仲裁委員會의 재판

절차와 유사한 방식에 의해 처리하는 소위 
"

國家契約法院"(Staathche

Vertra gsger icht)들이 존재壹다.

舊東獨에서의 검찰은 특수한 정치적 권한을 갖고 있었다. 檢察總長은 법

무부의 휘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A,民議會(Volkskammer)와 國家과議會

(Staatsrat)에 대해 직집 책임을 지며 人民議會와 國務會議에 참석할 권한

이 있였다. 檢事는 단순한 하나의 刑事機關에 그 치지 않고 민사사건이나 노

동분쟁에도 관여할 수 있었다. 즉 그에게는 일반적인 
"

法律監督"의 책임이

부여되어 있었다,

L3. 法官과 檢事의 數

舊東獨에서 司法府가 차지하던 존재의 왜소성은 法官의 수에서도 잘 읽

을 수 있다. 舊東獨에서는 약 1,500명의 법콴, 즉 1백만명당 약 90명의 법관

이 있었을 따름이었다. 반면 통일전 서독에서는 약 18,000명의 법관, 인구 1

백만명당 약 2卽명의 법관이 사법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반면 檢事의 경

우 舊東獨에서는 인구 1백만명당 약 80명의 검사가 있었턴 반면 서독은 1

백만명당 약 60명의 검사가 있였다 <부록 Nr, 10 참조),

IA. 法曹)k, 敎育

舊東獨의 法曹/%, 敎肯은 독일연방공화국의 볍조인 교육과 큰 차이가 있

었다. 舊東獨에서는 법학 젼공 대학생의 수가 국가의 需要에 의해 좌우되었

는데 일반적으로 그 수가 적었다. 처음부터 정치체제에 대한 충성도룰 기준

으로 매년 약 700 명의 학생들 (그 중에 일부는 방송통신대학생이였음)에게

法科大學 A學이 허가되었다.

서독에서의 法學敎育은 
"

총체적 법조인"(Einhei8uristen)의 양성을 지향

하고 있으머 모든 法램'分野에서 요구되는 광범위한 소질을 함양하는데 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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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머, 소속회원들의 의료보장과 노년대책을 담

당하였다. 辯護士會의 지출비용은 변호사비중에서 갹출되荒다. 몇몇 소수

변호사들만이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 自營業者로서 변호사 활동을 兎다.

1%7 附帶法律事務

대부분의 附帶 法律事務들이 볍원이 아넌 國家公證所01]서 수행되었다. 國

家公證朋-에는 국가에 의해 임명된 약 500 여명의 公證A,들이 骨동하고 있

었고, 舊東獨에서 자유직으로서 공증업무를 담당하던 공증인은 극소수에 불

과兎다.

1요 法院組織法과 訴訟法

舊東獨에는 서독측과는 성졀이 다른 법원조직법과 소송법, 특히 1권으로

된 民事 및 刑事訴訟規則이 있었다. 이 분야에 있어서 1877년의 帝國司法法

(Reich8justizgesetz)의 영향은 극히 일부분에 국한되어 남아 있었고, 주요

부분에서는 소련법규의 영향을 받았다.

1+9. 行刑

o·刑은 內務部(Md1)의 관할에 속했다. 舊貞獨 인빈경찰의 사무국이 0)[·Il

機關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였다. 반면 法務部는 d)[·l]에 대해 아무런 영항력

도 갖고 있지 않았다.

0刑制度는 무엇보다도 안정과 질서유지의 우선 및 군대식 위계질서가

특징이었다. 이는 예를 들어 건물밖에 猛犬들을 풀어 놓아 죄수들의 탈출을

막는 식으로 형무소장벽의 안전을 유지한다거나 일반적으로 형무소를 연상

나게 하는 색(황,적색)의 줄무늬 옷을 죄수들에게 입히는 형태로 드러났다,

죄수들에게는 또한 억압격인 0刑指置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의 삼사를

- X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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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구힐· %9리가 인정되지 僧았다,

81게의 ]&)%, 헝1(소., 5게의 소h·l%l, :37개의 < l

'

L 치소 그리고 8개의 국가보

위부(MIS)소속 
c/-치소가 선치되이 있었디-, 모든 011'·l]機關의 수용능릭은 약

25,800명이있다. CI 러네 실제직으로는 1989넌 가을 힌제 핑<·'t 약 30,0001-9의

·%)[Il/·吾이 수뎔-되이 있었다. 舊束獨1)%] 정치게혁파정에서 기1!1의 栽免推閨가

있있Jl 그 푸 계속-된 상쵱·변회고t 인해 1990넌, 가을에는 ·모)l'·114의 數가 약

3,500 밍으로 떨이지%/ 결과-趾 가지 致디-.

2w 諸般 iL狀況의 發展

11. 統獨以前의 鎖-般 法狀況의 發誠

[,g獨地域의 공-k l-v·l을 위 헤서는 A/-·Il·-피. 사빕w힌신의 10]11c가 치음부니 骨

it'한 의미섭· 지 d다. ->·;-sa 키이고 세 기 능을 반취하고 니·아기· 국%V)에게 수- ·

되<:- VI·<l-8- 리는 것·은 
·a<治1실家의 

중)A-%'l· 
<

l

'

L 

성요소 중의 하니·이다, 경제

적인 ->먼에서도 A;.%獨에 누자히.리는 무·지·가骨이 필요한 겅우 지-신들의

- c-1 리를 주%-하3/- %l >- 힉- 수· 있-;-< l
][] 치·'f-의 사%Ai제/·d 내 

'l· 
신j11기· 2

1
1·-: 되

어야만 했다. 그 리)[L5·L 죄-떼, 깅 , 사최X-합'에 판한 第]/y 1피家條1%J에서 0 1

미 1반윈리에 내 l· 51의가 이무이4다는 점이 중IL하디·. L /- 당시여는 아직

도 l
'

l j..國家로서의 f('W獨이 징·기건- 존럽 
' 

/' 깃처럼 보었고 또 이且 인헤

원칙 적으로 AW獨의 l
'

l . j·]['0인 사1/.17)읕 배제힐· 수 似었기 1fl)분에, 第1A

[4家條%<J은 며] 條[</·J 세6조의 조약상의 기-fL인.명가 지 녔무1 이1 판'헌- - s'농의

정서룰 V헤 지.-8- 션.34J A:+獨 1儀5기. 실 1하기-趾 71하는 5(-정파 셕-Al[-

Al;시 하<.:-데 [.-f 칠더.. 여기서 중요 
' 

{· 것·은 ) ,
L 잇),L디·2/- )l

'

[(',會 )..AO{J -V앙7]권직

제제내에 있이시의 사%/j 의 V 34-적 성지合 제시키는 일이었다. 이·趾 우1헤

위의 . 성긱을 띄고 있<. 게님Ad (에-'+ 들이 
"

)Id:0 )·:義1'SJ ]Jl!J[·]y과定 1·:A")을

삭세하고 35사의 · 般1'0인 1
15-趾김-l<-, 則]q]['0인 핀-시·선거, 중잉'에 의한 사%Il

- /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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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판사의 報告義務 그리고 검찰의 광범위한 관할권을 페지하는 것이 그

案에 규정되었다.

또한 이외에도 公法上의 권리보호를 규정하고 職權訴訟 요소들을 민사소

송에서 분리시키며, 변호사업무의 요건과 전제조긴을 自營業者의 그 것에 맞

게 변경시키는 것 등의 조 치가 이루어졌다.

더 나아가 舊東獨에 일종의 특수 노동재판권이 확립되어질 수 있도록 했

다. 잠정적으로 勞使間의 분쟁을 판단할 중립적인 勞動紛爭仲裁所를 설치하

게끔 하였다. 이 仲裁所에 대한 규정은 1990년 7월 1일 서독 노동법의 주요

내용들 (엄금교섭법, 회사조직법, 공동결정법, 해고보호법)이 적용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제정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實體法들은 재판권의 존립을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제체제의 전촨으로 인해 민간경제부문과 공

공업무 부문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해고와 관련하여 많은 노동법적인 분

쟁이 발생되고 또 이것은 바로 법원의 訴訟負擔 J]Ll重으로 이어질 것이 예

견되었다.

舊東獨은 이상에 언급된 第1次 國家僅 J 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즉 서독의

법무부 및 노동사회부 직원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司法에 연판된 빕규들을

개정했고 서독측의 법체계에 同化시臧다. 束獨의 訴訟法과 法院組織法이 개

정되었고, 공법상의 광범위한 권리보호가 이루어졌으머, 自營 辯護1와 a

營 公證人을 위한 첫번째 근거규칙들이 공포되었다. 나아가 市場經濟的 破
%

産法의 원칙들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부록 Nr,12, 舊東獨 법규정들, 참

조). 판사들과 검사들의 재임용에 있어서는 그 들의 과거체제에 대한 密着정

도에 따라 심사할 수 있도록 判事法과 그에 상응하는 檢事規定, 특히 統- 
-

條約을 통해 관련조직을 구성했다, 이를 위해 민주적으
w

로 합법촤된, 독럽적

인 伊1]事選出委員會와 檢事選任委員會의 구성이 예정되었다. 이 위원회는 판

사들과 검사들중에 선출된 자들과 국회의 원들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들은

舊東獨의 연방가입 이후에 활동을 개시하였다 (비교: 아래 4.4.), 同 要員會

에 의한 판.검사 심사 겯과 부정적인 판정이 나왔을 경우 再任用은 배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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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 
.

.

1샘. 統· - 條約

統 
· 條%/J의 제견괴-정- ii']'[)[分1,f에서 A !·뵨적으로 문제가 되었V[ 점은 가

능6'f VI· )j- 일이 S).'으로의 0<·l삐化를 이룩하기 위하어 힙-리직인 鮮.過規<i

l-V 渴1iIi;7.怠0C블 1힌·실-이내E-< 것 이었나. 그 리 니- A:1獨 111 체게의 개게 요소V·

- 3- 新,tI 5{l!l·'l)·l·l를 위한 聯11]C;·의 인]i븍1-3로 -H-지하Iv·1서, 통[./J·;-인 전체에

31- - VI 00'l/i系011,旨에 이를 이-S-히-고지- 
'螢8·l 

A'.束獨의 의J,기.> 성공- 
.

· 기/l"-

지 못'蠻디..

V . 1시 시1[의 IliA-(체게$(<- W獨]l[],域애 71- l'하2J도 A지'직F- 1 [악애 지꽁.

하는 깃- - 단기간내 빈화가 -l,l-가능한 新聯11]州 地域의 t )j(]L]IA'1;1 )[ 싶·가농

히-있디-, /)- i] )L.>· 
'(-i-리· 

Il>:에 있어시 -t·l-충J/ A'l- 인직상쵱-에2,L · A < I
L 히.31 괴-) 기

간중에 사빕이 제 기V-S· 다 히.VA·t 해야만· 兎 · . 적으旦 <統化되고

분리된 서->·;-측의 %
15 J

. 제 게- ;- V)l'聯-%1]州 ]'Id城에 즉긱‥직으료 +·히導한다는 깃은

득히 A:/%謁의 록·y헌- &)'l-시·l]!] 직 상7--典 V. 리 :l'Iq] y기.y하었디..

거의 XI·'A:l·지·핵·似이 이· - 이진 J 1·-F 오키 l

'A終7id%機關과 
연39. l 분이·에

서민- 기등하었다. /숩 AAS%의 /M,·,'3·d<p)'ct. 애지피었디-. l[繹페jl&·,·,'rn·;/&(j)l]BI'-AL.

W獨의 인12-기-3.1 과 -b-시에 -!·>-인인Ia· 전 시 이, 전 S]-야에 걸쳐 소송111-趾

의-헤 이4 뇐 사안-3-을 J:1수히-미, . !A.-리 l:>ii 管{'17權 l 깃국:-나, 91 한 A:1獨

의 대김 진-청 V v]]지되 있니-. 본래의 의미에서의 그의 괸-힐그-1에 속하는 시힝·

A-욘 휴 )Ib.Il%7·:·AP)'l']의 김시A·아게 ,i'痛渡되있다.

統 
- 條1<)p%] 사1)l,1제/L분야%f 위해 정퇸 %과51-정/- 다d-과 같은 기본원

착에 그. 고 거룰 7 고 있디-. -V 힌빔에 -
'

I f징 되어 있고 實體>)<·피. %
VI접한 괸· l

을 멧고 있-):- 60'A·B;-, 예를 3-이 헝사소송>l]은 n실 1딜 뷴가V')한 -
'

t iL정吾을 졔

외하코 가입 칫Id'부]/] 핑-<971하 회-장적-2.되어야 하나 舊+獨1111]의 %ti윈-'l'L

성 (디-만 최고1 ii.[-F 세외)Z 짐-정 ·적으로 . R-지되어야 했다. LUl'栽>71]과 家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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喜裁判에 있어서의 區法院(Amtsgericht)과 지방법원(Landgericht)의 第1審

級 업무는 郡法院(Kreisgericht)이 넘겨 받았으며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AR

法院이 주로 區法院의 역할을 감당했다.

地區法院(Bezirksgericht)은 民喜裁判과 家事裁判에 있어서 항소심 및 항

고 심기관으로서의 지방법원(Landgericht)과 州高폭法院(Oberlandes-

ger icht)의 업무를 대신하게 되었으며, 7<-l]事裁伊1]에 있어서는 지방법원의 업

무를 대신하게 되었다. /+l %都 所在 地區法院의 특수재판부는 고등법원의

필수업무를 맡았다. 재판부구성은 언적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축

소하였으며 항소가능성을 제한하였다. 독립적인 전문법원의 재판권, 즉 행

정법원, 재정볍원, 노동법원과 사회법원에 의한 재판권은 당장 도 엽하지 않

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러한 사법과제는 우선 郡法院과 地區法院의 수 재

판부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는데 물론 그 재판절차는 그에 상응하는 재

판절차규정에 준하였다. 統. 
- 

條約은 新聯邦州에 대해서 州法律에 의하여 특

수재판권을 분류하고 나아가 여건이 성숙하면 區난p)'C, 地)j法院, 高等法院

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베를린에 대하여 統-條約은 사법권의 분리를 피하기 위해 현존하는 법

원의 관할권을 市의 東部地域에 확장하도록 하는 특수3i-정을 두고 있다.

非訟事件分野는 사법부로 되돌아갔다. 그 러나 토지등기업무는 실무상 이

유로 우선 國家不動産管理廳에서 계속 처리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대한 상

세한 내용은 제5장 11.3.2.6 함조). 非訟事件들은 대부분 소위 司法補助'6'들

의 업무에 속하는데, 舊東獨에는 이와 같은 司法補助官이 飢었기 때문에 銃

- - · 條約은 司난補助官의 업무를 그가 아닌 다른 적합한 s·에 의해 행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판사와 검사에 대해서 統-條約은 舊東獨에서 법적으로 확립된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통일시 판사나 검사직에 있던 者는 統-條約에 따라 우

선 판사나 검사로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물론 그것은 그가 判事選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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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1)會(11ichterwahlausschLl6)니- 檢<])'.y]<ir%IA會 (SUtatsa11WalthberL1fuugs·

aIDSSC ]]U{A)의 소징의 심사偏· l)]--R-떼까지만을 의11]한디·. 委06의 굼·정리인

심시-A%·정-3- I
%
l

- l·으1친 인단온 셕보 511·l-< RA시 판사니- {1사j(서 RJIM %l-1다. 디

나이.가 統 - 條約온 A·貞獨난애 따리- 려-%는 
'l· ·A']사자-기증 또는 Al'l·사자꺼증을

우15 직으>,L 인졍히-)-t %A%獨이외 외 시 익에서// 활동힐' 수 있)L록 하)-< -
'

l (·

정을 7었CI., 또 
' 

l- 
·[)[)'y(/·iA:.%,i'(> 

(]lip]GIl'l.JurM)을 제1차 시.110시 %'·j의 
'합걱

(]las (-]l-ste jIll·isUs(:IIi) sulf[LS(]SXClrne]1 에

� 

]'C'하·l.c 지-러 F-j<t 인징하)( 있니-.

띵 에9·시.외- 새%·1소상' L-의 A] 1과 임n{)이 내해서/L 搖/+하(·의 신선h(·징

재143조 ))i. 처하에 에외 직31 1/:f 의-]['졍-2- J-
,
L Llc 있다. <t m J%本·<L· 제14:i조는 시.

111분야에 있이서-t·1 19951J l'까지 힌,빔상의 Z-//-조긴들읍 모·모 y족시키지

못'히.1.t hf징 3을 -시용하거 니· - l].지히-는 것- - 에외적으로 히- . 하고 있다,

이미 1990<·:l 9句 曲'1獨의 미>의회 에서 제정%'l 辯,涯 l :'[)/은 서-s-추의 
·)C

을 5 힝으로 심·c%[있니·rn 1시 >[);·<--l(.과 Pi%獨 서 · 정린 l'l %公證)<의 平1·x-에

L]] 'l· 
if치 의 가속적 인 il[]il% 대해서-;:- y[·: · (l%y)이 교·정 하/IL 있니.. 199/ITi·>

9왼)(버 j師·]:M·,p.al ] · >)[이 Y)[]醉-)Jl$州에 %
C 적-S-되2)t 있디.. 公,;'(>./%,·[)<di Io·인회-<

제1:j 연벙·의회기- 이미 칙-수 
'l- 

헌인-이0. A-중7.{과 관;0하이서1 V[{- ] 님인-

이 y괴-피 기끼.지]-:- )HI-y&.헌- l/l-%(-].;-이 
'긱-기- 

일 정지띨에시 V)- <i시-a- 計]t i[陣

·rI]·[)<·으로시 존XI)함 51 부]-에 dr]·.

辯1·盛'-t-내%s At' l·하이 재V)·비뎔- 
IS 수수1-L%Al곡111931·외. 판v·1히.어 統 · 條%·

-f<- 新聯1<1이·l·l{ q1-해 > 반직으<L 20%,의 l

'

f,魯뉴3- <
, (-정하고 있다.

破/)0)<(IllS01veuzrecht)과 판로{히·이서->.t· - A:+獨에서 1%0년 6원 의)1피)1

디시 1990V( 771 ·개 정A:l y(50]]Il)Il+)[j]')d02(GesamtvolMreckuugsorllUUg>

을 %-聯邦 5個·/l·1에 게d( 키-g.하기V- 
'71-의하었다. 

시-h-의 破1>i ()Ctkl,va,t 게정

힐- 핀요성 이 매우 H- 기 때문에 이-諸- 新聯邦州地]或에 의·장서- 하-::· 깃-A 배

하었1가. IFjf)9넌 1 1입J/-버 破%'>)C):dOi·:이 , l·cAt되1d·l <);·(·i<統合은 61·VL%l

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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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統- 以後의 講般 法狀況의 發展

統-條約에 의거하여 新聯邦州에도 빠른 시일내에 서독지 역과 같은 法院

體系가 구축되었다, 그 리고 많은 州가 區法院<ArTIl%gerichf)과 지방법원

(Landgericht)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법원관할구역의 재분류를 시도하였다;

특히 地區法院(Bezirksgericht)에 비해 地))'法院(Landgericht)의 수를 늘렸

으며, T位法院(Kreisgericht/ Amts ger icht)의 수는 많이 감소하였다.

독립적인 행정법원, 재정법원, 노동법원 그리고 사회법원의 설치를 통한

專門裁判權 (Fachgerichtsbarkei0의 분리는 1992년말까지 대부분 완료되었

다. Brandenburg v·l·1의 경우 i993녠 1월 1일 행정법원과 재정 법원이 분리되

었다. Tht[rin2en)·>·1에서는 1993년 1월 9일 노동멉원, 1993년 6월 26일 재정

법원, 1993년 8월 20일 사회법원이 각각 분리되었다.

법원조직 법에 따라 法뒤組織體系(區法院, 地方法院, 高等法院)의 전환은 5

大 新聯회에1·1에서 모7 이루어凍다(부록 Nr, 13, 新聯최되·l·1의 재판권 구조,참

조). 1992년 6월 26일자 司法同化法(BOBU s.1147)S 新聯邦州에서의 專門

裁判權의 분리와 특히 法院正常)(h가 큰 알력이나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

록 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마런하였다, 현재 新聯邦州는 펄요한 규정을 모두

보완하였다,

1992년 7월 24일자 변호사면허, 공증인임 명, 명예판사의 선임에 대한 심

사를 위한 법률(SGBLlS.1418)은 정치적 책임이 있는 변호사, 공증인, 명예

판사들을 免職시키거나 그 들의 계속적 인 직업활동을 막을 수 있는 法마J根

據를 마련하였다.

C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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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9닌 가을브디 統 
- Il·7까지 I i]iX分野의 變化

3.1. t ;]法制度의 變形

1989년 기.- - 징치 적 W힉에 띠.리. l(GOVl ) 71 A:1獨 사빔 V 에 인어난

I/{화의 3점 은 다읍과 J.>-다.

. - . [시6라 衛['a<(St.21511.ssid]CrheiLscliellSo이· )l:Il ·]]' 
l ·J>L·機關의 )L]%Jdl"[i[이 [Il-

허짐예 띠-라 l/1 71에 네힌 이론의 1가리 
가중 (l]rescIen ]IMI,V[iLl<)'l·:,Pd의

데2/-),

- · 시1%브3-의 신비싱'7/과 사 ]%9·개자%-i-의 직입 씨 징·레에 대'한 H:1 리외- 벙·

s·싱·실j,L 인해 멉및 내/L시 )[] %.!<>· (Ilresdeu, lier1in, RusCock,

Leil)Zig)에서 1이닌- I o·[)< 7務 (‥p]l-.,

- l% d서으1 l/l,깅 이 
- 

[)-속하 진햄 Y]에 따리· 생기난 
·[)d適11]에 

있이서의

A·[-叫심성

地[A'」내)CI%'[·:의 
"

징 지 적" - hI{ 헝사세)/]·-Ii. (소.위 la- 새%11보)는. 뻬지되있니.. 리

1직 징-a]1에 대한 {J-허'실싱-> · %)1사, K]사밋 . I. 외의 시.111<19국[ y사지.3A·의 數

d /l-소시키는 크과-紂· 7.래 했다.

3.2. 辯護 Ic와 羅1i(公,證人뜰의 1曾7111

側束獨. 1990노1 
'

2 에 
'

l

·i Il에 
내한 고 리 3,c e%이 所定의 7t- h.조긴을 깃·

춘 /l'1--l/- 사<]'b에 게 빈.호사기- VI 수 있%.:- 71블 It)] 꽁았다, 199) VI, 초 까지

약·' l,500빔 의 신 청자가 이8 이- - 하·이 l·,%.,淫 1 : 가 시었니.. < l. 리고 199()%tI 6오1

에산· 그 낭'시 1 500 이ts의 국기·-'%f-증소 $사자들에게 [
'

l %y >인i<서 V<0'(f

製-亂 한- 51 있1< %J을 3).)l·'하-는- C
I<-정合 세 정히.었디.. 히· :-150 이 1 M의 7-4·sl

이 이-趾 이. - 히.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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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 刑事判決 審쵸委員會

1990년 가을 舊東獨政府의 사면조치를 받지 못한 受刑者들이 刑免訴 또

는 刑期短縮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舊東獨 首相各 1990년 10월 2일

판결들을 재심하고 受刑者들의 볍률구제가능성에 대해 상담할 독립적인 위

원회의 설치명령을 발하였다. 同 委員會는 1991년 중순까지 약 I,700 건의

사안을 심사하였다.

3A j,으9支1陵

총ili獨은 第1次 國家條관J에 의해 행정, 재정, 사회, 노동 재판권분야의 法

益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주어졌지만 애초부터 이에 상응한 교육을 받은 인

적자원의 결여로 인하여 서독지역에서 130명의 특수재판권 관련 판사들이

파견되였다. 그러나 公法的 裁判權 분야에서는 법원에 의한 法益保護에 대

한 수요가 당장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

派遣判事들"은 자신들

의 업무이외의 분야에서 많은 助言을 함으로써 司法再建作業에 동참하였다.

統-條夢) 제15조에 따라 新聯邦州의 州政府 構成時까지 근무하던 
"

)·l·1代

辯/g,"(Landessprecher)과 소속직원들은 언방정부의 책임과 지시하에 지금

까지의 업무룰 수행해야 하였다. 聯邦法務部는 이에 따라 新聯최에·1再建團

및 該當州들과 상세한 대딤을 가졌다 (본장 4.2 참조). 이러한 방식으로 新

聯邦州에 대해 여러가지 支援이 이루어졌는데 예를들면 1990년 10월 3일까

지 舊東獨의 법원들이 최소한의 뵤조자료들 (법전, 서식용지 등)을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을 들 수 있다.

3.5. 補充敎育

서독의 볍률교육을 받지 않은 舊東獨 출신 판사들과 검사들 (法學 디플롬

을 받은자)에 대해서는 우선 裁判事務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수격인

볍률지식에 대한 집중교육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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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리니- 이 리한 J;t충교A F 2:)- 들 모두의 공1·r적인 재임各을 목표로 힌· 수

는 但었니., 페니·하민 (/[]l]i[Z베1委118와 檢1]-l:選(f:委以&의 A]시.작fr 이

� 

계속

진행v]고 있었기 떼분이 있디·.

19엿)%>f 9윙부티 聯11]政/(·]'·외. W,- 州의 %-의에 띠-라 州 사법'행정기괸-은 値.

+獨 省신 y1사 을 위해 총 I Vl -V인-의 직무/헹에 팔요한 ]i)l·修課+7,을 주1

시'號다. 1991 h·l 1]사 d-을 위헤서)L 1 11슷 l· <i):l-修郵+Y!이 7개월동안 실시되었

니·. 끈1-시·외- 검시-骨 위힌- 이吟긴'F 71(-h 괴·징 의 비- -은 연lg-정][L외· / /- 인lg·주

가 제<1한 Al'政슴意에 띠-라 />'각 1반이 )
i
( 님-하었나. 이에 빙 헹하여 %)i聯邦

州<.<· 부-IC- 지-매주의 지원-8- 닌-아 지익 민 인수교-2-을 <1시헴다.

연빔'정부가 재윈을 꽁동무담%'l· 기초교v 과정이 끈난 니.음 l%2V[1부터 新

聯邦州와 베를린은 g./+獨111,. V'l-사와 J]-1서31 위헤 ,[d地]或1'PJ 硏修敎/[課+y.

을 개선하었 · . V獨地域의 
']요성에 

l추어 조직된 이피.김·은 특수한 71수

가정을 위해 <일판시·아카데%J]A7 W[IStra[l 연수71의 시선일부普 사용3-><록

剋다. 나아가 //,든 A:+獨111,·R <)1시·와 김사는 독잉VI·시·아카데미가 
'

l'rier

(1993VI 171 1 인부터)외- WuLrau 인수 1에)&-l 51시하는 . 1빈· 인수피.정 또는

E 州가 미-V)헤 농<t- :·V A-과정에 71·이 힐' 수 있니·.

3.6. MIL訟114案

어 리 분제기- Jl<l'h겨.l:件分!lo·, 특히 )J'IE.C%t-i'l:l, 및 强制等6)'1'.·{h·에서 %]중하

였니·. 니·하먼 劍束'獨에는 임었 l
.

t i
'

]CLIlliTJ'l'1'가 118원집%d-리의 부-<各 領]·은

시인내에 메]//다는 깃욘 메우 이 리P.· 일이기 떼문이다, 모든 V력에V 불31-

하/it 이러 
'l- 

싱'핑·은 지i)f까지 J아시시 M'2i( 있다 (뵨장 4,9 및 4,10 참조).

-

· 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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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銃- 以後의 新聯邦州 司法 發展

4.l. 接受事件의 또加

통일이후 新聯邦州의 사법제도는 본질적인 분야에 있어서 그 기능을 유

지할 수 있었다. 그 이유로논 원리 서독지 역에 비해 경미했던 접수사건이

통일직후에는 눈에 띄 게 더 감소되었다가 점차적으로 서독지역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더우기 束獨地域에는 再審請求가 낮았다 (부록 Nr, 14

참조). 
'

한가지 예외적인 현상은 勞動訴訟事件이 크 게 중가하어 서독지 역수준을

苟씬 초곽하였다는 점이다. 解盾때문에 일어난 수많은 분쟁으로 인한여

1990년 10월부터 1991년말까지 (상고심의 경우 1993년말까지) 노동관련 재

판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부록 Nr. 15t 참조). 역러한 과중한 부담에도 불

구하고 勞動法院의 재판권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연방정부

오1- 西獨州의 지원이 있였기 때문이었다, 한때 舊聯邦)+1로부터 최고 78멍의

노 동법원 판사들 (舊聯邦州 노동관런 판사의 약 10%)이 노동법 관련 소송

절차의 처 리는 물론, 자립적 인 노동법원 구축에 필요한 조직상의 지원 및

引受된 貞獨判事 약 70명에 대한 교육상의 지원을 하면서 많은 기어를 했

다. 연방졍부는 舊聯邦州 出身 노동법원 판사의 파견과 新聯邦州 I

LH,身 
판사

와 공무원의 신규채용에 필요했던 재원의 절반을 부담하였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약 2,140만 DM이 지출되었다, 현재 新聯邦)·l·l 업무

처리상考은 대체로 舊聯최에·l 수준과 비슷하게 되었다 (부록 Nr, 15 참조).

舊聯邦州와 聯邦政府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 新聯邦/l·1는 이미 1993년초

자립적인 노 동법원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勞動/r[)裁/i)/에 관한

법률은 1992년 12윌 31일부로 효력어 정지되었다. 勞動/J]裁所는 1990년 7월

1일 이후 기업체내에 설치되어 訴訟以前에 분쟁올 해項하여 노 동빕 원의 부

담을 줄이려고 했던 것이지만 사실상 그리 많이 설치되지는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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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리나 -k. 
. 1로 인해 생성된 J<---;--힌- ->C-세-3-. 즉 

-)l·11111'.vk l·.의 교0<'>lsI'CI퍼- <v

+W(問%EO3-로 인· 그 링지 않이.V 입->,!-의 한게선에 V칙·%'l· A'>1舞)1;州]Ib,1)%의

, 00:業務 추기.직 인 어리- ,

- 이 가-V시))- 있니. (여기에 데한 싱'세 
'l· 

언6{'은

세4장 11 이. 111 ). 이 리한 추기.적인 부v-l-에 ],: 분CI'r하'<t 이를 질· -ti-이니-7.f·x]

여부에 띠.c) · o·>)-.界에 대한 신괴),:.가 죄·A-%'1니·,

4.W 州 I i]法4]'ii][의 l%Al(과 姉妹(h'載

新聯邦·)·l·1의 제V1준비2 위해 S-신VI Il]
'

. yI[1朝(Aufbaustab)은 미 레의 Ai聯

)·l()·l·l ·[JC$」ii'(l(의 모 태이기V 銀다. 서E-시억 의 ·/l·1을은 이미 /j- 닝'시부비 징·레

의 新聯·l:1데1·l<./올 위헤 자·>,:-과 <·>제적인 지 . >을 헤 구·있다.

131·211]fleu]]Ill·g)·l·1를 위해서 는 NtIl·drIldn WesLfaieu까1, Sachseu- Auha]O·l·]-目-

위헤시J]- Ni(Mel·SlICIle11[/l·l. Meckk> I b[Il·g 
- Vor l)Grnmerll )·l·l·;(- 위해시 1:·

3dI;eswig 11olsecill州파 1Are!uell州 / l- 리 [iL 11amBurg州, TI]Griugeu)·l·l-l-f 위

·苟서는 11essen과1파 R])eiu1ancI.- Pfalz州가, IL호1· Sac11CU州를 워헤서 는

11acle11- WfIrtLenlburg·시외. llav(dUl州 가 시'겨 지·매 Is'l-皇 t%었니·.

]0:%1Wfl- %Ih/Lk)·l·1의 /w-R-을 I
I
!l'이. 심차직.으>,t 제 기능을 것'춘 -hI..서jlt 

- l'l'l>.

-/·'l[되있다. 
긴난의 인 러은 예를 -L-이 109:-11(-l ] <l 1인 헌재 SLIcIleu-Auhalt

州의 12:-119 서 BrandeIl]]Urg'州의 10/lig까시 줌가'히-었니-,

1獨 사1 1 게가 <L괴된 데 이이 세 V-- - 임3,L가 산직함에 비·라 빅'l<;l'한 인

리종 A-S. -l+ s t][:]l%3A. l:y('l<:. )시 시6.( 健니·.

4rn:i 協)J파 經驗의 Ill)138換

+배-計1지 억 사a/] 재>i>첩 인수112'은 를린)·l·1와 新聯邦州의 실제·직이2aC

n/.1률·직인 ),).141-all정분세-計 <V- 으V 헤질'힌' 수 앴는 견을 11]곡1하기 위헤 聯

邦·()<.易部는 Ill)骨린 지 청에 
x

,
Iii',陵 +Ill‥%)%'를 선기하었다, 이 곳에서 연16'빕1,L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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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재하에 부정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사빕분야에 대한 의견과 험의 상

호교환이 이루어졌다. 新聯 1에·1에만 전적으로 적용되거나 또는 그 것과 주로

연관을 맺고 있는 법률규정들에 대한 작엄도 여기서 이루어졌다.

4A. 判事와 檢事

사법행정을 포함하여 완전한 기능을 갖춘 비法의 재건은 西獨地域에서

派遣된 법조인들의 협력없이는 실현될 수 없었다. 서독지역출신 新任法曹人

의 起用이외에도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경험많은 판사, 검사 그 리

고 행정공무원들이 많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이 러한 전문인력들이 新聯邦)+i

내에서 일시적 또는 장기간 일을 管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펼요한 여

러가지 혜택들이 마련되었다.

1995년 1월 1일 현재 新聯邦州에서 활동중인 판사와 검사는 각각 , 314명

과 1,094명이었다 (부록 Nr, 16 참조). 이 숫자에는 委員會의 삼사결과 긍정

적 인 판정이 내러져 試補 또는 臨時判事나 檢事로 司法業務에 종사하고 있

는 법조인들도 포함되어 였다. 舊東獨+,身 판사나 검사중 단지 2,面9명만이

同 姿員會의 심사를 받았으며 (부록 도표, Nr. 17 참조) 심사결과 58%인

1,094 밍이 판사나 검사로 再任用되었다. 이러한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再任

用된 舊東獨出身 판사와 검사는 현재 東獨地域에서 촬동중인 판사의 약 18

%, 검사의 약 33 %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 나머지 판사들은 서독지 역

에서 새로 임용된 판사吾(약 51 %)과 i%獨 各께에서 選拔되어 파견된 판사

들(약 24 %)로 구성되어 있다. 檢事의 경우는 서독지역에서 새로 임용된

수가 45 %, 西獨 各)+1에서 선임되어 파견된 수가 17 % 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미 퇴직한 판사, 검사 그리고 비法補助접'의 임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볍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익러한 소위 
"

年長者모델"(SeniorenmodelO에 의해 임용되어 1995년 1월

1일 힌재 新聯邦)·;·1에서 근무중인 l]事와 檢事는 각각 74명과 5명이다 (司

法補助官은 19명: 부록 Nr,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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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g· 
' 

Illq재%1·소, 언12'최고제%'l·소 그리]( 인12'대{] 省'칭온 %일통省에 비·리·

[지 機關에 근-!,L히·l· 전문연구71을 늘리코 裁判部(SeuZe)普 4실하였다 (부

록 Nr, 18 초}-조).

f/L'한 新聯)1]州의 1
10조언-ltv‥ 위해 ·늑1싱헨- 조 치를 취하었디· (J라록

Nr.19, 1/.i조인 교A-, J]-조).

f5. 
'

l

" iJiMdi助'ltf과 其他 高級公務1-1

·島·+獨에 는 에당초 t il(l<l·)Il助'l'l'이 없었2iL 서J·>-에서는 - 4:1무1%조인b의

겅먀.와는 Id-리 · 에싱·수요의 )/1 위 애서 l ·
']·[)<·i·Ill助'l:l' 

직엄-%It벅-을 실-헹1했기

문에 豫 l
'

Ii'/, )J이 비<퍼지 업.'아 이 ]C-야에서 특히 ·분제기· 컸다, 깅제 긴

各 위헤서-(:- )[地 5(,il!靖'딜 C-t,a<Ill]返1·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있고 또 이

분야는 거 . ] 3/-누 ;dd사111助'l:('의 3.l-A,L에 속하였기 떼분에 I ·

' 

]0;·補助'l'l'의 ) /

<F 더욱 2- j',[-재기- 되있니·, 이러 
'l· 

]d-제를 
-헤검히.기 

위하여 소 위 類似%d

<)C%11비J'l'l'制度(liel-eidsreclasl)Ueg·el·)가 셍질·는데, 이들은 ;l']i);·i·IIi}p)'l'l' +]-骨31

무의 31부를 치 려 l' 수 있V록 ·l·간S-%d육을 반-F 공·IlL무1둘이다 (J,)-록 Nr,

20, 類似 1 o·[)<·補]))'l;l', /]-조). 이 기에->.< A'/束獨1)i삭 빔원.서기A3-도 한벙-피있다

(부록 Nl· l, a/171서 기<-l·의 횝·- - , 침·조).

김. -AL인- y)l-il971]州의 1
19 1피· 킴 찬-정에서 % 」

' 

]'[)나111>PJ'l'l'의 업)3f 님'낭'히.7. 있

-:.< -A·Jf'-%A l·: -
'

·
l>. 리 713 ->< 익[ 3,OB/l % 9 디· (부록 Nr. 22 71-초). C I. 중 임: /]00

이 1 2·F 시 - !·;-의 fr 께애서 T'1만시어 파 I Vl I l

']·[L·%間))'l-'i'V이디-, 
新聯邦州는

- 기- 사이에 시-s·l·서23-j/- l 」

' 

]'CLh()iM)'l[l' ( 1세'Ll나·Ill助'l'l">).L 제2조)을 앙성히-기 시 직-하

있c]- ();'. v·;- N]·. 23, I l

' 

][)<illi助'IA'敎'(i, 71'조),

新聯11(·)·l·1녜 · o·[)나·Ill])J'l'l'·L>[ 서- - 에 권->'l- 統 
- 

條/yJ의 판게3t-정이 199/lld 6

24일자 I l

']y);.i·ill미J'l:l'>)C l< 
기 너 )/l-·t개정)/] (13CAliL. )S. 1374)으로 내 지되

었다. 혁 l
)
Il륜·F 類似 ‥

']·[)tRilh)J'l'l'의 
-

%촌입과 Id,-H--Z.런 및 언수교-H-에 %fl-한

-i(·징을 비롯3>-여 이A,;-j,L 하이·금 」l[ ]dI], 」;]i)<%ii;%J'l'l'이 71 수 있·;- 기최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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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다. 司法補助官 업무의 이양가능성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16. 其他 司法從喜員

접수창구의 문서담당관곽 그 밖의 중위급 공무원들중에 연방정부와 서독

지역의 各 州에서 선발되어 新聯邦州로 파견된 공무원의 수는 약 200 명이

다 (부록 Nr.24, 직업교육현황, 24 참조).

4.L 舊東獨出身 7ailp事員들의 補充敎育

연방법률의 확대적용으로 언해 舊東獨出身 판사와 검사들을 위한 광병위

한 補充敎育이 펄요하였다. 보충교육과정을 위한 비용의 일부는 연방정부가

부담하였 . 서독지억의 各 ·)·l·1는 :%敎슴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했으며, 보충

교육과정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다 (본장 3.5.와 부록 Nr. Z, 보충

교 육, 참조).

司法補助4'돌과 법원집달리 그 리고 빔원접수창구에서 근무하는 격원들을

위해서도 대부분 서독지역 州들의 지원하에 보충교육이 실행되었다.

4요 辯護士와 公證人

1995년초 東獨地域에서는 약 5,500 여멍의 변호사가 새로이 면허증을 발

급받았다 (부록 Nr. 26 참조). 이로 인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

는 국민들의 권익보장이 신장되었다.

統-.條1<J에 의해 일단 [-5營公證人의 계속적인 직업활동이 인정됨에 따라

新聯邦)+1에서는 公證事務를 
-t業務로 

하는 공증인들이 생겼났다. 1995년초

공증인의 총 수가 563명에 달함으로써 인구수에 대한 공증인의 수는 서독

지역에 상응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부록 Nr.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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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h-l 7원 2421 자 1호사 허가와 공증인 초 1·% 1칠 띵애y}·시· ]- - 주1 에

핀한 a/]骨(11001, l s, r-168)에 11]-리· 1995Id초·끼·지 新聯邦州 씨')3]')汝廳온

약 40%9의 빈호사 히가와 공X인 초)y을 기긱'하었다, 이 V/정의 대부]i:-은

이.직 s/1 적 - o
, V- 효 릭 이 l l-sq기 입'v 있니·.

4.9. dI가'AT:p輔

이 -Id-이:-l 14%]IE]或의 강세),!.-官,-8- y)헤 · V-<L'한 의111吾 기-기고 있디. (V지

t.기J/애 데해서는 5정' Il. 3.2,0 >3- ·잡-T'열- 깃). 경제-%/[多에 -1릅1릴%'l· 의11)

가 있는 14'6 23,il2>'W'.외. l%11 0 (%I'i'Il,則: 분야에서는 갖온 ]c릭을 기요· . l 긷파 J

시시F--<l, 블인·팸t%:-l 싱'익 이 싱-닝'히 개신되있다. 힌재 이 Y 야;.< 징싱'적F로

%1었다51 i- 수 있나. .

13q3t--l 12오·l 20인 사 C%記關聯 , p:,K>節/<油'd<化·[J<(]i(ABl. IS. 2182)을 y--히1

V지등기J,-, 싱'31-k 기부 그 리 고 조 기'동기부의 
' 

IA'l·과 J신·체게V·리를 위 
')·

l/1직 -( (-2-}가 미·V·1되있다. 이외-긴-·은 -)f 
정7[-은 1

19률시 햄 [s을 통헤 1-d욱 상세

하게 
-]/·정 -니어이· 힌' 것 이0. 이 미 3/ 지등기부 ]/-이·는 시 唯되있2J 상71%L기

낚외- 조 7]'L-기)iL -],!-01·;.:· 시 毛1·비가 거 의 0'/ 된 싱·네이다. y'[聯邦州 V

StIChsen ·州기- JC -h-기TiJ,L-A 1신-회.하는 v ]초9.l 州·가 l 것이다.

4.lOw ·Ihi制&M]'/破])g

깅‥v,1 宅名 하<-:-l:·llv 큰 이 리·2-이 뒤 따致니·. 와1니·하%l:l 
'해딩'-'lit.H-을 

V-l·p.

a/] 1집남리기· 31었기 떼본이 니·. %)i聯-l·'1이·1들- C 2( y]에도 普</하고 舊聯邦)·l·j

9 1 지 원-d· l
%5'.e-1신시 이 ·/] 현- 이 리 - l]--8- 기-A(/아 한 1健-리 L l 복하고자 , T 리히그(

있니·.

新聯)]i)·]·1에서 인징지 익에 키-9-되%2 인IM l )Illi-로시 계속 효;/(-3- 깃-는 統合

·屈制 [>f%Ii,'Mrn-:((포S(Ill-Il.vollstreduugso띠nuug)온 피.V지 1%i-趾로서의 -
'

-

'

+- 역한

플 히.j( 었뎌. (·l[<C싱- 2.2. J%)A · (l%y) 71-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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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L 司秘도憲載計1-

舊東獨의 郡法院(Kreisg r icht) / 地區法院(Bezirksqerich()은 각각 접수,

기결, 미결된 민사, 가사, 노동, 형사사건에 대한 내부적 통계자료를 작성했

으며, 여기에다 기결처 리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전산통계를 보충하였는데

이 러한 진산식 통계는 西獨 各 )·l·1의 통계와 비교할 만 하다.

新聯邦께 볍원행정청의 동의하에 우선 그 곳의 단일한 통계가 성되고

있다. 이 통계는 당장 시금한 자료처리를 위해 당분간 게속 작성될 예정이

닥. 또한 이 통계들은 舊聯邦州에서 작성되는 통계에 점차직으로 毛입될 예

정이다.

너J2. {Y%l]

통일이후 0刑은 다시 사법분야의 과제가 되어 各 新聯邦)·l·1는 자신의 책

임하에 이를 관장하고 있다. 1994년 10월 31일 현 新聯%에·1에는 47개의

矯導朋-가 있었다. 그 수용능럭은 10,225 명인데, 지금은 단지 8,233명만이

수용되어 있다. 矯導所는 受께者로 하여금 장차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범죄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敎)(h하는 0'/[11法上의 
' 

A社會化 목표 뿐만 아

니라 또한 계속적 인 범죄행위로부터 일반인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목표도

수헹하고 있다. 이제부터는 5刑當局의 조 치에 대해 범원의 싱사를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법률적으로 보장되헉 있다.

0751]法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0刑體系를 구寺한다는 것은 新聯邦)·l·1에

게 아직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旣存 矯導所들은 인간다운 行

)[l]수행이라는 완전한 법적 요구수준을 아직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많은

교도소들이 기술적으로 안전조치가 없는 비인간적 안전예방수단으로 인해

페쇄되었거나 철거대상이 되어 았다. 旣存 矯導所의 개축에 병헹하여 새로

운 시설이 계속 필요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A,11/9分野 억시 근무

자를 신중하게 선발하고 연수교육을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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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1이·l 舍신 Il")l:Il公務0舍 조(보 l'링하%<- 깃2· 효各적인 i)')l'j]體系의 / 읍

지윈하기 위-해시J,c 셰속 S'/요하디·.

y 其他 IIi項

5.l 參'[究프로2:[렘

198SA·] . l i - L-i 19f)41J/가시 진'링)%'[ 인 
'

I
d- f

-

.

i;-
!

- - 그 램7} 
"

시·1려재J/-에 대' 1 -
'

/-조꾜-

석"-><- -h<31 이2인 /束獨][l]]或에도 희·대-되이 진 3 되있다. 新聯邦州 l ·

' 

]·v%·에 2(
/l· 'l·

최)·언211-V-씨 19941d 
"

l;q가]에 있이서 
'0512'[-:,까1'() %d d;·l;Vl')L]l ) 분쟁해김의 )'l

-77] - %脚-l:l]·]·l·l 의 7 - 1시-VI/-한 新1師11데1·j의 힌等 1% ·분제점"이 l·성q었

디-. 199B넌 - { M'Af>-j,<출)pl사(Iluu(k>sarI%eige]·-Verlag, KAlu)가 l·J ·[Il<111,t[骨

各11·히.었디·.

15.2. 
II

)%,LC의 이y으j드'/ - 舊貞獨의 1 j]i)<制度 
w

城)]<會

:l Iv-)/]J,'-),--P. "

인 i;l] 의 이-<.f으로 A:+'獨의 il'][);.illIl度"리.-;. 제색-하의 移

:」助>l%/J<5-Id- T]시하있0, ·j) V)시 회·는 199/l<·l. 0 ·l 24 :-l 베를린에서 개최시있

으 미 lira1>Ilschweh, 히a g( lehIlr g, KarlsrullC에서 m t , c 
·1시 v ]있디.. 이 

·{시회

->[- 신A·한 )i'i)Chi)국)'.과 통서<·:·지익 -!·
[-잉인 상%간의 익헤증진-덜- 2 C 1·[(-리으

로 하2ti 있다. p:1시.직 O 3,L j·<)한 -:·<VI, 즉 A:1獨 Il([: 7 1·:구표統 - 앤(LSI<l])

에 의한 l ·

' 

]'<);·의 , Ic/·화를 비롯'하이 +'獨의 1
10骨제도가 )상생힝·의 분젱에

대해 어 [y·l 익'힌'各 하였A.y가에 2 /. 중%·l -A 效다.

5.3. 헤g)C으로시 게속 效)J-완 갛는 舊東獨 法律의 JIM確定과

x%矯.Il[

i)i'聯+1애·j->2 이 러한 지'S]을 히.< 데 VI요한 지윈을 聯:l·'l;·[과務1'fl]j,L부니 반고

)니.. )'L節.1'0인 내- - -P< - %
i
L 색-에 ·진' 니·티.니- 있나 (부록 Nr, 28 ]·조).

- - )l%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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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總評과 展望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규정에 따라 司法權은 원칙적으로 各 )+1들이 갖고

있다. 그 러므로 서독지역의 )·l·1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경험적

지원을 통해서 新聯邦)·l·1의 司法再建을 돕는 섯은 논리에 맞는 일이다.

연방정부는 통일독일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全體國家에 대한 자신의 책임

범위q>에서 新聯邦州 및 舊聯邦)·l·1들이 이러한 과제를 잘 해결하도록 지원

하였다.

未解決된 課題와 어 려움들이 아직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司 .

法統습實現에 대한 중간평가는 긍정적이다. 法的同化가 많이 진척되었다.

현재 이미 전독일에 - 상대적으로 경미한 의미를 지닌 몇가지 예외를 제외

하면 - 동일한 實體法과 節次法이 적용되고 있다. 1999년 1필 1일부터 破

産法 施行令이 효력을 발하게 되면 파산법 분야 역시 법률통합이 달성될

젓이다m 新聯邦)·l·1의 비용을과 보상율을 20% 감먼하는 현행 辯護+ 費用規

定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고 려하여 各 州들은 조만간 화率의 힌실

%를 달성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1993년 12월 이후 新聯邦)·l·1의 法院構成

은 舊聯邦州의 법원구성과 완전히 일치하게 되었다. 職員들의 數는 지급까

지 증가하는 재판업무량에 맞게 확대되어 왔다. 건물과 물질적 수요의 개선

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다. 法律相談分野에서 볼때도 법에 의한

-권익보장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法益保障이 충분히 이루어榮다. 아직까지 문

제되고 있는 분야에서도 조 만간 그 상황이 호전되리라는 공정적인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그 러나 품東獨 政權犯罪0爲와 같이 주로 斯聯邦州와 베룰

린y·l·1의 司法機關이 안고있는 통일뫈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지급까지 전체적으로 양호한 발전을 이룩한데는 무엇보다도 모든 당사자

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裁곳1]業務量에도

불구하고 司法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前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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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 )·-.義에 
·7] 

지·한 , 」

' 

]</%. Il]: T 임J/-블 수<하고 있;. 新聯11이·l·1들에 게 게속직이

V 7:1폭적인 지 원이 띠·라야 일' 짓이다.

2 ( 린데 이 리 한 )Prn<<- /L럭과 성.y이 1로A에 r)1한 +獨地]或 주민)의 인식

·1횐.괴. 
신.괴성 

<

l

'

드<에 기이히.기 못 한다%/) / l- J/-<L d,-. ;I lfu- 의111를 싱 / 
' 

l'

깃힉다. 그 러니. 다헹1히 
·[);.·w 

. >·:A 1 1J·>);.에 데 한 +獨地域 민Vp] 신리기· 짐

점 A·, ·가시 고 있더.는 시.실이 - 격 되L·/. 있니.. /Al獨出身 A%·시·와 검사에 q]힌-

심시-섭- X-헤 /슈1;·>->;.의 -bI-신이 거 리 있니.. L ]. 리V 인,lg-11<]-If에 의句 정치시

211엮과 질·-t이 있는 )/]조-인-A- t g 얘려 판사외- 빈호사 /l- 리/·L 
·1줌·인들

의 힝·루. iS] 인·x-을 징지시 킴t-j,L씨 
·a;·'[ft )c.義 t ;]>);·에 대한 주민1.i-의 신뢰

를 높있0.

1996V{1/.l'이먼 시.Il]분이·에서 P%]l'j%]統·a이 왼·싱되 리라<-<- 等은 l%q-이 니·오

L,< 있1가. m
'

l. 렬지1JJ· %l[]師11]州7:- 일 린의 <p]'·.殊)A,1名 게A· $IA-/ l' 것이디-.

그 이-fi--(-:. A聯11;州가 新聯11<·)·l·t의 주이<l 힌선1적 J.l-수싱에 대헤 211인을 71

A% 없기 1이분이디-rn

VIw 公職勤務

1. 統- 
- 以1宙의 ]Ri%d

JLf하)[.애 3(- 정되이 있는 公職&'dJ%의 )/]치-]·r기·직 
2

1
1-조].<- 정 당이니. 난제의

/[·l]'i]-;t關係-,>. %모}%'l· 깃이 의J,'-1,!. 시이 있다. 띠.리-서 느·('기-기괸·의 힙 려자·' 라

<.( +獨의 
- 4직지. 신분피-A.:· 근·본적으.j[<- 니·i!-다,

19451,-l q l 17있 자 소 린-;d-% 멍 M 제[iO V. - :·- y해 소.V-17} 1 지익에서·;. 사

최주의 이 네-2-j,L기에 띠.라 職業·%l'wu制/.1가 v]1지되있디-. 니3L니- 1949닌 10

Yl 7 )자 W獨40)<.에 내포되이 있VI 
' -E- 

리지.는 진제핵 l io의 년-袁이지 · 黨

- 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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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公慣이 아니다' 라는 규정마저도 1968년 4월 6일 %j . 畵法에서 삭제되였

다. 국가기관 근무자 역시 마르크스. 레년주의 이데올로기에 부응하여 기타

근로자와 다를 바 엾어야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1977년 6월 t6일자 東獨

의 勞動法典이 철저하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예컨대 東獨 인민군과 인민경

찰에 대한 특수규정은 있었다, 공직자 신분과 고용有계는 원칙적으로 즉각

해고를 통하거나 짧은 解廟通報期間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전문적 인

자질에 관해서는 나중에 점차적으로 그 의의가 커지기 시작循다. 일반적으

로 公職身分이 갖추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교 육훈련이 시작되었다. 공직자는

단일정당의 의지관철을 위한 기干의 일원으로서 기능을 발휘해야 했기 때

문에 이들의 基本資質은 일차적으로 정치적 · 이데올로기적 ·適性곽 黨에 대

한 면.誠·c·으로 가骨되었다, 이와같은 공직자의 기본자질은 정치권력의 한계

가 없는 사회주의제도에도 그 대로 반영되어 공직자들은 당의 정치적 의지

관철을 위한 수단으로 봉사할 뿐이었다.

統- 
- 

條約을 협상할 때 東獨 행정기관에 근무하던 공직자의 수논 그 때까

지 공식적으로 집계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 武裝組織,

帝國鐵道, 遍信을 포함한 全 ·公職者의 數는 225만명 내지 230만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東獨 <Ll 1,600만명의 14.5%에 해당하는 것이다,

당시 서독 언구 6,200만명 중 공직자 수는 군인을 포 함하며 490만명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비율은 7.9% 였다.

W 公職勤務 構造의 引受

통일독일의 公職構造는 내적 통합의 완성과 新聯邦)·l·l 생활 평준화를 위

해서 큰 의미가 있다.

新聯邦州의 공공행정은 고도 의 0政需要를 충족시켜야 할 젓이다. 그 래야

만 40년 동안 東獨의 공산 통치가 남겨놓은 殘在를 여러가지 중요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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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무을 동헤 공징하게 치리省· 수 있合 깃이다.

고V의 능러빙-취骨 Al 표AL 삯으%d)서 셔민에 게 I
l
!]치국가에 한 신기감을

'

I t 잉·시키 는 公職勤務가 수·헹시어야110', 시VI의 셍쵤·수1을 항상시키고 동일

-L[일에서 지.-8.·8-고 사회-h는<1 직인 l/1 지<'·[가가 지속적으로 보장되V록 하는

y/7-적 기J - 이 1이 싱 공적-p-j,L 깆'추이 질 수 있디·. /l- 릴게 도] 리<l·l 7-[ 리외.

骨에 인계된 公職勤務가 能)J /k 
'

. 의 원 칙과 公>l%]材進에 31각헤 있어야

'l·니-. 
)ic本·>)<- {-]3조에 이 와71-은 짐이 公職勤務의 y·1히t 로 서 3'/-징시이 있

디-. 公職·:t·가 11 7/]f'·를 공징하게 d'·헹히-고 정당'이 니- 1J·체의 지시애 띠.리.

꽁직횔·->/을 
'혈· 

sA요가 飢니·][- 시.실<< E·리 l ;Il주주의가 제데로 기-k을 발취

힘' ·P 있는 중요한 1제로긴이 다. 職粟7-<務(1制度는 이 러'한 첵우1깁-과 1시{l·

이 ·86)연1b-공촤-:·:' 40년사롤 통해 / l- -7·수성이 실v·피었다. 1990VI 10우] :·i

]-Bt티 職%. a紂%과 機能職 公務<1에 01힌· 공씨-;rd,'-의 기뵨원칙을 -
'

I i-정하

/J 있<.:- A<)KO< 제33 · 가 /束獨][l<j)iol>IL 시-9-되고 였1J.

3. 職業公3臨1·][制度의 導),

으mI w MA느w의 (陵%

統 · 條짜J 세 0조 제2힝-에 따르V! V 공7])-,L의 수헹2 가능 
'l- 

한 조 속히

y務(4에 게 移1'3'%·히-·IL록 시이 있q·w 統 · 條%3 20Cf.It· 시-P-에A-l CI- E-수성

이 신증 d 미-와. 긴-이 L(히 -능-'(- 시<)l 행정업 [
,
L J(-'핵 It 公61%이 L 입 이

야 한너.·:- ,
l· 기 가 피있디-.

新聯+l]·/]·l·]에 게<.< 統 
- 

條%<J 띠·리- 19[以([l 1 71 31 1까지 ·)·l·l 公務[V·[.))을

자·체려으j,L 세 징 
' 

>- 의J,!-가 부여v] 었니·. -A- ·]·l·1의 公務(-%>)<이 발<i시기끼.지

인빙·공J/, . 1에 게 ·적- - 되는 5(정·'d>. 統 - 條1<)에 %]-의9 經過)보1이 州;l%l(I외.

시방지‥치단제에 교‥l,L히·<-< 공),L . {에 게 쟉- · :d디-. 즉 1990넌 10원 :d 1부15·) 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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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邦州에는 統-條約 제20조 제2항과 基本法 제 33조에 의거한 법적 장치

가 마련되었다.

현재 대부분 新聯邦)+1에서는 께 公務員法이 발효되었다. 오로지 일부 예

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統-値約에 입각한 공무원법 관련 경과규정이 적용

되고 있을 뿐이다 (부록 Nr. 29, 
"

계속 적용되고 있는 공무원법 관런 규정"

참조)

新聯邦州는 공무원법의 제정은 물론 과도기적으로 유효한 법률의 적용문

제 등에 관해 연방내무부장관 산하의 聯邦 - )·;·l 合同 實務團 (Bund-

L n der-Arbeits gruDDe )으로부터 자문과 지원을 받았다.

공무원의 재임용, 봉금, 원호 등에 관한 주요 경과규정은 統-條約의 권

한위임규정에 따라 연방 볍률규정으로 마련되었다. 예컨대 51/獨地域+,身

직자가 연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試補期間이 필요한 것과 갛은 규정을 들

수 있다.

統..-·條約의 經過規定은 1996년말까지 적용된다. 그 이후 新聯邦州 출신자

가 공무원으로 지원할 경우, 경 력상 자질이 아 미달될 것이 통례일 젓이

다, 그러나 이와같이 부족한 자질은 주어진 임무를 최소한 수행할 수 있도

록 그 직 책에 대한 試補期間을 둠으로써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공직 출신

이 아닌 지원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 력지원자가 임용될 때까지 經過規定

이 준용된다. 1991년 >월 9일 연방내무부장관은 試補期間과 年餘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행정명령으로 발표兎

統-條夢)을 통해 聯邦修給法(BBesG) 역시 新聯邦/·l·;에 도 입되었다. 新聯

邦州의 특수한 상황은 經過規定을 통하여 정촹이 참작되도록 하는 바, 봉급

수준의 단계적 평준화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

統-條約 체결 이후 발효된 봉급과련 경과규정을 통해 新聯邦)11의 봉급

은 舊聯邦州 봉급 수준에 비하여, 1991년 7월 1일부터 60%
,

1992년 5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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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리.서 A獨]IU域2r- 주1써, 직징', 인-%t리-<s·<리 저, 핀·깅 등의 地域]있'h'd니· 質

l
'

[<J 인 낀에서 2 빈화를 필요로 한다.

이같은 딩-초의 어건을 김'인'힐' 1992%·:{ 연방긴설부가 입안하고 地域開

發關係長'l>l'l f, 弱에서 
'7:l-의 

한 1992년 ]] 우1 荊-1자의 地域開發政策)jl[·l

ou'-I]rs, 12/6921)은 h (일의 향후 ·지 띄·y/·조 1% /Af:.l:構造에 데한 
·1밍·, 

초1

A'L
, 진라을 제시해 주1-7 깃이다.

s:1방건실],L는 새로운 도시·게vt게님 이 0겨있는 弟']次 소獨1(h]成1)(]發報<l,·

E[GU'--Urs. 12/1098)풀 1991년에 l%-긴·健-:(네 이 보고서에는 동서%i- 지 역간

의 %·-;·.f'형 상대기· 게진피이 있다. 1993넌./L 地]或開發·隋<IIi,1].<IU'-1)l-s,

l /6921)는 -]C·석을 - '
· 헤 지익 개11'정 기의 세로운 Is·힝·신정울 의-인7·과 동시

에 新聯11(·)·l·1가 신백'Al At 있는 다앙히.고 - 6-익한 {Id進프jL그램몰 제시히.고

있다.

향[( 지 익 VI-의 일반적인 게hA·은 且· 키인 V 시La-을 깃$ 地))'分權](<ill]

이니-. 新聯·]'1이61의 지익 반 징첵방향을 심정省· 때 -
'

/-서독에시 V 魂7인· 헝

성되어 온 ]'Il) )J'分權1'l%J 지익</-조 l% 비·f-l:.構%普 중요한 입지상의 조긴으/A

1 1

1%5 1 :(S 地域開發 關係]V'l)l'舍,弱 서 1정된 1995%·'l 371 8일자 地域開

·荒政策·]h'i·i'(인12'지 역 · 3/.시 개1:!다/-기· [995, 5. 인쇄 . 배포)-PC /L시개1;1의 기본

l g-힝·이 10게의 중점-Id-이·에서 -7-신·직으로 - '
I
l- 체회.되도록 히-91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D-%'階 조 지가 이미 칙·수-되있나

- 인12국1선부의 
" '度驗0<J인 

<.l['-c: 및 /il;Il」'(E;il" 프로그m %l]의 일毛.으로 178

y:1까·지 계속필 새13h'Il-l] 連%,]i綱" A%·v·l )3L가 - 징되있음. 新聯·1[미·1의

경 - Sachse]//-이· l)ayern주간의 V 시간 인뇔밍, PriL%walk/

Brauc1eubLIrg와 SOc]harz/'1'h(iriugell·RI-의 )L시간 연<1망이 ·J례MI%J피.으로

선정되었A-.

.

Pj/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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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 관하여 연방내무부는 聯邦, )+l, 地方自治團體에 걸쳐 가능한 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處理指針을 내렸다. 오로지 인간으로서의 품행이

잘 갖추어진 사람이 公職者가 되어야만 시민들에게 공공행정의 超휴性과

法治國家性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필수불가결한 개별심사를 거쳐 新聯邦)+1에서는 이미 대다수의

公務員이 암용될 수 있였다 (부록 Nr, 30, 
"

新聯邦州 공무원 임용현황" 참

조).

4. 公야勤務者의 法的 地位

4]. 旣存 勤勞條件의 持續 빛 終1

東獨의 서독 가입과 동시에 공직근무자에 대한 屬用主로서의 東獨의 임

용권은 소멸되었다. 행정의 持續性은 물론, 被誰用人의 利폼를 위해 統-條

PJ은 舊東獨 공직근무자들의 법적 지위가 기존 고 용관계와 함께 원칙적으

로 당분간 계속 유효하도록 해 놓았다. 그 결과 銃- - 條約 제13조 제2항에

의거 행정기관이 존속되거나 여타 기관에 귀속된 경우 고 용관계가 존속하

게 되었다. 이러한 행정기관은 業務移讓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基本法의

관할권 규정에 따라 聯邦政府 내지 州政府 機關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機關의 존속문제가 아직 검토 중일 경우, 이 기관에 근무하던 사람들의 고

용관계는 연방정부 내지 적정한 기관으로 移讓되어 존속되荒다.

통일시점까지 고용관계의 移讓이 궁극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근무하던 被履用)<의 고용관계는 停止, 즉 고 용주와 被盾用人間

의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無效化되었다. 이 경우, 被盾用)<은 급료 대신 최

근 6개월간 월 평균 근로소득의 70%에 상당하는 休職金(Wartege1d)을 每

月 받았다. 고용관계가 정지되어 있는 동안, 될 수 있으면 被屬用/,이 再任

- 10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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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내지 겅 7-에 따라 다-ff M징분야로 Il l:f-f:게되도록 하玆다, 만일 Il]
'

. f'f세이

-%가·능健을 Iq]에% h()세 미<12야) 겅 6계핀, 만 50세 이상릴 겅우 게우1 이

2르 지-동적 으로 ]VI値關係가 끝 
' 

디-. LT 위 이피.깊-은 休職規定은 이미 촤폐.겅

제.사회-'/71에 %9-%1 國家條%/J에 Al-g] %J 인버 간축의 의무사항을 /il 리한 깃

이다. / /. 러 나 인릭김A의 의J,'-사힝-피- 71·쎄 과V기간 q- i%戚)l]人에 내한 1싱

V의 시.최복지 대첵이 보장되었다,

聯11;憲>j;·裁判]])('는 h91보1 훨 24 J자 %1·TI(l livR 1341/90)暑 y헤 休職

)-%,定을 ·직 55 하디·)1 11인하있니·. 나만 i]산jiL, 중·장애지-, 고링지.외. 간-K 독수

겅우에 대해서는 bE職)·M 의 적정-을 세한시킬다,

또힌- 統 · {l%rJF 과니·하게 인력이 잉i]된 기괸·의 경우 김·<이 가V 
'憤- 

수

있V록 하]-:· Ii!-·l'·別>t]/리[0.規定을 마련새 놓있'C;-. 이에 띠·iA민 被/p)B人의 - 1분

성 및 적성 {W, 모1·;-- 인. 러에 대헌- dw-AJ/-족·烏· 시-73'[L Il·:7K %YV기 기.<히-

게 되어 있다. 헤 탕 被)[리1]/%,에 데' )- ->·i- l 사촤복지조치를 통해 (JK職金의

지·/f액과 지-;j 기간에 싱'응하<.< 리.1,e<-.r을 지실·하게 되있디.. ·1추수3[-졍으<L서

의 성 적싱' 익와%1'2 3-f정-S 
'l·시 

적 이C.;..

統 
· 

條1yJ에는 無期限 p-V- ·직- - VI-l.< f)d外1'PJ 解][[4崩,%i을 통헤 過;k 111j歷이

있L 사림-의 긱 리플 A-이하V% 하고 P/L한 j ,
L 엇보c}-도 징치적 진각·심을 불

러 J으키V-Y·> 하고 있니-. - 긱. 렇지만 이 규 정 역시 1敍심시-롤 언제나 신중

하게 헹하 , . 록 구체회· 되이 있 - , 이 5[·정에 따르11! 특수한 해고의 H거<L

1- 인71·으j,!.서의 J
,<本原111]과 A-治國家性을 위뻬'螢을 떼 또는 과기에 1실庫

%$i/Al(-달 위헤 힐T·健-典 1데吟 권-은 칫 v-<- du 있디-, 피· ) 2 - /·게의 it-E

이 ] j!- 적 IA"기 디 -
'

·

'

/- 판<l-되 >2-지 의 이 · ) ,
'

- l : 개1된 셕 - 로 l
) 

제 적 인 정宅 - 風- J기5'L

하이 衡 L 이 -T지피V록 해이· %'l·다.

4.그. 崩値條件의 T準化

냄1함敍이 기·장 긴-;-rn< 한

� 

파제 중의 d니·가 新]1陣邦께의 ·y직-근),L 
고 . 조건

l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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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타 연방지 역에 적용되는 諸 規定과 단계적으로 毛준화시키는 일이다.

이미 이 방면에는 괄목할만한 진전이 있었다.

統-條約에 따라 당분간 계속 적용되던 과거의 諸 規定 중 대부분은 이

미 1991년 1월 i일을 기해 舊東獨地域 연방 사무직 임금협약 및 이에 상응

하는 노무적 임금협약으로 대체되兎다. 이로써 舊東獨 協約賃金地域에서도

행정구축에 필요한 능력별 급료지급제도와 임금제도가 적용될 수 있었다.

東部 協約賃·金地域(Tarifgehiet Ost)에서 공직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긍료

(Verg%tungen)와 임금(L6hne)은 임금협약을 통해 1991년 7월 1일부터 우선

西部 協約賃金地域(Tarifgebiet West)의 60%로 책정되였다.

1992년 6월과 1994년 4월, 임금협약 체결당사자들은 東部 協%(J賃金地域의

급료와 임금을 西部 協約賃金地域에 대비하여 1992년 5월 1일부터 70%,

1992년 12월 1일부터 74%, 1993년 7월 t싣부터 卽%, 1994년 10원 1일부터

82%, 1995년 10월 1일부터 M%씩 인상시킨다는 단게적 인상계획에 합의하

였다. 이처럼 최근에 합의린 賃金規定(Lohnregdung)과 傳給規定

(Gehaltsregelung)은 최소한 1996년 3월 31일까지 직용된다m 다음 단계의

급료와 임금의 平準化 捕置는 오로지 舊東獨地域의 經濟發展과 則'政狀態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4.3. 特봉1]援護制度

東獨에는 인민군, 인민경찰, 세관, 국가뵤위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을 위

해 각종 특별원호제도가 있었다. 統. - 條&{J은 이 러한 제도를 동해 취득한 請

求權과 相續權을 法定年金保險制度에 移壤하도록 하어 원호금수령자와 상

속권자가 束獨의 사회보험에 가입돤 사람들과 기본적으로 아무런 坤이가

없도록 해 놓았다. 이미 시행해오던 全額支拂額의 제한 및 특별원호제도의

폐지 이후, 移讓關係는 1991년 8월 1일 발효된 청구린 및 상속권 이양법 -

AA UG<1991년 7월 25일자로 제정된 연금이양볍 제3조) - 을 통해 1991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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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윌 31 71자로 처 리시 있다.

y)L.定%l·:勿1)lu%에교.의 이암'E 1992넌 1% [ 1부디 기존 청-/7.l:MI. 싱-속-권

데신 인칙 ·리으旦 勤續]0111]1괴- ·%領額'에 기준을 눈 언6:f제도jl %제리는 효

과를 기.저兎·다. 이기서 인6:l·수%액이 /정-;/·sIl애 V두f힘' 깅Y 全額'을 지낮

하지 않논 조치가 취해졌다.

VIlrn t-:]'i政體系 構築을 위한 支援

l. ff

최.페.경세.사회2힙'C%l) 판%'l- 조악 결 以1)(1에 +獨은 이 미 CI- 들의 59률을

지.-H-· v I·y. 인]S'7의 ·
tIl치 국기-외- 사최 7(서의 기본후1칙파 -H-7'1공-V체의 ·A秩

)i<에 부'<]'히. , t 록 세$-게 징 비헤야 1 의J,!-A-]· 부이VI·았니·. 이는 세로 
·/성된

/l·1외. Il[l))' l
'

l 
'Y.[l%y[體의 

,W' 機關各 신 설히.기 위한 선械요71이있다. 가기의 기

%J장파 q]니.수의 식 . 1늘1- 
·WA'獨 공산남과 니j,L y/a>·시이 었있기 ] WE-에

이8'l 제건사엮애 부시 %:l-하있다. 이와 Ill-t/,-i,L 녜 람의 ]-,·하우(Kuo&v- llow) 
.

>L

12이 %] 0- 캤디-. //- 서 1%腸0%])%의 州와· 지 Iv·지·처v·l-체에]T 이·키 ],<- /<)]鳥)]25

兮대가 이 J힘·에),-:- 싶·-IL히-<J 인빙-정)i!.와· 서<·;-기익주의 헹정지 1이 %OA-'했

으!l-j 
->신,t S:-(요하L,l-, 이 리한 

'S

& 징시 ·1요 統 
- 

條約에 웃1지리으로 % M%·<-회·되

이 있다. 그. 김파 新聯11])·l·j와 지1-M'자치 단체들은 公](:(]'政의 A)J構造가 寅

際爵[·拔:에 직 카'히·V록 내 적인 지 W- - 반/il 있다,

w

- - 16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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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윌 31 71자로 처 리시 있다.

y)L.定%l·:勿1)lu%에교.의 이암'E 1992넌 1% [ 1부디 기존 청-/7.l:MI. 싱-속-권

데신 인칙 ·리으旦 勤續]0111]1괴- ·%領額'에 기준을 눈 언6:f제도jl %제리는 효

과를 기.저兎·다. 이기서 인6:l·수%액이 /정-;/·sIl애 V두f힘' 깅Y 全額'을 지낮

하지 않논 조치가 취해졌다.

VIlrn t-:]'i政體系 構築을 위한 支援

l. ff

최.페.경세.사회2힙'C%l) 판%'l- 조악 결 以1)(1에 +獨은 이 미 CI- 들의 59률을

지.-H-· v I·y. 인]S'7의 ·
tIl치 국기-외- 사최 7(서의 기본후1칙파 -H-7'1공-V체의 ·A秩

)i<에 부'<]'히. , t 록 세$-게 징 비헤야 1 의J,!-A-]· 부이VI·았니·. 이는 세로 
·/성된

/l·1외. Il[l))' l
'

l 
'Y.[l%y[體의 

,W' 機關各 신 설히.기 위한 선械요71이있다. 가기의 기

%J장파 q]니.수의 식 . 1늘1- 
·WA'獨 공산남과 니j,L y/a>·시이 었있기 ] WE-에

이8'l 제건사엮애 부시 %:l-하있다. 이와 Ill-t/,-i,L 녜 람의 ]-,·하우(Kuo&v- llow) 
.

>L

12이 %] 0- 캤디-. //- 서 1%腸0%])%의 州와· 지 Iv·지·처v·l-체에]T 이·키 ],<- /<)]鳥)]25

兮대가 이 J힘·에),-:- 싶·-IL히-<J 인빙-정)i!.와· 서<·;-기익주의 헹정지 1이 %OA-'했

으!l-j 
->신,t S:-(요하L,l-, 이 리한 

'S

& 징시 ·1요 統 
- 

條約에 웃1지리으로 % M%·<-회·되

이 있다. 그. 김파 新聯11])·l·j와 지1-M'자치 단체들은 公](:(]'政의 A)J構造가 寅

際爵[·拔:에 직 카'히·V록 내 적인 지 W- - 반/il 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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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行政支援 機構

聯邦政府와 d+1는 행정지원을 위해 각종 기구를 활용하였다.

2.1. 1鷗邦 - 州 組織整備處

연방내무부에 설치된 
"

聯邦-)·l·l 組織整備處"는 舊貞獨 행정기관의 재편

및 東獨地域內 행정기관 구축을 위해 막대한 기여를 했다. 
" 

聯邦-께 組織整

備處"는 統-.-·條約 제15조에 따라 연방정부와 舊聯邦州의 재건지원을 조정

하는 기구로서, 1990년 8월 29일 연방정부와 各 )·l·1政府 首班의 결정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1990년 9월 u일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다. 연방정부와 新·舊聯

최와1·l 및 지자단체 대표로 구성된 이 기구는 3993년 2월 12일까지 本會議

13회를 비롯하어 여러차례의 分科委員會를 개최하였다.

특히 組織整備處는 약 1000개의 束獨 중앙행정기구를 재정비하는데 지원

하였다. 그 중 대부분은 基本法의 관할권 규정에 따라 聯邦政府와 州로 이

관되었다. 과거 )·l·1管 涉團을 초월하던 기관이나 공공행정분야에 속하지 않았

던 기구에 대해서는 페쇄 또는 이관조치를 취했다. 新聯邦/l·1暑 위한 공동기

관을 설립해야만 되었다.

組織整備處는 d·l·1政府의 최고기관과 직속기관의 구축 및 인력수요에 펄요

한 권고사항을 수립하였다. 특히 재산법, 부동산법, 환경법, 건설법과 관린

하여 투자에 따르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원하였다. 1990년 9월 말 聯邦政

府斗 )+1의 자문관들이 新聯邦/·l·l 全權代辯)<으로서, 그 후 새로 구축된 주정

부 행정기관으로 파견되어 재건초기단계를 지원하였다. 마지막으로 郡單位

및 市單位 인긴비보조금 보장을 위한 제1차 지침을 수겪하여 서독출신의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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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地))'l'1治團體에 괸요헨- )%,j11 韓旋

新聯邦),l·l 지 Iv-자치단체에 한 인력지-VA-K 데부분 舊聯/l;)·l·l외· 지12자치

V>.체에 의해 조직 되었으미, 서'源은 대부분 연방정부에 의'헤 조달되였다.

]fEl h·l 인tg-네]It부피. 시 12·지.치o-제 111 71]%-언힙-회가 人)J韓%'C'-S- 위 한 R

I%기21'l-v 베9;dol) 은[j(]人)J紹介 [-(]]el·SOU[11blirseBd- 설 7]하었니·. Olf'i])k,)J

紹介]%·-;- 新聯邦)·l·j 지 l g·자치 1J-제의 인비수$-되· 舊聯邦州 출신 지윈자를 M-

z- 괸.리하 , t->8- 되이 있다. 1975VI G우/ 15 )까지 총 소 7-1수는 3,800긴 이싱-

이있으미 580명 이 싱·익 新]驛·f[i·시 지시·탄제에 ·근)/A-'it 있으미, -
'

l. 중 80%,

-:-< 1410]勤務-E둘이 디·,

2.:-l. 祈聰1쳐(州 . It)힌il朝(Arbcitsstab Neutl I,ander)

R-1방내·l,L무<.< 1991 0 -l·!-부티 19921,브/.l'까지 liouu과 베블린에 i<聯11이·l·l t
I
%

Il :

wu'1'읍 s:{->]·으로 하는 
"

新聯邦게 It]'.g(IV/l"을 E/A-히-었다. 新聯邦州 [l]:(11씨·은

지 1-%·지.치<<)-체의 인반행정-/]!-제를 비-1하이 ·>·f히 부%L산 문제에 핀'히·이 중심

키으s,!- 지.·l,!-하있고, 인 력 일'<']rn名- 지 1慷으미, Z>' 부치 외. 힙'의하에 
"

%.虛獨

地]或 A·:興 트·l'·[]- 
'·]Il%'('策"에 비·j'-< 사모] -8- 지i.1 健니·.

新聯11(州 I l][<J(y/l·>E- ·)·l·l 정.!>L기/·[나 지방'지-지딘-체의 헹정31-!l'-능리 이 셩·상

)d에 띠.라 l%2년밀' 해체되었디.. - : t i·V지만 JIg·네)/-부<. 정3,t제긍, 자·분, V-l

J
,

'
- 지 ·l JA - S- 통해, /l- 리고 4>CI)l>1 4우에<-:- 징지 71-典- 통해 %)i聯邦州 ·지닝

. 시.치 난체의 헹정//·극(을 계속 지 %)혀·고 있다.

忌.4. 1也)j l
'

l 
·治1뼈e 

hh醜會

19f)Oh-(부L.] ]()92닌끼 지 ,lIM-L)l-l,l-깅/·이 ·

'

(d,L하고 다수의 연빙·기/l'l-기· 침

이한 가운대 %l:聯91;州외. 베를린의 11k)/]'l [/l·빼體協1·醜(7기. 신 8-]되 있다. 地)j'

l
'

l 
·[/)l이節.14)l-:A6f의 

목적·S. 
-]/-모기. 

v-!. 시 l g·자지V)- 의 /IIC·'f파 I l」'1<으j 하여

-]IL 
지Is·지.지 단체의 긴-]f괴.제에 익숙히.t/.록 하고, 

"

A:WA%]'IE]或 IV9(l J비i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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應策"을 포함한 연방정부의 각종 지원대책에 관해 보고하며, 州政/府의 각

기관, 지방자치단체대표 연합회, 신탁청 및 기타 유관기관들 사이의 의견교

환을 도모 하는 것이다.

2.5. 地方自治團體 行政을 위한 情報案內

1990년부터 1994년말까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情報案內冊-T·(총 99권)를

통해 통독과정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되는 중요 법률의 변겅 및 지방

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한 처리권고사항이 시, 군, 동에 전달되었다.

3. 聯邦 . 州 - 地)y 自治罷흘의 行政)<)b支援

연방정부는 헹정 및 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지원에 있어서는 自 由意

思에 기초하어 新聯邦州에서의 근무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표방兎다. 따라서 능률적이고 법치국가에 걸맞는 舊東獨地域 0政機關과 法

院體系를 구축함에 있어서 장기적 또는 단기적으로 근무하는 서독출신 공

직자에 대한 특수한 요 구사항은 이들의 自 由意思에 따른 겯정과 개인적인

근무의욕을 전제로 한다. 업무능력은 오로지 적졀한 개인적 참여의식이 있

을 때에만 최대로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을 통해 실증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요구사항은 任用權者 내지 履用.+ 역시 이에 상응하는 복지대책도

수립할 것을 조1제한다.

聯邦政府와 A )·l·1政府논 구서독지역 출신 공무원, 판사, 군인, 근로자, 연

금생활자로서 장기 적으로 또는 기적으로 舊東獨地域 근무처로 轉勤할 경

우, 재정적 . 개인적 부담을 조정하고 근무의욕을 더욱 고양시키기 위해 공무

원범상 방대한 조 치를 취했다. 연방정부의 각종 조치가 연방내무부 보고서

에 요약되어 있다 (부록 Nr. 31, 新聯邦州 행정을 위한 인력지원, 참조).

연방정부, 舊聯邦)+l 및 구서독 지방자치단체는 다수의 행정전문인력을 東

獨地域으로 뵤냈다. 약 35,000명의 인력이 新聯邦州에서 단기 또는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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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L 2-][L 하고 있다. Il-M-정부는· 총 16,500띵의 직원을 新聯邦州고 [))cc

(Al]Ordnung) 또<.< 진보(Versetzung)시減으미, 이 중 15,coorM온 VI망헴징

기2;9·에, 약· 1,500명各 d·l·171'i敗機融>에 d12디-. l,60016 중 대]/IdE 헌제 州 
'

j
'

政機關에 ·<1보되이 < 년'It하고 있니·. ·g聯11()·l·l 
헹징기판 奇초1 약 8,00018이

束獨1'IR]或에 <-[-',L하고 있Y-미 -
'

. t 중 A베骨린 출신 1,60019 이 1뻬 소린 지 여

에서 -i-FJ/-하고 있다. 値聯+1되·[·Il)%] 지 19'지.치V)-제는 10,000명 이상의 직 원을

舊/+獨1'l]或 지12'자지 o·제V. 파견 壺 것으j,>- 추졍된니·,

j!b,)J' l
'

i 
'[01WI節.]바A聯介/;If·l-< 

聯·)M%10'피- ·/l·l>6ti[·l·의 헹정지 J- ))w안하2·I ][

2
,
000개에 %l'히·A't 지지·vI·제긴-의 지·매%3- 룰 지%.>하기 4헤 聯11;가 ·)·l·1의 차

7Jol]시 7기-적 인 프3,<-/ /- 램과 2<로 4%1<-l·l· 미국1헤 놓았다. L./- 중 ]q옛jo3/터

199/]닌발까지 연)g-내)l'-부에 의 혜 제 ·1이 
-

조 Vf된 1'&))개1'hI朝體代·w聯06의

각· ><j[( 3%1<기- 메+'- /p-R- 
'{· 

의미 7 깃'/J 있었니·. 5 연삥 ) /)F기- 정직F

보 지원하는 
"

新聯-)1;州 jlb, ))' ]
'

l 
'[/t·fl"l[% 

構築 <·援" 3<로 젝트는 
"

]
'

l %
'

/ : i']"政舍

위한 지원"이라-(· VV하에 징 J,t 세공, 사]l!-, 연수Al(-H- 등을 근간으로 하는

헹 징·지 윈-3- 수3g]하있L+, 이 먼'iL젝L/-를 통해 19T)h-1부니 t992%-!까지 약 200

지방지.치난체는 · 鉅聯-/]]·]·i·1에서 피-71 l 전-l'r가3의 핑·50위 )'l- 자·분지VA을

반았1J. 199311부이 이 프<L 4 ]i트는 에신-과 헹정 의 인-징, ·郡(Kreis)의 제3<'[l

V에 관%'l· A]·:F키인 , idl'l>lAO動各 I%이J/. 있디·. 特%D)[政예 <]9·한 총 18·Kl의

업),!·71조시 
'71서가 

VI'긴·되었다 新聯·Pl임·l·l 지삥-자치 10-체, %회, 기%!{· -k온 敎

/1',gIl練과 MI'修敎/1에 2]
/l·한 

-

A;I-1 <,'<세를 지·-12-IPl-고 세t·]나외. 거·동 헹사에 꾄.

'l· 
정보 안]귀를 <g-있-디·. 獨%h'l<IIi學/i)'1究/]>-기· 괸·징·하는 지1%'지·치1난제를 위-

정보인-내서 1 11 를 t해 시, 군, %L은 지12-지·치 10-체 관<·l 7)Ad-징Y各 +[[料

촬 - 하었다.

연1%· 이 성 · 소넌부와 연19' V(-3 ·

'd'
B/부-[-< 1990닌.부터 19q4 J끼·지 청소

l
<
·l 지rf- 분야

� 

%실 지19'자치도1·제 %]('iL-,l]"Il%>>野省 지 ·1하었는대 C'-l. < L)LA::- l;-i]

菜務 수·l 필요한 자진을 힝·%·히-는 것이 있니-. 주요 지 윔{사힝Frn- 지속적인

징보 
-V 

및 정기적 인 정],L인·네, 1수-ill-육2(제에 관한 J{'l.]談, 구서A 지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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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 내의 임시 파견근무를 위한 일자리의 알선 등이었다.

t 行政)G3支援을 위한 財源調達

연방정부는 1991년부터 1994년까지 新聯邦)+1와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헹

정구축을 위해 대대적으로 지원했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연방정부는 東獨地域의 州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연방공직자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다. 新聯邦께1로 전보되였거나 신규

채용된 과거의 연방공직자를 위해 동서독 지역간 봉급차액보조금, 이사비

용, 별거수당, 여비보조금 전액을 지불하였다. 1994년 新聯邦)·l·1는 派遣 또는

전보돤 인력의 人件費 80%를 부담하였다. 총 9,100만 DM에 달한 이 프로

그 탬을 통해 1992년 약 300명, 1993년 약 850명, 1994년 약 1
,050멍의 과거

연방공무원이 新聯邦州 공무원으로 轉職될 수 있었다. 파견된 연방공무원은

한 때 1,000명에 덜하기도 했다.

舊東獨地域 지방자치탄체를 위한 행정인력지원도 성공적이었다. 舊東獨地

域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주의 제도정착의 결졍적인 기초단계로서 매우 중요

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긴급히 필요했다. 이는 1990년말부터 서

지역간 임금격차를 보완하는 )<件費 補助金 支援을 통해 가능했다. 이에 추

가하여 연방정부는 이사비용, 별거수당, 여비보조금을 1993년말까지는 全額,

그리고 1994년말까지는 절반정도 부담하였다. 연방정부는 
" 

지자단체 재산분

류" 분야와 
"

미해결 재산문제 처리" 분야를 위해 高額의 補助金을 지불하

였다.

이와같은 연방지원을 통해 新聯邦)+1內 지방자치단체는 1991년중 이미

785명 의 행정요원올 採用하였다. 1992넌에 2,150명, 1993넌에 2
,
600명 이상

'

의 구서독지역 행정전문가를 확보하였A 1994년에는 상황이 좋지 않아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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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띵으로 ·計있다. 연방징부는 舊点獨地域 지방자치단체·불 위헤 벼94년까

지 *m징인력지 . 1보조-ifAV /)익 0
,
O[)0민· l)M-凰- 지舍하었디-.

]區}5%·! 
'5/ 

러읊. Ill·'한 세교.<>. 삐 11%]삭5‥il;Il].W'에 띠-리· 지빙·지·치 a체의 체정에

대-VI. 첵8] ·f[- 협1겨]혁 -
'

, [·징w한 대j,c 완전히 州政](·]' 斯'管으且 이tI·되었다. 이12·

;·/- 지급까시 연)g·정JiL기- 수헹 
'l· '毛 

정 시7J이 19()4VI밀'各 기헤 종<'L)d-A V

한다. 띠.리.서 헌재 피‥J) 공1,L J
, 애 01한 /,</l'.41%는 인수한 地))' i

'

l 
'[/t崗體기· 

S]/

J히 부%J-히.<,1록 퍼이 있니- 전보된 
·A-1,L우]에 내한 MIl助金은 너 이싱- 似디·.

w

- 

]. 러 니. 9%M'정-!/A-< q·>-히 /긴 
)% 진),L헝 내 ·

,>- 19959.C 에)·<- 3%1 징인럭지 71-

게<히·LIt 있니·,

5w 特殊(-]'政 構築

5.l .
J%))' l'1 治崗體 尉'産의 %il%屬

지방지.치5l-제 제산의 피·리- 
1깆 정 리, . 그 리.j( l·.級;h'1'(()']]理],;) 또는 聯110[;l'

, i'C後結!i‥Ii·vI]5']JIl(!.廊(13vS)애 제선·-/]-·7-S- 신 하+[- 
f

(]J./-를 님-Id· 
'l- 

지빙·자·犬

%l) 공·직지-들은 A-5·한 IIi률->d.이·에 :l
'[-한 ->l/,-h-훈 {과 1수3dA 을 l/l'아이· VI

니.. Il%·Ll]-5,'--)l)-의 jl[{)시'l 
'[[)l%l/1體 

떠-]>C·"1<['/%l·l/[-P/ 이M을 위해 n$x] /,t y 단

체·지V를 농해 ])(-5 
, 자분, 후%)하LJ 있다.

니·아가 이]il 199] V]
,

J
i
L 터 이 

'

tI務1%y:i-덜- Y-헤 지 1%'지치단체 제신IF야 ]-당

공-l,L A 악 /l,]()On%은 오112'공-A·毛 정 ·)]-키.데미가 )]1최 한 45최의 새미나에 71-

식하있니-, 헌지·폐서 세1)1 적3j,trn 이.i,L어 진 시자딘·체 
'&A정싱·님'분야의 

-

'

· l<-h-宅

사도 (i00회 이상에 Id'했니..

인lg·긴>:].l>L-:/- o-< V %E
. 을 y.해 대-i[-모 <].A 에%3지의 재산리속 7니작

업을 지윈하었니.. I l]혀리인 제신-</)속율 X-캐 제산의 귀속과 세로운 부동산

의 힝싱 이 연계되 ),t 록 하2E, )])i'Tff權:미- /1힘%)[·>에 내한 정 비3.l-%,L가 신솟하게

진'毛되V->·;- 하있다. 7]제로 신속한 7]J,L처리-'k려各 -2-해 지역 벌<!- 세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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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큰 진전이 있었다. 各 州와 연방정부가 실시한 數回의 전문세미나와

발표를 통해 同 모델의 중간평가, 부분평가, 최종결론이 도출되었다. 5월초

를 기해 이 모델은 종료되었다.

5.2. 財産管理廳의 設立

新聯邦)+l 則'産管理廳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1년말 연방내무부가

주관하는 各 部 습同實務團이 구성되었다. 各 部 合同實務團은 인력배치 및

재산관리청의 조직을 개선하는 각종 조 치를 취兎다. 1994년말 현재 약

5,500명의 직원이 各 地方 재산관리청, 州재산관리청, 聯邦財産管理廳에 근

무하면서 신청사항을 처리하였다. 이 인원은 1992년말과 비교할 때 약

1,400명 이 더 증원된 것이다.

연방 변호사프로젝트에 따라 근무하는 변호사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1994년초부터 30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財産管理廳에서 상담역을 맡고 있

다. 연방청부는 이들에게는 전체비용의 25%(총 1,000만 DM)를 지원하였으

며 同 補助金은 1995넌도에도 계속 지원되 었다. 재산관리청에 꼭 필요한 이

러한 辯護-소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이상으로 新聯邦州와 공동으

로 계속 수행되어야 한다. 1995년도에도 300명 이상의 변호사들이 재산관리

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新聯邦州內 신청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각종 조치는

聯邦未解決財産管理廳 (BAlloV)의 집중척인 언수교육을 통해 보완되였다.

즉 재산관리청 책임자를 위한 교육이 續0되었다. 특히 헌지의 재산관리청

작원들을 위한 갹 지역 세미나는 더욱 강화되었다. 1994년중에만 聯邦未解

決財産管理廳은 각 지역 세미나를 60여회 개최하였다. 현재 재산관리청을

지원하기 위해 聯邦未解決財産管理廳이 투입한 소위 Task Force는 유능한

직원으로 구성된 實務團이라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성공적이었다.

나아가 聯邦未解決財産管理廳은 갹종 기록문서, 소책자, 지침서, 소 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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骨名. 직·싱하있]--< 비-, 이를 VS]] {M'IV·:·IA;]'!Il.廳의 입],'-가 수 1혜질고 신속하기(

처리피 있니.. 제奇된 신칭긴수의 처 리%-J·!순위가 b 州외. 
'4]·의롤 -V'해 긴징

되었으미 1994년 1271 l J부2-i 거'기' 且릭읖 IE생 'E 
All償>)d. i%]整給1f)"dc·이

이육 중요하게 되있너·.

5.3. 測:擊[ 빛 登記制度

舊.l%獨)·l·l 測.H: /」l)機關은 기-5 가 ·/l·Il/Il 사매긴 1관계의 lAI위인·에서 側束

獨地域의 <추唱] 및 등기 헹정기%/)-의 
-

'

/축-을 지겨 적우{하었는 비·, 21-외·권-은 지

31으로·)-t 선문인Mi의 피.긴, -
'

II ]
-

-H-在린 1실 ·IA재1(육, 姉妹)·l·1j,t의 hA시피.긴<.]·

1'
I
L

, 기지-재와· 차랑의 제-s·, -)-7·A I< X'-기%3·개 헹징 기권·간의 협조 등읍 13-

수 있디·.

((Inx‥),!-부·:-:- 인<-1111 보조급 지·L[읍 -
'

$헤 y]쑨인러의 임용이 기·능토 7

하였다. 0 1 러 한 l<시-F 束獨]IS,J)i 시 t%-사지0·제 께 18:圖係機關에서 1J·기 ]:1격/

징-기시으j[f- L-l-->iL하//록 파 1되있다.

연빅…(·빙'.!I]-A.:- 199:1닌과 17)/IV1에 이이 1995VI에도 추량학 조1W 장)It l.

비-1하이 · 般1(-3- ·]후량진-IE-인리 및 보%인>1으로)s-) 인망< 
· 

의 기자제와. 지.

랑가 
'切'께 

수게궝·VI· 新聯-y1이·1에 페·긴하있 - .

5.4. 刷境保護;J'政

+獨애서-:-:- )l-겅의 중요성 이 거 의 - 1,
L 시 뇌었니-. 띠-리·서 케대로 잤JC-하는

김제체 -<if 조 <히 
-

'

I
L

· 히.기 위 해서 ·>.:- . /-시<의 IL 상 l[Il-趾 주모Id] 1 히.게

+%鎖헤야VJ- 螢니·. C I. 서 g:聯邦州에 게는 A聯邦·)·l·l %정지익-皇· 위 %'l· ,流,pl'·'0(

업]l'L처 리과졍에시 Al-·깅 니.낭성을 7-/3-C省· 떼 지A·1조·치-趾 취 해야 J· 의무가

부이피있다. C t 최-1선 사안이 XII 9 [Pl:)Ill!IdA'1드에 대 
<

I
L 

서신]-의 핀·개기

A9-으/,L부리 의견서를 <l-!-는 것 이였다. 니-아·가 7){聯邦)·l·l 9 정 기괸·에 직 ·인을

피-긴하이 /i -C ·직우ILL을 %린시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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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볼 때 舊聯최]州가 수행한 행정지원은 우수했다고 할 수 있다.

許페申請畵를 전문적으로 검토할 때 업무처 리의 지연상태가 점차로 줄어들

었다.

促進財源의 결정, 환경오염의 판정 및 평가, 행정업무의 처리와 같은 분

야에 있어서 新聯 1에·1를 지원하기 위해 1990년 10월부터 1991넌 6월까지

연방환경부 베를린 fl廳內에 
"

안)+l 슴同 機構"(GEL)가 설치되었다.

연방환경부의 
"

生態界 再建" 프로그램의 일촨으로 1991년 生態界再建 專

擔官 (BOA)이 투입되었다. 同 專擔官의 주요 임무는 지자단체와 기업체를

위한 상담활동 및 조정기능이었다. 핵심분야는 促進財源의 효율적인 투입,

경제적으로 생존가능성 있는 기업체의 생태학에 입각한 기업정비, 기업정비

회사의 설립과 운영, 환경오염정비의 볍적문제와 기술적 문제의 설명 등이

었다.

나아가 獨逸聯邦環境財團은 연방환경부와의 합의하에 新聯邦)+1를 위한

각종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6. 敎育訓練 및 硏修에 대한 支援

'

민주적 중앙접권주의', 
'

국가권력의 일원화', 
'

노 동자계급울 위한 당의

지도적 역할' 이라는 원칙 하에 敎育訓練을 받고 일했던 東獨·公職者들온

1990년 10월 3일부터 민주주의 법치국가 행정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구서독

법률에 맞추어 변화되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東獨의 기존교육시설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해야만 했다.

연방졍부는 舊東獨 0政機關으로부터 인수한 인력은 물론 東獨地域에서

신규로 채용한 공직자들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만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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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총 3,000L'd의 聯패公職%·曾이 모!수교A 을 반았다.

새로 힝 성 노> 州외· 지빙'지-치%0-체에서 C-),L히-는 연러은 세로R 1
)!]률 도-計

습득헤야 健디·. A )·l·1는 아직 ·재호1단게 있었기 떼분에 오11%·정부외. 2 /·서>f

주가 교 ·H-$Al 1결 인수]d·야에 걸지 데대적인 지71을 했다. 오!IM'공공헹정 아

키-데미가 新聯세)·l·1에서 신시 한 악 650최 세미니·가 특히 성공직이 效다. 이기

에는 聯)1] ·/l·l 슨Ii[]'b(務1%l]이 연방꽁-'&f행정 이·키.네미와 함께 게빌·한 M[.修敎

/()j案 (liol·nD(Irder Model])이 1!-간을 이j/-었디·.

주정J/외- 지 빵자지단체 -
'

A
!- 

리지·에 내'<'l- 자· 교육과 FM 헹하이, 연방징흐!-는

보조금을 M-헤 新聯·f시·l·l 지)p-지.치VI-제의 )'%(육를)VI 및 연수대 핵을 지71'하었

다. 169] VI
rn 부f-] 199d%/(까지 총 9,50()빤 l)M이 익; 215

,
00012의 -$직지- 211).육

을 위'해 지 출L·)었다.

舊1%獨州·(i- 통 
'l- ·지 원 어시 이와- 비슷하니·. 주요 지원내- - 으로1·< 지.y.>l]

키의 실시 및 케우{조td-, 新聯邦·시피· 시ls-지-지단체 꽁직자 50,000tg 대한

[)l/,·H 
, 지-매 <1인을 -

'

2 한 지원, -il)--d-左 l 및 인수분야의 교수와 ·7)분가 피.건,

연수셍의 파견q]-J,L, 조 직싱-의 지윈 오'-이 었디-.

1090년<).더 1394%;CI까지 l'l[/./)' l
'

l 
'[섬%i/]體·代1聯合61-':- ' 

新聯11에1·l 지IA-지-치 宅

정3L-% 지 %J'의 인 1으로 약 1 
,
400밍 의 -

'

/-시4·;-출신 자-분익 을 新聯);l]州 지

12'자치노1'체예 파전했니·.

1991 닌)i!-디 %디S-)]1州<.:· 자제 敎-o,)11餘' l% Il]:{1JIl:修施5%J-亂. / /축하기 셔직·하

있니·. 3,l-]-[- ·)·l·1에 F->d-데 
' 

l, 811정학-'Ul., 인3f-소, 헹징 · 경제 이·카c]1미 및 - 8-사

기관들이 선 i l0뇌었c)·. ](94넌격1'까지 新聯11(·/l·l ·지지-단제 인수기/에서 의·

:IO,00(PM의 시지·y)-체 헹졍요 1이 /11<--2-반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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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國內 治安

1. 統-以前의 狀況 .

東獨의 治安機關은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관에 따라 중앙집권화 되어

있效고 사회주의 적 사회의 구축곽 보호에 기여하였다. 경찰권 수행기관은

동독 )
[
k 民警察이었으며 그 관할영 역은 대단히 컸다. /%,民警寨에는 보안경

찰, 교통경찰, 형사경칠, 여권 및 주민등록, 수송경찰, 형사소추, 소방대, 공

급부대, 전투단, 인민경찰 기동대가 소속되어 있었다. )<,民警察은 내무부의

지휘통제를 받았다. 그에 비해 군사적 장비와 조격을 갖춘 
'

A民警察 機動

隊' 는 병 영에서 근무하던 수송경찰 및 
' 노동자계급 전투단'과 함께 1970년

부터 국토방위룰 위한 軍의 일부를 구성하였고, 주로 병역의무가 있는 징

집대상자에 의해 충원되效다.

東獨의 국경수비 임무는 군사적 毛제로 운용된 國境守備隊(Grenzo-uplaen)

에 의해 수행되었는데, 이것은 願防部에 소속되어 있었다.

東獨이라는 不法體制의 주된 억압장치로서 가장 두드러진 기괌은 國家保

衛部(Mf5)였다.

과거 國家保衛部는 국내의 정부수집기관이었을 뿐 아니라 
'

무장된 조직'

으로서 
' 

당의 방패이자 창검' 이荒다. 國家保衛部의 정규요원은 105,000명이

였다. 소위 非公式要員(IM>의 수는 1990년초 원탁회의에서 109,000명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실제로 최소한 175,000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모든 분야에 걸쳐 완전무결한 治安至소m'f義 및 억압장치가 개발되어 시

민들이 여기에서 벗어난다는 젓은 거의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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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統 
- 條約에 따론 機構의 IIi編

iLk>)<의 c(-l'한 21f징피· AM: - ftr)(제13 - )에 띠·리· i
f 인2인의 난 기헤 특

히 인VI겅 ·칠-의 ' F·모조직 . 긷- +獨의 
-:·
[ 치안 헹)징기관-C 新聯邦)·l·1의

관한 1으AL 移,園되있다.

다1/J· ),LF·);.에 시.라 인18'정J[L에 의해 71),L가 수-@되어야 힐· 기%3·< 인1M·

징부에 i>[13.i 되있q.. 이오·같·은 기All·f· ·3-히 
l

'

i L[1選擧로 3t·성 71 1獨政>(·]'가

새V- [ l

'

L 

축한 國境<,']제If機關이있니-, 인12'정부와. 7정]il.-:-.> 가기' -
'

j- As·힐·IPl 위내

애서 인수한 기 <l-各 제3l 1표는 1비쇄朴있니-.

3. iE聯邦州 嘗察의 構築 및 聯邦政府의 1援

1990V{ 0 / %일지- Pd務]<'l'l'Kw,議1':· 3/'으로 / /·성%j +獨地域의 )·l]- f- 위해

-:·
; 네치안과 l/] 치국가직 

-:·
l'기·</-Y 및 31 징 3f-조의 구축-2- 지 ·1하기 위한 질

의인-을 가<{하었다. C t 핵심사인-·은 新聯패)·l·1에 데한 
<

l

'

l- 

시독의 지.베 . 普 71

징하·lt 21이었니-.

시.최 의 
·:·
f가의 1 땅과 너불o] ·붕기닌 - ' /잉·7/귄> 치안조리온 聯):1디·'.A

u<J으j,L 조 <]되2J 힌대 식 이고 l< )·'. l-'·-M'[)·)인 警察組織으 가능%j- %'l· 1鳴-리

CI)체시이 시 1;11에 게 친<']-하1)서 <-수한 능력-2- )빈·취하하V록 헤야만 죄었너-.

이와 동시에 소방데, 이c/l 1깃 주1%l>Y-록 i:]-t,t, 수(징찬 
. 겅칠·과 A

)
L AIl촉1-

l,>.야):- 샌.리 시기야 臧니·.

新聯/l(州의 警察(f·이 w-효되이 모(F 新聯/i;州에 깅친·조직이 세 i -3*성되

있다. 신신된 조리31·조w ]< 기존 인2·']이 배치되었으니- A:席이 된 dd;y.職은

세로운 인i시F-고 채워 %)다 ·)i·%된 · 飽.束$蜀 인1;11경 잔 + 속 인럭의 
'

1101)l]이

낚는 서싱, 눙력, 1·1문싱에 따리· 건적 되었디·. 겅 省·에 남아 게A· H)/-하게 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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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모두 側된]審査를 받았다. 이러한 심사는 거의 완료되었으며 1991

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부여되고 있다.

住民數에 대한 경찰수의 비율, 즉 경찰의 비율은 新聯邦州가 서독주와

비교할 때 그리 심각할 정도로 열악하지는 않다. 그 等지만 인력의 일부가

아직도 교육훈런 및 재언수를 받고 있거 때문에 실제 근무자 수는 아직도

완전히 충원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연방정부는 구서독주와 함께 구서독지역을 모델로 하여 機動警寨의 . - 期

構築에 착수하였다. 그 이유는 앞으로 各 州의 기동경찰과 國境守備隊가 중

대상황 및 분毛에 대처하여 聯邦次元의 상호협력이 가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 대규모 시위, 대형 행사, 성토대회 등). 이를 위해 Sachsen ),l·l

에는 2개의 기동경찰국, 기타 新聯邦州에는 각각 1개의 기동경찰국이 신설

되었다.

新聯邦)·l·1와 체결한 77政協定에 따라 연방정부는 199>9부터 新聯邦께 기

동경찰에게 지휘 및 출동에 필요한 財源을 제공하였다. 단위부대의 편성과

장비구축은 1996년말까지 거의 완료될 것이다. 이 시점까지 연방정부는 약

1억 1,000만 DM을 투자할 것이다.

우수한 경찰제도에 펄요한 인력툰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경 骨조직의

高位職은 우선 舊西獨/+1의 경험있는 인력으로 충원하옜다. 또한 교 육훈련용

일자리를 마련하고 각종 연수과정을 개설하는 등 수많은 전문분야별 지원

이 있었다.

聯邦犯罪授査廳(BundeskdminalamO은 )·l·l 슴同 犯罪警察廳과 新聯邦)+1의

各 州 범죄경칠청의 구축을 위해 인력과 조 직면에서 막대한 지원을 했다.

구축업무를 돕기위해 지금까지 약 100명의 聯邦犯罪援査廳 공무원이 新聯

銘)·l·l로 갔다,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는 新聯邦州 경찰이 구서독지역 수준에 도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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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속 ),-w려 할- 것 이디·.

4. 1靜貞1國1표VAl'litr +개111隊 ]講築 및 i闢)l,

· V· )%-l-l·;- 721 직 진 ] :
-

ul)지이 신부는 구서 h )-의 모열에 띠-라 1圖境'%']:姻-tIl.越[

의 A1싱 에 착수하었디.. 이: 8,000tg 의 ·키71으로 · ' /·싱된 
-新3%M 

1실]'竟'패)l'il'1默<':-

+獨 1귀<,!-무에 의해 -
'

(j,L A 1國)j>-,'·'f錦隊11, 수송싱 省·을 포함한 인민징 칠-,

소.위 이-/ K']시·j['-01외- 세)[L헹 성 기·>-'l- - , 사,'‥지-j,L부니 신5(· 충우1되었다.

19900 10원 :-i l 이 조직-ft %j( · 條}'(/·J에 띠.라 聯];l]1圓境';']<備隊(OtiS)의 인

j /-인 聯/l;[환1%:'·'It%'Il'j]欺 / kIk'>l·) k隊 (Ii(;3 OsL)기· 퍼있다.

聯11;1411竟',']%姻隊 +Ii'部·<隊->.:- 초기보비 -:·
l-진수))]d]무 이외에 統 - 條%<j의

핀·게3f징에 띠·< 713,·% 찰- 및 힝--A!-.·l/,-2· 인· j입-,L들 a·행히.였니.. 베-趾린

대>'l· 연%j--:·f'의 · 3-J,BI이 기%>]과 ·
'

/J/-시에 聯11(1십境'.'j<備隊-IT l<L]' 배<·.린 -st·'링-

의 국<]W·리. 롱 에 %l[-%'l- (7]-l,'--計 
AO· 정-하었0.

A:/+郡5 IA]ty('·']c<[l'[]'의려 <] 인 비 ( 
t가 7,00018)j> %j( · 條%J이} 따리. ]1陣邦1식

j'3:'·'fi)Il'i隊/,s- y-I R]피었파. C I- 이[Y- 聯-B피1'P','j<姻隊 /W韶 <隊1:- 인수tIl>·p, 인

의 Il]:審을 비-9<하이 리 . -iA-의 )R -h y. ·v 11 
It][/d'l:修애 311[L의 줌-점-皇 ·부었디.,

인 간으V.서의 기-l·[윈 히 <11·;- a/] 치<'·';·가의 기본%.>칙에 위 배되-:.. 헹;.)嶺- ·지

질렵거 Ll- 가거에 <·r가),t위부를 위해 췬·J%-하.었기 떼1/·에 2L(- - 게약의 지속.이

보시 합'히-디-'A %1'l-10·시 는 시 윈얘 대해 서 ; :- 3 L . . :(9-세<+ z·5't-시컸 . .

聯11([dj%'[:'·'/All'1隊 [y'l':MI·Ll;y에 신·)[-제.g-)':l 작 J哲 은 :·s·l/1위료'l· /Il/- v-훈 l 및

Il]:硏修 프돠,/l. 71을 ) 해 전-],:-적인 이/Jrn-괴. 신)iL지식을 ilL<-'骨으료씨 기존

인%M'시역 셩 찬공-fl(원이 갖추21)- 있<:- 3%/, -2·수-2과 지식수준에 접<.r하게 되었

다. /+獨 IA1境',']:)'l'IiI;y('<-g-j뷴t-) 聯-l'1制境':'l:bI'Ii'隊 W-t'渚'(隊이] 1/'1fr]%J 인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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別審쵸를 받은 다음 모 두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았다.

이미 초기부터 있었던 聯邦國境守備隊 東部支隊의 결왼상태 (약 1,600명)

는 개省삼사결과로 인하여 더욱 악화되었다m 게다가 불법 입국 外國/,과 국

경 범죄행위의 증가로 인해 국경통제활동이 강화되어야 했으므로 人力需要

가 늘어났다. 이러한 인력부족상태는 현재 新聯邦州 출신 지원자를 新規採

用 0991년부터 1994넌까지 총 3,000명)하거나 국경지 역 출신 지원인력 (사

무직 0무) 약 1,300명의 採用 및 聯邦國境守備隊 西部支隊 출신 경찰관의

派逢 또는 전보를 통해 해결되었다. 구서독 역 聯邦國境守備隊 소속 공무

원을 투입한 결과 동서독 출신 인력이 많이 혼합되었1 對東歌圈 接境地域

에 주로 근무하게 될 新聯邦州 출신 國境守備隊 지원자를 叫보하기 해

적극적인 혼보를 하고 있다.

인력확보 이외에도 1991년부터 聯邦罷境守備隊의 구조를 변·경시키거나

資材를 새로 구입함으로써 聯邦國境守備隊 東部支隊의 물질적 조건이 크게

개선되었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聯邦國境守備隊 東部支隊 구축을 위해

매년 2억 6,000만 DM이 투입되었으며, 그 핵심지출분야는 약 2억 GM에 
'

닿하는 人件費部門이었다. 일상경비에 있어서 /%,件費는 束部支隊의 직제에

인력이 모두 채워질 경우 연간 3억 5,000만 DM으로 인상될 것이다,

1992넌 1월 23일자 業務移讓法에 근거하여 聯邦國境守備隊가 구서독지역

철도경찰업무와 항공치안업무를 인수하게 됨에 따라 聯邦國境守備隊의 조

직은 1992년 4월 1얻부터 재편되었다.

聯邦國境守備隊 中級機關으로서 연방국경수비 임무 일체룰 관장하는 5大

地域 圖境守備隊가 설립되었다. 東部 國境守儒隊 (베를린 소 재)는 베를린,

프랑크푸어트 오더, 피르나 國境守備隊와 베를린 철도경찰청, 그 리고 4대

기동국과 함께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작센9+1에서 벌률이 정한 업무를 관장

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메클렌부르크 포폼먼州는 北部 國境守備隊, 튀 련엔

과 작센 안할트)·l·1는 中部 國境守備隊에 각각 소속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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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境 f·備隊의 시익 직 A+l-한일익 이 괴·거의 t
'

)%]獨國境을 ,睦越히.이 의도적으j]L

하정시있음을 )/l·잉'하1- 깃이다 (부록 Nr. 32, 聯):l;國]1'2<·']:備隊 1->'W([V隊의

A니, 71·조),

3)니 의 표.헙-, 7;l-v- 기동가·t/] 
1핏 

· ]l(J ]--左-런, AS·호1·엉익 의 제편 등-E 통헤 聯

·fl;14境(/f錯1'隊 束['u; (隊가 聯·l'l;國]$'i,f패(」l'i/隊에 니A 긴 -1히 통 :]-되 고 있디-.

5w 聯邦憲法保護廳 L 第2條 2項에 -;-<기 한 州%ik保護廳의 ,泄.%Ir:

新聯)'1디·l 憲'[과%,i'鉛1]%요· 1
1
)] ·직. /( 직 시, 인J] . <L 신수1이 -11가피 했ti'.l 비., 

'

)(혀);-에 민//구의플 수호히-논 기 
·

'

I
L j,t시 1 그 )/i 씨 3]j,L가 1 9시되이 있A.< l i: l/q

獨쓰1 :A'[)[(y,淫'V 의 3+'조를 )]준으)/- ·
I
f- 축퍼215 있다.

)1>C<‥%,匪廳<)a- 聯]:l] )tik 제-t,j 인'%V'게 /축되있니·, 히.니.의 聯):l;yMJa%i

廳파 16 의 - 5;-자적 인 )·l]V·Ai)<·{/gl-'恕1]b·31 있-(:-네 )·l·l:·M/.[y,園廳</ · TV

최 l< 기 니. y.l'A-기d-으로부니 ·깁·-!·;--(l- <Il·<-<니.. :관>')C.%,閨廳은 11[1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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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民防衛 및 災難保護體系의 構築

안보정책의 전반적 여건이 변하게 됨에 따라 民防衛 업무 역시 새롭게

정의되였다.

90년대 중반까지 新聯邦州 민방위 및 재난보호업무 수행을 위해 연방정

부는 약 1,400대의 차寺을 지원하였다. 新聯邦州 출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 육훈련은 작센 - 안할트)+1의 중앙소방재난방지학교 (Magdeburg 부근

He yro thsberge 소재)에서 연방정부의 비용부담으로 싣시되고 있다. 기술지

원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62개의 地域聯습體가 설립되었다m 재난보호 및 航

空遺難 救助를 위해 新聯邦州는 각각 민방위용 헬리콥터 1대를 운용하고

있다. 新聯邦州 전체에 걸천 항공조난 구조망의 구축은 거의 완료되었다.

연방전체의 航空遺難 救助所는 50개인데 그 중 13개가 新聯邦)·l·1에 있다. 新

聯邦州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방사능의 감시 · 감독을 위해 방사능 측정 조기

경보체계에 펀입되었다. 현재 이룰 위해 연방전체 총 2,i50개의 측정소 중

560개가 新聯邦州로 이전되었다. 측졍소의 운용과 감독을 수행하기 위한 움

報廳이 베를린에 신설되었다. 聯邦 R J防護團은 1993년 7월 1일부터 新聯

邦/+1에서도 각종 홍보행사 및 교 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IXrn 政治敎育

東獨에서는 
'

정치적 . 이데올로기적 교육' 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 목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확신하고 
'

노동자계급을 영도하는 당' 에게

무조건 충성하는 
'

社會主義的 人格' 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정치적 , 이데올로기적 교 육은 東獨 共産黨의 통치수단이었으며, 東獨

)<들에 게는 평생동안 계속되는 學習이였다. 그것은 舊束獨 共産當, 대중조

직, 대중매체를 통한 敎條主義/h의 대상이었다. 동시에 政治敎育은 직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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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 1부이기도 했는 비-, Cf 이유는 고위키 진출은 비록 그 級數는 싱'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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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졍부는 聯邦政治敎育本部를 통해 행정적 · 물질적으로 지원하면서 )·l·l

政治敎育本部의 구축을 돕고 있다. 聯邦政治敎育本部는 新聯邦)·;·l 政治敎背

木部와 공동으로 갹종 행사 (회의, 세미나)를 점점 더 많이 실시하고 있다.

x 統計行政體系의 構築

東獨의 통계는 , 오로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조 종과 표f시를 위한 수단

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변혁이 일어난 이후부터 시장경제적 요구조건에 알

맞게 적응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미 1990년 3월 말, 聯邦統計廳 베를린

支廳 내에 獨逸統計實務團이 구성되어 연방통계행정체계에 상응하는 통게

행정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였다. 화폐 · 졍제·사회통합 조약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우선 노 동시장, 가격, 생산, 매출, 대외무역, 소 매상 등의 분야에 있어

서 조정작업을 벌였다.

統.-條約과 더불어 연방동계관련 법-s-가 束獨地域에 적용됨에 따라 이

시점까지 중앙집권적으로 조직되였던 통계행정체계는 聯邦초義的 統겪-o政

體系로 탈바꿈하 1] 되었다. 統-條1%<J에 따라 1992년 12월 31일까지 과도기

동안 束獨統림-廳은 5個 新聯邦 +1를 위한 슴同統허-廳으로 계속 유지되었다.

新聯邦州의 께統 j'廳은 구서叫주 )·l·]統캄應과 聯邦統計廳의 지원을 통해 吾

바로 구축될 수 있었기 때문에 습同統計廳은 1991년말 해체될 수 있었다,

통독 시점까지 束獨 統 d-行政의 보고체계는 연방통게행정 보고체계와 달

랐기 때문에 貞獨地域에서는 모든 분야에 걸쳐 통계조사를 각적으로 싣

시할 수 없었다. 그 래서 2991년 3월 26일자 統計調整規定 (Statistik-

an passungsveror dnung)을 통해 각종 통계조사활동이 전면적 또는 부분적

으로 잠시 중단되었거나. 조 사기간이 연기되었다. 新聯/1이·l·1의 경제발전과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관촉하기 위하여, 서비스업과 微

視[yJ 統함調査分野에서 노 동시장과 관계되는 조 사촬동이 추가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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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 수 없었다. 그 래서 2991년 3월 26일자 統計調整規定 (Statistik-

an passungsveror dnung)을 통해 각종 통계조사활동이 전면적 또는 부분적

으로 잠시 중단되었거나. 조 사기간이 연기되었다. 新聯/1이·l·1의 경제발전과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관촉하기 위하여, 서비스업과 微

視[yJ 統함調査分野에서 노 동시장과 관계되는 조 사촬동이 추가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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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있디·.

제조업, 데외무익과 길'은 중요분야에 있이시는 聯邦統첩-Y)'」[%에 일-1갖1< 체

게가 조기에 2 /-A시 있나, 헌재 聯-Il(統1·il->]"政의 거 의 모<]- 임무분야에서 븍

히 경 제 . 사최분이·의 <{ 정에 /%·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정苟한 징보·자료기- 만

들이지고 있다

L}-이-가 聯]-:l]%jth'l'應2 W獨統1'il'廳의 빙'내 한 昏계지·료를 수집하이 1빌한

후, 聯)'l(統,i['據%의 긴괴-치 와 니A/'합' 51 있-t,t록 이吾 통계자A-:·--줄 A'1빈 징 리해

놓았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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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l]法, 薦束獨 ) [ 去問題의 淸算

第 4 章 )l%]法, 舊東 不法問題의 淸算

l. 統-의 刑法的 t面

刑事法 분야에 있어서의 法統슴은 1990년 정치상황의 발전에 발맞추어

크게 2段階로 나뉘어 이루어榮다. 먼저 1990년 초 당시 舊点獨 형법에 대하

여 살펴 보기로 한다.

1. 舊東獨 刑法

1968년 7윌 1일 동독의 새로운 형법이 발효됨으로써 그간 舊東獨에 적용

되어 오던 1871년의 獨逸帝國刑法은 폐기되었다. 이 獨逸帝國刑法은 東.西

獨 형볍규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때문에 1968년 舊東獨의 刑法改正은

西獨 刑法과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

그 이후 몇번의 형법개정과 보충작업을 거 친후 舊東獨은 1韶7년 12월 ty

일의 제4차 형법개정법률에서, 실무에서는 이미 慣行化되어 왔던 死)[l]制度

를 처음으로 폐지하였다(부록 Nr. 33, 처형에 대한 보고서,참조).

舊東獨의 헝법은 사회주의적 국가사회질서 확립과 게획경 제 실천에 기여

함올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때문에 이 刑法典에는 자유민주주의적 법치국

가 원칙에 맞지 않는 규정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社會主義的 91·11法의 임

무는 범죄인을 敎/h하여 사회주의적 볍질서를 준수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형사책임을 실현하는 기본원칙은 原狀回復의 原베( Das Prinzi p der

Wiedergutmachung)이었다. 즉 SED 政權과 執權者들에 대한 범죄인의

정치·적, 윤리적 자세를 개선, 교 화하여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舊東獨 刑法은 社會[노義的 가사회질서를 수호하며, 다른 노동자와

연대하여 노동자 게급의 힘을 실현하고, SED 강령에 명시毛 
"

발전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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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회"(Die en twickelte soz ia1isLisclle Gse11schaft)의 조 속한 싣헌에 기

이 함-皇. 일 차적 인 꼭 시으로 심-았다.

)/.1 원의 %0· l-E 권 분7]의 의미 서 ]·!- 떼 獨]'/:JIJ 깃이 아니있고 정 치적

인 統制 r'에 있었다(){L< Nl·. 34, )/]필.의 31J,L, 침-조), 舊貞獨 입 111자<, 은

힝%을 세A<운 사회 질서 미· 이해펀· - 수호하는 수단으로 이해하있다, 이에

따라 헝11]은 tty 죄인의

� 

01:6「 l-[義 l(]:i V-의 10:編/,과 . 1체71을 %진하·:2 기

능을 갖고 있었다. 그 리고 독히 )l:l]罰은 사최주의에 한 반7적 인 범죄恒-各

진3]'하-:-<c]1 기이히·있디-.

2rn 諸般 法的 狀況의 發/X

2.1 統 
- 以前의 狀況

위에 인]i-한 俯束獨 
'헝 

t
lq의 IV'A·'[/t國家1'l%) 構造吾合 극복하기 위헤서는

%f]의 脫이 데2 로기회., 脫정치촤, . : l- 리고 서CI<적 55 치국기- 주1서에 위배느11

]/·정t-L읖 {'il]除하는 조치가 1)함>시이야 螢니·. /l. 리5( >Ih獨11·'d의 회.몌, 징 ,

사회W힘'의 신%'1을 위헤서]-]- 이와 반대시 ·:·:- 힝 59싱-외 /

I t-징&A-이 211]l%되어이·

榮니·.

iA獨代/:1이의 1딧치.례의 Y/싱-<//에 이에 내한 c/제적인 lg-안-이 미. 1되이

촤.페, 깅 제, 사회]j-힙조리;에 ! 9 시 시 있0.

i·13獨問의 71 싱-을 거 치 R 條1<)에 I d시%<l 형 시-l%] 개 겅 e 
W

I

'

l-

체키으V- 魚.+

獨의 제6치 형빔게정넘·난인·, -:j 힝 1fl, 헝시 소송님, 힝 빕 시 
'&
A]/] 1길 힝사소송

시 
-s%I/], 

A서 위)/다ti, 헝기록h[], 힝 7/ sAIl11, 이 711$ V·에 A%·한 게정 110·반인-을

통헤 이j/c>1 졌다. I%Oh·l 월 1 인 노'i된 이 뀌에]< Ii'}] 條[yJ에 신시된 조항

분만 이.니 려. A'.束獨 스스로 개 싱 
'l· 

L( 힝·r>-이 많이 포 함되어 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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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 法은 舊東獨 政治刑法의 본질적인 개혁을 꾀하였다. 즉 과거 동독에서

안보이념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전 규정들이나 행정억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규정들을 삭제하는데 일차적인 주안점울 두었던 것이다. 또한 同 
-法은

兩獨間의 國家條約에 의해 동독측에 부과된 입 법상의 의무률 구체적으로

이행하는데에도 그 목적이 있었다. 즉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편성된 6교

體系, 예를들면 재산범죄와 소유권보호에 대한 규정을 
"

社會1義 所有權에

대한 범죄행위"와 
"

私 J 所有權에 대한 범죄행위"로 구별하여 각각 다른

章에 규정한 것 등을 제거하는 것이였다. 또한 형사소송절차상 사법기관과

공조하여 社會.-般의 힘, 특히 사회주의적 · 집단적 형벌환경의 도움을 빌어

犯罪人의 개인적.사회적 결함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1[-11法總/베

上의 모든 규정들이 삭제되었다. 1990넌 6월 29일의 제6차 형법개정법률은

그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舊東獨의 형볍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던 것이

다. 그 러나 統-條約의 받효와 함께 이 법은 사싣상 효력이 상실되었다,

2.2 統-條約 (Einigungsvertrag)

1990년 7월 1일의 촤폐.경제.사회통합이후 웬칙적 의미에서의 法統合은

달성되었다. 그 이후에 있였던 兩獨間의 협상은 현존하는 모든 聯최]刑法이

東獨地域, 즉 新聯邦州에도 확장, 적용되어질지의 여부에 권중되었다.

統- 
- 

條1%<J 제8조에 의하면 서독의 聯邦法이 東獨地域의 新聯邦/+1에 확장

적용되억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다. 다만 聯邦法의 적용범위가 特定州나 연

방의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되어 있다. 그러나 聯邦法의

어떠한 규정들이 新聯邦께에 바로 적용될 수 飢는지, 또한 7[-「]事上의 누수현

상을 막기 위해 舊東獨의 형법 중 어떠한 규정들이 당분간 계속 효력을 갖

는다고 보아야 할 젓인지 등 구체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했다. 때문에

촤페, 경제, 사회통합에 관한 조약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舊東獨 법骨에 대

한 세심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 졌다. 물론 이번에는 볍의 脫이데올로기叫,

脫정치화 뿐만 아니라 法理論1 그 리고 法實際上의 여 러 관점들이 고 려되

었다. 길중검토된 3E-정들로는 落胎에 관한 규정, 保護監護處分(Sicheru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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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wa hruug)에 21%.한 3f징, / f 리<t( A·[]l.<J錄法(Stratreg·isLerrecht)과 <%녀1·.j]·Il(l;·

(Jugeudstrafrecht)싱·의 
-]-f징3·-S- s- 51 있나.

i+i'獨問의 %상 있이시의 분ts한 복)[<.< 꿀론 완선한 [)<의 統0이었디·,

그 러니. 징 치직 인 이-B-, <J. %-인· 싱-이 한 방힝·으로 Id)'d되이y 사최인히의 차

이 또%·< 헌실긱 인 이 긴싱' /마-CL 시 M히-는데 이러A-이 띠·2는 
/

I f징들을 선

번하이 빌//-의 조 치-1 추] 해야 하]< 깃V l/ll]'R'l이이 句김혜야'힐' 중요한 꽈제

중의 하나있다. 서- - A에시의 - 般'l'[<J인 輿,陰-l,L 서A-의 모-L]- 
'힝사)J] 

3(-징·든

을 에외잎이 원필되·이 束獨地域에 희-징' 적- - 하1--<네 대헤 )VA'f하<< R]상이

었다. 톡히 落]]<131!:외· l>-·-]·15·.戀*V에 L']) ' l· 치1]l-'Il·정의 딘·순한 확장 적-2-에 대해

민-데의 긴이 멉·'있'다. 또한 시-!·[-힝 1
1

11 제 1·>/1조 ('%6까/%IV All·'欺)와 제2:-16조

(波錯·111[%의 동의에 의 한 - 8-괴) 
·]i· 

정 - t L 헌 시 내 수1징에 및'지 M'았各 Pl< 아

니리- 힝시·처 1킬 昏계에서 , t 기 의 시· 가 인징 되지 않]T니·는 이-H-로 1獨地

.

(或에 직- . 히.지 A'기로 려-징하였니..

그 리니· 원1지 적으로는 서·L[ )B][)2典의 데부Id·의 -](·정-皇· A獨地域에 히·장

직- - 하기로 의 긴이 )il-아玆따. 따라서 1990V( 10곤1 3원부너 %닛게의 에외5f정

을 빼농)'(는 서독의 )l·j>J<典이 W獨1%域에 / 발효q었디·, 서독힝]1[l의 1부

3f징 이 MO腸11B]成에 적- - 되지 임'음에 따리- 게·게의 시 肉에 대헤 서LL 상이 한

-if정 
이 존제 하게 퍼-7C · 7:{제 ->·(인에 ILi처-> - 깆<. 서<의 빕h(-졍2라 인-1손

사레에 내헤 아키 Al 력 이 인정 되-(-:- l[!N:.o'. -L·!·;- 의 )/]3f점 - 이j;t 인헤 -
'

,
r 체

·적인 사건에 시- . )(:l 準據[)t.의 충-[·-이 j%기 는 깅7-논 낸]或11',j )l:l][);.의 房((Ill

(Gruudsatz c les 111(()l-It)kole]1 3u-afrecl]Ls>에 띠·리· 3<-A 된디-, 침- 리2tI 링 1)0싱·

소7fil'지의 y.l, 5괴- -
'

J외 의 디·R]- 이-8-3- 떼1,:-에 헝1/] l 시 
'헹]/]

(l<infOhr[)Ug·sgesetz)에 經過炭7·:이 미곡1되있1J. 실),L에 있어서 중X한 {,>·제,

즉 [990V[ 10우]l :포J 이 <1에 헴히·이 지고 긱. 이/ 1 에 A]팬-을 VI·1-l 시.건에 있

이서 l)'ly%'時0;괴- /k/Il - :Il'iL)'·>)[ /p 輕'한 
'[):-이 

직- - 일 깃인기·의 l,:·제-L· 녀(

리A로 헝 h!i 2조 :1항의 -]/-징에 의헤 
-]<--2-꾄r]-.

앙%f지익에 서로 상이한 n/13(-정1:/이 t제하·:-< 힌실 관>IV하여 l%j,g'(il씨은

f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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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遇內 相誤條件附 落胎許容을 현법에 보장된 원칙적 인 落胎禁止 조항을

침해하지 않는 한 合塞的인 젓으로 판시하였다. 또한 同 裁判所는 적법성이

확정되지 않은 落胎手術에 대해 공공의료보험기관이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違憲이라고 판시, 이러한 落胎 수술에 대해 임산부의 의료보험 기관에

대한 경제적인 청구권을 부인하였다. 다만 경제적인 어 려움에 처해있는 임

산부가 刑이 免除되는 落胎, 즉 12주내 相談條쑈附 落胎를 시도하는 경우

이에 대해 국가가 경제적인 도움(Sozia1hi]fe)을 제공하는 것, 또는 고 용주측

에서 임금을 계속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 해석상 큰 무리가 없는 것

으로 보았다. 나아가 同 裁判所는 1 法者로 하여금 특정한 경우 태아의 생

명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法的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위의 재판에서 聯邦憲法裁判所는, 婚産婦와 家庭扶助法에 규정된 落

胎에 관한 새로운 형볍적 규정들 중 基本法 違反으로 인해 무효로 선언된

규정들을 제외하고는 1993년 6월 16일부터 全 獨逸에 발효, 시 행된다고 판

시하였1 그리고 동시에 이에 콴한 경과규정을 두었다(연방헌범재판소법

제35조에 따른 집행명령).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제기된 효法作業은 상담 정, 재원조달규

정, 7데規定의 구체화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제12대 회기내에 종결

될 수 飢었다. 1994년 5윌 26일자 연방의회의 법률결의는 聯邦소院의 필요

한 동의를 얻을 수 었었기 때문이다. 1995년 6월 29일 마침내 제13대 연방

의회는 기민당, 기사당, 사만당, 자민당이 합의한 娘産婦와 擎庭扶助法에 관

한 변경법률을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이어서 聯邦1院이 同 法에 동의함으

로써 극심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落胎分野에서 연방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근거하여 제정된 단일한 법률이 1996년 1월 1일부터 獨逸全域에 걸

쳐 적용되게 되玆다,

청소년의 性犯罪에 대한 추餘上限線 문제에 있어서도 統-條7<J은 동·서

독에 대한 단일한 형법적 규정을 제시하지 않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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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車 擎]法, 舊東獨 不法問題의 淸算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제2차 環境%P罪 退治法의 일환으로 형법전 제

324a조를 통해 드 디어 독일전역에 적용되는 토양보호에 관한 범죄행위 구

성요건이 마련된 수 있었고 이로써 불필요하게 된 동독형 법전 제191ai는

폐기되었다.

IL 舊東獨 不法行爲의 꿴i송的 淸算과 統-關聯 犯罪

과거 奮'束獨에서 지난 40년 동안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T法

0爲에 대한 책임문제를 놓고 독일은 이를 법적.인 수단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이 문제들의 법적 처리에 있어서 어 려운 점

은, 서독의 형법체계가 주로 個)%,의 법질서에 대한 침해를 V-율1도록 구서

이 되어 있기 때문에 舊東獨의 國家에 의한 T法0爲, 적지앓은 경우 며 러

단게의 政府機關이 판련된 不法行爲를 규율하기에는 식당치 않다는 것이다.

立法者는 統·-條%J 처]결시에도 SED 정권의 不法0爲 청산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 러가지 어려움들을 피할 수 但效다. 舊東獨 국가에 의한 不法行

爲를 처벌하기 위해 새로운 형법을 만들 경우 이는 최고법인 基本法의 기

본웬칙에 위배된다. 그 이유는 基本法 제103조 제2항에 규정된 형법의 適及

禁止原則에 따라 행위당시의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행위만이 형사처

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統-·-條夢)은 )[l]法典 施6法 (EGStGD) 제

315조 제1항과 형법전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行爲當時 동독에서

유효하던 법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리고 銃

- 條約에 의해 ·全 獨逸에 확장, 적용되는 聯邦法이 개개의 사레에 있어서

예전 동독의 법보다 가벼운 처벌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刑法典 제2조 제3항

에 따라 聯邦法이 o-爲地法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형멉전 시 행닙 제3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헤, 소위 特된]法 適用의

原밋]에 따라 이미 2990년 10월 3일 이전에 東獨地域에서 행하여진 不法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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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車 擎]法, 舊東獨 不法問題의 淸算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제2차 環境%P罪 退治法의 일환으로 형법전 제

324a조를 통해 드 디어 독일전역에 적용되는 토양보호에 관한 범죄행위 구

성요건이 마련된 수 있었고 이로써 불필요하게 된 동독형 법전 제191ai는

폐기되었다.

IL 舊東獨 不法行爲의 꿴i송的 淸算과 統-關聯 犯罪

과거 奮'束獨에서 지난 40년 동안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T法

0爲에 대한 책임문제를 놓고 독일은 이를 법적.인 수단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이 문제들의 법적 처리에 있어서 어 려운 점

은, 서독의 형법체계가 주로 個)%,의 법질서에 대한 침해를 V-율1도록 구서

이 되어 있기 때문에 舊東獨의 國家에 의한 T法0爲, 적지앓은 경우 며 러

단게의 政府機關이 판련된 不法行爲를 규율하기에는 식당치 않다는 것이다.

立法者는 統·-條%J 처]결시에도 SED 정권의 不法0爲 청산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 러가지 어려움들을 피할 수 但效다. 舊東獨 국가에 의한 不法行

爲를 처벌하기 위해 새로운 형법을 만들 경우 이는 최고법인 基本法의 기

본웬칙에 위배된다. 그 이유는 基本法 제103조 제2항에 규정된 형법의 適及

禁止原則에 따라 행위당시의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행위만이 형사처

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統-·-條夢)은 )[l]法典 施6法 (EGStGD) 제

315조 제1항과 형법전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行爲當時 동독에서

유효하던 법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리고 銃

- 條約에 의해 ·全 獨逸에 확장, 적용되는 聯邦法이 개개의 사레에 있어서

예전 동독의 법보다 가벼운 처벌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刑法典 제2조 제3항

에 따라 聯邦法이 o-爲地法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형멉전 시 행닙 제3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헤, 소위 特된]法 適用의

原밋]에 따라 이미 2990년 10월 3일 이전에 東獨地域에서 행하여진 不法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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爾4章 刑法, 蠶束獨 ) [핵去間題의 淸算

일반적인 견해는 現行法의 해석상 이 기간동안 시효가 진행되지 않은 것

으로 보고 있다. 즉 舊東獨의 형법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범죄 弔위임에도

불구하고 졍치적인 이유 또는 法治國家 原則에 /V하는 이유들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던 不法0-爲骨에 대해서는 지난 40년의 SED 정권 기간동

안 時效가 停止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舊東渥 의 범률에도 서

독형 법전 제78b조에 해당하는 조항, 즉 法律上 訴迫가 開始될 수 없거나 續

0헐 수 없는 경우에는 時效가 停止된다고 규정한 조항이 있었다.

나찌시대에 聯邦大·法院의 판결에 의해 정치지도자의 意思가 특정한 / p法

0爲에 대한 -)(·[]事訴追를 정지시킬 수 있는 법적인 힘을 가졌도1 것처럼, 舊

東獨 정치체제하에서 행하여진 특정한 不法0-爲에 대한 )[l]事訴追에 있억서

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 적인 방해요소들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

니라, 그 행위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국가나 당 지도자들의 의사에 反하는

것이였기 때문에 法律上 刑事處罰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국가나 당 지도부

의 의사가 舊東獨의 司法機關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취하고 있었다는 사실

은 舊貞獨 最高栽判斯'의 방향들 (Die OrientienIDg des Obersten Gerichts

der DDR)이라는 강령 이 잘 증명해 준다m(부록 Nr. 36, 舊束獨 最高裁判所

에 대한 정보, 참조). 이에 의하먼 제11차 SED黨大會에서의 결의사항이 법

원의 활동과 재판에 대한 구속력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 러나 과거 동독에서 위에 언급된 특정한 不法行爲들 중의 일부에 대한

재판이 時效滿 
'

f라는 이유로 검찰이나 볍원에 의해 중단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연방의회는 1993년 1월 21일 
"

SED 政權1의 不法0爲에 대한 時

效停+L에 관한 법" (Das Gesetz Ober das Ruhen der Verryhrung bei

SED-Unrechtsta2en)을 통과시켰다.

1司 法의 제1조는, 과거 SED 정권하에 행하여진 不法0爲들중 국가 또는

당 지도부의 명 백한 또는 추정적인 의사에 따라 정치적인 이유 내지는 自

由 法治國家의 기본원칙에 배치되는 이유들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

았던 행위들에 대해서는 1949년 10월 11인부터 1990년 10월 2일까지 時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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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停11·.된니-고 
-i( 정히-고 있니-. 긱. 리-'J l‥'] 

'A-의 
제 2조]·t, iA.+獨의 헝 1{]애

의헤 1990년 IO%[/ 3인까지 아시 시A[기- ]cI·A'l-.되지 않은 범죄 
'T위f·중 

統- 
-

D,ly]'에 V 시 ·>·;-의 힝 1111이 직- · x·-/ 수· 았-l:· /l·:'d<f)If·%,·L>-에 대헤시%1 J[IiI][:,go

가 가능히-니-고 
-]'l-징하고 

있니·.

/ /- 리고 199:표<l 971 27 /에 발[%.A'[ 
"

)l'·a<)2 l]; ,
'效延14에 

관한 ·[)J" 
(Das

(;esetz AUI· VerIiiugerullg' s fral're디]L]icIle1- Ver )Mhruuusfriscen, 브2·빕률공

j,t ] Arn,l 16571/l)은 ]Oa2RJ 12 l 31 
. 1까지 W獨地域에시 

'&4하이 
진 <q>-[3-

중 힝1/i의 itl;]d이 l
'

I l l.i)[-[] 1 년에·A-i htd까지에 해딩'히.;.< l/1죄는 뺀-리.도 1997

9 12 l [j] 인이 깅 ·
'라.'헤야 

Il%l]'·效가 
'

, C f 되-(:- 짓으且, /l. 리고 1990닌 10월 2인

까지 /+獨]th]或에/%-] 행하이진 )/] :켜 <3- q· 힝 l의 Ici%이 l'I l[])f·l] l tJ 모.는 罰

·金<·Il-o-료- -][- 정 피이 있-l.:- i
l<1죄 <.:· 빤라.l,:- 1095넌 12 l ;Ily)이 7과해야 때效

기· V느('-t뇌-: - 것-p j/- 3<-징 >·고 있다. I
l
; j.趾에 의헤 이 리한 1내.效1j< ·]/11il'['·7가

해지 게 A-t 이-h·는 Ii]:id[過1-v,에 었·:.< 1獨]IR域의 1
1!Id1봐 AJ 참이 동인이27,

치리 해이· 할 110/l'.의 곡L-'C<L 인' 아리 이 비 1 )/] 죄-행위 들을 M-<,
L 힝시.처 111

41 이-8-가 임기 떼],!-이다. IL한 S]·:l) 징/하의 Ci)<>][爲2 인해 피해플 71

은 사림-·>3-<r L.l- $[님1]>]")V[[-이 단지 Il%1j'·效가 완<L되었니.%:- 이.8-만으로 힝사

치 V/에서 /J<·,除긴다<0 시-110 s--C·: 의 지사를 1히 이헤하지 못 1 깃이디.,

l w i惠(%hIt) 溪3%Y-J'1爲

Sl<D 졍권 의 a·'()c(」");' 애 대한 힝),>.치1(0음. 3)차직으로 (
t
, )·l·1의 힝사소추

기 )J과 1
10윈 이 만7- 있니·. i'J'爲地 /原10]·l] 띠.리. 이 사건의 네-),!--l/은 메-(:d-V-l

)·l·1의 시-)/]기As-과 l
)
I i 우1의 판한하애 있)t, 소.위 地]威)B31!GhtzirkskrilninaliRlt)

<-t 新·聯71(州의 사1%11기ia·피· 1/1 71에)h-) 맘이- 저 리하고 있니.. 나아가 SlID 정

C

I
J

- 1의 집/자3-애 대"{· J)시·외· 소추는 연삥'대빕원 소 제의 聯11(/디象'察廳에서

님'당하고 있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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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州에는 고등볍윈 소재의 고등검찰청에 
"

舊東獨 정부에 의한 범죄

행위 특별수사부"(Arbeitsgruppe Re g iet%lngs kriminalitat)가 구성되었으며,

同 業務는 현재 베를린 지방법원 소재 검骨 11과로 이관되었다. 그 러나 베

를린州 촌자 이 사건의 전부를 담당하기에는 벅차기 때문에 연방정부와 서

독지역의 )·l·1政府들이 인적, 물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各 )·l·l 法務툐官

會議의 결의에 따라 y·l·1政府들은 베를린에 약 60명의 검사 또는 고급 수사

인력 을 파견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하였다. 연방정부는 10명의 수사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사법경찰 분야에서도 위의 선례를 따라 0政共助協

定이 체결되었다. 이에 따라 
"

SED 정권하의 舊東獨 公務員에 대한 형사소

추와, 통일곽 관련하여 행하여진 범죄행위에 대한 헝사소추를 위한 警察接

査本部"(ZERV)가 설치되었다.

이 摘쵸木部는 연방과 서독지역의 各 )·l·1로부터 총 210명 <이중 연방측으

로 부터 40명)의 수사인력을 지원받았다m 그리고 授査本部 총 비용의 25%

를 연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베를린州에서는 
"

舊東8i 정부에 의한 범죄행위 特別授죠部"의 촬동을 骨

기 위해 여러 棟의 사무실에 대한 無償 使用權을 주었으며, 경찰중앙수사본

부(ZERV)를 위해서는 연방정부에서 사무실과 직원주거용 건물을 제공하였

다.

1990년 iO월 3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SED 정권범죄 분야에서 총

3,460건에 대한 판졀차가 취해졌다.

그 중 110건의 起訴提起를 포함하여 1,789건이 종견되었으며 1
,
679건은

起訴中止되었다. 1994년 12월 31일 현재 1,671건이 공식 재판절차를 밟고

있다, 기소된 사긴 중 51건은 Ps獨境界上의 살인혐의에 관한 것이다.

新聯邦州에는 또한 소 위 地域犯罪<Bezirkskrimina]i1At)의 법적청산을 위해

特別檢寨應(Schwerpunktstaatsanwaltschaften)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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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舊.+獨E(l-(·]'의 犯%iA-爲 特別拙%51("와· 
"

1'.‥%l]檢察廳"의 -H·기적인 S]부A]조

관게를 지 뭔하는 1·[·別委1·&S기- 있니-,

i 國家保4i部要員晋에 대 한 刑事訴追

연방 
-미] 

체y]·1 제2 심판j{녁2 199[5<·t 5A>l 15원자 A·:l-vI을 통헤 間謀%'ic爲

의 )l'·1j%b'.,E)0에 관헤 다음과 긴-이 71징하있다.

獨逸統 
· o,liB 동독인으且서 동4<--吳- 위해 서독에 대骨하이 畵恨>,h動 - 한

사림'인 <]벅-, 간접 헥위 V- 언 한 잉사오추·>1 27로지 제한직으V 시- . %-l Il/<이

더·. - /-체적인 - S--()/ 더·은기. 긴'0.

(i) 獨逸統 
· L],[)i) 동5;-인-P-로서 오3'W지 A獨1)%]에서 서<에 대항하여 l

'

1 國

을 위 해 칩보틤1--V合 
'l· 

시곡]·온 통인이후 니 이싱- 간호1헹위 떼문에 소

추省 수 인니-.

(2) 1Jl<獨1)·]에서 첨)1%l'동을 한 동1-·y인 )지 라도 2 1. 헴위의 삡키 d과普 %r].

0하이, 든히 v-1겨.적으j,< a,w기I i(·.VI 5 있V록 하는 減]i'.l]의 q.!. 거j;L

1

(3) 씨-14 서 )%·>J·;-에 내힝-히.이 Il-[],聞(]"爲 
. [. 수헹' ( 동1·f인2-l 깅1. c].$-파

·K)-이 P-]/헤야 한다.

a. I l' 爲.E기- 외3('에 의 헤 )l·11%i.]A·<罰빌 위헙이 21거나 서->3-으旦 送還

%'l 위 힐이 HI-p-Id], (1 )'링-괴- V-l-이 니 이싱- 간첩행위 떼분에 소 추]/{

/ 없디·.

b. / l- 반내로 >]'爲$가 외핵에 의혜 )l'·1니)'.處罰피거니. 서1·>-으로 送還

일 위 힘 이 있요· 경-f이민 헝사소f이-h)-l' Y51지 제한적으 직

성-VI +이디-.

이에 111해 동-2-을 위 헤 l/-'dI'(뽀'f']"爲본· 한 FM獨人인 깅우는 )l:l]s]['.,A:2의 I l·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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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론 減刑의 근거도 전혀 娘다.

1 統-as 經濟的 犯罪

독일통일과정에서 국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統- 
- 關聯 經濟犯

罪들이 많이 발생했다. 그 리고 이들중 대부분은 詐欺罪와 背任罪의 부류에

속하는 범죄들이었다.

예를들어 과거 동구경제협력기구였던 COMECON' 국가들간의 무역거래시

貸쇼決濟手.段이었던 移轉 루블화(<Transferabiet- Ruhe1)를 독일 마르크촤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交換基準을 사용함으로써 巨額의 부정이 저질러

果다.

그 러나 과거 COMECON에 속하였던 국가들01] 대한 동독측의 대외경제

신용을 보호하고 기왕에 이 나라들에 개척된 동<측 기업의 중요한 販賣市

場을 계속 확보하기 위하여 1990년말까지는 移轉 루블화를 통한 決濟制度

(Das Transferrubei Verechnungssystem)를 계속 유지하기로 省정하였다.

(이 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본서 제5장 VI. 10 참조).

이 決濟制度는 특히 兩獨間에 화폐통합조약이 발효될 시 많이 惡用되

어 형법상의 不法行爲가 量産되었다(예: 항공관련 사업). 그 래서 1994년 7월

31일 현재 베를린지 역의 경우 89건이 수사를 받았다,

루블화의 화페가치에 대한 정확한 評價와 免換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監督廳 (Priifgmppe Transferrubel)의 활동으로 많은 수의 부정한 免換이

방지되었다. DM으로 不法交換된 금액이 지불되었을 경우 형 법상 저촉되지

않는 한 返還이 요구되였다. 이와 관련된 금액은 총 12엌 DM 정도이다.

i990년 7월 1일 서독의 마르크화가 東獨地域에 도 입될 때에도 화폐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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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9-v-[히.ca iV·'은 - )/정 이 서 ( 1 러 玆니-, 이 겅우·에V 익시 
'"Ri幣%1奐 

m監·野

廳"(PrOfbehhrde WiihruugsuulsfeUlll-lg)에 의 헤 멈'은 수의 익-- - 사레가 직%l'

되었으머 사%l.1기33·에 고w-조치되었0, 메를린의 깅7- 1994VI 7兮1 :11 인 71제

최.페])(흑1· , fl·'欺외· Ail·io하이 %i 소 한 :)5/1긴이 2tE 빈'조·치되있니·.

y일과 관 {삔 )'/5 니·론 )/]최-8.헝. 로-l< A.<ii'C廟<벼95년 1 원 1인부디 연방

신비'후속-3-l]12%Zl,·리 칭) l< ·鉅束測)의 싱 남가 대-'>난제 (M&1sse11OrgauisaUGn)에

경 긱 손<]->.. 야기한 
-

l
]-7f-fil-爲<1 A..· ·y 있다.

신닥청의 재산에 겅제겨( 손실븐 (

[] 힌 )
I!i'f.r·i)'爲에 내한 에로y.:-, ·

'란리대상

에 3-이 있 )-< 기3]의 산- - V Ii%-:·>-리<< 헹위풀 23- 수 있니.. 이 리 한 
·

I
l !j21.C

ii'爲들온 -<히 신티'칭1귀에 실지된 ]:·Il'·bIll%務擔當'l:l'(Stabscelle liesou(Ie]·e

Atlrgaheu iul DirekLOrat Rechl)에 의베 시 /'피었으미 사)/]기+l.에 VI l·조지

되있나.

1'A'·別菜$-]%常'i'l'이 ;f-%合 게시 )'l- 이 레 田958:{ 571말까지 총 2,08] 긴이 7

수피있으Ir> C /- 중 ].915긴이 처 리되었다. 처리 된 사긴 I 318 1
. f. 特%l)業]l%

勵常'l'l'이 /·(VI-한 사7)이었디·. l/·'] 기 긴-v %5긴은 特別某%·%擔·Il:il·'l'·l'이 세기

한 고 VI-음 튱'하거나 다-C 1 8 Il,i을 ty.&l) %J 진-의 수사를 받았다. {조1뒤 사긴

중 6'/긴. ->--번한 손헤가 빌-Arn피지 M'있·다.

나머지 / t
, ] 긴 의 깅-7 %[,l'·別果%12當'l'('이 조사-'l- 비.에 띠.旦1%·J, 힝 님상 손해

에 呵당'펴 ·는 C권3-fv<: 35리 l)M 이싱·에 Id·히.미 3+-제 죄71 L)1평--은 니.-읜:라 v-

다.

-

· 3지.를 昏한 손헤 악 2역 MOO만 DM

- 기7] 제에 의 
'l· 

손해 14익 9001가 UM

- il-Ji-<l'[應/後續機關에)Il 끼 호1 손헤 약 19억 3000만 DM

이외-같은 힝 ]&1상의 손헤에는 21' 헤당제신·의 피해위험성까지 내포되이 있

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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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認廳/後續機關과 콴련하여 사실상 발생된 경제적인 손해를 조 사할 때는

特%l]業務擔當官과 Id'認廳/後續機關 소속기관의 활동을 통해 이미 발생된

손해에 대해 효율적인 補償指置가 이루어지도록 한 점을 배려해야 한다. 이

럴 경우 不法0爲에 의한 손해와 보상되지 않은 손해의 총骨모는 약 3엌

5000민 DM 정도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통일관련 범죄유형을 보먼 舊東獨의 國庫財/産에 손해를 입힌

경우이다. 舊東獨 인민군 (NVA)의 군수장비를 낭비한 것, 舊東獨 고 위층에

의한 
"

상업적 $정" (Kommerzielle Koordinierung)이라는 분야에서 발생한

경제범죄 등을 들 수 있다. 사법당국은 복잡하게 얽힌 위 계획의 구조를 파

헤쳐 조사한 끝에 국내외에 있는 유령회사들의 실체를 확인하고 外國銀行

에 있는 비밀계좌들을 추적해 내고 산비밀거 래를 밝혀내고 - O 이면에 숨

어있는 형법상의 범죄행위들을 적발해 낼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국내외에서

법적인 조 치가 취해졌다.

舊東獨 정부에 의한 政權的 犯罪0爲 그 리고 통일과 관련하여 발생한 經

濟的 犯罪6爲에 대한 수사와 헝사처벌은 일차적으로 베를린/l·1와 新聯邦州

의 사법 기관들이 맡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제가 지닌 중요성 때문

에 서독지역의 州들은 특히 인력부문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IlL 復權을 통한 SED 不法行爲 淸算

SED 정권하에서 정치적인 핍박을 받은 자들에 대한 原狀1므復은 독일통

일의 후유증울 법률정책적으로 극복한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가지2 있다. t 이유는 舊東獨 T法行爲의 修12(Revision)을 통해 잘못

된 舊東獨의 過去를 바로 찹고 또한 통일독일의 며6<J 統슴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떼문이다. 정치적 이유 때문에 非)%,間7J 방법으로 차별을 받았거나

괴롭힘을 당했거나 나아가 때로는 사회적으로 異邦)Q 취급을 받았던 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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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認廳/後續機關과 콴련하여 사실상 발생된 경제적인 손해를 조 사할 때는

特%l]業務擔當官과 Id'認廳/後續機關 소속기관의 활동을 통해 이미 발생된

손해에 대해 효율적인 補償指置가 이루어지도록 한 점을 배려해야 한다. 이

럴 경우 不法0爲에 의한 손해와 보상되지 않은 손해의 총骨모는 약 3엌

5000민 DM 정도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통일관련 범죄유형을 보먼 舊東獨의 國庫財/産에 손해를 입힌

경우이다. 舊東獨 인민군 (NVA)의 군수장비를 낭비한 것, 舊東獨 고 위층에

의한 
"

상업적 $정" (Kommerzielle Koordinierung)이라는 분야에서 발생한

경제범죄 등을 들 수 있다. 사법당국은 복잡하게 얽힌 위 계획의 구조를 파

헤쳐 조사한 끝에 국내외에 있는 유령회사들의 실체를 확인하고 外國銀行

에 있는 비밀계좌들을 추적해 내고 산비밀거 래를 밝혀내고 - O 이면에 숨

어있는 형법상의 범죄행위들을 적발해 낼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국내외에서

법적인 조 치가 취해졌다.

舊東獨 정부에 의한 政權的 犯罪0爲 그 리고 통일과 관련하여 발생한 經

濟的 犯罪6爲에 대한 수사와 헝사처벌은 일차적으로 베를린/l·1와 新聯邦州

의 사법 기관들이 맡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제가 지닌 중요성 때문

에 서독지역의 州들은 특히 인력부문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IlL 復權을 통한 SED 不法行爲 淸算

SED 정권하에서 정치적인 핍박을 받은 자들에 대한 原狀1므復은 독일통

일의 후유증울 법률정책적으로 극복한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가지2 있다. t 이유는 舊東獨 T法行爲의 修12(Revision)을 통해 잘못

된 舊東獨의 過去를 바로 찹고 또한 통일독일의 며6<J 統슴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떼문이다. 정치적 이유 때문에 非)%,間7J 방법으로 차별을 받았거나

괴롭힘을 당했거나 나아가 때로는 사회적으로 異邦)Q 취급을 받았던 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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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할때 헌법상의 平等의 原則을 입법의 기준으로서 우선 고 려해약 한다.

또한 原狀回復推]'置에 있어서 국민들이 졍치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公平

性(Ausgewogenheit)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 완전

한 손해배상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당사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국가의 原狀回復捕·置에 대해 만족하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原狀回復

推置에 있어서의 이 러한 구조적인 결함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떼문에 입

법자는 이 公平性의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느 누구도 국가의 原

狀回復推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인상을 주는 인은 없어야 할 것이

다.

1. 11q]法上의 復權

사법기관은 SED 정권하에서 졍치적 동기에 의한 )[-l]事處分의 희생자들에

게 原狀回復推置를 취함으로써 독일 과거유산의 法政策的 淸算에 기여하고

. 있다.

SED 정권의 과거불범을 淸算함o}] 있어서 단지 그 不法行爲者들의 책임

을 묻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않된다. 그 不밥0爲에 의한 피해자들의 復權

問題가 반드시 함께 다루어 져야 한다. 특히 정치적인 형사처벌에 의해 오

랫동안 자유를 박탈당하였던 사람들에게는 조속한 補償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장기간의 자유 박탈과 감금은 이들의 건강을 해친 경우가 적지 않으

므로 이들에 대한 국가측의 보호와 생촬에 대한 배러가 요망된다,

1.1 統-. - h,前의 狀況

法治國家에 있억서의 형사처벌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국가의 恣意的인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사려부에 의한 재판의 형 태로만 이루어 지는

데 반하여, 舊東獨에서는 司法이 국가와 정당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다. 특

히 스탈린주의가 강하게 지배하었던 SED 정권 초창기에는 형넘이 사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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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박일하에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동독에서는 오로지 政治的 j[l]事

裁判만이 수행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른 모든 사회호]- 마찬가지로 SED

정권하의 사회에서도 형법상 본래의 의미에서의 범죄인들 (krirninelle

Straf0iter)이 있었다. 그들의 범죄행위로부터 중요한 法益 (Rechtsg0ter)과

사회의 평온한 法秩序를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統- - 條約 제18조는 솜東漏 法院에 의한 판결들이 통일후에도 원칙적으로

계속 효력을 가짐을 인정하였다. 그 러나 統 
- 

條1%<J 제17조는 통일독일 입법

자에게, 정치격인 형사처벌의 희생자였거나 또는 법치국가 원칙과 헌법에

>V하는 볍원의 판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復權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5T정하고 있다.

이미 舊東獨에는 정치적 인 번혁기 이후부터 1990넌 10월 통일진까지의

시기에 자체적으로 과거의 불법을 개선하기 위한 노 력이 있었다. 우선 확정

된 형사판결을 취소시킬 수 있는 裁判破索制度( Die Kassation)가 省성화되

었다. 東獨끼法에 명기된 裁伊1]T法/h를 통해 법적으로 유효한 형사재판을

파기할 수 있었다. 그리고 統- 
- 條約에 의해 舊東獨 형사소송법상의 파기규

정은 계속 유효한 것으로 - 다만 수정된 형태로 - 인정되였다. 統. 
- 

條(J이

서명된 며 칠 후인 1990년 9월 6일 舊貞獨 )%,民議會 (Volk3kammer)는 만

장일치로 復權>去[Rehabilitierunsgesetz 舊復權法을 말함, 이하에서는 舊復權

法으로 표기)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서독측과의 협상을 통해 이 법의 효력

을 계속 확보하기로 결의하였T 동독측은 이 법의 제정을 통해 과거의 불

법을 광범위하게 淸算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코자 시도하옜다. 때문

에 이 법은 
·刑事法的 

復權뿐 아니라 職業的, 行政法的 復權에 관한 규정들

도 포함하고 있다. 이 舊復權法은 1990넌 9월 18일 효력을 발생하였다. 그

리고 이날 동·서독간에는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이 법이 계속 유효할 것이

지에 대한 추가협정이 맺어兎다, 이 협상에서 앙측은 시간이 촉박하였기 때

문에 단지 舊復權法의 규정중 형사법적 복권에 콴한 규정과 행정법적 복권

에 관한 6Y-정들 중에서 정신병원 강제 수용자들에 대한 복권규정만을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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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러나 A:iM權法은 제게상 12'은 걸함과 분19희·성 그리고 불骨리 한 점둘

불. Al혐-히.고 있디., /)- 4 - 요한 -V가지 점을 예로 2 다면, 舊復權·[)J에는

시로 다른 선고기관과 제y1·주1지.를 가진 피·기제V외· 복c/1제도가 $촤룰 이

7지 임'고 w-vyI]l'E)으<L 3/-징 시어 있었다m - <1 리고 17-i] 法의 <r/1자 i·에 데한

보싱‥]i-정이 닌2지 HJ禁-E.k}W‥[)C(1-1다t]iugshilfogesetz)애 A/-정된 dd-싱3-t·징을

원.g-하)L록 피이 있이 실세적인 희AA·지·b의 피헤 복c()에는 너11t 미이0하디·

는 이있다.

2'l. 이외에 1990년 10월 :-i인부터 1獨地域에 도 EJ禁+ (援[j;·(HIlCi)이 직

집 식A-시이, g.点獨 사1/1 기괸·의 볼)p]에 의한 희 생자들·F /' l.돌의 억웁헨

자-H-박탈에 데 
'l· 

피헤보싱·을 빈'기 위하이 3가지의 서 로 상이'한 1
19적 / /-제

수-단-皇 깃기] 되있다. 拘禁.K' <190;-에 9171 소송은 J종의 헹 정1송 21서

g 
·A 

제10조 4힝-에 기 뇨 
'l· 

2 · 1 9시j,L 피 해자의 <

/-3이 징 치적이Lti -낚110 시

인 셩져名· 가지고 있었다-:.< 사<·l-皇· 히-인 힐· 수는 있지만, 희정된 재판을 취

소히·는 ·1과Ai- 기·지·K -i-12 RI디·. -
'

J- 리고 統 - 條11)에 의해, 과거 징 치적 인

VI-vI'으j,L h-皇 하게 收1;y,:시있1d ·자y.-<-에 대 1 보싱·업무·趾 남 
· 

히-기 위하이

新聯·)1이·]이1 교4.L 政'[·l/[l){J ·B·]禁 t·後·援{M'IWl (3tifturg fGr e hen1alige ])O litisdle

17fOil1ge)이 선치 되있니-,

3L소 · { V i-2 -; · 
의 군·사재A1애 의헤 무2%-(히게 收窘1-:되었VI 자&J-의 보상에

대헤시<-t 
-:·
<-xii]/1싱'의 이-H-j,L 인헤 독일 !

1!l J에 의한 j패判破棄니. 直權이 11

리시어 l dc 일다. 떼- - 에 이<-:구.. ·B·]禁.f%· <-IV)C에 뗘·리- 3L61지- ·지 원담딩·

A!l-청에 지 ·71 名- 청/Ir·하·l-< 수 ! l]'에 일었니-.

피 해지· B,L싱 ·게 L]] 한 이싱'의 -M-민 -:]-스러-운 세 먼- IA] 리싱'평‥은 1992td 0%,l

17 J 연1y-의 %에 의히-어 d의 3
/
'l 공산$c] 정7-1의 희생·지·骨에 데한 y,譽1‥1復

'

l:」: 3과 더불어 l()921,-l 1 ) J<A /13-l l-A된 E-인사최주의2인당의 d사1v%l」'·귀:各

위한 第]/y·>);·[-l[(Das l<rste c;esccz ZIlr Derei1]igu]lg VOll 31<D- [JnrecM)을

X-헤 제기 퍼었나.(무-A Nr. 37 Y]-조). 이 1
15 3의 핵심 내.g.<i-은 제]조에 

-o·

징되어 있는 i)-[·Y>Md家의 trIO M히.논 舊/+獨 힝시-소추처y.의 희 지3.<·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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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복권과 피해보상에 대한 법, 약칭하여 hI]事復權法 (Das

strafrecht1iche Rehabilitierungsgesetz, StrRehaG)에 포함되어 있다.

L2 刑事復루法의 초要內容

同 法의 재관질차에 관한 규정들 중 중요한 규정들을 예로 든다면 다음

과 같다.

- 復權.의 對象이 되는 판건은 1945년 5월 8일부터 1990년 10월 2일까

지 東獨地域에서 東獨法院에 의해 내려진 모든 형사판項들이다. 이

형사판결들이 자유법치주의적 거본질서의 원칙에 맞지 않을 경우 신

청에 의해 不法的인 것으로 선고되고 同 判決은 取 
-pi된다. 

또 한 刑

登錄符에의 기록도 삭제된다. 그것으로 당사자의 前科記錄이 말소되

며 그의 온譽가 회복된다. 특히 舊東獨 法院에 의한 형사판결이 정

치적인 핍박으로 인한 것이었거나 판결시 언도된 형 이 행위에 비해

너무 과骨한 것이었을때는 復權申請을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된다.

- 재판에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刑事復權 L은 舊貞獨 형법상의 犯

, 罪構成要件중에서 정치적인 뀝박을 위해 직용되었던 -v-정들에 
대한

목록을 열거하고 었다. 즉 반역적인 정보유출, 反國家的인 인신매매,

노동쟁의의 선동, 反國家的인 선동행위, 외국과의 불법적 접촉, 국외

탈출, 병역의무의 회피 내지는 거부, 배반죄, 서방측을 위한 간첩 행

위 등.

- 1950년의 소위 발트하이머 사건에 대한 판결은 무조건 취소된다.

- 

과거 동독에서 불볍적으로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던 자들에 대한 復權

과 補償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 계류중인 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처리를 위하여 재판절차에 관한 새

로운 骨정들이 마련되었다.

同 法의 보상규정에 관한 중요한 규정들을 예로 든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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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治[Ai家의 원 3에 V하J/ 부낭"l- 지--8-박닌'에 데한 j,t싱-으j,L-(/ 니'닐-

기긴-의 구{q- 300DM씩의 %Ii償金이 지급된다, 19891d 1 1% 9인까지

A獨地]咸에 거주하1J 해 담 피-해자A·:a-에계는 c /속에 :d-Pl%0 게속키 인

요·이 익 으x,L 인해 <-

l

'

l·

속기 간의 매3<JId' 5501]M씌의 MIl償1이 지-]보d니·.

- 파)S 1킬금헝 VI겸에 의 해 역미 지-뿔·되었VI 닐<'f, 소%-111-W, 2.l. 리고

그외 tsl-사지-가 소송과 ·d·린하이 지舍한 비-W 동은 21獨 마르d-외.

서 -l·;- 마<3-/l.를 2 
'

. 1 의 l.l]h <,t 횐-신-하·이 RIB'd%'l-디·.

- 파기 넌 헝시F:l·김에 의 헤 삐'I'f기· 입-수퍼있던 겅% 에측 IM-])(:i)C의 기준

이) 1다리- [Ill('ASIJ.

- ·3-닌히 '/·[가의 지j[.1이 - s- 칭되1f 사 j'1·(-애게{.< 추기·3인 Il/] iOc陷비J가

가능하니-. 지 . [의 정도]7 hI-사자가 81은 깅 제리 피헤의 I-0-와 성//

에 따리- 징'히·이 진디·. (71 제].:- 매1;-'l 최고 ,
0000M까지 의 추기.지원이

가%>-힘-)

· 부닝-한 -
'

I
L 속F- . 인헤 건강상의 손헤가 Ill-셍한 사7}·%[-에 게는 聯邦援

,漠'A(13ul)esversorg'11ngsgesetz)의 -it-정애 
의해 <·;·가8.l 지윈을 빌·는

다. 에를 1교( 피해자·인급(Besch$i(ligteureute), 직3] 제해보상(13erufs

sc I]acle]lausgleich) //고}고 卷-자원 
-t(Krankenversorguug) 

t-이다,

. 피해자가 J /-l·d촉1· ]R禁의 VI과旦 인해 사망-했거니. fL·:.< Ct 의 -H-A 에

데 한 부잉2에 이 러 -
- 

이 AW긴 깅 -Y- C I. - f)A<';-은 ]1陣邦1愛,暖·[)[에 따리. 지

%J을 W'·)2다. 모[한 무Ld국'l- 사힝%1긴- w - 만은 자의 . ;)-<돈3,c 동임 한

헤대-皇 반PLI·.

)l'lldl'復權')2 1-.의 보 싱온 2 /-<. V) 71 링군이 +獨地域에서 -
'

안신·정(/-1의

수립 l-l]지-C:- 쉬·지와 +l·v'1하이 2 p·금히-였 
' 

l 정치 71骨에게1·<- 직A-%J다.

헌졔 )[·Il:·];.復權·d<은 신]/-적으<,t / /. 우·수성이 입증폐있다고 밀·힐- 수 있디..

지금까지 약' 13만견의 복5'-1,신칭시기· 제骨되있으며 그 중 약 12만견이 처리

되었다, 19E)4h·l빌'까지 정치직 피해자들애게 지출된 ]i(상급 1< 지 우1-cr은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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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5000만 DM이다. 연방정부는 同 난上의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약 20억

DM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a業的 復權

職業復權法 (Das Beru+liche Rehabilitierungsgesetz, BerRehaG)을 통해

직업활동 중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에게 개인적 인 차별대우의

汚名을 씻고 사회복지적 조정지원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마련하

였다.

2.l 統-以前의 狀況

舊東獨에 있어서 직업분야의 발전은 사회개혁과 집권자둘의 권력기반 구

축을 위한 구도안에서 이루어졌다, SED 정권에 의해 특별히 육성된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職業的으로 不利益을 받았다. 자유로

운 직 업의 선택이란 있을 수 없였다. 학교교육, 특히 대학교육은 사전에 계

획된 需要에 따라 이루어掠으며 또한 이님적으로 규정된 규칙에 의해 엄격

한 통제를 받았다. 공산정권하에서 원하는 교 육을 받을 수 없거나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었던 불이 익은 대다수의 舊束獨 국민들이 같수해야 했

던 운명이었다. 직업활동에 있어서의 지위상승 여부는 魯히 능력과는 관계

없는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였다. 때문에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사최제도가

설정한 한계에 자주 부딪치곤 하였다.

舊東獨에서 정치적, 이념적인 이유로 인해 가해진 직업상의 차별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예를 들먼 基督敎 信者임을 고 백하는 사람츨에게는

高等敎育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권력층에 잘 못보인 사

람들은 직장에서의 승진기회에 있어서 여러가지 방해를 받았다. 그리고 정

치적인 이유로 監禁되었던 사람들이나 해외이주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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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衆組織財産 管理委員會(UKPV)"가 구성되였다. 그 법적근거는 1990년 6

월 1일로 발효된 東獨政黨法(Part G - DDR, GBt. l 1990, s.275f) 제20a조

와 제20b조이다.

동독정당법 제20a조 1항에 의거 政黨 및 大衆組織財産 管理委員會는 동

독의 모든 정당과 산하조직, 법인 및 대중조직의 재산에 관한 보고서를 작

성해야만 되었다. 재산가치가 안전하게 보전되도록 東獨政黨法 제20b조는

1989년 10월 7일 현재 모든 재산은 UKPV의 신탁관리에 처하도록 해놓고

재산의 처리는 오직 UKPV의 委員長이 동의할 때에만 가능토록 하고 있다.

정당재산에 대한 신탁관리는 統. - 條%AJ 부속문서 11 제11장 A 111에 따라

信廷廳이 맡았다가 1995년 1월 1일부터 聯최되CC後續特別管理廳(BVS)이

맡고 있다. 여기서 BVS는 UK]PV와의 합의하에 업부를 수행하고 있다. 이

와 동시에 재산의 검토와 관려에 관한 사항이 또한 -H-정되었는데, 이에 따

르면 政黨이나 大衆組織은 후本法이 의미하는 법치국가적 원칙에 입갹하여

재산을 구입 했다는 증빙이 갖추어져 있을 경우에만 - 7들의 재산에 대한 自

由裁量 처분권이 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과거의 所有權者·나 법적 상속권

자에게 返還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新聯邦州의 경제

구조 개편과 같은 ·公益 目 (J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다.

東獨政黨法에는 UKPV의 위원수에 관한 조항이 없었다, 그 래서 1990년

11월 統. - 條約 관련규정에 따라 애당초 10명이던 위원수를 6멍 더 늘렸다.

7990년 가을 연방정부는 同 委員會 事務局을 설처, 진일근무직 70명을 배치

하였다.

UKFV의 임무, 활동, 조 직 등을 상세히 규정하기 위해 
"

UKPV의 설치와

처리절차에 관한 시행령(Parteivermdgenskommissionsverordnung, PVKV,
I

BOB1. T. s.1243)"이 1991년 6월 14일 공표되었다.

UKPV는 지금까지 수행한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1991년 3월 18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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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 질 수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SED 정권하에서 개별적으로 심한

겁박을 받았던 사람들, 즉 政治的인 핍박의 織性者들을 개별적으로 돕는 것

은 통일독일의 사회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法治國家의 原貝1]과 社會福趾國

家의 原베이 있기 때문이다.

"

독일 사회주의동일당의 pr法淸算을 위한 第2次 法律"(Das Zweite

Gesetz zur Bereini gung von SED-Unrecht)이 1994년 7월 1일부터 발효하

였다. 이 법률안은 주로 職業上의 復權法 (Das Beruf1iche

Rehabilitierungsgesetz)과 0政法上의 復權法 (Das Verwa1tungsrecht1iche

Rehabilitierungsgesetz)ol]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同 法律은 刑事復

權法을 보충하고 舊東獨 공산정권의 정치적 펍박으로 인해 직업상의 손해

가 발생한 사람들이나 불법적인 행정처분의 퍼해자였턴 사람들에게 復權과

補償의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리고 同 法律이 제정

됨으로써 復權을 위한 입법조치는 일단 마무리 되었다.

i챔 職業11CJ 復權法(EerRehaG)

職業的 復權法의 적용대상은 직업활동이나 적업교육과정에 법치국가에

위배되는 간섭이나 정치적 박해를 목적으로 한 간섭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였던 사안이다. 迫害行爲는 1945년 5월 일 이후 소련

군 점령지역 또는 동독에서 업활동 또는 교 육훈련과정에 일어났던 것으

로서 빕치국가에 위배되는 구금, 法治國家에 위배되는 행정조치(예; 영업허

가증의 沒收 또는 대학생의 정학처분), 동독의 관계기관 또는 기업체에 의

하어 자행된 근로자에 대한 조치(예: 해고, 강요성 변毛계약 또는 해제계약)

등이다. 직업활동 금지조치와 같은 정치적 박해행위도 포함되었다. 同 法律

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이 특수한 원을 비

롯하여 社會福趾的 측면을 고려한 補償給付가 지급되도록 하고 았다.

- 年金을 통한 보상조치

- 당해 被補償者들의 연령으로 보아 아직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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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業[IIi·jA敎) (l·'f)l·u)ildul1g) /[ 리고. 1該某轉換찼/I(UmschlLug)에 대힌·

국가의 겅제시 지윈(대부형시이 아VI 7額 . tIll베金 지7f)

-

. 뀌 ), [l-%로 모{-h-된 ·吟먼한 손헤가 있-(-::- 경우 낌긴- 150 1]M의 )1성·-/f

지윈

職業/6 iV+積·[과의 중%'l-F 연-;-'r名 통헌· o,t상조치에 있다. 니·하띤 연급산

정시 &l 71일·동에 내한 과기 W-h]-의 긴겨'1 햄위의 악영'험]이 헌제까지 둔에 띄

게 니.니.니.고 있기 떼분이다. 이 뀌 비'기 간-f>, 보통 인급 V 에 있0-}서의 0<金

納/님[베1]과 %·t.1시된다. 즉 17100 10y·] 3인 이 진 딩·사자가 소. 린군 7]령 지

익 또는 -b'-<·;·에시 빅'해V- 인'폐 기존 시입안-'5블 디이싱· 수-1할 수 21였거

니· 단지 세한적 소늑만을 취 핸 / 밖에 似던 기 <l·에 대 서 보싱"{·니-,

일반대히이 니- 주1],!-데헉' 진학과징에/%-l 정 치지 박헤윳 반은 희 M자7 익시

職業1'PJ 
'2權'[)[의 

시용대싱-이 다. 이 것(/ t)·'-('F 징우에 졍 치 적 t의'헤기· 이 미 Y

중At:il(시절애 김·헹2·o었음을 <하{.:- 깃 이나. 
"

( 릴지만 정치찍으로 빅·헤. l- 반

았딘 초중21'(3/ 의 %11償,ill'求權-C 이 니끼·지니- l
'

l )J救濟에 국힌·9니., 징·'릭-

-<f 지-Lf, :샤[(]언,수·M(-h-미. 직2] 전환-;IC-3- -2'·에시 우 j리으로 VII·하%.:- 겻이

10

3. fl'政法 L의 iV權

A'+獨에 있어서의 ]/1 치C.·<가의 71칙에 M하]-< i']"IBk()내i의 Ilk>fl와. 21 에

삐-른 71 싱'희J·l-조지 -l 
:-

"

i ]- . 1사최7의$SlId'의 -
/F>)V淸%l'을 위 한 第2/<i)v'{·i<."

에서 3-<-율되고 있다.

9.l 敍: - 以1&'의 }Ki%l!

함:+獨 
·공신·정<(-1에 

의 한 햄 정상의 d<>)C)]'爲는 11의 //-든 잉 띨에시 ;51]"

되있다. 족 - d- 게]-:- 5히 50V{데의 1·l'기·의 )Ih:會化過/- 파 集崗化過+'[l,에시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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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不法0爲들 - 산업체과 개인소유 도· 소매업의 국유화, 수공엄과 농업

의 강제집단화 조 치 등 - 로부터 작게는 일상적인 法侵害에 해당하는 행정

상의 조치들 - 운전면허의 恣意的인 취소 등 - 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

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당해야 했던 사례들 중 대표적안 것만 다음과

같이 열거해 본다,

정치적인 펍박을 목적으로 취하여진 불법적인 행정조치의 대표적연 에는

强制移住(Zwangsaussiedlung) 조치 이다. 1952년 5월/6월 및 1961년 10월

內獨間 境界線 地域에 살면서 舊東獨 정치권의 미움을 산 많은 시민들이

내륙지역으로 强制移住를 해야만 했다. 그 이후 1%0년대에도 몇번에 걸친

强制移住 惜置가 취하여兎다. 이 러한 强制移住推置는 정치적 폅박 이왹에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예를 들어 일부 移住當事者들에 게는 불과 멸시간 전에

그 사실이 통보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무장병 력을 투입하여 强制移住시켰다.

그 외에도 이주대상자의 결정은 행정당국의 완전한 恣意에 의해 이루어졌

다. 특히 이러한 핵정 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은 해석상 애매한 
- 般規

定 (Genera1klausel)으로 되어 있어서 정치적인 핍박을 위해 많이 악용되었

다. 어떤 경우에는 强制追放까지 해석될 수도 있었다. 舊東獨 행정기관의

행정결정과 집 행을 뵤면 당시의 정치권력자들이 억떤 유헝의 이유로 强制

移住推置를 命했는가를 알 수 있다. 예를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

부정

적 인 입장", 
"

토론에 있어서 부정적임", 
"

용인할 수 없음", 
" 

부르조아 경향",

"

정치적으로 6을만하지 못함". 심지어 과거 美軍에 의한 포로생활 경력도

强制移住를 명령할 구실이 되었다.

1952년 獨뇨社會主義統· 
- 黨(jED)은 광범위한 사회주의의 건설 (Aufbau

des Sozialismus)을 위해 농업의 集團化(F菜에 착수할 것을 결의 하였다.

그 러나 정부의 대대척인 선전공세와 協同農場(LPG)과 그 조합원들에 대한

다양한 특혜조치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말까지 많은 농민들이 위의 集團

農場에 가입하지 않고 있었T 이들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차별정책 -

비료 등의 할당시 따르는 차省, 公出 義務量의 부당한 중액, 이유없이 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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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A-'미기-의 취소 - JL 상쵱·을 삐‥']'t지1·:- 못臧다. CI리하이 1960닌 舊貞

獨 W-산졍-{'-1온 介레임논 초깅'깅직 인 ·)SIfl;'/] 崇1%l/]化政策읍 피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수 1Lg의 政治運動0(Agitator) (-이 농<<으로 피.건되어 농민듄울 압

박하있나. 122은 깅A- -fy·l%Il이이 하越·은 이-R-<t 체irnl 되이 集團/農場에의 가71

을 시g)[하]:· 겸-7-에 한하이 다시 폰리 -/' 5 있었다. 끝까지 集삐農場에의

가&/]을 거-l,-하던 농민들- .
'l·싱기찬· 

k 해 
-he-게적으고m 

탄헥시었다. 
· 

시의

성·획·을 직 1'] 겅 7]힌· 사람돌의 y인에 의하1%(-l 이러한 强制集崗化 카71 이 진

1괴는 J/.안 Mg'-C 미·-Ah이 외부세 와 VI·전히 차단피어 있었 Jt 한다. Cf

리고 %/VI/-의 틸'주.計 믹-기 7]해 이V의 銀)]-,i'l·p[{:가 압수되었너..

俯貞獨의 
"

괸·세외. 외 
'l·Ill" 

Olas y(S l- ClU( l Deviseurech0은 기‥깅 %괴.

하는 싱'%/aL이 니· 외 1 Z고.-< -;]f/1에 
대해 廣範1&{[한 신고의)l(외. 당<·:·의 

-히가

블 俊:힘· 3t-정하고 있니·. /]- ;기니· 이 [데 수출71 兮昏%민· 이 니리. 괴·:if'R'業)U

]4-품에 대해서 L $')p]위한 
-f/ 

지외- 한이 가811졌디.. Iv1· -l· 이 빔의 3i-징에 위

민-叫뇨- 시·레기· 히1/]'피W 깅먀.-에 < 崗]·SO創,으- 지.체리으7 
' 

-

1 리Ai 싱려 
'헝

사재d- 1자-0- 거 치·지 이·니히.Lt],도 닝·헤 뮨분이나. 규 
·{을 ·沒收'할 

A· 있<-< 권

한이 있었r]-. %d'·은 길%-애 關60W/,5의 01러한 Y1한이 사- . 되있으1rI 니.이.가

濫)U리기까x] 하있다.

d73 1J,l-디 게속V·1 는 % 제·꺼인 어 리->]·에 A>I;9하이 동독측븐 外'17을 빔기

위헤 
"

對外 
'fM總+C[ 

/]l[][(Kol<o)"를 통해 s·-!·;-<리 예술품과 골A.춤들-

h-의 애호가-)->-에 게 d-려고 하였니-. / ( 리고 이 사71의 추진을 위해 KoKo내

011 에 ( 품과, -R-%L품, 
L ( 외 에舍셩을 가진 다·>.l- -趾긴요(-- 

- ·<·촐, 수RI'%l· 수

있·:-< 색-%] 
-)<1을 

가진 蕩術,[l/,과 
J !/·,:fr'Il,,;,]IV拔601'(]: (Die 1(uust... un d

Autiguithteu Gn-IbIl)거· 신 8%시었L)·. 동3답국-P- (tBl /b價,!,, 의 예舍품合 x ·]-

V(하기 위배 j'-<l n%'뮬AP-3-애· 
-

: ]-S 이 소 장t'l· 에 ( 품3名 네0> 놓 ,
C

r 록

� 

71

머을 가하었L.;·. -
'

)- 리 나 이 러한 지시]-t l] l'물관]j-의 J.l'한 저 항에 부1깃첬고 fl/

한 외국이니· 시독에서 꼬L%)-- 부1-·%l·미 V] 다는 소분이 3· 것을 ] /러위 領기 때

분에 <!- 성과일이 骨단시었다. / /. 내신 동-3- 낭'국은 기]인소징· 01}(품3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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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기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所得稅와 則-産

稅에 관한 법을 부당하게 악용하였다. 일단 예술품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였는 사람들은 同 法에 의해 모 두 예술품 去來人으로 분류되 었다. 그 리고

세금액의 책정은 그들이 所藏하고 였는 藝術品의 희소성과 가치에 따라 外

貨를 벌어들이는데 얼마만한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 이루어凍다. 상품가치를

아무리 높게 책정하더라도 舊貞獨法에 따라 구입비 내지는 생산비와 어느

정도 맞추어야만 했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소장 예술품들의 가치는 동독내

에서의 거래가격 이 아니라 西方側에서의 去來價格이 기준이 되었다. 이와같

이 동독의 세무당국은 개인소장 예술품들의 가치에 대한 誇大 評價와 세금

징수를 통해서 높은 수익을 올렸다. 반면 서독측과의 예술품 거 래를 통한

수익은 별로 달성할 수 없었다. 財産稅를 책정함에 였어서도 이상과 같은

터무니 없는 가치평가방법이 동원되였다. 과다하게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골동품들이 貸物辨濟로서 압수되어 「흥i旨,p,과 骨

蕭品取級會社. 에 의해 처분되었다. 당사자들에게는 밀런 財産稅를 납부하

고 골동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고, 세무닯국의 세금

책정에 대해 법원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나 제도도 존재하지 않았다.

舊東獨에서는 정식 형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시민들의 자유가 부당

하게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들면 정치적 인 필박이나 그 외의 불법

적인 목적을 위해 시민들을 精神病院(Die psyc hiatrische Ansta}t)에 강제수

용했던 경우를 들 수 였다. 이런 식의 자유박탈이 비단 精神病院에서만 恣

0된 것은 아니다, 예를들면 1961년 8월 24일에 내려진 
"

거주제한에 관한

명 령" <Die Verordnung frber Autenthaltsheschrdnkung)에 기초한 당-g-의

조치를 들 수 있다. 이 명령에 의해 郡法院(Kreisgerich0은 일하기를 싫어

하는 사람들에게 노동교육을 받을 것을 命할 수 있었다. 동독촉의 통계에

따르면 1961년부터 1967년 사이에 약 6,000명의 시민이 이와 관련된 노동교

육을 받았다. 그 리고 이에 대한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그 러한 판결이 정치

적인 핍박을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졌음이 밝혀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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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i즈rI{J 構成

0政[l/·J 復權 있어서3,t 의시 삐'源調達과 fj"1汝業務能))을 고 리헤야만 46

%·l l- 1 7( 점 %지 역/A로<에서 ·지.'행i:l ]幾1謂)j.)·'.의 
'헹)징 '毛위-趾 

91·<l'히 %8'·q'힘-

수 있다. 영 71허기-니. 건축히가 취소와. &J-VI핀 사힝- 모두에 내헤 오돌M' 니-

시 복7{칭 
/

1녀1>이니. 17-속칭구-/1名 언징한 i-·논 없기 t 본이다,

/fdl·:. · 條%/) 체d조에y.-< - 동-h]-범E.1의 합111.l·적 %)1긴을 인정하는 싯과 i가친·가

지로 - A'束濫3시 l 공-Al뇐 i:"lsf(<'Il)기· 빔치국5적 기·l<무1칙에 위배피지 않

-:2 %l. - R-효하디.고 피어있디., 19첫id 771 1 인 효 력을 ldf생한 (]"政()< l·. 直權

i)J(VwBeha(;, 11아11i, 13. Il) 1 )·S- VA<-Al청 의한 <정%'{· 
'%정조·치실-이 

디·

읍과 권·은 경A-에1 廢棄필 수 있다코 
-

'

l /-정하고 있다.

- i)'政]忽分이 h[1 치국가의 원칙에 J
,
L %j-하지 입·'을 떼,

- >j:·1敗處分이 남시·지·의 긴강에 CI) 'l· 
Y]헤, 재산tI)적 의 미에서의 재촤

에 대한 초1 해. l t d]Y 職業.%權'i)]·l'f) 의비에서의 가17] 쉰·y에 대한 침

해·ti· 가저 요. 링<-,

- Ai'Il%]叔分 - % 보 인 
'l· -F:-헤가 오)i-id'에도 당시·사에게 계속 중 대한 불이

의을 끼지고 있<- 깅 E-.

이 와권-은 깅A·에 
'해 

' 

시f 긱'A 조치는 s-1단 )]·:義의 ]1](베, ·p<·l'h)'V定 
·

. 의

원히, 衡반{zl:의 y) 0애 211게 위매시 었기나 징치 적 박해로서 또는 y%'猛1']%J으

St 자-s씬 사직이 /- 리니-는 이상 II] 지<·:'가의 중데 
'l· 

기본Y1칙가 - ;/힙'힐- 수

없다m

듕h P%]獨國]宜1(U]成으5'L부디 ·)11制移0:.낭한 - · IO,0001-6 이 이 기에 해2'된

디·. 8損1;Il/t[-l[외. A)-v·IA'-l V겨 의 
'沒]J(·l[Illtl'2-는 A-<(t&l' 헴 정1/]싱' -]Q /에 해닝'되

는 사 l 4 -7- ]M I>i 
'[)2의 -i-f졍에 따리- 취소2필 수 있0. 1995년 3원초 1재

强制移<,l:외. 관if'1하이 ] 
,
000건의 복권신칭서가 관게기괸-에 출피이 처리 중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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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刑法, 蠶東獨 d3Wu%羅의 >춤算

强%-l]移住당한 사람들과 비슷한 또다른 피해집단은 동독의 관세행정기관

이 법치국가에 위배되는 주권행사를 함으로서 손해를 입은 사람들로서 이

들은 沒收당한 金錢과 財産의 返還을 바라고 있다. 동독의 關稅法과 外換法

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행정법상 복권신청권이

서 립될 수 없다. 왜 하면 관계규정이 무조건 법치국가의 기본원칙에 違背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개별사안별 전체적 상촹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다. 만일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조치로 인해 당사자가 잘못을 범하게 되고

그 결과 딩사자에게 악영향이 직접적으로 계속되었을 경우에는 행정법상

복권이 고려될 수 있다.

현재 新聯+1매·1외- 베를린에 설치되어 있는 복권처리기관은 지금까지 좁게

적용되어 오던 0政法上 復權法을 많은 개별적인 사례, 부분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개별사례에 좀더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財

産法에 대한 한계설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역시 법치국가에 위배되는 0

政行爲(沒收, 강제행정)의 原狀回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렇지만 비-産法이

의미하는 
"

부당한 간계"는 동독법을 임의로 벗어난 것을 고려한 데 비해

0政난上 復權法은 
"

법 이라는 틀속에서 任意的으로 행해지는 것"을 고려하

고 있다.

0政法上 復權낸은 기본적으로 법치국가에 위배毛 헹정조치로 인해 그

후유증이 지속적으로 빌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原狀回復되도록 하는 것이

지 수십년간 동독에서 恣0된 모든 불법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原狀回復시키러는 젓은 아니다. 이는 특히 베를린장벽근처 부동산을 둘러싼

문제와 관계된다m 왜냐하면 이 문제는 앞으로 별도의 처려v-정을 통해 법적

으로 판단될 것이기 때문이다.

G政處分의 취소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의 종류와 조치는 빌생한 손해의

종류에 따라 1) 聯邦援護法 (例: 환자원호, 피해자언근, 직업손해보상, 유족

원호), 2) 財産法, 3) 職業的 復權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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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單 
-l[l])去, '戱束獨 

不法問題의 a 
' 

算 - - - - - - - - - - - - ·-

형 Id에 근거하지 않E 지·-H-U}'날의 깅-Y-에V 第2/y SED /F[)<·>%'C算·[)<을 兮

해 )l'·]]·[), It의 復權·[)<이 보 l·2d있다. Ii;] A.라.에%. -
'

/·if파 다->소 Il). 일1. 조g-l

에 산t;<1시 강제/,<W지·피- {J'0 ·2-정 힝 M]의 지·-H-제힌·조치<이 At힘·피있니-.

IV 未舞%ik tIlP及111]g의 」處彈11

1. 銃- 
- hI,Ilk의 狀況

$]-일 통인과징의 징 제 · 사최 · 11 리시 ·%fl·'.題 중 가징· 이 리운 분제의 1 가

지기· DS決· 너'産田])r이디�-. CI 주닌 A·1인은 l 51 %·l 메-計린장1척 J:1치셔끼지

서독F-<,L 팅·히-던 V-h-i-주민3의 )l%f.l[외- [ f 이후 서-<으V 기-리{.:. 동·b;-주VI

들의 舍-:'·r 히 맘에 내-해 4) 
'穀 

( -VA.싱311.의 데응조치애 있었니., 사실싱· 1갈·줄

민·>3-·C 정지적 힝시-지1J{ 조 지 로 서 일부는 0;·t'f·J으V, 일부는 經濟1'F)으<L 재

산<-;,- 
'沒>1인3'兎나. 

v·'-·t 티12'지-1-->-> - C다3· 부동산을 매긱-하V ·
'

:- 감2되있

다. 나이-가 V-7]JE이·의 集1%Iq/111場化니. 기니 이 러 사안에서 졍치려 섹체가 농

<F 'l- 
헝사기 1j-;t 안헤 제신-손실이 인이rJ니-. 이와권-은 제신·손부/은 빌적인

징 치적 박헤 1'il는 치빈적 성지 비 고 있디. I ( -bf 수 있디-. 그 외에 소. 런·;,r

%]] 력 시 대(1945y[1J(니 1949V(/가지)에 g/j'd'[:·沒51%d 있있A.. 데 이 분제J. A解

決 [Id'l<iV問途)라는 복%j'적 C]]吟 속에서 빔-IL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La.. 이러한

문제거이 깃'고 있·l- 의 미를 인1원 j 기 위 하이서는 -7 11 디-음과 김·< a·

치외· 지-료를 쿄·김·패 Pl아약 Id 깃이디-.

1 l-;·!- 7] i9 치 히 에 서 1948V't),C- 산3J 셍 신·의 약 40%-指 차지하1;·l 
'

/,000개

정),c의 A.l-입 이. 중소. 기 1>] 
체가 

·>'<OIVq있3t 
- · 330만 티.At VI·히.-L- /1111J[.

1-브가 소위 
'

1'I l7적 /.f-지 개'떡' 의 
f>.l '니일CL 

沒收피있<며 소<·1에 내한 전·생

배싱 조치j;L서 Y액 50익 Mark에 난'히·는 -
'

V장이 헤체되고 213게의 大企業

體가 소련식 주석최사<L 진환q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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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독이 건국된 1949년부터 2990년 통일시까지 취해진 각종 沒收指置에

관한 것으로는 비록 모든 사안에 대한 수치는 없지만 대강 다음과 같다.

- 동독의 발표에 따르면 소위 舊띠'獨人 所有 약 66000건의 부동산 (그

중 45,000건은 지상건물이 없음), 약 2,000건의 기업재산에 대한 소유

권 및 약 2억 6,000만 Mark의 예금액을 잠정적으로 국가관리하에

두었다,

- 1953넌 6월 10일 이전까지 허가없이 동독을 떠나 버 린 사람들의 재

산은 沒收된 후 )<,民共有財産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재산으로는

약 31,000건의 부동산, 2,700개의 공장, 2억 Mark의 예금액 등이였

다,

- 1953넌 6월 11일부터 1989년 7월 31일 사이에 허가없이 동독을 떠니-

버린 사람들의 부동산 약 80,000건 및 에금액 13억 Mark는 국가의

信旣管팸T에 두었다. 이러한 재산의 일부는 제3자에게 매각되였거

나 시의적절하게 人民共有財産으로 전환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 통계치는 없다.

- 1972년 약 12,000개의 半民·半國營企業體가 人民共有財産으로 전환되

었다. 1949년부터 i972년까지 沒收되어 人民共有財産이 된 기업체왁

各자기업에 관한 자세한 수치는 알 수 없다.

- 불순한 간계를 통해 취득된 재산 및 反法治國家的 형사소추의 일환

으로 단행된 財産沒收에 관한 수치 역시 알려지지 않고 있다.

2. 財産法

未解決 則'産問題의 처리를 위한 기준은 
"

1990년 6월 15일자 동·서독 정

부간 未解決 財産問題의 처리를 위한 共同聲明矣"에서 확정되었다(絃 - 條

J 부속문서 제111편). 여기에는 특히 재산권 반환의 기본인칙, 정당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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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의 사실 여부, 소 1군·7] 령 치하 
·[V<[VIM'A·:·의 

:M還 uf마 동이 At힘-되이 있다.

이 j[·lri]每11)]-A는 l()90<·-{ 9%,[ 2931 y獨法인 t解決 財産問題의 처 리에 j/l·

1 ])] 
'i-로서 

統 
- 

條)/)과 1께 1짠'i되있디.가 聯+l(>L·으j]-e 인수되있으미 -
'

l-

<f 여 러부]d.이 수.싱2J있다. )[·비/ly뻐 i l 0.l시 統 
- 

條約()/<문서 제1]IF'])의

일부로서 
·>')L{·l!.O<J ·pl·.16.合 깃'게 시 있디·.

Jk解·Lk B]-]>i 問題 d'[J].Ii.에 과한 1
1
11R의 기본713은 d4 h:[ 10 ·l 7인이

동독잉V에 였t('l 재산으로시 아무VI ),(상-;l 없이 ·>"[V收삔 
제산이 면 />/1;<fdi'J-l'

K에 게 l
%
Il- 'l.%]이이· 

한다A< 깃01 다. CI 리나 이 
·o<C 소위 郞分1'[/·)인 )fi)<i)"爲

12J·을 데상으로 하/J 있디·. 이 
·[J·)의 !7관}이 J허 ·직으3,!- - '

(d·의 지-·중 비'/>A'·':-a

收 싱·내.난 교·;s-라히.지--::- 데 있는 것-F 아니니-, 오히러 서1[-시 VI 이 나· 외국인

으V서 %獨地域-발· 71-21]직 또는· 분%Ii 적 m o , 보 미 났거니- %獨地域에 ·{2J

거주)'l· ) 11· 似기 메·l,!-에 자신의 새선·을 7]-- - 히·지 - V兎거니· 인·덜.'힌' 수 일

었턴 ·l<]-0- 김'1귀'하지 S·--(i- 수 %었K) 사림'C의 -<정 한 /C/[']]i,l%을 a,< 7:1해

-

'

슈자<. 겻이 이 h[] 의 기본7{칙 이나. %·독인, 서목3>, 외1·( 인들이 ]l(]<7:.하게

딩- l. 
·%AV띠'%':은 A-쇠 적으3<- W'))i'·:d;·의 키-3-Ll)싱·이 아니디·,

이 와 7-l--K 기본윈2>의 에외 사언·이 iR遲,i',t]"求權이나. 1 네 1꿨C[料3,L 긴

불비 - -E 충당'힘' 수 81거니·, 담Vl 
'l· 

00K가 싱·딩'하이 
·%收, 소-171 )r, 기, 증

이, 상·d/ 기 ·71을 X-해 시상- l. 물이 있·l- 부-k신이 니- 긴분이 )v]<갔 0{M'/!'7:-으

- 료 님이건- 싱-V·니·, · 0-<'·힌- l-게 tqI/·!-에 -
'

(< 리 상'71이 인이닐-- 7<]-Y-에 는 且표

還,ii[]t) 權이 시A-된니.w t h )러 1 시.래->.:- 3·히 촐·:·f 피 밍-자기· 사진에 신-·S- u)l

기·하거 니· d---a-71·8- AI: 기한다·;-< 條·fo·l<{·lj,L 출·1·l'허가서기- VI'-c%J 깅우<l- 의1

한다. 취 <-;· 지- 지·신이 시 %.l 
- 순한 VI-계설 -

'

P/ 원 했-g- 김우에는 t
%B'l·정-'/-가 닐

가눙하니·, - - 깃이 {]자 또는 -:·
[기·기권·에 의'헤 동 :Iv]있읍 깅7에A-:- 반者·칭

구가 가능하나, 또한 lId 1]i >)<-P 1933%-l 1 7 303)부티 l.94L갸<l 571 8일까지 나

치 暴」s 1네.期에 있었인 깅-요성 재-신-손71은 빈· 1·힐 깃V 5f정하고 있다,

미지펴·F V 디·른 119·計-]/·정(·1후히 형사V.i 적 %1翟b<피. 헹정)/j 적 g/種A의 긱'

I -]/·징)에 의거叫이 /]V[);.·[f>國家[)<) 헝 IIi, 공-'S·진서7/1, 
'%g징1/]상의 ·편징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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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刑法, 舊束獨 不法問題의 淺算

의 폐기와 관계되는 재산일 경우 原所有權者에게 반환하도록 되었다. 이 경

우 신청권자는 우선 재산손실과 관계되는 행정조치의 페기를 신청한 후 所

定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 이후 財産낸이 정해 놓은 바에 따라 재산가치

의 반환이 따른다, .

財産法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5월 8일부터 동독이 건국된

1949년 10월 7일까지 sii法 또는 占領高權을 근거로 沒收된 재산에는 적

용되지 앓는다. 나치스 暴政期 (1933년부터 1945년까지)의 박해에 의한 재

산손실의 반환 및 법치즈의 국가에 위배하며 수행된 형사법, 짇서위반법,

행정법상 판결과 콴련된 재산손실의 보상에는 財産法이 적용된다. 占領法

또는 占領高權을 근거로 沒收된 재산의 반환 여부에 관한 사안은 통일과정

의 까的 側面으로서 소련측에게 협상을 요구할 수 엾는 사항이었다. 소린은

"

독일문제의 최종결정에 관한 조약" <2*4 條夢))을 협상하는 회담과 이와

관련된 양국간 회담에서 과거 舊東獨 점 령지억에서 재산 및 토지문제에 관

해 취해졌던 각종 조치가 환원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종일관 명백히 주장

하였다.

財産法은 위에 열거한 취소사항 외에 아직 常存하는 국가의 강제콴리 상

태 역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와 같은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

을 들 수 있다.

- 1953녠 6월 10일이후 허가없이 동독을 떠난 사람들의 재산에 대한

國營信認管理 (피난민 재산, AC-2-사례)

- 전쟁이 끝난 1945년 5월 8일 헌재 이미 서 또는 西베를린에 住居

地 또는 常住地暑 갖고 있던 독일 국적의 소위 舊西獨人 소유 재산.

i953년 6월 10일까지 합법적으로 동독을 떠난 사람의 재산, 貞獨地

域 이외의 住居地를 갖고 있는 사람이 19b3년 6월 10일까지 (애컨대

상속을 통해) 취득한 재산 등에 대한 잠정적인 국가관리 (일명 제6

조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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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終1'l'脫 낭시 /+獨地域에 있Id 까[Al너d·1에 1<l]한 ·<·r가%9·리

이 러한 d-리 ·l- 1902%·{ 1271 31 1부로 3.i'/%'.한 弟'2/y 처'A':·[):. Ifyi'l[(J3.l< .

동해 {j.·'-네었니·.

a

너')); 
·[)%·의 -M-표-:·:· 사최복지를 fl'안%'l- 이해핀-게의 ]'3衡化에 있다. 따라시

;;[R'l.의 기 -뵨 . [A-완 소.-R-V) %Il-亭1·이 시최 석, 깅XII려 1'IIA-t Al-적 A-(거 AP-에

-11가능하기니- )J( I
l <Ai K가 소-S·/ ):L-(.·:- '

]'$Jl'CJ /데)0權을 정텬히·게 -
'

/g] 健을

깅크.이 민 채- 적- · 의 헌·계 저 하게 %:'[디-. 이 리'한 깅우 j]-t 狀態·祖- )L천해 //·

]. 이헤%J-게가 返還을 해 는 ·) 1 헤-Pl-게보다 -7-신시시는 
>Id:會·w.y)]1}<l(11이 시

성.퍼 미 ]1;(}i%'/J'權·W·에 게 MI}{'ty]]'IS'求+l/ 이

� 

J
,
]

, 이 %j · ,

2'4 러니· 19%넌 10림 18인

이<iw.9] 거 FIl<i!l·개]- 비 -3- 2 /9]지-가 졍닝·히.게 < I
c 

% 循너· 할지라V 원칙적으

J,L%1 되·'시 (]J'-(:-니.. i Obv l I l-[lB V':0%--은 7)부 에외 ·적 싱릭-各 인정'히.이 이L정

도 -
- A 성 이 있/,t록 해 놓3)'C-l-. w

'

l- - F된 내A.-F 만3.] 198f]h·l 10 ,l 1831 이

후,애 기 배3'l 싱7-리· 힌'X]라2,t a ) 198qh-f IOj[,l 18인 이 
·101] 

3(입이 [
I l:類.i-.

-

<로 신. 칭 되 있 거녀· )%']A/설과- 보1-쎄 성연81-게 거 레시있을 경A-, b> W.p·t의 한

시 1이 l'l ·

'A 
f', l 

'

. 7.E- 또는 사til 가j;L서 인민 · V-R-시 ·언을 산71-g.으로 /

1벼/

號合 경-7., c ) 31·8]자가 19891%·j 10권 [()c 1 이조1,에 상낭 31·JE의 가치 증시-2.

또]-:· %.>헝 ),t <·l - 무시-->< 
'壺-3· 

겅.Y.에 ·>..:- /

」
l-

3]자의 n·[)<.;'fJ ]101). 이부가 정

상 7]-직-의 
- 

데힌· 조[징시.인-이 퍼 /C 록 하고 있다, 이 매 n·[)21'6 11)애j.

(Re(]lichkci{)이 VI- 게 hj 온 l
%

I l
.

1
10 J 제932/(의 A·2의 取%l (Gut Nubdkei0이

VI· 기1님 ·미 - b'-인한 싯 이 이-니니·. XI]산]/i상의 J[(-)l<1 적 추]J->·이 VI- A<.p<-에서 직. -

퍼 Ic-l 31 1가 J/j -> -
I i·정과 

- 

1치-싱-의 기 1 . 원 칙 -
'

d-이 K·수피었다는 사신, 즉 
"

V

i[. 깃이 {]-110지으V / ] 행10있음"各 솟한다. -
'

l

'

f· 입지·가 沒51-k :1 부동산이니. d

가판리하에 있-l-t ) i'-%'-산의 매가이 /리 지-의 -旨·의 없이 진헹)기었니-A:- 사실

- 皇. 인31. 있니-<J 혜시 /fJ<取(B. (UllrecllicllkdO의 -;'<·거가 %)니-'l 한 수는

일다.

그 러니. 骨1/1 시 제신--/3] 일 긴 - · 의 11J/A<·[返遲은 / /입자가 A-기부에 소-R·/

지-j,t 등제되어 있-3· 떼에민- 배제%'·/ -5 있니-. 등기-)l-L -L 제-趾 하지 않은 사안

-

- It6 . . .



第4章 刑法, 舊東獨 不法問歷의 淸算

에 대해서는 1994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物權整理法이 적용된다.

物權整理法에 따르면 利用者가 3989년 10월 t일

� 

이전에 동독의 국가기관

과 대지, 건물, 건축관련 시설에 관하여 서면으로 유효한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고, 1례 契約이나 移轉契約 또는 사용계약을 근거로 점유하고 있을 경우

이면 때價의 졀반으로 부동산 매입을 요구하거나 지상권 셜정을 통하여 原

所有權者로부터 부동산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러한 선택권은 1989년 10

월 t일

�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소유권 구입 이 완료될 경우 재산

반환을 배제시키는 3대 구비요건 중 한가지만 갖춘 사람에게도 주어 다.

나아가 1990년 6월 14일 이전에 자기집에 관해 동독의 국가기관과 유효한

書頗 賣買契伊)을 체결하였으며, 1989년 10월 18일 이전에 체결한 전세계약,

임대차계약, 기타 사용계약을 통해 1994년 10월 1일 헌재 이 집을 자신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物權整耶.法에 따라 청구권이

효력을 갖게 된다.

이미 統- · 條%<J에는 관런 대지나 건물이 특수한 투자목적, 즉 일자리의 확

보 또는 창출(특히 제조업공장 또는 서비스업체의 설 림), 주거지조성, 정

기반시설 관롄&·치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所有權 返還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확정해 놓았다. 그 이면에는 원소유권자의 財産返還 L),前에 新聯

1에·l 경제의 신속한 활성화라는 公共의 利害關係를 우선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 경우 原浙'有權者에게는 최소한 시가에 해당하는 판매가격이

보장된다. 
"

返遲 以前에 投資"라는 기본원착은 1992년 7월 14일 제2차 개정

財産法을 통해 투자대상을 가능한 한 넓 힘과 동시에 투자목적을 다변화하

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임대자 또는 이용권자가 계약체결시 非슴法1(J인 절차를 취했을 때에는

기존 임 대관계 또는 이용관계는 국가 관리의 해제 및 보상과 무관하다. 이

러한 毛우, 법적 관게는 쵸解決則'産管理廳의 확인 통지로 해제된다, 소유권

이진에 관한 확인통지를 통해 非슴法的 賃貸 또는 이용과게의 解除가 불가

능하거나 국가행정의 해제가 불가능한 사안 그리고 국가행정이 종료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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肉算 - - - - - - - · - - -- -

인-에 내헤서-l-< 1992<·{ 12 t] 31 인부로 <!]'L'YVl )g]-'i에 따라 [qq4년 6윈 242J

까지 ·)l-:o·oCl'P·J R]대 y/1< 이- - 관계2.l 解除.들 소1칭 管 수 있다. C)- I
l
L]-에 제신·

c/{의 A還에A.< 인 A{의 부대2'(치가 미·2디·. 이외·VI'·F 것은 a ) Iv1· l 가치 증

식이 있었니.면 이에 내한 조 정, b) 기존 부24산 담보7-1의 인수, c ) ) 님<-깃CTfJ'

때'産으<L ·
- 

l 
'l- 

l 소 J된 (-)債의 상·횐-6,p 하정, d) -7·모1자가 c/tull가기읍

지뷴-했올 깅A-에 데한 (M[還 듬과 /·게%)1다.

1995;d [38 31인 y{제 聯-fl] k>f]y>)t삐�'4·가)·l[Il.廳이 집 게한 최0 A· 자%'L에

미.j<먼 企 葛關聯 신 칭 긴수의 약 51 %, )CI[)産關聯 칭/'l-C/l 200 만x-l 이싱-

중 약 /18 %,가 처 리 피었CI·w

3. )IlifDf)4]Il. [4UMMI·l'킨C

:i.1 . iMPJ 根據 l 1 1 標

[111償0:과 」캡整給<·]'·>.)[--S- I/解決- MA'd·:l/0地3,i- 새<$'1하리->-t )p]적 /,그

전정-5-j·'W-시, +渥>1'쇼])貞에서 의 無·限<'Il 
'[V][Vi]"))[·> 

및 이피. 비슷 
'l· 

사 에 대%1

.

!J-상김' 
'시-M-과 

이에 VI요 
'l· 

제>IV1을 
C
I t-징하고 있니·, 비'v·[)4

(Veu]l%·ellS-- g'ese[ )y< 이애 판련%'.( -]i·징을 
내포하A- 빕률이 이.니고 ·<9리

지·애게 재신-의 返遲이 a< ‥ 1[l[->(Md'Pi'·'<)[- 제/l/L외- 제53()하거니· c/{ 리지·기. 새산

의 I
T

11족1- 내신 hiP%金各 선 비健-邑 깅 -7-, C

t
1

. 1 리 지·에개 i·IIi償1情求權 허-g.힐- 난.

이니..

ill1償>과과 ,閨%'EO·fl'기;·은 어 기시 니 니·아가 1945닌부터 19/N<IKl- 소 ·1군

4] 령 닝'시의 
·>삐%->l'爲에 

내해서V If1 2리);·에 띠·라 IPl·횐-이 나 보상이 /C'Ill能

-

'l- 
깅E 조 징-/l 이 시 -Id-되V록 - '

l (-징헤 놓았니-. 또한 a ) 니·치·< 피헤자011 내

한 V별J,L상-]/-징 b) -2'-독의 핵·기·채J,L에 rI]한 최종처리%-l-정 c ) P·;-인 세국촤베

냔위(Reichsolark)j)- 기Al) J d-/'h'-i證券의 최종처 리5:<-정 cO s ( J제<·l'시 j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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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으로부터 추방된 후 %i聯邦州에 주거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4,000

DM의 - 回性 補助金 지불 등이 내포되어 있다,

3.2. s邦憲法觀判所의 基準

연방헌법재판소는 1991년 4월 23일자 판겯에서 다음과 같은 補償法의 한

계를 설정했다,

" 

외국에 있는 재산과 관계되는 한, 비록 0國의 헌법 질서와 일치되지 않

는다고 할지라도 無報償 沒收9爲를 포함한 다른 국가의 수용조치는 독일

의 國際收用法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한 젓으로 간주된다. 이는 헌법상 이

의제기 대상이 아니다. 입법기관은 다른 국가의 통치권이 책임져 야 할 不法

行爲의 월상회복을 규정항에 있억, 전반적 인 H 由裁量을 갖고 법률을 제정

할 수 있는 매우 방대한 촬동의 어지를 갖고 있다, 原狀8復은 개별적인 기

본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근원은 전적으로 法治3[義 국가사상 및 福

IlL主義 국가사상에 있다. 즉 문제의 沒收財産에 대한 왼전 보상은 基本法의

명제로부터 도출되는 사안이 아니다. 많은 경우 입법기관은 그밖에 국가의

임무로 간주되는 재원조딜 가능성을 고 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입법기관은

- 소-7권 관련 피해 뿐만 아니라 - 原狀回復되어야 할 피해의 총액을 고 려

할 수 있다. 소유권의 피해 현황을 과악할 때에는 해당기간중 생명, 건강,

자유, 직 업 승진 등 다른 분야 역시 악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도 살펴야 한

다. 新聯邦州의 재건으로 인해 제기되는 문제 역시 신중히 고 려되어야 한

다. 骨으로 聯邦憲法裁判/])i-는 동독의 경제적 파산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서독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聯邦품法裁判所는 이를 다음과 같이 축약하고 있다. 
"

新聯邦)·l·]의 열악한

겅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미 현시점으로부터 수천억 DM의 보조금

이 필요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원래의 가치와 동일한 정도의 原狀回復이

라는 헌법상의 의무는 엾다. 그러나 입법권자는 /原狀回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룰 때 基本法 제3조 제1항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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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여 농림 업 관련업체의 신규설립 및 재설립자외- 조 정급부의 신청권자

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특혀1가 있는 耕地講7,의 가능성이 무여된다.

나·치스 박해와 관련된 재산손실 보상일 경우 漸減式 技除가 따르지 %고

즉시 금전으로 보상된다. 東獨地域內에 주거지를 갖고 있으변서 1990년 10

월 3일까지 계속 그 집에서 상주하고 있던 失鄕民들은 보상기금으로부터

4000 DM의 - 回만 補붜J金을 받는다.

3.5. 財源 調達

보상기금은 우선 연방신탁후속특省관러청, 언방정부가 신탁관리하고 았는

舊東獨 및 舊東챕 지자뎐체들의 재정재산, 負擔調整金의 촨수 등을 통해 충

당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2004넌부터 지급될 총 110엌 DM의 聯邦補助金으

로 충당된다.

V. 폼東獨 飜家保衛部 資料에 콴한 法律

L 政治的인 目的

舊東獨 國家保衛部 資料에 관한 난律 (Das Gesetz Ober die Unter1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 hemaligen DDR, 이하 國家保 衝部資料

法 Das Stasi-Unter1agen-Gesetr) 은 SED 불법정권이 유산으로 납긴 과거

의 정치적인 짐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의 일촨으로 제정되었다. 즉 同 法各

Stasi의 不法0爲에 의한 희생자들의 보호를 보장하고 40년동안의 共産不法

政權이 남긴 잔재들을 청산하는데 그 제정목적을 두고 있다.

國家保衛部는 178 km의 두께에 해당하는 약 600 멍에 대한 기록을 담

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남겼다. 同 機關의 희생자들에게는 國家保衛部가 그

들의 삶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자료에 대한 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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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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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政治的인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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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 hemaligen DDR, 이하 國家保 衝部資料

法 Das Stasi-Unter1agen-Gesetr) 은 SED 불법정권이 유산으로 납긴 과거

의 정치적인 짐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의 일촨으로 제정되었다. 즉 同 法各

Stasi의 不法0爲에 의한 희생자들의 보호를 보장하고 40년동안의 共産不法

政權이 남긴 잔재들을 청산하는데 그 제정목적을 두고 있다.

國家保衛部는 178 km의 두께에 해당하는 약 600 멍에 대한 기록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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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도자들,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교회 종사들, 지도적 인 경

제인들에 대해서는 과거 國家保衛部와의 협럭여부에 대해 심사가 행하여질

수 있다. 다만 만 18세 이후 國家保衛部와 협력하지 않은 요원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아니한다.

刑事訴追機關은 형법상의 중벙죄, 특히 舊束獨共産體制와 관련된 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의 개인관런 자료를 열람
된

할 수 있다.

秘·密情報機關 (Nachrichtendienst)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개

인관련 자료롤 열람할 수 엾다. 만약 同 機關이 그 러한 자료들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복사본을 남기지 아니하고 즉시 聯邦受托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외의 자료들에 대해서 秘密情報機關은 간첩행위, 간첩행위방지, 폭

력적인 과격주위자나 테러리스트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 한하여 법의 테두리안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

聯邦受 t廳은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新聯邦州%1 支部를 둔 연방기관이다.

同 
'A應의 

長인 聯邦受 t廳長(Der Bundesbeauftragte)은 직무를 7행함에

있어서 완전히 독립적이며 다만 법률에 의한 구속만을 받는다. 또한 新聯邦

州出身 위원들 중심으로 구성돤 자문기관이 그의 직무수행을 돕고 있다. 東

獨地域의 朗聯邦州들은 國家保衛部 자료를 담당할 ·)j·1受延廳長(Der

Landesbeauftragte)을 자체의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다.

國家保衛部資料法은 國家保衛部의 과거 행적을 역사적, 정치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제반 어건들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同 機關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

는 당사자들의 ) <
, 格權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 자료들은 학문연구,

정치교육, 언론, 방송, 영화제작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 l 그 -



第4章 刑法, 懲束獨 不法問題의 涓算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聯邦崗家保衛部 fi料)t:擔'l'r

l'·il 機關애 199fil(cI 5%·/싸지 거의 70만긴의 ]/-서에 데한 정),t체-A!-, 문서

인2)-, 분서사본의 - VII- - l. ,
L

-

'

f- 리])- -
'

A
l- ·긍기<(‥%Il 종사하는 사 ·-IA·에 

대한 과거헹

지 조 시. 
-

'

(3

'
-

- d· A--'/-하<-:· 신 J 서 기- 되었다. 이 중 IT)5k·! 5원까지 >3: 직

으로 처리 A'l 
- 

1수는 200 만건 이 싱'에 이-l-·l-디-.

[백家保7'[l-Ik'傷'Afl·>)[·이 h트'i, 시 햄%·1시 3%'{ <l.l-이 지난 헌 , 1예 ·A·3 
J체 직

으로 <(·떼 본 래의 A

'

/.·[):· I l l
'

BJ-E 신'V'1하고 있다01 볼 -5· 있으10 이;.:- 聯)끼피

家保衛['6] 
- 

['7料·)f擔'l'l' (인1% 
' 

가A 
' '

l
'

l'廳)의 第1/y [l-s·動報<Il·I,l[를 y헤 실

었다. y/5힌· 제출%[{ 신 칭겐수-·A J,L니리-도 -:·
:·민<J·에 개 무리없이 수A-피였다고

히기. 1 A·. 있니..

l 혜



築5호 經濟 · 社書 · 環境 統-의 達成

第 5 章 經濟 · 社會 - 環境 統-의 達成

L 統-以前의 狀況 : 社會主義 計劃經濟의 崩壞

·,.‥‥ ·‥‥ … ‥
캠j

현재 접근가능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80년대 동독경제가 극도의

위기에 처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동독경제의 1産水準은 서독의 生

産水準에 진씬 뒤떨어져 있였다. 여러 분야의 資本스톡(Kapitalstock)이 老

化되어 사용 불가능한 상태였 , 社會間接資本도 충분하지 못했다. 舊 코메

콘(COMECON) 국가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생산된 대부분의 제품들은

세계시장에서 競爭力이 었었다. 공업 부문은 과도하게 팽창을 보인 반먼,

서비스 부문( 아주 소홀히 취급되玆다. 민간 주도, 기업, 경쟁 동 市場經濟

的인 활동을 위한 전제조건들은 - 私的앤 I$T經濟를 제외하고는 - 거의

全無한 상태였다. 가격형성 및 시장상촹은 정치적인 계획에 의해 결정되었

는데, 이는 에너지의 허비, 환경의 파피, 능률 저하, 생산요소의 낭비를 초

래하였1

2. 낮은 勞動生産性 및 高度의 濯在失業

동독의 社會.초義 計劃經濟의 非效率性은 동독 국민경제의 勞動生産性이

서방 선진국들에 비해 낮았다는데서 가장 분명하게 드 러났다. 동독은 당시

코 메콘 국가들 중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
Tw

-
' 野 

'

년.-대-.-말. 동독.국민경.제의...f抱朱産性옴.서w丑의..30%에폭 P )치.지..·못했다.

동독경제의 1産性이 이같이 았던 것은 여 러가지 이유가 있으며, 이들

은 社會主義 計劃經濟가 지넌 근본적인 약점들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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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



第5호 經濟 · 社書 · 環境 統-의 速成

IFO 경제연구소에 의해 밝혀졌던 이 대략적인 수치는, 수익성과 효율성

이라는 측면을 별로 고 려하지 않았던 동독의 고용제도로 인해 後 0 통일독

일의 經濟,財政·社會政策이 걸머져야 曾 부담이 얼마나 컸었던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3. - 方的인 對外貿易政策과 論弱한 國際飜爭코]

동독은 國際分業體系에 아주 약하게 언결되어 있었다. 당시 동독의 對西

)J 교역량은 동독전체 상품교역량의 4분의 1에 불곽兎던 젓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중 절반은 서독과의 교 역이었다.

동독의 對西方 輸出은 주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동독은

외환사정의 악화로 인해 종종 전체경제의 生産코스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수출이 이루어破다.

동독의 주요 交易對象國은 舊 코메콘 국가, 그 중에서도 舊蘇聯이었다.

이들 국가들과의 교역은 단기 · 중기적 通商協約에 기초하어 雙務1(J으로 이

루어졌다. 교역가격은 대부분 국가차원에서 결정되었고, 移轉루블화

(Transfen-LIbel, 人爲的인 정산단위)로 代金決濟가 이루어掠다. 따라서 舊

社會主義圈 국가들과의 교역에 있어서조차 경제적인 tI]點에 기반을 둔 진

정한 의미의 국제분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舊蘇聯 및 기타 코 메콘 국-가들과 동독간의 무역은 수십년간 그 규모가

고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안정된 판매를 보장해 주였다. 舊 코

머]콘 국가와의 동독 교역량은 동독전체 대왹교역 량의 약 2/3룰 차지兎으며,

이중 舊蘇聯과의 교역이 동독 전체교역량의 40%를 차지했다. 80년대에 들

어서면서 舊蘇聯으로부터의 원자재 수임은 가격상숭으로 인해 停潛를 보인

반면, 동독의 수출은 80년대 중반까지 원자재 가격상승을 만회하기 위해 物

- IF9 -



第5章 經濟 · 社善 · 環·境 統-의 達成 -‥ . - - - - · - - - --- -
- · 

-

-

- ·

t:l(11에서 급속한 증기-計 31있다. L ]. <{파 SOVI대 1간 A-d-에서].- 국내셍산품

-S- 投資 및 )<)Il]]i)i'Y- 에 사-9-히.1.':- 양이 그 만甘 骨이V 있기 떼분에, 2%-l.내 ·

'

(

국기-외.의 -
'

·I
l

- 익 -K ·<] -[·
[ 국V[·<] 세에 부110'<-<,L 리-펑·있니-. 이 러 한 추세를 럭-되·

하기 위해 동L;.p 하이 네크 싱-품과 7]-온 
' 

1대직인 AM物,[,/,y-名 y혜 %'.

M 메콘 
·[·
> 기A-과·의 [Ip-익에서 演格優<t'/:를 의-.[,t하고자 시V健니·. 1·/1으로 80

[J 대 중1,Il·에 1이 <--[-l;j·1.서 -
'

2/묵·f ·>A /!Ii)[會 j..i리蜀 
-:·
l·가들과의 Al( 역븐 물-F. ),

빵 T'1짇‥t·기.<,)과의 · ])(익에 있이서도 J체를 )]t었니·,

IS71,·-t 동A-의 1
,

'
- 익액< 그 IA」l,模1(Ii이니. B'(i,l,,l,+lyoul(Ii에서 서]M· A·!진-]·l 기-ii-

과 u]]')(혜 뷸 떼 아구 M'은 수준에 있있니·. 1J시 및및 
·:·
(·가의 1 )<常 ]

[
L 어 엑

을 111교헤 
.

!ILl 1 다-E과 긴'다:

동 독 :3
,
525 Id'러

1번기에31-샘부j.!-L·t 8
,
8'/0 단러

니] t l 란 까- 10,130 낢i시

스 위 스 12,570 y-{'리

오스트리이. 16,170 닐-러

이 러한 A%/ 익추세<<- /·신]-이 
"

l('(l',[,l',의 낮온 민"V 인해 l
'

1 1실 l]'6,l,,l,-g- )%-]IM

시징· 녜다 %1기가 신 %] 어리-기졌-5-.와 보이 /다. 익 91< )
)
!. 잇)o<다 꺼.換收

j,13핵-]·r 기·시 l 미·1.cJ.님- 수출싱-% 의 메각'데-;]f)이 71 짐 r ·1 11(1線을 / /파1

깃을 )It1신 일· 수 있디·.

19'/O O.50:·j

198() O./l54

1985 O.273

I%8 0.240

동독상At-의 수-魯력이 저하되었디-·:< 점은 동독미·<t크와 서-s]-Ul-르크(1]M)

의 P%] i'fl(<換/V·%에서2,c 1 수 3)c)·. 197()<2( ·V-!·;-미·IA3-촤 對 서1<-111.j3-크-회·의

1새} - . -



第5章 經濟 · 社書 · 環境 統-의 遠成

交換率은 1.7 : 1 이었으나, 1976년에 2 : 1 이상, 175년에는 2.5 ; 1
,

그리

고 195넌에는 4.4 : 1 을 기록해 동독마르크화의 對까價値가 점점 떨어졌

다.

4. 佐民들의 생활사정 惡化 및 - 部 階層의 不利益

0년대 초부터 극도로 악화된 대외부채, 舊 코 메콘 국가들 중 원자재 공

급국들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대외경제적 인 부담, 그리고 동독자체의 非效率

的인 計劃經濟的 구조는 1982년부터 동독주민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형편이

지속적으로 惡化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基本生必品의 공급은 보장되었으나,

자동차, 가전제품, 패션 의류, 자동차 수리, 택시 이용 등 高附)JU價値의 상

품과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또는 시간과 지 역에 따라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예를 들어 승용차 한대를 구입하려면 동독주민들은 10년 내지 15년을 기다

려야 했다, 동독정부는 공급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中央集權式의 개별조치들

(예를 들면 소비재에 대한 특별공급계획 수립, 가격인상 조치, 서방 상품의

수입, 고 상한 상품만을 高價로 또는 免換 가능한 통화룰 받고 판매하는 특

별상점 설치 등)을 시도해 보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

었다. 특히 동독주민들은 지난 수년간에 결쳐 상당한 정도의 講買力 過摩]

現象을 1고 있었기 때문에, 융통성이 결여된 동독의 유통 밀 판매구조는

공급차질을 해소해 주는데 뚜렷한 방해 요인으로 작용兎다.

동독이 또 
"

社會主義의 업적"이라고 자주 내세웠던 주민들에 대한 社會

保障制度도 원칙적으로는 그 기능을 하고 있었지만, 부분적으로는 상당한

결함을 노출시켰다,

과거 동독과 현재 독일의 斯-得構造 몇 社會保障制度를 비교해 보면 특히

과거 동독에서는 연금 수례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아주 불리한 상[]1에 있였

음이 드러나고 있다. 19%년 말 동독 연금수혜자들의 月 平均 노후연금은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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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l· 
상베었다,

동%에서 는 이 외에V fL 
'l· 

障何.·AlE )聘19이 사회적으로 불이 익을 만있·다,

이]2 지·제 및 수s,l을 위한 외후1-이 부족하여 ·징-에자를 위한 휠체어나 기

디· 수입·제풉·2- 충분히 공骨힐' / 없있기 문이있디.. l%fl'M.·s 수정-시소1의 부

족, 징'예자를 위한 ·전f 치-%-L시선의 ) /족)L 낭-시 동독의 障}라者 階>[{이 널·

이익을 반있·읍을 j,tcd준니.,

5. 民開企業活動의 廢11 l 經濟構造의 I B央集1-II%b

동독 l

:it·畵1]經濟의 )%本路線-F 이·븐111- 
"

dI:5.>·:義09 /p)i'有 關係"를 체계3

로 하충하는 ·깃, 그. 리-31 이외· 꾄·V·l'헤 y)J]0]먼·階에-L 아저 부분직으旦 존재하

고 있는 fC間企栗돌의 1권'간1을 막고 l<·c에]-t 이를 ill)지하논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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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대에는 1차적으로 申國營의 성격을 띠는 기업들이 셜립되었고, 마침

내 1972년까지 모든 
"

殘存" 만간기업 및 半國營企業이 완전히 國營企業으

로 전환되었다.

이같은 민간기업의 추방 과정은 민간수공업 부문에도 확대되었다, 민간수

공업 부문에서의 이 작업은 우선 특히 이른바 生産組合(PGH)의 결성을 통

해 이루어兎는데, 개인 수공업체의 재산이 조합 참어의 형태로 그와 같은

生産組슴(PGH)의 재산에 편입되었다. 1972년에는 대단위 조 합들이 )%v미共

有쇼業(VEE)으로 전촨됨(결국 收用된 셈엄)으로써 무려 1700 여개의 수공

업 생산조합(PGI-I)이 국유화의 희생물이 되었다. 그 결과 민간 창의, 자유

로운 기업魯동, 기엽간의 경쟁 등 헌대의 경제발전을 위한 모든 전제조건들

이 사라졌다.

민간 경제활동과 시장에서의 경쟁의 추방 및 폐지 작업은 중앙집중적인

國營 콤비나트들의 형성과 밀렁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이喪운 일차적으로

中央集權的 權))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인 고려,

기업적인 이해관계나 경 쟁은 완전히 뒷전으로 물러 났고, 오히려 콤비나트

들에 대해 獨 3的 地位를 부여함으로써 社會主義통일당(SED)이 自主經濟

를 위해 은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전면에 부각되었다.
4

이 과정에서 콤비나트의 초形態는 같은 類의 생산업체들을 수평적으로

俗合하논 것이었기 때문에 생산시설이 단순히 組織[yJ으로만 집중되논 결과

가 나타났다. 특히 지역적으로 콤비나트를 형성할 때에는 여러 
"

잔존업체

들"이 
"

단일한 지도"하에 俗合되었다.

이같은 결함투성이의 경제구조로 인해 특히 80년대에 들어서는 콤비나트

소유의 건축, 연구 및 프로젝트 시설, 그 리고 동독자체의 공급 몇 소비재

생산능력이 경제적인 촬용도나 시장에 상관없이 뒤엉켜 버리는 결과를 가

져왔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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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能率溫害며J ItT制度 項 $케11된 價+ty講造

VA(h RA-/f-S V륜을 힝·상시키-l:- %과를 7']주] 디 싱·실慷고 본전·직으로

]l(l:會]汝策1'fJ인 기능만名 충%/시키1 것 );[1 되었디., 성피.지 힝·시 인 frJ-i·iL//A

普 헝싱하리는 모12- 시 ,L들- 
J

- 게의·주의 깅제 제가 ·지닌 근본키 인 실 B,;-

V- 인헤 성공하·v] 못兎니-. 이 러 지억에서 도 3]된 이5바 
"

·
.

i>i [l)·J 1'<'金"은

짐7:] 더 )싱'직으j[L, - l- 러 먼서2/- 이-8-있는 -f滿의 뎨싱·이 되있으며, 사업%·

률을 재고헤 T는 자1[(·제의 기능을 하지 봇循<·:%, /l. 이-8-는 다음과 간0:

- 
-

"

J 걱히-지 꼿 
'l· 

-, · 동기]P"의 존속

거의 빈동이 일는 T等힌· 給科'<拂로 인헤 작7]능리을 깆·추고자 하

는 斗-'IL 저하

198S%·j 기준으로 ),L민 X 독 大사!Y:%-'d가 lis·는 總[(i'金(]ArurtoMhll)

은 7'1체군jc지·의 TI식賃%A(q{.:- 36%, 미.이스비 · ]2-VI/그t니.는 2Bk l[g‥

았 · 寄71. 이에 씨해 1989V{ <

I
l· 

서독의 경E- ) L>:·r[/y:A.sp] 總賃金은

7'1체 곤로·지·의 핑-;/hL-Lt보q·lc 50%, 마이<티의 평]·<-봉i(31니.%/

42% 디 tv·은 상 내었-S-,

/11한 동%i-에서는 딘- ]한 7.P'f세 징수가 71시되지 但·이 A」E·賃·金

(NetLo)uhu)V·1에서 보v·f 12준최. 졍J,c는 ·
'인씬 

//- 게 이)/어지 있었음.

) %1신·직 -; (·L<자들에 비해 l · l-익 t 터 의 純賃金-C 핑]·< 8%, 니 씹이, 대

학骨71자의 純6(p, 15% 너 높았지 만, 대학을 骨우]하지 않은 기舍

· 깅 J /·문의 ·1꿉·인력]<-의 
純'RI< :-IO% 닛·은 상테었임..

- 기엽 재 간부1- 에게 이론며· l%T에 기초한 봉-il·은 지-실.한다는 깃은

단지 · 1)변키 인 겸먀.-01]tIrn.l·(예·수 V·1신 5L骨게의 의 管성) 기.YL힌. 깃이었

읍.

동$:-·겅제의 능뷸저하는 C!·본적t.로 h"(格[)02政策에 7·1인이 있었다. dI:s

政策的으<i< 김정되2il <·< 가의 데<적인 기rfl-S- IA·이. Cd 징된 셍省품기수1 뀨(

만 이·니 라 기7] 간에 동-2-린 기·격V 상//l'-의 잉이 f/L는 희소성을 기초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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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가격이 아니였다.

국가에 의해 政治的으로 내려진 價格決定은 특히 창조적인 혁신 및 지속

적인 상품의 개선을 저해한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었다.

7. 老45한 資本스톡 및 不充分한 構造改革

동독에서는 國民所得의 국내소비 중 투자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 든 결과 老)h한 자본스톡 - 특히 설비부문에 있어 - 을 헌대화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최근까지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많은 작업장들의 경

우 기존의 기계나 시설의 效率性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했다.

긍장시설의 대대적인 수리 및 높은 代替雷要는 많은 동독격업들의 전헝적

인 특징이 되었다.

동독은 기술을 기초로 현대화를 실시할 수 없었던 결과 勞動生産性에 있

어서는 물론 세계시장에서의 제품의 競爭이라는 촉면에서 선진공업국들과

의 격차가 점점 벌어졌다.

동독은 서방으로부터 시설을 수입하여 생산기반을 부분적으로 현대화하

고자 시도兎으나 %s貨不足으로 실패했다.

산업분야에 공급되는 投資財源은 70년대와 0년대에는 주로 資本消鈍가

큰 기초재 산업, 특히 석탄생산과 에L-]지생산, 그 리고 화학산업 및 금속산

업에 투입되였다. 그 중에서도 동독에서는 다음의 프로그램들이 중요한 비

중을 차지 했다:

- 원자력 발전소의 설립

- 고도의 석유분해시설

- 갈탄과 지하가스에 의한 연료용 석유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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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가공 산3]

- . 최.학세풉의 )&]산 증내

이같은 산3] 정 책은 지-·제의 부-< 
'l· 

715'L찰· 최대 
')· 

省·- - 하고 輸/님((料-計

단기간에 가공'히.띠 -8-리한 조주(V.且 i출하기 위한 목직으로 취해진 짓이

었다. -E<·E 이 로써 醜人原料의 依/(TI·.을 骨이고 A: 코메 국'기·<3/A-7더

수입 한 원y-L-計 가공하여 
'

Ii][Ilk%骨으로씨 姓'1'((외 卷-) 獲'지.을 Ac리고지· 
'캤다.

2-1 러니· 기초재 산업 을 -H·성 하<-< l g-헝·으3,<- ) /자재릅 분배히·논 신·3] 정책

-PP %·+5한 산(d구조들 Cit 착시 키고 장 성이 있-:-/ 산업부문(에를 VI 기게

샀3]. 전.사산7]피. 긴'은.]의 %'-1대최.를 -위헤 &0요한 投'衰財源을 충뇨·히 공if하

지 봇하는 %0옌직인 겸기.-M- 가x·i 왔0. 한]/-l 이 부분들애 데해 7지-가 이-3-t

이지1·< 편- 에V /V 징71진지·니· L(J,<트산71과 갑은 0수 산입부문에 투

사가 71중V>2니·. - 긱- 러니. 이 신-엄],l,],!-의 셍신-吾들은 세게시상에시 競/-p)J

이 없었다m 1표'한 [flY-V財4 7을 소奇히 한 <·1괴- 이11> 일'리조1 1 11-외· V'이 d 거1

들에 대한 OR01足]/%,敏이 긷수록 )] 화되었)J.

8. 深刻한 環境毁1fl 7 環境汚染

V-b[의 l

' 

i'1 畵1j經[)MO'妃브-l]가 %J-기 놓은 기.징· 심 각힌· 분제 중의 하니.는 헤가

·

' 

수록 21 징도가 심리·한 ]y)竟%힘11이다. 지vI· 수십<1간 흰.깅 이라). 시.최간

접자본을 소-島이 다>L었고, y/L 
' 

녀)]// 시<적으j,c 소모한 $1과, VI-깅보호조

치의 필요성이 점주) 중대되있다. /( 리니· 동-<온 겅 의 실패외. / /-에 띠.른

胞率]/J-C !·'로 인헤 
'A染淨化에 

인요한 재우1-皇 미.린하AT J이 접점 
'힘恒·었다.

그 건과 %'l·싱과 자오>의 ]
I
L 자니 한 착취1 · 꿀 - i 히 오임지운1-뒤 중심으로

씰은 사람<->-의 健康이 il'1헤를 입고 위 호1올 반논 i

l慰係'1眞이 )어났다.

· 銀+$蜀의 깅제닐‥진 및 흔1-깅에 2(/l·Al >게는 V 랫동인- 공게되지 僧景 · . 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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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獨의 자연환경 이 파멸적인 정도로 汚染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統· - 前에도

더 이상 국가의 機密에 속하는 젓이 아니었다, 1990년 3월 당시 동독의 자

연보玄.환경보호.수리경제담당부처가 출한 환경정책 발전에 관한 구상은

당시의 여건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동독의 촨경조건은 대기, 수질 및 토지가 有폼秒)質로 인해 극도로 오염

된 상태이다. 이같은 오염은 인간의 健康을 威脅하는 정도이며, 국가적 · 세

계적 자연관리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한편, 단기적인 계획달성 이라는 사고방식은 생산시설과 사회간접시설에

대해 필요한 構造調整과 투자를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그로 인해 보

다 자원절약적인 새로운 生産라인과 유해물질의 放出을 줄이는 生産T程을

통해 나타나는, 이른바 資本스톡을 개선하는 작업과 관련된 
"

環境收益

(UnlWeltrendite)"이 생겨나지 않았다.

동독은 체제에 얽매여 自給自足的인 경제를 고 수한 결과 국제분업체계얘

서 고립되었으며, 상품교환과 경험의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전

된 환경기술에 접할 수 없였다. 동독의 에스毛하인(Espen11ain)에 소재한

갈탄 乾瀆施設이나 만스펠드(Mansfeld) 소재 구리공장과 같이, 이미 戰爭以

前에 라이프찌혀/할레 지역에 自給自足經濟의 일촨으로 설립돤 화학공장의

대형시션물들은 자연과 인간에 대대적 인 환경오염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 시장 가격수준보다 훤씬 높은 生産費用을 요구했다.

가 에 의한 조정작용이 없을 경우, 상당한 환경췌손을 감수하변서 자원

을 완전히 非效率的으로 이용하는 산업부문인 
"

에너지부문"에서 특히 그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것은 産業部門의 생산라인에 이용되는 에

너지 수요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民間部門의 에너지 수요에도 적용되는 사

실이다. 民間部門은 규제시설이나 방열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데다 특히

주민들은 거의 無p+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용되는 에너

지의 상당 부분은 아무런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낭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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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한 기쿠cv 인헤 / ( V旦 <·l<Wv:-l V<·-;'-의 에니지 수요는 또한 유촹읍

l-A이 
' 

]·-S.한 긴'만에 의헤 거의 
· 

!적으<<- 충족되있기 문에 주1국온 <氣

·A"染·의 
주된 요인이 시 었다. 질Ll)적인 수치로 게신·하빈 A-Sf에서는 3. 4 95

의 - R-촹- 켜--8-한 3익 2 :1만C의 간-탄이 사- · 피었고, 힁·산과 먼지를 Il]:淨11c

하논 시선이 갓추이지 있지 엄'았-C--Il-j,]- R·1 간 500-600 빤톤의 익'신·[勤:PM獨:

100만%츨)과 220만12의 민지가 IM -計퍼있다. 이V씨 -V<< 은 1 인9' 핀·산 데기

오엮 있이 세게 Y.위를 치-지 앴다.

O·:l 數에 비추어 계신·헤 ),L민 동3--F 세 세에서 이신·회·탄소 ]%'출링J이 가

심- 많< 
-:·
[가 중의 하니-이다. 동A--의 ] 인닝' 이신·최.Id·1 IS'출랑은 인간 이J

22본으<t 서독의 매었으미, 14PB絲니·.d·:'(GOP)의 딘·위로 Al·신·힐' 깅7.. 동독

의 이신-화0·소 빙'출4:온 시<·;-의 3.5배니. 퍼었니·.

71-틴·체)%· o
, 로 31해 ]It[光과 l'l 

·然에 Id'지진 거 한 싱·치듣을 보<,t리.Ii:l A-

-<의 자안%>-경이 안미-니- 1
,
L ·지·비하게 착취되있1.<가를 Id·%g하게 안 수 있다,

<[,學31(l"1의 부1·깅w - 입을 Al[함하이 이간온 A'-j-의 ]肩境>'5'染을 거 하는1)]

].<· /I 신 키- 
'l· 

% 임 정 도-趾 김·안'헤 볼 때 31' 으jA 수심%·1이 짐 id 깃이 c}-,

9. 不足한 Il(Ic會間接/ih設 밋 u:宅16(策의 失敗

동독은 민·성지 인 外換 . 20C과 셍산이 외의 %닉[[· 1깃 ·/백부뇨.에 데한 투지.

제 1,의 세익<<-모 인헤 Il(l:5間]'g·施1'i'%의 히-충에 ),·. 러-皇· 기-s-이지 봇 했/%,미,

이는 7:1체깅 ·제의 I l]효율싱 심화시켜 주;. Y{과를 가·'시 았디-.

- . 중xx'l- /)l<동수1J-인 ·%'/IS鐵]5(Reichsl]allu)sl 線路 擴)j(:이 기 의 이크(

어 시 지 봇健다. 川88h-1. -A-<의 幹線鐵道는 L · 인 
' 

1700 킨j;L미터에

0'健는데, 그. -
'

c 徐)[l,f,l·'.間이 l,180 개니- 되었뎌·. 3,660 게의 Al< %·은

01%>.[il]BJ이 김'소兎-)/-, 22/l 개 · VI(답 서 는 치·랑b이 솟<·-)-를 3'LY·이야

- 

1사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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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지상 건조물의 修理는 80년대에 70% 정도만 이루어榮을 뿐이

다.

- 도로망도 확충해야 할 기준에 아주 미달한 상태였으머, 구조물의 훼

손이 심한 상태였다. 길이로 보면 58%의 도로란이 심하게 훼손되었

으 며 심지어 도로의 壁墨들이 완전히 무너져내리기까지 하였다. 게

다가 都·L道路 項 地方道路는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 3만개에 이르

는 교량 중 10%는 새로 건설되어약 했고, 30%는 완전히 개축 내지

보수가 필요했다.

- 총연장 2,300 km에 달하는 水路는 계속되는 수요에 따료지 못하였

으며 주요 水路는 戰)L),前의 노후한 시셜상태 그대로 였었다.

- 80년대 맣 電 舌絹은 지역간 중개장치의 72%가 30년 이상, 거의

i00%가 20년 이상 낡았을 정도로 완전히 磨純되었.다. 주민 100명당

전화보유대수가 11대로 동독은 주민당 전화보유대수가 세계 65번째

였T

- 겅제발전에 있어 기존의 환경오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환경부운

에 있어 環境인프라스트럭쳐의 不在 내지는 황폐화였다. 동독은 수

권정화시설을 대체로 갖추고 있지 않거나 보유한 시설들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았으머, 소T水道 시스템은 대부분 결호y투성이거

나 작동불능이었고, 쓰레기 처리시설은 부족한 상태였7

산업 폐수의 95%가 처리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된 채로 방출되

어 폐수 그대로 흘러갔다. 주민들의 36%만이 生物學的인 처리를 하

거나 기타 淨水處理를 한 물을 얻을 y 있었다(구서독 : 90%).

3만6천 kro에 이르는 公%T水道 중 60% - 70%는 구조물에 손상이

있었고 부분적으로는 긴급한 정화작업이 필요한 상태였다. 公共上水

道 부문에서는 주 50%이상이 여러 수치에 있어 食水 基準+1盲를 넘

어서 있었다.

쓰레기 처리시설은 완전히 새로 설치되어야 
'壺다m 

통일될 당시 동독

- 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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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 11 
,
000계의 힝)/1없-(-:- 쓰 레기 지징'소가 있었다,

도시지역의 가스공-/f괸- 2/3는 60%CI, 이상 b·l'은 깃들이었니·,

펍 충분 
'l· 

누자는 닝은 ]l
'a:會間接/i&,tW' 

5111"]에 아주 심긱'한 {1파-趾 야기시

컸다. 이논 -吟히 긴강, 시·회시셜, 2 1- 리고 부분직으로]·t Al( A ,
꾸촤, 스$K에

V 헤당하는 깃이었다. 80년 대 후반 이 부분) :-iO% - · - 70%만이 修.B]!.되었을
I

W<이디·. 이 러힌- 연악힌· Il((:57間接·施;iV'33-은 빈1%11히 이런 저 v-) 데힝 신C,-t- 긴축

IL에 의헤 -의례되있니·.

IA-의 c( 긴신 정$11은 한VClw으.로는 V 시주1친애 /(이을 신축하{-:-데 집骨

되었VI 반1111. -3-히 鄕,L地]成의 기·(초 긴불과 이러 도 시 의 익사직 -8--趾돌은

쵱-j%l]회- 시 었디·.

지노1· 701i·!대외- 80년대에 A'·목에서는 총 l.80만호의 주베이 신축피있1J. ]'IL

니-양한 치-J/[의 ]j,l,代<l', <)l:栗을 오('해 동 기간 중 23만 호의 7-텍이 2슴기-V,

VI·성되었디·. 
"

J네1,1니- 이-W가-v-힌· fl·:'-f:은 %L 기간중 1 백만호반 V가하는 <t

兎1J. 이]< 0만/d:가 ]
,-

'
- 니지 L])리거나 힐리 비린 주에을 代$해야 했기 떼분

이0. 띠·라서 추가시 인 구거-A'- l-의 判·),t-:.:- 신-<주비의 절반에 -Id-과'感다.

801<·'1대 후.VI기에 &·/서는 I<P)힌- 주벡에 대 l. %51대촤. 작업이 감최.피었

지빤, 1요E'l- 수준의 주vII . hI>修()l:y은 - . ·3-히 111간 임대주백의 깅-7- . . 이

·

i

f·어지지 %C았·디..

A-독은 주베신축에 낌·'은 >,·력을 기둥·었음에도 뷴2,f·하고 늑히 (0'[{)인 l · l

에서 이 러가지가 무족한 싱·태었니., 19891J 구1/}]의 24%는 릴 피-쟝신을 갓

추지 않있'-o-띠, 18%는 A·<·1이 니- 시·워싣이 似었1<l-. 1989VI-g- 기준오AL 보

%dI 동$의 -7)괴MC 서톡의 구버과 삐)n( - {.메 %01{)인 차이-: 1힌- 깃)L

임고 주댁딩' 1표는 1 인당 tv·의 /J. 기면에셔 A-]t]- 수1에 훨 1 떤이兎다,

- - 

l21) -



IT 1990年 當時 東西獨間의 相異한 經濟狀況

이상에서 언급한 사실들은 전체적으로 1990년 통일 당시 동 · 서독간의

경제적인 출발 상황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던가를 말해 준다.

성장과 고용조건의 개선, 그리고 公共財政의 안정화를 목표로 했던 서독

의 市場經濟政策을 통일당시 시정에서 돌이켜 볼 때 임금협상 당사자들간

의 조화로운 임금헙상 외에도 지난 3982년이래 지속적으로 T産과 恩健을
된

叫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다.

서독의 國民經濟는 이같이 아주 높은 수준의 능률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던 반면, 동독의 國家經濟는 통합을 하기에든 아주 열악한 상태

에 있었음은 말할 것도 였고 당시 동독 정치국 고위인사들의 말을 빌면 이

미 1%9넌 9월 支拂不能의 상태에 빠져 있였다. 그리고 독일의 통알은 이

처 럼 격심한 차이가 나는 두 國묘經濟가 만나는 결과룰 가져왔다.

통일과 더불어 동독 국가경제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점이 서서

히 드러났다. 동독경제의 실체를 완전히 드러내려면 東獨 內部의 세부적 인

사항을 아는 것도 필요했지만 서독의 市場經濟와 직접 부딪히는 것도 펼요

했다. 그 결과 정치적 인 압력에 의해 그리고 개별적인 誇示物에 의해 은폐

되 었던 동독의 경제적 · 환경적 위기는 처음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

위하고 심각하였다. 이 러한 사실을 보면 왜 束獨地域의 構造調整過程이 통

일 당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 래 걸리고 더 費用이 많이 드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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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리-劃經濟에서 di:會的 市場經濟로

1. ft民骨에게 있이시의 ) (i放革

V 어),t 1989%9 가을)iL디 . <. )L·/)f ]-[.晨 , il-劃經濟기· 건잡올 수 H),1.:. 敍;Y·':Y

로 치단고 있다는 사신이 촤연하게 /- 러났다. 구민들은 서독의 성 꽁적인 시.

최피. 겅제제제를 )'·1입省- 것을 점4] 더 깅'러히-·게 요3L하웠다. W幣,鮮.濟.lIll-.

會1%合의 71시jc 기능징애싱·대의 V3체제-:/ 딘-숨에 i/닐'니, 동시에 지' 개

인의 겅 제즈1 · 시.회 ·직 이건V 하<밗 사이에 V{했다. 이旦써 헌재까지도 게속

되[il 있J.f il써 힌 ]轉)淑(Al}}負이 시 작·되었니.. 40년 X인· 81<D에 의히-여 체게

키으5[t 이21-되았던 l
'

l )·:hI:, 創造히·., 
' 

/C-(l':·p[:괴· 길'은 생苟·l%-어과 Y성哲·이 성

공적 인 새-<-%l-l--A 위혜서]< 기·징· V%헌- 0.소라].:- 짓이 叫인되었니.. Al@] l%Il.

換·은 개인의 )1괴·, 직 장섕)알, 잇상생흰·에 깊숙히 영힝·을 미似다. 씹‥은 사람

k온 세<<-운 기최돌을 재711·리 이 - 하었다. L f 러나 BL%'l· 14-F 시.림·ti-에 게1·:-

징 꾀. 사회 l
, 환의 삐.른 p·v에 적웅하·:.-< 것이 어려 웠니..

1111Bt고 0%한 시징·경제·체제로의 741·은 성공적인 構造轉換各 위한 김정

시인 진제조-긴이 있디·. 이셧온 또한 -)l:<l·:/)A·)l)<)이고 ·)l·:經濟1'i%J인 깅제-3'f·조 - , i'l-

劃經濟體制로 인 1 김 제2,L조의 졍 리 t-l] 위吾 1 9머하게 헤 주었디-. 싱L-<지 익

경제의 피 힐- 수 일는 構造轉換온 %g-은 사림-v에/게 있어서 失職을 의u1兎다.

이5( 인해 통인 이2 - 21J 동언- 新聯11(州 fl[i<의 리·' B-1이 인자리를 館었다.

X- - 주1111](-이 
</·조조정괴·징의 피->l'ci괴-·k읍 2-L끼&2- 징V에 따리. 세3,e운

겅제 /서에 rI}한 비판적 l 분위 기V -헉·산되있다, )l[l:61'SJ i Ii場經(5에 동조.하

].f 사iA'<·c의 숫지·J.:- ][)901/! 이27- 계속해서 룰이들<J 있다. 21 러니. 이것<류.

j
l

- L r] 동-[·;-시 익 c/-vI 데부]/-이 11디최經濟1'l<) ]·'뼈)6轉換各 기-IiI-한다고 <{J·l--

내리1.:- 것은 질-봇닌 짓이니·. y<지익 7민의 과%관7- 이상이 겅제직 A빈에

시 자신을 X-일의 勝:/7라고 보고 있니·. 팃]d-이 l%'힌·다먼 서독에서도 IV'精改

·
'

l
'·:(WtilTUlllgsrcMml) 이후 IIi[:31'><J il」'j烏經9가 1[11다5% 주 JL>-의 의식속에

뿌리룰 1-1)리기·끼·지는 V- 렌 세월이 걸릴었다. 파거나 지급이나 이 J히 2요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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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효율적인 市場經濟로 가는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이 길을 함께 가

겠다는 주민들의 마음자세이다. 新聯邦)+l 주민들에게 이러한 각오가 되어있

다는 젓은 그간 보여준 주민들의 노 력에서 잘 曾 수 있다. 동독주민들의 이

러 한 노력이 없였더라면 동독경제가 ))動的으로 성장할 수 없었다는 젓은 
-

말할 필요도 엾다, 또한 많은 創業者들을 보더라도 이러한 각오를 알 수 있

다. 그 들은 自立과 創業에 따른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약 500,000개의

기업체룰 세웠다. 新聯邦/+l 주민들은 시장경제 構造轉換의 도 전을 받아들였

다. 그 들 대부분은 또 한 이러한 도전들은 이미 성취한 경제적 . 정치적 자-7

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2. 社會的 市場經濟慷制로의 轉換

독일 언방정부는 1989년-1990년 轉換期에 급속히 악화되는 동독의 경제

상황과 移住者들의 급증 사태를 맞자 1990년 2월 13일 貨帶, 經濟 및 社會

統음을 제안했7 협상은 신속하게 진행되어 이미 1990년 5월 18일 國家條

約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凍고, 이와 더불어 社會主義적 중앙집권적 통제경

제로부터 社會的 市場經濟로의 급격한 전환이 시작되었다.

21. 貨書統슴

w

TIT. 通貨吹策的인 協))의 시작 : 旅行씨-換基金

貨帶, 經濟 및 社會統合條約이 체결되기 이전에 동·서독간에는 이미 화폐

정책상의 협력이 이루어榮다. 1989년 11월 28일 骨 수상이 제안한 
"

10大 銃

-

· 方案"에는 掠0外換基金(Reisedevisenfonds)이라는 형태로 최초의 구체적

인 통화정책적 지원조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基金은 동독주민돌에게 당

시 상황으로서는 비교적 유리한 換率로 보換可能한 통화를 얻을 i 있도록

해 줌으로써 큰 부담없이 西)j地域을 장기간 쉽게 역 행할 수 있도록 해주

-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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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징'에서 성-X적t /iL 쵤A-히-lt 있니-.

1.:t6 公)C近距離 1i&A)通 빛 lik)jl'1治團體의 道路建銳

公共%j/l·:離 掠%Witt[(OPNV)은 %,(리 직으로 러· 주정부의 책임에 속하-tc

영역 이다. 연)M-징)i'--:.< ussvt 1윈 28인자 지방자치단제 Al(%싱-씩.게<1유. 위

한 오1방정부의 재징지 우11/](地)J'l']治1이體 交通11/j'源調達<)V GVFG)에 -;.<.거하

어 지방지-치단 )·L교. l 꽁꽁</-거리 이져]'i(동 상촹개초1名 위한 j /-지-를 지

VI하고 있다. 1992닌 2월 25 ]지- 家]L(IA擔繹.減>)<까 投資 및 添%il{條</l·Ll((y/3)<

에 의헤 싱·닝"l- -ii-모의 
지 원if을 축·키하v, 시우1율을 인상하1El, 지윈목록을

꺼·대>'l· 깃( 新聯11(州피- 베룰린의 톡빌한 2긴들을 고려 1 것이 다.

동시에 2)'- - L l- 램의 시행1이 주정부에 내$ 移管피이, 주정부가 각 주의

교y정책럭인 필]1- 미·라 ·재원의 80%,를 -g.동성있 1 누입힐- 수 있기) 되었

디·. 인12'정J/-는 녀.미지 20%에 내해 크jeL f. sli 귀.한Y[을 짖-고 있-:. Id], 둑히

중요A'f V<매]·:離 鐵道 通,i'j·劃돌이 이에 헤닝-한니..

If]3V[l 83>l 13인자 지12·자처V·l·체교3 . 재)/·1조<l-li1 개정]/]旻을 X-해 (M·源分

Ad率이 新聯11외·l·1에 게 - H- 하V-A 게13되있디-, 이<L씨 199] q·1과 1992VI중

"

+獨復興 jLll·]對應策"을 통헤 지%.>닌 체 ·1과 비슷한 수준의 재원이 l.9 3

<c], 괴· 1994h)에V 계속 지7171 수 있였다. 1$38[{과 ]%4%·], 중 긱.긱. 3어

,
(500억 l]M이 2

/인la·주로부디 新聯+1애·j로w ·IA.11]되있다. 1%5년 중 新聯))1;께

가 사정-힐- 수 있는 재윈5(3/,는 익· 15억 l]M이1J.

몽촤동u%]이 실.시%j 이 레 新聯)%)·l·]Pd 公)t'.y래[·<頗[ 旅客交]l[[과 지ls·자치 단

제 도<,e긴>l-A 위해 -
' 98억 DM이 누입되있다.

2중%.'한 지 )() 내상.일로<. 니.% 괴. 긴--P 깃3合 -3- 수 있니.:

- . 메룰린 71절(S...Bahn)Iq·의 - ]:(조치 1길 
복-'/-

. - 도 시 전 J 신% 및 차길·

- -

. 46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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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였다. 여러가지 상이한 段階的 貨習統合案들이 제시되었지만 이

러한 제안들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는 대체로 일치했다. 이 모델들의 장점은

그 자체가 논리적 인 완벽성을 지니고 있고 경제쟉인 합리성에 근거한 것이

라는 데 있다.

그 러나 이미 1990년 1원 말 段階1 J 인 協力을 통해 이 두 지역의 국민경

제를 서서히 접근시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급속히

잔행된 동독의 解體過程은 신속한 행동을 요구兎다. 또한 단계적 인 통합방

안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재정비된 동독의 경제가 우선

은 體制轉換의 危機骨 겪을 수 밖에 없으어, 이 가운테 많은 주민들의 생활

조건이 더욱 힘들고 악화될 것이라는 점도 예상할 수 있었다.

단기적으로 실省가능한 대안은 서독의 마르크(DM)화를 동독에 신속히

도 입하는 것이었다. 동독주민들도 명백히 서독마르크화를 받아들일 것을 요

구했다. 兩獨間의 촤폐를 통합하는 일빈·이 급속히 악화된 동독의 경제를 안

정시키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었다. 서독마르크촤의 도입으로 독일통일을 덜

성하기 위한 돌이 킬 수 없는 과정이 진행되였다는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결

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1990넌 2월 7일 聯邦1)-]閣은 지체없이 동독

과 貨替統슴에 관한 협상을 할 것을 결의 했다.

2.1.3. 交換率의 問題

그 다음 몇주간 양 독일의 대표자들은 집중적인 논의를 가졌다. 전문가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논의의 과정에서 특히 어려운 문제로 등장한 것은 交

換率의 문제였는데, 이를 결정하는 데에는 여 러가지 요소돌이 고려되어야

兎다,

交換率의 문제는 우선 이른바 現金 殘高의 규모와 관계있는 것이었다. 이

잔고의 규모는 은행이 기업, 주택건축, 그 리고 국가부문에 제공한 信用(자

산부>과 개인 및 기업의 銀行資産(부채부)으로 구성된다.

- 1니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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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긴·은 - .

-s

A) 貸追,(Aktiva)파 <ii'邊(l%ISSiva)을 전 l-하는 깃은 서->·:-1·].-i/<<'t

최.의 생.촤%· 증가를 Y 레하미, -
I

% 학1:이 너.!,L L이니.lwl 시<미-j,'<//-최.의 
'V

1디·:이 위71 1身 수 있니., 띠·리·시 시->·;-%J3--I-크(L]M)촤의 총%-촤 V가량은 에

싱·시3.:- 동-h;.의 ·
.

l)[·'·涓‥15·: ))에 싱응하·;.:. <-L준이이이< 힌·니·,

d90V{초 이7 제시 된 지·5-나.i·-S- j)WI 1 27-·깅 의 크·.1)[·]淸·-/l:.)J은 서t]-깅 세

의 <iA:潛/l-:)J의 약 10‥1 1 % 수v·이있다. 이2-,L써 이미 중요빤 53가 구어

y[디.. 띠.리.서 농A·;-의 제안대V 개인의 ·기축이1.1- - [i-X- :16-.r을 l : 1로 2(환하

C 것各 닐·기.능'한 )이 있니.. 서-l<-지 9 >의 V최.링: M3(J)l·:i·]01'%d-j'의 >회고(를

A간히.1< 깃으로 流通1[Mi, <·:'l-l}의 -)l·:i]G']'들이 독 1금융기%f>·에 에 치한 요c/불

예i'f, 40 이하의 5감 1길 )/]적인 헤c가'기 간.8- 기-/l )l'f-I ) 등이 이에 句님폭]·)

는 lG90<-1초 악 1조 
· 1악 DM이있니·. l : 1 j,!.의 - iE :8-.p 이 W·최.랑이 

'

2 1 5

백익 DM, <'· 21V, 증기-히-는 깃을 의 1 1 ]했디.. 이는 y/싱 211직 인 먼 서 보

V! 시젼 
'l- 

깃으<L 이기지4-< 수준의 누1)!1니- 되는 것이었다. 1다라서 ·!-'M(y%,['l.l'

에 대해 j,rq . 1빈·직 인 %換랴·A인 2 : 1을 히-2-하는 병'안%vI-이 고 리 시있니-,

또 1 다른 %!{-취에서)L 이 리 한 포換1·S이 적 졍하니-고 이겨兎다. 交換%·%은 기

(7] 의 긴<·1히-고 負擔能)J이 있1-< MA'I>>構보 ,(- J,<징·헤이·만 循다. 그 떼문에

A換< 적- - 시 기3] 이니· 주1/1/부],p의 - t ,
!-채롤 輕減해 ·/는 것이 필요했다. 또

1<BE 추민에 서 交換&(·{을 션 경 하든데 있어서·l.:· 시.최키 인 11인 C

'

3,/ CiA 리되어

야 號니·. 따리.서 A·>-S·1 징부<-< 처-S-J,L비 1 : 1 의 <換1%·<은 지<액에 
'l·정시키

는 방인·<]:- 임두에 두었나.

殘,%現金의 A(: 
'l·),L니· 

니 이리-F 깃·은 [))0%.l·Mi, 즉 임금, 봉급, 3) 대%'/-,

인금 등의 - ;l%Al.이있다. H]금을 세로운 -A촤.旦 2 흡1-히·12데는 1
,
L 잇보니· 동독

기엽돌의 W>./]A)J읍 A>·인·2]1이· 剋]J. 니·히-닌 %'--b;-기 S]의 L'%<p)J을 A-선적으

로 짐정히.<.:- 깃은 h]-;m/·, 부 RJ]-.P, ·% ]지.부남 2 의 수] y l·.널.]f[i移였기

AL이吟. g.l-;-.idE< 合 ) l:2i더%:에 상·- 히·어 1징叫는 깃-P 깃은 기·징 -La-힌· 의

미를 기·지21( 있있디-.

/33제에 As.한 자%-:-A·-g- )7-< V, j,>-%딘 Id'시 y색-기7] 의 <]·:d·)hI·.은 분 2

- 

/9t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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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는 그 편차가 크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서독기업들의 1/3 수준

에 불과했다. 따라서 동독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금코스트

내지 총임급익 서독의 1/3 정도어야 했다. 많은 상품에 대한 國家補助의 徹

廢와 늘어나게 될 社會保障 기여근으로 인한 物價소 I
t 率을 감안하면 약 2 :

1의 交換率이 동서독 간의 生産性 격차에 부합하는 이었다.

1 : 1 보다 훨씬 낮은 交換率은 물론 임금생활자들에 큰 타걱을 가져()-

주었을 것이다. 19%년 서독의 평균임금은 3,850 DM, 동독의 평균임금은

1,270 동독마르크였다. 2 : 1의 交換率을 적용할 경우 동독의 평균임금은

635 DM에 불과했다. 貞獨地域에서의 생계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감

안하더라도 많은 주민들의 실질잎금은 社會扶助金 (Sozia)hilfe) 수준을 밑

도는 것이었다. 따라서 2 : 1의 交換率은 동독에서의 서독으로의 移住問題

暑 해결하지 못했을 것이며, 동독에 대한 社會保障費 지출의 대폭적 인 증가

를 초래했을 것이다.

서독정부는 獨逸聯邦銀0(Bundeshank)까국] 참여한 가운데 집중적 인 논의

를 거쳐 1990년 4월 22일과 23일 동독측에 제의할 貨帶·經濟.社會統合條%J

基本案을 의결했다.

이 제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賃金과 律給은 원칙적으로 당시 상촹의 1 : 1 수준으로, 다시 말해

동독내 국가지원금의 천폐나 가격개혁에 대한 보상없이 전촨한다.

여기서 향후 賃金政策은 동독기업들의 競爭/J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광범위한 의견의 일치가 있였다.

- 동독의 年金制度는 서독의 연금제도를 따른다. 즉 45넌 뵤험가입 기

간중 평균 純賃金의 70%로 한다.

- 동독주민들이 보 유하고 있는 現金 및 信用殘高는 원칙적으로 2 : 1로

轉換한다. 그러나 1인당 4천 동독마르크까지는 1 : 1의 호換率로 교

촨이 가능하다.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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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W獨 ],rn[i.)·.R恒에

� 

대헤서].< 적 전한 
<
, f징에 w-의하되, 이 2

, [·정< 무

잇보니. 1990닌 171 1인 이후부너 키-2-되고 있A<- 3 : 1의 交換랴<을

것'V 힌·니-.

21 리니. 촤패-'II]-환의 세부내성-에 %1한 최-f적인 징정은 W독정J(L외. 71의가

있은 수에 L>1려 저야 
'힐· 

사인-%·이었니., 17幣, 經>Yb 및 Il
'

(l:s銃·습을 위 한 동서

톡정부간의 W·식리 인 71의는 IT)0년 4 ·l 27 1 이y어A다, 임; -5( . 1징부는

이2> 신속하게 이 3'i 싱·-皇 미.-y,L리 지-3- 수 있있다. 이미 1990VI Al 2인 A]}:

114']委 (-& l'2 01>서 회.폐 -/%l- I S'식에 관헤 합의 가· 이5L어兎니-,

이 과정에서 동독정부-:T ] : 1 의 優 y%換/y이 적- - 되는 if엑에 있이서

'<
l--[動에 띠.C 치·이吾 ) /어이· 

'l-다]-< 
%']-A <)敍히 ·깅'조循 ·

, 특히 니.이기· 旨

은 게층의 사i/-l'묘·에 데헤서 ->.C 1'i'帶%換各 -k해 이ii-이 JAI동안 <-L차한 >,1

.

!로의 )기·를 가능한 한 보 징-l%l,t'을 수 있0-)c갸 
'l-다1-::- 

것이었다. 이1->-온 비.로

수심V/긴의 IiI'劃經淸 P에서 가정' 2J 骨合 반-C 사71' i-이었니·, 저추에 있이시

/ f熱과 무31하게 4초1 y독마j-.L크까지는 1 : ] 7 11(毛·해준다는 것 대신,예 y.

헹</피- )W' 0者의 <l--'.帥에 따라 優·>·']'·<換)·<-(A- 적-g.해야 한니·-(·t 깃0>었다. 서

J<-징부는 이:(j-은 1
1
11김 ·제인--3- vt-이·33- ,! 수 있있<.:-대. 이는 %l-·:帥에 따리.

p

'(:2 
:.<換)%·<-3- 리A-한다-:.-< 

C

I (-정이 서-3-마/J-<·'1회.(DM)의 통최. · . g- 디 1가시

키지 않기 떼분이있다. ]9901J 57 18 ] 잉·-!·:- 재),L상1%· Waige1과 R4)Ulbel·g

·계 의히-이 臣帶·經(/[.][(l'.會統0 i
'

<l][i%·에 L라한 條%)이 서1:9되있니-. 197)t,·( 5푸,>

22/W%일 인빙·히·윈과· 인]g-싱인의 
J+,l'·別0·,滿에서 

Ii'·] fk J 에 39·'힌· ]A>. 심의

가 있있다. 이어서 1990<l 6-'d 21 ] ][陣/l] l:11);':의 2·:s 심의가 )d따/[다.

2.1.4. t'f幣交換 $額補頓基金, 債務浦'T):4k金, 舊債務辨濟農金

1!i'帶交換에 있이 交換%·<各 확정하는 분제는 貨幣交換 A;]額1111]眞基(

(AusgIeichsl'Olldh W2(humgsumstel]uug)을 y헤 동-h-의 Y.r兮기관V에 게 /y:,

額%6墳 d)h'·y%權을 분베하는 15제외· hO ld %'l- Adl·린이 있는 깃이었다, 銀(J'- fl)[邊

·

'A 
銀7」' 貸邊에 내헤 상이한 交換21<· - 식정-힘·으로씨 은헹의 A-HIl)l對照表에

lW(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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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이 생겼다. 대변금액이 차변금액보다 적은 은행은 생존이 불가%해兎

으 며, 그 렇게 될 경우 東獨地域에 효율적인 銀行制度를 확층하는 작업은 어

렵게 될 것이다. 시장경제하에서 즉시 투입이 가능하고 동독지역 전체를 관

할할 수 있는 은행기구가 있다는 것은 信用財源의 공급과 東獨地域의 市場

經濟 진입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었다. 따라서 은弔 貸邊의 평가절하

된 부분, 즉 은행 돈을 빌려간 고객들에 대한 은행측의 줄어든 請求權에 대

해, 그 리고 또한 가격 결제와 기타 은행 대차대조의 수정분 보전을 위해 표

준가격의 조정항목을 설정해야 했다m

이같은 差額補墳은 貨曹交換 差額補墳基·金에 대한 有利-1-의 조 정금 청구

권의 분배를 통해 이루어진다. 差額補墳請求權의 할당은 금兮기관들의 채권

자 보호와 경쟁으로 인한 收支調整 이외에도 최소한 결산총액의 4%에 해

당되는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선에서 이루어진다. 화페교환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有1-Il-T-의 差額補墳 義務가 부과되>진다.

신용기관과 비숫한 기능을 수행한 동독의 對까貿易業體들에게도 이들 규

정이 준용된다. 연방정부는 差額補墳調整金 청구와 差額補墳義務의 할당에

콴한 업무릍 聯邦信用監督廳에 이관하였다. 聯邦偏'用監督廳은 1994년말까지

약 750억 DM에 달하는 差額補墳調整 請求額을 동독의 금융기관과 대외무

역업체에 분배하였다. 그 중 640억 DM은 貨帶交換 /差額補墳基金의 ·分害1]償

遲 價務證興로 전환시컸다. 이같은 청구권의 분배가 아직은 완걸되지 않았

다.

貨帶交換 差額補墳基·金은 보전청구권이 보전의무를 초과함으로써 생거나

는 이른바 순수 결손액의 범위에서 동독의 국가재정 대신에 등장한 債務淸

算基金(Kreditabwicklungsfonds)에 대한 청구권을 갖고 있다. 금융기관과

대외무역업체들에 대한 이같은 청구권의 규모는 헌재 최고 980억 DM에 이

를 젓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액수는 아직 알 수 없지만 1994년 12월 31일

현재 DM聞始 貸借對照表에 근거하여 밝혀질 것이다. 그 때에는 약간의 변

동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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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 l

'

(:]額[l(jI眞1'l,ll'求權 이외에 値'l'%'[,h'17'l,e金이 넘기 반At 깃7-때-는 1)

197)V'f 103,i [규J지-섭 기(으로 270억 DM에 이且는 管·A-의 [)y家0債, 2)

統- · 條) J 세23조 제7'링· 띠·라 lAI A
'

/'. 를VI 헹에 데한 保1證債務 (아직은

아3,L l, - )/Vf이 )1기지 s.'고 있{l-) /1 리]1 3) 統 
- 條約에 의거 대치]/역의

L[-7] 및 tP-1 
'l- 

<·/7j 의 ho구에서 또는 기다 농녹이 지불헤이·하<.< 것으로 이

기지1·c 서독 
1핏 

외3[애 q]한 ,i-[y求+·A과 f%債의 칭신·비-S· 동이 있니-,

최.페, ·깅 세 및 사최 -V헙·에 핀·한 조악과 j%jI> · 條約에 따且511, 價務%l」'·17::J,k金

Y-j/ 총길피 는 -k-b]-의 
-

1
,
a- 는 향후 il'i',iL廳(Li-y(의 메키-으j,e 셍겨니.는 수익

금으로 칭신-힌' 수 있을 경-Y- l,i'AC廳으j>L 이를 이진시키기로 되어 있있나.

녀·미 지 J /-체-l-< 711%l-징J(L되· 동독31 257>-이 삐.f이 12남하기로 되이 Q)있다,

C t 리니- 이 7)-P. -3'l-싱·j- 실헌이 -섶-가능兎·:- l ]1, 이%. O. c
/·상에 띠.라 1獨)·l·Iii

이 債務[,Il"9:111꽈 fl·i'iif2廳 부채의 조1빈·各 분81하는 깃은 /l-들의 제 정농

2- 님이시는 깃이 있기 Iq]문이디..

따리·시 $債務辨)/Y],vA3){ (연18' 졍·긴71최·12-인·의 시 6%에 j/[-V'l· )J]骨 세37

조) -근겨3;-이 19a51/l ].웃1 l (>1부j,L 인1%'예신·3i-징 제26조에 띠-리- IIi키 노·빅

이 MI:- 누1% 제신·F 3,!. 의 A.<)i'務辨[/t:l%I이 S RI퍼 있다. 인Iv·이 J직으로 책

y.>지게 시<:- 이 기甘애는 1낸)4V'I V.l'까시 V-l·;-의 제정져 - H-신·으<L 인311 l)l-샘)

시1 부체3이 총TA'리-되 있다. 어기01>l:· 안서 - l-한 債務[,'·%:]%1의 ]
i
t 채

( !994년])/- 힌 총 1,020익 ])M)외· i,i'ii'C;廳이 起債한 ·체),L, ·)l·w한 舊債務,

IV幣夫換 A·:'Al'i[·i[jl銳1-;'Ill"/y로 인한 채)/- 총엑 2,050억 l)M이 오함되이 있다. 正

')- 
1996닌 중)친·부터 +獨/地域 fl'-:I/71111[]의 Af-'1鎖'· 약 310억 DM이 Y함피였

다. 그 래서 1995닌 
' 

1 제 이 기->'/ 에 vt ]-묀 부체액-F 총 3,:)80역 DM이니-,

19080발까시 t7幣요換 /f:%l'l·S(l]眞611」'·y)가 추가且 분배피1 l A· 기·>.f은 폼

3,600의 DM으/·'t 증가빌 d이니·.

舊債務辨[fl애<.쇼의 세 ·1은 :1방애산 의해 매Ii·! 다음과 간이 조토(된다.

l );)l·'A반'-K 채무액의 . 5%, 2)인방-C헹 수익 중 ·1방징부 뻬딩'분 70여 DM.

이 기-cr의 채),L액은 IC價吾 통해서·l 너 이싱· 늘어나지 않'을 )이다. 인1%-

- 

그1)I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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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 의한 상환액은 舊債務辨濟基金이 한 Aft안에 청산될 수 있도록 책

정된다.

215. 東獨 貨帶制度와 銀行制度의 후造 變'吏

貨幣統습의 협상 과정에서는 交換)7式이 공공의 주된 관심사였다. 그 러나

화폐, 경제 및 사회통합을 위한 조 약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동독 급융부

문에 관한 다수의 규정들을 담고 있다.

2.1.5.l. )Ii獨의 貨幣制度 및 銀行制度

동독의 銀行制度를 전환하는 문제는 특히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였다. 貨

替統슴에 관한 조약에는 이와 관련해서 
"

민간은행, 동업조합형태의 은행,

공공은행의 경쟁하에" 市場經濟[)j·J인 金融巷1]度를 확충한다는 목표를 셜정했

다(1990년 5윌 18일 國家條約, 제10조).

장벽붕괴 이전까지는 동독의 화펴] 및 銀行制度는 엄격하게 림-劃經濟[j/·J인

관점을 따른 것이었다. 서독에서와 같은 두 단계의 中央銀6制度 - 즉 중

암은행인 獨逸聯邦銀0(Bundesbank)과 商業銀行(시중은행) - 가 존재하지

않았다. 금융제도의 주된 기능을 한 것은 東獨 國立銀行(Staatsbank)이였고,

이 은행은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다.

이 國立銀0은 發券銀0으로서 통화량의 계획과 통제의 의무를 지고 있

었다, 또한 동시에 이 은행은 일반 商業銀0으로서 산업체, 건축 부문, 내독

교 역, 교 통, 우편, 통신분야도 담당하고 있였다. 게다가 이 은행은 동독주민

들에 대한 旅0·用 外換의 판매도 담당했다,

그러나 동독의 은행제도에서 그 數的인 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젓은 
'

貯菩銀行(Spar%asse)' 들이었다. 이들의 중요한 역할은

- 물론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내에서지만 - 民間)L에 대한 금응서 비스의 제

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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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매도 다양한 T'111銀0·들이 있있는데, -趾론 이 은@들·F 특1虛한 고게

을 데상으로 한다든지 또는 특%·한 7]무를 위한 은햄들이었디.. 이 7]에 있

이 y<의 , h'Ill銀7ic制度1--<- 서독의 ·>f- 
- 기[pl·듄과 s 차이기· 난다. 서%]-의 징

%.-에는 
- 般 [·o기내]B]'과 貯·bi]OJ'·俱·이 디·앙한 종If의 서 비쇼 상품을 A'l%-

이며 짐 쟁)9.계에 있지 만, 동목의 금各기3+l·A·<-은 특징한 범구의 고 객吾을 내

싱·으<L 히. 
'

J 있었니.. 겸 젱은 존졔하지 않'았으19, 제-%·되는 은'헹 서비스+<

주V 기.징- 기본·적인 것오 시 金錢의 ·v</l'과 91'f(d'業務에 국한피이 있있다.

2rnl 됴�2. [II i獨 1 11央銀11'制度의 導),

貨幣絲[合에 %1 
'l· 

%상이 진헹되1rnT: 서

� 

/ ]- 기-치기 충분히 R]증된 서$]-의 i'l'·

%l]B)<혜度를 W-吟시 어에까·져 히-대-헤이· 헌·디·<-.< 1']이 rE백헤兎디-. 정무의 지

집에 따리. - [J-촤.징 첵 직 인 수단윽 투3] 인- 깅- 에 있이 A /연빙·은'행의 獨'1'/:

·Fl:, 그 리 
'

t L 급- - 징 첵의 최고복석으로서 通1'i'의 
'AM<-F 

求獨地]或에 있이서V

J해2 J 없1·'< 깃이 있디-. 띠·라)Id 1圓家條1<)을 통해 독일연방은헹의 급융정

기상의 케H.>과 서<i-h · l · x銀(]"制度가 +獨地域 - 로 확데되있다. < f인인12·

>'f헹은 +獨쎄域에 시의 그 i모<'l- 헹사-(·1 71해 束獨地域에 15게 ·</>,!.i'과 베룰

린에 1게의 鹿」iIi,l]녀%1꾀1]/'를 실치'戚니-.

130년 s월 :31 ( 지·의 統 
· 

條$<)온 t·)·>]l.1] 聯71410)"法을 +獨地]或에까지

확대 ·직-P-한다v 5-<-점 臧다. 이 聯邦劍0)"·>과의 허·대 적용과 더·닐-이 %f인인방

은헹의 조직은 동농 
' 

l- 대우라는 윈칙에 骨12'한 기초骨 다지이· 하고, 1卽1;i'·管

꾀111'외 선 71에 <d·한 1710넌 5 l 18 J자 國家條1<)의 7}-졍적인 3(·정들은 지

속적인 3f정偏 로 데체느1어이· 慷다.

1992<-l 10권 22일 獨逸聯/l;銀(]"iL을 세<!- 징비하1:l-서 이%,f은 요</·들이

반잉되 었더-. 이 우1인Is‥은'4 빕 의 게 징에서는 
1웃가지 기술적인 내셩-의 수정

외애도 지6-[l 까지의 ] 1個 州111央113]"各 이세논 +獨地域을 포힘·하어 l&1의

}·:要업/1)j!J>'로 빙%:i·하는 작업이 이 어졌 . . 이룰 骨해 동독도 V%한 59리

를 가지/i( ·<일중잉·은1의 조시에 VIi]되었나.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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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 東獨 市中銀行 分野의 構造 變更

貨帶統合과 더불어 촉진된 동독의 - 안商業銀0- 부문의 구조변경이 완료

되었다. 일반상업은행의 업무들이 동독국영은행으로부터 분리되어, 1990년

4월 1일자로 새로 신설된 독일신용은행(DKB)과 베를린시 림은행(BSB)으로

이관되玆다. 그 사이에 베를린시 립은행(86B)은 베를린은행(Berliner Bank

AG)과 통합되었다.

東獨地域에 市場經濟的인 銀行制度를 叫충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이 이루

어졌다:

- 서독은행들의 털期 參與(지점 설치, 저축은 과 동업조합은행에 대한

자문 제공)

- 적절한 자기자본 형성과 손실 보전을 보 장해 주기 위해 
'貨曹交換 

差

額補墳基金을 통한 동독은행에 대한 지원

- 동독은행들의 再割引支援을 위한 독일연방은행의 과도기 규정

- 연방정부의 보증책임을 기초로 베를린국립은행에 의한 殘存 舊東獨

銀0들의 청산 보장.

舊東獨 國立銀行의 후신인 베를린 국립은행은 화폐·경제 · 사최통합 조약

으로 인해 발생한 과제들을 수행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것은 貨幣交換 A

額補墳基金의 운영 및 貨帶交換時까지 舊東獨의 국립은행과 다른 은행사이

에 있었던 시설투자와 再割引關係의 관리와 淸算作業 및 기타 업무들이다.

베를린 국립은행은 1994년 9월 30일 再建信用基金(KfW)과 통합되었다. 이

로 써 연방정부는 統-.-條約에서 언급한 바 있는 국립은행을 공공금융기관으

로 轉換시키或다는 계획을 실현하였다. 이 合俗으로 청산작업이 진척되었으

며, 츄建信用基金(Kf%V)을 통하여 新聯邦州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촉진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w 특히 중소기업, 환경보호, 혁신분야들이 촉진

조치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

- 그(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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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6業410j'·의 L,<-H-81->iL吾, 2今히 잉7] %
- 지자단체 체무, 주택체J,L가 A'+獨

-:·
r보]은'헹으j,L-)/-터 분리 피어 신신된 獨%Ii]']02]B)'(DKD)으로 7]이갔니-, 독 J

신 . p 항은 밀'하자VI t3'i<대創, 신·히·기E.1돌과 주테긴선7]체吾의 . )-'. -)<來%oj"

익 힘-各 
-히.고 

있다. 獨逸6'ill]銀>]"온 f';'1침]廳이 헤제된 이후인 19qh<·CI 1 월 비·

이애른 州 1>:銀>l'에 $l·렸다,

舊貞獨 貯·解銀(]'·晋은 7 幣統0 이 선·페 
- ·:- 립은헹으$L부니 분리되있니-. 이

)[f$lie)"-L-i-·F 긱. 긴· E賜}'&]或에 신설뇐 -VI·;-저축(헹헙최, 독인지A·보]최 t길

쟈 지역 저%은헹휘최듈과의 긴 1한 보1 러合 2하이 서독저<은4의 J/ l%을

띠.%J.< 6[b- - 기%/l·으로 )/rn;되었骸靜�. 新聯):1이·l·1의 貯$銀(J"吾온 구인방7 저축

은헹뜰 의 71*,t외- -3L조를 )욘이.둘었1J. -b'.임조骨.E헹과 다-E 동-o]-·E헹 익시

w

'

- J간에 -/연방 피- 비슷한 조리 짖'추있더·.

통 J과 함께 언망이 ho] 기hO·은 A:+獨 1루수신정-기핀·들에 데한 -Il-M·정3iL의

A3-이는 i 넸다. 獨逸1)'(1'7銀11'(DIll))은 p[[部獨逸州&]G)'(WestLJ])인 독인)i'-역

은'헹(DA])A)괴- 꽁동깅제-F헹(liank fOr (.;en'leinwirtscrhaf()에 미1각'피있디·,

2.l.6. 17걔$患6合011 It]- 후 z- Sf 1

2.IS.Irn 通171후에 1 11친 影響

W帶交換괴. 너% 어 遠1'1'-y: M3는 ] ]-뵨적 - O - <(, 인-정촤정 첵에 며·리- 첵징 l-l

A7은 11]주인·에시 증가세를 3131디·. 3,000리 농-h-마르./-l-에 이4'!-는 동독의 개

인 t실 잉우]체吾의 은헹에6[f이 1,820억 서<미-i.J-코로 11[+l·피었으미, 이]/ y18.

h 交換/·f·%이 1 , 05 : ] 이 었h-- · AL여 ·1디-.

t I제 A- )의 通17대 M3는 회·>Ill-'Il%횐--2- 농해 처음에는 익1 15%, 증가불 보

였으미, 이V씨 V독의 ·
'

. /)(潛/l[)J의 추징치인 10V-11% 보나 니·소 Az은

수.준-3- -f)-지 健1J. V화링·이 0 1 감이 ),<L-1 v-<· 폭으로 들어노f A!-E ]-'!‥Id-적으

로논 이 1애 는 銀行·間 c)<來로 -][ 
점 피이 -

'

/회-id;의 게산 서 제외되어 있었

VI ·>外]/(g某體돌의 요 3d·분예6]L이 이제는 통촤.링1에 산3]된네 기언한 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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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외에도 이전에는 동독주민들의 경우 자신들의 저축액을 장기저축의 형

태로 - 長期貯蓄은 통화량의 계산에서 제외됨 - 예치할 수 있는 가능성 이

엾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동독은행들의 구조변경으로 이제는 다양하게

은행에 돈을 예치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여러 저축자들이 이같은 기회

를 활용하여 자신骨의 저축올 장기적으로 예치하게 될 젓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적응과정은 여]상보다 급속히 진행되었다. 동독주민들의 頂-金 態度

의 변화는 3990년 하반기 東獨地域의 M3가 165억 DM 감소한 1,635억 DM

에 이르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는 서독 通貨量의 12.59(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獨逸聯邦銀0은 1991년초부터 독일전체 통화지역을 대상으로 금융통계를

내고 있어 1991년 1省부터는 서독과 동독의 금융상촹에 대한 별도의 수치

를 57-착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 러나 特別報5書들을 보면 동독의 통

촤량은 그간 동독의 毛제발전 성과에 필씬 더 근접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21.6.A 物價에 미 쳰 影밖

交換方式 및 束漏 地域의 消費性向과 貯菩性向 등은 걱 정스럽던 물가상승

을 광범위하게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독지역에서는 1991년 중반까지 物價上昇은 낮은 수준에 머물려 있었다.

이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다. 왜냐하면 장기간 지속되어 온 서독의 부흥은

장벽이 무너진 이후 点獨地域으로부터 생겨난 강력한 需要룰 통해 기업들

의 가격 인상의 여지를 확대해 주었기 때문이다. 1991년 여름부터는 인플레

율이 뚜렷한 증가를 보여, 소비자 물가는 잇달아서 약 4% 증가했다. 그 러

나 이같은 物價 L%C<-은 貨帶統습에 따른 통촤량의 증가와 직접적 인 관련이

있었던 것이 니라, 예를 들먼 1990년대초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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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준의 {'A金·)l Irnl斗 권-은 요인들에 기인 
'l· 

깃이라5( 볼 수 있너·. 2 1. 동인-

物價.l:-.H.P·f-C 니-시 인-정·fE·인 
'2% 

성2,t로 지-리 짐'S)'디·.

시$]-l·1-71-/((DM)회.의 y,c입 직[( Jk'3%]W]2%의 소1])지 計기·A 동->·;-미.j.!- t朴

의 가커수준에 비]n(헤 보111 오히려 내려 길'다. 19[IO<'l 하반기 <Irn·.,'il·費 價格

Ih數·:.f 19%Id 수&y,!w다 ;-]% [J·았디-. C ( 리나 CI. 이/신(터 束獨地]或의 인A

레%-와 h-f리 힌- 중기· t J,L있디·. W$蜀]血]或의 이C-F -趾기·싱'흰의 익'叫-(-: +$蜀

地域의 A·2은 賃金引.11, 隊]家%11助(의 徹/廢 그. 리고 괴.거에1간 헤-iL 비])(적 넛'

은 수 에 2it 징되이 있 d · 난가5(에-計 들VJ 賃貸뀌)의 대폭적인 인상 똥이

/ -- A 요인이있CI·.

/ l- 리L.i- l99459부리 V-L;-의 3l살·래-At. 서A-의 )'온 骨가상·승수준에 <-r11

하3( 있0. 1095년초모버 동·l·i의 1%T-'/ l 
-

. <i'.y<-Pa- 서목보다 오'히 리 g·아지고

있다.

2.2. 經濟統合

2.2.l V쓰1 한 細濟秩序의 導)<

<-'/幣%j[,a파 -J기-]d-의 3!l-게에 있는 經濟銃슈은 197)h·l 771 IEJ 긴·p 시기

에 효머을 가지게 되있LJ j[[l-.會1'[0 []]'場經 Y-Lf 위%1 질대적인 1
1
1j·직 기초찬.

힘성'했다, 經濟統合< IT)OV'1. 1071 3 J자로 且릭을 갛게 된 統 · 條%3괴- 더

-2이 
잉: ->·;- )지 익에 v'-마J한 經[/[+i]i'L가 vs.i 71 을 의미兎다.

이미 1調家條; ) 에는 디.음과 %l'은 사수/<·<-이 희·정되었니·:

· 

- 經%/統슨-2- 위한 공동의 기초는 lid: sl'i<) [[」'場經('5이다<제1조, 3항)

- 동목은 시징·의 힘과 l<間 1·:導가 1개%) 수 였도록 제2,t적인 틀을 마

린한다<제11조, 3·)

동3-은 시독의 VI.:- 4요한 經濟[);·]%i,-趾 수 - 하거나, y115는 이에 어굿니·는·

- 

게)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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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법규들은 폐지하고 서독 법규를 도 입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모든 吉

場經濟的인 결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 사유재산, 능력경쟁, 자유로운 가

결정, 계약의 자유, 영업활동 및 영업지 역의 자유, 직 업의 자유, 그리고

노동, 자본, 서비스의 자유로운 운용 - 단번에 束獨地域에서의 경제활동을

위한 근본원칙이 되었다, 國家條約의 한 부분인 이른바 
"

指導原則에 관한

共同議定書(LeititzeDrotokoll)"가 이를 위한 법적인 기초를 제공해 주었다.

이 共同議定害는 무엇보다 經濟統슴을 위한 다음의 중요한 지침들올 포

함하고 있다:

- 경제적인 성과는 주로 민간경제와 競爭에 의해 발휘되어야 한다.

- 契約의 자유를 보장한다. 경제曾동에 관한 자유는 가능한 한 침해되

어서는 안된다.

- 기 업의 결정은 국가의 계획으로부터 自 由로와약 한다<예를 들면 기

업의 생산, 구매, 공급, 투자, 노동관계, 가격, 수익의 사용 등)

- 民間企業과 0 由業(freie Berufe)은 국영기업이나 조합기업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

- 경제상황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국가가 가격을 확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넌 한 價格決定은 자유로와야 한다.

- 경제활동을 위해 영업활동, 토지나 기타 생산수단의 취득 및 이용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 국가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소유하에 있는 기엽들은 經濟性의 原則

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國營企業들은 가능한 한 빨리 경쟁력을

갖도록 구조조정하고 또 가능한 한 民間所有로 이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에 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7

2.2.2. 計劃經濟的 要所와 市場經濟的 要素의 混合 排除

이같은 주요 지 침들의 수용과 더불어 
'

- 

l-劃經濟1(J 요소와 시장경제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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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0 '>].l!,·os}.리<,:- J/-C 2,-- 러<m-(-- . - ]:)l·除시었다. 만약에 이 와-;-:· 다-S VI정吾이

내리%1더라11), 이는 $J -1쟉3로 -b'·목의 초1 1-과정 이 A·-1페하는 긴과를 가지兎·

各 깃이디-.

3히 競<:i'[.을 창출하고 뵤상하1< 작7]은 A獨地]或의 걔번적인 정제種·w<-

을 효율시으-로 조- 정하기 위 
'l· 

%)'1수석인 
· 

[세조건이었다. 띠.라서 겅· 질서

정첵려 인 Id 에서 ALl/] $ 독이 서-b-;-의 
"

競/-j'i制限禁1]:A"-皇· 수명- 
'l· 

깃은 아

주 4요한 1이었나(IS家條約 부책-· U, ])kr. Il.1). 이 깃은 IA'·'헌· IA]寒條%{J에서

'

:->·의된 <·;-가의 대외),L익 독 ·1 몌시에2L 헤낭피는 깃이었디-. 제]3조 ].힝·과

· l.1 조 :)힝·에시 동독은 3-히 
l
關+R 및 

'

dS Adl·한 - 般協定(GA'l'T) l 의

-

I l-징늘을 ‥ 수하는 가운네 지·-0-V운 y:·{까<易을 보장하고 / 나.(의 l/]을 140

의 경체징21/적인 목·표에 및骨 것合 吟약榮니·,

세기능을 히·A-f 1祠家1<]i)4J인 깅 쟁 내지 IA家外1'l<)인 깅 젱1의 j,L징욘 기.걱 징

정의 지--8-십- V 입히·기 않J(서+< Ar긱�' l' 수 MA- /이니-, 1990%·l 52 18일자.

國家條1A)은 經濟統0을 위한 지vy:1칙에서 이간은 깅제 1시핀국1 기%i< ·1칙

괴· 사상음 허-At하게 %9기헤 V었L!·.

뵨림적으V 중요한 의미-趾 지님Id 깃 j/극/ PIl 
'l· 

생산수닌-과 토지 능의

+/,ri{J E거[l'외· I'l]lll에 대해 1
10직인 3,tA·趾 보장하는 )이었니-. 동%i-은 國家條

i

'<·) ·제]초. 3항o]1서 +'/,i'PJ ;i)('A-j'롤 시 졍' 제의 본진키 인 요<.A!. 인정 
'切-으V써

이같은 ·인 칙合 ]-/·뵨적으V l/l'아둘였니-. 이JJ·은 SAV':1.< )V,bIl/j'd·':을 < A-한

y 있으띠, 지-신의 %0-단과 복적에 fr)-리. 이吾 사.g-칠· 수 있]'- 자-7가 힌제

겅제제제의 71환을 위헤 요<Il·되는 성취의 l

- 과 v력合 VI-휘하는네 S]1요·하니-

는 생걱·파 부骨하·:.< 깃이었다.

서·%의 (7/l:法을 이어반고 인VJ소유의 기업과 콤비니.트들은 株式齒]%l·. 힘

로 전환시7]으<t써 %LA로의 기 7113·온 시 장경제적인 거 레핌·동에 잡이省· 수

있{):- 키진힌- 조 직헝 데-趾 갖게 되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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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신속한 도 입을 위한 중요한 전제들은 DM-貸借對照表法

(D-Mark-hilanzgesetz)에 의해 마련되었는데, 동독은 國家條1%<J에 따라 이

법을 공표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束獨地域의 
회계는 서방국가들의 그것과는 비교할 / 없는 것이었다. 예

를 들면 
'

- 

l-劃經濟1의 감價規定들은 기엄의 랩産狀況을 실질격 인 상촹에

걸맞게 전달해 주기에는 부적절한 것들이였다. 貸借對照表를 보면 貸邊은

과대평가된 반면, 借邊온 과소毛가되玆1 DM-貸借對照表法은 東獨地域의

기업들로 하여금 1990년 7월 1일 자로 DM 開始 %i'借對照表를 작성하고 이

를 위해 모든 재산상태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담은 재산목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상태에 대한 새로운 평가작업의 결과 기업경영가 출

자자, 특히 信托廳은 그 기업의 실질적인 재산상황에 대한 槪觀을 얻을 수

있었고, 債權者와 투자가들은 이를 통해 있을 수 있는 위 험들을 보다 더 잘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DM-貸借對照表法에 들어 있는 超過債務의 페지,

자본확寺 및 새로운 자본확정에 콴한 규정들 또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들

이다. 동 규정들은 기업들이 시장경제로의 轉換過程에서 충분한 그 C資本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다.

1990년 9월 이후 DM-貸借對照表法은 여러 면에서, 특히 적용기간 연

장을 위해 개정되어야1 兎다. 1994년 7뭘 25일자 同 法 改正法律은 처음으

로 환경 재건을 위한 전제조건을 법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환경남용의 가능성

을 제한시키고 자기자본사용에 필요한 규정을 마런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

다.

國家條 J 은 시장경제의 구성요소들을 의무적으로 도 입하도록 하는 것 외

에도 中央集權的 2d·劃經濟에서 市場經濟로 과같히 전환하는데 필요한 본질

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다.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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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 經濟統合의 일]흐로서의 環境統合

國家條//J 세16조는 V일의 1'肩]竟統合-g- 위한 기초를 제공해 주었디·,

1590 1 7원 I S.l l 1:i)/l 동<의 1肩]1>: · !il%f)C은 이를 위 
'l· 

4요한 ]/] 적 기초

를 마 {헤 주있다. V<El-직이 미 에18'원%에 충%헌· 서E-의 ]裂새fOc이 点獨地

)或에 하대되었2(t, 이V,씨 V 기-지 목·시이 님'성되있다:

- 經濟統合 밋 
' 

b幣統0 이후에<-< 
"

환·깅7-17<Umwel(t]Unlping)"의 이지

가 신히 주어·지서는 안된다. 따리·서 束獨地域의 - V-%<- 세jcL운 시선

온 서독에서외· 동릴한 ii 긱한 1袁境{뿌1慢規定의 적벙-을 빈·는다,

- j- 러 니· 동시에 기존의 부님'삼&, 시선눌의 상태, 21 리고 %]-IA헌- 魯경

9정 의 안진'<'!- 2 1
2- 축이 리.는 11을 갑인· 1 떼 기존의 시<1骨들에 대헤

서12- 過渡)[l]가 필요하다는 사실 r·IL'한 51리되입다.

이 1錮家條%'·)피· 괸-린하이 統 - 條約 제:·14조<· 이외에V 51 1/]자%>>-이 에Tv·

윈칙, 7.인세-'V지- 71 칙 멋 협1 3 71칙에 s,]긱·하이 인긴-의 자인스러운 Al·의 기

초-趾 )IA'히-]I 석익 도 서-P 에서 이->·t힌- Ac온 수준의 <1J黑/·W{l)%J인 십-의 Al-겅

을 - -투히 )1 내학적인 정최. 프로·기-램 
1깃 

게빈· 프j;'(3. 85의 :의·V %.진하는

IA]을 제정힐- 깃을 - l /·징 하고 있다,

2rn2.4w 國家딱i驅( 11의 變吏事세1

화%i>, 깅제 및 사최통f-의 371 <'l- 
-:·r가제정에 )L 폭적 인 빈화-趾 초 래健다.

이01( 띠·리· 公9[써'ISt본 서독의 {B'政'[)5과 제 정-11조-에 n<'게 조 정되이이·V{- 
-壺

디-(1圓家條約 제 6조의. 부록 IV, 111.] ). 이 외에V 국가의 11dil<運)B에 한

신꾀성을 -틱보하기 위해 V-l·c의 
·<·
l'기· Il/j-政·)IL'7<-趾 제 

'l· 
내지 A·1히.기 키한

d,1 럭이 있있다(1園家條1<) ·제20조 3항).

2.2rn5rn 法秩序, 0政劇[織 y I i]法劇[織의 진떤표1 適)l]

國家條&%J올 y헤 )l)i:會1'l<) [(」'場經濟의 기-t·'t틀은 주이졌지 만, 이깃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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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국가 및 민간의 볍질서, 그리고 이에 속하는 공동의 행정 및 사법

조 직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이 곧 드러났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면, 경제 및 貨帶統슴은 중도에서 좌절되 었을 것이다. 따라서 統

.

- 條約과 더불어 전반직인 법질서 및 國家組織과 0政組織이 点獨地域에

확대 적용되었다(상세한 내용은 제3장 참조).

2.2.6. 經濟를 위한 補助政策

시장경제의 기본졍책은 경제질서정책적인 면에서 종종 持續的인 지원과

자릴을 위한 - - 때7J인 지원간에 곡예를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國家條約

제14조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위기를 의식하어 A%i地域의 기업

들이 새로운 시장여 건에 신속히 적응하는것울 용이하게 해 줄 과도기적 조

치들을 취할 것을 합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東獨地域에 대한 경제정책에

있어서 則'i汝移轉의 길이 열리 게 되었7

統-條&<J과 더불어 동독경제룰 위한 지원조치는 상당한 정도로 확대되었

는데, 이는 國家條 J 에 의해 曾효된 經濟統습에 물질적인 지원을 항으로써

통합을 지속적으로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독경제의 構造調整을 위한

일련의 국가 지원조치를 통해 東獨地域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었다.

統- 
- 

條+<J 제28조 2항에 따라 經濟成長과 構造轉換을 촉진하기 위해 구체

적으로는 특히 地域經濟 促進對策의 東獨地域으로의 移轉, 경제와 밀착되어

있는 社會間接施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여건 개선을 위한 조·치,

중소기엽의 신속한 발전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그리고 산업계의 자기책임

하에 입안돤 構造調整 구상을 기초로 경제의 헌대화와 構造簿換을 위한 조

치들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동독은 이외에도 서독에 편입됨으로써 서독에서 직용되고 있던 聯邦次元

의 모든 경제촉진 프로그램들과 유唱공동체(EC) 차원의 프로그 램을 요 청할

수 있게 되었다.

- 그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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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貞獨%興 j(1례對直·;策(AufMChwl.lUg-Os0"의 ]!h.前段隋;에 해9-%'l dP-e 지

Y1조치 의 A 선직인 -A·시은 가능한 한 신솟하게 0-리고 가농한 한 닐온

L211뼈v·資 t-V 公-)h'爻"庚를 Al·성촤하<. 것이있다. 패냐하먼 광Id위한 잉의에

>치 성나1-려 인 투자가 이무0-1지이:만. 지A<적F-로 안징i) J지·리 칭·출이 가

능하고, 01 섯-F 동시에 2'-서<i-의 소.늑과 )%우/·수준合 7)진리으3A /l)패C해

니·가].<- J제조긴이 되기 떼분이 다,

C t 리니- ]Id.s )·[義體1;']]의 ·; - 본적인 </힘'A. 로 인히-이 體1削導換 1:의 심 각힌·

문·제들이 티·저나t-기 시작穀-(- 네, 이K)-은 SC-제 ‥ 은 굉-1-W]위한 <·:·가져 지우11

지들만을 3( 해 헤${w(j 수 있는 성 질의 깃이 이.니있다 (제 5장 I 71-조).

243. il:會統合

)l'd'.sl){J i ll'場鮮.(% ·논 )l>l:會保111'A괴· ]l(i:會1(助가 $J수직 이다. 이 는 경제적인

셩과와· 사회인-정( 相 0[RY(:0<J인 3]이 기 문이다, 싱공적인 깅세械·동은 사

최복지와 사회인-정各 위한 물71적 인 
· 

l 조건이 dd디.. 사회 의 9정은 디.시

겅제식인 성 봉을 위 헤 필5 직인 
'l·진舍 

조 성 l·디·. 띠·리.서 1990<·{ 5우1 18인

의 1wW家條%<)y]- 최· , 깅 세 1길 사최-'/합이 통3]성을 -1지한다].:- 점파 동시<f

지익의 사회 적 수준이 서-b]-의 인lg·y,L-><)J] 및 사최]/1 %1시의 우1·키에 의해

1·원하게 되이익· 
'l·다<. 

J]을 획·인循니.,

d90<·J 7%·l. > , l -2-서독<(l·의 최·페, 겅 IS 사회통'합조약이 VI·%되었1.:-[]l

이에 띠·라 농독의 賃金괴. %IC.金을 l : 1 로 시-<-의 미.르0.화(DM)旦 id 릊1.헤

주] 쟉7]을 )/해 - 수한 聯·pl(獨逸]-( )l(l'.5保1;」'P:體制가 /束獨地域에 심진적t

Bi! 허-내되 기 시 작健더.. lOqu>·> 10원 :3인 統 · 條%)J&%l Ill-효7] /3, 로. 씨 이 긴·-F

-!·c표-:2 p,L니· 니 71- 싱취 되였다. Cti 기서 시·최 정 첵싱- %:l%한 과V기 
C

I t-정1-i-<

M I.i 代%기 - 이 
'l· -D-징<m·;- 

, L 미·Q'J하였으미, /l. 직정-시한V 정 획-하게 I s시

健 - . 이 건-은 )/4渡101 )30:<->-의 ->-·c 적- -3-히 W獨地]成의 깅 )y 혁-E 사최직

X-<'t 충분히 i]1111(() L]y)하2tL 午민들에 게 적 )1한 신뢰),)-%훨(- 3,t징-해 - '

(·J:- 것

이었1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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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3.1. 賃金協商의 自律性 및 勞動爭議法

이미 國家條約과 더불어 社會的 市場經濟의 구성요소인 勞動法의 기본틀

이 마련되었다. 이는 바로 契約의 자유, 職業의 자유, 그 리고 노동조건과 毛

제여 을 보존 · 발전시키기 위한 團結의 자유를 의미 했다. 기존의 동독의

노동법 질서와는 분명하게 결별을 고하면서 同 法規는 임금과 기타 노동조

건이 국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조합, 고용주협회 및 고 용주 간의 자유로

운 합의를 통해 확정되도록 규정했다.

서독의 賃金協商法이 확대 적용됨으로써 임금협상의 自律性이 보장되었

다. 이것은 단일한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 였을 뿐만 아니

라, 이를 넘어서 사회 적인 노동조건을 責任感과 衡平性을 갖고 경제발전에

적응시킴에 있어서 임금협상 당사자들이 사회계약적연 경제활동의 중요한

[권2體가 省 수 있도록 해 주는 조치옜다.

2.3.2. 쇼業基本法 및 企業의 共同決定

동독에서의 시장경제·적인 구조의 형성에는 처음부터 근로자의 기업경영

참여가 동반되어야 했다. 이것은 경제, 화폐 및 사회통합으로 야기될 문제

들을 勤勞者의 利害는 물론 企業의 이익을 고려하어 사회적으로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촤페, 경제 및 사회통합에

관한 國家條%<J은 서독의 共同決定關聯法을 束獨地域에도 확대 ·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1972넌 제정된 企業基本法1)의 확대 · 적용으로 자유롭게 선출된 經

營協議會(Betriebsrat)룰 통해 포괄적인 지위를 갖는 勤勞者 代表團이 경 염

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經營協議會制度로 말미암아 당시 東獨地域에 촤

페, 경제 및 사회통합에 따라 등장한 기업내부의 문제들을 勤勞者-의 이익은

고

團

1) 역주: 기 업 거본법(Betriebsverfassungsgesetz)이 란 민간기 업 체에서 기업의 사회

적 문제, 인사에 관한 문제, 경제 적 인 문제에 있억 근로자의 공동참여

및 공동결정을 규정한 법을 말합.

- 21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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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C 盾)B.l-'.의 이익을 co-려하어 펭흐Bi-게 
'배결힐· 

수 있는 진제가 미곡!피었

다.

2.3Ji. 解」1品保護 (Ktrf1digungsschutz) 및 勞動保護

[i'l-畜1]經濟에)%·] )l
'

[l:0[C·) 
'

I l]'場經(/ij.C 진%Irn·d 에

� 

띠·라 
' 

시까지 동%)-에시 신시

v]고 있있<'[ 이· 1 11- >u 値保,護의 Al ]이 리·는 파제는 실헌가능성이 없어掠다.

왜니·하민 이 >2値保,護라는 과제는 수/·제로·l-r 직업의 자-8-, 직장신 비의 져·-8-

:-( 리고 고 - - 계약의 지·-8-와{/ B ) 수 211:- 것이었기 때문이디-. 띠·리·서 근

且자들을 V /FC)<·l J 인 解>4로부디 보호하기 위 헤 촤 , 깅제 및 사최-V'합봐 더

· [1이 서독의 解/il)[X,護·)J을 >Id:·c%l'i() I h'場終.(미1]<則에 부71-하;. <
I
L 상과 

'切·께

束獨地域에 &i·내 · 직A-하었니-,

21 리니· 사회적 계와;이리‥l· <.f기 서 1녈 및 034-의 사S)'들에 게 J란$한 解

R保1漠)3-Il,定이 시- - 피어兎는데, 이 과도기 3[·정吾2. 0- 사이 데부)d- ·적성-기

간이 f났다.

dc 동3LA겨/·야에 있이서 國家條約은 d-f--<·t사의 인·조{ T 건강보호에 꾄.하여

동->·;-의 1
39-]f를 ·적v-l 1 과도기를 거 치 서독의 %i動>)<애 띠.라 조정 할- 것을

-

'

I f정하]I 있다. 이것·F 비 4
'

T V-L·>의 (g<f 31·징 A-이 힝시직으21< 서A-의 5j·

징들에 ]J)·견'힘·v]· 하x] 1신- A과직인 勞動保1-漠包 위-t'l· 기(적 인 전제조긴들

충분히 겻'추27 있져 않은 짐-위 고 리한 깃이있다. 이외에V 멋낄 부분, 에를
'i먼 

촤학물 ·] 및 -8-헤물·질 IV'출에 /pl-한 )
l<1 과 V)‥은 부문은 서<f의 5-(정

에 비견힌 n/.l-%'l· )%]-'l"[-3-이 없었디·.

統 · 條//·J파 더설·어 ;%%動%,隱외- 판린헤서2,t 시독의 1115-'l· 및 도 가 +獨

地域에 펴·내 · 직. - 되있다, 이로써 7'l제 -<3]지익에 d처 . 위a·한 짓오로 71

증된 . :'.I RI'l{J 勞動保1·暖: 體%가 의·M되었다.

21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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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細分化된 社會保障制度

國拏條約各 또한 단일한 社會保障制度를 확립하기 위한 과도기단계의 역

할을 수행하였다. 이 國家條約에 의거하여 동독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상해

보험으로 세분화되는 社會保隊 및 失業者 保障制度를 확림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 리고 이를 담당할 기관들은 공법적인 성격을 띠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국가의 법적인 감독하에만 놓이게 되었다,

國家條約은 또한 社會保障의 재원조달을 위해 서독의 법을 수용할 것을

규정兎는데, 예를 들면 국가재정에 대해 社會保障 擔當機關들의 財政的 獨

立性, 서독에서 적용되고 있는 社會保陳寄與金 定額率에 따라 부과되는 기

여금을 통한 보상재원의 조달, 보험가입자의 평a-보상액을 초로 한 寄與

金 策定基準의 확정, 그리고 기여금 및 보상금의 임금과의 連繫 등이 그젓

이다. 또한 國家條환J은 일정한 과도기 후에는 보험가입의무·자들의 그룹분류

기준도 조정할 젓을 규정하고 있다.

國家條約은 이외에도 언금보험, 의료뵤험, 상해보험의 보상지불에 있이

서 과도기간과 적응기간을 규정했으며,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자보험에
a

대한 初期 則'政支援捕置(Anschubfinanzierung)는 원칙 적으로 자립적 인 사

회보장제도 구축을 위한 지불능력 보조로 간주兎다.

이같이 설정된 기본방향은 統-條7<J곽 더불어 더욱 공고히 되었다. 1991

년 i월 1일부터 東獨地域에 독렵적인 社會保障機關들에 의해 의료보험, 연

금보험 및 상해보험이 도입되였다. 물론 이 기관들은 그 시 점에만 해도 부

분적으로 아직은 자신들의 隱題를 완전히 수행할 형편에 있지는 못했는(-1],

이는 그 당시 해도 束獨地域에는 아직 이를 위해 필요한 구조가 구축되

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w

따라서 國家條約은 지금까지 社會保障을 담당한 기판들이 t991년 중 公

法的인 성격의 법적 능력을 갖춘 기관들로 전환되어 該當機關들의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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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기빔-아이· A'l·니.고 -]f정 
剋1J.

2J-I.5. 失毁保驗 및 h4備{l&進

束獨地域애서는 
·公1'C·J인 신i]음 익세하는 정책-S- 추1 臧-::-네, 이-:.y 깅제의

Z l·.d Fl·.에 부남을 주있2t<, 1과적으V- -; !-s,L소.A'[이 )'온 수준에 l ·Id,L는 1과

但 가지兎·다. 띠·라)k] 71신] 이 ]
,
L 니지3( 동1·;.% 제기- l

' 

0場經81%l't9인 -
'

/조로 진

1하기 시 사하자 y:1연리으V d,--동리의 放111,])1象이 XI기났디-. 따리-서 통힌과

정의 시작끼· 너)f이 /束獨地))%에 rf- 적인

� 

]%動管1·]氾'迫制吾 c /·A-하2iA, 체제

주141.으로 인한 <ii- - 김-<의 대부분이 失菜으jf'L 귀 1되지 입도싼f 베려한 것

은 아주 -x·요힌· ]이>디., 즉 통합)tI-·징에서 <,-w동시징·의 개선을 위한 사회 l

지E·l-은 71--p--<L 骨-9-'헌· 시·RI-이었C.l-. 띠·리-시 15페家111<l 이미 녕·시 x %/ 학V

하이합 시 V·의 )tAl,Il'促進()L에 싱'- 경>--):- 2·< - . 촉진-S· 포' 1·한 X菜保1檢(iiI]/0

/L i]'힐' 깃- -]/·정 
하-있,다, 이 과징 시 <151에 내해 수당을 지1)-하는 것보다

는 積極.l'l<J인 37動11]'돠政策이리.는 조지01) -7 <녀1,t을 V있뎌·. 이외. 괸.린해 조

익·%a-사1·l인 농서<<· 성 부]:- 세 %(V[滄의 이-숭작S]에 긴 l'한 켜i기- 히-기V

):l-의 했다.

197)x/l 1071 3 1부너 서1<-의 %J)%,Il'f 進·)2(Arheitsfbd(31·LIllgsgesetz)이 束獨

地域에 파대 - 서됨-L·}었디.. %L. - 의 내내 지인 -
'

/-조변헉 과정 김·인-히.이 이

1
1q<[- 둔론 J/-분키Y-VA--:- 니·소 91·회-%:1 힝 내의 한시적인 特8나la기.<·파 너-2

어 +獨地]A에 : 1- . 히- - 시었L'·)·. 이는 /束獨1'l({J或 積極.Y·)인 %l[blI」'場1fy策

이라뇬 수단 ),L다 강v] 하게 누입 
" 

l' 7- 있V록 하기 위함이 었다.

이외 2,L 汚90ho 29에 이미 
·%-i:A獨地域에 

V o.1 되었딘 
l/-l[ll)M職制度기-

약긴· 수징닌 헝 태3/- 히-내 . ·리A-되있다. 이 는 W獨地城의 FV자3-에 게는 -A

요한 조 치인 미-, 이 <L 써 IE/께1'·l'[<)인 피 리금 지].f5(-징과 더뷸이 [
I

l
. 期退職의 7)

이 u]. ·1죄(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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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6. 年金保5愈

동독의 舊 年金法은 서독의 연금법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동독

의 연금은 광범위한 最低年金規定 내지는 最低寄與金規定요로 인해 그 수

준이 T準化되었으며, 以前 직장수입이 얼마였는가는 연금산정에 별로 중요

한 요인이 아니였다. 또한 束獨地域에서의 연금은 連動的인 체제를 갖추지

拾아, 소득수준에 따라 신뢰성있게 규칙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社會的 市場經濟에 있어서 노후보장제도의 기초가 되논 이른

바 成果正義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國家條約은 이미 동독의 연금제도를 임금 및 기여급과 연관된 서

독의 年쇼法에 따라 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헌재의

연금이 純賃金 水準에 따라 조정되어야 貧다. 獨逸年金法의 최종적인 조정

작업은 統-條約에 따라 1992년 1월 1일부로 서독지역에 발효돤 社會保障

法(SGB) 제VI권의 시행 및 同 法의 束獨地域에로의 확대 . 적용을 통해 이

루어졌다. 同 法의 東獨地域 移讓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방특별법31 年金
'

移讓法(Renten-Oberleitungsgesetz)에 규정되었다. 이로써 1992년 1월부터

원칙적으로 독일전체지 역에 걸쳐 단일한 年金法이 적용되고 있다. 물론 지

나치게 딱딱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서독의 年金法을 과도기적 인 조 치

도 없이 곧 바로 東獨地域에 확대 · 적용하는 것은 불가농했다. 이에 따라

信賴의 保護라는 원칙하에 연금수혜 및 연금수혜 연령에 근접 한 사람들

을 위해 한시적인 성걱의 過渡期 規定을 도 입했다, 게다가 동서독의 소득수

준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때까지는 東獨地域에 대해서는 特된)規定이 적

용된다.

2.3.L 醫廉保險

중앙집권적 국영보건제도에서 分權.的역고 자유로우며 多元化된 보건제도

로의 전촨은 동독의 보건조직을 서독의 보건체제에 적합하게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작업을 요구했다. 동독주민에 대한 의료상의 치료체제가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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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이 작포L퍼 VA 하기 위'해 國家條//J온 i-독의 醫疫保險>)<을 서%/의 醫疲

i%1檢7.L.에 t身·y어 VI-게적 일j[L A. 징 힐· 것-皇 -if정 健디·. 이에 吟리· [<2家(幽)%<)y<

기존의 보긴</·조룰 짐·정 리으로 지속시키 ·>.'C l 외에V 이를 서A;-의 보긴구

조 에 맛는. Is·'힝·으로 점진적으V 111겅시키 니.긷' 깃피· 의%L서비스 ·제공자외·

醫廉保險組2둘간에 게약직인 꾄.게俱 힘성힐- 깃을 v-t-정하였다. 질 빙시 솅계

의 보장-K 서독에서 L'tv자들에/게 ·직-S-되고 있는 
-j/·징에 따리·, 시.최보징·기

급에 의해 ·지분히-15 疾病·R)i助金 진삥 67일 동안은 12111 - l·:가 게속 지불

하V록 y·12 l·하있디·.

統 · 條}(J-C,. 1·;-A시인 醫疲保險11[(Y의 3/-R]과 서-hf의 의V-보 1제도의 확

내 . ·적-B--8- - I

A.해 이같-2 조징과성·S- 가속·회.시컸다. Il((:會/保障()C(SGB) 제V

7-1이 벼9] h·l ] ·l ] 일지-로 +獨地域에 ('효되있다. 이j-i(씨 /y獨地域에 자·8-

V운 J1긴세도를 신속하게 희'충하기 위 해 >11요한 111적인 이건이 
' 

추어玆

나. 동-5f 1(건제V의 ( p수싱을 고 리하여 統 - 條1<)은 또 한 한시적인 t·l」".y]]規

vv 71-고 있다,

2.3.8. 傷害保險 .

AA-의 傷]1서VI滄0c을 서<의 fM<,i(빼1檢'0%·에 따라 조 징힌·니·A:- 깃은 이미

1싱家條)%<J에서 
-ii·정되M다. 낭시 동L[- <-< 시-!·:-에서와 7)'이 韻111'l%l]로 세분촤

된 조 리체계 가 없었기 떼분예 統 - 條1(J(c 이 긴·은 싱·린-을 고 러하여 傷'/([/닐

1檢'[);--益 %$'/l'IdlB]或에 오1시에 적 A- l' 깃 이 이·니 리- 이 러 Io·게에 건처 적-9-힐·

깃을 5t-정 號다. 이에 띠·라 V-L;-의 削·'[(((무1檢·[둥은 19[)Ot3 12월 :-11 인까지는 51

내로 존속했다.

1991%d 171 l 원을 기준으로 A-<') fM'[l<fA險의 조직에 괸·71· 서독의 v-정늘

이 V%i-에 사대 · 적-2.시 있다. 이외에도 사고빙·시, 진료'행위, Ill:A' 1되 -)3:fl/l

에 꾄국'l· -]-/-정들이 1獨地域에 :의-데 · 적-2-되었다, 1卽2년 1월 1 읾 이후부티

는 걸국 2.( 나미지, <7 그 1411까시 직- - 하지 않V{ 傷害保險()C 規 i · 이 束獨

1(U]或애 히· · 직- - 시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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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社會扶助 (Sozialhilfe)
w

서독의 전체적 인 사회뵤장제도의 범주에는 이 외에도 公共 社會扶助를

통해서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 더 있다. 이 社會扶助는 다른

사회보장제도가 해결하지 못한 영역들을 메꾸어주는 것으로, 이 公共의 社

會扶助는 일반 社會保障시스템이 개인의 특정한 응급 상촹의 해결을 규정

하지 않고 있다거나, 특정한 그룹의 사랑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거나, 또

는 개벌적인 경우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를 고 려하어 마련한

시스템이다. 이 社會扶助는 基本法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른바 社會的 國家

롤 실헌한다는 의미에서 곤궁한 경우라도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삶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 준다. 이에 따라 國家條約에는 社會

扶助制度를 도입할 것을 합의했다. 물론 舊貞獨에도 법v-정상으로는 서독의

社會扶助制度에 견되는 社會福趾制度가 있었다, 에를 들어 보조규모가 소

득, 재산 및 생게필요 정도에 따라 책정되었다.

그러나 동독의 )]吐會扶벼J%-11度는 중앙정부의 엽무로 동독의 國家財敗에 의

判 재원을 조달하였다. 동독의 겅우 사최부조지원은 별로 큔 역할을 발휘하

지 못했는데, 이는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이 복지금을 밤았고 陳壽者

시설 또는 養-손'施設들은 중앙의 국가재정에 의해 재원을 공급받았기 때문

이다.

1990년 7월 1일 点獨-社會扶助法이 공표되면서 단계적 인 조정 작업이 이

루어兎다, 이 東獨-社會扶助法은 그 목적과 과제셜정에 있어서는 서독의

사회부조법을 모 방兎으며, 이미 그 근본이 되는 원칙들, 즉 井優先 原21, Ci

助의 표務, 개별적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필요적절한 扶助라는 원칙들

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同 法規는 주로 생계유지의 보조에 국한되었

다.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

데, 이는 이제까지 버-源이 우선은 장애자 시설 몇 양로시설로 흘러갔기 때

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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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條%)J에 띠-라 199] h { l 
-일 l 1부러 서-5f의 1卿페)l(l:6·D권W>J<이 1질 가지

- H-)g(조'힝·파 y]'께 束獨地]或011 힉-t:l] · 치-2.되었c)-. /정부 및 지]a·지-치 단·제들

의 경7 ]l(i:S]'MM끼)l]度기· 이제 l
.

I l- 司-충단'세에 있었으d-L로 聯邦扶1)J);·에 띠.

-l--< 부조1:- 1991 1J이 지니-민서 I l]5,!,소 ·%]j,L이지기 시직-慷너·. 21궁에 ]'y'l- 시.

7)·1/울 7 [·A'L조지과 상%Il·21이 ·l)L뼈1 1 수 있 , tI·r 하기 위해, · : l- 리고 )IL' j- 동

독의 최지 언급 수s-l>자]·'f>,t 하이급 인시직-o-<,!- viI:針扶1%)에 의존하기 않도1수

하기 위해 [A家條%dJ·은 연-;fj,La, 수1' 보%], <-/ ]j,t호]에 ]l
'

(l: 더')L비) )0)J(l((Ii 譯

金을 /L입'戚다. 이는 긴김· 
'l- 

싱·심-에 대1.l]하기 위한 깃이었니., 이 )l))Jil(IIic,潭

金 制度논 d',Ly의 E·1히과는 71'치VI 수 似1:· 깃으로 l·%渡期1'C·J으1;L 선징되었

.

P-미 한시 3-j 인 깃이다.

3. 
'

I liJ易絹(y[11{J 디[%-f權 It1의 Il」t活

Il(i:51'C·J I l」'·暢經(/%가 효-A적.P-jl'L 기능을 하려먼 2 1-에 싱·옹하는 El'·J]C權 <l;·]]

度기· 
·1제되어이· 

힌·니·. 죽 세내jp- 리·-%공.하는 l·.地11」'場이 
'힝셩되어 

있지 VI으

%/ l 깅 제재긴에 <0 9-%'l 누지·기- 31미니·지 fy는니�., 따라)%-j W<<-의 %il-.e )·-.A 체

제하 서 제·Fl] 직으j,L ·q·기되이 비 V-l 치1·f 가·려, 시징·깅제·직인 .
k-'l+--면 충A

시키는 B)]')(-1權制度의 il·l<V 이 미 촤.페, 징 제 )-S 사회-V'>:/-을 이-부는511 있어

서 ·중-IV-'<l- 의1j] ->·f- 깃 )!- 있 - .

S.l. 統- 
- 以1)k'의 狀況

金:1獨 6[가」'權制度의 < l·징·온 사-S-제신·의 이 - . 가눙성이 아주 제한피이

있있디-1< 씻이 있니-. 진y키인 힙 데의 l-.地의 l
)
11 직 이- . 은 히 )l>i:/7 }·:A的

인 이-2-/./에 의해 代+·1되있qw 0- /1과 0(Mo인 ]])<-d-]C權 關係를 
'힝성하는

깃2 그. 디-지 중-요한 . 1이 시 지 懷1-:-데, 이->2 특'히 뎌-인의 도 지를 이-2-하

]- 경우에 그 러 循다. 따리·서 511 
-]/-에 띠·f-f l-.]IR‥A)帳의 운잉d,t 이V이 직지 엄·'

있-다. ]:)'[U測1]-l: ['0(l"]V 사정-S- 미.친·가지였으며, 대부분의 겅우 추寺이 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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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거나 불충분한 정도로 이루어졌다. 게다가 동독은 社會主義

單· - - 國家를 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D 그%'産을 갖춘 法7J H治體로서의

자유롭고 독립적 인 地)) 自 治[尋·1體나 州가 없었다. 이른바 人民浙-有의 졍제단

위인 企業吾의 형편도 마찬가지였다. 동독기업들은 자유로운 운영권을 갖

못했는 바, 화퍼], 경 제 및 사최통합과 더불어 비로소 자율권을 갖게 되였다.

3.2. 主要 規定

이같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읖은 이미 통일

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民/y的으로 選出된 정부하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졌

T 그 러나 이같은 조치는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부문에 걸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統. 
- 條%{J에 따라 동독에 법치국가적 · 시장경제적 요구에 부응하

는 所有權制度가 도입되었다, 統· - 條%<J 제2)조 이하 그리고 이와 콴련한 기

존의 볍규들에 의해 국가재산을 새로 생겨난 公法的인 地域1朝體들(지방자

치단체, d+l), 企業들 L1리고 信/廳에 귀속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民法典 施0沈.은 束獨地域 학대 · 적용 규정을 통해 더욱 보완되었

다. 이 법규들에 의해 /g,民財産이 시민적 . 법적인 소유물로 전환되玆는데,

이 과정에서 토지나 기타 물건에 대한 시민들의 物[yJ 權利는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았다m 統- · 條約과 더불어 RJ産>)J(Vermbgensgesetz)도 또한 효력을

깆'게 되었다(本畵 제4장 IV 2 참조).

그러나 東獨地域의 시장·경제 구축과정에서 所有·權問題의 해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d 것들은 보卷규정을 통해 해소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들에 관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다루어절 것이다. 즉, 재산귀속, 미해결재산

규정시행, 민법전 체계하에서 現存 物權關係의 조정, JL地登記簿 및 측량제

도 등이 그 것이다.

- 221 -



第 章 經濟 . 」(」1儉' . 環境 統-의 遠成 - - - - - · - ·- -- · 
- · - -

-

3.2.1. 過去 ) Ok)(·%' 尉'産으 1ALki

동<의 値 人1<-)LA」- 삐·産의 61!屬問題에A-Il- 71칙리으로 새로운 소.H-주에

데힌. 物71'l'(J .
·[)<ff·J ]))i-j·l'權 의 ( f과 이길·은 姉屬음 [·.地登記靖에 힝식-시7-로

비.2 어 주는 작8]을 구분혜서 디.-L,L이야 l·다 A: 인민-1-i졔신의 물<1적 ·
I/j

직 7]속各 統 - 條%A) 세21조-익. 22조, C I. 리 /ti 이 조약과 %3·련된 D%OAJ 071

1771자 L-'3L·[)t 낄 긱- 시 헹링, 19aov-t 71 ORl자의 )IE))' OAA씨體 비'A Ot- 및

]tOV{ 2월 21 )지-의 i[3내%·[)<에 띠-C>- 이), 경c}-.

RI"d·]'權 1111題에 판한 본부1직인 
-

'

l /·징$ 답[il 있는 1/]온 
"

f-<,'ioJC

('l'reul]audgeset . )"이다. l·'[] [:)·;. Al)니조 '

2항 2%'1애 의해 이제까지 인V{곱-R

기31 들이 1990<l 771 1 밀지-V 株,-h7%(l-.로 ·Il'(l>換뇨1 었고, 이VI. %L시에 기존의

삐'1뀌)1·V과 빔인제 산하에 속헤 있8>l ]·.]lEL(·이 구식최사의 소-8-V 피었디·.

동)/] 1 조 4힝-에 의거 (i,iL廳·2 주서최사로 7) 
'l·된 

겅제VI·위의 /37 所-j.l'

·vern q있다. 제2차에서 제5자까씨 의 시 
-&1 

령에 의해 디·른 재{B-라L fl'->'f'ic·廳

([995<·l. 1 71 I 1부비 인12'신니·후J]<p친;9괸·리 칭, BVS)에 귀속되었다. il'i'jc廳

s 이 ·재신·y올 )(Ad.Olc.할 의무旻 시/II 있다(본서, ·XI)5장 IV,3 71·조).

統 
· 條>i ) 에 -)f졍%J 

재산의 불</ 시 키속2 l·.地(/,;d簿에 공식 적으로 A 재

하는 키-H]의 기반 미곡{해 v· 깃y. g·[ 인민·'A!--l)-재산 귀속의 :아징에 /·한

IPl인 19Ah·l 3 1 29일지·의 RO[·:歸)@s·[);·(VM(](침이니·. 이 Il]E . 1 레 
"

기 7] 시.

-H-최- 장·ll 거 및 누지·-吟진x/]"(악칭 
"

IQ'>{((>.除)J;·")의 )j/V- 199] h:l :d 29

일 빌-효피있으미, 또한 1 닌M 인 199230 /모/ 14인 %l'2/y {M'f]i 
·[)< (攸.Il[法仲:을

y헤 IPl 피었다, 이 ]/]은 x닐가기 1·l>·,別)·)-oc, A SIlAG·-Wismutol) 의한 계

약동의1]!i, 사회),t징·제신·비. I ll!l 
- 

1시 
'3
1 니, 주데조함재신-범, 제산귀속 ltV1-l/]

t-읕 동헤 )1-' · 피었니·,

統. 
- 條쪄J 21 조1:- ]990%·{ 1071 3인 %i' 인 l l-%-H-제산(l']'l (財1);'·:·)의 분베에

A·l."!. A[. 정이 디.. 弔 정 산에 꾄·한 소-h-는 ),t.<法의 7務分擔原則에 띠·리- 히1

당 毛정 기 [[>.애 귀속q 미, 19891,'{ 10퓔 ] 인 현XI) 해 
- ·재산을 J'

l

' 

L 

가 쭈-로 시A-

- 

222 - -



第5章 經濟 · 社書 - 環境 銃-의 違成

했는가에 따른다. 所有權은 법적 인 효력을 갖고 해당 행정기관에 귀속된다,

이같은 歸屬은 財産歸屬法(V OG) 제1조 1항 (2)에 따라 해당지역 上級財

政機關의 최고책임자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

에 신청을 해야 한다. 1990년 50월 3일 헌재 행정목적으로 직접 사용되지

않은 舊 인민공유의 재산(財政則'産), 예률 들어 지방자치단체나 BVs에 귀

W되지 않는 재산은 統-條約 제22조에 따라 특별한 聯邦法을 통해 분배毛

다.

사용에 의한 물질적 · 법적 귀속 외에도 統--條約 제21조 3항과 제22조 1

항 (7)은 原狀回復에 콴한 특별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아무런 보상

없이 어떤 공법적 인 단체의 자산을 中央政府 또는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단체)가 
.

任意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 자산들은 上級財政機關 責任者

내지는 聯邦信托後續 特別管理廳長의 결정을 통해 해당 공법단체 또는 그

법적인 후속단체에 아무런 보상없이 返還된다, 이같은 원상회복 규정과 동

일선상에 았는 것은 統. - 條約 제21조 2항의 규정 인데, 이에 따르먼 舊 獨逸

·盲國財産은 법률에 의해 聯邦財産으로 된다.

1993년 12윌 20일자 登錄節次簡素化法을 통해 財産歸屬法 중 공법단체

재산의 원상회복에 관한 규졍온 대폭 변毛되었다. 財産歸屬法 改正法律은

그 밖에 기업의 사유촤로 인해 생긴 재산을 지자단체에 
'

%移轉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마련兎다. 이 법에 따르면 특허 원래 지자단체에 귀속되어야 兎

만 그렇지 못하고 信 표廳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소유로 매각되어 버린 재산

이 해당 지자단체에 귀속하게 된다.

1995넌 3월 31일까지 上級財政機關에는 총 180만건의 재산귀속신청 이 있

었으머 그 중 약 90만건이 처리되어 50%의 처리율을 기록했다. BV5에는

65만건의 재산귀속신청이 있었으겨 그 중 약 37맏건이 처리되어 57%의 처

리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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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過)< %l(事]U -f動産의 各州로의 無償移轉

인방정-ii녀< ih'聯邦·j·l·i에 게 新聯+l(<]·l·1가 )/l-G-j·'L 하지 업·'s·l, IA蘇聯)l( 시부주

]/군(WGT)이 사. . 하8:-l 부- 산을 新聯·]'l(州의 깅 세제71 촉진벙·-p 로 無('EO%

11박'.省· 것-S- 제인·히.있디.. L /. 신 新聯.)]i)·l·l]:· 1겅오w임의 전-제를 처 리'한 깃-H-

J제로 히-였다. Braudtdubul·g·)·l·l, Sa리]SeuI·l·l, 
'

l'htirigeu)·l·l기- 이외-같< R'l)g'징

)
,
L 의 제안-S- 만이·-2:.·었니·. R·Il>]'징부-::- wo'l' -

'

i
L 동산의 악 질반린/L인 -

'

1 1

민· 8
,
()00ha.나 y'i聯·11에·l·1로 移轉하였0. 2 1. 

-

'

A 11ralldeuburg州가 9만 2,000ha,

Sac11Sell·)·l·1기· 1 만 7
,
00()ha, ThOri11gpu州가 9,000ha를 베닝-받았디-, 移轉된 j /

동산 중에->. 디·수의 >-s잉 시신, 비 4징', 
·;/사훈 1징' vv 있있지 만, V시중심

시에 있].:- q]·지 처 Q'l 매우 표 4- {· 09J/>)i'·':V 기이 있있다. 게다기- 兮1d'부1d·의

대지1<· 미·-3- 쭈위에 있이서 긴%-hL시</- 적격이었으미 건축$- 여지조성에

-0-리히·였다. 1%轉핀 J
,
t -V샨 - 'g%에)-< 악 2만효의 +백V 있<- 네, 비록 <L수졍

]]1의 VI요% 이 메%. 코 기)/ 했지만 · 그 대신 /
1녀]자가 빈-3/-시 입주'해이· 한

펠요가 21->]- 4극]/L 있었니·.

인]s·정->,)-):- 
/tv·정 한 힝펑 리 - J 칙·기리-l:· 핀 점에서 1체VI키의 악' ]%에 헤

낭하는 ]'I']'·sl]')5'A·]IR]或->또 이 신대상'으%i,t부디 1徐外시컸니·, 2 1. 깃은 :112-정부기·

오7.] 에 대 
'l- 

책인 계-< 지 도 되어있기 11117[!-이다.

E )·l·1기· 첵1>.l / V c

/[]에 대 
' 

l· A]'>]부답이 최소한 1 1110]l'S)인 사인·이리.].( 점

各 /j·인·헤 ·h{- Ill(, 연11]-정무와 10·i3 -/-김J,L가 대 체로 -
'

L의하는 가- / 테 실시

한 W(U' J
, 

- A'-산의 移1>·)]>.은 J
(/독지 익 깅 ·체 긴의 루1'세리으로 작 - 循다.

3.21 i獨의 政黨 l 人-衆組織의 尉産

<·i 기-의 가.징- -중A 'l- 
정 기V·Al[ 중의 하-니·)< Il%2( 게 ]幾6J(V< :·f J,L징히·

<- - 것이t:>., -< 정닝 의 f篇 []C/1:·-8/ · 해 A%%)C.>V·'::·i((Sl<D) 일 - 가 정 낭피· 7:f

대號1·{ 10-체기- d
c 리1;['i - 坤는 없이지 /l] 디었디-.

이 러한 2 첵복3f-S- 도1'싱하기 위헤 이미 統 · l)(]'인 1990년 이름 
" 

政黨 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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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衆組織財産 管理委員會(UKPV)"가 구성되였다. 그 법적근거는 1990년 6

월 1일로 발효된 東獨政黨法(Part G - DDR, GBt. l 1990, s.275f) 제20a조

와 제20b조이다.

동독정당법 제20a조 1항에 의거 政黨 및 大衆組織財産 管理委員會는 동

독의 모든 정당과 산하조직, 법인 및 대중조직의 재산에 관한 보고서를 작

성해야만 되었다. 재산가치가 안전하게 보전되도록 東獨政黨法 제20b조는

1989년 10월 7일 현재 모든 재산은 UKPV의 신탁관리에 처하도록 해놓고

재산의 처리는 오직 UKPV의 委員長이 동의할 때에만 가능토록 하고 있다.

정당재산에 대한 신탁관리는 統. - 條%AJ 부속문서 11 제11장 A 111에 따라

信廷廳이 맡았다가 1995년 1월 1일부터 聯최되CC後續特別管理廳(BVS)이

맡고 있다. 여기서 BVS는 UK]PV와의 합의하에 업부를 수행하고 있다. 이

와 동시에 재산의 검토와 관려에 관한 사항이 또한 -H-정되었는데, 이에 따

르면 政黨이나 大衆組織은 후本法이 의미하는 법치국가적 원칙에 입갹하여

재산을 구입 했다는 증빙이 갖추어져 있을 경우에만 - 7들의 재산에 대한 自

由裁量 처분권이 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과거의 所有權者·나 법적 상속권

자에게 返還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新聯邦州의 경제

구조 개편과 같은 ·公益 目 (J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다.

東獨政黨法에는 UKPV의 위원수에 관한 조항이 없었다, 그 래서 1990년

11월 統. - 條約 관련규정에 따라 애당초 10명이던 위원수를 6멍 더 늘렸다.

7990년 가을 연방정부는 同 委員會 事務局을 설처, 진일근무직 70명을 배치

하였다.

UKFV의 임무, 활동, 조 직 등을 상세히 규정하기 위해 
"

UKPV의 설치와

처리절차에 관한 시행령(Parteivermdgenskommissionsverordnung, PVKV,
I

BOB1. T. s.1243)"이 1991년 6월 14일 공표되었다.

UKPV는 지금까지 수행한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1991년 3월 18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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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31,·l 8윌 24 l 2최 권처 議5f+.l{<Ii-川으로 제舍'健디-(D'r-·DrS, 12/622,

]2/6515).

[JKPV·>· IA]륨이 정 한 l;B위내에서 임무를 수'&A히·1신시 모12- 중요%야에

걸 치 다음과 긷·이 71'목호1' 반한 성과-i- 거)/-었다.

- . . 01힌]V의 자제省%L을 통한 인시애 C·거하이 동% 의 징V/ y 정치조

직 의 Il/]'d 價{Il(i:기· 아y 
-

'

]
L 체직으jl 페-의-)但 수 있있다,

- 인JP- 정지단21]의 ·깅버- 제산피-익' 멋 제산치리얘 %tI-한 최종71론이 내

리 부1 수 앴있다.

- 

i[%)%과 l[%治&Il/<'+이 재신·을 l/] 지1·r가적 원히애 따리. 3배] 臧는지 이부

에 A%-한 ·분제-計 '패길하기 
위한 j/l-단기 이 미·련오1었으미, V·린%0 名-

」St)y(과 d2((治%l[織에 게 이 %1단기<5이 통보되었c}-.

L)1<ily는 政黨과 l[%'/[[(M[織의 산-덜- 原]%'10權7%·니- /l- 
·[세r9 )1<繼.t에

게 소(속하게 返還히-도- 하j. 7지를 셩k직오로 취 臧디·. 1992%J 7

인 14 J자 제2차 재신·I i개정 에 제29조 2항이 도 입되어 중요한 괸·

힐거-l 분제기· 헤걸10 / 있었니-. 즉, 제신1관%애 핀·힌· 긷정은 tIKPi/

의 l'·11]기·'에 聯세+解'[)내J'産管))l!應(liAROV)이 진님-하도록 되었다.

띠·라서 13Altov. {l-j',;L應/11VS되· [)KPV 사]31·은 견정신치-趾 $Id'는

V중 
'

rn

t-Kff이이 빌-)g하지 않V->·f 긴VI한 헙력을 하고 있디-.

-

· V-b]-지며내 政黨파 」l<治組織의 제산이 111적으로 1'9시된 공의을 위헤

신속하게 횔-됨-Id 수 있//- :- 히-기 위헤 ·f0'6'L應/13VS가 동의하는 가운

네 시 M빙·초]이 호1정되있q.

징덩'빕 처 리-'l/-정과 엄1·린된 政黨 1< 政>'[%l[織의 상닝'수는 Ii'i' C廳과 liVS

에 의한 게1敍키 신 RI·리조치에 불<, l)'政/j<院애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 경y UKPV는 재Y'l-절차성· 被갬i奐[y·旦서 짐·석한다.

UKPV가 1) 분야에 짐처 )p]이 정한 H[l]/-를 매우 성공적으로 수행해 兎·

- 

226 - -



第5章 經濟 · 社書 · 環境 統-의 표成

지만, 國外則-産의 파악, 현재 계류중인 약 350건의 재판이 앞으로 수년간

열려야 한다는 점 동 산적한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할 것이1

統-條約에 따른 束獨地域의 公益텨的 활용은 특히 경제의 구조개毛에

영향을 미쳤다. UKPV와 信紅-廳(현 BVS)은 공익활용을 갹 사안별로 스스

로 수행하지 않고 그 대신 各 께가 처리하도록 위 임했다. 이를 위해 信廷應

은 UKPV가 동의하는 가운데 동독지역내 6個)+1와 행정합의를 체결했다. 이

행정합의에 따르면 BVS는 UKPV의 동의를 얻어 어떤 재산이 公益 目 7)을

위해 활용될지 최소한 6개월마다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촬용대상 재산의

약 60%는 경제구조 개편분야의 공공투자 및 공공투자촉진조치로서 활용하

도록 하고 40%는 사회적 · 문화적 목적으로 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當該 團體가 문제의 재산을 범치국가적 원격에 따라 구입하지 않

았음이 현실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만 공익목적의 촬용이 고

려될 수 있다. 無3廳이 民社黨(PDS)에 대하여 PDS가 법 1국가원칙에 따

라 재산을 구입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0政0爲는, PDS 國內財産의 경우 異

議申請이 접수되어 있어서 현재 권리능력이 없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공익

성 재산으로 활용되는 규모는 그리 많지 않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1993넌말 新聯邦/l·1가 공익목적을 위해 4억 DM의 재

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긴긍히 요청함에 따라 聯邦財務部는 1994년 연방

예산법 제10조 16항에 입각, 보증을 통해 위험을 부답하기로 했다. 왜냐하

면 공익성 재산을 卷용한다고 할지라도 4억 DM에는 못미치기 때문이다.

1995년 7월 18일 베를린 高等5政法院은 UKPV와 BVS를 일방으로 하고,

PDS를 다론 일방으로 하는 SED 舊財産에 관한 T-u議(VergIeich)를 체결하

였다. 이 D議의 주된 내용은 PDS가 4個의 岳地 (그 중 베를린의 당 본부

포함)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는 젓과, 그 대신 그 들의 舊財産 중 현재 밝혀

젼 모든 재산과 앞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한 使用權限

을 이의 없이 操棄할 것 등이다. 5V8와 UKPV는 1995년중 新聯邦)·[·1와 베

를런이 이러한 재산에서 얻헉진 재원 일부를 활용할 수 였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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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3.2.4. 投랩優先

/k解決- {M'2(:權 Ill]jl%의 처 리(자세한 것온 세4장 1조)가 이·(한11- fy대<1111復

原1[l]으로 인헤 투지·嶺 저헤하지 S·-v록 하기 위헤시 이미 統 · 

條%<J온 投資

·;[)<을 통헤 ·S-빌한 무지-는 f·農-va」l//'을 가지V·>·t 51·징 헤 놓있·니.,

이른바 이 優<나權 ]%l,VC<Vodahru·ege]u]1g)의 사상직인 매깅은, A: E[갸1權

:s의 Il]:返還 /'Il%,E.은 동-h-경 제의 
-Ll 

속하/1브/- 지속적인 최복이리.는 아주 公

l
'

j/J 인 이해%/]/게파 싱·충 l 경-i- IMi되어이· 
'l·니.q 

- 것이다. 
"

11;대<l」·l/V에 임·서

I%'資優先"이라는 ]1>(l[l]-K 199) %·l 3 22인자의 投資1%.]J-l.除 C>j;.과 1992넌 7

구1 14인자 2차 ·제신·119 가]·징hI]-趾의 원부V,서 효 력을 발생한 j'o·資優%;>['L.을

통헤 그 님 ]가 접접 학데되었0<, -!) -히 
힌.제 기.농한 j-/-자;.< 불-i·'[ 잎·으2jL 애

정된 도지-2L / )- l/1구에 ti-이기-게 시었다.

세로운 ·IV'資優先0:·온 1레의 제신·Il] 3조 6항 . . . 8항, 3a조의 優<아환 1)Il,

20-l%- ]'V"'疫'[);-의 優先權 )IOk<3-울 단인한 -
'

I f정으<-L 총판하[J 있니., 이 絲

l%l,V2은 優-W,權' )452을 ),l-디- 1 3 :叫하게 징 의하고 싱·호 치되A-< hf징이나 . . 1

'1:MIl,VIi- 
- 피 하V 하玆디.. 이룰 통헤 /

I f성1(- 상효간에 Elt니. 나-K 조 최.가

이-i,<이 짇 -<y- 있다w ] 리전차<-,>- 7>·)(서t V -]/-정함으j,t씨 
신<하게 치 리하는

것이 기-)J-헤질디-. 세로p/ 고·정-Il- ]/.잇)I(니.V 저 리전치-에 있이 그 네-2-이 
-

l.

게 선되었다. -
'

f 러 니- 세2운 ·)f징 
에1.:- 본T[적인 내용-1힌경)L 포71-피있다.

다(-K 2 /. 1귀-9-이 本'<Ill'6으.<,L l
. 깅 V{ 부Ii!-Ii-이 니-:

- fl[),l:-f)[<l/jI을 7성하기 위한 h'-지-에 대힌- 보디- - - 통싱 있는 개%-3 징의

- 企菜의 두지.인·동 ),r충

- 企모의 토지가 3-/지·의 일무인 경 -V. 7菜.l.[地를 누지·A-시으로 1한원시

- l ·y 있는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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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舊 所有權者에 대한 특별한 투자절차의 마런

- 再返還 청구범위에 대한 교섭의 단일화

- T動産 平자에 대해 추후 투자증명올 보장

다음은 節次上의 변경 내옹들이다:

- 절차의 單- 
- 

化

- 투자의 경우 
'

l-i+返還 請求權 排除에 대한 결정을 함께 내럴 수 있는

가능성

- 외부 투자계획에 관한 同意時 舊 F)i-有權者 자신의 투자계획에 관한

청문규정의 강촤

- 매각대금정리에 관한 규정

3.2.5. 物權法의 改正

1994년 10월 1일 효력을 발한 物權調整法은 민사법 체계상 법적으로 불

충분하게 규정되어 있는 타인의 토지에 관한 법적 관계를 7-정하고 있다.

동독에서의 덥0]權은 토지소유주의 참여없이 그 리고 심지어 기존의 所有權

관계를 젼혀 고러하지 않고 행사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無秩序하여 많

은 경우 이를 청산하기 위한 법규가 요구되었다, 그 결과 土地所有權者와

土地利用權者 간의 법적인 관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거.나 불충분하게

정리되였고 따라서 쌍방간 이해관게룰 조 정하는 것이 어려 兎다. 統-條約은

유보조항을 설정하여 이롤 物權調整法으로 71-제하도록 -7i-정하고 
있다.

국가계획 및 통제경제가 무L-1지자 한편으로는 주택 및 농업 · 임업 - 상업

용으로 취득한 건물의 사용권자, 설립자 및 취득자와 다른 한편으로는 종종

東獨地域에 살고 있는 土地所有者들 간에 상당한 갈등이 야기되었다.

物權調整法의 보장장치로서 1992년 7월 14일자 제2차 재산법개정범클을

통해 支拂猶豫規定이 마련되였다. 이 -J정에 따르면 토지소유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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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됨-r(l·지수-에 게 121ill,[·,i[J--]'權'을 ]-s다. 이 
<

l <-징은 1敍적인 物權調整節4가 7J·

1산쇤 떼까%l - 9.艾하다. /-l. 리tJ 1995<'l lYl 1인부터 오且지 이피-같은 I l-AJ]'權'

반을 장표1· 수 I
l

l
. j·에 칫는 사립·v은 

J]-%J權,閨整에 
띠‥F 의1iL시·힝·으로시 見지

所20'權자에 게 111議(을 ·지불헤야 한다.

이 Ai-정든뇨. 다음괴- ·긴·은 y,[칙+-L 7}-고 었니-:

- . (IRA의 토지에 지은 조1
, 축 비71),적 질· 보호 判야 

'l·다, 
동독답可의 지-

의 적이/it il개;'(;l'l{J인 al)위j[( 인해 · : l- 토 지의 이A-이 이- - 71의 부이에

의 한 깃3.1지 이부를 v'l·딘· 
'l' 

수 似니·.

-

. i:j'l[나'l]川[y·와 l·.地]i))"d]w-'E' 간의 이 해조섬은 1<'[)<에 의해 이루이지야

'VI니-. 
이 과징에서 조 정 쟉 IA[- (p/매1새 ]·%[)<· 

-][·정되이 
있는 V 守1

제의 Il:l)
'

· 價듈 고 리 이· 
'l-다.

. Ic地6-'/'·{6-은 frA직으으<'L (-.地4:-l]]Il :
l
]%외. l·.1%]i)i'J]'.s 간에 50 : 50으로

분메해야 한나. 헌 채의 J;7-지기-지은 ][(l-.Pl)-)·:A ;ii·%{l]經[/[의 시징-질세로

의 선환各 3·헤 셍지난 것이다. AL지괸·린지.의 7] 장에서 V민 이는

우연히 )W지 난 이익이3:l-jI'L, <·l 가는 /. t 이익을 분배할 떼애 均等/[더愛

의 71·시에 따리-야 힌·너..

이 리한 기본 . [리을 실 )하기 위헤 1,l['-t,Il'J.]'.r<에 게<. 地 ]J極 게약제71 및
w

晴/,權 弔사의 - !/가지 선배-' 1이 부여%<1다. 이 깅%. y상 1흐Jc權金額'의 주1벤.

만 지V·하LI:-!지 긴물이 51는 I s]Ik때5'%'의 전 J-tI>·各 지불하게 된다, 이1<L써 所

A-f權者는 헤당q]·지에 -싱응하<.< i ·징힌- 재정 찍 J,L싱各 1번·게 피며, T'l]게權'<h-

-(- 지011 대한 -TVc/J과 님·),),·/[을 킬'게 81니., 지싱· 1의 션정 f/3, 
%

1旦지의

-

'

-

1녀]을 동헤 해 남%<지 에 Y지·히-]. 데 프1%Y'l- A'171요긴이 마련q었디.,

3.2.6. 債權 調整 - - 契64J의 猶豫

이가, W-l]ft래이선-g- v-1추물, 임 대차인-L-(의 건축느자불 동에 /l·한 힌'l 게

약봔게는 개게의 ·김 키 · 사최직 이해11·계-證. 고리하여 바·[)[典에 맞게 조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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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특별한 규정을 필요로 한다.

이와같은 내용이 債權調整法에 규정되어 있다.

債權調整法은 휴양목적의 대지이용에 콴한 계약이 민법전에 입각한 賃貸

借契1%<J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가지불, 해약보호, 건축물 손상

에 대한 뵤상과 같은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이 있다. 대가지불은 임

대료에 관한 일반규정이 아니라 jr1]用對價 支拂規定에 따라 계속 수행되도

록 하고 있다. 해약보호의 경우 다음과 같各 3단계가 전제된다.

1) 제1단계 : 완전한 
"

停+L햅間"으로서 이는 1999년 i2월 37일까지 적용

되며 사실상 어떠한 해약도 배제된다.

2) 제2단계 : 제1단계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 엄격히 제한된 범위에

서 해약이 가등하다. 즉, 또地所有權者가 자신을 위하거나 가족이나

친척을 위해 i가족용 또 2가족용 주택을 건축하기를 원할 경우, 利

用權者의 이해관계상 해약이 그에게 부당한 곤란을 초래하지만 일단

대 가 건축계획에 활용되도록 된 경우이다.

3) 제3단계 : 서기 2006년 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일까지 解約保護는

어느정도 완화될 계획이다. 자기집 건축의 경우 이해관계의 衡수問

題는 似어진다. 이에 추가하여 ·岳地所有權者가 스스로 소규모 농장

으로 이용할 의도가 있고 해약금지가 곧 이용권자의 권익보다 所有

權자에 게 부당한 곤란을 초래할 경우 기존계약이 해약뇔 수 있다.

건축물에 관한 한 債權鬪整法은 계약이 만료될 때 소地所有權者가

所有權者로 되도록 하고 그 대신 이용권자는 ·적정한 補償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해약보호기간 중 계약이 조 기에 종료되먼 利用調整金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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君.그.7. . l그龜92}審 (鬪1A

y률적인 l·.地意1'i'Ll,靖'.'l<l'廳{ F 傷+獨에 내한 투자<진을 위한 전제조긴

이기도 하니·. 파거 -F·Y에서A-< 3-f-지거 레기- 1 11-M]'씨하지 임·'은 Jj;L 어거·졌니-.

7지소-H-리-는 의미는 아주 의식직으로 <소.v]어이· 兎다. 2 1- d과 ]J(R登1]'il

簿 制度에 헤딩-하&/- 부동산 업],L에 있이서{- 기술적 인 징·비는 분론 자지을

깆'춘 인 조차 飢었J, 과거 -h'·<시%:1의 이/--C 711iL네만으jA 인해 동독의

名. 州들·은 ·지6:'f2,1 고 )1을 하고 있너-. ·>1 들·은 []Ill.딜:'l:l'應에 비 치되어 있]:- l:

]&m較['iO簿<>--8· 사)/] 기%J으로 디·시 훤·윈1시 킨 <안에이· 비로소 정 리작3]을 시작

힐' 수 있었나. - l·.地<f,i'l.l,縮'.'l!l'磨34-은 최-;-<·에 니.소 2<굿해破다. ][-)94<·l%->· 힌재

동독 밋 · 11로]의 l·.Jl[(敬,l'd簿'l'il'緣지)·l-r- 익< 41간긴의 미句/l 신칭건 i·이 놓

이 있었지만 (-닐-{·l- 이 신칭 긴<소 중에 는 3,1부는 등록 가농하거니. 異1-醜가 7

어·지 있거 니- 희'정 직 인 신칭 IR-이 아닌 )V 있고 또 이제야 시}IC 신 칭된

El-·恒 V 있유), IE)95년 3월까지]:- 야 42만/-1으LL 骨어% 수 있있다. 91 년밀-

에는 미헤김 신청건이 61만긴이 있데.

동-b)-의 -
'

>들은 1 리긴수를 )>-리고 ·3·히 1
1 

- 직인 신칭(/1<動)i E[·/0權 이

1의 기록이 니· J.fL·지 저당c/l L'-의 V'·록)-F Io[기/l,·에 처 리하리20, tg·은 y,. 럭各

기合었wp-미, C'l. 2,-- 리은 셩A·적이있디-. V%l'i'JfV先處1-ll(-fj[.i을 x 헤 신청긴을

치리 함에 있어서 윈칙 지F-<'L 투자직인 신 
- 

청 건을 A-AJ 처 리론)-V록 조 치-히.였

디·, 이처럼 -
'

s‥h i-의 . rn lrn·.1.t.%(]t!靖.'l!l'磨3:에에시 f 브d 상4-을 7헤 ]W·資1祿

RE /l. l/Bf 줄어切·있다. -11-i·r 누자 이외 의 다른 신 칭건)A·은 과거 / /-서돐의

김- 3,L니- 처 리하는네 시간이 더 오 K:-181 것이니·,

놀어 난 
' 

k虛.1)l!. t Ill%l'件대'--<·;- Nr. 39 잡조)5의 서 리에 JIL니. 닐·'은 시간이

걸리겠지민- 주징부 및 연방징부가 이제까지 취헤 왔고 또 조치 l- 계획들을

감인·하민 . l-.)-t登[;d簿'l:l'崗1 의 싱'핑--f), Y'j치· 개신되고 있디., 에를 들1인 11

V:l 같은 지익 은 약 :14,000긴의 I l>처 리 ·건<<-들이 199WJ 12무1VI까지 기의 처

리%l 수- 있있으1tI, 키-sIl州의 겅우에 는 13만 l,000건 이3-'d피-l 미쳐리 산 칭

건수가 199:-1년 5 l ]-:- 악 8/,000긴WO 보 줄이 (-]-었니-,

- 

2그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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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 링갠州에서도 1992년 6월 이래 미처리 건수는 645000건이나 줄어들었

다. 이와 유사한 처리작업이 브란덴부르크)·l·1에서는 약 98,000건, 메클렌부르

크-포퍼메른州에서는 약 385800건이 진'헹되玆다. 작센/안할트州에서는 더

많은 처리가 이루어졌다. 이는 신청건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11들의 조치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물론 未解決 財産擔·보 
' 

廳의 업

무증가와 토 지거래의 일반적인 발전을 통해 土地登記簿'6'廳들은 또 다른

도전들을 맞게 될 것이다. 여기서 物權調整作業이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한

다,

미처리 신청건수를 보다 빨리 처리하는 길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젓

이다. 이 부문에 있어 貞獨 )·l·1들(베를卷 제의)의 法律家 需要는 헌재 약

660명 이다. 그 러나 증가하는 申請件 재고 및 동독지역 신청건들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이것은 약 50%(약 990명의 법률가) 더 늘어나야 한다m 이것은

지금까지 各 州의 독자적인 고 용인력으로도, 또한 파견인력을 통해서도 충

당될 수 엾었다. 여기서 동독의 소地登記簿'A'廳들이 적어도 정상적인 상태

에 이를 때까지 서독의 주들이 동독의 주들을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

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여기서 특히 전문분야에 경험 이 많은 우수한 人초1을

통해 지원하는 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 렇게

해야만 쌓여 있는 신청건들에 대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처 리가 가능하다m 나

아가 派遣期限을 줄일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늘이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왜냐하면 동독의 土地登記簿官廳에 고용된 직원들은 서독에서는 경험하지

않았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따라서 W] 업무관련 연수기간 중 얻은 겅

험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만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土地登記簿官廳의 부담을 덜어 주고 未處理 申請件을 처리하기 위한 보

다 중요한 작업은 힌대적인 정보기술의 투입이다, 여기에 필요한 기술적 -

조직적 조 치에 대한 검토를 위 임받은 聯邦-州 作業팀은 구서독에서 이미

시험을 완료한 電算處理(EDV)節次를 新聯邦州 全域에 걸쳐 도 입할 것을

- 23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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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慷다. 이 ·

'

A'합CIt싱-에 괵1요 1 에산은 총 6친만 DM인 
, 비g의 힘빈·은

71빙-에시 부님-힌.너.(부-< Nr. 40 찬조). 이 게키은 11재 아주 성공리으로 실

시되고 있다. 1992<·t 말까지 94게 . ]t地9[i'J簿.'l%'應에 I )00게의 킴)P디 작입

장이 섬치 되이 쵤·%)1속'l· 할동을 59이고 있다. Q[!방의 제정지원은 DI3<l 1/4

분기 Id,l- 힌재 l,760만 ]]M이었으미, 이비. 희-충 tv<). 램은 19tv·1까지 계속

되었는네, 중점은 1993년에 -부있니·.

이미 인-;:f'V'l- 비- 있<. 枝錄節·%((l'l')g<L'.·o<-덜· 동해 l·.J%t%i[J幣':整메 조치 외

도 <-히 71대적 인 정31기술 이.2-하이 이제까지의 종이 형 대의 . l:地3

iid簿 운잉을 V-'(최. l- 11끄만 이-니리- i-.1'Id,Cf,tIE簿吾 )'C全 l'I l[W化하고 이로

기/(키언 가능성을 71 
' 

1히 쵤-. - 히·기 위한 님 적인 기초가 미· 1되어야 한나.

이 기술적인 가능성<[-은 또 (l- l((i 7役,ii.!簿 <L는 d%l{슴5·Y,i'J簿나 船81']役2

김은 기니· 겅 거 래에 필요한 )J-기J,L에도 적-9-)但 수 있을 깃이c}-.

3.2.8. 測7rn:制度

-k-j·에시는 t >·히 J%C-인/]의 . t iL 족으j,c VI-기간에 12.]Ih測1[i.읍 실시하는e]]

或'은 (C·세-3-을 안고 있다. q·i-히 디-음파 긴·.K 깅우에 L추량·작우]이 A구되고

있다.

(1) 未分離 /s地

동tf기 익 C A' 프로이센 ·혼慷1,·l 지 익의 맘은 <시내 중심가의) V지들은

추;2이 이3!·이지지 僧있'1사. ]-.地 5,i'J>W.에 이 지역은 그w 骨5'/-니. 위치기. 정句

저 있지 임'은·체 단시 1分剡1·.닌 토지에 내한 p
l/만 동재되어 있다.

V·지<. %.>칙프1으/J'L 건-計 징세대징-v-]Z:기. 기 입시이 있는 한 l·.地 較3'J簿에

$-재가 가능하니-. 그. 2-]니· 이 깃 이 Al:- 깅우에-:-t -V식·적인 · 기부 동제논 -b(-

가V하니·, l%31J XI /1인자 E3地1)0[:(DOl]l, l h. 1658)이 이 기에 V- 名·

-A 깃이다. C I- 리니. 이외-A:- 삼판없이 )C<y離 /l%地-:.< 빕적으로 싣5서인 신용

Ll)부를 위한 擔((l'$))이 71 KL 일는1'·1], 이1/- 실절적인 E'보가지 정산이 발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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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측량과 그에 상웅하는 등록이 필요할 젓이

다.

(2) 큰 土地의 分割

특히 도 시의 신축 저역에서 대규모의 단지를 조성할 때 기존의 垂地所有

權 관계는 수용절차가 허술했던 탓으로 인해 실제상촹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를 조 정하는데는 원칙적으로 측량이 팔요할 젓이다.

(3) 새로운 所有權 關係의 設定

동독의 신축지역에는 종종 완전히 무질서한 所有權 關係가 성렵되어 있

다. 한 때 人民所有에 속했던 개인의 대지들에 기존의 경계를 고려하지 않

은 채 恣意的으로 건물이 지어졌다. 그 결과 전혀 다른 대지 위에 住居區域

이 뒤죽박죽으로 서 있게 되었다.

物權의 조정과정에서는 이 외에도 地上權. (Erbbaurecht)이나 현재 사용중

인 토지의 일부를 구입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 블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필요한 測量은 단기간에 실행될 수 없다.

1993년 12월 20일자 土地分離法(BGBl. I s.2182, 2216)은 분리결정을 통

해 토지의 경 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분리결정은 지도와 대지

목록에서 생겨나는 분리계획을 확정해 준다. 분리결정을 통해 토지는 측량

할 필요없이 土地登記簿에 적절한 형태로 등재된다. 이것은 未測量 土地의

확정은 물른이고 所有權關係를 새롭게 규정하는 과청에서 나타나는 토지의

재분배, 物權調整過程에서 나타나는 分離. 또는 새로운 관계형성 등을 가능

하게 해 주눈 비교적 간단한 절차이다.

zw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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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募0k獨地域 /)l%建을 위한 財源 調達

통인과 너분이 - - 31에시 -l- 3/--[/- 징 체부%,[-, 히 년'6((l ( 策의 기뵨조건이

근-Id.적으V 번循니.. 7-V%·은 ·징 세키, I
rn
lj시, 조직 적, 징지키 분제들이 해%1시

어야만 兎니-.

익사5으/,<- 선레但는 사{)인 -5;-인 의 -
'

A31·븐 미 리 예<1한 ·f도 H),었도1 깃

이미, 正한 2 1- 정적인 주1과 i·에 대하이E-C 징라히-개 계히음 세-皇- 수도 似

옜니-. 너]/-니·니· ]l]:'l'.S )<.F% /pli(創<> (d.> 
'

l(0節.기· % 9의·叫게 피·이-되지V 鶴있·디.,

/표호1· 재정분이·A<- 1-h-림 J · 슈시상의 붕괴 吟 긴·E 삐권k]<J,yF의 兮쵱·에// 영

힝·을 <l-l-았니-. 이처 8'> 복'71·적인 - S-소<:-(-로 인하여 오3-Id'까지2,L 제징시인 d

과에 데헤시는 징苟-하 선19%l' ·수 HI다,

1. 公)(則'政移(ii의 展開過程

재정정 첵의 과제<.t· gA'獨의 ·
'

l

'

l·

조 조>j과징-3- 지-민하는 깃 이니.. i로11[rn비'%·資

· h-인네 첵괴- 사최 . l·집지--]d-의 의·충飢이-;- -X31-경제//-조의 
<1틴·피. 71· 1은 분

가능했을 깃이 · . Iq1 적인 경제<1J·조에 l-맞게 勤勞:S曾의 지.질을 %·싱-시키

고 +t'/;·bi·)$換$ 사회 셩 첵지F-V 지 ·1하기 위句서1:- <m,-.-2 시 장징·첵괴. AJ.보지.

소석-)I(장대책이 )):1수적 이니·. 니·아가 新聯11대·1의 부-< 
'l· 

L조 세수cf]에도 불CI'L

하교 -
'

A
< 공부분 시 시-t<-수1에 )보<'A-r -;'-;-무 ·f 제공하고, / l. +:f의 처'l[!'((l)]4'-o>F

적· 
-t히 

통 하7, 동시에 사회 <1
.

· 

접자뵨 2
(
!1곡1 5 요 (· 신속히 충A·시켜기 위

헤서1/- y)'[聯·+l])·l·1와- 지 지·VI·제의 제 징 21-J1가 반3 , 시 보징 되어이·빤 健1<}.. 공·A·

세정이 잔{ 
-J'22-를 J,L먼 이 71 기-제가 31마니- 중요한지 일' 수 있다. 사최J,!m징-

J
[
'

- %,p을 포함&'l- ·쓰)[:豫<)'에시 
3'<IC. 시- - [;]]l)의 4 . - 5%기· 순수하게 新聯邦

)·i·1모 移轉되었L'->.(IL l ]-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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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新聯邦州에 대한 公共財政移轉 (社會保障費 포함)

<단위: 십억 DM)
"

團

'

團 '

l 1991 l 1992 l 1993 l 1994 ;
·

,

1995

는---- 
-- 

- -

- 

'

-

- - 

고- 
-

- 

l

i , 2리J//‥,
1 y 21] 6) i 139 ] 152 ] 168 i 168 ! 194

고고/고/고……,
[. .쁘스 計 i ] c[ .C C.3/./
i 총 계 l 33 i 37 l 39 l 43 :

.

46 i
m

I F . . ,

)"·III· L 3 1- ,

" 

!‥ … ! … ‥‥> … ‥l< … ( … …
l

a

"
"
·

L 
. . 

. 

. w

h
. 

. 

-

-

「

61

1) 동독의 주/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연방지원금과 舊'束獨地域에서의

기타 연방지출. 1995년에는 새로운 W'i政均衡制度에 입각하어 연방정

부가 操棄한 350억 DM의 稅金害1]當額이 포함되었음. 1994넌은 잠정

수치이고 1996년은 개정이전 관련 연망정부의 2차 계획에서 나온

수치 임,

2) 고 重計算을 피하기 위해 聯邦 및 )·l·1들의 보조금은 제외

3) 자료가 부족하여 추정치만 계상兎음.

4) Ak獨 總 缺損額(연방보조금은 제외). 1991년도의 50억 DM이 1992d

도 에 포함되어 있음. 1994년은 잠정수치이고 1995년은 연방재무부

펑가치임.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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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93닌과 d94%·1에<·t 獨逸統 
· ],q金에 대한 보조if이 포 려-되어 있음.

1995V{에{/ 새로운 財政]적傍래il]度에 i]러'한 7정답의 稅金'i범1)[y%l]' 操

索가 포'切'되어 있음.

6) 이외에도 동독에 한 세i'f해미-헌5<- 인해 인ALl- 1길 /-서3 주骨의 稅

][V 減/Iv·分2L 동3 주<<i·-亂· 위 한 <l[(i에 At'힘·되어야 헬- 것임.

7) 어 VI II-은 핑기·치로서 정하하게 게신·힐' 수 YA-.

8) 동일로 인 
'l· 

공공예신의 總 삐'」[%(i-l%蓄1-F 財{吹191導金寄1괴· c /·분해이·

힌' 깃임, 總 rI擔額에 ]-.< /씨導$%[) 에도 에吾 들Iz·l 통일로 인한 이

자비 - , 債務淸初'.%金 
l< A'債務-辨濟1%金의 이지.상환, 俯蘇聯'41을 위

한 지출 동이 301·2l. 또 한 總 0擔額을 산정'骨 1%1 통일로 인헤 - T

VI')d 시3의 稅收,YA'·&되- 分斷으V 인헤 지출되 
' 

l 비.2-의 h))%1<J·111L模만

:f 삭 헤야 힌' 깃 ], 이리한 m
'%.괴.둘p. 

시간상의 간커이 있기 떼분

에 정틱-히 [] l·대化 힐· 수 WA-.

r.l 聯邦豫算

지 난 5V:1간 오1뼁-에산 중 新聯11(州로 키 접 흘러 들이간 財政{꺼導111,模는

fy:·<l-': 인12' 寺에산의 20 - 25%에 tI'한니-. 1995년 는 약' 1,160억 DM이 직

접 이 
·1되있으미, 

이 기에는 새로 제정된 [B'])%均衡制度에 <.'f거하여 연1's·이

·l)A棄힌· 약 350의 DM의 ·稅金:l(l]當書'1이 제외 되어 있디-.

新聯邦州/지지-단체에 移轉%l 인19'에산 중에는 獨逸統 - A<.金 -補1%J%, 新聯

·)1이·l/지자단제를 위한 수많f 投'資01',進]IllIcil'l:피·, 인프라스트리 처 7축合 위 
'l-

11J政支援을 내AL씨인 깃으7 -
'

i[(을 수 있디.. 新聯邦)·l·j 주1J들에게 직접적으

旦 헤베을 준 J방정부의 이 전지출븐 주로 Il>l:會保陣5175이니-, 이 싯은 構造

轉換:ARr!에서 시-회 직으-2 <t&0지 %.>하기 위한 징지骨이라고 힐- 수 있디.,

1.2 獨逸統- - 基金

獨逸統 
· 111은 h90년 포( ts . l 양독정부%l· 체길퇸 촤페.깅제.사최동

합조약에 A'(·거하이 우1;M'정부의 +·Il'· )0出'産으jIL서 실4되었다. ]0] 基슈의 꼭적

- 2교E .



第5章 縱잡 · 社書 - 環境 統-의 違」戒

은 1994년말까지 과도기 동안 新聯邦州의 공공재정 확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표 2) 獨逸統-基金의 옌도별 지출 내역(1990-1994)

(단위: 백만 DM)

B料 뺏 / . 느쁘 /rn,쓰. 쁘 湲Ｇ

� 

*) i990년에E 총 220억 DM의 獨逸統-基4이 지출되었으나 各 州별 재정

지출은 확인되지 %음

同 基金을 新聯邦까1에 지원하는 것은 구서독주들과 舊東獨)+1들의 조세수

입과 조세구조상의 상당한 차이를 감안하여 統. 
- 條約에 따라 過渡期間동안

독일 전역에 걸친 M政均衡巷1]度, 즉 斜聯邦州를 포함한 財政均衡制度는 실

시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로써 新聯邦州의 부족한 稅收는 통일기

금을 통해 충당되었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新聯邦州와 東베를린은 이 기금으로부터 住民數

에 비 례하여 일반적인 재정수요에 대한 특省지원의 명목으로 지원을 받았

다. 新聯邦州는 자신에게 지원된 재원의 40%를 그 주에 속해 있는 지자단

체에 再分配해 주었다 (표 2, 3 참조).

I

- 2크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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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新聯邦州(지방자치단체 포 함)에 대한 
"

統 
- 

基金 의 언)·CI침 11메네익

(단위: 백111- UMJ

L…""' l,· A.認,가巾력1 :3 1뻘1 L·

주: 1 ) 0.;90,6.30 7-민수 기준 2) 1991 . 6. :-IO 7511수 기준

3) 1992. 6. 30 -Y-민수 기 ( /i) 199:-i. (;. 30 주1;0수 기 준

新聯11]州의 A-(이니-는 재점/-요->료 -z·A'-시키 기 위 
'헤 

기VIL의 -]-fV// 1녈 배

로 At이났c)-. IL)90닌무터 ]qq/l;d까지 獨逸統 · J(金의 總>XI-Il,은 C沙 l,B(r/억

DM이있다 이 중에서 ()50억 l)1VI- - R價-·:- 통하이, 그 리고 익: 660역 1]M온

聯·);l].yIlli)J金(‥so익 DM)과 l]y]'獨)·l·l->;-의 illi]l)J%(101이 DM)을 통 미. ·
' 

(되었

c]-.

獨逸統 
- ]

,<金애 데한 fdi·前辨7f는 인12'징-Ii'.와· c /-연12'주가 -%듕Y-V- 책H·]

진니·. 
'한{ 

시 점에서 V-먼 -V 지-;l 의 무체-:- 한 Ilia'代인'애 y}·전히 1제VI 짓이

다.

-

- 2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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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 유럽共同體

EU 예산에서 新聯邦께1로 유입된 돈은 대부분 
"

EO 構造調整基金"에서 나

온 젓으로 그 액수는 1991년-1993년간 총 30억 ECU(약 60억 DM)에 달한

다. 新聯邦)+1와 東베를린지 역은 5994년부터 EU支援盟系에서 이른바 
"

목적

그룹 1"2) 지역에 속한다. 이에 따라 1994넌-1999년간 140억 ECU (약 280

억 DM, 1992년 가격기준)가 新聯邦州지역에 지원될 것이다.

L4 社會保障費 支出

舊東獨 復興을 사회정책적으로 측면지원하는 작업은 구서독으로부터의

대규모의 지원금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 지원금의 대부분은 社會保障豫

算에서 나온다. 연방정누는 제1차 國家條約에서 합의 한 바 있는 20억 DM

의 실업자보험 및 7억 5천만 DM의 연금보험에 대한 +/j期財政支援 외에도

통일 후 추가적으로 동독 社會保陳費의 赤字部分을 떠맡게 되었다, 이에 따

라 연방정부는 1990년 동독의 모든 社會保障部렴에 대해, 즉 연금, 실직자

지원급 및 의료보험 져출을 위한 재원으뢰 총 138억 DM을 제공했다.

부문별로 社會保障巷1]度가 확충됨에 따라 점차 동서독의 f- 社會保障機關

들의 연합이 형성되었다. 이때부터 서독의 社會保障費 지불당사자들은 상당

한 財政負擔을 겪게 되었다m 1991년-i997년 사이 서독의 연금수입 중 738

억 DM익 동독의 연금지불에 사용되며(부록 Nr, 41-46, 참조), 1司 期間중

연방고용청으로부터는 1,400억 DM(연방정부 보조금 제외)이 積極的인 勞動

政策 밀 실업자의 생계비보장울 위해 지출된다. 언방정부는 언금보험, 연방

고용청, 실업자지원금, 연금수혜시까지의 과도기간에 대한 보상, 조기퇴직연

금 및 전쟁희생자 지원금에 대한 聯邦補바]金의 형태로 1991년-1997년 동안

동독지역 주민들의 社會保障保陸을 위해 2,300억 DM을 조달한다. 따라서

m

2) 역주: 
"

적 그 룹 1"이 란 EU의 지 역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지원대상국별 분

류를' 말하는 것으로, 구동독을 비롯하여 폴투갈, 스퍼]인, 아일 랜드, 그리스

이 속함.

- 24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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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V!-ITO닌 기간 중 l)q獨의 Il(l:會保111'i'l'.남 Id-부지·Q-은 동A-주민骨의 Il(]:會

保障을 위 헤 약 /l,4dO익 DM의 새우1을 부딤'하게 핀다(표 4 TI·조),

i[ 4> 41:會保障部1il]애서 의 財政移轉

(단위: 11억 DM)

V

1) 기준 : 연-i-f보험 )1고서 19941,·[

2) 
'

94VI까지뇨· 卽': >k拂, 
'

95i:1은 시-1초에정, 
'

GO-V7년-A 中期[Eh1Gc,t-l·創에 H거한

수 지 8J.

3) 
'

9/1닌.까지는 旣'<拂, 
'

9 J은 지본c%1] A, 
'

94<·l-'97V!은 V58) 吾 71재 Y'1체징

제핑가에 R-/거하여 작성-'d 원1·s-)·-.%L시.회부 표로젝트에 따른 수치임.

실입지.지 71<.Il· 시'Y]'액 Al함 ('068·! : 34어 l]M, 
'

97닌: :-18억 l)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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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企業次元의 근로자 참여는 기껏해야 계획설정단계에 있어서의 기업창

여라는 범위내에서 勞組指導部의 공동발의권 형태로만 보장되어 있었다.

1990년초부터 企業次元%]서 공동결정제도를 도 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

였다. 언급할만한 것들로는 1990년 1월 25일의 슴作規定(JV-Verordnung),

1990년 3월 7일의 민간기업 창업 및 활동에 관한 볍, 그리고 1990년 3월 1

일의 콤비나트 및 인민소유기 업의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로의 轉換에 관한

施0令 등이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共同決定은 근로자들과 기업간의 이해조정에 있어

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1990년 5월 1 일자 貨幣, 經濟 및

社會統合條約은 195W 광업-공동결정법, 1956년의 공동결정보완법, 1952년

의 企業憲章, 1976년의 공동결정볍, 1972년의 企業憲章을 東獨地域에도 효

력을 갖도록 규정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법률의 효력발생에 펄요한 기본적인 구조가

갖추어지지 曾았다. 근로자와 기업의 利害라는 측면에서 監·終委員會의 활동

을 과감하게 도입하기 위해 監督委員會 위원들을 시간이 걸리는 선거를 통

해 구성하지 않고 우선 株式法(/tkt0) 제104조에 따라 사법적으로 구성했

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新聯邦)+1의 16개 기업에는 鑛業-共同決定制度가

도입되었고, 67개 기업에는 1976넌의 共同決定法에 따른 공동걸정제도가 도

입되었다. 1952년의 企業憲章法에 따라 1/3 참어제도를 도 입한 동독기업은

150개 이상이다.

w

5. 勞動市場의 發展

新聯邦께 노동시장의 발전은 동독경제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構造 危機

- 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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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 31에 77J %J 재 징이 ] 칭1,]-에도 
-11-/叫고 공공에신부15의 債4%는

적정수준을 -H-지한 수 있있다. 기·종 정정 기 %1벼·[자1·i-들 )W거나 나른 나라

와 비31(한 지.艮骨 보nIl 이吾 
·검방 

1 %T- 있니-,

독일은 J/ )후 5닌긴- 니-른 산업<·(가둘에 니헤 소폭의 {h'16(赤냐<와 債務

t·%擔4<을 기 록했다, 록셉부-<--t코朴 제껴하고 - H-인하게 ·목일본 이삐 유7]통최.

동14 기.3.1 에 %[[요한 삐'政政策1'[j·J ]
,c'dIt[-S. 깃추게 되었다.

3. p[f-i債의 處理

浩]/束獨의 A:價'務를 칭산하는 것->< Iq[)38c]. 571 연방 상. 하-먼에 의하이 제

정뒨 聯11(M'1((健寅化,'il-plj 5'2」'i)C의 J부를 이5!.7 있디.. 이-祖. 위헤 1995닌

1苟 1 인부디 舊債務辨濟[J]<1이 인빙·정부의 <i‥V,別11J]'A']으<L시 신7]뇌 있다. 연

범·징부를 -
'

d-해서 제우{이 닌'되%.:- y:fi!(-務辨.濟基金은 v·1坤 A'/+獨 )3催

jl';A'ljA 싱'A·을 띠 h 
' 

는다. 1995h:l I A·l 1 31까지 A:ii(래%辨濟]1金의 체),L액은

야 3,400익 i]M이니·, ('f幣交換/f.'ty'i[·Ill環1 추기·분메기· 아리도 이무어지고 있

<.f 중이이서 [999 1초까지 부제3/-J/-는 3 ,
600거 l)M에 도 {·힘· 깃 이다.

통 J과정 7기에1-:- ·A'束獨 경세의 Iii밤에 대한 A·{-획-<]성이 메우.- 높效니.,

1991 - 19921J 중에야 비로소 휘·실하게 A'A獨의 재산과 체),L가 처읍 기 데

致도[ 깃 기 ·<] ·劇餘分이 h·l'1:. 깃이 이-니리· t히 려 旨은 缺10額이 2 %)11 건 깁7.

로 펑기·되있디-.

POl'務辨濟1i.合은 VA 의 신 ] 려 인 IA'.iA{t!i- :i가·지吾 총+l·한 깃이다.

. - {15'務'[i(J'c%l:基金의 부체 l 
,
030익 {]M.P-3,!-서 이 는 g[債務辨濟1CI과 동

시에 해제)J <1이니-. 債務>,l>'(7.],va은 A:+獨 징))L예신·의 YA:()1(iV 이;

280익 DM과 1'/浩交換)'f':MI'i·l]lj'd< 약 750억 1)M으<L 31성시이 있니·,

- <,'i'dC廳의 - %/-새기· 1초히 k어난 깃- W - 정 1.Il가능'한 기71 대에 징·기시 이고

24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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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엄청난 재원이 필

요 했기 때문이다. 信/廳의 부채는 新規 起債, 인수받은 舊負債 및

但츱6廳 소속기업의 貨幣交換差額補墳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규

모는 약 2050억 DM에 닿한다.

- 끝으로 舊債務辨濟基金은 t獨地域 住宅企業의 傷負債 중 일부인 약

310억 DM을 인수하였 지자단체 및 조합형태 기업돌은 이를 통해

거주면적 m
2

당 150 DM을 초과하는 채무를 경같받게 되었다. 이짓

은 주택수리와 현대화에 시급한 투자 및 주택사유화에 중요한 전제조

건이다.

舊債務辨濟基金은 원금과 이자상촨을 위하여 매넌 負債殘高의 7.5%를 연

방예산에서 지원받는데, 이것은 負債殘高의 최고치에 이를 때(1999년)까지

게속될 것이다.

연방정부의 보조근은 1995년 약 255억 DM에서 1999넌 270억 DM으로

늘어날 것이며, 그 후 부채를 완전 상촨할 때까지 이 수준을 유지할 것이

다, 나아가 舊債務辨濟基金은 70억 DM 이상에 달하는 연방은헹수익금 배

당금을 지원받는다, 현시점에서 보먼 구채무는 이런 조치룰 통해 한 社代안

에 완전히 청산될 것이다.

f 새로운 聯邦財政均 歸制度

199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 새로운 聯邦財政均衡制度는 연방정부

와 주정부간의 재정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章을 여는 것이었다. 同 制度는

連帶協4<J의 일환으로 1993년에 제정된 聯邦財政健實%h6'-l-劃 施行法에 근거

를 두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新聯邦州와 베를린주는 처음으로 獨逸全體 財政均衡制度

- 그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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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국·1히, 그. 리/J XX 한 자리으로 [:13]되었디·. 이를 헤 If)94V/까지 기-

도 기 i-안 V O]피어 그. 
-)i-V기· 이러 번 파대긴 바 있는 獨逸1%j( - )t어%은 해

체되玆니., 이s,e써 독7)통 . 1과징 중 가징· 이 리兎 l 過渡期는 지나가고 이제

l)L]-t
'

H(統合-3- VI-성-히.-l- <)ci] 한 l]J' 다기·실다.

새로운 비-政1석衡制171-' 新聯·l]i州외- 2)- 소.속 지삥-자치 Q'·l-체에 재정력-충을

보징·해 준디., 이·趾 k 新聯·l:l(州이- 지지·단·제&·(은 A:]1障·)·1;州 대비 ] 인딩' 약

120%,의 ·섬11,과 l )Is- 200%에 도1-하1· ·l'v·s기· 가등하게 되었니-. 이 깃은 힌

제 新聯-f]i·시 t」Elh'l:v<Ill([/L額'의 %II%IFli 헤딩%3너-.

새로1 [B'政]5衡'101]]반룰 X·句 新聯개州피· 시빙'자치난체는 ]Z5%0 총 500

익 l]M의 )13-政+%轉(을 지rfJ았있다

� 

(이에 1 11해 獨逸統 · 基金을 y헤 199/l

h<1에 지 7Ali 은 금액-P- 340이 l)M임). O I j;t써 新聯)1]州는 잎'-o-V- 긴1·)-한 기

초 위 서 지속적 으로 재징5 -이-)[(실· dD- 있111 되있니..

兩)JIl價(l(OR 분배외- ·/l·l]M(·디]Il 녀1ScJ-섬%iiI;l]度의 새로/ -
'

[[·정옵 통해 250이

DM이 新聯71아1·IV ·볼러 53·어 V'LJ.. 연.Is·싱J,L->/ 7%의 附)JIlf黃'f/l%. 이 진을 y

히-이 재 징 시윈에 · 2/킴-健다. 이 대하이 - /-인방주%;-z 獨逸統 · I
lEI이 해채

된 후 매닌 게 이 l]M올 추기-V 부t(l" ]·으j,t써 연)o·징부의 재정부남- 깅감

시지 주效디.. 新聯11대·l<·:- 또한 l%5):l - 般聯邦交·fl'金과 IN'·別聯邦<f,]'金 악'

17(i익 ])M을 지무1빌있·니·.

언방정부는 Il/'Il<均鶴래;'i]度피에도 W獨lOT 12"랍促進>)<<If(심의 원 l-으且

d田닌부디 10닌 W안 新聯11(州 경 제력 %·싱-을 위하익 y)].%l". 66익 DM의 추

가재정),L조.금을 지 ·7]한다, 이 骨 7익 otvt各 醫疫構造·[j<. 제14조에 따븐 빙

원·제진지우.l-Ro)나. 新聯)l(州둘은 19[J5Vlv 부자를 위헤 IfG J,L조급 중 h·]·은

59익 DM을 이미 신 챵해 농있-디·. 7요 두자분야는 Jl( 통, 지지·단제투지., 주

l/11긴신, 도시긴11, 시 아 f가본정 ).l> 동·기 니..

제정싱·태가 크게 호초1되어 新聯):l;州외· 지지·딘체들은 그들의 과 를 0- 恒·

- A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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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의 재정책임하에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닥. 새로운 터-政均衡制度로 인

하여 新聯邦3·l·1와 지자단체들은 舊聯邦)+1들에 뒤떨어져 있는 그들의 인프라

스트럭쳐를 특별한 추가예산 없이도 정해진 기간안에 구축할 수 있게 되었

다,

IVrn 經濟統슴의 過程

1. 新聯邦州 全體經濟의 發展 現況

1.1 全懷經濟의 活動과 屬俯

통일후 첫해는 市場經濟構造로 전환하는테 있어서 매우 어려운 과도기였

다. 특히 製造業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체는 경쟁력 T在, 인력의 超過配置,

기존시장의 붕괴 등으로 인해 생산을 동결시키거나 축소시키지 않을 수 없

었다. 그 결과 특히 생산업의 엄청난 퇴조가 뒤따致다, 1992년 하반기 최악

상태에 이르기까지 산업생샨은 1990년 하반기 수준의 약 2/3 정도로 떨어

졌다. 전체경제의 발전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역동력은 신속하게 일어난 建

設業을 위시하여 상업분야와 서비스업 분야로부터 시작되었다m 國內總生産

(GDF)은 1993년 하반기까지 가격요인을 배려할 때 연평균 5%씩 성장하였

다. 초기과정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긍정적 측면은 投資의 역동적인 증

가이다. 즉 1993년 하반기 현재 이미 1990년 하반기 의 2배에 해당되는 投資

增/)U率(10단위)을 기록하였다.

집중적인 民間投資와 公共投력를 통해, 그 리고 효율적인 投資促進裝置暑

통해 구동독지역의 경제재건이 금속히 가속되는 긷이 열리게 되었으머, 이

젓은 무엇보다도 1993년부터 눈에 띄기 시작하였다. 1994년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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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의 재정책임하에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닥. 새로운 터-政均衡制度로 인

하여 新聯邦3·l·1와 지자단체들은 舊聯邦)+1들에 뒤떨어져 있는 그들의 인프라

스트럭쳐를 특별한 추가예산 없이도 정해진 기간안에 구축할 수 있게 되었

다,

IVrn 經濟統슴의 過程

1. 新聯邦州 全體經濟의 發展 現況

1.1 全懷經濟의 活動과 屬俯

통일후 첫해는 市場經濟構造로 전환하는테 있어서 매우 어려운 과도기였

다. 특히 製造業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체는 경쟁력 T在, 인력의 超過配置,

기존시장의 붕괴 등으로 인해 생산을 동결시키거나 축소시키지 않을 수 없

었다. 그 결과 특히 생산업의 엄청난 퇴조가 뒤따致다, 1992년 하반기 최악

상태에 이르기까지 산업생샨은 1990년 하반기 수준의 약 2/3 정도로 떨어

졌다. 전체경제의 발전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역동력은 신속하게 일어난 建

設業을 위시하여 상업분야와 서비스업 분야로부터 시작되었다m 國內總生産

(GDF)은 1993년 하반기까지 가격요인을 배려할 때 연평균 5%씩 성장하였

다. 초기과정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긍정적 측면은 投資의 역동적인 증

가이다. 즉 1993년 하반기 현재 이미 1990년 하반기 의 2배에 해당되는 投資

增/)U率(10단위)을 기록하였다.

집중적인 民間投資와 公共投력를 통해, 그 리고 효율적인 投資促進裝置暑

통해 구동독지역의 경제재건이 금속히 가속되는 긷이 열리게 되었으머, 이

젓은 무엇보다도 1993년부터 눈에 띄기 시작하였다. 1994년과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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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95<fdL 익시 8 - 10%의 R]]y 성7]-s-이 l'싱된 깃으로 에싱색-{다. 이것은

분씩히 신인방·추의 산71닐-야가 各비.j,e 기·2iL 있다]· W거이다. 1993닌 y 이

미 IO%,의 셩장-W을 기록한 제죠31 ]d·야의 )%1산링[은 19941;·J 중에는 Iii]'%l-V%

m

>
,<다 id <,<· 어· 20% ->·l<-P< 수준이있다. 이 <L써 통1·>-이후 최아상대앴VI 製造業

분야는 대제키으로 쵤-릭-皇 피·섯-았다. . IV·資[,ri-pl·.化는 삐< 속VV / 피고

있다. 19L)3h-l, 치읍 로 A !·로지. 1 19 닝- 總投資額이 /
l

'

L
) (-l 3-지 익)r ·>·-l 아%A디-,

1995토1에 는 , tV·備投資雅'1이 -V리 2000의 f)M 이상에 Vi'하<.:- 최In(기J‥c이 수7]

) 1 것<V 싱된c}·w

71체경제의 부훙에 뒤 이어 %動>l]'場1 
'사vc빽가 

최 뽁피어 저A-- - 3';L 잉:/(

한 조짐 이 니·디·니-e고 있디·. A.기의 3,·-%'-시장에서는 데대져인 김축이 있었니-.

지익-의 실 . 1싱' 는 신위지-가 ia-;·r 악 [ O만%901] VI'蠻 l 1992Id이있다. 1993

년과 19941,'.1에].:· 씨< 적은 /치 이 기는 하지만 lg]·(' 신7]지·수가 y이7(-있

다. 그 렇지민- 이 기 J-중 i:0.經·ij'd]% K기- 1992VI 수준),L나 l/:IV- tyl어저 1 11 레

지'힝·씨이51. 
· d-징적 인 <V:t·%·- 일지 입'았디-. T]임자-Y는 1994년·'dc 괸낵- 1 정

V I

'

( 풂·이-[-,-있니-. 19()5<:l 5 l 
'1새 

실.t<J지·수가 7-10도],L니- 16만%9이 -A이

·h-었니.. 이깃은 -計2 ;%j·動11」'場1W策0<J 조 치 Il'l}J,<·에 <'11/(V),L다 解%13.된 사 l·

이 적었기 ulli·!/이 기 - V, 하다. 1995<·'l.V 실 1 지· 감소5i·-!·-J-는 7 18만td 에 이-計

것으3L 에싱'A'1니..

이 러 
'l· 

긍성 적인 반 d
, 에3,l- -bP-/하[It 시 t아야 한 깃온 신연방-Y-의 經

yY)J이 ·
'

l

'

l- 

셔-<-지 리 %T준에 이-;.E-기끼-시는· t i<l) 시건·이 IA 
' 

l- 깃이 리‥는 주j

이니-. 산입-!,냐[[-이 總(i'-'/7-l:創111, )J에시 치-시-히-는 ·
f

l&·이 2iL작 18%]로시 때우 인

이-하다. 
/

I
L 

서<·;-지역 의 깅우 總(1'-'/<l[l:OIl]Ill))cli 내한 산f(]부1,<·의 Ai-은 29%에

닌저1디.. 19f)4<·IV L I
l· 

. >b'-.5f지 2.! ) )·]>fh.v>.. 3(서->·;-지 익의 약 71빈· 정 ,
C

. 이11] 걔

다기. 리· 신-(/i-:,!-야1;[Irn I l·.Pi'·".]/l-'. 시차기- 매먀. - 기. 디-. 
-

'

/-동-5]-지 h의 / (·.1>i'·]tyl· 증기-는

LA.f>[:%Ix [-%金%-V]l]에 있이서 
·;mI·겨 %'l- 31-;m:· 1상·의 J /님'읕 덥어-7기에는- 어-&F%IC

이니-w 짐. 적 으j]L 근jJ'[.자 1 인닝- 총소8과 A&) 산성의 비合은 /
l

'

L 뿌!lg-주 수준의

약 ]/3징vv-]·에 되시 않는c}·. 이 
'서 

v-j 성-- < 
-하는 

임급과 j {%신·성의 공백은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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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지 역 중요경제분야에 있어서 여전히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이와같은 약점을 지속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집중적이고 효

율적인 投資促進推置를 비롯하여 낮은 생산성을 감안한 賃金政策이 필요

하다,

l.2 內雷와 生産間의 격차

신연방주의 전체경제는 초기부터 경제적 成果와 國內需要간의 격차가 매

우 크게 나타났다. 1991년도 신연방주의 GDP는 구동독지억에서 사용된 財

貨와 用役의 57%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 수치는 1994년말에 60% 정도

로 약간 증가했을 뿐이다. 나머지 需要는 구서독지역 또는 외국의 공급을

통해 충당되었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구서독지역으로부터 신연방주로

擔入된 財貨는 약 690억 DM으로 거의 3배 이상 증가하였음에 비해, 신연

방주의 擔出量은 약 65%라는 매우 약한 신장세를 나타2을 뿐이T 그 러나

1993년 중반부터 이 분야 역시 변화가 일어나 1994년 중 구동독지 역의 擔

出量은 구서독지역의 반출량보다 dIll-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

구연방주간의 擔出量울 통계적으로 집 게할 때 표본치의 결핍과 파악되지

않는 사항들로 인해 수치가 매우 부정확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 래서

東西獨 싱품교류에 관한 통계는 1995년 4월 1일부터 산출되지 않고 있다.

신연방주의 GDP에 대한 需要超過로 인하여 수입측면에 막대한 격차가

빌생하였으며 이와같은 격차는 주로 구서독지역에 의한 則'政移轉을 통해

충당되고 있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연방정부외- 사회보험을 위시하어 비

록 규모는 적지만 구연방주와 EO에 의한 財政移轉規模는 총 6,300억 GM

에 이른다. 이 중 약 절반은 사회복지를 위해 사용되었다. 동 기간중 연방

정부의 조세초과수입 및 행정수수료초과수입과 같은 형태로 逆移轉된 규모

는 약 1
,
500억 DM이다.

獨逸地域內의 상품교류에 있어서는 신연방주의 赤字가 크지만, 對外貿易

의 경우에는 黑字均衡을 이루고 있다. 물론 1991년의 수출액 66억 D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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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헤 d94V[까지 익C I/3이 출어 기<:- 健지 만 이9튼 -흐자상테이다, 이 치럼

수출이 2減한 깃·와 8히 A COM]<CON 최 원국애 대한 수출이 크/게 감소

%J 깃 이 주 A 인이며, 이러 한 김'소-분은 서IE'시장' 진출을 몽헤 아작까지도 At

-

'1펴 
시 봇하[)f 있니·.

0- 러니· )fy] -8·8) 국기·A·-d 대한 수출이 점차 증가하)1 있다, 1%4V{ 중 EO

최y.l<·r에 데한 /-V<;-지의의 수舍·S. 링]·c 50A,정)L 성장하있으미 헌1제 +

獨全體輸1111의 키[ 1//1에 J']·[.]-히.고 있디..

신연방주의 겅Al)직 성과되- 괸· {하이 ()1이난 강력 한 l
'

)%]·[i·IC/f%贊:骨 틴·순히

輸)L과 [l/'l[-%I'써[% - a.2;L兮가의 ]'<-거V,만 ),L아시&.-c 안 된 깃이다. A벼J증가와

정이전의 펴·대<f 무엇보디.도 C-/%·w(지익 午1dI돌을 위한 꽁if싱 테기 Ct 거1

개1'{되었디-·] 21:w헌임 과 동시에 投資가 A5끼계3었디-논 반가운 X 1이기V

하다. 최-;J- -!·/인 의 수요초파상·내가 가지 안-징촤)%·향으로 가고 있1.f 사실은

다V{· 의o]기· 있디-. [992닌까지 1/l- 해도 束獨地域의 물기.싱·승올은 ·]히 주

띠인1<]]료외. 에너지.it금의 조정 l< ·:·
r기그L$금 페지로 인헤 11% 정V에 

.

헴다. 19[M . [ 힌 ·
' 

/-b·독지익의 %'%J(S.l:yI'.팍<1< c /서톡지 익보니- 익· :3,3% 정

, -
:

- 뇨았各 날<이 니·,

1.난 fl그과의 ]y-m filbt!

C
I
l 동%i-지 익 주vI둘의 소<·[ 싱-촹븐. -

'

/t]이후 R 게 개신피었다, - (]%·掌5'l·의

1 71닝- )] 間 l ;I虛.分所-<B.은 199] V) 진반기 860 ]JM에서 1%4닌 1반기 1,/190

l]M으로 L-l.게 <·가하있디-. · s- 기 간중 소 비자 불가상숭을 감안 
'f다고 

하더

라도 寅際 개[)/)Il 은 3/l%에 q·한다. 동.톡기.게 의 L소득E 이로써 서독지약의

가계들과 비31(해 싱'딩'한 회복을 보었디., IT)I IJ 독가 의 l

'

l

'1處分)Al'·得은

시독가게의 /17%였으나 199/l%·l,에]· 이미 67%로 늘어났다, 소득이 이치i'(]

A[f<히 증가한 깃은 대부분 싱게분이·의 LYI(L<lhne)과 lyd給(Oeh%lIter)이 크

게 인상)d었기 문이 니.. ]iS4 1 10윌 헌·재 산업 에 -Ltl,L하는 촌'.務職

(Angeste11te)과 勞務職(Arbeiter)의 ).I T.均 總]%'得은 3,342 DM으로 1%ov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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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구서독지역의 약 2/3 장도

에 해당된다. 은행, 호텔·요식업계, 도 · 소매상, 특정지역의 주택산업 등 일

부 단체협상 임금체결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구서독지 역 단체협상 임금수준

과 완전히 같아破다. 그러나 이처럼 급속한 賃金平準化는 구동독지역의 경

쟁과 고용측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싣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생산성 이 높은 임금인상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社會保險과 社會福趾 財래移轉에 따른 급부제공 역시 임근과 봉급처럼

역동적으로 발전되었다. 구동독지 역 보험가입자의 月 쑤均 年金은 1990년 7

월의 672DM으로부터 1995년 7월에는 2배 이상으로 인상된 1,522DM이 되

었으며 구서독지 역의 79%에 달하고 있다. 1993년 . . - 般家커-가 받아들인 移

轉額 總額은 1,070억 DM으로 이는 가계의 可處分/所得의 약 39%에 해당한

다. 이같은 비율은 구서독지역과 비교할 때 훨씬 높다. 이것은 신연방주 주

민의 소득 중 국가가 제공하는 부분이 보통 이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젓

을 말한다.

경제전체의 발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부록 Nr, 47-56을 참조하기 바란

다.

W 뺏獨復興' (Aufschwung o kt) 戰略

意.1 經濟政策的 挑戰

독일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작업은 아주 특별한 경제정 책적 인 도 전들

을 제기兎다. 40년간 計劃經濟1에서 경제의 근본구조가 붕괴되었고 경제관

계가 國家 - · 邊倒로 형성되였던 동독을 분업적이고 고도로 현대화되고 국

제경쟁력을 갖춘 국민경제로 통합하는 작업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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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 리CY'- V'·<·;·의 징 제상毛-은 접 점 이려 - - 실으3'A 나니·니- 신속한 정치 지

헹동이 요. l

'

1 

피었L<).. -T I l·]011'f)으로는 징 -
'

/조 전횐.의 이 리p. <힌To에 . 리딘한

h'.%i- 익 구VIIA-01]게 신뢰 
' 

l'만한 미 래지'싱적인 1 11젼% ·제시하3L, A'-시에 1:0

]l]]l'dJ으패,는 S/치-적인 셩공을 y,L여/ <t 있<.:- 정첵이 주f수1히 요c /-되었r).. 이

包 위 
'l- 

주1 징 적인 요· 치j-',]-서 [9901Jl/Df)l <·1초 
"

+獨[V興" 전i-'-)[이 5개9되

었다. 이 
·Ii<의 

샥-표]:- 1내'l]l'PJ으로 자제의 힘을 동'헤 지속적이J[ 익동적인

겅 발<-1을 l-셩 한다<.-c 것이있다. 이 진라->'[- 그3·안 +獨地域에시 의 겅 제31-

조 전환괴.정 의 Vl 
'·!A-/-典 기<료, 

-히·이 
계속 /징되고 C.t 깅·조점이 나소 l

하71 
'壺지만, 

[ l- 헥71 적인 요z·-<(-l',. 지금까x] , t :lIM'정부의 Il]:%Il政策에 권.

정 직으로 잉향名 미 지고 있다:

. . 2·%-)/1 위 한 )
,

'
. 지.지 yl 및 제원지 11·l, - 6,· -

'/해 
]<間]'M'%<7[,o動꾀. ]<問/(l]'業·[,rI·

動 잡<시

- 1 -6-/ 1길 '1정녈·야에서 ·沒"資1h'G[/.%1시의 제거

. 

)l>i:67[l'l)拔'·資/]히)L%'의 리-충

. - %L<기입을 위한 販%條{/>·의 게 
' 

l

신틔-칭 %4 신닉-칭-위속기d·에 의 한 <'L/]계[,. )(]:·IA'J1化 ]< 기업 정비

( 이에 대헤시)-t 제5징- IV,3 
'>j-조)

- - 셜·기·피히-·게 빅'생되<< 사최CIT조 ·붕괴-J- 사최적 - o , <i. 추먼 지원히.기 위

한 /j--吾· b 動」i」'l%jBl策 수·tcl·의 누(/] 1핏 1%域1((策.은. 통한 /

/-조진 
' 

f. 과

싱의 A모1 시 으-l

2.2 A+獨 復興을 위한 j IIij對應策

"

11蜀<v興" 7'{니'>, 1991 A[l 3 l 8입 3-liM'징J,'-吟 c /-k·j- 징기서-잉<요 위 l-

브:Id]對應策 (Gemeiusc]]aftswerk Aufsch%iV1111g Ost)음 의 1함에 1시라 강최.

되었니·. 1091 넌파 199'2년에 리'/}' 120익 l)M의 재원을 누입 
'l· 

이 tv그 램

의 목커은 신·<히.<l)- [i과적인 두지·시원과 CI( - 9-칭-출 치-]- 미· 1히·l. 깃이

(견다. 2 L 시 행 f과를 보민 소기의 복 시 은 안진히 VI-성되었디-. 예를 3·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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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프로그램j와 노동시장정책(ABM) 등을 위

한 순수한 의미의 初期 金融 및 過渡期 金融支援 외에도 교 통, 주택, 도 시

건설, 환경 보호, 대학 등 일상생활환경의 개선이라는 변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들이 앴었다. 프同對應策을 통해 시급히 필요한 民間投資活動이 지속적

으로 촉진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

地域經濟促進(Regionale Wirtschaftsf f(brderung)"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商工業(Gewerb1iche Wirtschaft)과 경제관련 인프라스트럭

처에 약 i45억 DM의 투자가 이루어져, 이를 통해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 내지는 확보되었다. 전반적으로 舊東獨 景·氣浮揚 찼同對應策은 束獨地

域의 고용과 구조 변화에 중요한 자극제 역할을 하였다. 共同彭%應策은 무엇

보다도 1990년에 도 입된 경제촉진대책의 결함들을 보완해 주는 역한을 兎

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성장 향적인 전략의 일부였다.

2.3 民間投資의 奬勵

이 성장지향적 전략의 핵심은 民問投資活動의 장려이다. 왜냐하면 광범위

한 民間投資가 있어야만 동독기업에는 지속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충분한

數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투자장려를 통해 한편

으로는 기존 기업의 현대화 및 구조조정, 다른 한편으로는 國內外의 새로운

기엽을 東獨地域에 정착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s방경제부는 동독 州政府 次元에서의 간남회 실시, 국내외 외국인 투자

가들을 위한 촉진프로그램의 실시 등을 통해 東獨地域의 이有은 부춤 작업

을 지원하고 있는더1, 각 프로그램들은 잠재직 인 투자가들과 창업자들에게

특별한 문제들 대한 구체적인 현지 상담을 제공하고, 오]국인 투자가들에

게 동독이 갖고 있는 立地上 1-11點들을 실병해 준다.

2rn3.1 主要 魏勵擔置

民間投資奬勵昏 위한 주요한 조치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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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지.산 중 摩 t 」[1能하2n-t 移動 I l :能>1 새로운 기자재의 ]l%e, 및

修肩에 데한 12資初)助金의 31 장: 기fr]의의 펑가에 tt+旦빈 이 & 치3

장리프로/l-Pi%의 우선 순위에서 아주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이

조치는 l
)
1j旻상 칭-'/-y:l ] 과 동시에 기71 수익과.%·< 1싱도로 이루이지는

지원이P 보 기 ]측에1--:- 投갑[111U)J(음 일마1-l- 얻을 수 있을지 4:定을

- 이 하게 해 고
, 누-자기·L 에 게 내헤시는 누지·게획의 안 JV·趾 높여

즘.

. .

"

地域絹<.濟構보의 l-攻)q'i"이 라는 꽁%괴.·제의 일환으로 상%입 부문의

) /-X>-촉진 t% 
準經濟1'><J인 인프라 · 트Ji 처 의 히·충을 위한 投資[ill비J金

·지 7: )·l-'히 S·때기- h'd온 익에 길 치 이J(이 ·

'%·1 
- 

o:地選擇에 보다 이

- a-가 있는 기71 3·의 % - 7- 이 投資.ill>]])J金은 A%'alkj或에 대%l- 두자 71

'4에 
t·요한 기반을 마린헤 줌. 州]Sc府 3]징·애서1' 지익 t성 또는 부

4브)l A-JJCI',(을 曾 징-7 1비題地]或을 중1:]적으且 계빌지71히.는 짓도

가y힘'.

- 

l
'

1 J資本擴/l< t'M t고-<.( iiI](ICKll 프V-김. 렘)과 l<RI)-.%-tf>' 프로고( 램01]

있이 - R-리한 이지·의 h+-w 보징·: 이 1치는 叫히 C중1.기7]들의 칭·3]

지원과 기·(RJ체吾의 힌대화를 지 %A'힌·니.는 데 /( 의의가 있음. 자기

지-본-吟骨 지 ·1프 CI. i(l>의 경%. 자.기지.본적인 성 긱을 깃고 있기 떼)5

에 ()l'i-신-에 헌- 첵임, o]자외. 상환싱-의 - R.리한 조건) l
'

1 긴資本의 부

족을 제기하는 네 질깅 시 인 기 이를 힉-. ERl).-.%0'·]-는 외부급융지.본

부에 비-른 중소기요1의 부님-.플 덤이줌.

- · 特別 減{f/'irn/;l 의

� 

보장: 이 조치는 純1-l]>,I 을 적게 dI· ]-·.함으V씨 기7]

의 運轉資金 싱'테를 게선헤 줍. y 조 치는 +獨地]或에 대 
'l- 

투자卷·

동을 tP'1이]- 데 있이 중요한 7가적 인 %기부이기· d ],

望.32 ltrxk$

投資奬勵)-< 束獨地域의 투지·한농에 원. 동기를 부이 헴디.(무록 도.)( 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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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勞動保護

舊束獨의 핵動{V誰'制度</ / i 조 직과 51-] 
' 

l· 신징에 있이서 서3 의 것과 큔

자이가 있었다. A+獨에서]2< 
-:
d-가의 케VA 이 切:動部11'i과 保雌>'(hIJI]으로 니·V

이졌디., ],-.-V.조'71·d은 勞動保,溪'f)%l,22의 시 
-헴여부骨 

감-%하v 있있다, 띠·라서

(g·은 수리 업종1&l 勞11>f l. %깔關이 있있;.:-데, 이 기CI+l·吾븐 연구기[V느언t'!.서의

횔·h'- VEIlo- 이.니리- 실조{적인 勞動保1'l"1를 <) 1하기 위헤 니-앙한 힝 데로 짐·이

헴다. 2'7 리 나- 
·LSI]化 1< 조직1산에서 매7 인싱·리인 이 시스냄은 舊+獨의

졍 치허 · 2 제직 이긴'히-에서는 거 외 기능을 빈'취省· 수 似었니-. 수711<·!간 실

비투지·롤 J허 싣시히·지 館'거니· Ad·V-Id-한 정V5( 하이 (Jcl)(':1%,%-은 M'5化

뇌있니·, 여 리 지·i'L哲-g- 달 떼 YA-E 작7] 4-의 깅-Y- 실진리인 d, A-2,r호수준은

만족스 러운 것이 아님 었-S-을 앞 수 있니-.

統 - 條%A)-J 농해 勞動保,暖部1%11에시-t,t 서독의 )/15(-와 제V들이 +獨地域

에 ·직 - 피있디.. 이외에-V. 연!M'd,--昏사회부는 1991닌 I A,l t일부로 를린에

聯7P)' 動醫學應(liuudesallStalt far Arl)(ditsr1)edizin)을 실 %3했너·. 이y,/-써 t /

인에서<-.c· 저음으3-크 ;3')}l)J醫學>'(l(l(I]에서 제기능·-3- 깃'7 인방차 1의 기A<l.이 빌·

족或다, o].-A러 드 레스8]1에-(-< 3,cj-<트분1<. 소 재 연씽·J,-.-k보호청 지3,L가 신7]

되었다. 익 시부]t· )L-i-.i-IA.문트 R-{닝-],--·VJ,t호·징의 과제룰 j,LRI.혜 구고 h-히

%'聯+l()·l·1地]或의 d,--A·%t호분제普 다3,EJ,L록 v]이 있디·,

統 · 條約이 l-w%l 이후 1獨地域에서1.-/ 서/· 의 지우1하에 서4·;-을 Vt重且

'l· 
. 動保1'涯機關3 이 신 %

l
. 1시있다. 71 식인. 싱·해보%] 담닝-기/[%A-이 新聯·11님·l·l

까지 / J. 활동-S- 피·대兎다. A'.+獨 산71 안 1 l% 
작 ] 장 햅6;Il'-k이 斯聯11애·]에

시 게-A ;l 'C-힐' 수 있2,:-E 하기 위 헤 이미 統 
- 

條約에 피해, 2 . E리고 인12' , t

%L.시.회부피. - l)-괸·기괸·).;-의 ·]·i.멈한 
'竹의에 

미-리- ]%p)'0%J I-IIi[·l'i'['l> ·)-이 김--'l'L되었f

이들 A:1獨의 진늣·연'·시들의 적 웅- 
· 

위 해 Il]'.敎/·>'을 시키는 것이 /( 한 에

인데, 1
19씨 싱·해보'7] hd-ta-기25-Rf 맘은 -추-의 舊束獨 출신 동고쑈:i·읍 l(]:-敎6'

시臧디-. 
'l-vl 

직-업징-c이 q]폭적인 구WTC[정合 자]-Vi 있;,< 1딘·게에시1-c 
's

대적인 fl:%.]g에 내한 누지·骨 -

'

&S]l 리·s] 장의 2,·%·JIi 수준을 d정지으로

- 4tI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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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1, 1기 . 기.소공i[은 외. < (71 1% 수공7]분야 최고 100만 DM까

지 A.%獨地]或 누지.지-에 내한 
'

20%의 ·l%資[IlltMJi 지-;//-)

. 1113닌 봅 Vh帶1'4(約에 띠·묘 각종 조 치들로서 ce 
"

地域經濟 構%Lfy

'E·;" 
곱V파제의 의- · , 2 지-기지-본지7{(l<KID-PC)LIl.s11의 대J{L조7)

개1), (1 l·:RP..p·f<·지.산의 이자),L조·;·f 
-

'

수액, T 지12·자·치 단체 IA·누

지.4>의 인상 -3-이다.

19f):]VI ] -
'i-기. 

J Eh' % )
'

/ :地'OC·>)[에 입거'한 지A·IV로서 CD 特別

減(서'紅-)4]율 19[)6<{밀-까·지 인싱-. 2 %1資本稅외. 則's 稅徵收 포기를

1995%·l%.t까·지 라데 직-2.하는 것 %이 니·.

- 1994년 2우1과 9 1의 <1징 dd 조·치)·;-V서 0) I ll{빠$ 가고업과 7-'%L'71

울 위 헤 國境]f(],域 ,睦)')'[.勤務.K"[)C(GrellZl)endIergesetz)을 동해 IO%의

투지·.l,L조급 지·>,f, fL한 1995<·1부리 누자가 시작된 겅우에 대히.여

]<l.J tAil'委02·의 건정에 띠·라 니 이상 y,<조6:l · 뱐지 못하는 동L;-

기3] 제만名· 위 해 20%의 J,t조-'견 I)1도 지骨, 卽 RBll )<3L2-t 램과

l·:l<I l y-<I/). 램의 경-7- 流動資% 에 )J]한 1징수준의 제무1공]p,L답,

($) 이지.-息-이 t)'-P< 혁 신A- 崩["ascj',<-//.q1>의 V 엽, C4) - /조게<·tv리이

있-;.:- 기입제를 위한 신 - 112'구 서'政健'[(['化-W(의 설치

신연1%·구기. 거의 3닌 전부버 키 기·적으<A 싱징·한 윈인이 지<석 이 
'

i<도 1,:-

세헤 1 중심으로 누지.例 A.진"l- 대에만 있-(:- 4은 아1J 것이니., Pr級 l)'l{%

機關의 새로운 ·
'

/吟01} 띠-P 헴징핀-리싱·의 분 ·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t·가의 <조.[제원이 거 의 내부분 의 미 있고 /$1合적으Vrn 사 - 된 데에V //- VA

인이 있다. 이 . 긴은 사실.F 인Iq-의최 에산·IC-과위무/최의 요· /에 떠·리· [995

V], :·3에 출된 색)i聯邦州 G/,進11d'源의 71-.g-" %J 
'l- 

인Is-정부 J,L고)%-1에

잔 니.리.니. 있디.. 통일초거의 혼린·스8'1모{ 시 절 fl,l]1別1j->:E/'11에 내헤 님'A-과 판린

하이 근거 있·)-< 깁‥은 l.Ii %9-이 있있지만, 199511·(초 일부인론이 주장한 비- 있1.:-

촉진제운1의 대<,(-모 流11]MOW'Il·:- 임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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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중省 재건과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 려면 구서독지역보다 훨J핀

활발한 투자활동이 다년간 더 필요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신연방주가

안고 있는 산업입지상의 취약성 때문에 신연방주 투자유치를 위한 特惠推

置는 다가 올 수년간 불가피하다, 그러나 구동독경제의 臼生고) 回復에 부응

하여 신연방주에 대한 경제촉진대책과 이를 통한 투자동기부여는 지역적 .

구조적 특수성을 충분히 참작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연방정부는 1995년도 연간경제보고서를 통해,

그리고 1995년 6월 2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1995년도 租稅法의 범위에서 산

업과 중소기업분야의 경우 개별적으로 집중지원한다는 촉진조치를 1998년

말까지 續0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핵심 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 製造業分함만을 위한 5%의 投資補助金을 1998년말까지 연장

- 中規模 제조업과 수공업분야를 위한 10%의 投資補助金을 1998년말

까지 연장 
'

- 中規模 도 . 소매상을 10% 投資補助金에 포함시킴

- 영업용 시설재, 제조업분야의 자체사용목적 건축물, 건물의 현대화와

정비조치에 대한 減價償却 40%, 기타분야의 영업용 건축물은 20%,

선축주택은 25%씩 적용하여 1998년까지 연장

-

"

地域經濟 構造改待" 공동과제 속행

中規模 기업체를 위한 특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自 己資本 지원프로그램의 연장

- ERF 융자 계속
.

.

- 1996년부터 1998년까지 기업참여를 통한 판매이윤에 대해 免稅 조

치. 단 신연방주내 中規模 기업체에 대한 직접 참여이거나 참여와

유사한 형 태의 융자일 경우에 한함

- 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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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6]泰與·'%本(-V<l-지 역 71-이 기]l>合 -A-진'하기 위헤 U95년부터 1%8

h·1까시 인긴· 최 고 52'l l)IV[까지는· 과거 를만1%진1/] 제1G조에 준하

이 치 리

- 기3] 세가 J제로 Afl-매대].t·A- l
;c·았合 메부티 l<f·])]Il價(l(l:稅-)f- 닙-부' l' y

있도3- Al-가기·치 세 부괴.싱-한신-S- 25만 l]M 서 100만 DM- 로 인싱'

7 성

2rn4 127ilil'441답-브i[시의 IAX

%'-색-J,-·%L 
- l

, 릭[에 ·1. 급-s-시인 치- . t의 !19)機%·1 911 치에/L 投1'VI;1'A:{l</.낫:W3·을

제거하->. 시-입이 %157적이1J. - 인 - 위 %칫VI'이 지L]-번서 ·!·e히 fil)]確한 소.-7

/:%J[-게, 미 비한 행 싱 제 게, 사Al 긴-y] 시소1의 부족, 복7]·한 [i'Wi'/l. 」 II :[자, 
'l·심

오입 진-제외- 괸-린한 ]C-제<(-이 A獨地域.의 ·]V"A[,rd'>·.化에 장에가 된디·]-[- 주)

이 - t I
- 러났c)-. 띠-리-시 인빙-정부·l:· 

'지-(난[S.rI 
이·김'·은 投'6陣'.但[.要[시3-을 제거히·

J.:-데 최A<의 정 체 7-A'12(-{-武 -
'

.

[

'

· 이 있·니-.

지난 수1,-1 간의 <1신-<<- ),L민 <i-l,)-의 이 긴'- . . 의 시가 주요-5.],!·에시 샹·담힌·

성기.를 기 ·
'

]
L 있음을 인- 수 있디-.

. ]묘"'/7<·v-7L]1;<(IO의 
·[')개]Il·u[.: 

A<-인조악에 서는 사>Ii(i'(]:),'Ii0에 返還(R(Ic·kg(Ill(f

vor El'Il.scll/i(li gIIllg' )"이dI-L:- 71 ·31 이 ·2l'정시있는데, 소-6 51.l 문 를 밍

:타이 9]'히<-5 시'RJ이 A] 짐 t
,:l-Ao· 부넛히자 이 VI처 은 

"

)k%B),Ii001>

投資([uvesOOo!) vor RGck g 시1P)"Lt-)·-(:- . 1지에 의해 ]191-71. 이를 동

해 이 제는 분18히·%'l· 소-3-Yl %9·게j[l- 인 7자가 T·l'VI되지 못하->]- 일

f- ill세 회있는1씨, C I- 이-B--;-< 인 %9', - "

f성부, 시 12'지-치 h'-(·제 또-; 
'

7 신 디'

% 과 . )- 2인<기 괸-이 L l. 소A'·'새선--吳 :/<還,A-求檀며1> 녜>'l· 71 징-G· 기니-

리 지 임·-3(V ]V'資家3-에 ·게 d)dIVI' 구· 있기 떼{E-임. 舊]l)'i/-]'.)-'.는 다]-:<-

푸지-가6파 -i사%'l· 누지·게시-g- 제시 
' 

l· i 있을 깅우에만 이·긷-온 메

각-節1 저지 
' 

l- 수 있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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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政體系 構築의 가속화! 특히 平자骨동에 중요한 未解決財産管理廳

과 土만登記所 등에 대폭적인 물적 지원을 함으로써 어 려움을 제거

했음(이에 대해서는 제 3장 VII 참조).

- 計劃 및 許페節次의 신속화: 이미 i991년 12월 交通路 l--劃促進法

(Verkehrswegep1anungsheschleunungsegstz)이 발효되어 관할 관청

의 통합, 二 重檢査의 폐지, 행정관청 및 지방자치관弔에 있어 새로운

期限 設定 등을 통해 계획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는 길이 열

兎음. 이 과정에서 환경 및 자연보호관련 사항을 강조했고, 교통로

게획의 질적 인 수준과 관련한 물질적인 요구들을 그대로 충족시킴,

1993년 5월 1일자로 발효된 投資緩和 및 住宅建設9i%地法은 주택 및

도 시건설 계획범 중에서 유해물질 보호법상의 허가, 지역개발절차

및 쓰 레기처리시설 허가 등을 簡素化 내지는 緩1-n시키는 역할을 하

였음, 행정소송에서의 법적구제는 신연방주의 경우 5년으로 단축되

었고, 긴설법과 자연보호법을 조 화시키는 작업도 이루어掠음.

- 1994년 2월 연방정부는 독일전역에 걸쳐 企劃樹立節次와 認許배節

次의 간소화 및 신속화를 꾀하기 위한 超黨的 專門委툐會를 구성하

였음. 同 委員會는 저명한 학자와 법조계, 행정계, 경제계의 실무진

으로 구성되었음. 同 委員會가 1994년말 제출한 보고서에는 융통성

있는 認許페節次吾 통해 86건의 투자촉진이 가능하다는 건의안이 내

포되어 있음. 신연방주의 投資容易를 겨냥한 이 6개의 건의안은 각

부처와 연립내각 구성정당의 실무진을 통해 그 실헌가능서 이 검토되

었음. 각 실무진은 同 委員會의 건의안이 거의 모두 실현 가능하다

는 데 동의했음.

- 주택건설부문에 있어 舊負債(Alt-Schulden) 문제의 해결: 連帶協7J에

의해 舊負債 문제가 해결됨. 주거면적 1 m
2

당 150 DM씩 蕩減. 총

310억 DM에 이르는 蕩滅額은 
"

구채무변제기骨(ErbIa8<enfonds)"으

로 移轉되며, 1995년 6뭘 30일자로 끝난 +l]J-支援('94년 47억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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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및 신·3] 입지를 fl>-런'힐' / 없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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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계획 및 허가절차를 단축한다 하더 라도 이같은 프로젝트가 현실화되

는데는 보다 長期間의 시간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한된 공공재

원과 東獨地域의 능력상 한계로 인해 희망사항 모두가 한꺼 번에 당장 일어

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연방정부는 일찌기 民間의 전문지식과 자본

을 효율적인 社會間接施設 확충 사엄에 끌어들이고자 노력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

公共制1門 社會(s 接施設用 민간재원의 조달"이라는 정부

부처내 작업팀의 제안들은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였다. 1992년 1월

29일 內閣에서는 이 보고서를 다루었으며, 이를 기초로 연방정부는 교통부

문에 있어 시범 프로젝트에 동의했고, 各 部處로 하여금 소관별로 공공부문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재원조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社會間接施設 확충을 위해 민갼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중

요한 잠재적 주체들은 바로 께와 地方自治團體라고 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정보 보고서 작성 및 행사 개최, 시범 프로젝트, 시범적 인 계약, 사유화 가

이드 제시 등을 통해 이 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규.

2rn6 舊東獨企業의 販路 支援

동독부훙전략에 있어서 또 하나 상당히 중요한 것2 販賣問題를 극복하

는 일이다. 동독시장의 개방, 전통적 인 판매 관계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舊

공산권 국가로의 수출 격감은 화폐 및 경제통합의 발효 직후부터 이미 심

각한 관매 위기를 가져다 주었다,

이에 따라 동독기업의 販賣機會를 확대하고 安定化시키는 작업은 
"

고전

적" 투자촉진대책과 운전자금 및 자기자본 叫충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연방

정부 농독재건정책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초기에는 舊 소련시장合

보존하는데 역점을 두였지만 - 특히 헤르메스 수출보증을 통해 - 동독의

교 역은 악화일로를 걸을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西%市場을 겨냥하여 긴

급히 방향전촨을 할 필요가 있였다. 이에 1992년 9월 23일 연방정부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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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지7[헤이· 한 방힝·<)환 대상-위 V{징 剋디·,

연lg·수상이 平재하<- 수치-El)의 %.<ih',[161 All/,s>議(KanMerruncle)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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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히-c)1 어 지 -7-{기간이 - 선 2닌간 인장되게 되었다. d$넌 에산 중

이-를 위헤 6
,
000민· l]M이 )11]정되3>디.

중점 · 원사항-F C-}-읍과 긴'다:

- 동독기엽의 국내외 상풉신시최 71·기·

海外'f(易%l:務]))[ t-各 X- 
' 

l· %1·족 환h'-, 헤외 빠림-회 찬기·Il]l 1< 주속

조 치 포함

기6] t싣 격·지[ 마게팅 닝·인-의 수S]파 시 宅 지 원

규L<A 판리 시 스 ]의 , t 
c

l]

. · 신인빙-·주내 ·%0:11'l;淡()i-의 인 력 시윈 및 심-8‥ 의-i/p기% 의 니자인 지7·l

이외에V 동독상품의 판메기회骨 게선'하·l 조치돌이 다A-과 간이 깅·화되

었다.

- 3:1망정J/·의 公)[·發注[l·i]'· <
I
d· J

(

- - ]·i-지와 기7] 체暑 우선직으2 취·/f하는

限1]A'.o%J 특해조치 (독히 구시<·;-지역 싱-품>-cr에 대省· 개fr]71, l ;11111,模

기입 제-趾 위 1 최고 5%까시의 超過價格 1,L장)

- RI)/l-직 인 조건이 깃-추이 호> 경-7. · V-'/-/. 수출에 대한 
-헤1'(메 

< 91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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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1<되지만 

특수조.d·은 21어J].

c

/--W-독지 익 Ar산탭에

� 

r1171· %'l·메촉주1의 ·깅%']을 보%p·l 이싱·과 같은 긱·y 조

치릅 통해 3'f·봉독지익 기7] 체 이 l
]q))'[h'場에시 VI·로暑 개신함-과 V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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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準以1이지만 1994년 중 구서독지역 및 서유럽으로 향하는 공급량은 점

점 더 늘어나고 있는 동, 이 분야 역시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

T7 勞動市場 政策 賀 地域1吹策을 통한 支援

마지막으로 i氣獨復興戰略은 경제적인 구조조정과정에 있어서 광범위한

노동시장정책 및 지역 정책적 지원 엾이는 생각할 수 없다. 여기서 노동시장

청책의 과제는 생산력 있는 새로운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架橋役割을 하는

것이며 실업자의 고 용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통일이후부터 勞動市場政策上의 각종 대책(고용창출조치(ABM), 단축조

업, 직업훈련조치, 조 기연금 및 조 기퇴직 규정 등)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면서 경제전촨과정으로 인한 緩俯斷折現狀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제

5장 VII 참조),

실업율이 아직 매우 높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고도의 積極的 勞動市場政

策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방법으로 일반

노동시장에의 편입을 촉진하고 열세한 집단을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

이다. 勞動市場政策의 일환으로 시행된 지원은 일받노동시장에서 뿌리내려

야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조치를 신연방주의 고용증대로 활용하여 노동시

장정책상의 각종 조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반域支援推置"의 목표는 구조전환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지역에 살

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 래에의 희망을 부여하고 投資者롤 확보하어 산업입

지를 형성 내지 안정시키도록 하는데 있다.

産業효.地條件을 개선하고 경쟁럭 있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적

극적 지역정책의 일부가 
"

地域經 Y隣造改特(GA)"이라는 공동곽제이다. 이

를 통해 신연방주는 최근 수년간 괄목할 청도로 발전되었다.

제조업 투자의 촉진과 병 행하여 
"

地域經濟構造改善" 공동과제를 통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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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익시 <진되었디.. 니-이.가 각 지 익의 % A력을 강촤·히·기 위 헤 199[-]q[1과

1994%·)에 시 햄된 地域1'P.fj: 納/,bEE·,%V e 엮 l- 循니·.

2.8 獨逸全體經濟의 ))Kibft 劍化

모{Is·징부의 
- 

{ 적인 
C

I
L //. 속·에서 진헹되는 게1%직인 

-l%R이 
아-x',!-리

%요하다]L 히·l/]리-V- 긴-기·해서·:-< 안 l 한가지 사힝·-E 1獨(V興1'l'批略의 성공

이 서독 핵·먼경제의 효·s-성 및 안선.성 보5과 직 검되이 있이 이· 한니-].:- 깃

이니.. -[로인 진 제깅 세의 역%·성-] a,r샹'히·는 깃은 점자 )ty/.1111線을 그 리 :IL 있

는 X-A-경 의 인-징-K 위 >'l· 헥심 시인 전세/f<긴이 디.. 왜니·히.Il[l A-인 
· 

{체경 제

의 역동성이 최북되어이·만 압으로 수8-1긴- 시행되어야 힐· 쑈)1'.버'政移轉의

재윈이 리-A나d 수 있을 %P 아니리·, 동독기J] 의 販8'機67가 개선되5.L y독에

h<자巷·동이 A-진v 수 있기 매문이 다. 따리·서 A:+獨]'IR域 l;]:建政策은 ]Z3

htl 9원 산3]t·> -h- / 의 미 레를 위 한 ),L2sL서에서 언it·한 며·뫄 권·이 I lj場經()fy

0/·) A·]栗 1
'

/.만政策에 따라 이jiL어지야 한뎌·.

3. A(il廳

3.l 1리94년 7요임무 k f

(귀;C廊은 
- : 잉-집3」I.1직 y제깅세를 Il((: t

·lyJ I l]']y經濟1A 전환히A.< 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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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기능 W취하있다. 신박청온 1990년 0짐

에 제정핀 (/i'BL·[)L에 뗘·리. /l- 리31- -2· 1죠약 세25조룰 통해 31·동> 인VI꽁-H-

기입 
1길 y 깅지를 A·'l·리히그( d%<]處分할 H.>-1,L를 부이반았다. 신니·칭은 fL한

-

'

( 산히-기임체吾 싱곱 적 으<,L 정비한 %1 dIA'/]'1히·거 니· 만원 경 쟁 력이 깃·y

어지 지 3<-3- 겅 - - 몌쇄'히.있니·.

신1틔-칭에 대'한 1
1[1 적 김-1·;- l

. 과 ]/-야 1 감-!·v권-K 聯·Il(삐';]%-t'U(가 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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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분야별 감독권은 연방경제부 및 관할 연방부처의 동의하에 수행되

었다.

1994년말 신탁청은 舊東獨 국영기업체를 경 쟁력을 갖춘 私企業 構造로

전환시킨다는 핵심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

신속한 사유화, 단호

한 정비, 신중한 폐쇄"라는 신탁청의 기본전략은 신연방주에 있어서 시장경

제적 구조가 신속하게 구축되도록 하는데 올바른 전략이었던 것으로 입증

되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但'廷廳은 15,000개 이상에 달하는 기 업체(분할된

기엽체 포함)을 賣却하였으며 그 중 860개는 외국인 투 자가 인수하였다.

사유화된 기업체의 약 O%는 중소기업자들이 인수하였다. 그 중 약

3,000건의 사유촤 기업체는 企業內 經營人에 의한 인수(Management-

Buyout>를 통해 처 리되었다. 나아가 1991넌중 이미 
"

小規模 私有化"의 일환

으로 25,000개에 닿하는 상점, 식당, 호텔 등이 매각되었7 이러한 소규모

사유촤와 더불어 4,350 의 再私有化 조치는 구동독지 역에 중소기업이 자리

잡도록 하는데 효율격인 기여를 했다, 약 46,500건의 부동산과 약 67,700 ha

에 달하는 농램업 용지의 매각 이와 비슷한 기여를 했다.

사유화昏 동해 총 670역 DM의 賣却利潤이 있었고, 150만개의 일자리가

쾅출되었으며, 2,110억 DM에 달하는 투자가 실현되었다.

4년 동안 신탁청이 이룩한 업 적은 1994년 신탁청의 연간보고서에 잘 나

타나 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赤字分 2,564억 DM은 애당초 우려 했던 것

보다는 낮다. 신연방주의 경제발전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비용이 절감될 수

있였기 때문이다.

여 러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信旣廳은 신연빵주에서 단 4년반만에 40년

간에 걸친 사회주의계획경제가 시장경제·제제로 새출발할 수 있도록 홀륭한

기초를 다掠다. 1994년 4월 이미 독일연방은행은 신탁청촬동 관련 평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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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징2111d}에서 f/l',;L廳은 효各·적인 if!鴻1]變換裝1'M玆다고 71론을 내 l 비- 있

다.

"

lAd·)'it의 4(V기. 디.A /1Jk健니·h:'1기· 신이·정이 이-직V 기업 정비를 디욱

감릭히 추진해야 循디끄1 . . . %IA·3으j;L 너 旨은 {h'政1'{<J . 國 0Il.濟1']<J 비- - 을

감수하지 않을 수 HI있을 깃 ·% ]다."

3.2. ti고f;廟 i趾續機構

신니·칭- J - 1994<·Il/1 소1기71 븝 사-6 화'히.는 케심적 l 과제.d- 거의 VI-7-

하있다. 이.리 
1J아있는 fe(,iL廊의 방내한 3]]IL는 다음과 A'은 411]의 後續機.

構를 t해 수행(1디.. /1게의 後結機構1:- l;]kljA'·o<J이고 分權(l%J인 3E조.를 깃'추고

m

'i各적으료m 
71무를 수-헹하도록 보장반고 있다. 현1시초1에서 y,t%Z) 이骨 後續

·機構둘은 %J은 과제普 더·음과 간은 lg-항으모 서리힐· 깃이다,

가. 聯11(<l'(,iL後結1·7·vI]管매廳(]AvS)

co ·vrJ管1·ll.

약 3:],00[)조1,의 기임2산 l. 사-H·최. 익: -
'

A 1995%]l 6핌밀'까지 익· 4,:-MO긴이

최A- ]리1'-)었다. 1995년V('까지 수 ]긴 이상의 계약이 최종 저리되도록

되어 있디·. IT]8VI.까지 데부]/-의 게약이 치리뇐 %으j/ 예상된나, 0- 러

니· 이 깃은 
'後續1V$i)'{i이 

조1'행피 는 괴-정에시 김·<기간을 인징·히-1-/· 것이 꼭

필요한지 이부에 t身리 있다.

恭 Il]]私2<·]갭

총 16,200긴애 M'하는 企某,i,l)'求權 중 악 7,000긴이 처 리되었니·, 1998토다)l'

이민 내제LV frl-Ai<d 깃으로 에상되지먼· 괸·계기%9-(인12'꽈 7-의 /k解決}Id'

J)i<:管1!l!磨))의 ]리능i의 띠·라 죄·우.3힐 깃 이니..

BvS의 소관사'항으로는 제사A-회- 이외에 대지보상3.1무-V- 들어 있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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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5월 31일까지 약 7,500건의 差地補償申請書가 접수되였으며 그

중 지금까지 약 i,380건이 처리되었다. 대부분의 僅地補償請求權은 역미

사유화된 기업체와 관계되는 것이므로 처리대상 신청건수는 훨씬 늘어

날 것이다. 이 때문에 BvS의 再私有化業務는 1999년까지 끝나지 않을

젓이다.

卷 企業의 整理

총 3y700개의 신탁청 소속기업체가 정리 내지 완전집행처분되었다. 1995

4월말 현재 147개의 기업체가 商業登記簿에서 말소되荒다. 약 400개

의 기엽체가 사실상 解體되었다(최종결산과정이 이미 시작되었음). 약

420개의 최사는 법윈이 설정한 破産管理)%,의 책임하에 완전집행처분되

었다. 1995년 5월말 현재 40개의 해처]대상 기업체는 아직도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활동을 중단한 기업체는 2,600개였다.
M

BvS는 解體對象企業의 解體를 대체로 1997년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卽 권리행사와 관련되는 과제

주로 재산권귀속, 투자우선절차, 대지유통허가와 같은 분야에 초解決 申

請件數가 많이 찧여있논 바, 이를 모두 처리하는데는 최소 5-7넌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産權歸屢의 경우 현 1) 약 1/4 정도의 匹地만

정리되었을 뿐이므로 앞으로 신청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권

리행사와 관련된 殘餘課題를 1997년부터 다른 기판(예: 聯邦未解決財産

管理廳)으로 移讓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나, 베를린經營參與會社(BMGB)

신탁청 소속기업처]로서 정비%력 이 있다고 판단되는 殘餘企業體 47개는

늦어도 1997년까지 사유화될 수 였도록 4개의 經營슴資會社로 통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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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낭.분7{. 정 비가능싱 이 SIl' 인부 기임체-(- · 쇄내싱·으로 분규하었다.

21. 밤011 liMGli는 Mausfelcl 
<

I
L 리 및 쵱--'is'-최사, 11이]euthunl'] <기기괸·

긴1최사 Vi- 2게 회사에-::- [(,0$ 71-여하L!( SKI<T, ICKO, Kali %< Salz,

Capr()laculrn Leunfl )j 4게 최시.애A:- J
'

iA·VA 7j·어하이 단시 3) 에 이{->

. 皇. l-<J +/,/-」'化한' 게릭이다.

패·쇄된 鑛111 및 1'A盛'E;)l'의 겅-7- 환깅오c j 처리외. 의- 후d-/조지가 시 
-][l

하다w 이 과제는 길·기긴·이 소요2d삐 부·l'/-리으<t&-< 급세기-i 710-i 1- 깃이

니

디-, ) ,
L y신·분야(TL(J/13VV(침

J
{
L 동신-분야의 깅·7. f,A,iL/1<動4'·:·s%)l[l'.(TI.G)가 농림31 이외 i s地의 ·(/,Jf」'化

룰 강릭 히 추전하'it 있다. 이 깃0 
/ /·꼬'·-!·>-·지익 의 깅 재%·1과징에 있어·서

이외.같·f[- 대지가 31'냐('- 시--B-%'l / 있d,l.-i-·t 하기 위 
'l· 

깃이 니-.

11>lUdj[l)·0'>).[lll· l
·

Id:(D%/y(;))-:- liv3기· -F/영'히-1-< 회시·I,!-서 연,t8'정)[).에 의

<1 성 V'l · 1내-)]0<J 인 게 - ](세]난게)의 )
1
!i 위에시 f,i',iL뾰·J]l.Il].리 80% 이

싱-f 7] 기 려 으V. 임 1지하였니.. ]99/1년 12-V·l [인各 기 해 71]l<'fiLt· x길 
,閨整給

B'Jk(l·:/,l.(i)이 
'r 

리우· >-AA 健니-. 이-3.· -k 신디'농겅·지의 第'2/< J]/,)<-]'<l/,

段1;l·Ill기- 시 지'VI나-.

'

fl.G외. liVV(.;의 :바제 1 처리히.·l:-1<]]는 리'거' 10%·{ 이兮이 쪼[70 깃이 디·.

TI.G의 경-7. /l-:시<]叔1!(!. 밉·'< - 시 긴‥기 건 릴 깃이 기 메->,상기니·, liVV(;의

깅-7- i·tI)<'Ai)[ 및 ,%]]·i'0>Ci·]-J%-을 X-'패 신 칭</-l,이 있J:· 시 림-은 0(]·4%:( 07·l

30 - 1까지 il j:'['삐1,>,Il'i.l- -計 제]'<히·-l,:.Y- 시이 있다,

11잇]1(;피 
'

fL( ;는 聯·]'l(ILl /)j[711 41%. 1아,L시 인1%'정-!,L가 직 접 ·+]'이하[%c 있나.

il->'i;L廳後續機關의 IhI[%))J)'-y'.·)< 19L)50디-L'l 3-112-cI]신·을 2해 보조더d디-. 이 Ai

지-%.:- 신딕-칭 리 지·총엑 2,5(;y]익 l)M에 V,71-되이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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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

4. 舊東獨地域 産業의 革新

fl 統· - 以前의 狀況

현대 서방 산업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동독의 1業部門은 L-1무 肥大해

있었다. 전체 국민소득에서 T産業(제조엽, 에너지 및 수자원 공급, 꽝업을

지칭하논 것으로 여기서 건설업은 제외)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8년 65%(당

시 서독은 34%0였다. 이같은 비율온 정치적으로 설정된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젓은

동독에서 生産業이 주도적인 역할을 蠻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1988년 동독에서는 취업자의 40.5%가 바로 L産菜에 종사하고 있었다(1988

년 서독의 경우는 33.6%).

정치적 계 획수립으로 인한 生産業部門의 비대촤, 그리고 同 部門의 높은

潛在失業率 외에도 동독의 산업은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 있어 다음의

요인들로 인해 특히 어려움을 겪었다:

- 세게시장으로부터의 고럴으로 인해 대부분의 필요한 投資財와 先給

f]-(Vorleiscung)가 국내생산에 의해 중족되어야 했음. 또 동독기엄들

간에도 分業의 잇점이 충분히 촬용되지 않았음. 오히려 동독기업들

은 지속적인 部品供給 不足現像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部1'90給度-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생산해

왔음.

- 취업자 1인당 GOP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1産性은 서독에 비해 아

주 낮은 수준으로 서독의 30% 정도에 붇과하였음.

- 전체 시섣물 중에서 대폭적인 수리를 통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낡은

시설이 아주 많았음. 산업시설의 交替率(sorting ou t ra te )은 연간 겨

우 1%에 불과'致음.

- 어러가지 산업시설이 보건 및 환경 巷손이라는 억유에서 이미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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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되이야 했는데, 이뇨. 특히 
'+10勤/C學, 

(Iii, 에니지2%W신 부문 서

심兎음.

. 

- 輸111,, L-1 중에시도 특히 기계 및 치·랑)A신, 전지·공학 V 투자재는 -趾

론 섬-H-, 의-K 昏은 대부-l/- A' 
'브·])리蜀 

[錮家들로 수출되있고 부분적

F.J[북-t 政府·Mil助金에 크. 게 의존히.고 있었各. 동3전제 7출에서 3(

공산권 국기.(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미율은 핑2- W%에 이2 렀各.

동독의 신·업구조;·:- 시징-깅 시 가커에 따른 것이 아니라 l
'

1給1'1足과 保

//.을 복직으로 하는 중잉·집 , !적 게희깅 와 코메 ·<내 서의 分業에 L()-리·

헝성도]었니.. 이기서].t 경제적인 고 p,>J,L디-는 政治1'FJ인 LI<리가 우선시 되었
t

다,

4.2 1990VI 以後의 發城

31-V독지어 의 산입온 음),L디 신인18'주 겅제재건의 최 래의 문 짐 으<L

V·장剋0. 이<< 시·회주의 깅제징 책으j;L 인헤 舊.+獨의 산입이 d. 개 익·촤되

있기 이 다, 競·<P·)J T%1-CI,j]L 인헤 -/y-A-지한1 산입이 국제적 뵨입제게

로 )>1입시 ·;-< 과정에서 심긱'한 
-

'

/조 1환이 초 레되었F- 이는 ·t 수많은 사

V}-·17 십 기"l· 부50'을 안기7었다. 신인1M' 의 신·업-S- 이 
·1히 

이 리 운 
·l

)[-과정에 처해있다. - 1( 러니· 점 점 너 <M·'- 분야에서 活)J이 피산아니·고 있

1J.

반7{과징애서 선11'-구지·<·< 述,泄菜이다. 19F]48:l l' 건선업분야의 셍산은

1990닌 히-빈-기)P,[J 1 12% 디 骨기·했다. 31끄.叫<2 럭 치애 대헨- 니'대守1- A .

가 이구이칠<-미, / l- 후 최<f-에·는 공-s- 1선분이· 비合이 약간 뿌1이지고 있

디-. 산71]d·이·의 건신 익시 최 -C(· 이:간 t{]이 지고 있지만 0:'- 建設은 막대하게

신장되있다. 1993년이 건선입녈야의 종사자수는 꾸·줌히 증기·되었다 (1四4

년의 경t- V'l%21V)1니· 15%, · 중가).

i疑造業分野의 생신·%은 비록 M은 A- F-로 魯빈-히-기는 剋지 만 약 2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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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1992년과 1992년의 급격한 감소 이후 작넌도 생

산량은 전넌도보다 1.5% 증가하여 1990년 하반기 수준을 거의 육박하고 있

다m 신연방주 전체 價値創出量에 대한 제조업의 몫은 현재 19% 증가하였

만 아직 舊聯邦께(27%)와 비교할 때 이제 겨우 2/3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다.

이처럼 발전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製·造業 분야의 고용같축현상도 한풀

꺽였다. 1993년말까지 62,000명의 인력감축이 있玆음에 비해 1994년에는

13,000밖에 되지 않았다. 1994넌 4/4분기 현재 제조업/ 광산분야 근로자수는

약 627,000명 이었는데 i990년 4/4/분기와 비교할 때 1/3이 적다. -]-렇지만

상당수의 구동독기업체에는 기업목적과 직접 관런이 없는 일을 하는 사람

이 많았기 때문에 항상 人力이 超過되는 상태였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다. 개다가 오늘날에는 큰 의미가 있지만 1990년 당시만 해도 동독경제에

별다른 의미가 엾던 20명미만 기업처]에 관한 통계가 없다.

製造業의 이와같은 발전추세는 헌재 각 부문별로 퍼지고 있다. 처음에는

주로 民間 또는 公共-部門의 건설촬동에 관련된 업종 및 현지 1간소비와

관련된 업종들( 히, 석재와 토양, 철강, 합성수지 가공업, 전자산업의 일부,

인쇄엽, 식품업의 일부)이 팽창되었으나 특히 1994넌이 지나먼서 기타 중요

한 부문도 양호하게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발전에는 제조업 부문별 구조변촤가 수谷되고 였다m 트

礎財와 生産則', 석품과 기호품의 제조염전체 생산량에 대한 비율이 1994년

하반기 접어들어 1990년 하반기보다 눈에 뜨] 게 증가 (기초재.생산재 24%

-%27%, 식품.기호품 15%gl8%)했음에 비해 消費財의 비율은 사실상 불번

상태(14%)로 머뭏러있고 投資財의 비율은 그 의미를 거의 상실해 버렸다.

1990년 하반기 이 분야는 제조업전체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

으 나 1994년 하반기 접어들어 겨우 2/5 정도였다. 과거 가장 선두를 달릴던

분야인 機械1業이 가장 심한 타격을 방고 있다. 전술한 기간 중 機械1菜

의 생산비율은 19%에서 9%로 떨어졌다. 현재 최대의 제조업분야는 食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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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I·;mI,l!,이다.

32-2-S;.지역 의 급긱 한 산71-'p-조<3회.는 긱· 부문1雌 릴'조17세에 있이시V L +-

대3A 니·C>-니·/J 있c}·.

- 食,l,/,과 唯&f·,l,l<,의 苟 1940 4/4분기의 x%산링7은 1990%J], 4/4분기뵤

다 16V 중가되效다. 이 기간 -( (·로지·수는 약 180,000명으jiL부터

72,000띵으且 骨3-1들었디·. 199]VI초.부f·] 근AL지·수가 약간 놀어니·J-t

있L}-. 19941d도 蜜 i-.,;'h논 Y'ltd도 데비 Il%가 증가%'l- 225익 DM으2iL

v·어닙다.

. . 道路11] 치·%건A의 깅우 If)9/]년 /l/1분.기 생신-i%h은 1990년 4/4/분기),<

너. [17%,가 증가되었니- 이 기 VI- V2-Y지.수는 [16,000멍으로]/디

37,()001g 으로 줄이3-A다. If%4h.Irnd/, 命' ]rn·.A)]A. 진 ·1도 
대비 O%가 증

가한 105억 DM'으로 A·/어났다. 이 러'>'l· 수치는 이 j
[
L 분의 AI산성이

11 /Ii 힝0싱리 었-ty - 1
;
l

. l'헤·2니·.

-

'A 
f·s W의 경 . 19(M년 4/4-]/-기 A$산%·s i99OS-f /F4/분기의 76%있

니-. 이 기간 - :A -;/로지·수는 277,000%M에서 73,0001-M으로 骨이 들었q..

IL]94닌V d.l.1,l'/]A·< 7'11J2/- 대11] 21%,가 V-가한 106역 ]JM으로 V이

dL]

- )(FM l[ %의 경우(석-9·, 21)-1,
L

, %]'성심-6- 가%t업 외) 19941/l /F4-]/ 기

의 /W신·Lg구- 199()년 /l//1분기의 00%였다. 이 기간 -; f로 지.수는

161 ,
00[)IV 흐3- ,

<
-

-

l

[
). F! :d8,00[미 안,-L -/-있q·. ]q94닌// Y·>l [·.,한]산- · !도!V

내11] ]/)% <-·가한 75억 l]M-G- - L-이났다.

- 機械 l[ &의 1994<il 4//13d-기 셍1산수7은 19f]OV{ 4/4-Id·기의 ) {1신·수준의

기 -Y- /18%었다. 이 기 간 -A A (·로자수는 416,0001-M으로부니 83
,
00018

으로 骨어들었디·, )99/lId<·1 d l-.,,)i·).< l%dv 대비 거7 3%기- 증가

한 100익 DM 정d·-1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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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경제부문별(생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상세한 개관은 부록 Nr,

62-66에 잘 나타나 있다,

4A3 東獨産業의 문재점과 전망

앞으로 동독산 의 발전은 동독기업들이 얼마만큼 國際競爭)]을 갖추느

냐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다. 구동독지역 산업이 대부분 IL有/h됨에 따라 산

업발전의 핵심적인 기초가 다져兎다. 1994년말 현재 약 4백만명이 근무하던

i27000개의 구동독기업체 중 단지 65개만이 信 t廳의 마지박 랩숨>]對象企業

으로 남아 있었을 뿐이며, 그 중 18,000명이 근무하고 였는 63개 기업체는

4개의 經營습資會社 형 태로 전환되어 기업 정비 및 사유화 과정에 있다, 경

쟁이 극심한 판매시장에의 성공적인 진출을 결정하는 요인들로는 생산품의

품질과 가격, 그리고 생산코스트를 들 수 있다.

동독기업들의 성공여부는 生産性의 향상에 달려있다. 동독 산업체의 생산

성은 1991년에서 1994년중 약 두배로 늘어났다. 그 러나 生産性 증가는 대부

. 분 대규모의 인력감축을 통해 실현되었다. 초과배치된 인력, 계속되는 임금

인상정책에 직면하여 다수의 기업체들은 생산경쟁력을 유지하는데 꼭 펼요

한, 單位當 賃金費用을 IT시키기 위해 解遍를 하지 않을 수 엾었다.

그러나 활발한 투자를 통한 구동독지역 산업의 자본축적이 급속도로 확

대됨으로써 生産性은 물론 單位當 貨金費用 역시 크 게 개선되고 있다. 1994

년도 독일전체 산엄분야의 設備投資가 18.9% 증가한 젓과 비교해 보면 구

동독지역 산업의 設備投資는 생산업의 경우 약 9%, 제조업의 경우 약 4%

정도로 증가하여 平均以<에 그 振다. 그 러나 이는 1993년도 구서득지역에서

발생한 경기침체의 결과였을 것이다. 공공행정을 비롯한 인프라스트럭쳐의

확층으로 인해 투자자를 위한 총체적 여건이 크 게 개선되었다. DM평가절

상으로 인해 또는 1995년 전반기 단체협약임금체결과 같은 새로운 부담에

도 불구하고 1995년중 구동독지 역 산업부문별 투자는 계속 활서화될 것 같

다. Ifo연구소의 추정에 따르면 1995년도 設備投資는 생산업의 경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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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效率的인 中/]%쇼業의 育成

5.l 統--以前의 狀況

다양한 조 직을 갖춘 소&규모 또는 중간규모의 수맘은 기업들을 총칭하는

中/]·企業은 시장경제의 중요한 뼈대요 원동력의 하나이다, 119년 출발 당

시 中/]·企業을 再建하기 위한 상황은 아주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었다. 한

때 약 1만 1,800개에 이르던 구동독의 中/]·企業들온 이미 1972년에 국유화

되었다. 텀營業은 단지 10만개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도 대부분 수공

업, 판매업, 접객업 및 약 15,700개의 自 由'業에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신

연방주에서의 중소기업 육성은 처음부터 경제정책의 핵심사항이 되였다, 연

방정부의 정책목표는 동독지역에도 공업, 수공업, 판매업, 접객업, 기타 서

비스업 그리고 自 由業(Freie Berufe) 부문에 있어서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中/]·企業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러한 中/]'·企業들은 현대적이고 효율적 인 경

제구조의 기초가 된다. 이같은 연방정부의 정책은 세가지 支+1, 즉 創業,

1972년 국유화된 기엽을 구소유주에게 반환하는 再私有化(Reprivatisierung)

그 리고 신탁청에 의한 舊 인민공유 기업의 私有化, 이 세가지 기둥을 기반

으로 한 것이었다.

中·]3h業 창업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은 中/]·企業에 유리한 법제도 및

稅制, 상공회의소 및 업종별 단체들의 조직, 우수한 기능을 갖춘 은행제도,

능률적 인 공공행정 그리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시설 등이다.

5.2 1990년 이후의 發展

동독의 中/]·企業 확충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1990년 이후 企業登錄

數는 급격히 늘어났다. 1991년에는 그 수가 29만 3,000건에 달해 최고조에

이르兎다. 1990년과 1991년의 기업창설붐이 지난 다음 1992년부터 예상했던

대로 등록취소건수가 늘어났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총 66만 3,000건의

企業新規登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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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0 익 
'4'l-을 

하고 있으미, 모사 불 1이 지속직t.且 ]이니.V A- 하%.<0]) 기

여'剋다. 칭-업의 전t%Il- 성/L는 公'브·lId"諒의 지 ·V.}을· 빈·았다, 인병·정부의 V가지

-

'V요한 
A.진그간;']지-램인 l

'

] l. <資本 k·援(]<KIl) B<2'L가 ·s 및 ERP-/(Il]y <-IA st

로/.l- 11-g- X·해 19S<CI 671 131'끼.지 19%Z)- 8
,
000개의 창7]기7]L과 8민·게의 기

·;'/ 기 3]에 I 060억 UM의 <fG']] I.l]지 l'I L<VI+ J,LAI - 자가 심시 뇌었다. 이

-

'

/가지 ts,LL /- 랩은 la98V(끼-시 실시Ad 에징 이다.

5rn4 p.계1化 및 IlL都,T-l'化3)

신박칭은 I l;·]·企菜 4십 의 +Aph<[', 및 I l]
' 

f,dI'化 직·오]을 통句 +獨地域에

있이서 세로운 I l·小企業을 -h-성히-·::·네 y$. 
'l· 

악한을 臧나, 과거 3'd-A-L>-시
m

3) 억구: 기 3] 의 새(Ill'.)사·8-최·<ReprivaLisk->ruug)라 꽈기 인 v l 산에 d( 힌 국명

기 3]-A VI/-‥Il %·ii각히.는 인반 사-h-회 피.A:- < I
l- 

. l,t되1-< 싯으.x,t 파거에 소A--c·1을 ) ·

1닐 1J한 기 업기.ol] 게 니.시 L /- 기 1 을 시·h-리 {.:· 셨各 VI'힘-,

- 끄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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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소유권이 박탈된 기업들을 財産法(Vermbgensgesetz)에 따라 再返還하

도록 한 것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긍정적으로 작용兎다. 信廷廳은 이같은 쇼

業再返還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는 대부분의 再1A有化가

신탁청과 우호적인 협의를 거쳐 원만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사유화된 기업의 약 2/3는 中)]·企業이었다. 이 중 기존 경영자의 企業引

受(Management-Buy-Out)에 의한 私有)1率은 20%정도였다. 제조업부문의

경우 MBO 형태의 사유화가 약 49%나 되어 신연방주전체 창업건수보다도

몇배나 더 높다.

특히 1972년 국유화된 약 11,800개의 기업이 헌재 It]:私有化 대상이다. 이

기 업들 중 75%는 산업부문의 中/]·企業들이다. 1995년 5월말 현재 총 9,750

개 기업이 再返還되었다. 이로써 재산볍에 의거한 기업전체 또는 일부의 원

상회복 신청건 중 약 60% 이상에 대해 판결이 완료되었다. 비록 제한적이

기는 하지만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분야에셔 또 다른 중소기업 창업

이 기대되고 있다.

5.5 各 産業部[t%에서의 中小企業의 發展

rfl/j·企業은 창업과 성장, 그 리고 도산과 지불불능 등 항상 변화하는 상황

에 처해있다. 판매업, 수공업, 서비스업, 호텔 및 접 객업 그리고 일부 자유

업 중 中/]·쇼業들의 경우 그 동안 구연방주와 비교할 만한 中小企業들이 생

겨났다m 산업부문의 中·]·企業은 아작 미진한 상태여서 그 격차를 좁혀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東獨地域 각 경제부문의 中/l·企業들은 다음과 같은 발전 경향을 보이고

있다.

5.6그 手1業

T·工業은 貞獨地域에서 가장 팽창적인 경제부문에 속한다. 1989년 당시

-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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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에는 85,390게의 수공3]체들(2,718 의 수곱7] 셍산조합(FGl-l) 포'힘')이

있었고, 45,000닝 이 이 부7에 w사蠻다(이骨 163,7001-8은 PGH 소속이었

음). M ·제수 및 종사자 수룰 보1된 건축부분 수공업(building trades), 지·동차

부분 %h-AL임, 목공소, 이반소 동이 기·장 0 56'l-있디·,

-T', l . 業 부분은 지난 5넌간 -
'

1
1 ·P<지 역의 시장겅제직 3'(조骨 

'힝성하는데

$1징지인 기 이를 VI' 1 있있다. 1994년 -f까지 10) 部141-] 71 체수는 1989노1에

비헤 43,000개가 논어난 1%,500개에 vt健다, w사지-수도 이오}- 미·친-가지<L

헌저한 중가를 )/었니-. 獨逸-r. l'.栗1>Il)시%$ [에 띠-1·L%Il I%4닌.볏- 힌재 W獨地

냈. 수공0] 부분에)-/ 120vI·멍이 종사하고 있-:T데, 이1- 19卽<·!1짓-y,L다

773,000%g이 니 어난 숫자이다. 건축 l< 긴-趾증축수공3], Al지.y.이·와 급속

분야의 인부가 -J".'l'.某 호친의 선V7자었니-. 이처 
'l 

ct환을 누린 이-9 는 公

j(c投資외- 個人投資의 역동직 %,l'·J, 득히 건신투자 딕분이었다. 즉 1994닌

조1실부문의 실 1투자는 l , 250억 ]]M오로시 1991%·1에 비해 2배이싱· 중가하

였다. 個人家61'의 수-R-증기·V 싱장o]l 한 몫을 倣다, 다수의 기 71체의 깅

-( 受'd:가 게속 호 1피었다. 그 반대로 의-E·제조, 피힉제조, 초1-7제조입의

겅드· 수요가 크 게 似·어설-었다, 111 칭·괴. 수축과정에 관한 한, 선연밍·주의 수

공7구조1 이미 구인lg·주의 C p·조끼. 거의 비슷하게 펑준화되었니..

5.5.2 . l:業·韻1'rn 의

� 

I ll+lht

이 분야의 t-l]j]·企業은 다른 깅 부분의 71체들과 비교해 본 떼 상딩·히

어리-W을 쥐고 있디·, 이는 높·E 수준의 복%l·한 초기 Oil 투자, 구서목과 외

· 가의 깅젱자哲 로 인 
'l- 

높은 시깅-전출징·니, /.l- 리고 대힝잉제듣·의 허약한 기

)dI' 동으모 인 
'l- 

깃 이다. 싱-딩독1' 投'證障(1뮤·mi시이 되이 웠'딘 초기의 분밍 [희·한

소유권 19-게는 投資値先法舍 y해 기의 헤 다d 었다.

]%:·1년%부버 신연빙주 공3])i(분의 I l · 小7業 억 시 부훙퍼고 있는 바, 이

-는 오11-M-정]iL외. 주정]d- t길 초[g}-% 의 긱'·沙 -%진대첵이 3- 게 기이 
'健겨 If1다c.이

디-. 
/

l
[ 조소1환국민이 晋난 1994VI)p/-·부터 생신·수岳온 다시 l%0넌 기·을 수준

- 2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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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최복되었다.

1994년맣 현재 총 12,500개의 自營業 중심의 중소기업체가 시장에서 촬동

하고 있으며 근로자수는 약 50만명에 이른다.

私有化, 再私有)[h, 기존의 중소기업과 창업을 통한 새로운 작업장 설립 -

이는 특히 제조업 부문의 발전을 위한 연방정부의 중요한 지원조치들과 연

관된 것임 - 그리고 Kown-how 이전의 개선 등은 공업부문 中1企業의 계

속적인 확충을 지원해주고 있다.

5.5.3 서비스업

서비스업은 구서독지 역 발전추세를 따라 점점 더 産業서비스業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판매, 교통, 관광, 금융업과 같은 전통적 인 서

비스분야에 의해 서비스업 발전이 주도되지 않고 있다. 기타 서비스부문의

기업체와 자유업의 의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밀접한 관

련이 있는 生産中·L의 서비스업이 팽창되고 있다. 그와같은 것으로는 재정

서비스, 대지 및 주택, 임대 및 리스, 자료처리, 법률, 세무상담, 경영상담,

시장조사, 여론조사, 건축사무실, 엔지니어사무실, 광고, 인력소개, 안내서비

스
, 경호서비쇼, 청소, 사진, 문구점, 번역사무소, 전시회와 박람회, 디자이

너, 회사조직서비스 등이다.

지금까지 열거한 서비스업의 대부분은 충분히 크고 조밀한 연결망이 구

축되었다. 특히 재정서비스와 자유업을 통한 서비스분야의 경우 구동독지역

의 자영업자수는 73,000명이나 되어 구서독지역과 거의 비슷한 정도가 되였

다. 硏究와 開發分野는 여전히 애로를 겪고 였다. 이는 새로 구축된 제조업

체계에 적웅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거의 自>>.을 달성한 연

구기관들<254개의 기관에 근로 자 4,501명)은 그동안 우수한 출발조건을 갖

추었으며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어다.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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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4 販賣栗

W獨地域의 販衰'菜. -! 히 이동적 - 3;]- 111循다. 게리 깅제키 분배-'IL조와 공

i{·/.IL조는 서목지 역 %fl-매체계에 y]적 하는 · t L · 소매 %'l-매체게로 교체되었니·.

신니-칭에 의한 매짐(Il())의 사-8-촤.외. 핀-1411위 부분의 칭-업F j[!- W獨1%域에1 -

새j스운 d-l·Il3'.1부Ai[- · l·)]·企菜<-:;-이 셍기%J디-. 
'l·t3117]과 

4( 박c%] 핀/한 1-징조1

게에 띠·).3-민 8만개의 y:l·메업 부 ,[- I i미·企 3-이 시징'진fr 에

� 

성공한 깃으y-

징 피/0- 있다m 징 1< 회·패y$'이271 3f·조조정 HI릭合 C'l- 게 번--F 消%All3

(KonsumgeuossenschafOA'( Prn- 1敍로 -(]· 익힌·-2- 하지 旻-臧다, 서>-의 %·'l-메회

사 은 A獨]'%域011 l
'

1體 販%綱-8- 대3(--V--<,L 확충헤 니·갔니·,

3[조 VI최·, 신-'l/- %0·매엽 체3·f)) 창으] 2 1- 리고 서(·;-의 대힝판매회시·<-[의 /束

獨]l(」,域 진촐j,e 인헤 W獨]'l]或의 <·민 ] 인닝' 1메먼리의 23. 기논 2.t 사이에

t /u)]로 %-이났으미 구서-<지 역 5<준을 기의 ·A-박히./d 있다.

신인13'구의 기역 -
'

I
L 조 w/l-t-1상 y'l-매입종) A갸/하-l:· ]

)
L 족싱·내를 극1·r히.고

/
l%L·3-기역 - %L 시·중심부에 힐-력-3- -b{-이td기 위헤 獨%81;'Il]집<,%' 및 l)[·:菜세미

니-(l]SSW)가 션 럽되었디·. 특히 중소-]f·V- <'l]J-%]哲·에 있이서1- / /동h‥지익

2/ 시중심3il-의 흰성 최--([>- X'·해 세V-운 시 징개 시괴 /- 1기·능싱 이 l ·1- l피效니·.

郞賣業의 경E- · /-서독지익 기 ] 체M-의 데데셕인 지우.1을 1힐·이. 44력을

것'춘 최시V- 성징/있디·. / /-서p·/R] 세에 I l] 의존叫지 fy'A/ 데-rn/Id 의

� 

조그.

%판· 束渴%j'Id.)或 郞%l(BC E 대 ; VI·매911J-(::- ),[]대]l)Oy V 리 1한 상31f%l'l·메-불 히.

3t 거기서 +·'cI l:化·룰 7헤 시 징'A.· :이-<t하였다. 이 점에 있어 소-'If)/- 2,-tx·11싱·

A.f· , 3'l·%'-A·c지 익 셍<B 의 d-매011 있어서 매7 (요한 익한各 하고 310,

5.5.5 觀-)If;業

게y>이 불·기·피 했 [ 신 3%M'주의 觀光栗 부분온 비교적 신속하고 익%'-직t-

j',t 빈·전,'爐다. 기존의 자연직 . 
-l,!·희-익사적인 잡 리괴- 수요가 있었기 매분애

-7리한 조 긴이 힝 성되 있도( 깃이니-.

- 21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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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당시까지만 해도 국가지원을 많이 받았던 광벙위한 접객업 및 숙

박업 시설의 대부분은 질적인 면에서, 또 많은 경우 입지상 새로운 요구들

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도 시지역의 소형 호텔들과 숙박업소들의 私有化 작

업은 1991년말까지 완결될 수 있었으나, 약 2,500개에 달하는 기업체와 노

동조합소유 휴가시설에는 주로 구동독지역 출신 창엄주를 통한 경영참여

및 투자를 위해 1993년말까지 엄청난 노력이 뒤따致다.

기존 관광상품을 시장에 적응시키는 것 외에도 新規投資를 통해 관광상

품은 대대적으로 늘어났다. 6,000여개의 영업용 숙박시설의 공급은 물론 최

2 수년간 宿泊 日 數暑 살펴보먼 경기악화와 관광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두자리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94년중 외국인의 숙박일수가

24.5%나 증가했다는 사실은 반가운 일이다.

헌재 관꽝분야에 곤무하는 사람들은 340,000명일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

로도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스트럭쳐의 겯핍상태를 서서히 척결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이다. 상품의 장기적인 매력 부어, 기업의 경 쟁력, 계절

경기 에속성의 완화 骨은 신속한 觀光인표라스트럭되 개선을 위해 절대적

으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에컨대 Sachsen州는 이미 1994년 약 300가지 觀

光인프라스트럭쳐 계획을 
"

地域經濟 構造改善"이라t 공동곽제를 통해 촉

진한 斗 있다.

눔

5.5.6 自 由業

自 由業(Preic Berufe) 부문에 있어 동독의 시장경제구조의 확충 작업은

득히 성공적요로 진행되었다.

과거 동독에서의 0 由業은 경제적으로 그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

았다. 1989년 약 15,700명의 自 由業 종사자(예술가p 신문기고가 포함)가 였

었는데, 이들은 국가의 엄격한 -V-제릍 받았다, 따叫서 自 由業의 확충 작업

은 거의 아무 것도 엾는데서 시작되었다. H 由業에 있어서 중요한 벌적 제

- 그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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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들, 직71 최의1(DeruIVkan-In-ler), 려 종벅 단·제, 지역벌 딘·체의 하충작업(

비교직 딘.기간인 1992ho말까지 거의 VR되어, 이를 통해 )-·] 部111')의 항후

y1·전을 위한 2요한 기빈·이 마 
'1되있다. 

동 깅 제부문은 그 사이 익- 적-o-로

님·전臧디-. l
'

I l l-[職業家의 TI-2 이 ! l] 197)년에 18,00019, 199] V:{에 약 5만16으

I

<L 늘어났으며, 힌제는 73,000게의 자.R-71 체(개인빙윈과 I
%9호사 사],t신)

야 172,0001-U 의 인y:1이 종사하고 있더.. 10)%A)C 91는 바問次'/C을 박론하CIt

l'I l]]業의 서 비스 v·요가 길71 눌이나-l-t 추세에 있이 1례 龍1벼은 입으로도

平렛한 Z . 骨가를 보 1 깃으로 에상老니·,

6. 産業部1;11의 硏究, 開發 밋 lIViY

6.l 統- 
- 以前의 狀況

且율직인 {t>l.究인프라<트리치와 괸-린있는 연7, 기舍, 헉신은 동독기업의

i%p셋/파 지솟적인 인자리 칭-출-皇- 위한 TI정·식인 전제조긴이다.

이갑은 %l-제녁을 혀-3,L하고 J,t존하-:-t 작입은 아주 어림 게 진'헹되玆다, 骨

비나트의 왼· 
'l '{· 

구조개y:1은 기31의 i)'l:究開發部['cl을 상딩'히 축소하는 깃과

l<'물리 있니·.

構造調整에 l%1.른 이 같은 어려움<은 1990넌발/1991%모1 
'w 

Aflll니.1(에서

띨이 지 니·->- 이른바 ii]'1究會)l(]:(l·'()rschurlgs-·CimbIl)들에시 J후히 십하게 니·니.

났다, -2·3-깅·제 1체 연</게일'에서 이 %rI-究8·lId:Ii-이 차지하는 l.l]-皇은 1993VI

중빈· 헌 25% - 30%였0, 언10'징무, ·y징-l,L C I. 리고 신틔·청의 헙조하에

이 f):l:究%)l(l:들 중 상당수는 세로운 깅잉진合 <

I
L 셩하]1 중요한 시설%F을 확

보하는데 셩 공 慷니·. 2.+- i/']에도 뷴구하]1 [a] 6]Id:들은 내3:t-모의 감Y1을 신시

健다.

오1빙정부의 위 H]음 반아 리·셩포{ 조사보고서룰 뵤민 1992년 1컬- 힌제 동독

- . 2A'2 -



第5章 經濟 · 趾書 · 環境 統-의 還成

를 가져致다.

특히 이제까지는 就業不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95세가 지나야 연금수령

자가 될 수 있었던 남자들이 이제는 이보다 훨씬 앞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94년 12월 현재 약 15만명의 남자들이 실업자이거나, 중장

애자인 겅우 만 60세부터, 보헝가입기간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

을 경우 만 63세부터 연금수령자가 될 수 있玆다, 나아가 60세부터 64세 사

이의 남자 약 12만 5毛명이 高帥過渡期補助金(Alters0bergangsgeld)을 받았

으 며 연방고용청의 권장에 따라 연금지급을 신청 慷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老後年金이 우선은 그 렇게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여자들의 경우 60새부터 -老後年金을 받기 위해서는 社會法典(SGB) VI의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키거나, 또는 적어도 15년을 일한 경우 60세부터 老後

年金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信賴保護規定0996년 만료)을 적용받

을 수 있다. 보통 新聯邦州에서는 여성의 취업율이 높았으므로 前者의 겅우

가 대부분이었다. 後者의 경우에는 물론 1991넌 12월 31일을 기준으로 東獨

地域에 적용되던 볍에 따라 지급된 月 年金支給額에 한정되었다.

취업능력부족에 대한 연금지급제도는 많은 보험가입자들로 하여금 처음

으로 職業活動 r能(Bemfsuntrhigkeit) 또는 就業<能(]Erwerbsunf21-ligkeit)

에 대해 연금선청을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왜냐하먼 건강상 장애를 가진

취 업자들의 경우 舊束獨의 年金法에서는 단지 적어도 그로 인해 2/3이상의

수입감소가 있는 경우에만 就꽃T能年金(fnvalidenrenO이 주어졌기 때문이

다. 社會法典(SGB) VI에 따르면 이제 就業不能에 대한 就業不能年金 외에

도 職業活動不能 年金制度가 추가로 도 입되었다.

구서독지 역의 遺族年金法(Hinterb1iebenenrentenrech0이 新聯邦州에 도 입

됨으로써 1992년 1월 1일 이전 사망의 경우에도 同法이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未느人들의 물질적 상태가 눈에 띄거] 개선되였다. 보험가입자의 연

금수령자들은 1990넌 7월 1일자 年金調整法에 따라 구연방주 실질연금수준

-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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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 있디-. 언방차우1에서도 
"

聯페-·Il·l 硏究技術委0會"와 同 委4-1會 산하 작

업팀인 
"

ii}'l'究齒)ltl:<rorschungs·-GmbH)"·趾 동해 貞獨地域의 연구)]1발을 지

원하고 있다.

6.2 聯邦政府에 의한 支援

연방정부는 1990넌 중반부터 9-1린의 ·지원조치를 통해 동독겅제의 효율적

인 硏究開發을 지우1하v 있디-. 이깁·은 지y.[조치들읖 동독기업의 기술적인

경 MI 제고, 산입관린 연-3'l·게1으' 부분의 2/·조조정, 헉신·직인 I ll小企業의 강

촤, 경제연1· l 9구게발지원 인프리스트려치의 카충 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이 중 중요한 깃은 기요)의 技術緩爭))윽 희·보, 세It하는 깃으AL 인 
- 

정부

는 1추히 다음파 긴--f< 지원3%--치들을 중%·] 적으로 실시히.고 있다:

- 늑정 기술부분의 {Ii-[-究1%]發(R a D) 프且젝트를 통한 W<기입과 겅

괸국1 연3[게 1시 에 대한 지 ·브<V, 통원이후 1,600게 이상의 프

로커트에 내해 1 1 억 7 1만 DM 이상이 지출되었읍.

- 연/l'· 개1&l-各 - 신 적-p-<L 7진히-(-.:- 기3] 체 3E조진횐·괴-정, -!극히 ii)'l'.究會

삐'.의 -/조 - 1환과정이 7기부너 가종 지원조치를 통해 지우11d. ( 와

같f· 깃으로는 C
I

'

t x-목지리 겅 기부잉· 공동과제의 인장선상 있&,<

"

i l 場 ·]i)'A'j /卒:Ali}'[·究외. 經濟構造嶺化" 계획을 <- 수 있-A. 이 게희에

따라 19q] 년부디 1994%‥{까지 지省 된 · 원은 익· 4억 51피반 ])M에 VI·

하고 19%<1에 는 1 익 8$1만 l)M에 이를 것으3'iL 예兮)l,

- 연12'징부는 인IM 1익-3- 위 
'l· "

>A'·':菜體 )[·l%·]ii)'i-究·開發 (·援" J!그LLf. sll

-S- 동해 f l니·企業이 경 에 데비 헤 연c/-게획·은 꽁%-으 L( 추진'혈- 수

있),t록 하는 인3+-ty 력 상지 �>i- 미.·o. 1994넌까지 이吾 위句 2종 2억

2,500만 L)M익 지둘1d. d95h)-l/- · 성9 
-

'

l-t-/I녁-< 악 /l,000<Il- l]M인

것t-jl- 에상y1.

- 

2뉴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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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또한 혁신적인 참업지원과 더불어 우량 중소기업 육성에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 일종의 모델실험으로 Ai旨中·L의 기업(TOU) 설립에 대한 지원이 이

루어지고 있음. 현재까지 250개 技術中心 기업체에 대해 1억 7천만

DM 이상을 지원함.

-

"

기술名돠 및 창업센타 확충"(TZ)의 모델실험은 TOO 지원조치에

대한 補完機能을 담당하고 있음. 이 모델실험은 신생 기술기업을 위

한 적절한 양육구조 및 재원조달 구조의 확충을 위한 것임, 15개 TZ

확충작업과 10개 TZ 계획작업이 그 지원 대상이 되고 있으며, 현재

까지 약 4,140만 DM의 지원이 이루어졌음,

연방정부는 혁신적인 中小企業을 강화하기 위해 또한 다음과 같은 지원

조 치를 실시하고 있다:

-

"

동독지역 중소기업 硏究開發 인력지원"(PEG) 프로그 램은 제조업의
'

연구개曾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1992년 이 조 치가 시

행된 이후 약 2,100개의 제조업 부문 中 ·企業들이 2억 7백만 DM의

지원금을 얻었음. 이 러한 조 치를 통해 5개의 기업 중 t개 기업체는

연구.개발분야의 解盾를 막을 수 있었음.

- 연구개발인력 확충 원(ZFG)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부문의 확충작업

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헌재 약 1270개 업제 3,900명에 이르는 연

구개발骨사원들이 지원을 받았으며, 6,卽0만 DM이 지원되었음,

- 연방정부는 受注硏究 및 開發(AFO/AWO)라는 두가지 조치를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부문 호注 제공 및 획득작업을 지 원하고 있음. 이

두가 조 치를 통해 3,800개 계획에 대해 총 3억 2천만 DM의 지일

이 이룻어졌음. 이 지원금을 통해 시작된 受注額은 7억 3천만 DM

이상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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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6 8.l),!. 헥심 기숩분야의 겅우 
'

기·'.% ,
l

,l
]
, ·

I

l
'·:朗" 프V2 1- 램을 -%헤

혁신직인 셍산품과 기술서비./<의 개 . l-이 AdA-]. A:+獨 정딩' l< 데

V<5 재신. CL로부터 7,50()빤 l)M이 이· 160게의 인/,p·. 게 , l-게획을 위

하] 부1·A-V.

. . 겨-.])('[ 7 분야의 중소기i] 체가 新[/'B,l,,l,과 新 l :A‥V-皇 개 l·힐· 떼 
" '여신 

지

원 프로그 램"의 J부1.으j,t 1992tJ 2v·빈-부Id 1971h%l/·l'까지 1 역 3soo

만 ])M이 지원2d. 이를 -%헤 508개의 기71 체에서 fi26개의 고-t·1의 기

술-3- 요 히.<- 인<id.. 개 . f 프 ,

s
.

3%)L가. 시 린]되어 신언방c(의 -g·d-.기 71체

. 3.이 기술직, %] 
'셰 xi 능리. . 깆 <7·l{t-1서 세j,L- . 시 장 서 깅%i시을 깆

촐 수 있게 시 있-E.

. . 연]g·rI리을 대싱-.ow로 하는 
"

1 1니·企% )[·l>·]{i+'l.究/OA" 프<!.그 램을 통

해 긱· 기3] 간의 연3L,게<!l- 1 러븐 가능 1 한 외국 파므너를 포' }'하이

이러 인2]'l·소기- 헙 i시하-(-< 기·V 대 지 711], 이외-같2 C%진조치]·< ·%기·:

()'l'究외- /%,)J{·디(l%의 촉진블 포骨하는 것으로 독 . 1의 Pi'·:[肩{i)'i재] 統(7에

/p내한 기이를 하있V-. 지 . 1대싱- 기 1채의 리· 30%는 신언Is-"f 기RJ

체<,;-이었음. 기-,<까지 이· 60개의 -
'

l

'

L -b]·>-지역 기fr]제·f 이

� 

의7 :i,800110·

DIVI-3- V!-아 1側1X]까 피.C.L·>->.[·과 y]-쎄 :-100기·지 다잉독1· 꽁동인</-프<L

t트<](- 7-진 循음.

깅제%/l. -1
.

·l/,f게%{·지우t 인프라스<V-럭서의 끽-骨과 너11·이 V-%-경세의 헉

신- 위해 다읍파 긴·- - 중2>'l· 이<)이 조성되었디·:

- 1992<·1부티 R·術移·;·專·消/j'['l> 지%:1의 l 
'l·으旦 

쓰1 개<지소 게)의 ·l'V術移

轉 및 헉소1지우{ 기2121·(A'U)실 이 신 )방·'(에서 쵤·동하고 있%-. 산업중

심지01] 분산%J 이{ 의 R])f녀.< ·]:i術移轉- - 통句 셍산 1씻 공징 헉신과

정에 있어서 중소기R]을 지 원하A< 것임. 이와 동시에 -吟히 가공711/·

야의 칭.업]자但 이 겅제적 인·징-2- 딜·성하고 겅 젱지을 깆'추이이· 되는

단게에 지원-皇- y!·있'A-.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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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추가하여 12개의 特殊技術 및 業種中·L 移輔센터(TTZ)가 구성

되었음. 超地域的인 移팩센터를 통해 구조적응 때문에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신연방주 각 산업부문에게 특수분야 지식을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중소기업체들이 최신기술을 중점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함

(애: 레이저기술, 미세전자공학, Fuzz y 테크놀러지, 피막기술 등)

技術移轉 조치를 위해 1994년말까지 7,700만 DM이 활용되었음. 1995

년중 AT1와 TTZ는 3
,
000만 DM의 지원을 받을 계획임.

- 技術移轉 지원을 위한 중요한 촉진책의 하나로 연방정부는 또한 한

시적 이며 시범적인 이른바 시범센타를 운영하고 였음. 이것은 청보

부족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임. 동독에서는 현재 11개의 시범센타가 운영되고 있고, 이를 위해

지금까지 4,900만 DM 상당의 지원익 이루어掠음.

- 6개의 特許情報센터 및 特許情報處가 하나의 시범 프로젝트로 추전

되고 있음. 이 촉진조치의 목표는 중소기업체들 역시 特許情報를 보

다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특허기록문서에

內裝된 지식을 적시에 파악하여 二重開發과 같은 투자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이 시범 프로 젝트가 가동된 이후 1
,
000만 DM의

재원이 투입되었음.

- 연방정부는 
"

專門情報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술분야, 기술규정, 소

재, 경제관계 특수전문 정보분야의 문헌 및 자료 데이터 뱅크 구축과

운영을 위해 2,400맏 DM을 지윈하였음. 1995년도 책정 액은 400만

DM임.

현재 硏究開發을 실시하는 동독기업 중 80%-90%가 연방청부의 毛제부

운 지원프로그램을 촬용할 것으로 보안다. 이로써 연방정부는 동독산업의

구조를 혁신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1994년에만 해도 이를 위해 7

억 5천만 DM의 재원이 마롄되었다. 1995년에도 東獨地域 산업체 연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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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싱 의·3,t-計 위 
'l- 

지원이 깅-뙤·되었는네, 이를 위句 총 8익 DM의 제

원이 l ·l-린되었다. 이%l--F )c릭의 싱곱· 이부는 骨론 깅제게가 l
'

1體1'eJ으V 연

-/개반에 일미.니- 투지·하<-c가에 ·견정·적F-V- %d-리 있디-,

7w 1對東獨地]臧 에니지 p% 毁의 構造鋼整 및 擴16

7,l 統 
- bI,1窟의 狀況

과거 동J·;-의 자][f자족 깅제체제는 W·<의 에니지산7] 이 j-취 직인 2

1
4-조 외.

깅제적, Al-경 적으로 V-l· J히 J(;效/$·/l'FJ인 3L조를 4'A' ·1과初 M'았나. J,<礎

너지 소.비의 리7 70%,에 이<'녁.-< 13國1[)[·': VI-중1J의 V:l힝·된 에너지 체게는

동녹의 
- 

{체 에1·1 지C,l-조에 시A.적인 영힝·을 미 첬다,

약 2,25(% 줄[Joule: 안 cq: y.l:위)의 에니지-5 소1.))혀.;-.< 동·5<-은 c(V], ] 인딩-

소비 링]에서 ttv·l 세게리으V 에니기 소비가 기-징- 높y, <·: 기.%J- 중 하니.있디..

이Al·은 에>·1 지 LJ·삐 는 Jl<.效)‥<,<[y)인 에 너.시 생산.소.비 외에V l<Ill])Il 에니지

가긱에 1귀 ' l· 1J>' 한 국기-지 7] <)-rni,L 말미임-·P 것 이나.

통일조악-S- 2해 /
I
l- 시-l<-의 너 지, 환겅 ]v 

꾕-s] 부Af'l-의 IA]3-f3-이 W獨地

域에V : 1-%에 · 직-2-되있니·. 농- - ·C 또' 1
,

- 

에녀 지 징 책에 %/l.한 - 0.y-1 공동체와

국제에L->시 기·'-]'L에2L 핀입시있디..

에니지부분의 3L조개면을 위힌- ·
'

L요한 카7] 퉁의 하나는 에 너· 가겨보조

,, l 
-g- 페 기히 는 것 이었는.대, 10901,i ]001 1

, 1에 깊 지 점 진 쟉Y-ji(- /VI %·!히 폐커

하있니-. 이제 +獨地域의 에 너지 가지->l- 시-!·:·시익에서 피· 1 ·1- l·가지로 -
'

.

/)(보7

iD꾀- I lj되狀'>l!合 기초채, l
.

'징되미, 
기-긱/세외- 키.B댄3[1 에 t아리- 2<3-리되고

O L

1990%·'1이후 에너 지 소비의 3'(·모피. -
'

/-조<.-< 平項'한 t/1촤를 %(있다. 산71->/-

2/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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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생산감소 및 에너지사용 합리화조치의 신속한 도 입에 따라 1990년과 비

교해 볼 때 1994년도 에녀지소비량은 약 63V가 줄어들었다. 길탄의 비율은

45%(1994년도)로 줄어들었지만 석유와 천연가스 비율< 각각 2배이상 어

났다(에너지소비에 관해서는 부록 도표 Nr, 67를 참조),

7.2 舊東獨 楊辰産業의 發展

1980년대 말 라우지츠(Lausitz)와 중부독일지 역에서의 갈탄 채굴은 연간

3억톤을 초과했으며, 그 당시 갈탄산업부문에는 13만 3천명이 종사하고 있

었다. 시장경제에 대한 적응과정은 분명하게 전개되었다. 산엄부문의 금격

한 위축과 에L-1지시장의 구조변졍은 갇탄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미掠다.

1989년-1994년간 연간채曾량은 1억 2백만톤으로 2/3가 감소되었다. 이로 인

해 28,000명의 대량 고용감축이 있었다 (1995년 7월 현재).

장기적으로 생존력 이 았는 갈탄산업 중 일부를 私有1b하는 조치는 1994

년 완료되玆다, 중부독일의 경우 하나의 英·美 컨소시 엄이 2개의 노천광산,
g

2개의 구공탄공장, 3개의 화력발전소가 딸린 M1BRAG을 買)[,하였다. 5개의

노 毛광산과 1개의 구공탄공장이 딸린 LA0BAG은 Rheinbraun사가 주도하

는 구서독지역 컨소시 엄에 의해 인수되었다. 성능이 우수한 일부 대형 노천

광산을 집중개발하고 환경을 손상시키지 않는 현대식 화력발전소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면, 갈탄은 앞으로도 에L-1지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갈탄업체들은 각 지역의 산업 핵심지대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계획된 투자규모만 보더라도 수신억 DM

이상에 달한다.

라우지츠와.중부독일광산관리회사(LMBV)는 매각이 불가능한 나머지 광

산을 1999년경까지 계속 책임지고 운영할 것이다.

대부분이 연소가스졍촤장치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갈탄을 사용함에

따라 환경손상이 심했다. 그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갈 채굴과 채굴후의 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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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整1-T(12業을 소畓히 한 4과 
'l-·직오임은 

더욱 가중피玆다. IE)91 <:1부버 이

리한 
'l· 

오71 제거삭7]이 시작되있으며 19G5년 중반까지 45억 l]M이 두입

q었다.

이j]L씨 채3f시·71괴- 긴-은 서학직 굉-업부분 이외에/L 약 17,000밍의 以前

鑛-<둘이 %1로· 징촤)il-문에 종사'1- 수 있게 느1있디·, 이 프旦/l. 랜7 인1%·졍부

와 傷+獨11B]或 楊炭<l:[産)·l·l가 제검한 보1·깅오71지 리-趾 위한 재윈조날관<·'l 
'헹

징'합의에 띠·라 1992넌 12윌 1 일j/티 2997넌까지 인간 15리 DM을 들이 추

진할 것인 비-, 여기서 7-쟝부는 2억 5천빤 DM을 부담힌·다. 인Is·징부q·

]卽5년 1 우1 10인 제].차 개정'합의-趾 7해 긴'110·sY] 거 - 재71을 ]卽7VI이

2인에도 지 1힐' A-의 기- 있음 표%8 健다. 이에 2(
/l·헤 A ·/l·1파 %:l·의가 이5

玆니.. 인빙·정부와 주징부는 2)- 후. 5년긴 소요)쇤 세V 제원조 l'l-2·인·에 do·

헤 ·적닝'한 시 기애 칩의 함 젓 이다.

L3 電))供給 및 地域緩房供給

동% 의 총 1기L소비 唱7은 198 넌- 199:-]년 기간 중 약 60% 김-소'榮는데, 이

중 신·입 제부-15의 7·1럭소비는 익1 50%, 暑어들있다. IS41J)L 전력소비는

1593넌과 니숫榮디·

신 !IV-주의 7'{리산임은 전 
'(파정011 

있다. 지 익전력창·<[f7]체의 사-H-촤조치

띠.리· IA]/l%3 /

1
1 서4<-지역 7)이-%·고71 체애게 인징한 支分이 이 1되었[디.,

食'.束獨地域 지tg-지·치 1체에 VI'낭yl ·L分+니'[l>E 1卽5h·f중에 <1시우1 예정이

니.. 또 한 10여)V·! 8원의 
'

p[<)J契%/) tt'}-L(]· -
' 

[녀/독 진리71긷7]제는 ·지-;]f까지

사업권자있q·l /서< 진 연겯엄제3/- 이A%·피었니.,

. 시방자치5%'.l·체 )s(공두f업체가 Yi 격히 증가함에 따리. 전력공if업의 -/조

는 <.f본적 현-로 빈했다. 지-x까지 에너지신·R]X90CnWG)에 띠·리- 100조{의 l

력공]c(신청이 E 州의 經濟81;로부이 허기·피있다. 이와 범 毛히·여 지 익공5)f시

신(진러공찹시):l 밋 윈려 닌-빙'인시설)의 移·Id. 이시 착수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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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의 新設 및 分配體系 정비분야에 있어서는 현재 10억 DM 정

도의 대대적인 투자가 실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신연방주의 經濟復興과

일자리확보가 보장되었다. Rostock에는 초현대식 500 MW 석탄촤력발천소

가 가동되고 있다. Schwarze Pum pe (1,600 MW), Boxber g TOO MW),

Schkopau(900 MW) 등 갈탄화력발전소는 헌재 건설 중이다. 대형발전시설

에 뷴한 시 행령 등의 기준에 따라 현대셕 발전소가 추가로 설치되고 있으

며 기타의 겅우논 操業「PI斷되었다. 갈탄을 이용한 4,000 MW 출력의

lanschwalde 발전소와 Boxberg 발전소의 겅우 추가환경시설장치는 1996넌

7월 1일자로 효력을 발하게 되는 추가장치의무화 시점까지 완료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전력생산은 거의 대부분 天然가스를 이용한 발전시

설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다.

東獨地域을 UCFTE (서유럽 전력공급기업 연합)망에 연有하는 작업은

H.,.e,주와 ThOd,g..주 사 의 ICKW 送 線 연결에 있어서 H.,,.,주

측 부동산 소유권자와 협상이 各료되고, 모든 認許可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

라 1995년 하반기에는 완료될 렷이다. 장기적으로 안정된 전력공급망을 구

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Meek1enburg - Vorpommem 주와 Schleswi g 
-

Holstein 주를 연결하는 또 다른 送電線이 필요할 것이다.

동독전체 주택 중 표陽地域 緩房이 차지하는 비중은 24%로, 서독지역의

9%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독의 遠陽地域 緩房은 기술적인 면

에서 높은 시설마모各, 낮은 전력-열 連繫比率, 높은 환경부담, 그리고 불충

분한 효各이라는 문제들을 안고 있였다.

遠陷地域 燈房이 에L-1지정책 및 환경정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i992년-1995년 기간중 연방정부는 遠陷地域 緩房供給의 재정비를

위한 투자계획에 매년 1억 5천만 DM을 지원하고 있다. 동독 주정부들도

연방정부와 같은 비율로 이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1994년까지 45억 DM 상당의 투자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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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A 가스供給

과거 束獨地域의 전체 가스소비 링·<1989넌,: 507 PJ) 중 54%는 리시아 天

然가스의 수입, 2421는 자체 가스 채曾 그리고 四%는 도 시가스에 의坤 충

당되웠다. 도 시가스는 주로 긷'탄 )Q-1 Ar산되었다�, 독자직안 저징소를 깃'춘

X然가쇼의 체굴은 1988VI 이후 함지 한 {1소풀 J'1이고 있다,

都市가스, IX]國産 天然가스, 輸)I,가<의 이 매우 달랐기 If11문에 가스공

급은 3가지의 서로 다륜 가<관 시스t인을 이%-하였다, 각 가정은 7)지 역에

길처 V시가스의 공급을 반았(니· 난삥-복적으로 가스暑 사용하는 겅우는

기우 8%에 지나지 임'있·다. 天然가스<.t 거의 전적으로 03제에서 사벙-'戚

다, 동베를린 지 익은 유인한 예외로 이미 1開供9 이 진에 天然가스骨 사용했

다

가스j/분의 구조조정작엄은 단시3)네에 이j/어졌다. IA]지역적인 치·71(윈

거리 기.스공+,r) 시는 불론 지익지 인 차원(지9가스공骨)에서도 +A6化 직-

71이 서독기입 f/격-:- 외국기7]의 침-이하에 왼·1'(되었다. 지12지·치체의 차윈에

서도 私/(1化 시·오1은 d게 진척되었니·,

신인%M·주의 가스꽁-]f체게는 f]·A-과 ·VI'이 P 성과가 있었다. 약 300만01]

%긴하는 가징의 2,L시가스망 
11 지히서상시 신-E X然가<AL 진%l-히.는 작업은

4%·], 이리-·>.< 慣]-은 기간L>1에 안11-피있니-. 공-%l //-시기·스 -AL김'-F 중a·되있다, 동

<]-지익 지히-가/)%g- T - 서-!·c의 :l %11 지역적 지하기-t밍· y 수많은 지익기·스

}g·에 . [d·1 되어 서-h-kl/]의 기-스運送體系에 %-10] 되있니·. 이骨 %(해 지급까·지

l]g-리t.3/. 수c/,j에 만 의존히 <·l · (언 기구· 게->-<. 없이지게 되었디-.

가스생산·s·.욘 공71부]/의 소1]1 4:이 준이들었기 떼분에 19891J부디

19M/92h·1까지 익· 56%로 감소되었니·가 - t 이-'인 증가퍼었다. 1995<1의 징1-

440-4A) l)J에 날 
'>· 

깃으로 추정된다. ) C然가스의 주된 供給14온 이진히 러

시아이니.. 天然가L스의 악 1/4온 31·서-<-시식으V%L너 반71 피었니-. [995년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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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구동독 에L-1지부문에 있어서 天然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22%로 구
t

동독에서는 세번째로 큰 에너지 공급원이다.

가스난방시설을 갖춘 가정은 이미 20% 이상으로 증가되었으며 2000년까

지는 3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체의 추정에 따르면 19田년부터

2000년까지 天然가스 사용량은 약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스

업계는 2000년까지 물경 200억 DM을 투자할 계획인데 그 중 약 100억

DM은 1995년까지 투자될 것이다. 러시아, 노르 웨이, 구서독지역 기업체들

과 장기적인 天然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이를 통해 供給源을 다양

화하고 저장용량을 대형화함으로써 신연방주의 소비자들은 보다 안정적으

로 가스를 공급받게 省 젓이다.

7.5 石油産業

통일전인 1989년 貞獨地域의 基礎에너지 소모량 중 石油는 13.9%를 차지

했으며, 이는 서독의 42%보다 훨씬 낮은 수치였다. 석유산업은 모두 국가

의 독점아래 통합되어 있었다.

통일후 시장毛제적인 여건하에서 貞獨地域의 석유판매는 다른 基礎에너

지들의 소비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과는 달리 매년 增)X勢를 보여 왔다.

기초에너지소비 중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4년까지 36%로 늘어났다.

석유소비의 증가는 무엇보다도 營業用과 民間用 도로교통의 증가, 난방시장

의 급격한 構造調整으로 인한 것으로, 난방시장의 경우 輕油의 비중이 더욱

높아榮다. 輕油 소비 량은 1990년 약 40만t에서 1994년 약 350만t으로 늘어

났으며 1995년에는 1990년 소비 량의 10배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

해 1990년 이 래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촤력발전용 重油 소비량은

다가올 수년동안 계속 줄어들 전망이다.

民間用과 營業用 교통이 증가함에 따과 i994년까지 휘발유 소비 량은

4rn4%, 디이젤은 26.3%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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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V징-이 IL%'化 직·입은 {·i.L시였Ll., . (l· V(Schwedt) J 제 A·독 최 데

의 징-8-공징-은 헌재 5/개의 ·V-인 몇 외-:·: 임체로 
<

l

'

i· 

성9 71소시- f 으AC 넘이

갔다. 지-;f끼.지 수1힌%31 두지-;. 2000V.!까기의 
. 1지.리 희·j,<, 고V 의 환경Jtt호

조긴에 인·및-는 힌대회. 및 직응에 크 게 기이 
' 

l' 깃이다.

인간초기 )A선-링· 860반t- 지-람하는 <L이 니· 2000(1.euna 2000)-F <,]'6'C廳

과 l<If A(]L]itaiIIC 간의 게익·에 따라 
'3
1·수피있다, 정-H-공장이 완성 %'l ttl]까지

l<]f시.는 12eulla에 있는 4. 정 . s·공징-피. 1995%다/,l'끼·지 게속 국-h-상'내로 I
<-]-이·

있]/ Zeitz의 정-3--V장‥8- %3·리개의;의 인힌·-o-j[L 잉71' 깃이니·, 이 징-H-W-징'

의 신<으j,L l.euna, liuIl[l, lUlleu 지익의 최. 
' 

i-얍· id게 식유최· 
' 

i· 우1j로돌

->< 공-;mf 힘· 수 있게 되 고 )-/[ 이 시21 의 化]:Pd'·).X J,)-존에 중ho-한 이긴이 I ll-

Q·녀).1다. 4게외 소-]][·%모 식.9.기 R] 체는 A<l-·o 기 ILl-A이 인수하었다.

Miuol 식-S-%11메구11 회사(2/rn매, 주.h-소)는 Elf A(luitaiue사애게 지'되었

니·.

휘씰'-8-VI. 디이 ·전1의 /d·))11제계]-:- 시 정'깅 A·l)직 인 ·/조에 l<'게 조 징뇌 있니·, 뎌1

11業을· 포' 1한 닐A . 공Y( 3] ·체1-L에 의 
'l· 

A:各적이 고 횐.경<L님 이 식-P 구

. 8-소의 A'I V-l 
l% 운앙은 

2
,
l- -2-.!<-시의 식-[i-시징·의 깅 c /A에 ·1징 적 A 

-

, L

기이하01 있1J h901i·! l ,
317개이 8'l ·/-R-L%국-/ IZ5%;[ i우1 힌재 1,9:38개로 들

이d니·. -
'

I A 5'/%는 이 1 1] 31'Q/·'C-3-tA'식 의 잠비를 갖추[l( 있는데 / iL인ls-

의 깅유. 기-7- 16% 
- 

에 되지 않1·:-다. 경 - h- 
)[/$ 엑제 가스側 

-A<금하기 
위 헤

세12운 %7'뻬]d'이 싱싱시있니·. 
- /--h'·독지익은 1/1한 Il"[Ill(0쌍 備·朋'渚.制에 vIf/]

퍼었다,

-

'

:

/·동독의 정유회사3은 종· 
- 

1과 다름似이 거의 전직으jJ -
' 

/소 l 지이으1;t

부티 피-이31:,리·인-皇 통해 무1-7를 공·;:r반고 있다. 原2[1供給은 매우 인-징된 상

데로 %.1활히.게 진'헹1되고 있디·, 0내75源의 다잉<촤暑 위'헤 昏%]1드의 공-cr최시.

피. 계악을 [, 인 긴- 400만(의 . l-8-가 Dal]Zig 
'힝-을 

거치 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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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東獨地域 住宅 및 建設部門의 市場經濟的 革新

8.1 1989/90年 狀況

동독의 주택정책, 주택산업, 주택건설 제도는 지나칠 정도로 정치적 지배

를 받았다. 住宅制度는 갹종 형태의 所有權이 공식적으로 보장되어 있었지

만 대체로 國家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다. 동독의 주택건설계획은 거의

20년 동안이나 
"

독일사회 의통일당(8ED)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이었다.

주택건설, 주택임대료의 확정, 주거공간의 통제 및 관리는 국가의 管輔事

項이었다. 差地와 賃貸住宅을 소유하고 있던 개인은 주택소유권과 대지소유

권을 자유스럽게 활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었1 賃 i價格에 관한 규정 이 요

지부동이었기 때문에 주택임대료만으로는 각종 비용을 충당할 수 없었다.

주택산업의 시장경제적 혁신은 1990년초, 중앙집권적 국가의 통제가 폐지

되고 개인의 주택소유권과 대지소유권에 관한 처분제한조치가 사라진 이후

부터 시작되었다. 1990년 9월 1일 절대적이던 국가의 주거공간 통제가 페기

된 다음부터 個人所有 賃貸住宅은 국가주도의 주거공간 공급이라는 사슬로

부터 해방되었다.

811 住宅現況
團

동독에서는 통일이젼 1971년 1월 1일과 1%1넌 12월 31일 두 차례에 걸

쳐 주택헌황 조 사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헌재 이용가능한 주택현촹 및 주택

공급상촹에 대한 수치들은 가장 최근의 조 사 수치인 1981년의 조 사 결과이

다.

완성된 주택의 수치이든 주택험황에 관한 東獨銃計의 阿렷用이든 모두

혼선의 여지가 있다:

-

"

완성된 주택수치"cI]는 추가적 인 신축 주택만이 계산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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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fl:宅現代化 작업暑 통해 완성핀 수치도 포%]-되어 있다, 이 주텍

들은 住宅保有庫에서 증가분으로 파익·되지는 館'지만, 이 완셩 수치

넘各 인간 주테생산의 건과를 보다 띵 확히 보이준다. 1971년-5989

' 

넌 기간 중 완성毛 주댁수치는 약 120만호 정 도 가 터무니 없이 더 높

게 게산된 것으로 71증되었다.

- 卷 뵤-1고의 IE01用은 ff.t 退去가 허가사힝·이라는 점 이외에도 -

부족한 주메상핍·과 괸-런 . . 정치 직으로도 
" 

바립·직하지 않은 깃"이라

는 Y]을 감안하민 높게 첵 정된 젓이다. 띠·라서 되거 멋 - - 도빈깅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11]f3·가 이루이져 통게에 Y함피었니-. 1989닌 12

윌 31인 E 러난 住'-'t保有庫는 700만호있다. 띠-라서 이 주텍 보유수

치<7 아t·]-V 실제로 사용가능한 0]宅·保有庫1t다 10% 징V 佳다고

볼 수 있니-. 束獨地域의 주님1공if힌힌은 1993닌피· 1995닌으로 게이

된 통계작71이 이<어지야 비5<소 정확하 파악될 것이다(이 데

해서는 다은애 나<3-는 8.2.8 )
i
L 뵨 칠-조),

東獨地域의 주 
'인쵱- 

구조롤 서독의 주이구조와 MI교해 볼 1111 니.음괴. 같

A 차이가 있다:

- 束獨地域의 7택은 싱·대적으로 오 레된 깃이다. l.94S%·l 이후에 지어진

주 이 차지히.는 비율이 서-b]-지역에서는 악 70%에 이1(는17>l 미헤,

1$R)'IR]成에시는 43/,에 분과'하너-,

- - 多1(C帶 <.)i'2e-i-이 Y세하다. J 7택 중 多1il:帶 (f.소이 차지%-f 비

율은 서독의 경7 50%이니·, y독의 경7-A· 70% 이론디.,

. - 주벼의 3-/·모V 샹L]]·지으V 리-2.. 핀이 디.. 서k지역에 있어 주백의 L/-

기%.-/ 1 게 주테(J· 4.4게1%- lg ' l- 86 펑 방미디 인네 비해, 貞獨地域의 주

테의 크 기는 핑-;[/- 2딩개벵' 65 핑 12'미디 이다,

l-성%3 7택수를 가능한 한 %·Lyil 하다),l-니 필인프]오로 다른 부]/·을 줄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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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했다. 가능한 한 많은 수의 주택건설을 신고해야 하는 정치적 압력 때

문에 建築의 質7J 측면은 무시되었다. 따라서 희소한 자원을 사용할 경우

단기적인 生産性과는 거둘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

과 같이, 개인자본의 배제, 조 립식 주택건설에 대한 국가의 긴설활동 집중

등으로 인해 특히 조립식 주택들에서 質的으로 많은 결함이 발견되고 있으

며 旣存住宅에 대한 보존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曾았다. 이 때문에 막대

한 주택 再整備 폼要가 생겨났고 기존주택 중 부분적으로 老t 化現像이 뒤

따致다. 獨逸住宅建設協會(GdW)는 건축상의 손상으로 인해 30만호 내지

50만호의 주택이 비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음은 1989년 12월 31

일 현재 東獨地域 주택의 質的인 구조에 관한 또 다른 몇가지 중요한 수치

들이다:

- 욕실/샤워실 미비 주택 : 약 18% 030만호)

- 실내 화장실 미비 주택 : 약 24% 070만호)

- 현대적 인 난방장치 미비 주택 : 약 53X (370만호)

- 전화접속장치 미비 주택 : 약 %% <590만호)

이같이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주택 중 일부는 주택의 質的인 면에

서만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전체경제적 인 기준에서 볼 때 큰 부담

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지나친 에너지 소비 및 물 소비는 環境에 부정적

인 영향을 끼치고, 전화 접속이 미비하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통신망이 발닿

되지 못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며, 이는 또한 전체경제의 生産性에 극히 부

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

812 浙-有權 關係 및 財源 調達

동독 주택부문의 所有權 關係는 그 체제상 서 지역과는 전혀 상이한 방

향으로 발전해 왔다. 사회주의적인 주택소유률 지배적인 소유형태로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國營佐宅 및 組슴]1초.宅이 차지하는 비을이 상당한 청도로 늘

어났다. 민간의 자기주택 건축은 크게 제한되었으며, 주택저축은 1971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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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되었고., t;Il·간 H] 내주)기의 X)축은 이제되 있고, 資源은 L [가소-8-의 주1/11긴

<에 집중시있니-. 2 ( 짐과 -:·
f기· <F.는 조' 훼소-8-의 7테이 차지하는 비율E

)971 %·l 38% 서 d89<·-l l-t 59(X<,L 
-

'

J-이났디-, 1로問家김-가 소-H-하&/ 주1괴의

비-皇.은 이에 t띠.라 f%%에시 41%j,c M'이.졌다,

서>-지익의 깅7- (- J,Lv·l 1967년 7'[체/미의 80% 이상이 t;0긴·소-1에 속

있으!il, 약 있)%,I;0·이 공익주낵 또-;. 봉곱1-l]·에 속兎다.

동-h-에서는 1930%·!부f-} 31대A-'L l-.Ii]%線필 X· 1시%l 71과 t·r영주이 1'IlL는

壬 %·주V)1의 임데w%)L 수입/< 매넌 J-.요시1:· 구며)1수와 주태운영 비-B-의

25X삔· 흩·id'함 7 있는 정V.였다. 이로 인해 부{'셍한 1시'데한 제정 직 손싣

은 C-본직으.GL 1偏家11A'政이니· i]0)"·(illI!/L合 V'헤 닝'되있디..

]C(l'i]0:'-t 소-fl-지-V-C 다各 두가지 경-7-로 뎨)){)d니-:

. . .

-

'

. f 한 가지1.:- 지.기7테의 %J%-1이 미리 31안된 데-it-y,t 게획에 의한

결F-3i<, 긴<재A'/- -
'

l

'

l- 매7·[파 21게 l - - [i-리 l· 이자조긴의 - 지.에

의 한 지5.1合 VI'01- 주j,t 시 
- 

>3- 시 역에 세워지는 깅 우이니.. 이%.l·은 지우)

E 171한 시%로부너 V 시 로의 人 1 1 滄.A-털- l)l·고 포·오]기업의 안진을

-

f
,
l

- 상-헤 주기 위한 -A적)L 깆'2J 있였니·. 지·기소-3- 주1/11의 1]r존릴�. :틔-

충에 꾐}요한 症築심'料도 34·메%서召. V 서만 -/Y]힐· 수 있었다, A1

축제6'L기· Y싱· J /족循기 It]1분에 신제V는 인-시상을 통해 l ·1.<·1헤야

하C- 깅우기· 많있·다.

- 임 내·추이의 게인소-7/l-t 건)불·익 보존을 위해 임대6:LV서<- - l

/족

한 제무t-K l'I L2,'責本이 1. [ RI!['%-於 농해 중딩'해이· 
'壺니-.

8.1.3 建晨'業의 構造

과거 동독 시는 SO%·t데 1 매%i·-t . l· 480익 -SA-미·A'L<t(Ost-Mark) -

'

, (·v의

긴축일'동이 있었다, ]卽00 히·l% 기 중 V--A-의 긴축은 l 0억 l)M에 이1·)-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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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90년 당시 건물의 규모와 시설을 보면 이 정도의 건축할동은 국민경제

각 부문에 걸쳐 제기능을 갖춘 건축물을 마런하고 확보하는데 결코 층분한

수준이 아니다. 건축경제 자체가 하나의 병목상태에 놓여 있는 경제부문이

었으므로 건축활동의 20%는 다른 경제부문의 업체들에 의해 수행되였다.

많은 콤비나트 뿐만 아니라 일부 주택기업들은 독자적인 建築擔當課를 갖

고 있었다. 건설부의 감독하에 있는 건축관련 수공엽은 그리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동 부문의 생산은 건설업 생산의 12%를 차지하는데 불과했으

나, 0년대 말 업체수는 약 15,000개로서 건축업 기업수의 500개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것이었다. 당시 건축 관련 수공엽 부문의 종사자는 10만명이었

고
, 건측업 종사자는 43만명이었다. 건축관련 수공업의 생산 중 절반은 민

간수공업업체 및 생산조합에 의한 것이었다. 한편 민간업체수는 수공업생산

조합(POH)의 수보다 몇배나 더 많았다,

i972년에는 동독의 건축부문 소유권관계가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변화를

겪었다, 이전에는 민간에 속했던 수발은 업체들이 그 당시 국가자본 참여업

체들로 전촨된 후 콤비나트에 야슴되었다. 이를 통해 국영업체들의 비율은

1950년 36%에서 1972년에는 73%로 늘어났다.

8.1.4. 決定的인 誤霧들

동독 초창기에는 주택건축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었다. 그러

나 Erich Honecker가 사회주의통일당(SED)을 떠맡은 1971년 이후부터 주

택건축은 사회주의통일당의 최우선적인 사회정 책이 되었다. 그에 따르면

" 

사회적 문제로서의 주택문제"는 20년내에 해결되어야 했다, 그 러나 중앙집

권적 계획경제체제가 지넌 불리한 여건은 이같은 목표와는 상충하는 것이

었다:

- 시장경제적인 가격형성의 미비로 실질적인 주택수요와는 무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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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p이 사- - 시 는 능 
'資께대flAd에 

분제기- 씹았다,

- 긴축경제의 1실d·J'化가 <-4이 니·빈서 깅 · 이 사리·지고 
'력선 

가능성이 기

의 생기니.지 S·'있'나,

- 1 9 1$]힌- 제제상·의 y -i-t-LL-P 일11{·t:11중3-이 원·이.·체지 못하1,cg 힝·싱 멈'

온 ),--력을 기-8-있다, 우1-성 %'j -T-VII수치에시 (수하개 주6]}-위 Ikl,代化

한 111윤은 1970넌 l'2% 서 )989년 5:3%且 C이났니.,

s.2 崩:會1yJ ft宅經濟의 發展

8.2.] fl:宅部111]의 f5fM權 關係 確認

지빔'지-·치단제 또-(2 21. 산하기업제와 단체가 권리'4사의 디錯있딘 인민·A.

-7 주택재신-은 1990닌 7오1 6일지· 지)]]·자치VA·체제신야](GBl, IS. 06(B에 따리-

지방자지v-[·제((;emeiude L% StAidte)에 移,%'E히-//45- 었다. w
-

t 수 3990년 10

% 3인부니 싱<인조익1에 t

>,1러-하이 -
'

,
( y독지익 도시는 이· 240만%의 A. 인VI

공-l]-주1111과 이J 110<11(의 주1키조힙-소-8-의 내지가 멸·리있1. 주1]]의 fdi· h'權

. t기- q있디-. 교 d-)니· 2>'-자의 징t- )D'IB.< f-l:'h%Il.0에 게 되1(-리주어야 하]:-

의·!/가 있있다.

2 /- 리나 Il)931;Cl,까지 <):.'-o11 5에의 소-H-7-l 이진-F 매E- 부진했으머 <i·.·--b&Il

· >의 4제 직, ))]적 
'M위수헹 

k릭은 기 의 마비싱·네었다. C t 레서 7 비조- l·온

1993VI p.t 23인자 fl['0117쳐'd'·:-·[)L(lAG]11, IS, 944, 9잊))이 반y된 27:. 1 ]]M

소 ASj'IP, >])[J{[相·니1 가 되었다,

이·페 비'헤 A 인 민 공·-H.-'y.비기 국기- Fl·리 -
'

7·111올 시 짐·경제 %서3,L 
'

t·l 
'l-시키

는 작·3]y, 필%s 어 리 웠다. <.( 레서 과//기 조치吾 취하지 W·을 수 飢있니..

도시 와 미·A의 제산2- 시 tx-지-치VI·제 /(테조%1으로 移轉시 킨 경7- ·y서 직인

a/]률71·차-f.t ill]'온 디·음에야 가능한 때가 ]g-았디..

이 러한 -]d·야 있이서 기존- - 의 소-h-권 포1.계룰 헤71히-기 위·해 다음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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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치가 단행되었다.

- 1992년 7월 14일자 제2차 財産法 改]표.法律(BGBI. IS. 12571에 따라

1992년 12월 31일부터 국가관리는 종료되고 이와 콴련한 20만동의

法7J 所有權은 분명하게 되었다.

- 1993년 12월 20일자 登권處理.節次 簡素化法(BOB1, IS. 2182)을 통해

도시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주택조합으로 移轉시키기 위한 簡素化

규정이 도 입y]었다. 이 簡素化 규정을 통해 도 시와 주택조합간의 별

도의 則'産移轉行爲는 불필요하게 되었다m

대균모 신축건물지 역에 앴는 差地를 추가로 등기할 경우 기존주택 소 유

권 해명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지역의 대부분은 활용

할 만한 귀속대상 대지가 아니다. 이와같은 장애를 선속하게 없애기 위해

지 역에 따른 단순한 닉'産瞞屬規定을 마린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역별 재산귀속규정(제3장 V[L 5, 1, 참조)의 시범운영은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를 통해 財産歸屬이 과감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였다,

나아가 기존 주택소유권 관계의 최종적인 해명은 무엇.뵤다도 財産法 改

IE法律과 物權法 施行法停.의 완전한 적용어부에 달려 있다.

82.2 賃貸料 改革

1991년 10월 1일 第1次 基本賃貸料 1上規定(Erste Grundmieten-

veror dnung)이 발효되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합법적인 주택

관리骨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소득추세昏 고 려하여 基本賃貸料 上限線이 0.8 DM에서 2 DM로 인상되

었다. 평방미터당 최고 3 DM의 난방비, 온수비를 규졍한 管理費 賦課規定

을 근거로 관리비를 추가할 경우, 총. 임대료(거본임대료에 난방비 등 관4

비를 추가)는 평방미터당 월 평균 1,30 DM에서 5.50 DM로 올致다. 基本

- 교)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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賃%-t料 HI.l·. 및 管111!.費 7가를 동헤 국가보조금의 베지 작3]은 상당한 d

전을 보있니.. 이 -/(정은 동시에 안정된 주여%!1·리률 위한 겅제적 71제조긴들

을 u]-린헤 줌으<(써 賃(-[]Ii)<k이니· Il-i-1人의 이 익에 도움이 되었다.

1993년 1월 1일자로 第2次 :]i티E賃貸料 이J2規定(Zweite Grundmieteu-

veror dnuug·)이 밀'2효피자 基本-鼓'貸料<·< 또 한차례 인상되었다. )1本賃貸料

-:·t 주이의 실111상테省· /iii'r]한 기뵨금액과 조}骨보존상태에 따룐 3가지의 迫

)liB)%으로 구성된다. ·제2차 임데iL 인셩조치의 4과, 基本賃貸料는 1971닌 1

입 1 일자로 거의 2 DM 인싱'되었다.

>994년 1 71 1 J부티는 주1-趾싱·태와 $/(·린 7가지 101]U金額이 부과되는데

이A-:- 민망미디낭 71 가기' O.:30 DM기- 너 해진디·. <-( 러나 Ag lE·미더딩· 3 1]M

었 
' 

l 난1'M-미- - 및 온수비됨-의 상한<1은 2,50 DMi 줄어 f니.. 19941J 중반,

랍1대촤 - )(데1-11-S-各 Y f]·한 純'證貸料는 &g빙·미터 딩· 4.A DM이었고 난방비

A드함 總賃%{料는 핑 ]d' 8 D'M 이었다. 이같2 원린의 임대)'L 게헉을 昏헤

4獨地域 주이의 꾄-리 및 보수를 위 한 진제조긴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

다.

1%29 671 7 1 Magdebure·에시 신언lg·주와 언방 건설부장괸·뜰이 4징

한 비·에 띠·라 1弱5닌 )반부터 물가외· 연절된 테상태暑 - H-지하기 위해

調整[ASi料制度 시 헹을 위 한 過渡期 I/f-%W기- 도 입되었디-, 1995년 G윈 1 1 인

A력을 t한 賃)i·Y料%,幽>);-에 의히·<lj , 聞整'[<%Y料制度骨 시헴하기 위해 1997

VI말까지 2]J반에 해닝-되는 피·도기를 vv록 하었다. 헌·재 적용되% 物順聯

動 fr] 내%L%- 17R料·겨 It法에 띠-E 調整'R'Ti-t料로서 간주될 수 일기 Ill]문에

씨-도기 3/- 싱이 필요하다, W%-%'料+多,演'[);-은 ,閏整( Vt料가 이-직 시'엠되지 y하

<.< 
" 

힌실직 대안"으로시 원정한 인상폭을 섭졍해 i고 있다. 즉 이와같-E

31상%울 통헤 調整賃貸뀌가 수1제적으로 헌-y임.대료普 조과'할 수 있다4<-

111적 추론이 내러지고 있디. /'( 릴지 만 賃(-l[Il')%,은 n/]작인 임대)초 인칭·폭끼지

임데1'L 인싱-組- s-/'(하는 깃애 내해 M정조긴-g· 깥이 동의하지 曾을 71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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賃貸料移順法에 입각한 임대료 인상은 신연방주 임차인 대부분의 소득이

긍정적으로 발전되어 임대료를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책정된다. 소득이 적은 賃借人을 위해서 賃貸料移讓法의 임차규정은 주택수

당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8.2.3 住宅補助金의 導)L 및 調整

구서독지역에서 1965년부터 실시해 온 住宅補助金(Wohngeld) 제도를 약

간만 바꾸어서 1991년 1월 1일부터 東獨地域에도 적용하였다. 1991년 10월

1일의 제1차 임대료 인상조치로 인한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同 捕

置와 함께 住宅補助金 特別法(Wohngeldsondergesetz)이 도 입되玆다. 1992

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이 법은 특히 서독의 住宅補助金法에 비해

다음과 같이 개선된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 가족관련 특수 공제액을 통한 훈宅補助金의 보다 과단성있는 책정

- 고 려 가능한 住宅管理費의 상향 조정

- 전체 추가금의 형태로 나타나는 난방비 및 온수비의 고려(이 추가금

액은 점차적으로 폐지됨)

- 住宅補助金法上 중요한 소득조사에 관한 꽝범위한 규정들을 폐기함

으로 써 절차의 단순화

1993년 1월 1일자 第2次 賃貸料 改革과 관련해서눈 다음과 같은 내용들

이 포함되었다:

- 주택보조금 목록의 확대

- 주택보조금특별법을 1994년 말까지로 연장

- 특수장애자에 대한 공제와 6.5% 상당의 추가적이고 일반적인 일괄공

제의 도입

- 주택보조금법상 중요한 연간소득조사에 其他收)L을 포함

- 그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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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8% 6월 23일자 聯邦삐'政健.實化[ l·劃 시 
-sA에 

관한 Ti骨의 인촨으로 다

음과 같은 조 치가 도입되었다.

·- 소득<E계와 주거판리비용의 시의적전한 71-작

. - 과테료-if징

19田닌 12월 22일자 제2차 주볘보조 f특1虛1터 및 주택보조찹개징법을 통

헤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결정되었다.

- . Ii)q4넌부터 한시직으로 住宅補1)J金1‥'%l'·別 )< 리융

. . 소b히정을 -3f·서<지 역 주베보조금1친에 게속 접H시지 비 ·

, 제최·,

기타 볼긴HI가 소h에 가산되도록 71-. 주거판리111 - 을 초과하는 +'·E

voll'(l:會福;l'(ll: 給+·]'(에: 시·최부&i+) 대헤서도 이파 동일한 것을 적 -

19948·l 10낌 791자 x]13차 0<'흔i·Ill;p)金/·i'·別7)< 및 0:'-힘·>/l )/金[汝)l['V<·을 통헤

다음과 같은 정이 있었다.

. 

- 주테보조骨특1시)J]의 직 - 기간을 1%5넌 ]2훨 :·l] 일까지 언징·

- A't서독 주테보조-;[/ 제도Vrn 移1'帥'되기까지 주테보조급 지볼이 단전되지

M'V록 간닌-한 71차骨 통'해 199hh·! ]//1뿐기에 대%'l· 先拂 보징·

- 주1/]1보조6<녁린싣11]에 대 
'l· 

복록5 1995VI 7월 1일부티 페기하기로 한

활(i주테보조-// s1심%l]의 기-족-'At-제骨 통해 먼겸

- 調整賃貸料制度애시 -M-가)/IIi-임대료 리/시 過渡期의 사최·낙지적 문

제론 VI-화하기 위 헤 t9950 671 6인자 
'賃貸料移,圖>)) 

4로에 띠·라

7 1겨)L<조초f·<1싣님의 괸·기17항 게 정

- 주61>보조-/f·특1%V]의 직뎔-기간-S- 1%6V! 12원 :ll 1까지 연장

- 1995%·l 071 30 1 이c/1 IRY料이 ic.·온 기.족수에 따리- /T. 리고 일 정 1

득A·l.세骨 초과힐- 겅우 난계직으j/ 김·소시키논 특수한 1 3(제를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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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담을 줄이도록 함. 1인 임대가계의 경우 주택보조금법상의 소

득이 1,100 DM 미만이면 월간 공제액은 100 DM임. 소득이 1,100

DM, 1,200 DM, 1,300 DM, 1,400 GM일 경우 소득공제액은 각각 25

DM씩 줄어들고 1,핍0 DM일 경우 공제액은 없음.

- 지금까지 주택보조금을 받던 사람으로서 보조금 적용가능 주거비가

최소 30 DM을 초과할 경우 住宅補助金 引上申請畵를 제출할 수 있

음.

1994년 중반까지 분석된 자료들을 보면 신연방주의 住宅補助金은 원하던

수준의 사회보장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 12월 31일 현재 120만

의 임대가계가 임대료 보조금의 형태로, 그리고 20만의 자기주택 소유자가

부담보조금의 형태로 주택보조금을 받았다. 월 평균 주택보조긍은 127 DM

였다. 이 주택보조금을 통해 난방비롤 포함한 임대료(Warmmiete)가 受惠者

의 페處分所-得에 미치는 부딤은 약 22% 정도 낮아掠다(1994년 중반 현재).

이에 비해 서독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다소 고소득층에 속하는 주택보조금

. 수헤자들의 경우 賃貸料가 可處分所得에 미치는 부담은 30%를 차지하고

있다.

82.4 聯邦政府 및 州政府의 住宅建設 屢勵

東獨地域의 주택건설 투자에는 특히 稅制上의 헤택이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投資促進法(Ftrdergebietgesetz)은 束獨地域의 임대주택건설에 대

해 처음 5년간 50%의 特된]減價償却(Sonderabschreibung)을 규정하고 있다.

임대주택건실에 있어 특정한 주택현대화조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稅혜

노의 특별감가상각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주택이 아닌 자기주택 소유자들

은 1996년말까지 4만 DM의 주택현대화비용에 대해 10년에 걸쳐 매년 10%

씩 稅制上 特別技除를 받을 수 있다. 원래 199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

로 실시되도록 되어 있는 이 규정들은 連帶協約의 결과에 따라 1996년말까

지 연장되었다. 낮은 減價償去1]率을 적용하여 1998년맣까지 한번 더 연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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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게리 중이다.

직 71 적인 지무1헝대로;.f 1沒)] VI과 1992년 중 -
'

I
I h-3- 경기부앙공동대-f책

의 인 1으로 71시 叫충, 개조, 보수조치-計 4해 새로운 입대주 신 럽 Yl

이 제공A)있1J, 언tv-정-hL 징으로 충닝·되 는 f3']B Il]:症)i<金(KfW)의 주이' ·l

회. 프At//- 램V il-(+l]의 - - 지.-計 y헤 이{l·-2- &차吾- 지우1'健디·. 이 l+i-x

):만,L 긱- 렘을 %헤 1991 ‥!부터 199/IVlr까시

� 

$-독에는 약 7만호의 g]데/테이

셍겨났다.

199)%-{부el 사%)1·f지주1))]건신(Sozialer Wo]Inuugsbau)에 해시도 연;s·

차5.1의 체징지 1이 있었다()( 0 ]·조), 기존주1기이 싱'Q'VI- y,t午吾 요하는

징-f 이 제운1은 주버힌데촤 멋 )g(-3 조치를 위 한 지 웃1으로 누8])싣 51 있다.

21 6> 1990닌 이후 사회뽁지주띵]긴{1에 대한 연방제정 지원

(빽%/)· DM)

「 l

l 1990 l B)q) l 1992 l 1993 l ItS4 l 1田5 il

이외에도 I%I%J에는 %4獨地域에 c)1해 1900년 10윈 3인 이진에 v-1십이

시쟉-넌 賃%{fJ]<한의 완성과 19901{j 6 l 30 rI까지 긴$1이 미-j(t리되지 않은

11(·1人(Et의 완싱을 )[< 강하기 위헤 · 비['f·J인 y)조치기- 있있니-.
.

c/정平외- 지]g·斗치 난제들도 싱딩' l- · 원을 지A'盛디·. 연1%-재정지 71 및 )+l

l
'

1體의 재Y].투%에 관한 平1정-P- >'-]n/1상 주비긴실지웃1에 관한 211V->f IdA'V

있는 )·l·1政]fl'·에 있니.. 이 과정에시 31대7비 신%, 소. 8.Y1의 헝성, j% ),<-8-

주어의 ·제 정비와 1{-런된 지익간의 상이한 요-'/-들이 빈·잉省 수 있었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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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獨地域에 있어 수십넌간 관리를 소홀히 해 온 주택들의 修理 · 現代/h

작업은 주택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였다. 세제상의 減價償却 특

혜를 포함한 연방과 주의 촉진게획 덕분에 住宅修理·現代化作業은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고 개개주택의 현 상태는 물론 도시의 外觀이 크게 개선

되兎다. 그렇지만 촉진을 속행하면서 보수유지비용과 헌대화비용이 貢入者

와 주택소유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젓이 中期的으로 해결

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따라서 주택헌대화와 보수유지는 사회복지주택건설을 촉진하는 行政습意

사항의 일환으로서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신연방주는 자기책

임하에 수행해야 할 주택신축과 보수유지에 대한 몫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m

1995년 5윌 31일까지 약 378억 7천만 DM의 투자승인이 따랐던 再建信用

基金(KIW) 주택현대화프로그램 역시 續行될 젓이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1990년 10월부터 現代化와 補修維持를 위한 조 치로서 약 220만 호의 주택

이 지원받았으며 약 42,000호의 임대용 주택이 추가로 마련될 수 있었다.

그 중 약 70만호의 촉진은 1993년 9월에 시작된 特別低利 融資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1995년 3월 현재 100억 DM의 조랩식 주택을 위한 융

자가 완전히 승인되었다.

1995년 3월 현재 300만호 이상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지원한 성과는 소

홀했던 건물들의 보수유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건물의 사용가치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의 감소를 포함한 에너지졀약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등이 단적으로 보 여주고 있다.

8.2h 舊債務 鬪題의 解決을 통한 住宅企業의 投資力 强化

과거 동독의 주턱신축을 위한 재원조달은 주로 貯蓄銀行에 있는 주민들

의 저축액에 의해 이루어졌다. 舊 동독국가은행(Staatsbank)에 들어 있는

동독주민들의 저축액 중 약 70M가 /%民所有 또는 組合所有의 주택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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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兮자-/f으且 사A-피였다m

통인조약에 [r]-라 fl·:/-t資])(-S- 부체외- 骨께 지빙-자치단체에 移管되있니·, 주

태조힙-들의 주1피건축 체무들- , 0]'-f2111.슈에 2 1- 대V 남아 있었다.

If]90닌 7원 1릴 貨帶統合시 지빙-지.치단체피- 주t키조v·의 제1,L엑( 익· 360

억 DM'에 날健디-. 연)g-징부의 주도V 2게의 ii입積銀1/(A ]兮지·各헹, 배를

V)0 헹)0 체),L가{J·에 게 199dV'l 1271 [11 3)까지 '<拂猶豫吾 
허A-坤 7있0.

이 날찌. 기 준으로 구동횐i- 주1>l))/분의 總1&債는 - 이-P비- 
"

전%1·주이

(Wendew이]ULlUg)"의 j
)
L 체외- 민갼임차인의 舊債務까지 Y키' - 이7 590익

DM에 이1-C-< 깃으로 집게되 3( 있디-,

))%-정부(깅- 에 띠·리· 신인1%·주)A. U9d넌 6원 3일지- 舊債務<援04

(Altschu)deuhilfegese{2)의 원 
'l·으로 

신언방주 주댁신·업]의 융자와 平지-눔-머

을 계센하기 위해 L}-A겨- 긴'各 12'네 1 제징 부남 징감조치를 미.린헤 <y 았다.

- f.l:'-tA菜이 신 칭한 겅우 出95면 7월 1 일부티 RJ대가걱과 )9·is된 구

l$l]l1키 I 괸빙'111터닝' 150 l]M·까지 부분 팅·김·. 이例 위 해 
"

舊債務 辨

濟基金([<rhIrlSLellrilgunaslollds)"-P, A債務 310억 DM吾 띠 밉'게 되

미, 언방정J/-는 이V 인헤 %l".l/ll 28억 DM의 J
[
t 님·음 지 게 %)rn

- 연1·2-정부외. 주정부가 1994%·l 1 윈 1 일부너 19%Id 6원 30일 기간 y

부체로 인 
'l- 

이자를 지·카 주1반*i 부남하1「!, 이는 束獨0:'-1]部1&l]에 내

헤 70억 DM 이상의 부님'요. 깅7]'시켜 주1-> 깃frJ,

이 J
,
t ]/- 시(/l. tAfF(蕩滅-皇 ),L 잠)to-기 위 헤서 는 삭.히 Ar<l 

· 

적인 기 7]<Il-싱·.皇

시히.는 d>이 $J요하다. 이 1·-K 기 l-'/-싱-F 
' ·l 주1)]의 정 1 11 작31 및 헌내최.

작오1- 위 헌- y지·정),<l/ 骨3- /(A/」'11', c /-兮3,L At' ]'헤이· 힌-니-. 헌· 기7]이 -뮤

분직인 (%BV&.減을 신 힝히·l/l, 침. 기 ]은 기임1.-8- 7택의 직이V 15% 이상

合 IT/, E에 우<'1직으로 y
'

y却해이· 하는 의)IL를 진다. 受惠企業이 자체직

인 이-H-에서 이간이 주이진 과Al}를 -:%시 키·지 봇하·:-( 깅우, 그 기7]은 )
i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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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탕감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再償還해야 할 의무를 진다.

주택기업들은 賣최j 대금의 일부를 
"

舊債務辨濟基순"에 지불해야 한다. 물

론 이 지불액은 그 기업이 私有化 의무에 충실하면 할수록 줄어든다. 매각

대금지불의 시간적 차이에 따라 과감한 사유화 작업이 기업에 유리한 쪽으

로 진행되는데, 그 이유는 그 렇게 해야만 투자에 필요한 運營資金이 많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는 동독의 貫入者들에게 우선적으로 私有化해 주려는

연방정부의 주택정책도 고려한 것이다,

舊債務問題의 해결을 통해 이제까지 주택부문 투자에 있어 가장 커다란

장애물 중 하나는 제거되였고 住宅企業의 신용차입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전

제조건이 마린되效다. 신중한 예측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동독 주택부문에

대한 年間 投資는 약 300억 DM로 대폭 늘어날 젓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

택부문은 경제의 핵심부문의 하나이므로 同 部門에 대한 투자는 소득과 고

용이라는 乘數效果 의에도 東獨地域 전체경제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8.2.6 住宅私有化

東獨地域에 있어 개인의 주택소유에 대한 지원은 연방청부의 중요한 주

택정책적 현안이다. 동독의 自家 住宅所有가 25%로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문의 수요는 매우 큰 毛이다.

이와 관련 통일조약 제22조 4단에는 이미 舊 A民共有의 주택들을 사회

적 시장경제로 전환한다는 목표가 하나의 과제로 설졍되었다, 이를 통해 住

宅私有化를 비롯하여 각 개인의 주택소유권 형성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였다.

연방정부논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平입하여 초기부터 사유화과정을 지원

하고 있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1개의 시범 계획을 통해 다양한 형 태의

주택사유화 가능성이 실험되고 있다. 買入者에게 주택을 賣却할 시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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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A%하는 륵수한 AiL·XI(들에 대한 분석 이 이7이지고 있고, 또한 그 헤결책듈

이 모 섹피어 IE·대한 인/11且고서기· 작성될 수 있있디.

이에 추가하이 인빵정부는 1991VI부터 If]AVI까지 賣入者돌의 주택구입

울 촉진하기 위해 총 2의 8‥{민- l)M을 신 1빙-주에 제공하였다. 이 주이구

3]보조급지甘프로그램을 昏해 11'/,-E-趾 위한 住'-ay,有化에 엄 청난 억동력

이 부이 되었다, 40,000 기·터1 이상에 音하는 鬪)<j9가 -趾충분한 C[ 긴資本에

도 뷸구하고 이 (111rnJ·으으V 주택-'11입이 가능했다, 이 촉진 프로 0 811은 1%5

<1에도 W'M)d 이니-. 인lg·정)/는 이를 위헤 5초1만 DM各 마리句 농았다.

舊債務'<援(L의 -3-직E 7택기%{j이 · 1자 및 투자능럭을 깆·추V록 힘-괴-

동시에 黃)L·'1)<실·各 XL 
'{· 

사.R-촤의 조7J개신 및 EA者들의 지.이미곡{의 1

긴을 계선 
'l'에 

있다. 따라서 부분직 인 부·체씩'7]- 신청시 보-7주테의 최소

15%를 證 )g, -b 게 A-신적12효 매각·한다는 의무시A·-E 舊債務<援>)V의 기

본이언 -/셩요긴이라 하1디.,

舊債務·<援>)<-g- 통해 신오11%'7에 살고 있는 주1<1骨에개는 내접마4련이라

논 1)·9'이 충족털 수 있는 극히 -H-리한 조건이 미-런q였다. 긱·종 디.얌·한 축

진대피과 Ld O-] 빙'1:l)한 漁·債務蕩減$·19(을 昏해 주 기7] 체듈-E 
'貢/L+에

게 -H-리 7'l- R·] 료를 첵졍%l- 수 있게 되었다.

Y]중직인 노 비과 공정힌· d'却條1/(·에V 骨3(하고 貫),者들에게 주 을 직

J·-t 매각'힐' 수 없을 경우 {11人-B·召 위한 주백사유촤.의 중71·0)l]가 핀요히.>]l

VI다. 이 깅- 특히 -T%](을 骨간-7-입자에게 移轉시키거니. 신신된 주텍조힙·

()l]게 移轉시키는 빙·141 이 고 려널 수 있다. Ii/L者를 위한 이와간은 헝 내의

)f4,有化骨 인징%·으로씨 신>)%'주 시--h-화꽈정에는 대5·한 역동력이 추가로

j {A지노f' 깃이디·,

8.창/7 f-l t'鋼. )繹 南

시.최복지주비의 긴실(SuziaIer Wohuuugshau)은 특허 소)과 인계된 A교1:

. - 31f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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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에 영향을 받는다. 전체적으로 賃貸住宅의 공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지

방자치단체 및 주택조합의 주택제도에 있어서 A<主權 보장에 관한 법()J主

權法)은 東獨地城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주택기업, 주택조합, 공장 부속 사

원주택(Werkswohnung)에 대해 추가적인 )%,f主權. 保障을 규정하고 있다.

X住權法에 따른 ),住權과 임대가격 項정권의 위 임은 동일조약에 따라

늦어도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효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聯邦 財政健實/b

方案 施0-을 위한 법률은 舊3責務支援法(Altschuldenhilfegesetz)내에 권한위

임규정을 두어, 주청부가 이 시점 이후부터 10년 내지 20년 동안 舊債務支

援法이 보장하는 주택들에 대해 툭정한 A住權을 保障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82.8 住宅政策을 위한 統計的 基礎

1993년 3월 18일자 住宅統計法은 i993년 9월 30일 현재 연방전역을 대상

으로 I%의 주택표본추출조사를 할 젓과 1995년 9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束베를린을 포함한 구동독지역의 건물과 주택수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주택의 無作爲 標本抽出檢査를 통해 주택현황과 주택공급에 관한 각종

데이터가 마련되-V록 하고, 특히 주택과 빈 주택의 각 역별 분배현황에

관한 데이터가 집계되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미래의 주택발전을 위한 기

초가 마련되도록 한다. 이 작업이 이루어지면 獨逸 全域에 걸쳐 헌재의 주

택정책과 주택경제의 중요한 과제들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헌실적이

고 단일한 기초자료를 얻게 된다.

i3 中間決算 및 rf4期的 展望

신연방주 住宅産業에의 사회적 시장경제 도입은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마찰이 적은 가운데 진행되%다. 연방정부가 수행한 각종 조치는

朱來指向的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경제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총체적 조건의 마련과 個/,資本의 동원 및 창의서 등과

- 311 -



第5章 經演 · %tg · 環境 統-의 遠成 -

같은 構造轉換으로 인하며 주벡건설괼동이 초기에는 매우 저조兎으나, 그

동안 주비건설은 오] 청난 1화전을 '剋디·. 
특히 投資障壽%LA의 j:)l:除에 띠.른 파

급효파가 눈예 뜨}게 나타나고 있다, g-[ 6만호의 신축주머(1開4S도)을 통헤

신연방주의 iO/]]1법要가 충 되 있으미, 건축히가룰 만은 악 126,000호(1994

넌>논 건축할동이 게속 눌이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1995년중 약

80,000호가 왼·성될 예정이다. 旣(/f:-l 
'

·

'包의 
봉피상태논 7지되었으며 주거가

불가능했인 주택 중 싱'딩'량이 다시2 7거공간으로 善 - 3긴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연빙-정부의 지원만을 통해 300만호 이상의 주테이 現代化 및 補

修維持 헤테을 반았다. 주1비긴선분이·의 %l·vl-한 투자쵤·동은 곧 이 분야가 신

오1닝-주에서는 깅기힘동의 중요한 動)J임을 哥한다,

그 러나 주11]] 징치에 있어서 )'i':7統合은 아직 단성되지 못健다. 이를 위헤

19Z l 중뱐부터 調巷賃貸(IllI度-趾 7-신 도 7]하기로 骨의한 조치는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 띠기시 신인방주의 소-<f발전상태가 통인조약에서 1 9시한 바와

같이 
'핵심직인 

역할을 수헹-銀다. 띠-라시 7이정 첵에 있어서 )h소統습을 위

한 중요한 전제조건은 미-린되었다, 즉 소-77-l·분제의 완전한 해길은 1 11期1:l<)

으로 l-%·;·- -l 깃이If-1, 舊債務蕩.iV내.11iiI'%를 동헤 주택신71의 융지. 몇 두지.V-력

이 향상1 있니·. 이 러 한 2-,1 럭으j,L 파셍실 )J靜)Fl:S 1실<·l 에 >.서E]-·지 익 주

이분야의 져차·가 메31'f이지도룩 한 것이다.

8.4 建設'部11tI의 構造調整

8.4.] IR場經濟1')tJ 下請制度의 導),

]qqO9 &.l<칸·w>'/f%l'盾)%l.M브V()l{j은 W獨데1]成에도 公끄·建設受·[-]]의 시산깅

제적 분 -計 위한 1징 키인 1
1<1안/%새-서 V-입되었다.

1992%·l 개정된 1<[)%l] 기준을 F거로하여 vou骨 1.)언빙·y 긴신수주분야

에 키-2·한 깃은 메A-. 훌%兎디-,

71세 3rv--L]·지역 건 53:1시%-은 대제직 으 - 안정세暑 취하54 있니., 이 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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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부터 연방정부 發注專擔部署 및 이와 관련된 신연밤주 건설행정기관

이 신연방주내 기업체에게 유리하도록 도 입한 發·注特別規定을 잘 지킴으로

써 가능했다. 이 특벌규정은 신연방주에 中小規模 建設業이 구축되도록 비

록 제한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1995년말까지 연장하여 계속 지웬하고 있

다.

이는 특히 受注額 최고 100
,
000 DM의 경우와, 최고 25,000 DM의 任意發

注의 경우 공개입찰시 제한사항을 확대적용함과 관게된다.

特된]規定의 적용 결과, 연방정부 發注專擔部·署는 신연방주내에서 연방정

부가 시 행하는 민간용 지상건축의 경우, 구동독지 역 기업체가 90% 이상 참

여하게 된 긍졍적인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연방간설부가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채 건셜콴린부처와 협력하여 시행한

각종 연수세미나에 신연방주 건설행정관롄 인력 5,500명 혁상이 受注規定과

특별규정의 실무적용사례를 익히기 위해 참여慷다.

SA.2 建物의 에너지 節約 및 有솜物質 放出 減少

특히 기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有害物質의 放出을 포함, 東獨地域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有폼物質 放出은 이미 상당히 감소되었다, 어 작업은

또한 계속 일판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東獨地域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C02 방출은 1987년 3억 4,400만톤에서 1993년에는 1억 7,700만톤으로

줄어들었다. 統獨 初期 貞獨반域의 주민 1인당 CO2 방출은 22톤이었다(서

독지역은 주민 1 인당 약 11톤).

효과적인 氣候保護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몇년간 환경졍책 및 에너지정책

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동독의 經濟復興을 CO2 갚소조치, 특히

에너지 효율성을 대폭 개선하는 작업과 連繫하는 것이다. 이 중 특히 중요

한 것은 건물부문에 대한 조치들이다. 束獨地域에서는 여전히 개선y]어야

할 緩房熱 생산과 분배 그리고 나쁜 건축재질로 인해 건물난방이 특히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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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란 41.징오7J-S- 야기시키고 있니.. 滄·은 hJ빙·시설들이 기술지으로 수준 이

하이다. 띠.라.시 7-선-E 立$적인 에L-1지공겄 및 이·13L조가 미. 1되어야 51

니-. 장비를 위 1 각종 조 치가 헌제 진 핵]중이다. 이기에는 닌·IN'시선의 헌대

촤 시·y] 외에V 긴볼의 斷熱技術水%l(合 <· 이는 리·71이 )/1요히-다.

에 니지 진의1-]f정, 새x,L운 난11]' )J,t 
'L->f징에 

31각한 - S-해물진 김'소3(정, 새

로운 난18-시셜·)(징, 난)a·비 징신·<,<·징·은 %獨地域에도 적. - 되고 있다. %j( ·

條1 ·J에 의 기 헌 까지 헌·시 직-c)-j[<- A'-· 서-h]- 1깅리 적용되3( 있는 난빙'시신

1질 
VI·%g·l.l] 졍<l·Ai·정-P. 19$h'l 이2안 히.니.j/- X-'힙·毛디·. T)<9 M인 러 시신에 I:l)

한 에 니 지 %11그·l, I L 구조긴 익 시 -2- 
. 서-<간 차이가 但어 지게 된다.

기-징· 시-;노한 목AfF . 꼰:1'b l· %l']%'시 
' 

13-S- 가능한 한 VI-시간내에 ]/)Io<化

히-V 소IA 긴$의 깅 7 애너지 (/)'y))l;-! 건%·V l
io-t-:,-L< 이니·. 

'해닝' 
게정]J]3{·

의 공칭최·예시 신인방 익 주정부V-은 )/j-'l/-에 3i-징2 수준을 +獨地域 /L

애피但이 시- - 히·]·r데 한셩'壺니·.

iRMMl/1의 )'A.質111·.과 이j,t 인 한 부담o·로 인해 건축제주{부문에서 는 l/1<d·

di 인 7기·조 )')· Al한 
-

'

l /- 성 이 원었다, V-·동에시 는 이 조 지3·을 버-선 동합

적ho-로, 
-[y 긴-l!l- 세정 비 1/1·;..:- )꾜IL[[, 직'c/]과 CI!l·v·1시키서 시행해야 恒· 것이

다m 개정 %'l 斷熱$[J」l,VO(WiirmpscllllLxorduung-)E 3·%/)LA치 의 형 배3A 겨-; 의

Id늘들에2/- 적A-히·J·-1록 
-]-/-징하고 있디-. 긴-Id- 외3(L블 V성하는 새vv 부뇨

이 니· 改築%]l 부f<칭·문, 씨, 지-E, 지하설 · 1징)-F 힌헹 기A·c준에 닐는 h'J·

인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중임닌·방시싣을 처읍으로 시공%l· 깅-7.외. 싱·딩-부 i[-

을 게;%)·省· 깅7- 난18·시신5(-징의 X-'IL조건이 ·직A-dd다, 이러"l· Ix·]/]을 통해

신연t8'두내 긴骨이 ])1녀 IF,되 12)시 에 너시 절약을 뾔 恒' 수 있合 것01디·.

신오11%-주의 
· l-11- 데싱·으로 언1-M·싱-Ii)-e 이미 일 린의 (援프로5(8]}을 동

'苟 
굉·w 위한 구.1기 <l 최· 및 보 5 작31, L ( 리고 이2· -%한 CO·2放1-11減//%包 위

한 중요 
' 

F 기반을 마il'1해 놓7)·다(이에 내헤서1:- 본 징- IX. . 5 보분 71-조).

애너지 전의C과 CO·2放11-1滅1Jp를 위 %'l· 조치들이 지우·l 가y한 분야로 叫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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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었다. 현재 이 조치들을 평가해 보면 재원들이 주로 이같은 목적에 사

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자료 제공, 상담지원의 강화, 건축물 보

존 및 현대화 연구기관의 창립 등으로 co2放1+, 감소계획을 실毛하기 위한

실질적 인 토대가 마련되었다.

9. 對外經濟 c 코메콘(COMECON)에서 自 由國際貿易으로

91 貨鶴 - 經濟-社會統슴 b(後 對外經濟의 發展

과거 동독의 대외경제관계는 동구지역의 경제협 력체인 
"

相互經濟援助委

료會"(COMECON)의 회원국이라는 점에 의해 결청되었다.

코 메콘 국가들과의 장기적인 협 력계획 및 공급계획을 통해 동독의 생산

및 무역구조는 지나치게 束歡와의 去來를 중심으로 형성되였는데, 1990년을

기준으로 보면 동독수입의 65%049억 DM), 동독수출의 78%(298억 DM)가

동구권 국가들(MOE 국가: 알바니아, 불가리아, 구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구소련, 헝가리)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서방 선毛국과의 무역

은 동독수입의 25%, 동독수출의 13%를 차지했다.

貨帶統습이 효력을 발하고 동可의 계획겅제가 社會7J 苗場經濟로 전환되

면서, 그리고 또한 동독이 코 메콘 국가들과 맺은 決濟體制가 해체되면서 동

독기업의 대부분이 서구의 競爭者들과 경쟁할 만큼 성숙해 있지 않다는 점

이 명 백하게 드러났다,

東獨企業들은 특히 경쟁력 있는 상품은 물론 효율적인 교역기술, 마케팅

기술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이로써 동독경제는 동구의 전통적인 판매시장,

특히 舊蘇聯 地域에 그 생존을 의지했다.

시장경제적 인 구조로의 전환과정에서 이 시장들이 왈전히 붕괴되는 것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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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기 위헤 언방징부는 國家條//)(제1:1조)과 統 · 條&{J<제'5조)에서 이 지의

시장피. A)-게되는 10'賴%護-趾 익]속健니-.

-5(旻촤예 의 
'l. 

f%,濟시스넴은 1991 닌1/l'까지 -( A-되었디-. 1990년 하반기

C(]MI·:CON 회원국 - <-L부디의 수t/]이 甘저히 김'소되자 ]卽0닌1/{' 삐'1-'/와 /Il

役<流애 띠.른 移轉]Il V 톼진·고가 236억 UM으V ( 어 다. 이 추기·히.

이 신언]g-주네 기7·체를 존A시키기 위헤 20익 l)M의 수骨지fr·l-;-: 이

� 

지불되

2다,

貞獨企菜3의 복잡너.단 
'F 

체제전쵠-과정 
t< 

구조조정기·정, O- 리고 중동부

- H-s:]지익의 거 한 정 치 적, 깅 체적 1힉은 진체직F-로 1獨地域의 Il外交易

l&을 크 게 -許이%L게 臧니-. 1991-19941JR 点獨地]或의 데외-%l(역랑은 223익

DMjc h901/1애 111해 0:-}% 骨어3-있·l<네, 이중 +1欲와의 ·il!.역·온 90익 r%M

V 80%,니 (어吾있다(부A V,표 Nr. 61 7]-조).

힌곡] 19943·3 목인 
· 

1제의 %1까)易 
'

·:에서 束獨1'也域의 ·j-外交%)Id:이 차지

하<--> 씨-A-으 IF90<·1에 비 헤 수입-S. 4%,에서 l.7%, 수舍온 드6%에서 1,8%로

낮아졌니-.

신연1%'주의 
'對카VI易은 

]%4%·! 처읍으로 증기·추세를 J,t이기 시 작臧디-, 전

V{V 대비 y:q까%M씨다< 8,O%,가 Ac이1J- 223억 DM (17> DM 종가)에 q'

穀니.. w : l- 러 니· 1990%·1,a/-터 히-릭'추세를 3,),이J 있<:- 중hL부-8-Ri 이러나라

<MO]C-..LSI1(ler)에 내한 對쌔'A-L<E If)9/Ih·'l 중애V 게잭'- 줄이 h-있다. MOE

-:·'l-가 대'헌· )']씨-'례易)111A< f)0익 l]Mt-j,L 7'{tcl,)L 내비 I l.8%가 -計어1.·었니-

(d<풀 - If).!)%,. 수t/] A l.8%).

2 f. 원인- 신,s·l)8-구의 Vl 1없는 최 1<l] 3
1
)- 익 ·삼<·f인 -1시아와의 3/-억이

메%- 기조壺기 떼분이다. ns·전리 게시과정에 치헤 있는 폰V(-L(-H. 9.9%), 제

고(.[ I./l%), 힝 기·리(.·.12,2%,)피.미 
- 

lId/,t :·]]L 데의무리고가 W기-'臧디-는 71

은 반기-Ac 사A이 디·.

- . )I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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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 라, 내려진 결정을 수宅하는 受動(l<J인 위치에 있는

데, 이는 환경보호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촨경보호에 대한 관심은 계획적인 경제체제에서 아주 소흘히 취급되었다.

한편으로는 단기적인 계회목표를 달성해야 했으므로 노후시설은 현대화되

지 못兎으며,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시설

에서 나오는 유독성 물질들이 처리질차를 거치지 않고 생태계로 吾 바로

흘러 들어갔다m 이로 인한 경제전체의 손실은 단기적으로 성취한 성과를 넘

어서는 것이였다. 그 이유는 환경보호가 늦으면 늦을수록 비용은 그 만큼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舊東獨에서는 권럭분립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통제하는 측과 통제받는

측이 여러가지 면에서 동일한 경우가 많았다. 즉 한 지 역의 물공급회사와

퍼1수 리회사가 실질적인 河川利用者이면서 河川·s-染者였으며, 하천부문의

통제조직, 즉 국가 하毛감독기관은 촨경보호 및 수리경제부 장관의 관할하

에 있었다. 그가 기업운영에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면 자기가 맡은 생산목표

롤 달성할 수 엾게 되머, 하천 감독기관에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면 環境保

護法이 무용지묻이 되었다.

계획목표 달성에 중점을 둔 결과 資本스톡의 지속적인 개선활동에서 발

생되는 
"

環境收益"이 사라졌다. 이같은 環境收益은 새롭고 자원보호적인

생산라인과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生産1程에 再反影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한때 부유한 적이 있던 한 국가의 社會間接資本이 관리소홀로 인해 마모되

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문에 큰 부담을 안겨 주었다는 사실은 심각한 일

이다. 그 한 예로 Mansfeld지역에서의 납찌끼 방치를 들 수 있는데, 이 납

찌끼들은 2次大戰 以前에는 벽으로 둘러 쌓인 水權에 버려졌다. 이제 水權

들의 貯水能力이 완전히 사라짐에 따라 이 납찌끼들은 건축상 또는 다른

면에서 아무런 고려도 없이 주변의 綠地帶에 버려지고 있다. 또 다른 극단

적인 예들로는 風光을 해치는 갈탄채骨, 건강과 환경을 전혀 고려치 않은

우라늄 採鑛, 화학삼각지대를 이루는 라이프찌/할레지역에서 일부 고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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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븐의 聯세對까貿易情報處(11fAi)가 있다. 이 기관은 배를린에 지 칭을 섣치

壺으미, 54개 이상의 데외d[L익사1,L소, 1
,
L 역 대표부 및 MOE 국가돌파의 헙

력사)l(소-趾 괸·장하고 있디·,

나아가 對外貿易-·t]i[務/yI"와 WM代 t
'

il;<·f 신연빵주 산풉의 서유럽시장

판로촉진을 위 한 수조치暑 수헹하고 있다. 1卽0넌부터 SRI-징)/는 이 특

수조치에 苟요한 제윈各 조도t하기 위해 2/JU처'源을 마린하었다. 힌제 추가

재윈은 모1 l· 악' 1친11( 1)M에 vt-한다.

V·<기R] 의 해외시징' 진출各 보다 71' 지원하기 위헤 1범'정부-:2 
·%V外'd

SIT覽會 지 71의 틀 속 서 1991VI 771 1 일 - If95VI 12월 31&]) 기간 중

[i]1때1'(J으로 톡t/1한 조 긴의 헤t키M을 ),L장해 주고 있나(포1·기·if액의 힐-인과

- 

1시불, 빅-람최 AJ·VI $-고비, 이 행비- - 33-에 데한 J,L조함 지]](').

1囚4넌1/l'까지 2,300이개의 동-A-기 7]들이 296게의 연방정부 지웃1을 반아

海까1!P證會에 출품'健{-<데, 이 중 9411) 博覽會는 선진공업국들에서 71린 것

이16, 123게는 중7부 -H-7], 중<·l·, 베트<J', · 그 리고 79게는 게 BL상국 또는

신훙공입·5·[에서 일린 것이 있다, 동3 출품오]체돌의 주종은 기 게 및 시선자

·제였으{tI, 그 다-S-으V는 오 % 진동을 깃'고 있-:. 소)J I j (분이었다.

IW4년)/J'까지 이 1·l·wIll援우· 위한 재우1조달을 위해 연방징부1 
·ilM까貿易

Ii,f覽6 費 1-] 으로 2,850만 1)M룰 제고[健니·099IV! 33)만 DM, 1卽2A·l, 19韶

y.! 긱·21' 750만 OM, 1994년 1,000민 DM),

언방정부는 이러한 조치骨을 續1']"하리는 의지暑 깆'고 있다, 지닌 수<1간

중Z-부 유s-]지의의 販胸'd-j'場을 안정시키기 위 MOl< 국가들에 데외무억

사무소와 ) /-리대표부를 전 7]하있다m 이징-은 과정은 거의 왼·료되玆니·,

束獨地域-S- Il['W鮮.濟에 핀입시키기 위한 /·-- 릭에 있어서 특히 外國/,哲·의

l(-l:接投資-tL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정부1·r +獨地域 7징부들과의 헙의하

에 外國의 投'資誘致에 dc 러을 기合이고 있다, 이믈 위해 오!lg-졍부는 녹히

- 그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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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소재 聯邦經濟部 싸廳內에 
"

외국인투자 안내센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Irn 新聯邦州의 EU로의 統음

IOJ EU規定 適用

독일통일과 더불어 EO法은 또한 束獨地域에도 적용되玆다. EO法의 약

80%가 즉시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로씨 신연방주의 경제는 즉시 共同體

市場의 모든 가능성과 잇점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동독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최원국 가입시 거쳐야 하는 장기간에 결전 지리한 협상을 거치지

않고 회원국이 되었다.

독일은 신옌방주 지역을 위해 유효한 ED法의 약 20%에 대해 예외적인

적용 또는 過渡期 規定을 인정받았다. 1990년 12월 4일과 1990년 12월 19일

일련의 조치를 통해 몇몇 부문에 있어 東獨地域의 경제를 EO法의 기준에

조정하는 내용이 규정되었다.

EU 이사회는 해당규졍들이 0 力成長을 위한 지원으로서 잠정적인 성격

을 띠는 것이며, EO ·共同體 市場의 기능이 이로 인해 가능한 한 침해받지

말아야 하고 또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이 침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내걸였다. 산업분야에서 특히 다음의 부문들이 그에 해당하는 것들

이다: 생필품, 화장품, 유제,품, 화학생산품, 약제, 건축기계, 전기 기구, 섬유,

크리스탈 유리, 완제품 포장, 종자, 품종 등.

통일이전에 동구 COMECON 국가들과 유고로부터 無關稅로 東獨地域으

로 擔)L된 물품들은 계속 無關稅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이

물품들은 東獨地域에서 소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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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업정첵, 농업시징37-정, 교통W, l-겅 W 부군에서 sc 다른 에외들이

인정되玆디·.

상술한 EO 理7:會의 W률조치 중에는 새료운 조 치를 취하거나 한시리

제한조치의 1쳰경을 히용하논 各骨성조(도 포 함되어 있디., 그 리나 1卽0넌

12월 1!Il率:會에 의해 짐정된 기본우1칙은 페기되지 못하V록 되어있디·,

독일은 對1Wit圈 貿易을 위한 예외5f정 중 이 융骨성조힝·을 이용하고 있

으 이, 19%년 u원 31 일자로 끝나는 W-8-9]으로부터의 無關'稅 i )l,이라는

애외5-/-정을 지-긱· 1년씩 더 인장하자는 초1칭서骨 제출했다, 이 에외-)"(·정은

19959 중 1가지1사으且 져용한 수 있더-.

11.2 EU 構·造調整基金

1<IJ 기준에서 볼 떼 가장 +開發된 지익에 속하는 신연1·g-주 지 역과 기다

최%f국간의 <l-1영과 개발의 격차吾 줄이 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재정징·치가

I<[j 構造銅整基金이다. l<U는 1%1 년-1993VI %안 60억 DM의 構造調整基

金을 제공하였다

"

地域評.濟 ]韓造1])(l%i:"이 리·는 )「N'.同1-際題의 오1환으로 제공되는 l<t: 地域%I

<l<FRl0의 제웃17 독인내의 지우1과 디-l-어 1293%tI까지 기71투지-<진과 ,i-
'

%

Bi'得 l< 인자리 촤보가 따)-A<·t 인31.리2>트럭 ·지 叫충01) 투fr 되었디�-,

19938·l 8월 l<U는 1994닌-!(너 汚99넌까지 적정-되는 l<U 構造,祠整)(金 계

징3'(·징을 VI-효시臧디.. 構造鋼整&·&(지리겨급, 
,

사최기6%·, %L입 기급, 어 7]A-

제징쌍지)의 긱· 최 71국애 내한 분베는 fAll' os를 통句 완it되였다. -!·y )

은 [994h·1부터 1999년까지 익· 203익 ECU (195)4년 불가기준)에 딛'하는 ·
'

l

'

r

조조정펑- 제YI- . 분 빈-있·으미 2-l. 중 익·' 1 18억 271 12CD는 신인방주-趾 위

한 깃이 디.. 이 녀'源 지역 졌제%. 1, s]H]교A 畓 1조치, d,T동시장정책, vsj

정첵은 위헤 중%·] 직으로 J규입q 것이다. 出94년보너 신언lg·주와 +베-趾 1은

A' 1 1 1 Ril>]W]或으21. 새%q.게 선정되이 ICU<,e·뷰터 재 정 시t 2 기-징' 滄 8헤

)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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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는 지역이 되었다.

신연방주에 있어서 地域經濟促進은 경제구조조정에 있억 중요하고도 효

과적인 수단이였음이 입증되었다. 이 경우 ED 지역기금은 연방정부와 주정

부의 국가재원에 대한 共同則'源調達의 역할을 한다.

"

유럽사회기금"(EuropEsche Sozia1fonds: ESF)의 범주에서 제공되는 지

원은 신연방주와 束베骨린의 경제체제전환과 구조조정작업이 노동시장정책

및 직업교육정책과 부합되도록 지원하고, 長햄 失職과 靑少年 失職을 근절

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

農業設立基金 및 保證基金"(EAGFD의 재원은 농림업 개발조치를 위한

공동재원조달, 농산물의 가공 및 시장여건 개선, 촌락과 지방의 생활조건

및 노동조건의 개선 그리고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uw3 EU 農業吉場

經濟, 貨帶 및 社會統음과 더불어 東獨地域에는 1990년 7월 1일 EU 규정

에 대폭 부합하는 시장질서체제가 도 입되었다. 이는 1990년 8월 1일 ED와

동독간에 체결한 사실상의 關稅統슴(de-facto-Zo11union>을 위한 전제가 되

었다, 東獨地域을 ED 農業政策에 編)L시키기 위한 조치들은 농업의 모든

부문에 걸쳐 해당한다.

시장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家畜 部5의 過乘]T産을 철폐하기 위해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틀 속에서 버터, 분유, 육류 등이 특히 동구지 역 제 3

세계 국가들로 수출되었다.

농업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부문 家族企業의 재설릴과 현대화

지원, 法)L體의 구조조정,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과도기 
-a-정들이 효력을

발생했다. 이 외에도 독일은 共同農業政策(Cemeinsame Agrarpolitik)으로의

이행o]] 근거하여 所得 損失分을 보상해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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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권한을 깃·게 되있다, 동.!·>- )
&'-o]J/--l,:--皇 l<U의 /%신·관게 및 시장AJ 로

통합하는 카71-F 1敍 징-에일이 삐.yp.게 진행피고 있다. l<IJ /農業政策의 개희

과 (iA'r'r l%V2의 체7)은 iL:-의 농3] 부분에V 새<L운 도진들을 가저다 준

것이다. 인빙-정부는 이 과정에시 동독의 요<p‥計 고 리하4.< 3/·정들合 괸- 1시

키는대 싱 공循다(이에 내해서·l- 5·장 v. 3.9 침-조).

i%t'l]外必'」l,i %괴 RU 構)1411]整基金의 누cf](EFRIC, ESF, c.;AGl·'L) 
'

L 리It 특

수%'l· 발의(에: luteu-eg' 11, K()l-IVel-, Leader 21, [Jrbau)-計 통해 - 8-'7]공<제는

신 ;!빙'/피- W메룰VI의 산{ 1과 ·A<71Ji(분의 c /-조조정싱-의 문제切.-a- 1:i·복하

24 신71 各-2- 
'

(

'V(少시키 '리는 
인.방싱부 1

· 7싱부 자5·1의 노 이 
·>-에 

시데한 공

호·l 巖]J.

V. 顔聯邦+H 農業의 構造調整

Irn 1989/90닌 Xi)Il,

1.1 農業制度, 構造 補 從 lG%

"

-

'

· 

업시인 셍신·to식"- 갖1 itl<It%;·) 내 힝71제리.<C AX<6%Mil7J 2 ·慮괴.

曲:+獨 3 71부문의 어리 차레에 d친 사최적 VI희은 상남한 실211을 S·5]兎다,

L'.f 견과 농%V)의 소-8-P 배제되고, IMI,i]農]훗, IA營農場들이 주7-를 이부게

퍼%1J,

1開9닌 농긱지치· 家7 [이7.>의 90%가 4
,
5:30게의 集1이協[i]]員,場<l.PO), 580게

의 IA營員場<VIC(;), 21 리고 1錮營栗體실-에 의헤 운인되31 있었디., 
'

( 나미지

1- 조 힙'%.1의 私1'h)인 이$-, 소·>-<-s'l- 개인 $산3]자, )It회 i-S-의 농장, CE리고

약 3,500기i의 l
'

(營業.s 에 게 속-壺다(부록 도표 Nr. 68 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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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신71 各-2- 
'

(

'V(少시키 '리는 
인.방싱부 1

· 7싱부 자5·1의 노 이 
·>-에 

시데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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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顔聯邦+H 農業의 構造調整

Irn 1989/90닌 Xi)Il,

1.1 農業制度, 構造 補 從 l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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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시인 셍신·to식"- 갖1 itl<It%;·) 내 힝71제리.<C AX<6%Mil7J 2 ·慮괴.

曲:+獨 3 71부문의 어리 차레에 d친 사최적 VI희은 상남한 실211을 S·5]兎다,

L'.f 견과 농%V)의 소-8-P 배제되고, IMI,i]農]훗, IA營農場들이 주7-를 이부게

퍼%1J,

1開9닌 농긱지치· 家7 [이7.>의 90%가 4
,
5:30게의 集1이協[i]]員,場<l.PO), 580게

의 IA營員場<VIC(;), 21 리고 1錮營栗體실-에 의헤 운인되31 있었디., 
'

( 나미지

1- 조 힙'%.1의 私1'h)인 이$-, 소·>-<-s'l- 개인 $산3]자, )It회 i-S-의 농장, CE리고

약 3,500기i의 l
'

(營業.s 에 게 속-壺다(부록 도표 Nr. 68 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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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독일지역은 통일당시 鳥業部門에 있어 특히 다음과 같은 
.

구조적인 차

이를 갖고 있었다:

- 구서독의 농업은 주로 토지 중심으로 섕산활동을 한 반면, 구동독의

경우는 穀物소産과 家畜例育이 분리되었음.

- 서독의 農業企業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평균 약 30 헥타였음, 이에 비

하여 동독의 協同農場은 평균 265명의 종사원이 4,500헥타의 토지를

갖고 있었음, 家畜側育은 전문화된 업체들이 담당했는데 평균적으로

124명 종사원이 소 15700마리, 돼지 3,400마리, 양 600 마리, 家禽

9
,
600 마리를 사육했음.

- 協同農場 또는 國營農場을 통한 생산외에 私的인 생산부문도 대규모

의 국가지원을 받았음. 150만명의 생산자들이 가축의 15%, 계란의

34%, 과일의 22%, 야채의 14%를 생산했음.

- 食品産業은 총 570개 업체 및 콤비나트에 27만 5천명의 종사원이 있

었으며, 약 40억 마르크의 매출액을 기록했음. 원료의 質, 대부분

老/'3化된 생샨시설, 보조재료.운영재료 및 포장재료의 부족 등이 생

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兎음.

구동독의 농업은 주민들의 공급문제를 가능한 한 自給自足 )j式으로 해

결하고 외화획득에 기여하는데 주력 했다. 동독의 總價値生産에서 농엽부문

이 차지하는 비율은 %였다. 大規模 農場의 종사인원, 생산자본, 투자, 충

분한 경지확보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농업부문

은 경제적인 효율성이 떨어졌다. 能率低1의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D식료

품 및 농기구에 대한 국가의 대폭적인 지원과, 2)농장업체의 구조를 자연적

인 입지여건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을 종종 불가능하게 만든 上$T達式의

생산목표 설정 등을 들 수 있다.

비경제적이며 환경적인 면에서도 有害한 家畜例育과 穀物生産의 분리는

- 그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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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친. 수송.)11 와 핀·리 비-11 요-'If 健으미 1眞1竟>0'染合 이·기시켰다. W업임체吾간

에는 깅 이 A%기 나지 않있·니-. - /->]]- A·신--M·에 대한 收1'i%l%, 價1%fNlk'%p,

칭·의성피. 모 험십A 빼잇'아 길'다.

득히 C 과 키 인 動機$發1·람制의 
' /1<.(l:.-(.-< 부정키으로 리-성-號다. 농위부분 종

사자둘의 실<1직인 1-G- 박딛·, 소득의 -]/-·제1:- 싱취A을 상실하게 하는 요인

으j;'( 지-성--感다. l%l-끼/農場(LP(i)의 3,·w J/--(.< 싱·공 ] - >/분의 d-,1통제도되· 비

슷한 V습을 Lq]t 있있니·w fl/·1別-樂體들 Iq',·鼓1'/:하-(-t데 Iii'M</.要1시으V- 작심-힌

젓은 바로 농민들이 V지니- 농가와 안<1되 지 엄·'았다1< 짐꽈 대제AL 포11-적

인 職業敎/i'이 이무어 지지 fy았다�->. 짐이 있다.

X-<f의 -
'

&·입J/ id-끈. ·)l·:%33·Al'l{J인 조 리피. J ;L<힌- 기(- 人)J]모·/A,P V- J(VI-

하리고 시2,c-벴는대, V%f 농업부문의 /%,))]W')%,은 서독지익에 니해 1/1게나

+·c았·니-. 1989%·l 동<·c /&LH']부분에·l7 851%l.l-19 이 종시·'螢<2데, 이 중 50만16은

7요섕)산, 18민·Lg은 보조)%1신-. / 고 10민-14은 唯정, 4만 :3 J밍·욘 무하 . 사

최場·g에 종시.헴다. 7 7] 骨사인</- 중 76%,는 l%;i[]員場에 속慷고, 어성종사

자의 비-Q-< . 38.6%었니.,

].2 農産物. 
'

I Ii場狀況 및 經낸[Fl:

I M 빽히 >·[·:-E v산자 기-커, 수춥지원의 4루징合 지%·l 동b]-의 VI·산-2- 가격

제 는 가는 
'l· 

한 높·은 d-<준의 i'1 給1'l][그<를 이->,f한다<.< 목표외. 너-널·어 셍

산을 증기-시 1니·</ 색-AL·난 가지고 있었디.. 
'한)<f 

]i<本 食뀌,l,,l,에 대한 소 비지.

-s-가논 년-prn- %T 으j<L - H-지 되있는1<1), 이<-:- 國家[·111助金-위 헤 기-V-헴나. 2.t

림에됴 분CI+-하[Ct 인 반가게의 원%8 
-;·t 

시A'L귀. 지舍니->- 지.계 전제기출의

22%를 차지하여 C
I
( 서독보다 돕있'다. 아·된-리 %1·매-S- 식5'L품의 %樣·l%·[과 y(

이라는 V]
. 에서//, ci h)-은 서%;-수준에 훤쏀 못미 첬다.

- i <-F 
- /요한 家畜끄·:A 의 김% 100%, l'i 給%'를 이구었으11-], 불AI산의

겅으-에도 이 러 헤 병-;·-t을 내11·l 내부-11-!-의 IA/-가 100% [
"

l %0度를 명성 壺니·.

- )2%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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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육류, 계란, 유제품, 버터, 설탕, 가축, 감자 등의 1연당 소비는 구서독

을 능가했다. 무엇보다 곡물, 버터, 식물성 기름, 유지 등은 MVL을 펼요로

했다.

동독은 620만 핵타의 농경지(LF)를 확보하고 있어, 農地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토지, 기후와 같은 자연적인 입지여건은 서독보다 불리하다. 그 러나

주민 1인당 농지면적은 거의 2배에 이른다. 주민 1인당 家畜數에 있어서도

동독은 1990년을 기준으로 보면 서독보다 40% 더 높았다.

수익면, 능률면에서는 주어진 가능성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서독에

비해 아주 뒤떨어掠다. 穀物生産의 경우 동독의 수익은 서독에 비해 16%

낮은 수준에 있었다. 젖소 1마리당 우유생산도 약 4,000 킬뢰그램으로 서독

의 s% 수준이었다.

동독 농경업체들의 수익성은 19%년 이후 여건이 점점 불리해잠에 따라

불안정하고 후되하는 경향을 보였다(부록 도표 Nr. 69 참조). 업체의 生産

費用이 수익보다 더 높온 상승율을 보였는데, 가장 주요한 費用要素는 材料

費와 賃金이었다. 수익성과 비용의 추세가 불균형을 보임에 따라 업체들의

이익(總11」VA)은 줄어들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평등을 추구한 결과

協同農場 農民들과 노동자들의 소득은 194-19卽년 기간중 20%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同 기간중 업체들의 豫備資쇼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

래했다. 이 익을 내지 못하는 업체들의 수가 늘어났다. 투자의 감소와 더불

어 시설자산도 점점 老+b化 헌상을 뵤였다. 기술과 건물들은 마모 졍도가

심兎으며, 상당히 많은 修理費用을 야기시켰다.

.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國家支援0989년 320억 마르크)

이 徹廢되어 소비자물가가 인상되었으며, 1990년 1産者 段階에서는 대폭적

인 가격인하가 발생兎고, 중요한 기본식료품에 대한 消費.者 價格은 현저하

게 상승兎다. 즉 生産者 價格各 약 65% 내려길·다. 이 중 穀物生産은 5OX,

가축생산은 70% 내렸으며, 농기구 가격됴 30% 졍도 내렸다. 그 러나 消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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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 段階에시 식5A.품의 가걱꾜. 약 20% 정도 各致으며, 품목·둘도 아주 다양

헤%)다. IT)0닌 히.번-기에 동4·(의 y%기업들온 썅1국 심긱'한 運營資(과 재

징분제애 봉착壺다. 이 러한 분제들-F -/조적各을 
위힌- 지 1과 過渡期 支援

各 통해 부분직으로 El-촤되었다.

]..3 環境汚染·

完全集$1化외. ·71%1-언 대5-t-/m-J- 깅직·방시, 銀·1$J<LA·:과 家·%p·[]·8의 분리는 지.

71스리운 且의 순한과징과 
'l·겅에 

J'
,
L 징적 인 %1파-趾 초 래循고, 지익에 미.

라서는 심거-한 정V의 ]裂]窟:]il傷을 기·저웠·다. Y지와 물은 니·읍과 갑이 지니.

71 +d'料·tO(fJ.으V 인헤 많욘 부-]i!-이 십 한 징 V-의 · 

0染을 보있디-.

· 정 -]되지 旨-K 징작지에 무기니-s- 지징· 회·대

- 

. 엑체비]';·-, 사 1로, 무기비j,v- 저장소의 인익·한 건축상테

- 종종 처 리가 骨허·십한 의제비A-L

· 

- 부분직으로 制流現象이 심한 비 행기에 의한 대링·의 공중 비且 산포

- 사후저리가 
'%It- 

식물Jtrrn 의

� 

대폭 투이

- 1985넌까지 - '-/-7}-% 상내었토( 71 진꿀 살보, 뇌비 무RJ, 오염된 지표수

의한 %겸지 +l·개, 수범·출과 베%11[- 살At

이.-S-러 토잉·의 ]p:金屬 
·s'染·온 

%'-김 지의 2%에 해님·하는 151·w·l· 핵바가 71.

제직요$L 심한 정A).의 tB:1屬 '[5染合 Lt이 한개치에 V남'銀다(-!/3 J,L표

Nr. 70 함조), 71-은 품종의 농직--h 제배0위플 크 게 l·으로써 깅작 댄인촤

를 열시하고 l

·l )g'직으로 생신·식-If初· 71·딩·한 {1페. l·.壤'腐111'i:過%E 너-A AJ

號니·(부록도]Il[ N[71 초]-조). 총 50만 핵디·의 83澤1흐중 I/4이 Y]중직이고 일

Is·적인 경직 으%L . 2 되 었 · ,

環境問題 f]Il]Ifli애서 특히 구서독지익피· 1 ]]교해 보면 A&)신-수준은 v·으 J서

도 
'피다 

낭 필쏘1 디 lg.'은 J
,
L 기 비 %'L를 누7]'臧디.는 71에서 그 실상이 ·%l- 드

러난니-. IL-,]-"WU'f·J인 식꾼보 
'

. 의 평]·l' 사-S-링:V 퀀쎈 많았다, L.I 우1인은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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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하고 마모정도가 심한 생산수단의 투입 때문이다. 게다가 구서독지역에서

는 이미 오래전에 금지된 農藥을 마구 사용했기 때문이다. 전체토지 중 輕

土地의 비율이 높아서 자양물 세척과 이로 인한 폐수오염이 가중되 였고, 이

는 腐植作用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더욱 심한 惡循環을 가져 왔다.

국내와 주변국가의 발진소와 공장에서 내뿜는 대량의 有害物質(특히 아황

산가스)의 방출로 인해 구동독지역 숲은 심하게 손상되었으며 Erzgebirge

같온 지 역은 거의 전역에 걸쳐 황폐해凍다. 대규모 放牧場에 쌓인 질소가스

역시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었다. 그 동안 오염상태는 크 게 개선되었

다. 1994년 연방정부의 山林現況報솝書에 따르면 대부분 束獨地域의 삼림훼.

손정도는 많이 개선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서독지방보다 높다.

L4 1949년 以後의 土地改革과 所有뿌 劍奪의 殘在

소위 
"

民초的인 土地改革"과 1949년 이후 나타난 토 지의 소유권 박탈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어 려운 숙제 중의 하나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農耕業體를 回生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불안을 불식시킬

법적 -o-정이 필요했다.

須有權 創奪의 결과 7950년까지 전체토지의 1/3에 해당하는 약 330만 헥

타의 농경지와 산 가 國有財産으로 넘어갔다. 이 중에는 총 266만 헥타에

해당하는 u,517개의 個人所有 농경지(주로 100 헥타 이상의 토지 소유)도

있었다. 메클렌부르크,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州에서는 많은 수의 소 유

긴 박管작업이 종종 토지 소'유주와 그 가족들을 퇴거, 추방시키는 일과 더

불어 진헹되었다. 再分配되 않은 農場과 土地들은 게속 촹폐화된 상태에

놓였다.

국유 토지재산으로부터 농업 노동자, 토지가 없는 농민들, 신규 이주자

등 56만명의 受惠者들이 약 210만 헥타의 토지를 分配받았다. 분배된 토지

의 3/4에 걸쳐 평균 8헥타 크기의 21만개의 새로운 농민경제가 형성되였는

- i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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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L초 55%]-< A. V·입부7,:- 종시.지- >il, 45%는 동)/지의 시 온 移·住'K

듈애 게 )d.배피 었니-, 1952<-1까지 이 세로E )
A'-지 중 8만게는 수익성 부족,

겅직·지·의 짇방 ITl%1 사밍' V으로 다시 해체 되 있고, Y지는 1酒/·;'{M'])(으로 니·

시 님어·<('니-.

약 1001/l- 헥버., C'f 중 50만 헥나의 A'-시가 
-]·
r가와 지lg-지-치단제의 소-8-로

님'았다. 이 중에서 <-f-본직으5,L 약2 500이개의 1시營農]烏이 - ]](습농장, 시)%]W·

징, - 그 리51 -공]]( y징·의 형 j[( 
2

1
4· 성되%디..

1952닌,di>-니 범1制集[비化가 진햄되었-(·.<네, 4·]-히 ]田2년 771 17원자의 ) 님V

비'])[·:· CDF,1忙%i 에 I[)·리· 2자 소-H-구1빅-ta- 물길이 있었다. 예-計 R어 국가

가 <
I t-징 

'l· ·]1渡義務 v名 . l 수 임0-1 징 지 직인 싱·촹에 의 한 81력을 반아

경직'읍 포기한 소유주돌, 시독으-<L 도1-M'간 소-R-주들 또는 3 [겅지억으로 移

():.룰 깅'요Ii[l'있속1 소-R-주들의 농지 가 그. r]1싱'이있1<l-. 1953년말까지 약 70만

s /니· 상닝'의 총 2/l,1 1 1 개 업제에 데헤 PA )/'h7' 剡奪이 있었니-.

p)iA·j'權 刷奪과 ]-/게 토·지 소-9·주의 추12'IE- 마 7민둘의 )%, )J構]&가 마

을의 긴축 · Al·깅상61애 심각한 $1과-Cf 초 레 懷다. 자<1舍 것·춘 닐은 사7BA

이 농촌-필 떠나%1가. ]f모 강 사WO 로 인해 농촌의 모습온 괸- 變21,를 쥐있

디-.

맡은 농지 외· CI- V-지 의 개<l-에 있이 니-A]'權에 띠·<스 y[l[屬의 313)]는 지합

까·지V CI. 영항을 끼치]L 있니·, 많< V지 소.·1·'fM-과 그- ]·l(結' h·돌이 庚·地

가 9)Id 정3<를 인-아1.l]기기· 
'7]]--<-미, 

1.-ic/-l R]증시·오]-E /i<지 대징·의 /13)[V

어리운 작 ] 이 되 <it 9)다. 개다가 3/-지개혀에 의힌· +)[fl·'地돌各 소-7CIrn-l 변경

01) :라한 3-f 정에 띠-라 x/13-t-에 ]갔·게 Gi l]'標 fy이이 I/J-Ar한

� 

깃이 아니므로 141

직으로 
-M·식-십' )- 깃-L-;-이 많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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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0넌 以後 農業發展

2.1 晨業政策의 B標

1993년 10월 3일부터 서독의 農業政策의 주요 목표들이 束濕 地域에도 적

용되었다. 그러나 역사적인 받전과 기존의 출발상촹을 고 려할 때 생활여건,

노동여건, 환경여건이 농촌지역에도 잘 맞도록 하는 방향으로 일롄의 農業

政策的인 조치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젓이 펄요健다.

다음과 같은 조 치들은 命은 깃으로 입증되었다:

- 반드시 실현해야 할 農業企業 解魏過程(Entf1echtungsprozeB)을 법규

를 통해 지 원

- 농업생산을 短期的으로 생산량을 줄이고 품질을 개선하는 작업을 통

해 시장의 요구에 부응시킴

- 投資支援프로그램들을 생산럭이 있는 업체 중심으로 하고 환경에 부

담이 적은 경작을 유도

- 構造調整支援을 통해 가격하락 및 운영자금상의 어려움들을 해결

- 社會保障推置를 통해 구조조정과정을 측면 지원

농업정책상의 주요 현안은 효율적 이고, 競爭力이 있으먼서 시장지향적이

고
, 환경부담이 적은 농업을 확충하는 것이다. 어기서는 특히 私的 

- 

所有權

의 分散과 기 업적 운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再設立者

및 새로운 설렵자들은 과도기에 국가차원의 특별한 지원을 받는다. 농업은

單..-農의 형 태, 協同[PJ 기업형태 또는 기타 法)x,形態를 취하먼서 E:業 또는

副業의 구조릍 깆'추고 있다.

효율적인 企業農의 구조骨 계속 발전시키겨 위해 앞으로도 적 질한 조치

骨 통해 계속 지원한다. 특히 축산가공분ry 가

� 

경쟁 력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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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法的 基礎

統 
. 條/d)을 통해 A'-((]부문에 있어서는 7·l·직·적으<'L II%-1/]-趾이 1獨11k]或

에V. 적- - 뇌있다. 이로써 통-!5 애서V 서독에서외· 동 1한 ))]직 조견에서 )W

신·을 
'VI· 

dc· 있는 이긴이 조 성되있r]-. 
- 5(-룐 健制轉換(l:業을 - - 이 하·게 히·기

위 해서 ·특징 'f 11%-l)Ii-]fL-은 VI·지 사정에 띠-라 적-2-하고 이Al)까지 A獨1'흐

]或에서 직됨-VI이 므 VI l
)
)]-'l-/·돌을 -7·A'1직으로 계속 시용하는 것이 %'1요했다.

이에 해낭디A-:· 것으새m;. ]'
l
)- 잇),L다//. /Il%AMCS調整[);·, 農71%lri]農·]易·

(LPG-Clesetz), 所/'라11사·허導에 2란한 I

I], IV$IIi]l%j局 
1것 

L ]. 소속 조1]·Y·l, 기 다

<·vI에 대'힌· l%llA-S 검쟉'지의 
' 

ff%Y에 1란 'l· 
빔, ·A l)pl V·E ->; 수 있니-.

(l) 農業構造調敍法

-

'

k독의 /,i<,驕會가 의조1한 19ao[{{ 6우1 9인지· 농7i 의 사최지, 1깅혀 시

장겅세<'!-의 ·
'

/조.직 w 초 정에 :[/[-'힌· )
10·은 -

1갹칭 
%E·.A ·

'/%IS)閏%y)<·(1.andwirt.-.

sc hal-'UIU])[ISStil-lgsgesetz) . . V·지 의 I/,[0 )))i'j('權'- 
'

I l]: l·.!l(/V하11'< 보 깅·히.미 니.

양·한 < l

'

t 조-(·f 가전 농3]을 V/'진시 키기 위한 a/]적인 기초骨 미딱1.'헤 주있너..

이 n/1- . j
,

'
- 잇),t니-3/- 旣)//의 /IA· A순.75 해제하고, 동시에 이를 q.0 n/1 적

% 태, 난제의 헝 j,!- 제)[1히·는 것合 ·if정하/J 있다. 이 %/]은 또한 協]I(]農場

조'7j·우(b의 1J'피를 <
l (-징叫미, 지·-H-3,!,운 V겨 · il% 횐·파 도지제a,t 정미의 실시-猛.

가)J 하 해 준L]·.

//. 러니- ]l;< [);·'<y. 실세 y-l-2-싱- 징릭-히x] 館'2tC 부분적으j,LIT 이치에 밋·지

않·l( 깃이 있있다. 이에 띠·리- 인12하윈에 의해 < ]-->ic직으로 개징%]l 1991 0

71 :-i 
. l·지·의 農· u·[Il>·造,閏整[);·(LwAlll](침은 2

1

'

f- 조조깅 파정 - <진시키 기 위

시규히 -%7-"l· 1
19직 . ( 긴- 미-i3해 구 있0, ]TI[g·'t 12원 31 인끼--지 . 1-< 119

적 형 로 ·l!t.]奐되지 않7 )J'%7協1·;]/ilE.]易<-L뷰u- y.1시적 o
- 로 이 4((il-:[);-에 의 해

해41}되었다. l‥'] L皮'」'l:.'[)t<- y/[한 질서 9)<-( 세산11.l 정리V - - 이'히-게 
-해-Y-시,

토지 소유/f의 )/] 시 시위도 기1선시키 준다. Ii·'l 
·<);·-F 

IL' 한 본 /적 인 -
W

I

'

l-

싱요

소/A서 jJ'%Xi%1시農]y(I.l]G)예 내 1 세신-5'·{ 청//·%9의 혀-정과 신헹에 All-한 / l-t-

- 

그)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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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담고 있1 協1司農場 指導部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도 멍확한 정들

이 확정되었다. 이같은 규정들은 경솔하게 또는 고 의적으로 야기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정부내 관할 최고담당관청

은 이제는 違法7J인 행위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을 경우, 農業協同農場

後續쇼業들의 경영에 대해 답A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2995년 1릴 1일 발효한 形態變更法 改正法律(UmwBerG)을 통해 農業構

造園整法에는 새로운 조항(肺8a)이 추가되었다. 이 규정을 동해 過去 協同

鳥場이 바뀌어서 敬錄된 協同農場으로 될 경우 이 協1司農場은 社團法/%,

(랍명회사, 합자회사, 동업최사)으로 법인형태를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와같은 법인형태 변경의 요제는 그 기업체가 단지 法的 形態만 변경한 채

그대로 존속한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기업체간의 法的 關係(우유생산 배

당량, 농지임대계약, 구채무, 탈퇴회원에 대한 재산법상의 청구권)를 外部機

關이나 場外人을 통해 변경될 수 엾게 되었다.

(2) 所有權 規定 및 財産權 規定
t

농업부문에 있어서 중요한 所有權 및 財産權 문제에서논 1949년 이후의

소유권박탈, 구소런 r 3領法 및 占領高權에 기초한 소유권박탈(1945년-1949

년 기간), 그리고 강제로 집행된 이른바 지역단체 임대계약(Kreispacht-

ver trag )들을 상호 구분해야 한다.

1949넌 이후 소유권을 박탈당한 농림업체들 또는 헌존하는 그 업체의 나

머지 부분을 返還하는 데 있어서는 버'産法 規定들과 쇼業再返還 規定이 적

용된다.

財/産法 規定에 따르면 특히 
"

서독으로의 탈출자"(Republikfl0chtige 들의

� 

농림업 재산에 관한 국가관리는 IIa에 따라 폐지되거나 IIa에 따라 늦어

도 1992년 12월 31일까지 법에 의거 종료되어야 한다.

사안에 따라 1949년 이후 소 유권을 박탈당한 재산가치가 실질적인 이유

-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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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10 직인 이유에서(이]·난 b119 /;간,L 긴 j이니· 제:3·지-의 정 남한 취L]-) 返還이

/r I iI能%· 겅 7- 閣償>)C-E il‥7)合 %.힌· MIl償,淸求權을 햄사할 i 있도목 2

있다.

1946년j/-더 l.9493·'l 사이 토지게혁, 신·업 제산의 f(-수1·치 A-에 띠·리· 재산

을 수낭 
'l· 

최 / &W·지·s· 의시 金%21·111<'貧 i

' 

i',tI"求權이 있으미 부싱 엑은 房49V! 이

牛 재산 )-수 희1·지·들에 대한 J,L싱·5<-정에 띠.리. 결정묀다, U4 노1 이<안 y 지

개'이의 회 )W지·V-과 A·림업 재산 沒收/]11씨1'i'l>V- 인한 機1'/l:P들5'i'L서 1추수한 i
,

H 거나 사V>싱·의 C-거때문에 제신合 -4리 반을 수 없있딘 진 - 에 는 報1賞>);·

밀 調整給+·j-o<0CALC)의 빕위대에서 기·징- 유리힌· 조건으로 경 지니. 임야-趾

<

/-R] 한 / 있게 되오i니-(본징- 3.6 71·조). 農데.企業의 原05'7f)'權-A<t서 가장 - H-

리한 조%·1의 동깅지</·입을 사양'臧을 깅우에는 최고 I,000 ]la까지 의 林野-趾

32-입省 수 았니-,

l·.l'rnL皮%'·:過/' 에시

� 

새L'!-운 거 주지% 과 소3-t-모 -A'-장소-8-지.들에게&. 단지

제 
'l-적으V-만 

이· - 힌' 수 있는 핑지가 移轉되있다. 이김'은 형 테의 )c>소$-

C

d·l(Arilei(SeigeuD]rn)Z 자·l h-게 ,讓渡하기 니-, 체)l'L부딥'-S- 지7거니-, /11續도

심 가능健다.

이갇F 제 
'l·들은 

1(-房0넌 3모1 6 
m

-/자 
. l·.]l),[%Y·:으로 Arn난난 Y지소-7+의

-권리에 
%(l· 

' 

l- 1
15이 1990%·'l 3원 16인 l'효되1dJ서 치-W으로 徹廢피였다. 2 ( 리

나 엄·'-F 경 - 3-
c 가 계속해시 시d-<(-]이 있는 Bi')I.1:인지 될%.9리·뎄는네, 21

이유</ PO'J-l'權 移轉에 c(J 
'l· 

사힝·이 V·지판V{ 시%-y에 아주 Il-완 
- 

{한 힝 테7

기g피 있기 나 이를 제7성하{2 깃이 거의 -t·l-가y-壺기 떼旻이다.

IVA·典<liGB)60)'0%·은 1990<l 3省 15임지.j-,>- l·.地·車':帳에 7-1리지-로 동체되

있거니· L /. - 7<J·을 공-R-한 l
'

; 然人이 힙-IA] 젝인 /비'/·]'.)-:가 %2다고 ·)f정히Jt 
있

다<제11조 2항), 1
10에 의한 이권-온 Bi-'f」' )-:외-:. %d-리 과거 동독의 소유</l l l

,

징6-f징에 의 해 주<,t i-l, 리s 보-S %1 지·(에.난 L-어 보다 L안에 y,-A소-8-권의

헝식적 인 시정 이 있욘 겅y)는· 債權法에 띠-·>- 소유c({의 無:[111償 移轉請求權

- - 

J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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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을 갖는다. 이 범규의 제정과 더불어 토지개혁으로 생겨난 해당 토지

들의 즉각적인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고, 동시에 ) k解決財産管理廳에 추가로

부담을 주지 않게 되였다.

수많은 농업기업의 소유자들은 農業協同農場의 조합원 자격과 관계없이

현존하는 재고목록 또는 없어진 재고목록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업체를 協

同農場이 이용할 수 있도록 讓} 해야 할 의y를 果玆다. 이같은 형태의 사

용권 양도는 일반적으로 所有權 暈[]奪이라는 틀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

라, 각 지방의회와 강제로 체견한 
"

地域團體 賃貸契+<J"에 의해 이루어졌다.

農業構造鬪짼法 제51조에 의해 이 
"

地域團體 賃貸契約"은 늦어도 1991년

7월 20일까지 解+L되어야 했으며, 舊 所有主에게는 자신들의 소유에 대한

완전한 사용권이 再認定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所有主들은 그 들이 제출한 목록들이 상실되었거나 그

들의 농업기 업들이 수리 부족 둥으로 그 가치가 상당히 떨어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補償·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郡과 주정부와

연방청부에 대해 損害暗償請求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방정부는 地域團體 賃貸契夢)上의 권리와 의무에 비추어 볼 때 郡과 주

정부와 연방정부가 과거 캠議會의 法的 欺繼者가 될 수 없다는 견해를 갖

고 있다. 따락서 이들은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 1994년

1)월 4일 聯邦大法院은 2개의 관결을 통해 이와같은 연방졍부의 법적견해

가 정당함을 인정하였 .
그 러나 연방대범원의 판결에 따르면 協同農場 또

는 그 承繼)훈隱는 만일 協同農場이 성실한 경영의무, 그리고 재고를 포함한

토지의 반환의무를 귀 책적으로 어겼을 경우에 損촌請償 義務릍 지게 된다.

부채규모를 책정할 때 동독의 현 상할을 고려하여 신중한 기준이 설정되도

록 해야 한다, 協同農場 承繼業慷에 대한 請求權은 1995년 4월 韶일31-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1995년 7월 31일까지 행사할 수 있1 그 이후부터는

소멸시효가 발생된다.

- 그그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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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農業分野 構造變'史 現況

(l) 企栗農의 構造

1990<·l, 1991 년 중 동$]- 농임기입의 3/1은 힌지히 작은 v-모의 IMI-l'i'11;'%場,

Il(l:l朝法)%,(lyrROueng·eseIlsd)afO, 너'1朝·)<人(Kal)italgese]1schaf't) 헝대로 ·간{혼1-

되있니·. f[/·1/Jl대 의 數뇬 1991 VI /RI 이-'7- 익2 9,000개에서 22,000개 이싱'F-<C.

j(이났니.. 대부분 및 7-$의 선 71지. 1길 신·)-<· 소1 럽자듄이 
'헙 

려한 주1과, CI- 수

가 5배로 <<-어<J· []l]l:1이'[))·)%, 힝 내의 늉3'j기임·k/L 대헝 농7]기우]둘을 헤체하

-It· 대 -(요한 익%'l·-C- 하고 있니·.

1994 3 5 1까시 27,900개의 71 제가 A]성 되었니-(부록 IL)L Nr, 72 71-조).

dI:業農 힝 대의 게빔·Lii 기 I R-><- Is-;·l- 150'dI다의 깅사지-趾 3·,Irn-H-循0. 2,388

개의 01'.1이·>);·)%, 헝 대의 기입L-은 딩]·c 408핵다의 토·지-趾 1( 유하고 있디., fl/,l

別農과 )l>EB)C人 형내의 -
1

&·업 기31 0·은 40. %의 농지省 겅작하)( 있다.

2,90>]게의 I<·)%,)l<l'11)의 기&{113·(이 중 1,335개건- 役錄 l%B-(]農場, ] 
,
338/개4<

. >)-헌·최사 헝 메)의 >g-;·f 졌 적-x] ·l< 1 
,
]00 s /니.이다. 19931J 1재 짓소 J,L유고

의 키; 70%, 돼시 보-8-고의 87% 이싱·各 
·[)C)나[y態의 

기입돌이 보-3.하L,t 있

1 1

(2) 勞動[(]i場 肩,till,

과거 %1'-A<- 농7]부1·>·의 과-t,L한 , c 
-hLdi co- -2-은 이미 초칭기에 정 리되었다,

17)1 &9 /1월까지 U 수·:/ :A만 8 · 1명/3.로 데폭 骨어 ·R있다, 
勞動)J 

·))(縮·E

시.티키, J,·-농시 71-정 케 시 조 치<초·계 의 해 ·s·범 위 한 지 %·l.g- 빌-있·다, y,t -舌 러 김-

%·F 1·금셍 l·, 조기퇴 직 16]L의 칭3'l·, 디.A-2 강제J/d(f으旦의 취7] - . . 이기에

는 농업과 J
,
L <11한 입제&.';-의 ·난리 3.>-7] ],:- 상·q· 

'l· 
징)L로 기피'臧음 . . ,

고 1-칭-

촐조치(ABM), 직 엄1 V[2(·치, 失職 동各 통해 진'4피였니-.

1994닌 
' 

l 이직1/. 17민· 371 11]이 농3] 부15 4-시히.고 있는q(, 이 중

0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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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00명은 自然人 운영업체에, 인,600명은 法)< 운영업체에 종사하고 있다.

노 동력 투입 정도(自然人 농업기업의 경우 i00헥타당 2J인, 泣-人 농업기업

의 경우 100헥타당 2.7인)는 구서독수준 보다 낮다. 농업부문 단축조업자의

수는 1995년초 2,100명이었고, 솟職者數는 67,400명이다.

食品生産業種.의 경우 근본적 인 구조전환으로 인해 근로자수와 기업체수

가 격감되었고 企業團地가 펴]쇄되效다. 1994년 현재 860개의 공장에 약 7

1毛명 이 종사했다. 1990년부터 육류가공업과 제빵업의 경우 다수의 공장이

새로 셜립되어 1994년 중반 현재 淸淨食品을 공급하는 기엽체는 약 8,900개

이다. 식骨판매업 계의 판매범위는 크게 늘어났다.

林業의 경우 1994년 현재 근로자수는 약 Ie,000명(고용창출대책의 수혜자

제외)이었다. 이 수치는 과거 동독의 林業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약 28%에

해당된다.

(3) 部門別 所得

구동독 농업부문의 소득은 국가의 확고한 가격지원을 받은 결과 상당히

높온 정도룰 유지했다. 19卽년 농엄부문의 總價値1産은 2卽억 동독 마르크

를 기록했다. 經濟, 貨帶 및 社會銃合이후 시장상황과 가격하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산과 가치창출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1990/1991 회계연도에 동

독 농업부문의 總價値創出은 14억 DM를 기록했다.

1991/1992 회계연도 중 總價値創+,은 선불지급이 상당히 절약되어 1産

慣가 다소 낮아진 가운데 39억 DM로 증가했으머, 東獨地域 總價値創出에

있어 농업부문의 비중은 1.3%였다. t992/1993년부터 신연방주의 분야별 소

득은 집계되지 않는다. 
.

(4) 農業所得

1993/1994 회계연도에 실험용 簿記의 일환으로 조사한 경영결과를 보면

- 그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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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징직-업이 겅엉에 이 전히 커 다란 잉항을 끼첬유율 본 /
[
t 있다. U- 럼에

도 불31·'히그( 니. - 과 긴·은 징힝·이 처읍FJt 나니·닐'다: A A]l:業과 IId:1뀌形態의

個別)lw (·이 %g;·<적으V 이미 상닝' 1 깅잉수익을 물런 수 있있다(부록 도표

Nr. 
'

73 71-L뇨>. 이긴--은 V{피-Ai은 ·7고m 7]제뎡' 5(J,r기 <'f 깅지11직, 닛'-S A-A

며 투7] 
'

/. 리고 경 직·비-2-의 내폭 절/>- t·011 서 니·온 것이니, 광빔위 한 3 1'가

무{조그IL 검정적인 의 힌'各 
'臧다. 

/'t 러니. -!·3 )J)l. l[分野와 같은 인부 기7]체는

격잉'씬-리회.에 2.{견히 V:{요 
'{· 

E)과 기i] )1존애 필$-힌- 제원을 리·보하지

봇句 )11속 2il 
·1을 

J]고 있다.

法/%,%-<-->'t 199:-i/19서 최 게인V 중 펑V'려 탁<A 손실을 기룩循다. 이기에]-t

기7]의 공동소-7지.-計 31rn . 7]한한 )/-1/- 2c 동지·에개 3]if과 봉YI·各 지녈·헬디-는

71이 ]W 리)/l 수 있니.. 또한 +Il%造,閏整<·/[:7과 더뷴어 제신·가치가 상닝·한 정도

A'L 줄어 k었디., 舊 協10]A 1易의 A-속기31 2) 상당%1기· 處.價'f$ Itil)2에 이조1

히 ·毛제지 ]
, 

. 71各 인-고 있다. 이에 인Ix·정부는 債/l%辨(/f와 
-i-t·fIlll-%·1照表 

]-·.의

·깅김--皇- 통혜 기 3]의 셍존-g- 위 기히·]:- - 0-인-S- t%'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지를

'剋니·.

내부]{!.의 -
'

tv 입 기엄3-의 경 -Y 긴과 構造,閏整作%이 아직도 S+5·-L되지 館·-

았디, 띠-라서 21'으로 멋<0간 자산, 자-l<., 수익, 비정-, 소3 v과 ltl곡{하이 번

최.가 예상씬디..

2.4 過)C )%,民共4i i 地 T 企業의 私%.t化

<1닉'청 L인속기C(/l·인 ]師·)·1;f,'i'a'Ci%ltf·'l·%)l]5'AJl!ty直0vS 은

� 

소/吟형이 님-기T된

과제를 i/-까지 수d하]( 있다.

f3vS는 이: 130만 ]]a에 Y}'하A-/. 農1)l.]'IU와. 익-' 77삔· ha의 林野普 관리하고

있디.. 이 林1.f·는 V 지 
'이 

담시 -2-수민 깃으료,서 +/,j·J'化해야 
'할 

내싱·이니.

(-뵨장 l./] 
'+.l- 

T), g ]· 00만 ]]El는 ] 49<·t 이2(에 실J·되이 너'A [)[·에 띠·라 빈·

흰.칭317·1이 있으므로 주정-}/니· 지자Io·체니· 과기의 소유r(1지·에게 돈러주어

- 

초{6 .



第5章 經濟 · 趾書 · 環境 統-의 達成

야 한다. 農林業 用地의 사유화는 +地賣來1j管理會社(BVVG)가 Bv6로부터

위 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私有化의 法的根據는 신탁법, 신탁청 행청위원회가 발표한 기준, 보상 및

조정급부법(EALG)이다. 신탁관리 농경지의 매각처분各 여 러 단계를 거쳐

실시된다. 현재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는 제1단계의 경우, 農耕地는 통상

신탁청의 기준에 따라 12년 동안 임대된다. 1994 12월 31일 현재 BVVG

는 약 韶만 1천ha에 대해 총 8,944건의 賃貸契7J을 체결했다. 이는 신탁경

지(구 인민공유농장경지 제외)의 약 80%에 해당한다. 그 나머지 신탁경지

는 단기간 동안 새로 임대되었다. 長期賃貸契(J의 체결시 임차인은 구조전

촨과정에서 농경기업의 수립을 위한 경제적 기초, 융자금 및 지원금 등옐

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994년맣까지 약 8
,
900긴의 賃貸契約이 체결되

었다,

補償 및 調整給付法에 따라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경지구입을 하면서 第

2의 私有化 段階가 시작된다(본장 3.6 참조).

食品業體(제1차 가공단계)의 私有化는 1993년 대체로 완료되였다. 신탁청

본청산하 농림기업그룹에 있던 317개 食品業體 중 현재까지 169개 기업,

235개 기업 일부와 사업장이 기업분할 방식으로 매각되었다. 이 과정에서

420억 DM의 투자 합의, 21,700명의 일자리 보장을 약속받았다. 51개 기업

이 신탁청 지 청에 讓渡되었으며, 2개 엄체는 자치단체의 소유로 이관되었

고
,

7개 업체는 재반환되었으며, 面개 업체는 해체되었다. 6개 기 업과 10개

기업 일부가 舊 企業運營)k,에게 매각되었으머(기 업내 경영인에 의한 경영

권 인수: 십anagement-Buy-Out), 개 기업은 企業外部 인사에게 매각되었

으 며(Managenment-Buy-In), 17개 기업 및 기업일부는 카國人에게 매각되

였다. DM-개시 대차대조표의 살시로 信廷廳은 약 6억 3천만 DM의 舊負債

를 떠맡았다.

生·2.品 業體의 私有化는 1992년 중 대부분 완결될 수 있였다. 식품 및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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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骨 부분의 865게 기3] 중 익; (R%가 +v,)fl'化 또-:.< Il]
'

. s,有化시效 p-미, 주로

-h-한 임 최사라는 힝 태·計 리/l( 있는 기임의 2 %,는 해체중이다. /

I
l- 

매지.들E

계이7율 통헤 총 83억 OM의 1
, 
‥지·얘 힘-의 慷.P/, E,870게의 ]지-리 장출을

IlL장兎다.

3rn 聯邦政][(·J'의 對策

3.l 財産紛終

연12'징y-l- 처A-부이 18/l'·(]A'El易의 
<

I
L

l (조-징 라71과 괴.거 조'<]-원A- 의 소-8-

-/ 권·게의 헤 ! 9이 싱-:iL 
]

i

'Ii'1한 
언%/l-성읍 P'고 있다는 접을 J히 의십 하지

僧있-니·. 제신문제가 71%d적으매- 헤 1되->.< 깃.S- 멈'은 [i]'.設-i'/:.x·들에개는 깅제

리 인 셍존과 직V(피1-< 문체었 · . 이에 내해 員·菜構造1-測整>)C온 V]요한 수V

t 을 제-Ar헤 준다. 시 苟과징에시 닝'사지.3·은 물후<. 주징부, <71 직종11 %.l.

체돌의 %l·'A·적인 도· 에 의존히.있다.

R-112·깅.)/-·l-t 이 리 -난이·에 결 처 値 l%Ii']])/ 1易 MAt'-W.Xf證偏. 지71'j· 떼 리·

2르<기입 제가 L'I- 회 ·7{과 骨11!l ·시인 제신-dd·<It-A.>- 하고 있-(- 지 이j/-에 띠-라 시

331하고 있다. 
" 

員·-菜+15造 1짖 [iiJ'.i·':[7護" 라·l7 )LIli]l"潭題(LiAK)의 IA1으);!m -A

진)(/ 겅우/·, 조 싱5':f부3Ai 제3조의 기 · 에 띠·리· 耕地講)rn 을

� 

'l· 
경-7 에도 2/

조 직응 지/<.l,과 V-]'온 tM'범으jJ- 시 :ltd니-.

7.l%적 인 혼보骨 ) . 헤 연 lg·정]iL<.< 너 % 紛뀌를 헤건히-고자 循디.. 실제지 인

-]i A -S- 1;·'l'.別>l[l'f- 힝 대로 ·제지'히-이 세곱·히·있니·, 인1M-정부A.> 지6:r까지의 작

입-8- 앞으mi,(도 . 1관성 있게 7 l
, 1 짓이니·. <IL한 인la·징부->2 단인 

'l· 
t Ii·趾 Yi

헹-위 p-,t장叫기 위힌- w 죠 정 기농V 상닝·힌· 징/3;L 깆너( 있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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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所有權 關係의 再整備

농촌풍경을 결정하는 거대한 農耕地를 보고 현혹되어 그젓이 여러 소유

주들의 작은 부분들로 이루어진 分散 所有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일

반적으로 한때 개발 작업을 하기도 했던 원래의 부분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미 래의 농업구조적, 사회간접시설적, 환宅적 관점을 만족시켜 주는 再整

備 작업이 요청된다. 農業構造調整法 제53조 이하의 규정에 의거한 소유권

관계의 확정 및 재정비 절차를 통해 토지재산에 관한 분쟁을 해겯하기 위

한 수단들이 주어兎다. 이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거하여 처리된다. 일

반적으로 農業構造調整法에 의한 토지정비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작업을 위

한 하나의 전제조건이다.

이 과제의 긴급성과 3/-모, 늘어나는 갈등 사례로 볼 때 가능한 한 신속

한, 그리고 필요한 경우 과도기적으로 전권을 부여한 土地所有規定이 요 청

되는데, 이는 農業構造調整法 제61조 a 에 의해 가능하다, 이 렇게 되면 경지

정리관청은 최종적 인 소유권 규정이 완성될 때까지 토지소유주에 게 이들의

토 지를 지정해 줄 수 였다. 이와 같이 법적으로 보장된 사용관계는 재정적

인 지원요청에 필요한 증명의무의 전제조건들이 될 수 있다.

새로 설립된 耕地整理 擔當'A'廳들은 몇가지 절차들을 이미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이는 특히 분리된 土地所有와 建物所有의 결합을 위 한 절차에

도 해당되는데, 이같은 절차는 20만개의 개연주택과 7만개의 協同農場建物

들이 타인의 토지위에 세웡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耕地整理'自'廳들 핵

심업무 중의 하나이다. 이와 더불어 舊 인민소유경지의 사유화, 통일된 독

일교통계획, 그 리고 경지정리를 통해 손상된 농촌풍경을 생태학적으로 복구

하는 작업이 추진될 수 있다.

- 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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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則'산{援

모1방징부A< +獨地域의 농입부분 / 
'

l·조조정작7]合 hf모의 재우)을 VH]

하이 지 인하고 있니., 이-趾 위헤 m 田90넌부너 농7]부]d- 에산에는 총 i72익

{)M기 배 정되었디.. 이득 J:!V빈5'J- )1 먼 니·A-괴. p디-:

19flO 48억 ,
500만 DM (기 집'행)

19HI /12억 3,100빤 0M (기 7.1 헹)

It2 23억 
,
500만 DM (기71 헹)

IS3 20억 65600민· DM (기집 헹)

199/1 18익 9sou만 l]M (기7] 헹)

1905 18익 100반 DM (!J] $헹)

IS51J끼.지 이 지출에 중 싱·th-]i!-Id-(58익 l]M')-F 構造,閏整(援金이다. ii'[]

L·MAf 기3] 의 -/표7빈깅괴· 제긴에 악·잉'틴合 미치-는 1 정싱의 어 2,IA-을

-13 것이다. 니·이·기- 
"

동임구조 및 연인·j,t%-"리-]2 · V-2-과제<아AK)의 일횐·으

V /Il%業+Il%造 d<75;Il]으/,t 60익 i]M, 그 리고 시상깅제체제의 기3 반취, 초과

셍신·품의 신속한 치리(애, 제:h·(·에의 수%), IS家次)l::의 c/·입강촤%l· 위헤 26

t>-1 DM을 1/3]하었나.

3.4 構造調整 支援

197)td 7 l 6일자의 -
'

/--%독 동3]부문의 사최 리 시징·깅 로91 /
,
f·
조 직, 사

최직 조 정 ·<진을 위한 
·[)<·(11/進·[)·C)을 

V해 세로운 A'-업3't조그L의 J 
'l-合 

예

니히.·12 직·5]이 시작되었다·.

I<U].< 能 . · l:族.22(l<데izienaverordnung) 제38조에 따리· A-y]구J--<소정 5진

을 위한 -h-)심-)(·졍을 l l-링 慷1<].. 1삐 p[1-Il,V2에 의거, P추히 A$陽)'l[l,h%에는 농 1 J
i
'

·

분011 있이 l-.7形態로 家族<.菜의 재%:l Yl가 %<1데촤, 
-A)해:9態의 

농R] 기엽의

-

'

/조조징, OAK의 s>힌.으>iL 에니 지 ):{약 조 지 리· 에 너지 K·펀·Id·체의 l/1 깅조

치骨 위한 -J-적으로 지fr· 이

� 

기.능히·다. )I%·정부는 ill뾰dI] 企菜體에 대한 투지-

힌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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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을 위해 EU의 유리한 규정이 i996년말까지 延長되도록 해놓았다.

199>년 1월 
"

農業構造 및 沿岸保護의 改善"(GAK)이라는 공동과제계칙이

처음으로 束獨地域에 도 입되었다. 농업구조 및 연안보호骨 위한 최초의 全

獨逸企劃委員會는 개별기업 지원 및 시장구조 개선부문에 있어 旣存의, 그

리고 위에서 언급한 수많은 특별지원원칙들의 확대적용을 결의兎7

構造調整 支援은 투자보조금, 저리의 융자, 공공대부 骨을 통해 이루어지

고 있다. 국가의 保琴을 얻어내는 수단이 처음으로 OAK의 톨속에서 사용

되었다. 그 사이 지원조건은 개선되었다. 특히 1991년 일반원칙을 여러가지

로 보완한 결과 지원대책을 동독 농업구조의 여건들에 맞게 조정하고, 신속

한 轉換作業이 성공을 거두도록 하였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個別農에 대한 투자지원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평균 7억 2천만 DM으로 전체기금의 39%를 차지, 중점지원대상이 되고 있

다. 여기에는 1992년 처음으로 보장된 낙후지역에 대한 3억 500만 DM의

調整補助金도 포함되어 있다.

경지 정리, 마을 재정비, 농로건설 등 개별업체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치들

은 個된]農의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기도 하고 이를 보완해 주는 역할

을 하기도 한다. 同 期間 중 전체기금의 약 26%가 水上裁培 및 人T.裁培

기술조치에 투입되었다(4억 9,300만 DM). 이외에도 마을정비를 위해 1994

년 한해에만 약 3억 4천만 DM가 제공되었다. 그 중 2억 300만 DM는 연방

재원이었다. 마을정비는 농촌지역의 섕태학적, 경제적, 사회복지적, 문화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필요하다.

市[臥構造攸善分野에 있어서 연방정부는 이미 1990년 12개 투자계획을 위

한 촉진재원 1억 2,900만 DM을, 그리고 육류, 우유, 과일, 채소의 가공과

판매분야에 있어서 총 투자액 5억 2,400만 DM을 마련했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가공 및 판매조건 개선용으로 GAK에 의한 촉진

- . 크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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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1 9역 7,400만 ]]M파, 120 !Fl'-.別1;i(·ty{l 의

� 

인 
' 

l-으로 2 /-V독지역 촉진재무1 5

억 6,800민· DM이 투3]되 있1J. 이로써 이 ]d-야의 누지·5:<-모1-c :·19의 1,800삔·

DM에 이1.'3-게 되었디-.

19913·{부터 1993<1까지 신오1,방LL-피- A베를린은 ViI, 어 업, -Vi]/혼1·경, 농

촌게1)l--2-으V 사정-되<-:- E[JA·fl싱)il회인 -H-렵WE]선71보징'기금(EAGFL)의 신

%3항쏙에서 6억 l<CU(의· 12익 l]M). - R-럽지 역기6'l·<l<ERIC)에서 1 리 ],500만

l<CU(약 2익 3
,
000만 DM), - [i·y:1시·최 기금에서 5,000;S· ECU(이1 1 리 DM)롤

한- - 하였니-. 이로씨 국가의 공꽁 
'새우{과 

민간부분의 재우{을 포함한 ·홍 누자

C

I (-모1-.< 약 70억 DM에 <:l-健다,

1992hA 중1/1j/니 신인18'<V에시-t·':- I h'·내構造[)h R]각한 1産/%·깃.['o)體가

인정 피 34 있WO-니 촉조1되고 있0. 신인1%'주대 W IS개 켜'.l<t·나<·j[:l'l-·]體와 崗體

가 승인퍼었디-. /]-'.;V':-IK'j[[IT'Ii'Il피- l%11:1體{:· ()새']] %援과 투지.지우·1을 hIa·으%I)시 -<

진%1고 있니-,

1994h뷰,L터 신인12'L'f는 l<U의 第'l [1 標]l[1域으로서 특1但히 육성되고 있디.,

1弱4%CI부니 1卽9년까지 A-싱기간 동안 l<[]는 構造基金, 즉 - 78']농R]션 71보

장기V'f의 AI M항복, - a-R'1지% 기6'f, - h-s:1사최기if으<L부터 A.1모11h-주의 농엽

과 농촌지 역을 위-苟 익< :2이 l·:CU를 5 1].y.{하2%[ 있다. 이·l.< 약· 0:-l역 ]JM에

s]ll ' 된너-. ]<U 구조기급온 1 1지} 싱- 하]<· 1실1)L]IM-源으로 A(중하도AT 되이 있

다. 이·:.< GAK외. 71- /l·1의 고31];내d'源으ji< - /성된디.. A 연)%·정부외. 주정부는

XI) . [조달-皇· 71 해 이; [氾어 ]]M을 . !/-님'힌·디-, Ic·il'-l]部1J']에시는 익· 112비 DM을·

부71-하V< 되어 있니·. 이 로써 (iV{긴·의 ·3·성 기긴·예 l<l]한 충 도지3(-모)-t 익:

210이 DM에 V}'히.기1 V)디-w

각 주정부-l 나음과 A'은 분야애 02進則'源을 중7]적으로 投/L한 개의이

다.

. - . j/Ll초業 VI'7'1조치(-叫히 게IA/기3] V지·-<·진, 낙후지역各 V)한 조 정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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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등)와 食品産業의 구조변경. 이를 위해 각 주정부는 재원의 약

38역를 할당할 에정이다,

- 農業인프라, 농촌개발, 농촌관광, 경지 정리, 도로확충, 마을정비 등,

이를 위해 각 주정부는 재원의 약 42%를 투입할 예정이다m

- 환경을 해치지 않는 농림업, 직접판매, 판매촉진, 水上裁培외- ArnI裁

培 기술조치, 소규모 수공업, 사업장 등. 이룰 위해 각 주정부는 재

원의 약 18%를 계산하고 있다.

- 技術支援(연구, 시범계획과 전시계획 등) 이를 위한 재원은 약 2%이

다m

- 第1 目標地域規程에 따른 촉진대책 외에도 자치단체의 특별히 중요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로서 共同發意制度가 있다.

-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시장구조 개선조치용으로 책정된 투자규모

38억 DM에 대해 국내보조금 약 4억 6천만 DM과 EAGFL 재원 약

11억 DM이 투입될 계획이T

3.5 舊債務에 관한 規定

동독의 농업기업들은 1990년 7월 1일 기준 약 76억 DM의 舊負債를 안고

있었다. 이 헙負債들은 東獨地城의 농업생산울 보존하는데 커다란 위협요인

으로 작용兎다. 이에 연방정부는 舊債務라는 부담을 안고 있는, 정비능력 이

있는 농경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2가지 舊債務 償還推置를 마

련했다.

- 통일조약 제25조 3항에 따라 信認廳은 14억 DM의 舊債務를 인수하

였다. 이와같은 조치로는 국가가 강요한 툭정한 채무, 예컨대 지방자

치단의 給付財源을 조덜하기 위해 지 게 된 채무의 변제를 들 수 있

다. 제2차 변제비율과 최종 변제비율에 관한 결정은 그 동안 신탁청

- 

회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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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lAvS에 의 헤 내러 졌디·, 익: 1,400개의 기H:1체가 핑d' 10()만 DM의

I
ih.제&치吾 반있'다.

- <l·J't-·'i[-廳이 인수하지 않·은 A'債務에 대해서는 DM 차대조표))l 졔]6

조 3힝·에 3(·정 피어 있는 5'·<)Il)[對照2 1·.의 번 조치가 작정-되도록 하

있다. 이 조 치<:. [제기- 아니 라 解%'J슴%';111'· 
<

/·체1,L에 대%'f 지뷴정지

가 i-된 내-B·이디·. 데치-데&Ar싱' 별로 2 j )L님-을 주지鶴'는 A'.價務의

지-tt-- / 오로지 이 익이 Id/'생했을 깅-Y . 21. 깃V 이익의 최고 20%만을

지불하도록 놔이 있다. 니.이.기- 기2]운잉싱· 필요한 긴문과 재산의 일

AL吾 1995VI;31%지 側債務 ) L+l]f賞還川 J 매커·하거나 저닝·各 잡지

旻하V록 히-였다.

간1체적으V- 42의 DM에 이·르는 仙:f%置가 빈제 또는 데차대조AT애 의한

부hd-깅김-의 네상이 되있다. 이는 닝'i 側<6'務 총엑 76억 DM의 55%이다.

히1체싱 태 멋 강제조] 弔싱·태의 기7] 제가 인·j( 있1 A'.債務 약 21억 1]M과 기

업체 자체가 
'

/)'/나1]償速헤이· 힐' g.催'務 6억 l)M을 A-)·안한다yl 헌제 가동%인

기우]·제의 ·A.債務 익r 90%가 A/皮'整111.規定의 헤 비 t
%
1J-고 었<,< 셈이디..

연3M'징부J-.:- g.仙'務 정 리但 위한 이피·7-l·-P- 2기-지 조치가 14$1페農場 後續구.

架體吾의 A:債務 부님-을 딜이)·고 진尋·과정에 처한 기71체의 재징%3·게를

안정시키주는네 막 대 1 기익吾 郊,다고 학신하고 있다.

3.6 過-A )J료)L개f · l<地의 講)l,

인방의최외· 인밍'싱·윈은 오 41 찬반{ 의 림·에 補償·[j<· 및 l

' 

閏整給/·l'i)C

(MALG) ·c -%과시키 If房4R<l 1271 I 
Ll]부디 [i력을 깃'게 되었다. 이 ))1骨에

는 R압·人과 房(]W')]'權[l%의 신닥청 관리 깅지의 c

/-s.1에 %Il· 
'l- 

3-t-징도 녜At피

어 있디.. · A dli 3] 대기긴·이 
-<y-%d'u]l 

시 
'행하기 

로 )'l· L地磨)%, 및 1朝地11/e<에

괸·한 게 허 은 니 V>-선되이 
"

耕地講人"이 리-·>.:· 5-<-정으V 통하q있니.,

農耕11]'.開 , 19GO<CI l(ry :i원 힌제 헌기 %)0)011耕1E와 U-W6닌 IO 1 1오1부

-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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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경용 신탁관리경지를 장기적으로 임대한 ·法)%,(LPG후속 
농경 업체)은

60만 수확단위에 해당하는 농경지, 즉 최고 50%까지 의 농경지를 p 그所有

權으로서 구입할 수 있다. 신탁관리 농경지를 장기적으로 임대한 호所有權

者 역시 이와같은 범위내에서 경지를 구입힐 수 있다. 또한 원소유권자에게

지급되는 調整給付金은 구입가격에 충당할 수 있다.

社團法/%,이 경지를 임대했올 경우에도 이와같은 최고 한계치까지 경지를

구입할 수 있다. 법인의 구성원은 법인체에 주어·진 경지구입 가능성 이 없어

지지 않은 한 耕地暑 구입할 수 있다.

농경지의 價魯基準은 1935년도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먼적 단위가격

의 3배이다. 건설중인 건물을 함께 구입할 경우에는 무엇보다 건물의 현상

태가 구입가격의 결정적인 요인이다.

경지구입에 참여할 수 있는 賃借A,은 최고 100 ha까지 桃野를 추가로 구

입할 수 있다("농부의 食"). 이 경우에도 1935년도 단위가격 의 3배가 적용

된다.

1996년 10월 1일 헌재 신탁관리 농경지를 장기적으로 임대하지 않은 原

所有權者는 임차인에 의해 유리한 조건으로 구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原所

有權者에게 저급된 조 정금부금의 절반, 즉 최고 30만 수확단위에 해당하는

농경지를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調整給付金의 나머

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임야를 구입할 수 있다. 이와같5 사탐들은 농경지

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을 총 18년간 延長할 의무가 있다.

이와같은 절차를 통해 신탁관리 農耕地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매각되

지 못할 경우, 賃借)%,은 유리한 조건으로 최고 80만 수학단위까지, 그리고

신탁관리 농경지를 임대하지 않은 原朋-有權者는 최고 40만 수확단위까지

1935년도 단위가격의 3배를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다, 기타 최고 상한치를

적용할 경우에도 이와같은 구입절차가 준용된다.

- 그랴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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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이 깅 엉하던 임업공쟝·을 제개하는 l
'

1 然人(소유71자와 원소-H-권·자)과

l]d地人은 1990년 iO권 :3일 호1재 신오{IS' 산고 있딘 호)지인 · 미-친-가지

로 새로운 31 업공장을 신설한 경 , 인1J- x·겅지吾 -
'

/입하지 種'았다111 1935 ·

닌도 단위가걱 의 3배骨 지분하논 조 1으旦 최고 1000 ha의 7]이·를 구입할

수 있다. x·겅기 업의 A)()3i'A'權'A'는 조 정·v-f부i]f의 51부骨 동v.1하여 농깅지偏·

c /-임하지 N'-F 이상 이 가긱에 헤닝'하는 임야를 -/ ] 힐' 수 있다. 만 J 농징

지를 3taR,1하지 種'을 경 - 최고 1 
,
000 ha의 /'셉1(暑 r /-입管 수 있다.

- S %'l- 7 긴의 경·지-'/-입에 2란한 싱·세'한 내 - 은 lIg·징%L에 의해 시 弔;S

으/[L l ·l-is퍼었으며 인12·상 )의 %'·의-趾 <1요<L 하고 있디·,

-8-리'한 조긴의 겅지-'IL입 과정이 V)- 1 후 frrn-게게 省 농깅·지% Ih'·價에 띠·라

사-H 촤되/L록 되이 6)다.

3</. g 人民꼬국대1場의 私20化

A A]<)CA·>'員.場(VI<(심 14(적으--[,L 지·-cr자-족체제에 있VI 겅지 정리)d 데

-

'

1fdP, ·징지fL)%-i 긴-s-싱-대가 매7 쵱- 히-51, 시·b{-V력 Jr(전-f - . 자금의 체1)L

를 니 한 $33'務기· 1가대히·d/-<L, 농깅'의 파신-을 I-S·지하기 위헤 13'i;L)師이 3L

제)l(애 네 한 PA즘->%- 히-2il 있]:- 실징0i다. g. /%,]<jtd·]'뵤·場을 메리·저분할 경

-7- 이 러힌- J<·수-성이 심·지·디 지 鶴' 51 Wt-'l..

따라서 아리 매각내삼인 %·장- m . 힌 싱·내로%·< )A3-]'化)d 수 但2 기 ]깅 잉

싱- 적진한 分:l<Il이 E-션 직 인 사안·%]니·. 農){CO[l]의 경7- 긱· 주징부가 추]·이하

이 조1징한다. BVVG기· 분'힘'된 농지-(추 )J 대하거나 매각하는 J무를 부이%J·

있'다,

y'힐'농지의 메각' <·11]·-t 입 데<1징-P.· <1骨의 유지 또는 보수징비에 에상되

L< 비-(이 정兮적 인 <7.건'하에 分 [i]農)J]의 %1 잉·S- 昏헤 충딩-3된지 어)(에 띠·

리- 최.%-VI다. 이기서 ·3-히 <121의 V'.)축싱-내·지- 진거 y/1·는 식·71>d ·깅7- <1개]]

' 

ASi科의 3 내지 0배를· 초꽈하지 g<는지 김V시어야 힌·더.. 보수정)]]예 핀요

- 그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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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용이 일단 이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g貸되거나 경우

에 따라서는 건물의 補修整備 비용이 임대료에 포함된다.

BVVG는 약 1000개의 分割農번를 매각대상으로 결정했다. 그 중에는 약

270개의 分割農場, 550필지의 순수 분할농지<일반적언 임대상태에 처해있

음), 130개의 分割農場의 일부분(소규모 매각대상, 예: 의양간, 기계공장)이

있다. 270개의 分割農場<총 약 6만 ha) 중 약 90개(총 약 2만 ha)가 매각대

상으로 상장되어 있다.

농장이 매각될 때까지 第1 信 t管理 農場運營會社가 이들을 운영 한다.

18 環境部門의 指置

통일이후 환경보호적인 농업생산을 장러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취해졌

는데, 環境保護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 聯邦法律의 도입(화학비료법, 식물보호제법, 수질보호법, 연방유해물

질방출법, 연방자연보호법 등의 도 입. 유해물질방출보호법의 경우는

과도기 규정이 적용됨).

-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적인 에너지 획득, 水上栽培 · )LT裁培 기술적

조 치(예를 들면 새로운 배수 및 정수 시스템의 건실, 관개시스템의

확충, 토양 침식의 방지), 산림부문의 조 치(예를 들먼 
'

p]]植木, 부식방

지 식목) 등과 같은 특별한 장려조치들.

기엽의 헌상유지로부터 超大形의 기업구조를 지닌 家畜例育施設의 폐쇄

등에 이르는 이같은 조 치들은 동독의 환경을 뚜렷히 개선하는데 이미 상당

한 기여를 하였다. 늦어도 1996년까지는 家畜例育施設의 유해물질 방출법

분야에도 전 독일 지역에 걸쳐 단일한 촨경보호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1993/94년 會計年度가 시작되먼서 EO 농업개혁에 따라 의결된 바 있는

환경보호적인 농업생산을 위한 지원조치들도 各國된]로 격용되었으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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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1 억 2,400반 DM이 지분되었다w

3.9. I<11 農業 攻'·m% 關聯 特別規定

l<U는 )[·Ii:l]의 I<f{/農業政策을 R]안하민서 신71빙·y지리 %·업부분의 꼰본

적인 <
l

'

c 조조 징과정이 아쟉도 B·L되·지 업·'있-다는 조1울 고러했디·. 競爭)J 있

논 x·-엽·을 파충하는 작71이 l<U 農;d汝/l·:에 의헤 l'M'헤빌·지 민'이·야 하1기, 다

易 한V)으로 농업구조적인 싱·쵱-<(이 충](p혀 Cit리피어야 한다.

인lg·정-t/-는 동< 농무1겅제의 8·수한 요C I%-을 1 번히 고 리한 인린의 31-

정들을 A!l-친히-l<데 싱>兎디·. 이에 A!l· 
'l· 

·개 1천직 l <

I r정들7는- 니. -왈 들 1

있다:

소]1기 IS 2 고 기 부분에서는 개번 기준연도에 띠·라 가축수骨 제한시키

l- 대신, >iIi償金을 l/J-各 i-1리겨· 있)-t 가축수를 공정하게 吟징해 진체 J.<l;IA

線을 의-정 慷다, 51제닝· 90마리j'(L 징헤 
-V-F J.限線이 <

I
L 동독지히에는 적 .

퍼기 않<-<다. 전제 j·.限線을 이같이 -8-디히.게 정헤 i읍으로써 기.축보-7고

-計 확兮하는·네 충분%'l· 어조1이 C - 어졌디..

穀1'%J(사일5시11 ·3-수수 포함), 식-M-싱 기릅-沙자, 딘-비질 식을의 % 우에1.-r

·1체 
깅·지 1 · (직이 :3001진 거니.yc 리·%피있는1)l, 이는 /:IV적 인 신세 제)11]상毛·

과논 無關하게 징헤진 깃이니-. 1903년/L 秋收의 직우 이외.%.l·은 징지1신적 산

풀이 신모(삥'주에 LI l i
!- Ii'게 선정되있A-이 :아인되 있니.. 연Ix-정)/12 장기긴·의

최Ii'l- 전괴. 신연]g·주의 김·지 <l·1직-S- 33만 l 
, 000 ha 인싱-시키]-:-네 성공循

다. -
'

V- 중 15만 haA-< 한시적 직 - 녜상jtv서 1%7/1998 耕</l:Il·'.度부디 4딘·계

普 거 저 21에도록 게 되어 있니-,

價+%-RI)償 W I)l.f/l<jIlJlt ·All償金으로%2 - 괴·거의 데이니.<1986토1·..ISO보1)에

의헤 정'헤지<·< 띤]·l'수叫과는 1 ,

'
- %Il-하게 . - 서-<에시와 X- 1한 수확수준(%불

5.6 dt/ha, iq 지 식-M- ;·il,3 dt/1121)을 기준F-로 심·았데, 이외에V %jl'.f/l:IIIJl·.

- Mil'政金이 깅 사업체의 스t 기피.는 ]
,
!·권·하게 정헤진 깃V 매우 긍정 직인 1과

- MI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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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져다준다.

연방毛부는 다양한 규정들을 國內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연방주 농

업부문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어 보장된 裁量權을 전적으로 촬용하고

있다.

VI. 新聯邦州 인프라스트럭처의 擴充

1. 交 通

1.1 1988닌 狀況

양 독일 국가간 교 통관계의 기초가 된 법규로는 4大 戰勝國協定을 기초
'

로 체결된 부속규정을 포함한 국경지역에 관한 通行協定과 西베를린 通過

交通에 관한 協定이 있다. 두 협정은 1972년에 체결되었다.

이를 기초로 시간이 지나면서 교 통부문에는 여러가지 완화 조 치들과 개

선 조치들이 이루어兎다. 그러나 國境通過交通은 舊束獨의 비인간적 조 치와

동구권중심 경제관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었다. 19韶년에는 동독

으로부터 서독 및 西베를린지 역으로 약 500만건의 여헹이 있었는데, 이중

370만건은 年金生活者들에 의한 여행이었다. 국경통과 촤물운송도 약 2,600

만톤으로 그 리 촬발한 편이 아니였다.

國境通過交通을 위해 1,400 킬로미터에 이르는 동서독간 국경지역에는 10

개의 通過道路와 7개의 通過鐵道가 있였을 뿐이며, 베를린 교통을 위해서는

단지 적은 수의 通過路線이 있었을 뿐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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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韶8닌에{/ ,
600먼-IM 의 여 

-sl자<·>-이 
l)id

'

包·린 기 칙- 통과-il(y을 이 - 健디·,

通過道路에 데한 누·자普 위헤 %Al·시 서-<로 연11]'정부는 {독 에 ussv1까지

거의 24억 ])M를 >했다.

과거 ·k.두[d(통의 3-·징 게히 깅제직인 지 %]들과 촹·페한 인X라스트2'1처

었니.. V( M· 서u]스는 - 게인-il(·%/ Allv] 하먼 · 거의 전적으2 )%,l- p)1가」'의

]1니니.트-L3-에 의해 제-A(되있니·. 1·[기·가 누지·게키·쓴 세-1<·[ /'-·11 i] 제수·y의

세J[l.적인 운수게획까지 午71健기 ]<-에, · id yh:l'닝'자들이 輸送>-'[J愛:에 직옹

힘· 5% 있는 L 럭-K 거 의 21-진히 제익[Id 수 밗에 없있다,

동%;-A(통에 있이 . 특이한 깃은 에Ld 지 졍첵시인 이유에시 鐵道에 우선권

을 V였니·는 것이q·. 鐵道기· 7'1체 <·[t)l:ill,W에시 차지하는 비-'/은 19SO닌

19881J 기 :vI-중 거 의 75%V 
'

;‥어)다. -
'

l- 러 니· 이에 대 1 비벙-은 <·;<·C 
CI이

었]· 데, 그 이-1·는 4歲)0의 효各싱기- 수송의 
'fi'이 

계속 빌어졌기 때-분이디..

등-3-의 L·)(yId'P. < (·제지 F.j;t 
.

l,L<I-{ 비-id써 조V)한 %/이었으Ll., 특히 l<i'l'BJ

인 I
;

I-1에시·는 결제게L;. VI;01'i-의 j).-l+- J /-f리.기 旻하;. 수1이 있]J.

조1체찍으<< hL자가v성이 제한되어 있는네다가 주로 이·심적인 징 치적 누

자· 프/C-L 렘을 y진하다At녀 빈V 중요하지 일·'은 시))을 하대하는 건과를

기-지웠·다. 이 러 A'l- 징저적 투지.프로2/.램의 에<L·는 · /VI·드외. A·제코·i/ 동과히

]t 交)교1$피.p 씽 도j;L y(()%. A'd<VI(Klaiocda)Y(·의 l(마融送-典- )a<장해주·l<

J
,
( 그 VI·<Mukl·au)--언 {/,·신의 건<'l- 

.

· 3- 수 있니·. 긴-LL한 y,<수1J )%(존.조치는

아주 제한 
' 

i으-<'it만 이구이진 수 있었니-.

1989<CI 14,000 km에 이-<L·;- Al'獨 
-:·
: 영 省도인 獨逸·l'i디偏鐵)'A(]]eutsche

Iteic]ISbahfl)의 · 1체<Il·긴· 중 17% / /-간->- 減4'i>01'을 헤이·<Il· 헴디-. 초12,-1시설

-F - 1반지으<L <1되8(1가 S'1요한 싱-내였Ll·, 또%'l- <<j-리트 세질의 침복중 l/4

이 인·칸c) 손.싱·으로 인해 3t( 제기. 인A懷다. ·%fM]'b路의 시>'1상태),t 미. m

지었다. 서독)g]l'L의 제원윽 통헤 I l)교적 y,L-;'r이 sf 된 1111플린 기착의 通過

· 

- 그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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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路만는 예외였다.

車道 面積의 약 45%는 상당히 손상을 입은 상태였고, 고속도로의 경우는

갓길이나 도로 양측의 보호대, 중앙분리 보호대, 방음벽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동독에서는 중앙분리대에 비상호출 전화가 설치되 었는데, 그

나마 이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고속도로도 약 1/3에 불과했다. 고속도로

부대시설이나 관리시설도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아주 황폐한 상태였다.

橋梁들과 기타 기술적인 건축물들 중 70%는 50년 이상 노후한 것들이였다.

東獨地域의 水路는 주로 전쟁이 전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水門과 방축

시설의 80%는 50년 이상 
-老+b한 

것들이었으머, 이 중 50%는 심지어 80년

이상 노 후한 것들이었다. 비용 때문에 긴급한 補修作業운 미루어졌고 선박

교통의 제한이 불가피했다.

舊東獨의 領空은 군사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대규모 공간이 예비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다. 국제공항으로는 베를린-쉐네펠트와 드레스덴, 라이프찌히,

에어푸르트가 있었다. 이들 공항간의 연결은 중단된지 이미 오래되었다.

동서독 국경을 통과하는 정기적인 東西獨(獨-獨) 항공노선은 연管국들의

권리와 의무때문에 80년대 말기부터 구축되었다.

1.2 東西獨 境界線 開放 以後의 緊急推置

179년 11월 9일에는 폭발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교통의 물결과 더불어

동서독간의 국경이 마침내 개방되었다, 개방 직후 즉각적인 조치들이 취해

져 국경 근처의 수많은 교통 연결로가 車幅運0이 가능한 도로로 다시금

변모했다. 약 200여개의 새로운 通過路들이 생겨났으며, 마침내 국경통과라

는 절차가 철펴]되었다. 동서독 통과 및 교 통위원회는 협상을 통해 1990년중

반 즈음에 內獨間의 교 통에 있어 모든 행정적인 장애물들(예를 들면 여권

소지, 계산 카드, 물픔소지 증명서, 지정 통과로)을 철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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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J 1 71 f)2) 동서<-F 공·V.으% %l]1路%'US를 가W시컸는데, 이 위

원최의 중%] 적인 할동은 니·음과 v·은 사임-L-[-翁- -
'

l

'

L 

상하고 조징 하{·t 짓이었

너

. - 24이 진 V로/친도의 인김 밋 복/l(를 위 한 긴6:f 旦로Cf. 811 및 종종 릴

악·-힌· 수준에 있는 도로 또논 1로7'l 보수를 위 한 긴ilL대책

. . V獨逸1'[l·J인 夫通路 ,<l';IS]

19뱄)<l, 5원 %3원 [+i 목릴 <·;-가의 交通]Q'IA'·3-이 
'7:l-의한 

긴급조치 프<L//- 렙

으료는 나읍과 간은 깃12·이 있디·:

. - . IV에 데한 조 치V는 중]J-선 線路(베를린 시내의 진친, 지하일 포

Al)의 복구 낄 
'

iR鐵化시 지 V힌· 구간에 한 lif조치

, t 로에 데한 조치 3,t·>.< :1가지 )L보1'i'l·ty{Il(A4 A속//w로 
'

ITIOriuger

Zipfe], A72 고속)·If< 1-lof·.·Plauscu, Illrn 국도 1211]ehriicke l)onlitz)

피 l:]0개에 이르{T 국깅-;!·교의 개111 조치들

이 그:-5',-!-/I.램 의句 이미 1990<3 5낌 26일 ICicheuberg-Areushauseu,

Kasscl--i-laIle-趾 잇는 원-!/-"l'L간 시·이에 연·차운ag이 Il]:開되었고, 6 l 중/에

는 St <3/.7- A4의 ThOrillger MiDl'el -/긴·애 차랑운헹이 기·농하게 되었다.

나이.가 B)90%·다/.l-끼·시 0이개 소-'If3;l-의 /,cv 긴<:{·%치기· 시행되었디.,

이외에V · A)(y부->l'(-의 가장 심 리-한 ->·'[-세3-을 -L
! 복하기 위한 &치·滅 이 시

'4시있C-dI, 
1990%.(에는 독히 디·d·기. 긴-j[- 사항애 역 점이 Y이징다:

- 獨逸·ti<國鐵)'d(DR)綱의 線路),!w-f조.치

- . - 1(]90VI 이븝부니 V시산(을 통과하는 인,차람읍 매원 200내 수1으로

]-曾11(

- 차1) 힉·骨, i/;낵-·피[:)그' 커·%l' A- 과거 Aq 과 AIO 집속구간의 근본리인

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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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국도에 대한 새로운 아스팔트 포장쟉업

- 베를린으로 향해 있는 內陸水路의 장애물 제거작업

- 에어平르트(Erfurt), 라이프찌히, 드 레스덴 공항을 남부(뮌唱)와 동부

(폴란드)국제노선에 연결하는 새로운 항공노선 확충

교통부문 인프라스트럭처를 개선하기 위한 첫 조 치로서 연방정부는 추가

경정예산에서 20억 DM를 지원했다, 1990넌 전반기 이른바 
"

프로젝트 기긍

(Pr이ektfond)"(여행교환기금)에서 나온 약 10억 동독마르크가 이 재원에 더

충닯되었다.

L3 1990년 7省 1일(通貨同盟) 以後의 發展

1.3J 投資政策

현대적이고 우수한 교통은 新聯邦州 경제가 회복되기 위한, 그 리고 생활

평준화가 달성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項요긴이었다. 이와 동시에 유럽의

정치, 경제변화에 따른 交通量 增加가 환경을 손상시키지 않는 가운데 이루

어지도록 하는 기초가 된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투자정책적 조치 및 질서유지정책적 통합방안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新聯邦州의 交通인프라스트럭쳐의 신설 및 확충에

중점 지원하고 있다.

通貨同盟의 체결시접으로부터 1994년말까지 新聯邦州 交通인프라에 약

480억 DM이 투자되었다. 이 금액은 獨표全域의 交通프로젝트 투자규모

1,050억 DM의 절반에 해당된다. 투자 중점분야가 부록 Nr,74에 열거되어

있다.

교 통분야 투자정책적 조치의 기초는 1992넌도에 수립된 聯邦交通路計劃

인데, 어에 따르면 2012년까지 線路, 연방장거리도로, 연방수로의 확장.션설

. 유지에 약 4,530억 DM가 투자된T 이 재원 중 3분의 1 이상이 新聯邦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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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 
'l· 

깃이뎌·. 그 이외에V x] 방자지단체 교 y게11- - 71닝·재정지원·/f 의·

820억 D[VI이 I ll·련피어있니..

新·豫'.聯11이·1가 )[·Ii-·']>AS하V록 하<.< 헥심 대책이 19911,·l 4웅1 71벙·졍부가

<1징한 
'

잽)%統- · 交>iOt"il-劃"(VI)E)이Lo.. 이외. 같은 /<로 젝g들은 니-읍봐 같

은 이-H- u]1쑨에 헥십 리인 기능을 A-4히. 된디-,

- w . ->FB' 밋 1]B' - % A l%'향의 
- VI(동% 4가에 부 - 하1- 기초가 %q

- 인자리의 J;l.장· 1·S 의·)1

-

"

깅 기.t/잉:의 긴 인치."인 긴실2] 의 -<진

-

'

/제%i 네·g-으3;Ll-< 개의 線路,il·!'剡, 7게의 道路[i'l·劃, ] 기1의 水路1i-l.劃을

-3- 수 있으미 l-y 7.자CI<-vv.< 익· 075익 l.)M이 다. 19948]녀)-까지 이 미 120

익 DM이 두자되었으미 2f y 80% 이싱이 線路히-虛]]을 위 한 깃 이었니-.

인%M'정부·l -
"

獨逸統 
· 

%通,;'l·劃"合 2] 세기초까·지 거 의 데부1 완료한다]-:-

목표를 세워y)C 있다,

이 리한 B]리·에시 볼 t 인멍·정부가 기허수%·.1파정을 신< 성 있게 운.t하 �

위해 취 한 입 님절斗상의 긱·x- 조 지·l/. 커니.VI. 의 미가 있1J]1 하1다, 19()IA:l

12원 131지. y'l'聯)·'s州와 뻬-(--:-V-l·게의 w
'

,, <늘3/로계피 신A.추진 위한 1
19旻

(A>IE道路 %劃/1/進>J[), 17):-il,·-[ 121/( 1731자 ],( >도j(L기 히수%0 VI.순촤를 위

한 1
79·ri-(쇼劃1%] $

'

/: l'l
' l.純化·[)5), ·IV‥'S]h'·l'l'!'l:[)<仲.(199;31,·l 10월 29일자 Ih.]ill-

OebiMek1(l /J,3L긴의 
"

Ste!Idal 1J'J,.지익" 긴실에 판 
'l- 

111骨, If94%d 3원 2

-1자 고속/L로 A20과 Al l C
l
r 긴-의 4)선에 %·!촉'l. )/]-旨)이 L-1 와. 깁.은 )p]骨이

LT.

建1'i'V'>)-<· l'. 이외- 긴-은 리'> 조 치-;. w 효율적 7]이 f 리넸·다. A 01)컨대

]lebrrl-·]·:rful· 와

� 

11elmsfedf.-.1%3]·liu -
'

I
l- 간의 화징·-AL사시 鐵道·c< l,의 기 획수럼

1차]-t I V[ 이내 91·A'L지있니-, J]>.혀 서VI<,;.의 71-여가 별iu A 징.에요인이

아니있음은 -3-기 'l-민· 
하다.

- )W래 .



第5章 經濟 · 社書 - 環境 統-의 遠成

건설계획과 시행을 과감하게 조 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3개의 民事法上

의 회사가 설립되었다.

- Hannover-Berlin 급행열차 기획수립회사(FCS)

- 독일통일 철도건설 기획수럽회사(PBDE)

- 독일통일 장거리도로 건설 및 기획수립회사(DEGES)

이 러한 방법을 통해 처음부터 비용이 많이 드는 새로운 77政組織 設立을

방지할 수 있었다.

L3.2 鐵道交通

通貨同盟 체결시점부터 1994년까지 舊東獨국철(DR)을 위해 연방예산에서

약 260억 DM이 투자되었다. 그 중 鐵道音1]分 인프라스트럭쳐의 확장, 신설,

부품 등에만 약 170억 DM이 할당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

독일통일 교 통계왹 線路部門"(부록 Nr, 75 참조)이다.

2994년말까지 약 96억 DM이 투자되었다. 이 프로쟉트의 제1차 계획으로서

Helmstedt-Magdeburg간의 일부노선 제5호가 1993년 5월, 제6호인

Richenberg-Halle가 1994년 5원, 그 리고 제7호인 Be)Ora-Erfur 가

� 

1995년 5

월 완공되었다. 기타 일부노선을 포함하여 총 350kro에 달하는 확장공사가

완공되였다.

1995년 중반까지 실시된 많은 조치들 骨 중요한 젓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약 3,200 km의 소위 
"

알칼리성 침목"의 교체

- 9,000개의 전철기 교 체

- 저속운행구간 2,400개 (총 2,200 km)를 600개 (총 900 km)로 축소

- 약 1,200 ltm의 전철화 (부록 Nr. 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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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권-r/ 걱'종 조 치에 
'>:I 

S]이 예 
' II<}1 11anaburg-·lier1in, Hanuovcr·-Bt r 1in,

Leipzig·-licdin의 A]A.- l ,
L 리 30분이라&.:- Ilij"IL데·a %>,縮이 이-F이졌으미 잎

차시간표가 너욱 효윤직으로 운- - 되 있 
-

. [9ZR:l 5웃1 Dehra-i<rfurr 간 A·;-일

통일 Al(-k계의 제7호 tt료찌툐(신-<A의 전 
'1회-, 통과복신/iL< 몇 13ebra의

"

Il l)를린 거브" -hf무{)가 완/뉘에 띠·라 l/I-gnkfurL·-Dresdeu의 운헹시긴-은 01

분이나 1:0.縮되었다. 2 1. 러니· 부분적인 성과가 7'1제·리인 立과를 니·니-내기 까

시At 상·Q속'l- 시 l·이 $J$-할 깃이디-.

舊貞獨 t·: 침분야의 鐵路絹·플 i 졍하기 위 연1-s-정부<·t 독입천V주식회

사(])11 AG)에게 1994%c],부1/] 2002<:1까지 투지·보조6[l' 악 330치 DM(인 l· 의[

37억 DM')을 Al,장健니.. 니·이기· s;llA'정j/.-(-:- 기/(적, &잉상의 q-후성合 a,L위·

히-기 위헤 )%<件費외- 인상핀 q%J件$ * ]1남하1-( 보%-t·r을 익시 2002년까지

부%[]·하기로 兎다. 1994%·!V 이 분이·의 총 지5+엑은 64억 DM이었다.

L ;-일은 109d<l 12省 V과된 鐵)C{構造[汝/l'‥:A을 骨해 추1도시스1 l-위 근꼰직

으로 개헉債다. 舊束獨의 국 }(l)R)파 倫:j/[(獨의 국 l(DIl)은 公>)< l·.의 기trl

힝 네j']L부51 시·Id싱의 A'13/-최시·모 I ll-뀌었다. 이같은 게혁은 tH逸紹(,>/>史에서

신레가 없는 s.1이다. 
'{J,:-게'히 

의 A-A미C:- <-c어니·는 -
'

l &Vis<에 
'전y,t가 

너 멈'이

한%-드]v%l- 히-는 깃 이니-. 이<l· 통헤 IV의 -
'

A-ifk리과 7$ 릭이 ·제고되].[

-:·
> 가의 IRi%Ill·]g이 /이 지게 %'1다.

71 도%.:- -
'

l

'

l- 조게혁- y헤 경잉상의 횔-V폭여 hi]어<J 띠 깅 겠싱·대에 -1연

하/게 네처힘·과 동시에 I ll'場에서 주//,Y{요· 잡'을 수 있게 피있다. 이初 위헤

서<t 齒><l%·)J있1-]- 싱'%l>-볼 제공叫]< 것 외에3,c 兮合힌- 비·吟 긴'-K 陳7%인>L리·

스트· 걱치·壯 왁중히-·;--< 것 이 종$-한 선 길[-L긴,이 니·.

1.3.3 1譜6;M臟(離:道1

通1VIi(]l,s/의 제징시 ·J]3/터 19941;1끼.지 新1驛邦·시P%i 브q·징·거 리VV 叫징·음

위해 익· 1 13약 DM이 %i.3.1피었다, 1995V{3,t 투자액은 약 :-iO익 DM으3,c 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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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다. 1934년말 현재 
"

獨逸統- 
- 

交通計劃 道路部門"의 7개 프로젝트를

위해 이미 22억 DM이 투자되었다.

聯邦長距離道路(고속도로를 포함한 국도차원의 xi%線道路) 건설을 위한 조

치들은 근본적으로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고 있다:

- 사고빈발지역 및 사고원인의 제거

-

"

응급조치"를 통해 과거 內獨境界地域의 교통장애 제거 또논 완화

- 聯邦長距離道路에 위치한 교 량들의 보수, 확대를 위한 준비작업 및

각종 조치들

- 연방고속도로와 연방국도의 중요구간에 걸천 노면보수, 개선, 확장

1994년말까지 시행된 여러 조치들 중 중요한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다

(거리에 관한 수치는 高速道路와 聯邦國道의 총거리를 합친 것임).

- 59개의 응급조

약 6,記0 krn에 이르는 도로보수 (개축 및 확장 제외)

- 2,675 km 개축, 확충

- 292 km 신축 (도시주위 포함)

- 1,753개에 이르는 교 량 재정비 및 신축, 이 중 36개는 대형교량

- 안전시설물 설치 (이상에 대해서는 부록 Nr. 77 참조)

교 통안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통기술적 인 조 치들이 시 행되었다. 동

독 全地域의 고속도로망에 보호벽 형 태의 중간분리대를 확충하는 작업이

실시되었다. 사고가 발생할 수 였는 路面의 최외곽 가장자리(예, 구조용 전

화대, 교 량과 둑이 있는 부근)에도 보호용 분리대가 설치되었7

체증을 방지하고 교통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交通量이 많2 A2의 Bur g 시

내와 Sachsen-Anhalt와 Niedersachsen주 간에 交通量과 기상조건에 따라

작동되는 交通統制裝置(길이 51 km
, 비용 약 1

,
300만 DM)가 설치되였다.

이와 비슷한 시설이 1995년 3월 A4의 Nossen과 Dresden시 Wilsdruff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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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신치y]었다 (긴이 10 km, 비-8- 약 500민· l)M).

道路絹 전제 ·긴치 표지핀·과 치.신표시이 l-%히 세로 신치피었거나 부

분적으로 보완되었다.

약 600 Km의 ,o;速道路의 징 -Y- 잉·선상에 있넌 비상·진최.를 가장자리료

舍겄다. 비싱국1회.가 d l 기다 고 속도旦의 겸우 CI V인- J[l-두 비상%1촤시실

을 실치하였다.

특히 
" 

獨逸統 
- 

AZ(Ii-i-l·Ill1]"-g- 위시한 인.Is-징·거리3',t로 게기의 骨요한 신신

t< 히-장 프VAli트의 겅우 
'Ar정직�, 

기4r직 기 피iV]단게 내지 전체 또Ac 부

분직으로 시 3단계에 접이b고 있0. 1부 el
l

. (E(.l·Q대1]의 깅우 이 미 VI-'Ar피이

운용되고 있다. 
"

獨逸統 
· 交]l%W:ii·劃"은 卷·-9-가농한 ·lIs· 산을 동운1하여 Y

신적으로 실'힌시도돈[ 지71하고 있다.

1.3.4 複合交通 및 貨物交通4]j티

71]q·정부산. AIl통안전과 환<}3,,효를 위'헤 
'겪V이A-/3(- 

돕이고자 i:v·)A

:;If[(기;l]를 지원하2it 있다. //-<·]- %)i-聯-)]다1·1는 wa交通罰리)l]下의 換乘11'·P-

<·[-2(·리인 -
'

Il ( -
'

A밍'과 인 <1리이 있다. 1993년부텨 >인가 - - 8·v] 이 리니·라(-猛

린·드, 헝가리, ·세51)간에V 潔合交通 >]]IA,Ii'綱이 혀-징'되었니-.

]Z:·]년증 
·{J,c-l.f 

PAlO<il])體制를 이-2-해 2,080만 ( 을 운송健으1(l 1994년

V 운숭-링C- a - 의< 3,100만 t 이었다.

]q(W년도 聯+Md路1-i'i·劃에<.< 
-VI 

A·인 )Ivv관.1회사의 복$1교f더미 8-1과 최.

-

- 2 통센니 선·지징'소기· 녕시되이 있Ll·. 0-외·A'은 깃 학Atq· Rostock, ]3el·]iu,

l.eipzig, Dreudeu, ]<rfurL GIrl]'IC]]LIU 2의 17物交通%1.1디 전치계획을 吾 수

있다. 이 린 게 1이 <)힌피11 )V, · 도로
, 수운, 海 1·.iIi送듭·의 싱·호21 f체제

/기. 개선되이 도심지의 촤.-壯운1-부남이 1그이지고 소음과 메기가.f의 빙·출이

줄어 · 고 夫通安· %·%이 <·c아 게 된다.

초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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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10월 16일에는 Rostock 화물교통센터가, 1993년 9월 3일에는

Erfurt 화물교통센터가 착공식을 올렸다. 이들 화물교통센터 주위에는 이미

산업단지가 들어섰다.

L3.5 水運交通 및 聯邦水路

1991년부터 시행된 조 치들은 필요한 水路의 확충을 위한 예비작업외에도

水門과 築臺의 시급한 보존 및 신축, 水位測定 시설의 현대화, 그리고 연안

보호에 그 역점을 두고 있다.

團

통화동맹 체결이후 1994년까지 聯邦水路의 확장을 위해 약 5억 6천만

DM이 투자되었다. 1995년에는 연방예산중 약 3억 9천만 DM이 책정되었

다.

주로 다음과 같은 조 치들이 우선 처리사항이다: 
'

- 하노버-마그데부르그-베骨린간 東-西 水路 擴充("독일통일 교 통프로

젝트"의 제17 프로젝트)

- 水路建設을 통해 엘베(E]be)강 수운교통 개선

- 잘레(Saale)강(엘베강의 支流임) 수로 확충

- 하벨-오데르강 수로의 일부 확충, Niederfinow에 또 하나의 선박기중

장치 신설

- Rcstock, V/ismtr
,

Wolgast 항구에 해양선박 진입시셜 개선

이 프로젝트들에 대한 계획이 시작되었고, 1단계의 계획절차가 완결되었

다. 
"

獨逸統-- 交通計劃"의 제17 프로젝트는 1993년 7월 1일부터 착공되었

다.

舊束獨의 국내 선박업체들은 계속해서 재정비 작업을 실시한 결과 國內

中小造船컨소시움에게 매각되였다. 현 
"

독일내륙항행 화물운송책암회사"는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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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징'에서 성-X적t /iL 쵤A-히-lt 있니-.

1.:t6 公)C近距離 1i&A)通 빛 lik)jl'1治團體의 道路建銳

公共%j/l·:離 掠%Witt[(OPNV)은 %,(리 직으로 러· 주정부의 책임에 속하-tc

영역 이다. 연)M-징)i'--:.< ussvt 1윈 28인자 지방자치단제 Al(%싱-씩.게<1유. 위

한 오1방정부의 재징지 우11/](地)J'l']治1이體 交通11/j'源調達<)V GVFG)에 -;.<.거하

어 지방지-치단 )·L교. l 꽁꽁</-거리 이져]'i(동 상촹개초1名 위한 j /-지-를 지

VI하고 있다. 1992닌 2월 25 ]지- 家]L(IA擔繹.減>)<까 投資 및 添%il{條</l·Ll((y/3)<

에 의헤 싱·닝"l- -ii-모의 
지 원if을 축·키하v, 시우1율을 인상하1El, 지윈목록을

꺼·대>'l· 깃( 新聯11(州피- 베룰린의 톡빌한 2긴들을 고려 1 것이 다.

동시에 2)'- - L l- 램의 시행1이 주정부에 내$ 移管피이, 주정부가 각 주의

교y정책럭인 필]1- 미·라 ·재원의 80%,를 -g.동성있 1 누입힐- 수 있기) 되었

디·. 인12'정J/-는 녀.미지 20%에 내해 크jeL f. sli 귀.한Y[을 짖-고 있-:. Id], 둑히

중요A'f V<매]·:離 鐵道 通,i'j·劃돌이 이에 헤닝-한니..

If]3V[l 83>l 13인자 지12·자처V·l·체교3 . 재)/·1조<l-li1 개정]/]旻을 X-해 (M·源分

Ad率이 新聯11외·l·1에 게 - H- 하V-A 게13되있디-, 이<L씨 199] q·1과 1992VI중

"

+獨復興 jLll·]對應策"을 통헤 지%.>닌 체 ·1과 비슷한 수준의 재원이 l.9 3

<c], 괴· 1994h)에V 계속 지7171 수 있였다. 1$38[{과 ]%4%·], 중 긱.긱. 3어

,
(500억 l]M이 2

/인la·주로부디 新聯+1애·j로w ·IA.11]되있다. 1%5년 중 新聯))1;께

가 사정-힐- 수 있는 재윈5(3/,는 익· 15억 l]M이1J.

몽촤동u%]이 실.시%j 이 레 新聯)%)·l·]Pd 公)t'.y래[·<頗[ 旅客交]l[[과 지ls·자치 단

제 도<,e긴>l-A 위해 -
' 98억 DM이 누입되있다.

2중%.'한 지 )() 내상.일로<. 니.% 괴. 긴--P 깃3合 -3- 수 있니.:

- . 메룰린 71절(S...Bahn)Iq·의 - ]:(조치 1길 
복-'/-

. - 도 시 전 J 신% 및 차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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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철 및 버스 정거장의 헌대촤

- 노 선버스와 전철의 신설

- Tetra-전철의 헌대화

- 시내 주요도로의 확충 및 超地域的인 호通綱을 위한 주요 진입도로

확충

1990년부터 생겨난 142개의 운수업체 중 111개 업체가 近距離 
'

及홈交通

을 운영하고 있다, 이 업체들 중 90개 업체의 경우에는 近距離 交通部門을

同 業體로부터 분리시킨 후 신탁청을 동해 지방자치단체로 移管해야만 했

다. 현재 189개 광역단체들과 광역단체에 속하지 曾은 26개 自治市로의 移

轉作業이 완료된 상태이다.

과거 국가가 운영해 온 公共近距離 旅客交通(OPNV)은 통일과 더불어 재

편되어야 했는데, 이 작업은 현재 상호연관성을 지닌 3가지 단계로 진행되

고 있다:

- 신탁청을 통해 近距離 運職業體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지

자단체의 양해가 있을 경우 민간교통업제에 財産法에 근거해 이관하

는 작업

- 路線許페의 재분배 및 교 통협력체제의 형성

- 近距離旅客 交通의 경제성, 기술적인 장비 및 서비스의 개선

현재 新聯邦州의 公共近距離 旅客交通의 특징은 t996년부터 실시될 근거

리 철도교통의 地域化라는 [-11 있다. 이것은 지자단체 지역개편을 통해 지역

구분이 새로 이루어지고, 各 州의 공공근거리 여객교통에 관한 법 이 통과됨

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다.

近距離 鐵道交通의 지 역촤는 헌재 구연망주에서도 쓰共近距離 旅客交通

을 재편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과제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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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후에나 드러날 것으로 보연다. 그 중에 연방군이 나중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약 700개의 부동산 중 지금까지 500개가 검사되었으며 약 2,500개에

달하는 토지가 오염되었을 첫으로 판정되었다. 구소런군 주둔지 역의 토지는

다음과 같은 物質의 %i度數에 따라 그 오염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총면적

23만 1천 ha에 있는 1,026개의 부동산).

- 유류제품

- 일반쓰레기 및 특별쓰레기

- 폭발뭏 및 탄약

가장 심하게 오염된 지역은 군사훈련지역, 비행장, 경비지역과 유류적치

장이다. 독일전체에는 약 45700개 지역 이 군사시설로 인한 汚染可能地域인

데 그 중 1/3 이상(1,632개)은 
'束獨地域에 

있으며, 이 가운데 350개소는 舊

蘇聯軍 주둔지, 253개소는 舊束獨軍 주둔지에 있다. 舊東獨時節 이들 주둔

지에 대한 뵤고서는 없었다,

舊東獨 體制는 40년간 기존의 資本스톡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다. 낡은 산

업구조가 수십년간이나 방치되어 왔다. 산업시설의 대부분이 현대화되지 못

했다. 그 결과 산업시설들은 非經濟的으로 운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

에 심한 오엄을 야기시키는 主犯이 되었다. 예를 들면 Es pen hain의 갇탄처

리공장에서는 6친명의 근로자 중 2천명이 修理部門에 종사했다.

舊東獨 산업구조가 이처럼 경제적, 생태학적으로 삼각한 삼태에 였였으므

로 舊東獨 政府는 이미 1990년 2월 첫 조업중단프로그램을 실서하 된다.

이 계획에는 Es pen hain에서의 타르생산금지와 Pima에서의 비스코스 생산

금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集中 農法, 異物質의 유입, 갈탄 노천채曾 및 채굴장 봉입으로 舊東獨의

40% 이상의 지억이 토지사용이라는 면에서나 생태학적인 면에서 침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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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 활주로 보수작업, 통관터미날의 확충 및 · 신축 등에 집중되고 있다. 이

를 위해 통일이후 약 11억 GM 규모의 투자가 있었다,

국내 항공최사의 俗습과 더블어 베를린-쉐네펠트, 라이프찌히/할레, 드레

스덴, 에어푸르트 空港과 같은 國際空港은 해당 광역자치단처]들의 참여하에

민간항공회사로 이관되었다. 베를唯-쉐네펠트 공항에는 연방정부가 베를린

- 브란덴부르크 空港會社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이 회사 지분의 26%를 갖고 있다m

1.3rns 海上交通과 港濁

Meck1enbur g- Vor pommem 州의 각 항구는 근본적으로 변화된 경제적, 교

동정책적 어건에 적응되어야만 兎다. 港(]의 화물선적량은 1989년 총 3,300

만 t 으로부터 1990년에는 2,400만 t 으로
,

1991년에는 2,600만 t 으로 떨어

兎다. Rostock, Wismar, Stra1sund, Mukran 항의 195년말 근로자 7,560명

은 1991년에는 3,725멍으로, 1994년에는 1,077명으로 줄어들었다.

1991년 중반 Rostock, Wismar와 StraIsund 항은 信淫廳에 의해 지방자치

단채로 이관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로스톡과 비스마르 항구의 경우에는 메

骨唯부르크-포어포메른 주정부가 25,1% 支分을 갖고 있다. 페리(ferry)항인

Mukran항은 1993년 4월 1일자로 SaBnitz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

Meck1enburg-VorDommem주의 지분율은 10%이다.

鐵道와 연결되는 페리路線의 일부로서 적합한 Sa5nitz항과 Warnem0nde

항은 舊東獨국철 소속 페리전용선박으로부터 분리된 후 1993년 4윌 1일부

터 舊西獨-국철 소 속 
"

Vo ge lflu g linie"로 통합되어 獨逸東海페리회사(DEC)로

이관되玆다.

발틱海上의 교통과 유럽교통을 우선시한다는 새로운 과제에 부응하기 위

해 시행한 港潤構造의 단계적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특히 다목적 항구인

Rostock이 1994년중 荷役能力各 크게 높였다. 1994년 중 新聯邦)·l·1內 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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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촤물처 리 링·은 총 2,O:dOho- t 이있으미 그- 중 78%,는 Rustock 힝·이 처리 慷

디

Wismar 항과 straIsund 
'힘·-fl 

긱-기' A役能)J)K準을 안성시키 려2J 노.력하

고 있다, Mukran과 Klai]led (리 아니아) 사이 핑'복2,--신 7'1뱅- 페리항인

Mukran은 I%] 년부니 1994A·t 7낀끼 지 c
/·소V-f 서j/주둔군의 1故收룰 1당하

<11서 L-'I. 기초를 디-졌다, 이 M--3'L룰 중요한 페리항으j<L 게VI'하는 1%'인-이

l994닌 미.v·l되었다.

많'은 평가),t고서1 온 메<14]1부3-<L-/- %이포메른州의 힝·C/-吾을 포'7}-%1

Ostsee(W j.)-소 통과A·:/ 朴骨 및 숨>Il 수송링7이 等%'- 2 기·할 깃F-V 에푸

하고 있니- (2000닌 
'

2,6001신' t, 2010년 3,300tIl' 0.

또

/.( 러니· 메귤%l)부1!- -
- VV[이포메F)·l·l 

'%'구의 
깅 력을 유지 네지 최복하기

위해서는 rIk'·%(構造되· l·.部+il]11造의 게{'{읍 위한 게속적인 조치가 $1요하니·.

닝·< 161 릭의 최·-趾선꽈 9.f 1 만 3 
· 

Il-M 의 종R] . !을 J,<A- 
'l· 

P·;-인 로· t -< 1)

박회사의 사-H.회-가 1993년중만에 안료되 있다. 인범'정)il-·;/- 이 선박회사가

lSI 년, 1992넌 시징·깅제<L의 構造,閨]i'061'/에서 이리 운 <·l Id·1을 1깃·았을 
떼

매넌 
'

2,500%tIl· DM를 構造1'測整(援金으j,t 제-'(한 비· 있다. 현제 48척의 신박

파 1르수 70VI liRT/]ARZ에 노1'하<-> 이 A'l. 비-회사는 목일 힘신박최사의 하

니·이 다. 전W적인 선0>'E-행분야 이외에 A%--4-J/-야, 부%산거 레1d·야, 서1.l]스분

야 서V >'i t. t·적으로 苟·동하고 있디·. 이 기위의 I l>)l)Il'C·J인 고-B-인력은 익· :-i

$JIM에 1%1 깃으1,L 에상린다.

l . 3.9 Iti路交通 및 Zi路交通安수

수십년간 이 헹의 지--f)-를 임 격 히 제한하고. 자똥차의 
2

1
f- 입을 한헤 온 貞

獨]'IR域에시의 승청-차 l-t.備率(1區)4년 100019닝' 428 )이 힌재는 점점 서목·지

억(1%4년 1000밍당 503내)에 J']·근하고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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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월 1일 현재 590만대의 오토 모터형 승용차가 등록되었다. 그 중

310만대(53%) 정도가 법기준에 맞는 배기가스 淨化裝置昏 부착兎다. 디젤

모터 승용차의 신고대수는 약 50만대이다. 無煙 휘발유가 전체 휘발유 판매

에서 차 하는 비중은 약 95%에 이르렀다.

/v命被害가 따른 사고건수는 1993년의 약 735000 건에서 1994년에는 약

78,000건으로 늘어났다. 동 기간중 교 통사고 부상자수는 약 97,000명에서 약

104,000명으로 늘어났다.

交通事故 사망자수에 관한 한 변촤가 있었다, 즉 1989년 1
,
7M명이던 사

망자수는 1990년에는 3,140명으로, 1991년에는 3,759명으로 급상승했으나

1992년(사망자수 3,333명)부터 줄어들고 있다. 1993년도 사망자수는 3,023명,

1994넌도 사망자수는 3,014명이다.

1993년까지 交通敎育 및 啓蒙指置를 위한 예산은 東獨地域을 대상으로

한 특별지원으로 인해 늘어났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총 1억 5
,
800맏

DM이 독일전역에 걸친 交通安全事業에 투입되였다.

聯邦交通部은 이를 통해 舊+k獨반域에서의 交通安全事業의 재편을 지원

하고, 獨逸交通安全委員會(Deutscher Verkehrssicherheitsra0와 공동으로

1991년부터 대상별로 적절한 교 통안전캠페인을 실시 했다(예를 들면 1992년

부터 연방전역으로 확대된 
" 

안전제일"이라는 구호의 교통계몽캠페인).

救助活動部門에서도 새로운 조 직촤가 이루어졌다. 新聯邦9·l·1들은 독자적인

道路救助서비스法을 제정했다. 지역적인 투입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헌재 민

간뵤호용, 국방용, ADAC-공중구조용, 독일 구조비형감시협회용, 국제항공

앤뷸런스용 헬기착륙장들이 운용되고 였다.

l.3.10 道路貨物運送 關聯業體

舊.交通콤비나트 15개를 신탁청을 통해 私有化하는 것은 도로화물운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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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規模 기3] c/·1旻 헝성하기 위한 -M-가피한 초1절요조1이었다.

h901J 7윌 1 인을 기해 142게의 주식최사j;'L 기h]헝 네를 빈겅시킨 L]·음

7신직으<L 公)t.近]i(l.·:離 ))'iC%A]]h을 분한, CI- 페신을 지방지·치단체로 이핀·시

켰니- (TI징' I.3.6, 7]·C표).

f/l','iL廳의 자Ad-에 따3.I-민 IfS3닌1%'까지 467개의 분 1%>l 기3]제의 우1부기.

사-S-촤되있다. L. - 중 248개가 訣義의 차·J[il/,통에 속하고 219개는 2(로 택시

영71, 징 비공장, 7-8-소 %이다. 이骨 통헤 총 15,220게의 일자리가 사보되

었으미 총 ] 
,
26()익 l)M의 ] /자가 보 상되있다. 이들 기 7]체의 약 질반은 新

聯11아1·l 주 {에게 賣却되있다.

힌제 道路'1컴'A)運送%E -위5< 'l- 
V력이 있2It 신 힐- 만한 거래 싱·으<L서

사 骨 군히고 있L;·. . :J- 러니· 이-',-[- 기7i 제는 l<UP%] 자유화를 비롯히.이 동-8-

S-] 이 리니-리-에 대힌· 시깅·게;o- u]l-V-예 / <-심한 競<l%狀態에 처헤 있니.. A]- 1 최.

몰운(71 게의 조촤를 이)/기 위해 聯+l;交通部는 ]四4%d 3원 獨逸'IV物運送

IV%s(외· V-2--Ej,L 안<C/징' ltv-그- 램을 수85 
'l· 

바 있다. 지/f까·x] 旨/<- 성과

기- 있있다. 이 /1로그. 램 고· -L(L 'l· 
깃은 이 미 실힌피었는테 

- '

t 중 新聯邦州

의 V로회.-bE운송0] 가 시징-에 성공직으旦 진魯하도-·[ 겨 우{하]:. 프<L-l. 램

을 들 수 있다.

MOucheo의 l[o 경 인·'/소에 띠·르111 )卽4년V 新聯邦州의 J/보 촤-Id-운송

랑 미J 8 ,
500만 t 71-한다'it 한니.. 이 수-치&. 19이 VI과 비)I], 1 t IV·秒)

/])Ii送'Id:이 (-i(-i.7%Ll. 증가'健음 · 뜻'한니.()i-l,p·< Nl·. 78 추]·조).

1.3.Il 危險物 運送

+$鷗地域의 fd:i;創%) 運送部1"]을 )%-]j-의 )113(-에 맛게 전환하는 직71은 1얼

니·谷 어리- - HI이 조1햄시 었디-. 진한시 %']F 71칙적으로 19911J 7월 1잇이었으

나, 저장14J니- 차링[의 제작 및 71비에 괸-한 1
19귀·의 전{l-시 1은 17)2닌 7월

l 51이었나.

- - 그6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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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安全규則을 지킬 경우 기존의 대형 유조자량 운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예외조치는 新聯최에·1에 있는 p(L1産業에게 중차대한 의미가 있다.

聯邦交通部는 해당 관청, 교 통 종사자, 운송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를 통해 新聯邦)+1를 적극 지원했다.

l.3.12 交通分層의 硏究

東漏 地域의 연구기관 구조전환작업으로 인해 연구분위기 형성에 큰 의미

가 있는 일련의 硏究斯-들이 생겨났다. 연방교통부와 그 산하단체들은 지금

까지 약 65개의 硏究機關과 공동연구활동을 수행했다. 이 硏究所들의 연구

보고서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교통행정담당자들에게 제공·활용되었다.

蕭聯邦州더 연구소들이 수행한 연구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지식은 交通政

策을 입안하고 시행하는데 중대한 補助1段이 되기도 한다m 그 중요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公共近距離 旅客交通의 활용도를 높이는 조치

- 환경을 손상시키지 않는 교통방안의 수립

- 交通安全度 제고

- 화물운송센터의 입지 분석

- 聯邦長距離道路, 線路, 聯邦水路에 대한 연방정부의 건설비 부담 분석

- 首都移轉과 관련된 Berlin의 교통계획 검토

2w 郵便 및 通信

우펀분야와 통신분야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근본적인 변화과정에

처해 있다. 19%년 第1次 遍信改革(Postreform)의 일환으로 단행된 독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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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공회J(의 E-1>;l . y신제2/-의 조 리개)J]·페 띠-라, ][陣邦遍13'-t'部기- %9·징·하s'·l 11%7->

i
'

SJ. . l·:權0 위]l)-기· <d·리되이 ·A'-RI ·fl9'제신(l)elltsche llun es pos t) 기엄%l]는

省레-><.('l'elek()Ul), -Y-)/·]서 비<·.(l)osulieusL), A-<l'cl-F'헹(PosU)auk)의 :·])k 수.7

으V 제징비뇌었다.

기 입겅 영3]J,/-<< 獨,([MOW l-S 競'P·61域으.V, ]d-리도1었니-. 즉, /딘 도외.

통신세V의 득징서 비·스A-c 민간 자에 게 게넹-y]으로써 겅 %-'/-조적으7 l

+되荒디-,

이왹.같-C IPl회·과징-f.. J·;-일동3] 피· 시간적1.로 71치 게 된다.

第 次 [-汝·'l'·:段1;侍의 인 l·으j,L 199/Ih:l 獨逸聯11;遍(3' 企業體가 사-7회.꾀어

1995년 l 
- ,> l l-吳 기 헤 7 식회시.로 VI 깅되있나.,

이하 -Id-],!-애서 -l- 浩. L (- J 연lg-체신드-)y;>이있으니 메/l[의 독우[YA':1주식최사

(Deu{.sche ])ost AG)외. IA. 독안언11]-제신빌1i(-U곱이있도1 M」l,1/l:.의 M 1딛1레부[[추

시회사(Dell(SChe Telekoul AG)-(t(- ]/1>상' 2W락7힝 인 
"

V'·1서비스"

(l)OStdieusL) 및 
"

텔레骨"(Telekom)이라 기-리' 칭하기로 한다,

그.] 호HX(Post)

2.I rn l 1989/90닌 狀況

1990<1 10 l :3 1 통21과 0·Id-이 AA獨의 
·:·
!-영 기업인 E· -/-위)/](l]l%)리 

]f(p

f번['l(lill이 獨逸聯11(滅),;'%(lOP(POSTl)Il<NS'l') A,'iA시 있0. 딩'시 dC-->·;.의 퍼-

]/'l·h니,<. 종시.지 수(2 8만 iA호1 1 6, 영 %1소.의 수 >-:- il
,
soo게었디..

이미 ]Z9 
Ll 1 2릴 · V서1·;- 제신-!,L%국(- · 긴-에 9 합의기· 이 ,

'

- 이 l 271 잉:

지의 110반0野의 싱·y 통힙페.징이 시 리 니있0. 지음에1·c 죠직상 Y12한 E

1인骨(F()SUIUit)U)을 형 성하<- 직'업에서 시작시어 니·V에A- 앙 지억의 郵便

iO%A A-W'하는 리·Z<'j-%j,L 진 
· !되었다, 이같y, 작업은 시 기지-%j표 獨逸聯):l]

[{M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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遷信企業인 POSTD1ENST가 번혁을 맞고 있는 과정에서 진행되었다. 즉

우毛 및 통신부문의 구조개편후 우편부문은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해야 되논

상촹에 처해 있었다.

그 다음으로 舊東獨의 獨逸郵便과 통합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자

POST01ENST는 커다란 과제를 안게 되였다, 단순히 6,200만명의 인구를

지닌 서독지 역과 )
,
600만명의 인구를 지넌 東獨地域의 우편 서비스를 합치

는 작업 외에도 상이한 두 조직 형 태를 銃슴하는 작업이 있어야 했다. 이것

은 분명히 경제역사상 最大統슴 중의 하나였다.

貞獨郵便의 건물들과 기술적 인 장비들은 대부분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

였으며, 대규모의 정비를 필요로 했다. 업무들 중에는 체신서비스와는 상관

없는 것이 많았고, 정작 핵심분야인 郵便物 및 小/pl業務는 서비스의 종류나

기존의 처리능력 축면에서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또한 舊東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구조를 지니고 있어 자유로운 시장경제 및 민주적

인 사회질서에 걸맞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이미 貨帶統슴

이후부터 배달량이 급속히 늘어났다. 특히 서독의 通信販賣에 의한 우편빌

송 수요증가가 이有은 교 류량 증가의 한 요인이었다.

이미 1990년 10월 東獨地域의 郵遍局들이 매일 처리해야 할 /]·o量은 35

만개로 늘어났다. 1991년 10월에는 마침내 최고 일일 처리 량이 거의 100만

건에 달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2년도 채 못되는 사이에 配達物量이 10배

나 증가한 것을 의미했다. 당초의 여건이 아주 열악했다는 점을 감안한다

변, 이는 여러 과제들이 동시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젓을 의미했다. 즉 需要

에 맞게 처리능력을 신속히 확충하는 작업 의에도 
-]T격과 무게, 발송종骨,

특히 서독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郵便商品과 같은 발송형태, 그리고 全地

域에 걸친 郵便注文 配達制度의 신속한 도입 등이 요구되고 있다.

POSTD1ENST는 이 러한 작업에 총락을 기울옜다. 그러나 여러가지 장애물

이 있었다. 기존건물돌의 구조나 상태가 좋지 않아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처리능력을 확대하고 調整할 수 밖에 飢었다. 단시일에 사무실을 새로 짓는

- 3$9-



第5章 經濟 . ti書 · 環境 續.-의 達成 - - - · - -·

다는 짓-E 9ii(地問題가 질· 해결피지 %·'아 -된가s눙했디·. 사무실 공간兮尋이 이

의치않아 기술지인 보조수딘·骨各 平입히·It 것도 필요혠 만9 이루이지지

못臧다.

便紙 및 ILl 서 비스에 니),L 많은 시간이 소요피고 치리징'소에서 징체되

는 일이 닐/아 우1>d%]j,C의 효-3-싱에 내한 니난이 일어나기도 兎디,

L /- 리L>- 어기에 l)os'D)U·:NS'f기· 늘이 난 h'Cb이%)l)l:各 치리 하2It 다양한 우

%·]상(ii-을 갖骨으로써 디' 1 한 심과를 발휘 榮다·는 사싣이 긴·과시 있다. 이

보t 것/< 郵便[:il(l"] 종시· Ad의 적극적인 71·여가 없었디라민 분기·능壺-S-

깃이너·.

2.1.2 1990년 以後의 發14

동일후 ] 년 안 ]-)()S'Fl]lENS']'기· I

T!)'-E 제 정 비 과제가 일마나 큰지 t.s히-

해졌다, ]W)C 1渥)의 獨逸郵便(l)P)-S- /j- :A.윰성에 있어서 서유럽 y/-Y:1기)9·

101t니· :-iO 
<l 

내기 40%)은 뒤벅어저 있었다, 7 獨逸地域 d처 단 1한 A

·>·!제V召. 마 l'하리1d:l, 경영 · 조 리 - 제 정 · 인bi . 누자 정첵1ill·11시 세V운 1

if이 A] 해지이· 했c]·. 그 버니· 構造1-p·l]核과 힌대촤 작업]을 dI-A-l-하기 위헤시

는 아직도 싱-담 
'l- 

누.지-되. p,·릭이 요/11되고 있는 상毛·이므 , 이7]·은 조치&..<

계속되어아 한다.

지급까지 시 헹된 조치恒- 중 1틸기·지 예-趾 ·l:LAd.f 다음파 같다:

- . 19rn <CI즈L디 新聯+1애·t외· W 를 {지익에 jl)]·지 1질 소포 시비스 무문

서Ei 인· J 
'l- -f%>]상A' · 븝

- 전지익 에 긴치 가정<1/]함 배 l-·제V V s,i: 소포배씸족:l이 다시-<%· 문일

까지 배달. 3,000개의 :Ie'd13김或 신신

- V1시베VI'시간은 -/인)%·지역가 기의 비<하게 피었으며 모든 VII·지의

87%는 빈'송한 니- - 닌- ·%11kA이 방게 q었는 비-, 이)은 다음과 같

- - 그F(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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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치를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 드레스덴, 라이프찌히, 로스톡-라게 지역을 야간항공우편망에 연

절시키고 Leipzig/ Halle에 제2의 항공우편망 신설

- 지금까지 동독, 서독지 역을 의미하는 
"

O", 
"

W" 문자표시를 제거하고

다섯자리 郵便番號制度를 도 입함으로써 소모적이었던 배달시스템이

대폭 단순촤됨.

- 1992넌초부터 1994년초까지 무려 3,300명이 참여한 대규모 人力交流

프로그 램 시행. 이것은 2년간 분산하여 각각 양쪽에서 반년씩 근무

하는 것을 목표로 兎음.

- 

東獨地域 郵遍2J의 質을 개선하고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12개 우

체국이 전연 새로운 모 습(open serv ice)으로 신장개업

- 통일이후 약 20억 DM이 東獨地域에 투자됨.

- 총 15억 DM에 달하는 55만건의 포注가 동독지역내 기업체에게 제공

됨.

- 1995년초부터 동독지 역내에는 3개의 /]·包郵便物센터가 가동중임(투

자비용 각각 1엌 GM)

1995년까지 FOSTDIENST의 투자액은 30억 GM에 달할 것이다, 이토록

대규모 투자를 하는 이유는 束獨地域에 우선적으로 편지 및 소포물 처리에

있어서 새로운 企業經營槪念을 도 입하기 위한 것이다, 2000년까지 17개의

초현대식 자동화우편센타가 생겨날 것이다.

이미 Dresden 의 한 센터가 시험가동 중이다. 1995년 중반까지 소포우편

물 발송처 96개가 추가로 신설된다. 이 시점부터 독일은 국제적으로 가장

현대화된 /]·/띠運擔시스템을 갖추게 되며 편지와 소포배달용 인프라스트럭

쳐가 구축되어 최고수준의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펀분야의 이와같은 인프라스트럭쳐의 구축은 소화물 분야의 간기 업

- 그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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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통을 동해, / /- 리고 91부 지--7히·%3 소화불 데VI身%-제도를 동해 y,t%i-된너·.

민 l·기31 체·3·d,t 新聯11이·1에 11속한 배Id-IO'-P· 
/

I
f· 

축혜 놓았다.

POS']'l)1ENSTA< 이-C!-써 W獨게1域의 s,1자·리 치·al와 중소기7] 확충에 싱·

당한 기이-Id- 하]t 있디·. 늑·'히 /束獨1[h域의 %B設粟은 l)os'1'l]lENS'l'의 건물

신축, 딕-정-, 게조의 
·%oi로 상 3]'헌- 이익各 언./I( 있니-.

1993닌 兮 束獨地域에서 1-:- 총 24억 DM의 수익읍 올致다. < 1인구의

20%가 +獨地域에 산)I 있시 만 기H:] 제의 총수익0 8,0%에 지네지 일'는디..

하지121' POSTUllCNST{':- 1995<-l 중 新聯)'[i州와 1 -趾린지익에서 비'대한

메骨고가 h:-('싱 벌 깃u으EA 기 내'하고 있다. 그 리하이 IS5닌1:1 우 ·f부문의 
貸

<-ti·t·1照11:- 수지-;·f헝이 VI-성 71 깃이 다.

이3)-씨 +獨地域의 POSTDIENST는 헌체 괸·且힝 대의 조 직에서 y:1대적이

고 겅 리 인 기업조·리으V -( (-본직인 31-:조조정작입을 수헹하고 있디-.

3.i-5,L조직이1-l· 잉 바]A-. f 잎'으3,t 다른 
-:·
l- 제신기3.113-과 미.찬가시로 %紙,

d·/L·d, 窓1 1 累務 능 3가지 J/·야로 -
'

/-·Ii!-VI 것이다.

2rnl.3 擴銀41'劃

- 핀시 
'싱--P 

1실1)L]['C)F-로나 對싸['l{J으j]L -/(-본적인 I
%
Il'켜과징에 처헤 있다. 시

兮획-ott외· A 익상·宅-合 게선한니-는 빅-X 이.래 깅젱 러 있]:[ 시비2< 및 비-2-c/·

조·IA- 칭- 7하기 위 
'l- 

3·'I-e 기-V성<,;·이 시도피고 있다, o)<l-은 사입 통해서

반 /1 IV-, 기71들 :'i 리Lll 힌) 정부분에 효 
.

· 적이고 저 7)한 遍·fci'서 씨<를 제

- 

s'· >- 수 4니·,

예심시· ]合 7{락적 으모 재정비하<-2· 끼으]은 향후 기임의 성공을 위한 인

쇠이니·.

- 새<L운 ·]·all%便制度'-l-t 1직 수준힝·상에 초접을 V고 있다. 이骨 통

. )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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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POSTDIENST는 민간 競爭者들보다 더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이 제도는 민간 또는 기업의 고 객들에게 많은 새로운 장점들

을 가져다 준다. 이 새로운 /j·包制度를 실현하기 위해 쯔비카우

(Zwickau), 노이브란덴부르크, 베를린 북부, 베를린 남부, 드레스덴,

에어푸르트, 막데부르크에 소포우편센타를 설립하였다.

- 다섯자리 수의 새로운 郵便番號 도 입과 더불어 새로운 편지우편제도

가 실헌되면 POSTD1ENST는 뚜렷하게 質7J인 향상을 이룩함은 물

론, 수십억 DM에 이르는 쇼業슴理化를 달성하게 된다, 이젓은 앞으

로 언급한 東獨地域에서의 재정비작업 관련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다. 게다가 郵便商品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되고, 작

업조직이 견실해지고, 가격구조가 시장질서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POSTOIENST는 株式會社로 전환됨에 따라 핵심사업분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분야도 가]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다. 고객중심의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수년내로 막대한 매출고를 달성하게 될 것이며 새로운 일자

리가 마련될 것이다. 電-T-郵便이 이를 대표하는 성공적 인 新商品이다. 이

電子郵便은 초현대식 전자자료 송신방식올 郵便業務와 연결한 것이다. 家庭

郵遍局0·lauspos0制度는 기업가들에게 기업내부 우편처 리에 있어서 전문적

인 도움을 주고 있다.

2rn2 通 信

2.2.l 1980/90년 狀潔

과거 동독에서는 公共通(d'部門 인프라스트럭처의 발전문제를 독일우편

(DP)이 담당했다. 산업 계와 행정부문 (예를 들면 군사부문, 국가안보부문)

은 부분적으로 特51]通信綱을 설치하여 운용兎으며, 이 통신망 중 몇몇은 공

공통신망에도 연결되어 있었다.

중앙집권적 계피경제의 한 구성부분인 獨逸郵便(DP)은 政治的인 우선권

-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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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經濟餓制의 메카니 즘에 왼-%1히 從屬퍼이 있었으며, 투지.니. 요금은 둘<<

수익if의 시.F둔 제 등을 l'( {·l<l'CJ으<t 걸성 l· 수 飢었디-. 통신기술{)입 세7F

3의 투입이 거의 이 - X[L 이지·지 M'았니-. -%신기合신·엄 제풉들은 내부분 수출

되거니. 특iA통신to· 잉지‥에 게만 제-'sr피있다.

公)L通<,.[['>·l(Ill> 인3 . 스트 럭처는 김. dR·이 뒤 떨어진 깃으로 릭가되었 · ,

동-h]-E /민&-<·에 게 互-8-직인 ]tIl(ci'시 1 1]스의 제·'&c이라는 복X를 추CIL하지 않

았다. CI. l<·J 동서독 양· 지역< 
·1하밍-이니. 

通4'j'서비스 있이시 - l·YJ히

상이한 발>1을 보있디.. A+獨 공공骨1.1망의 <
I t-2/-외. 5LA는 경 게와 사최

의 VI->)y:에2,c 미치지 -%-하3)니-.

시녹에시·:.< 獨逸聯邦덴레-VL('l'l·:Ll<KOM)이 새jLy 기舍이신을 동헤 -:·r제

적인 IA'초1추세애 항싱· 적응히·려됴/- -
t

, · 리 循-P.니·, 동독에서는 C'l.긴·은 기合'며신

이 충분한 정-t·<-%, 이 ·
'

iL여지 지 d<있-거나· 7'1허 인이니-지 염·'았다, 따리·서 서1;-

의 1盧肉9이 조사한 동<·;- J최.Id'의 삼대는 디·음과 긴·았다[

. . 동b]-의 
' i-bI,i,8線 보]]/'-13:- 펑-;·l' 100인낭 10최신이었y-미 서可은 100인

딩' /]7회A'l이었읍 (부· 도)1[ 시r. 80 71-조).
내

- - 54-A·l·의 
'

fb':ii'1-El)A 데·y)- 총 1801$l-대, 서독의 총 II],로f수는 
,
900빤대

(->,!-록V)f Nr. 79 71·조)

- 

+獨]%域에시는 y신서111 의 1 11비<i. 싱-이한 전촤선이 W..[/.앴(,-.(딘·

최 J, 2인최7'}, 인회선, 10인회선, l;, ill131] IL·i線 등). IIA'·l/-',]別 Il.!]線이 V{-

에룰 돌1$] 17시- OB시 시간대에반 가·k되<. 최선이 있A-. 이 회선은

뎌-른 시간내에 <-:· 딘·지 ·%Il'.i'l진- 시 )·]tI. l·전히 니·론 회사니- YI·.(]삽·이

사- - 壺음.

- 동%l-에서는 M I 데오 덱 트는 진히 飢었고, 3,h00개의 lEIt 또는 - f·動

A의 아주 제 
'l·된 

데이c}- AlA-서비스가 있었-s- 이며, 데이터의 자

V연길12' 있었고 공공 이동X·<IV 전히 없었음,

- ·R-5]-전최벼]·-F <)촤정보제공에 1-- · :l 수 敍있읍.

-

- 그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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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전화망의 使用때間 單位計算을 위한 기술적 인 장치가 飢었음.

- 장거리 전화망의 시간단위가 서독과 달致음.

- 전화땅의 전송눙력은 老+t한 기술로 인해 아주 열악한 상태였음.

- 전화신청후 待機期間은 20년이나 걸렸음.

- 수동식 전화연결시 待機時間은 10시간이나 소요되였음.

- 아낳로그 方式의 통신시설들이 상당한 정도로 磨純되어 있玆음.

- 交換技術의 57%는 플러그를 꽂는 방식이었으머 그 중 18%는 1922년

부터 1934년에 제작된 것임.

동독측은 서독과의 電話交流를 國際的 交流처럼 취금했다. 교 신량은 무척

제한적이었다. 서독으로부터 동독으로 길 수 있는 회선수는 690개 빌에 되

지 않았다. 그래서 숫變革期 직후 양독간 전화교류에는 통신의 위기가 발생

했다.

東獨地域 통신망의 이같은 기술상·조직상의 결함들은 가능한 한 빠른 시

일내에 동독의 通信인프라스트럭처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텔레콤

(TELEKOM)에 게 하나의 커다란 도 전이 되었다m 황폐한 동독통신망으로 인

한 당시의 상황은 통일이후 현대적인 통신서비스에 대한 需要가 폭발적으

로 늘어나면서 더욱 심각하게 되었다.

2.2.2 1990년 이후 通信綱의 擴充

동독의 대변혁 직후 양 독일의 遍信長'自'들은 즉시 통신부문에 관한 논의

를 가졌고, 그 결과 東베를린을 포함한 新聯邦州들에 대한 최초의 포팔적인

인프라스트럭처 구상인 
'"

Telekom 2000"이라는 확충 프로그 램이 마련되었

다. 몇년 내에 獨逸聯邦텔레콤은 
"

Telekom 2000"이라는 프로그램의 실현으

로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통신 인프라스트럭처의 하나를 건설할 것이다.

이는 東獨地域의 경제발전과 물질적 측면에서의 독일통일 완성을 위한 근

본적인 전제조건이 될 것이T 
"

Telekom 2000"은 東獨地域의 通信水準을

- 

d<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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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i-수준으<L 
2

/[y어 - - 省 깃이다. 19971/(까지 3L제리인 공-cr복표ji 다음과

긴·1J.

- 760만 최{'1의 J최.선 (19S9넌 : 180빤 회신)

. - . 7만대의 공중 1촤기 (汚卽%1 : 22,000대)

· 93,500회신의 이다최전 (1989y·> : :d,500회신)

. 50만 최{j의 이동 
·1촤최선 

(19%년 : 진혀 飢-위)

. 10빈· 회신의 인터1% (]q89<l : 
· 1히 飢各)

430만 페이늑'l'V회신 (1989 ·
' 

{ : 전'히 似&)

이외에3/ 특1虛히 <v·은 수·t의 기숨키 장비k과 건축기W을 요 하p.y 익·

2,000이 개의 건꿀y- 신 내 시)-:- ) []-ho위하>u 징비된c)., 파충 프로w:-rnt에에 소

$.될. 윈잔m- 약 [i00억 DM이니·. fIL 
'{· 

<k獨]Id.]或 W신)/ f

'

l- 昏사지. 54,300명에

뎨헤 職業1+l]餘'이 십시되었다.

1獨地]或에시 의 通(['i"i-A간%: 
-i')-v-f. 

통신-!,!.분체긴에 있어서 TI<Ll KOM과

->·;-인骨 Ifr] ·체 의

� 

쥡 % 직 인 흰-- - A</히.고 있너-. 이에 띠.리. J·y]체에 내

한 發'[.l<에 있이 세로운 < 치가 취해졌다. 
"

Turu-ke y
"

프<Ct 램 (hi: 최

종 사- - 자에 게 연 1되는· ·1최.j'1을 
선속히 3(축히.12 사7]) 비.라

'

l'ICIJCKOM의 -%<-[:合 w--F 3,I I%

l !-기 H)i-L이 判(J'지리에 동신기술성·의 인프러

<2/- 리 저-A· 완성품 헝 테로 공하5t 있다, 이는 건신계히에서부터 기술려 인

선비 1길 고 객 의 1티.집< V'- V- ]<- 과정.픔 Al:'1'>·한다. 이 
' "

I'uru..key" 2·<y,L그

램은 Iq[)l/19%<l,의 20빈- 최선에 이어 199%2/199:]년에/L 약 20%/.l- 최선 架1-限·

은 續/j'히.<·< Ia93/] 94V]{에 20민· 최신을 架,s·힘·으로쪄 왼료된니..

' "

FeIek&)111 2000" 이 라{.<- 프로2 f 램으V, 
'

l'l<].ICKOM은 1獨地域 최 대의 ) /-

져.자旦 부상榮나, d9/l<·l 중 
'

I'l<I)·:KOM은 f·341:, 1·:契%l<)菜體, . -][()L給菜體

와. 함께 W獨地域 기 016에게 익; 43억 l.)M에 이旦1.< ·%a:를 배딩·하었다.

익로써 %獨地域에]. R]1레骨:(el- {기임에서 제%-되는 4만 :·i :1어게의 일자리

외에/·<- 
·%>.IC.企業曾에서 

제장·되는 5만게의 인자리가 의보꾀어 있다.

)군1% . -



第5章 經濟 - 社書 · 環境 統-의 遠成

1990년부터 Tel[ekom은 東獨地域에 총 약 350억 DM을 투자했으며 그 중

1994넌에만 70억 DM을 平자했다. 1995넌중에도 이와 비슷한 투자가 이루

어질 예정이다.

TELEKOM에 의한 통신부문 인프라스트러처의 확층 작업은 移動通信 및

衛료通信部門의 민간기업들에 의해 보완되고 촉진되었다. 이는 i989년 第1

次 遍信改革(Postrefonn 0을 통해 이동통신 및 위성통신 시장이 개방돤 후

가능해진 것이다.

전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 치들을 통해 東獨地域의 昏신수준은 상당한

정도로 향상되었다.

2.2.2.1 디지탈 오버41이 鋼(overlay ne t )

전화회선 부족 뿐만아니라 接續能]13이나 質도 떨어져 통신가능성이 크게

제한되었다. 이 때문에 1991년 기존의 아날로그 송式의 통신망에 초현대적

인 디지털 방식의 通信綱이 추가로 설치되었고, 1992년에도 이같은 확충작

업이 續行되였다. 디지털 오버레이(Overlay)망이라고 불리우는 이 통신망은

旣存의 아날로그 통신망과 중첩적으로 설치되었다. 전화교류를 디지탈 통신

망으로 옮김으로써 아날로그 통신망의 부담이 경감되었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4,300 km의 光纖維 케이블이 새로 설치되었다,

1993년맣 142개에 이르는 모든 中繼所들이 디지탈로 바뀌었고 여 러 겹의

통신망이 확충되玆다. 이로써 東獨地域의 디지탈 통신망의 기초구조는 완료

되었다.

2요2.2 獨逸電話綱의 單- 
- 

化

5대 顔聯邦州와 東베를린지역은 단일한 독일젼화망에 편입되었다.

베를린에서는 이미 1992년 7월 27일 市內間 통화시 과거에 있었던 국번

- 꾜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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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라짐으로써 
"

ItEL]')R%41t"의 미.지믹· 진-제불吾이 ·제거시었다. 이骨 워해

15만 최선의 J촤&'l에 데한 진인-작업이 <l시 되어야 했다. l992년 8 ·l 31 일

- 9월 1 J 1사사이 베를린지의 전화V'y]'직·업 . 7-h·L되었다. 이<'(씨 동·시베

暑%9의 180만 전톼선돌은 독인의 단인한 Il't/爵과 料金11-1定에 따라 조정되있

니·. 디·51의 가입지-2%,촐VI호도 이외- 미· l·가지로 1친경되었다,

<L스톡과 리·이프씨히 서 는 IT)'2V! SW l )자로 束獨地域1)k-] 地域'爵號 조1

환작입 이 시작되있니-, 이미 192)2%-l Cd 1 31낚더 +獨]'l[1域에서는 난인%1 진

촤요5:( 제계가 도 입 되기 시작健디·.

199:-4닌말 I%域$號 'l:Fl-F>-s.1파 't:i;」'1-·料命體系기· 
왼-2-되있으뼈 이旦씨 J<-

인의 진희·I%-은 니-시-].IL 0.l되었니-,

2.2.2.3 %活架設 및 테이타 通{,t

통 1이[흐 동>과 %베骨린지역에서는 이· 350만 최신의 새로운 <1최,선이

架設되었디·. 이로씨 충 진회·TI 보-H-51는 500만 최신을 넘이섰c).,

일·은 지억에 걸치 이미 ;-A->1拔:에 )
)
l. - - 하-[:- 供給이 이루어졌다. h94닌 치읍

으V J촤신%·K-1수기- l
'

-%17의 7)희.최 
· 

녀'·보다 훨씬 줄어0었다, 이와길·은 신

첨건수의 김소힌싱-은 1995V[ , 에 게 게3티d있나.

동A-·깅 의 復興名 지 우1하기 위 해 TI<UCKO'M은 企萊體에 게 우신적으V

·1회·-趾 수1치해 주었니-. 19A·-l%;·il{·{긴- w·,il'ib:,;, 의 B·l 0. 리고 1904td중 1/4

-의 기3] 제V·에 게 
-

'

(되었다. 인부20역, -!·f히 인-'/-가 희비·한 지와의 깅A-

아직 지익 통신넝' 개선 사R]이 va-AI되 지 못헤 M'설(llA개]]이 불가.피하다.

19%/199:3년 중 ·7'1회·를 신요1 하지 봇>'l· 기입체돌은 J,L니- -0·리한 조조{으)A

이/y신T9'인 C·.·네트, 01 AIL]2 l)2 l·1)트에 가입할 수 있니., TELEK()M各

게다가 1 만개의 이동 J촤기 외· 02 이y통신최사인 만네스반최사처 럼 이동7·l

회.키-1/,를 제-Al·하V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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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KOM은 東獨地域에 현대적인 통신 인프라스트럭처를 확충하면서

종종 以前과는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일련의 특별조치들 의에도 DAL(무선연결)이라는 것이 있다. DAL은 中

繼能力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케이블 전화접속이 없는 지 역의

기업인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1993년 중 이미 5만개의 기엄이

이러한 방법으로 電話線을 확보하고 있다. 케이블 전촤망이 확충됨에 따라

무선연결망은 제거되고 그 대신 다른 필요한 지역에 투입될 젓이다.

TELEKGM은 東獨地域에 일괄송신용, 간접송신용, 직접연결용의 완벽한

데이타 通信綱을 구축해 놓았다. 1994년말 현재 61,500의 고 객이 이 데이타

통신망에 연결되었다.

2.2.2A 公衆電話

TELEKOM은 특히 전화망이 아직 제대로 확층되어 있저 못한 지역에 公

衆電話를 대대적으로 架간雙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20,000대 이상의 새로운 동전전화기 또는 카드전

화기가 설치되 었다. 이 기간에 약 62,000대의 공중전화기가 交換되었다. 전

화기를 현대화兎을 뿐 아니라 파손 또는 도난당한 전화기 23,200대를 交替

하였다.

1995넌 3월말 현재 東獨地域에는 49,500여대의 공중전화기가 가설되어 있

는데, 이 중 20,700대는 동전사용 전화기, 16,e75대는 카드전화기이다,

22.26 移動通음과 衛星通信

C-네트 移動通信은 통일이후 무엇보다도 전화공금의 부족현상을 제거하

는데 기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미 초기부터 경제부훙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샨업지역, <L] 密集地域을 중삼으로 확충되었다. C-네트의 확충

- 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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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17):IR·l 진반기에 9)·A·L피었디-.

D-통신18'/ 유럽식 GSM 표%에 의한 디 지1 l' +%動]l}IiI'j'綱으로서 유 ] 
·l

지역파 - 8-8'] 이 외의 인J/지역까지 V신이 기-L하다. TELl<KOM에 의헤 DI

닝', Maul1esolaun 移動通13'[%Il'il:에 의해 l]21'd'이 신속히 y)·공7]o]] 띠·리· 唱재

거의 全域음· 키버할 수 있개 되었디..

El - . 리.이 )11스%f l<-.l)lus회사에 게 제-%4·호1·으3,L씨 또 하니.의 移動)]])6]'綱이

직·兮되고 있다. 허기·론 L11이주는 과정애서 J3·히 1'獨地域에 공6[i·tg-各 신속

히 하충히-V록 하었디-. 그 질과 이미 1994닌부터 El l'S'이 束獨地域에서 가

y 되고 있디-, 
'

9P마1밀- 주민 데부분이 이 骨선명·을 이벙-할 수 있다. 이 통신

%g-은 1圓際1'l{J인 移動]1fl(,]'까지 가능하게 하고 있너·.

이처럼 聯)'13난1을 내상으-i·'>- 하·l-< 이%L통신띵' 외에 +獨地]或에는 統습移

i助通/,j'%13이L'.>·5L 叫<.t 인종의 지 악이JA-- 신10'이 / /-]%되었)J. 이 깃-E E-선 중

소기71·제의 기3] Lll · 신· - 으로 사- - 되고 있0,

네이1<)Y신:d)· - !i-신호舍분야에 % I , t 잉 0] s-1 가가 남에 미·라 
'힌재 

네이터통신

피- 2·신호包--C요에 J
,
!. 응 

'l- 
移!IA)lEf,;'細이 긴설 중에 있니-,

衛%-l.itM,.'i'OVI·에도 어러가지 히가가 니-게 되이 데이터 숭신 1보만 이.니라

%l(W네이·l % ]1외에서의 l [·<Y"PEll"/(서 삐스가 기·능하게 뇌있니-. IT)7넘까지 한시

리으1L 적- · 피·l:· 이 例 까11].定은 전화-'Al--;f의 에 ]<시.항을 L 납·r히.기 위句 미.

V[된 깃이다.

2.2.2.6 라디%/l'V 送41-i綱

정치지 1히이 c 

)이난 3후 TICI.l<KOM의 /J%送시비스의 2극1과제<-<- +獨

地域 라니오12·송과 %%레]11진 12-송의 수준을· )I]3-수준과 TI'rf,(·:fl:시키는

� 

젓이

었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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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각종대책의 목표는 각 주의 지역방송을 포함한 公共放送局의

라뎌오프로그램과 TV프로그램의 기초공급을 확보하고, 私設放送局을 위해

송출능력을 확충하는 것이였다. 그래서 1990년부터 1993년말까지 기존의 27

개 省2])비젼 放送局과 약 670개의 텔레비젼 中繼所를 각각 76개와 97개로

늘렸T 동 기간 중 FM방송국의 수를 80개에서 178개로 늘렀다..

이와 마찬가지로 케이블에 의한 라디오프로그램 및 PV프로그램의 공급

도 상당한 진척을 거둘 수 있었다. 東獨地域의 약 260만 가구에 케이블이

架設되었으며, 그 중 약 160만호는 정규계약 수신자들이다.

2.2.3 1995년도 擴充 a標

1995년중 약 i20만개의 電話回線이 늘어나도록 되어있다.

디지탈식 長距離通信絹이 구축되고 지역통신망의 약 %%가 직접디지탈

방식 또는 間接디지탈방식으로 확장된다. 新聯邦州와 +k베를린지역의 通늠

綱은 인구조밀지 역과 대규모 촌락지 역의 地域通信絹 확충에 집중되고 있다.

이와같은 조치에는 廣域通信綱의 확대도 포함된다. 이 廣域通信綱은 접속부

분의 可視能)J이 부단히 개선되도록 되어 있다.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는 1994년에 이룩한 성과를 기초로 하여 通信綱의

質을 계속 높이는 것이다.

公衆電話機의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 동전전화기를 카드전화기로 교 체하

는 작업이 계속될 것이다.

독일텔레콤 이동통신회사와 만네스만 이동통신회사 같은 兩大 通信會社

가 구축하고 있는 D-이동통신망은 거의 전국적으로 완료되었으며 특히 질

적 향상과 새로운 서비스를 목표로 계속 확충될 것이다.

Cit yru f, Chekker, Mocadom과 같은 TELEKGM의 또 다른 移動通信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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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需-l%:에 맞게 게속 확)VI 깃이다.

E-·Plus최사의 El 通<l-i'細은 때%- 신·<히-·개 구축 l ·깃이며 1995VI밀·이 l

S-<지 익내 7띤의 악 90%가 이정-省- 수 있게 될 깃이다,

1994닌에 미기-%9 데이터骨신과 동신%출분야의 移>胎通<ii'綱은 힌재 Vlh

중에 있으미 d95닌중 영3] 게시히· 10 깃이데.

라니오와 텔레삐 )을 위 한 送([:;l'綱은 게속 학풍)g >이다, 이애 VI요한 누

지-조치가 미·J/·리 된 1995닌밀'이111 120게의 l !1레1J]7:l /j0%M, 1,020개의 1빈

레1]]전 1 11繼1>-, 20계의 FM 放送1, 1이 콘동하게 d<1 것이다.

3. 現代的인 環境인프라소旦덕치의 擴充

y인딩-시 w.+獨2.j 公'j[·師[ 
1

1 R모[·IL리·스트리 >·] 는 거의 데부분 질'切·-S- 깃·ot

있었니·, 신 시이 · t‥]·都)h'들V 인/L리.스트%치를 완7],히 결·추시 못%j- 1우가

많았다, 하수VIS', 정수시선, <레기 치리시선의 내부분-P 기존시신을 그대

로 둔 체 整備(l·'菜舍 힐· 수 없었다. 띠·라서 이 미 시선불이 있는 곳에도 게

희과 허기-리·4·< 다소 시간이 길리·;:. J).l:l)l]'(l·' X各 기 치 인프01스1<i%치가 새

$-게 피·춤리도-S 해야 한다.

성능이 7-수 
'{· 

淨/IC施設, 힌대직인 쓰 레기 처리시%l·욘 오늘 l· 지]%.자치

딘·체의 겅세반진에 있어서 1요 1 · 1제조긴 중의 하니.이 다. 페기-h치리 인

프리-스)2.리 처-計 -7·/<하는 
작업은 두지.가3의 産業 ]

a

/:地 1 정을 - 7인한 수

있는 선행조.건이디·. 따라서 신속한 )訓]竟 인프리.스트럭치의 3%축-은 환겅 정 히

적인 이-6- 서 뿐만 이·니리-, 늑히 깅 제정 씨인 이유에시 束獨地]或 경 제빌·

진을 위한 본짇시인 진제조긴이 된다.

束獨地域.에 효-皇-직인 1"肩境 인프리- n 력처를 구축하기 위힌. 포%l-적 인 조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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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일환으로 연방정부는 2990. 7. 1 - 1992. 12. 31 기간중 약 12억 DM를

들여 1,800여개의 束獨地域 特別環境保護推置를 시 행했다.

이 조치의 역점사항은 다음곽 같다:

- 給水

- T水處理 및 排水

- 쓰 레기저장 및 埋立場

연방정부는 環境汚'染 輕減을 위한 투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6개 프로젝

트 에 4억 9,500만 DM을 추가로 지원했다(부록그림 Nr. 81, 82 참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環境請問을 위시하여 埋立場의 확보, 환경보호, 기술연구촬

동과 같은 1,192개의 소규모 프로젝트에 6,860안 DM을 투입하였다.

1990년에 투입된 재원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의 환경촉

진대책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종 환경보호대책은 효과가 있었으떠

재원의 대부분은 목적에 맞게 효울적으로 투입되었다, fd' t廳管理 기업체의

환경보호 투자촉진에 있어서 일부 사례의 경우 구조변경 내지는 정비가능

성이 전혀 없어서 재원을 遲收한 일이 있다.

나아가 연방정부는 東獨地域:rh:建 投資促進法을 통해 1995년부터 10년 동

안 新聯邦)+]가 每年 66억 DM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

재원은 폐수처 리, 식수공급, 폐기물처리분야의 구조개선투자에 활용될 수

있다.

게다가 EU는 統獨直後 1991 - 1993넌중 構造園整基金에서 30억 ECU를

新聯최에1·1와 東베를린에 제공했다. 그 중 일부가 環境保護 인프라스트%쳐

에 활용되었다. 나아가 EU 촨경촉진프로그램인 LIFE에서 1992년 - 1995년

중 총 4억 ECU가 新聯邦州 투자가들에게 기술혁신용으로 제공되었다.

유럽부흥계획(약어: ERF 프로그 램, 마샬플랜의 후속조치)으로부터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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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까지 d수징촤, 페기-l+산31, 공기 정최·, 애니지 의 합리·직 소비외· 같은 , ;/i'分

野 위헤 이[ 50억 DM의 f]L['l]R'+資기· j,L징시었디·.

3.l 食水供給과 地 f水 保錢

1獨地]或 식수의 거의 2/:i-l.< 地 r)%01) 의한 짓이다. 통인당시 개략직 12

석에 띠- J
,

l 1 A'-독주1VI 71<0· 이상의 
·<VA에 분제%l이 있는 깃으로 나타 

· 

디-.

이 때/C-에 食-水(i]l:究1'il·劃의 31%'l·으2[L 지하수 추성모니디룰 실시하었다. 이기

에 5L骨된 <추정 대상 j-1미r')t·Irn' ]Z2넌에 215게소었-E미 tEN4넌에1· 360개소

>i( A<이났다,

食水1)CI의 기준치에 입기·한 한게치 초기·상 -趾 ),L먼 쵤]/.기. y%곡1- 긴·p/

지 1힉-적 성실의 At‥ 본 1싱-의 먼朴]-< 거 의 54는 깃으보 d·&M 서었0, 이에

비해 21'1긔시-이를 동과하이 니-오는 l·뮤 1'也'P' 의 겅-Y.애는 대단위 가축사

A·을 내폭 2과초한 긴기· 4산임힉 헌저히 Id'·은 것으11!- 나티.났다. (부록도해

Nr. 83 침-조).

/( AL인- 식5%보%지 익%-)1에 하VI을 오3]시 키지 않<2 農4)[.業 시-네가 처음

w

c2,t 니·있-0. a Mulde 깅·t;s th)%]易의 ),tI지 9'·1에 있;.< Cauic% -물%·징

( ]
,
000 ha)이 C I- 깃인데 Leil)Zig의 f<水가 이 기서 공7:f 1다. 그 리고 WI>rzeu

끈)It에 있는 Nerut - 유농잡 (500 ha)J,t /1- 한 에이다.

비융 · 덩'이 기-V'힌· 요 6.f체 계의 ,
:

- 입, 食)]%개3費·附:의 게속적 인 A정, 3-히

<7 이 나비 린 파이프의 1]중직인 정비 %-으로 인헤 給/%增:온 애닝- 수준의

50%끼-지 감<.되 있니-. 이 러 한 C촌세].1· 헌체까XIV 게속되j( 있디..

이에 띠.리. 건감에 헤로운 붑7/이 食水>]);(에 A-1각힐· 징도로 힘·.H-되어 였A.-r

][l·수꽁]:f시A:1은 시었니·, / f. 레A-l 公)L給)f·<dJ에 판한 한 7제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한계치 초과싱-테는 r·i 이상 릴게 되었다. L1신-염으3,L 닐'이

오7]핀 시수룰 사. -
'하는 

주민수 역시 헌 시하 줄이들었니·. 의< 17만밍의 給

水骨 맘고 있4.< 388게의 1 <
l-f//- 給水場은 아직도 진산엄 함-H-량이 50 m 댐/l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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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며 그 중 11,000명을 위한 給水場 61개의 경우에는 90 m g /l 이다 (부

록도해 Nr, 涓 참조).

통일당시의 상황과 비교해 보자. 1989넌 당시만 해도 무려 100만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절산염의 限界値 超過食水를 공급받았다, 그 중 약 10만명의

경우에는 질산염이 90 m g /1 이상이었다.

통일당시 94.S%였던 新聯邦州의 公共給水 언결율은 그 이후 약 3% 증가

했다. 특히 질산염의 오염도가 높은 우물물을 이용한 촌락에 우선적으로 公

共給水吾 연결하였다.

그 동안 食水應읍推置 專門委員會(FKST)를 통해 전국적으로 싣시된 식
된

수규정 기준치에 입각한 食水의 성분조사는 대체로 완료되었다. 아직도 한

개치를 초과하고 있는 성분은 철분, 망간, OH價 이다(부록도해 Nr.M 참조).

그 러나 건강에 위해가 따른다고 해서 걱 정할 필요는 었다. 保健'A'廳이 해

당지역 주민들에게 각 주정부가 자체계획에 따라 시행한 정비조치에 관하

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260만명과 관계되는 pH價의 잦은

기준치 초과가 심각한 문제점이ty 비록 I) H價의 초과 때문에 食水에 건강

을 적접 해치는 성분이 발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굼속파이프의 腐植으로

인해 수명이 짧아지기도 하고, 특정 금속파이프의 경우 건강에 해로운 금속

성분이 食水에 축적될 수도 있다. 그 래서 1993년 월 食水應急推置 專門委

員會가 작성한 
" 

給水, 家庭의 給水施設과 p H價(기준치)"라는 지침서 10만부

가 각 가정, 배관공, 건축 자재상, 식수공급자들에게 배포되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하에 대대적인 투자가 시헹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 식수공급업무를 과거의 食水供給 및 廢水處理會社(WAB)로부터 지방자

치단체 또는 열부 소규모 단체로 移管시키는 과정이 지지부진兎기 때문에,

많은 경우 省요한 정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분적으로는 요금項정에

도 좋지않은 영향을 미械다.

- 3S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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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하/게 게산한 바에 비·3신괸 힌제의 누자규V-는 1992닌도 최 고수준의

3/4인 약 19익 l)M에 vt할 짓으j;L 3',L인니·,

東獨復興 ]CI시對應策이 結'U'7/애 띠·리· 1993년과 d94년에 %(인y일기급

의 범위내에서 식수공급개1'1公 위' 연방징부의 졔원읕 쵤·용하있디.. ]卽5년

부리는 W獨 11]:%,E]'2資(]I進·[)<예 따·는 삐'源을 식수공<-f 신애 할 - 힘- / 있게

q었다,

3.2 f水處理

서목에서-:.< 7VIA-의 90%,가 <B>)J/-'%[l'rb 淨化>i(hI-i'V'애 l 1되이 있는데 비해,

-k-<에시는 30%에 불과兎디-. f/1 한 -%S:-에서는 폰아지 나오%2 産菜廢)x의

약 95%,가 7'1히 淨/l,되지 잎'거 니· 아주 -M · 꾜·한 성도로 淨化되었다. 서독에

서1< 구민의 92%가 P水道施設에 1김되이 있였으니-, 동독주VI%i-의 하수V

연곈률은 1990넌말 기 준t-<L 77%]에 분과健니·(부5-도해 Nr. 86 71-조),

심각한 수질오임의 c(VI인은 에/偏· 전히 淨化하지 館'거나 正·:.< 淨1 시

실의 J (L%-으>E · 뵨히 淨化하지 임'고 )jytll,하논 것이다. 이는 히 피.기 舊

%獨의 -z-오]중심지에 헤낭한니·. 1990넌 이<안 깅제적 · 환징리으로 더 이싱·

普 5< 임는 d,1후한 시신i·>-의 기·동읍 $VI·%J·으로씨 >5"染·潭이 어L 졍31-1 骨

이·L 상태이 지 만, 이 신히 심2.i·한 水'Pl'>5'染·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P추

히 농71부분에서 /j<CIlId되는 다잉·친- 종규의 오임->2짐이 있다(부록V헤 Nr.

S6 7]·조).

' 

r)t處-O]!.의 개선을 위'해 부1-·깅),!.262(로//-·Ill, 1獨(1냄3 jr.p-t]-對應策, ]裂境 )

'染을 
줄이 기 위한 7자프로그램 듬의 일혼{·으로 오1방정)(는 하수정화조·치룰

·위句 ]%0년 - 1(]fM닌 기간 중 (6억 ()
,
400만0M을 지출慷다. l<RP 페수정叫

프旦그 +]에 의한 {lG-내!l!資 익: 6의 8
,
800만 l)M이 승인되었다, 추가<L 지1장

자/치단/체 부프jiLL1.램에 의한 17/1악 ]IM 중 90) DM 가 한강보호%치

에 P<-입피었·)]- , 이 y 내부·]/-이 /M']]앰1"]에 투t>J되었다, 이로써 지甘까지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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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과제 중의 일부가 시작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다.

- I[f方自治團體 全域에 걸친 하수처리기술의 개발. 주민 2,000명 이하

의 6,000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하수처리기술을 개발하고 18,OOCkm

의 T水道綱을 건설해야 하며, C에 상웅하는 기술적-생물학적 淨化

시설을 설치해야 함.

- 주민 1만명 이상의 224개 도시(이 중 35개 도시는 5만명 이상임)의

경우 1991년 5월 21일자 地)jR治團體 하수처리에 관한 EU 기준

(91/271)을 충족시키기 위해 濫養物 除去를 포함한 生物學6{J 淨化施

設을 설치해야 함. 이 기준에 의하면 전체주민의 2/3에 대한 淨)(h시

설이 1998년 12월말까지 신축 내지는 확충되어야 함.

T水道를 포함한 淨化시설의 설치에만 앞으로 10년 - 15년간 적어도

1
,
000억 DM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였다.

3.3 廢棄物 除毒處理

연방정부는 1990년 7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폐기물 제독처리

분야의 450개 프로젝트에 총 2억 4.900만 DM을 지원했다m 그리고 ERP 폐

기물산업프로그램에 의한 低利融폅金 약 12억 6천만 DM이 승인되었다. 이

를 통해 폐기물의 除毒處理는 엄 청나게 개선되었다. 예컨대 除毒處理의 열

부분야는 이미 구연방주의 수준에 도달하였다. 폐기물 산업의 구조개편은

관런단체의 섣립을 통해 눈에 띌 정도로 진척되었다. 최초의 超現代式 폐기

물 처리시설이 가동 었다.

1990년 헌재 
"

황야의 무법자"처럼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던 埋立場

1,000개 중 대부분은 폐쇄되었다. 1994년 현재 巖),檢査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埋立場 약 300개만이 남아 였는데 이들은 실질적으로 除

1庫處理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부록도해 Nr, 88 참조). V-든 顔聯邦)·l·1에3

資源 再活用側面에서 펴]기물 발생을 줄이고 폐기물의 再活用度를 높이기

-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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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프V-' l. 램·%] 있니-.

하지만 7가려 인 조치吾 y-해서는 j]l! A
'

/
'

. 場의 <·1염)수만이 최신 수준으로

선 l 수 빔' 似디-. 띠·리·서 
'힝·후 

힌대적 기술에 직 합한 除·IS>處1]l! i- );l 상

하기 위해서-:.-> 주611지]y])기-趾과 ·L(수'di]기꿀-2- 처리%l· 수 있는 세jl'L- . . j]l·!A'/:

]易건 M이 필요히·다, 2 /- 래시 메기들 l%IQ:處1l. 시선울 위한 11린의 종%'l-처리

71차가 2/ 입 되있다.

731이 
-h'-의한 l-Il- 있는 ELJ의 . !.>.징지 익을 위'한 過渡]0니·Ill'·l'['t'l':<95/65(i/l<l<C

지침 재16조))-]- 廢索]p))i)[의 제0조에 입 가하이 1卽6넌 12%}까지 페기물 제

J·;-처 리 게 획 . 뉴7]을 위 한 기초.지.ILj,'t-서 fy-[의의 패기물산i] 게 의 i.1]지 페기뮬

신·y]12'안$ E[l-I)l>j'委00·에 제<히·J,t록 하었너·.

3.4 l<IR]劃(51%에 Md At,決策

給水, 
'

l·'jr, CI- 리고 쓰 레기 저 리외. ·긴'-K 부분·은 데CI<-2 누자를 V-1요<L 히.

브.)A
, 이에 1귀헌- 1 지·At K)il]삐-%(-음 (q'히-V 헤낭· 인31러스1<mi%처 의 ·

-1션

과 운엉-3- V[간에 민'기 민 신속하/스 효괴·시<-X/- 이-3(어 질 수 9)니-.

東獨地域의 지 lg·지-치VI·제 - · Pa- 7E'0:히-는 /죠직상 · 제정상- AC-Al;1[- 때분에

)
pL(-]] 및 쓰 레기 처 리3.i ]/.에 있어시 tL':Ill]經[b의 침-이십- 필요 , L 힌.다. I;0간7]-

여는 어 d-1 가-시 헤깐1헤이· 할 과제E(-을 인-고 있-l-< 地.))' l'1 治1y/[體<)·의 부M을

h'j어 줍 寄민- 이·니라, 경 Al-3- 기·x·하게 해 (V'[裕)l'%k애/,L -2c정 적인 영항.-組-

끼 칠 수 있디.(부록도해 Nr. 85 7)·고·.).

TIl(iriug(dU)·l·j Alteo11Ul·g I Ii의 싱 -
'[· 

% 래기저 리에 있이서 71 성 
'

9'l- 겅 젱이

이떻/게 가격히·릭'으j,L 이어지는지2 M이 /있다. 에딩'초 계히에 띠· 긴선

)) ]- - - 1 이 l)M, /l%'11%의 게히 띠·-([< 견선비-g-各 s,/]00만 l)MAV 예상시

9)다. / ( 러나 ·J<範 . l
'

. 71'1營 ) 디t名· 생-'헤 4,800만 ])M-p-j]t 최신기숨의 淨化

시선이 소1 치 되었-S-삐, ·

'

- 1 깃3,C, l %J빈'에 기-X 시 l J) 있었다. 이 력게 비- - 7-!

감이 기·V-한 이.h-A·< 민간기임체의 깅E- /%'貝'淨化-趾 미 리 리-정된 가격p-로

- 

IS'h'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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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므로 과도한 淨化施設, 또는 전적으로 기업체 자신들이 부담해야 될

4비싼 淨化施設은 설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民間經濟에 의한 해결책은 경

쟁을 통해 費用을 저 렴하게 할 뿐 아니라, 성능이 좋은 환경 인프라스트럭

처의 구축을 촉진하고 이로써 전체적으로는 經濟復興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다.

그 동안 東獨地域에는 70개 이상의 T水處땜施設이 계획되어 일부는 건

설중이거나 완료된 상태이며, 또한 民問-A業들이 여기에 참여하거나 독자적

으로 시설하고 있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 반대되는

시각도 많이 있다. 따라서 地方自治團體와 T水處理團體들에게 적절히 諾問

을 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민간경제에 의한 해결책을 지원하기 위하어 聯邦環境部는 1991/1992년중

"

東獨地域 면간경제에 의한 쑈레기 처리"와 관련된 총 8개의 프로젝트수립

에 참여혔다. 각 新聯邦州들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하

수처리단체가 연방卷경부로부터 )[,+L 또는 계약작성과 관련해 請問을 받았

다.

실제 경험을 종합적으로 작성한 報告畵를 新聯邦)·l·1의 모든 지방자치단체

에 보냈다. 이 보고서는 또한 기업모델, 협력모델에 관한 示範契約들에 의

해 보완되었다. 이 보고서에 나타난 사례들은 民間運營모델을 보다 적극적

으로 고려한 것이며 이로써 環境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작업이 촉전될 凍으

로 기대된다. 연방정부. 新聯邦)히 그리고 경제단체의 슴同(F業班이 제출한

한 보고서에는 環境 인프라스트럭처부문에서 民間企業의 참여여건을 개선

해 줄 수 있는 제안들이 총괄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러한 제안을 통해 연

방정부는 독일상공최의소(DIHT), 독일산업언맹(BDD, A- 州政府와 공동으

로 民間經濟組織과 公共組織間의 참여기회 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그 중 대표적인 젓은 다음과 같다.

- 연방정부는 채산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실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 교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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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A올 미.린헤 놓았다. 이깃은 公開入/LIl'A'· 가장 이싱'석인 조 직 힝

를 피.익A A-· 있는 기초기 fr 디�-.

- 제]3대 인1%·의회 연 ]내각· / /상시 합의내뎔. %에논 민간이 給水 및

廢水施,%과 페기볼 치 리시설을 建1':/:하고 운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개선하&.> 네 . 이 18 기되어 있다. -<히 公'[)< l:의 조관1과 +A·[)< l:1의 - r

·리·긴·에 세·제형毛 이 닐'싱되도-A 되어 있디·, 191닌도의 조세14]은 연

I%·징부외. 주징부 및 지지·단체가 V'의집을 칫'지 못'巖기 IC-에 직-9-

-니지 -V 캤다.

- 1밤:한깅부가 l-의하고 ·5;-3.l상·w'-최의소가 주+l·하]7 가운r]1 獨逸聯邦

1肩]竟則'1朝의 ·제71으V Berliu에 
" 

지빙지·지<l·제 침·겅 인 t라스<<iC'1치"

싱-님 소기· 71 71뇌있나. 新聯11;州 시 1 9'자치단제를 위 >1 헥심식인 상노1-

사'힝-·은 지10'지·지단체의 食)y供給 l< 廢)X處]'l!施設의 입 찬'과 <)/{·로1된

분제이다. 이·깃-K 민간기 업제기- /l·이하는 기·운데 競슈節次吾 거 치141

)%-l 리' 사 1친 V 기-장 적w- 1 7.리 헝내를 칠·%·.t 깃이 L f- %; 직이디.,

- . 인12'징부외· 가 -7-정부-;- [99/]1/) 671 :l(ty 지�- Y]·의에서 聯111]翼境部가

J,ttd 서8 동헤 제안 
' 

l- 지 빙'지.치 <:l·치} 메수처 리에 A%· 
'l· 

조관1</-조 :l- 조]

V-하고 이 -f 과김·3') <l :71힌' 깃과 ·L-어V 1()95넌 州 1
'

"

l
' 

111 인석회 의시

까지 이에 괸-해 보고하V.록 긴 정 健다.

3.5 獨逸聯邦環境財崗

1990년 獨逸聯11;1潤境{h'崗이 선 71된 이래 환경 13(, 힐·겅기술, 
'l-깅]d--s-분

야 약 l,400개 프jlt제1활가 의. 6익 8친만 l]M의 재징승인을 VA·아 %·진v]있

다. 2'E 중 약 70%가 A聯邦州에 누L3]되었다, %진촬동이 시 지v 후 新聯세

州가 부님·히.는 비-泉 ·은 약 05%,이 다.

이jE씨 다수의 · l·1수'肩體는 세료-7. 丁.·f·Id.꽈. 기술 1긷 지71을 - %/ %$

리 있고 헌내적인 생신·%F을 세꽁'A]l' H 있 세 피었다,

- y)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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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都市建設 및 地域開發

4.1 新聯邦州의 都市建設 關聯 革新

4J.1 統- - 以前의 狀翼

束獨地域의 도시건설 상황은 독일통일이 달성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

도 심각한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다. 建築物들은 여러가지 면에서 50년 이

상이나 방치된 상태였다. 束獨地域의 도 시와 마을은 都市建設이라는 측면에

서 전반적으로 재정비되고 i攸造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작업은 도 시의 전체

적인 모습을 비롯하어 가치 있는 수많은 건축물, 주택지역 등을 포함한다.

組立式으로 지어진 신흥주택 및 인프라스트럭처 시설 또한 정비작업이 시

급한 실정이다.

독일통일 이후 연방연부와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방자치탄체가 추진한

도 시재石사업은 이미 대단한 성과가 있었다.

412 都密建設 革廟[[의 法的 基礎

都苗建築에 필요한 법적 기초는 統- - 條約과 건축법 전에 한시적으로 도입

한 特3]]規定이다. 이 법규는 舊貞獨의 특수한 상황을 고 러兎고, 도시건축상

의 범규 적용을 상당히 簡素/h시켰다. 이는 시급하게 요청되는 건축투자 허

가를 법적으로 용이하게 해주고, 동시에 범규에 맞는 都市建設을 보장해 준

다.

특히 강조할 만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建築·試· 제34조, 35조(1986년 12월 8일자로 공표된 법조문; )994년 11

월 23일 법률 제2조를 통해 최종 개정되玆음)는 건축설계도가 없는

建築許可를 규정하고 었다. 그 러나 새로운 기힉, 개발계힉에 따라 東

獨地域의 지방자치단체들은 建築法 제34조, 35조의 裁量權 범위가

- 교yl -



築5章 經濟 · 4+.書 · 環墳 統-의 達成 - - - - -- ---

아니 니리-V 긴-단한 定軟-S- 통해 %징투지·자의 2 /-체서인 긴축계획에

내해 %-E築權을 부이%{- 수 있은.

- 부지이A.계 -3- 미곡{하기 이 l 미 리 , i'A·l-'il·1細를 작싱 할 수 있] 기.

능싱이 의·대>d.

- 

부지의 J낚만을 이용하기 위 )'l· 게획수6이 가-k함. 이로써 지빵'지.치

단체-)[· )]i'.lib 건축계리 <IV]시 - Y.. 
') 

21. 지익 인부 ]/l'에 집중힐' 수

있게 되었음. 81][h'開發이d;-l:· 먼에서 ),LV) 전재지익을 Tg·라한 히

에 / /에)신'지 S·-는 것이 히 $요'71-.

- 도시쪼{설A%곡1 게이[이 lIB)j l
'

l 
'/F>1비體외· 

동등한 지·키으51 체결누1 수 있

VA 힘-.

統 
· 

條1')이 채조1된 직후 연Is·징부는 %聯邦州 
· 

에 게 지1-v·자치9체의 構

造轉換- 위한 &1 징기 ·1을 제공循니·, 이 중 깅'조省· 만 
'l- 

깃으로는 다-8-과

K·)'은 깃을 들 수 있니-,

. 1991 0초. 71[聯1시·l·1의 - l/- IL 지 19'지·치단제吾에게 19901J 1071 연]9·vl

선.-)1J-기- 굽-X헌- 이[築&· )['.Il<]/ilki]'-0-吳- 배3단壺 - .

- . 19<)0넌 10부1 연19국[션J[L가 공표한 %]1築施()'X 몇 건축기술3-t-징의 공

A x
- l

- W'築法 1-1 개 1)1리인 싣-!l'(분제에 한 -/체적인 
지 침切 (新聯+l])·l·;의

建築·A-典 치-9-지 친 - 꽁34-시행ib 지J;-집, I%] R·l 인tv·건실부 t但-행)

이외. 아 l·러 I l])C-/이니- 지 12·지·치단제, J$·역VI·체피 '햄징기판 
커71둘을 대

싱·으V <{죽시 헹 계의과 긴죽 가에 /· 
'{· -/,l·제 · i :11(-A-하고 시-헹)상의 착오

A;i- 21애기 위 헤 특빈히 1獨地]或에 있이서 의 %]1築·[)<에 All· 
'l- 

- ;)( 육·프로<f-랩

을 진 지익에 질 시 7-/시하였 · .

1993%·l 571 1 7/지. 投"%簡+/([-,[.f· 
1< 1993<·l 4낀 2271지. f:IiI-t建築1떼lg·[)C이

%/l-효%] 에 띠·라 束獨)l((域 데한 ),l] 로 3f·제$l·촤 조치들이 도 i]되玆{.:<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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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는 
·法制 

軍- · 化라는 목적도 고려되었다. 도시건설이라는 관점에

서 볼 때 同 法의 핵심은 도 시건축계획법 및 허가에 있어서 %速化를 도모

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예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특히 주모1들이 우선 거주해야 할 지 역에 있어 建築관 1의 촉진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한 1993년 4월 28일자 建築法典에 대한 施0法헉

1997년말까지且 연장됨. 施0法은 新聯邦·/l·1의 경우에는 처음 且

적용되는 것임.

- 新聯邦州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도시건설 관런 定敦들이 허가없이 마

련될 수 있음. 또한 더 많은 許可免除가 가능하며 사전허가도 가능

함. 허가기간도 단축됨.

1991년 6월 20일자 국회 및 정부소재지에 관한 연방하원의 결의에 따라

연방정부는 특별한 조 치를 도입兎다,

413 都市建設 關앙 指置

연방정부는 点獨地域의 都市와 地方텀治腦體들의 보존과 혁신을 위해 광

범위한 지원을 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는 1990년 - 1994 기간 중 총

43억 DM를 지출했다. 연방정부의 재원으로 추진된 프로그 램에 지출된 補

充財源까지 합하면 91억 DM의 재원이 제공되었다, 이에 관한 세부항목과

재원의 규모는 부록(Nr, 89)에 잘 나타나 있는데, 중요한 프로그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990년 상반기에 시작된 $市再整備 應急프로그램을 속행하면서 연방정

부는 1991년부터 옛 간물이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도 시재정비 및 개발

조치를 지원해 오고 있다. 應急프로그램은 2,50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들

을 지원하는 젓이었는데, 우선적으로 시급한 건물안전조치나 도시건설 인프

- 39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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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트러치 조치들에 지%1하었디·w

"

%i(il」'整備 y 聞發·搖'·l'置"라는 표<t<'1램/ 무엇보다도 4사 및 징Ul지리오

로 획·정d 지 익의 건·분괴· V시3(역- C 보존하고 헉신하는데 중기을 누었)J.

540게 이상그) 地'))' l
'

( 治崗體骨이 이 프jACI- iA에 71'어 했c}·. 199;sv1부디 이 t

로U %%의 네7리데에서 주테·지<P- 개일을 위한 30게의 도시게%l-조치에 데헤

서V 추가적인 지원이 이V어진니-, 이는 기-V한 헌· 단기간내에 세로분 i-l:t

地1d'It;:普 마i<{해이· 하1- 상·촹을 고 리 )1 깃이다.

1卽0 1부리 1994년까지 연12'징부는 또 디-谷 프로/j- 램을 마린하이 +獨地

域 ]Pl시외- 지빙'자치 단체 의 도시긴신[(p곡1 시1但사rfl 을 지원하고 있다.

應急1-Ip)tI'l'['」1를 ]/해 3(제리인 성과<-<-이 곤 ) ]]-j,!- Li·니.났다: d /j<範냅:業3

시게부1'의 
"

學胃場"F 로서 3/시 제긴의 디-잉·한 겅험-뎔- 제공헤 7<11 있니·, 이

側 통해 %)i聯]](州의 디·른 도시둘-V- 도시희신에 관한 도들-읍 민-고 있다.

1獨地域에 i
'

1'%-/l:.%'l- 수많'j'<- 익시-키 인 건축MS에 대해 [991 0 처음으로w

IL>念建勞러/) {VI'%'프<L/(램이 마린되었다. 이 프로<t 램에 따라 익사씨 인 도시

의 중심부에 있는 귀중한 건<문이 도시긴수]로 인해 손싱·시지 않도록 하고

있니·.

·
:)- 동인- 107개 도시가 이 - IL>i느)- 램의 내상이 퍼었다. 이 도 시 

· 

을 7'1정한

기 온 )
,
<-잇보디-도 그 JL시기· 계1 ]f)fM되는 젓을 피하]1 /.t 도시의 原形

을 보존하]·t 깃이 . 1마1J 시-;.f한기- 
-하는대 

있있c)·.

都1h'整備니· 싱fr] l% 
7택지<-l't의 신축F ]반·리으로 도 시T/션개권1<부지이

용계 葛}, ·1 시· :1 계V, - %/.시 긴션//·획 -k-)을 기 - LL 
'헤서만 

가능健다. 이얘 따

리. 오1방정부1.< IE)91<·t, 1卽2년중 A獨]IR域 V 시吾의 ),t시건설게희 A-v-17]j,L

를 지원해 주었다. 즉 연lg·정부는 기- V 시%2·이 V시 게회음 수림할 If]1 연;·S'

정부의 재징으로 . - 般設[i'IZ'.務}))i·예 發%.l·:하도록 하었다. - :1 리2ii 이긴·p 齒·[J]

l- 7 +獨地域에 세료 싣 립d 수/)i]시.][L소나 %-{축사))t소에 분배했다. 총

i%/ -



第5章 經濟 - tI書 · 環境 統-의 還成

6,000개 이상의 도시건설관련 計書1]과 定敦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특히 散地의 일부이용계획과 도 시설계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도 시건설계획 업무에 대한 支援은 i993년과 5994년 새로운 주택지구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프로그 램에 의해 대체되였다. 약 500개의 지방자치단

체가 이 프로그램의 헤택을 받았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동독부흥의 중요한

障得要素가 되고 있는 주택부지의 부족현상이 해결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

은 특히 경제적 · 군사적 遊休地를 주택신축부지로 轉換하는 작업을 지원하

기도 한다.

1993년에 수립된 이 프로그 램은 都市建設과 관련한 대규모 신축지역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젓으로, 이를 통해 지금까지 II 개 이른바 組立式 住

宅地區에 대한 개선작업이 시급히 추진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주탁건축 지원의. 테두리내에서 주택현대촤 및 보존조치에

의해 보완되고 있는데, 특히 再建但'用基金<KfW)은 V[i帶協/ J 에 따라 조립식

주택들의 재정비를 위해 100억 DM의 低利融資金을 대부할 예정이다.

연방정부와 新聯邦)·l·1의 지방자치단체는 都市建設에 대한 需要가 매우 크

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분야개빌을 촉진하고 있다. 인프라스트럭처의 개

선을 포함한 도시 및 地)j肉治團體의 혁신작업은 그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

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그 래서 연방정부는 新聯邦州의 도시건설 촉진을

위해 1995년도에도 총 6억 2천만 DM를 마런해 놓았다.

4.IA 都市建證關聯 硏廊 및 歸問 
'

통일후 수많은 전문가 모임과 학술최의에서 제기된 중요한 과제중의 하

나는 연방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束獨地城의 도시를 재 하려면 어디에 優

先權을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建築法1의 법제도 및 토지경제적

조 치들 외에도 특히 도 시건설 관련 재원조달과 지원이 큰 문제였1

- 395 -



爾5章 視浦 . 社書 · 環境 統-의 遠成 - - - - · 
-

· 

-

- - · - - - -

- - · 

-

· -

그 후 다-2-과 v·-F 61이」'症,l'7 fIG進對策이 이·술적으로 검]frn되[J 있나,

"

11驗1'fJ인 i.l:'으 및 %l<Ih교(<,·'[Ai"이라J-:- {i]'l:究프로그.Q%의 임횐·으),L 인방정부

·;.:- 한 연·'/ol] 71-이 했다. 이 인<IL<.:- 연맘졍무의 쭈vII 
IS 3,:w시<J선p 위한 2

1

'

L

·제리 인 프로 젝)7에 )1질적-o-3 - 반-2-VI 수 있-(-t 세로( )Il,識들을 재공해 주

개 뇔 것이1J. 이기서 언이전 연-'/-걸과k·은 2-1방정부의 JL- 테 및 도 시71선

졍책 황- - 된니·.

이 인c/프V-그8%은 1()90닌부버 특히 1獨]'IR域의 수한 문제들읊 고 려하

이 디·6괴- 긴'E Y· di을 선징'하었다:

· 3·<-시 건신과 괸-린피1< 데3(·-I<l- 新築地域開發

· 비- -
1% 부지를 [%E'yJ하논 긴축

- /는시건7] 괸-린 ·

'
· 

l
'·:A'

. - 핑-115위 한 기 익을 고 리 1 기·E·데 도시 건선사임 추<l

- 

j.l.1隣關(A)[%W 2000

‥

'

q0]데[k,쌀 )) 의 - . 모7'1한을 ·- 1 V시 건신 2 세

- 

. V 시여 신파제애 데한 세로y,· 비'[]);(,測<b ))'案.의 //-쇄

- 도 시 <-1신과. 깅 제

- - )·1시 건신과 -
'

il],통

112'정부%-< 學術15'l<(Wissenschafhl·at')의 c

()<·(사헝·을 시 
-ar하�1'< 

괴.정에서

해남 주정무<i/과 공동으V- 과거 舊똥-b;-의 x-{축언구소 및 학술인c/소 各

기13]:]하어 4개의 연./p-소<f 세로 실7]掠다, 이 연3'L소.의 쟤우1은 연1%-%부피-

주정])L가 공)C·으로 조도{'하고 있다,

新1役 ·l 4대 오1-'[L소-:-t f 레크 l;Il 소 재 「져1-깅 게 l'연<Il·소 1 , 리-이$씨 히 소 제

['
지리연3t·소 」 ,

브VI·y)l)/i:도1 소 제 r 지의 게 l' 및 <
I
L 조 기의 극1구소., 

, 베-趾

린 소 제 [격-1축骨 JI(존 및 힌데화 인32·소 」 
· 計 가리 킨다,

- 

그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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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地域開發政策의 進路 設定

독일통일, 유럽통합의 가속화, 그리고 동구의 國境開放으로 말미암아 독

일연방공화국이 처한 지 역적인 여건은 근본적으로 변했다. 地域開發法

(Raumordnungsgesetz)에는 모든 지역에 동등한 생활수준이 보장되어야 한

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동서독 양지역간에 지 역적, 인구구성적인 면에

서 극복되어야 할 거<T等이 존재하고 있다는 접을 감안할 때 정치적으로

우선권을 가진 장기적인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해 준다. 아울러 東獨地域

의 지역정책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연방정부차원 및 주정부차원

또는 地域次元의 새로운 해결책과 진로모색이 요구된다.

기본법의 權限配分原則에 따라 지역정 책적인 과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전반적 인 것을 총칼하는 중앙기관은 없다. 그 때문에 독일의 지역정책은 분

권화되어 있으며, 연방정부논 基本난의 범위에서 단지 범위만 설정해 주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수많은 전문계획들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그 비중이 크다, 주정부들은 州次元 또는 地域次元의 계획들

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전지역에 걸쳐 역개발의 다양한 기능을 인지하고,

精選된 지역구조 및 居住構造가 형성되도록 배려할 의무룰 毛다, 그 동안

東獨地域에는 효율적인 주정부계획 및 지역 계획의 확충을 위한 범적인 기

초가 마련되 였다. 최초의 주정부 개발계획과 프로그램들이 이 미 제시되어

있다.

束獨地域은 서독지역과 비교해 볼 때 地域構造나 居住構造가 아주 특이

한 형태로 발전했다. 이는 역사적인 조건 뿐만 아니라 과거 l+t央集權7J 허'

劃經濟 때문이기도 하다. 이같은 특숫성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 러한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도 시와 시晋간의 현격한 격차

- 居住構造에 있어 뚜렷한 남-북 격차

- 도 시중심지의 불충분한 연결망과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들

-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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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리.서 A獨]IU域2r- 주1써, 직징', 인-%t리-<s·<리 저, 핀·깅 등의 地域]있'h'd니· 質

l
'

[<J 인 낀에서 2 빈화를 필요로 한다.

이같은 딩-초의 어건을 김'인'힐' 1992%·:{ 연방긴설부가 입안하고 地域開

發關係長'l>l'l f, 弱에서 
'7:l-의 

한 1992년 ]] 우1 荊-1자의 地域開發政策)jl[·l

ou'-I]rs, 12/6921)은 h (일의 향후 ·지 띄·y/·조 1% /Af:.l:構造에 데한 
·1밍·, 

초1

A'L
, 진라을 제시해 주1-7 깃이다.

s:1방건실],L는 새로운 도시·게vt게님 이 0겨있는 弟']次 소獨1(h]成1)(]發報<l,·

E[GU'--Urs. 12/1098)풀 1991년에 l%-긴·健-:(네 이 보고서에는 동서%i- 지 역간

의 %·-;·.f'형 상대기· 게진피이 있다. 1993넌./L 地]或開發·隋<IIi,1].<IU'-1)l-s,

l /6921)는 -]C·석을 - '
· 헤 지익 개11'정 기의 세로운 Is·힝·신정울 의-인7·과 동시

에 新聯11(·)·l·1가 신백'Al At 있는 다앙히.고 - 6-익한 {Id進프jL그램몰 제시히.고

있다.

향[( 지 익 VI-의 일반적인 게hA·은 且· 키인 V 시La-을 깃$ 地))'分權](<ill]

이니-. 新聯·]'1이61의 지익 반 징첵방향을 심정省· 때 -
'

/-서독에시 V 魂7인· 헝

성되어 온 ]'Il) )J'分權1'l%J 지익</-조 l% 비·f-l:.構%普 중요한 입지상의 조긴으/A

1 1

1%5 1 :(S 地域開發 關係]V'l)l'舍,弱 서 1정된 1995%·'l 371 8일자 地域開

·荒政策·]h'i·i'(인12'지 역 · 3/.시 개1:!다/-기· [995, 5. 인쇄 . 배포)-PC /L시개1;1의 기본

l g-힝·이 10게의 중점-Id-이·에서 -7-신·직으로 - '
I
l- 체회.되도록 히-91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D-%'階 조 지가 이미 칙·수-되있나

- 인12국1선부의 
" '度驗0<J인 

<.l['-c: 및 /il;Il」'(E;il" 프로그m %l]의 일毛.으로 178

y:1까·지 계속필 새13h'Il-l] 連%,]i綱" A%·v·l )3L가 - 징되있음. 新聯·1[미·1의

경 - Sachse]//-이· l)ayern주간의 V 시간 인뇔밍, PriL%walk/

Brauc1eubLIrg와 SOc]harz/'1'h(iriugell·RI-의 )L시간 연<1망이 ·J례MI%J피.으로

선정되었A-.

.

Pj/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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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

地域開發會議"는 각 지역의 개발과 구조개

毛에 있어서 지 역협 력과 통합에 파급효과가 큰 각종 촉진대책을 개선

하였음. 제1차 회의가 1994년 6월에 개최되었으며 Berlin市와

Brandenburg)·l·1의 중첩지역이 토의사항이었음. 앞으로 HaUe/ Leipzig와

Neubrandenbu]l-g 지 역 등에 관한 地域開發會議가 개최될 예정임.

VII. 勞動法 려T制度의 改編

L 賃金協約 自律權 및 勤勞條件 
'

Ll 銃.--以前의 狀況

과거 동독의 노동법 제도에는 團慷勞動權, 즉 단결의 자유, 임금협 약의

자유, 勞動爭議權이라는 것이 없었다. 노동조합들은 국가행정의 일부였고,

독립적 이고 자율적인 노동자들의 利益團體가 아니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

유가 似였으므로 몇몇 개별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에서 독립된 使用主는

없였다. 게다가 舊東獨 노동법전의 법규에 따르면 임금의 확정은 東獨閣議

와 
'

自 由獨逸勞組聯습(Freier Deutscher Gewerk- sc haftsbund)' 대표가 공

동으로 겯정할 사항이였다. 따라서 이른바 임금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에 의

aH 중앙집권적으로 결정되었다. 독일 基本法 제9조 3항에 제도적으로 보장

되어 있는 勞動爭議도 舊東獨 노동법에는 없었다. 이項은 사회주의체제에서

는 국가의 이해와 노동자들의 이해가 결코 상충할 수 없다는 확신에서 비

롯된 것이다, 따라서 임금협약의 자율권 香은 것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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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

地域開發會議"는 각 지역의 개발과 구조개

毛에 있어서 지 역협 력과 통합에 파급효과가 큰 각종 촉진대책을 개선

하였음. 제1차 회의가 1994년 6월에 개최되었으며 Berlin市와

Brandenburg)·l·1의 중첩지역이 토의사항이었음. 앞으로 HaUe/ Leipzig와

Neubrandenbu]l-g 지 역 등에 관한 地域開發會議가 개최될 예정임.

VII. 勞動法 려T制度의 改編

L 賃金協約 自律權 및 勤勞條件 
'

Ll 銃.--以前의 狀況

과거 동독의 노동법 제도에는 團慷勞動權, 즉 단결의 자유, 임금협 약의

자유, 勞動爭議權이라는 것이 없었다. 노동조합들은 국가행정의 일부였고,

독립적 이고 자율적인 노동자들의 利益團體가 아니었다. 생산수단의 사적 소

유가 似였으므로 몇몇 개별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에서 독립된 使用主는

없였다. 게다가 舊東獨 노동법전의 법규에 따르면 임금의 확정은 東獨閣議

와 
'

自 由獨逸勞組聯습(Freier Deutscher Gewerk- sc haftsbund)' 대표가 공

동으로 겯정할 사항이였다. 따라서 이른바 임금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에 의

aH 중앙집권적으로 결정되었다. 독일 基本法 제9조 3항에 제도적으로 보장

되어 있는 勞動爭議도 舊東獨 노동법에는 없었다. 이項은 사회주의체제에서

는 국가의 이해와 노동자들의 이해가 결코 상충할 수 없다는 확신에서 비

롯된 것이다, 따라서 임금협약의 자율권 香은 것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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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勤勞條件의 l'I l-Ie的 交涉을 위한 it的 - 制度[yJ 與件 造成

전제사최의 V)최.와 디-l·l-이 깅 직된 게히 깅 ·제제/[L부니 )[(l'.(71'1j·) i h'場經濟

i'il:協1]5L의 이'dI)이 시하되었1- 0], 이는 징 제 1서의 VI·진한 1촤]·-t -Id- 2,·-동

)J] AS· 1제도<f 근본적 으V 빈회.시키뇨· 게기기· 되었니·.

이갇은 1희.에 있이 
'이심적 

인 깃은 %動條(/l·合 자-h-R게 %성 
'l· 

수 있-l

제제普 겻71 것이디., 이 긴-·P ,
-

- 리에 있어서 -t<-히 건징적F-V C IL힌- 의 骨

%'l· 깃끈, %,)[(i'(l:의 l
'

I l.l>偶- y,L징-히.뇨· 깃이있다. {1사의 지..R- 중에서 /,고뒤111

상· J<·-히 -
'

c· B.한 깃은 PlAl'//$y)의 l
'

i {·l!.權으j,t, 이 ·는 %,Ii)l'tI:l@體들에게 3]i.r,

봉6-rnf, 기니. ),--%<조%·IA:(·- - 걱-립·적y-V- /1 리고, 
·]·
( 가의 간섭길이 協 J 을 ]/헤

l-정 71- 수 있;.> 
->I.!리를 

),L 징·헤준니·.

0- 러니- 동일 당시 IA.+獨에는 제기V-S- 깃'i V)힙싱· 
- 

사자가 힐있다.

즉 th')[]Al朝體가 없었다. 자-7-b;-연],낵-l(]/])GIA)은 국기·기3[l·으V )/2-자들의

신리성·皇- 희-<t하지 · 健으(fl, 닝-시 A'./束獨에서 M-. . 퍼 VI 1/]-趾에 ).[:1고)- 1가 힝

성중이닌 A끼] . h'l%y'1體· >-에 비해 지 니·치 게 중요한 위 치-趾 점하고 있었디·. 띠·

리-서 A과내)에시 임급험싱·이 제네V- 이j)t이 x)리민 E-선 賃(IA%i{'{) 能')]음

깃'춘 %IC識1/이 
'힝성)(-l 

At 있<-:- 기초기· 미.린피이이· 했니-.

[w%]家條約을 돈해 사촤직 시깅겅제에 있이 · :c·요한 요긴이 되는 J,1동1/j적

인 기骨이 ! J]·린되었디-. 이 條1<)에 의하면 A'.w獨은 1990VI 771 1 )자로 서

->·c의 %J-체3,---'/CIt.!-필- 반'이·Ii-여야 
'71 

의),(를 깃-게 되었나, 國家條%d) 제17조는

견시의 지·-8-, 임-ct호]익7의 지·名·c(), y,---V 샘의CI'.{이 소測 )急에 걷치 A(-'·]- 짖/;-1

록 
-]l·징히-고 있다,

이 國家條%'·)에 ](·징 된 의 ] ,
!·를 신'헝)히-l-:· 가정에시 1990년 6인 21 1에는

. 16</·7] 의·빔 의 일좋인 꺼.<·vI<·[)2(Mt111(C]gesctz)이 제정되고 -%넌 771 l 1부리

A 럭-S- VI-셍 73디·. 이 tA·%l%y)>L은 세 로운 입고·% 약合 체견힌' ttl]끼지는 W

록된 
'賃金1/A%<J 

및 [朝>']닌'd$%1'·)이 2J- 대로 식-t%J다1-< 지 1을 h<i'51 있있니·. 統 -

41)f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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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約에 따라 1990년 7월 1일 이전에 등叫된 슴理化保護協約

(Rationalisierungsschutzabkomtnen)도 경과규정 없이 1990년 12월 31자로

효력을 상싣한다는 새로운 지침이 추가되었다.

통일과정이 진행되면서 自 由獨逸勞聯은 물론 舊東獨의 노동조합들도 해

체되였다, 동시에 서독의 노동조합들이 그 조직범위를 東獨地域까지 확대하

였다. 使用者團體들에도 이에 상응하는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 新聯邦께

에는 수많은 업종별 단체들과 州單位의 단체들이 설립되었다.

13 協約에 의한 勤勞條件의 發展

이미 貨幣, 經濟 및 社會統合이 실시되면서 사용자단체들, 個別 雁用主들

과 노동조합들간에는 임금협약 체결이 시작되었는데, 新聯邦께의 경우 그

數는 1994년말 기준으로 약 8,600건이나 되였다. 헌재 서독지역에서 임금협

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경제부문 및 서비스부문에 대해서는 東獨地域

에도 완벽한 賃金協+<J이 이루어지고 있다. 임금협상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서독의 우수한 임금구조룰 수용함으로써 舊束獨의 단체협약을 代替했다.

新聯邦州에서는 1994년에도 구서독지역의 단체협약 임금수준을 따라 잡

으려는 平準化過程이 계속되었다. 그 러나 그 속도는 전년도에 비해 매우 완

만했다. 束獨地域 근로자들에 대한 기본보수는 평균적으로 1991년말에는 西

獨 協夢)賃金의 60%였으나 1992년맣에는 73%, 1993년말에는 80%, 1994넌말

에는 M%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앞으로 수년간 이를 더욱 조정하는 방향으

로 협약이 체결되었다. -] 러나 實質所得은 임금협약에서 정해진 것과는 차

이가 있는데, 이는 휴가비, 연말상어금 또는 기타 협약상의 JIJL)給1-·>'들이

아직은 서독수준으로 조 정될 수
.

없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독지 역에는 공공부문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문에서 경우에 따

라서는 實質賃金(Effektivlohn)4>이 協約賃金(Tariflohn)보다 상당히 높은 편

4)역 주: 임 금협 약에 의 한 임 금(Tariflohn)과 구분해서 사용되 는 실 질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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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있는테 비해, 束·獨地域에시<2 임][(기 1<제<1로 임6'f이 41정>d 김A- 實質賃

金이 l%A<J賃'金꾀: 대체로 싱F'健디-. 吟리.서 진체적으%t ·난 떼 +$鷗1'IR]或의 실

질소늑은 -$진과 니·뭄·d),이 시독의 <-/전소<h-보니· 매우 닐디·,

賃金1%y)에 띠·-h 기티· k-(·5<- 긴에 있이서 또 다뵨 차이점은 Z'dS'l' y,--동시

간과 휴기-기긴-이디-. If)94V{ 서<지역의 選72 V동시긴·E 약 3S시간, AS%地

域온 약 40시간이있고, 휴가기간은 서독지역 이 핑균 이· 29.5일, +獨地域이

핑<·<- 악 27.58.1이있니-.

이외에V 임금거상 딩'사자 >-은 제신·힘싱에 중요한 잉힝·을 미 지는 給]/,]'에

괸·한 ] 이:을 체김臧다. Iq91 년 1 원 1 인부니 A獨地]成에 빈·효된 서';V形>Ic·[);.

애 따리· 1994년VI까지 束獨地域 g.]금7]약 심· Ci;L자 약 58%가 財産形]TW

에 J-)'J[{]한 로1'부와 )9·련하여 보]약을 ·제긴하었디·,

2. 解船保護

사회·'(의 적 1·( 가 1서괴. ·7제진서, L I- 리고 이에 띠.른 
"

勞動의 權1·l]" . - 2-l.

러나 이깃<- %動의 Al% 대치죄 는 개h] 이기도 l- - . 에 띠.리. A·束獨의

겅- 사H'IA11의 dP-12- 解)tdl-l<Il&蹟( At 但는 헤/·(J/ 제외)는 다유과 임--3- 조긴이

성 y]피이이·만 ) ]적으로 효41을 깆'-[:-0, - · 그 근旦지.에 게 
' 

l 의 직상 또논

디·s ·직장에서 기 데 인· 만한 인자리가 ·제-'&f·피이 있1:-네 LE q (로지.가 이갑은

제안을 거부하·> 깅A-이다, 이 
-ir정은 

에쁠 [->-민 아파시 직징·에 나오지 못

히-거니- -8정 ' l- 사림·들의 해고에 내해 hA'j';60/<를 bIll-Al 있는 $에V 헤)1를

급지하고 있디-. 따리-시 사3]체의 %t%I·1애서 보1신 解1rd리.는 깃은 점애적인 에

외사항에 속循니·.

한)/] 이 긴'S 신진직인 解>tdMl]t-(.:- 작7(징·간의 3,·-동력이동 -Y-족, 구조1y최.

(Efl'ekhvlohn)이 y(· 그. 때 CI- 떼 의 尙·메 의 c / 메 릭 合 {]· l·한 임 -cr을 밀·힘-w

4Al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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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障碑物이 되었으며, 이는 결국 모든 사람들의 복지와 소득에 손실을 초

래했다.

그러나 1990년 7월 1일부터 貨帶, 經濟 및 社會銃合과 더불어 사회주의

체제에서 연유한 舊東獨의 거의 완벽한 解屬保護는 사회적 시장겅제의 원

칙에 입각한 서독의 解恩保護法에 의해 대체되였다. 이제 使用者側은 작업

장의 긴급한 사정이나 근로자의 인격 또는 태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근로

자를 解屬할 수 있다.

구서독01]서 勞務職 3로자들과 事務職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 해고기한이

차이가 나는 것은 違憲이라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1990넌 7월 1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勞動法典 改正·法律에는 勞務職과 事務職의 해고기한이 단일

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구서독 勞務者의 법적 해고기한이 조정되 었

다<노동법전 제55조). 改(E된 노동법은 또한 특정한 부류의 사람듣에 대해

서는 일런의 특별한 解屬保護規定을 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생후 1년 이하

의 아이를 가진 부모, 아이가 3세때까지 休職을 요구할 수 있는 어머니, 1

後 3년까지의 아이들을 혼자 養育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들이 그와

같온 것들이다. 그 러나 이 과도기 규정들은 그 동안 대부분 滿期가 되었다.

노 동법전 제55조는 1993넌 10월 7일자 解屬期限法으로 대체되어 폐기되

었다. 이로써 1993년 10월 15일부터 법적 해고기한은 구연방주의 勞務職 근

로자와 事務職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구연방주의 근로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점을 감안管 때 解屬保護裝置는 東

獨地域의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는 제기능을 갖춘 勞動裁수1>須-의 신속한 확층이 펄요하다(제 3장, V 2.1과

V 4.1 참조).

- 

4데]3 -



絹5章 經滄 . 」$1書 · 環境 銃-의 繼成 - · 
-

· - - - · - - - · -- - - … 
-

- - - ·

:( 勞動保護

舊束獨의 핵動{V誰'制度</ / i 조 직과 51-] 
' 

l· 신징에 있이서 서3 의 것과 큔

자이가 있었다. A+獨에서]2< 
-:
d-가의 케VA 이 切:動部11'i과 保雌>'(hIJI]으로 니·V

이졌디., ],-.-V.조'71·d은 勞動保,溪'f)%l,22의 시 
-헴여부骨 

감-%하v 있있다, 띠·라서

(g·은 수리 업종1&l 勞11>f l. %깔關이 있있;.:-데, 이 기CI+l·吾븐 연구기[V느언t'!.서의

횔·h'- VEIlo- 이.니리- 실조{적인 勞動保1'l"1를 <) 1하기 위헤 니-앙한 힝 데로 짐·이

헴다. 2'7 리 나- 
·LSI]化 1< 조직1산에서 매7 인싱·리인 이 시스냄은 舊+獨의

졍 치허 · 2 제직 이긴'히-에서는 거 외 기능을 빈'취省· 수 似었니-. 수711<·!간 실

비투지·롤 J허 싣시히·지 館'거니· Ad·V-Id-한 정V5( 하이 (Jcl)(':1%,%-은 M'5化

뇌있니·, 여 리 지·i'L哲-g- 달 떼 YA-E 작7] 4-의 깅-Y- 실진리인 d, A-2,r호수준은

만족스 러운 것이 아님 었-S-을 앞 수 있니-.

統 - 條%A)-J 농해 勞動保,暖部1%11에시-t,t 서독의 )/15(-와 제V들이 +獨地域

에 ·직 - 피있디.. 이외에-V. 연!M'd,--昏사회부는 1991닌 I A,l t일부로 를린에

聯7P)' 動醫學應(liuudesallStalt far Arl)(ditsr1)edizin)을 실 %3했너·. 이y,/-써 t /

인에서<-.c· 저음으3-크 ;3')}l)J醫學>'(l(l(I]에서 제기능·-3- 깃'7 인방차 1의 기A<l.이 빌·

족或다, o].-A러 드 레스8]1에-(-< 3,cj-<트분1<. 소 재 연씽·J,-.-k보호청 지3,L가 신7]

되었다. 익 시부]t· )L-i-.i-IA.문트 R-{닝-],--·VJ,t호·징의 과제룰 j,LRI.혜 구고 h-히

%'聯+l()·l·1地]或의 d,--A·%t호분제普 다3,EJ,L록 v]이 있디·,

統 · 條約이 l-w%l 이후 1獨地域에서1.-/ 서/· 의 지우1하에 서4·;-을 Vt重且

'l· 
. 動保1'涯機關3 이 신 %

l
. 1시있다. 71 식인. 싱·해보%] 담닝-기/[%A-이 新聯·11님·l·l

까지 / J. 활동-S- 피·대兎다. A'.+獨 산71 안 1 l% 
작 ] 장 햅6;Il'-k이 斯聯11애·]에

시 게-A ;l 'C-힐' 수 있2,:-E 하기 위 헤 이미 統 
- 

條約에 피해, 2 . E리고 인12' , t

%L.시.회부피. - l)-괸·기괸·).;-의 ·]·i.멈한 
'竹의에 

미-리- ]%p)'0%J I-IIi[·l'i'['l> ·)-이 김--'l'L되었f

이들 A:1獨의 진늣·연'·시들의 적 웅- 
· 

위 해 Il]'.敎/·>'을 시키는 것이 /( 한 에

인데, 1
19씨 싱·해보'7] hd-ta-기25-Rf 맘은 -추-의 舊束獨 출신 동고쑈:i·읍 l(]:-敎6'

시臧디-. 
'l-vl 

직-업징-c이 q]폭적인 구WTC[정合 자]-Vi 있;,< 1딘·게에시1-c 
's

대적인 fl:%.]g에 내한 누지·骨 -

'

&S]l 리·s] 장의 2,·%·JIi 수준을 d정지으로

- 4tI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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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4. 勤勞者의 參與權 保障

4.l 쇼業憲章

舊東獨에서는 작업장 수준에서의 근로자 T%益代辯은 법적으로 규정된 勞

組들의 單獨)ph샤羲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것은 물론 작업장에서 노동조

합 구서원들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노동조합들

은 당과 국가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 不信의 대상이 되었다.

변혁의 시기에 가능한 한 빨리 舊束獨의 작업장 노동조합 지도부를 민주

적 이고 합법적인 勤勞者代表團體로 바꾸기 위해 國家條(J은 1972년 제정된

서독의 企業憲章(Betriebsvertassungsgesetz)을 1990년 7월 1인부터 東獨地

域에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991년 6월 30일까지 예비적인 경영협의

회 선거가 있었다, 또한 1990넌 10월 30일까지 민주적인 원칙에 따른 略式

選擧節次가 허용되어, 각 작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민주적 이

고 합법적인 근로자 대표체를 1991년 6월 30일까지 단기간내에 선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게다가 統 - 條(J을 통해 代辯人委員會法이 新聯邦州에도

확대.적용되었다.

舊東獨 자유독일노런(POGB)의 單獨代表權을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근로

자대표들로 구성된 經營協議會體制<Befriebsr tesystem)로 전환하는 작업이

東獨地域 전역에 절쳐 별 무리없이 진행되었다. 이제 東獨地域의 經營協議

會들은 그 들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안에서 독립적으로 그 리고 각 사업장

의 여건에 따라 기업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서독지역에서는 이미 시행되어 온 이 제도가 
'束獨地域에서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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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야기 시키거나 분만족스러운 </파를 기.지오기도 循으므로 직4한 시기

예 다음과 %l-은 조치들이 시'헹되있너·:

. - 2,. 동조힙32이 인Is·징부의 재 징지 ·l-위 반이. 시 행하는 수t·g'온 敎/f' 쓰

로1 /- 램合 통헤 +獨地域의 헌지 ] (·V지.吾이 세로운 4/i<.營參與 族,定을

.

·<지하도록 71-. 이·趾 위헤 인1%-징부A- 199:iV! 7월 31 . 1까지 5$Io-l기1

의 [(l< A 31사에 대헤 약: 5,T)0민- l]M를 지우1 臧음.

- . id'l·iL·應-미1·' 기업분리에 관한 tIl(S;)'l'rUG)이 企業憲:車[yJ인 의 미에서

보장된. 企業分離.기· 사입체의 분리와 인{1되어 있고 이에 띠·라 經營

l%,濃(f의 임 기도 종조1피<.:- 깅7-, 이의 엉향-2- l/]'A< H로지·3-의 이익

을 계속 대&/171' 수 있J/.d·> {/Il,%:委[1舍에 최고 3계우1 기간의 . 도기

위3J71을 부이 
'Ai·(신니·칭신-히· 

기7]붑·리에 괸한 141 L3조 7)·조),

- . . 

기 ]-S- 쟤정111하기니., 사-S-파 511는 가동중딘·틸- 떼 -A기.피하게 나니.니.

]-.:- 解屈에 데헤 사최직인 <y)지원이 있있읍. 인심정부가 지 윈하고

<131]'L廊파 y,·-IV-조합들이 
'i]'의한 

바에 미·리· 다A-의 j()칙, d 
"

기업의

MA'政20<으로 깅엉상의 1 최.가 7 레2d 경7에;.f 어띠한 dI:·禽0和%:도

W · 끅 원칙 ·皇- 볏獨1%域 )/- IV{·직으로 직- - 하<. 것을 l%-을 수 있

었읍 이는 +獨地域의 이리운 킨제이긴음 김·안한 짓7]. J-:l((J 
'tI-의사

항에<./ l,i',·'ic應:t r 기3:]의 경우 , i'<l>W7栗이 사회보징-올 힐· 만%'f 충

AC·한 제징을 깆'추J't 있지 않는 징+에도 모는 <]-로자들-F 신호1가능

한 사회보장을 요2/- 1 수 있다는 점을 꾜·5.g히 하고 있음. 미.라서 신

틱'청 이 제시 
'l· 

사최보장혜 메음 분배하-(< 사키은 호1리으且 經營7101-i'.

'E<->-에게 
委<[,되있쉬-. Cd 됨-기<l-, 연령, 시.최 적 상%·, 

' 

J- 리고 기니. A

인들을 고 러하이 經營'6린])'.-E·둘·은 분배파 C란 l 이성적이고 각 기 업체

에 g수헌- -v-정들을 미 린힐 A% 있-A.

4.2 企業의 )VIii]決定 (Untemetlrnensmitbestimmung)

과거 g+獨에시] 기7]에 [11한 Y· 후1 정(깅잉1]-여)이 %·[혀 J'리지지 M:

- W)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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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企業次元의 근로자 참여는 기껏해야 계획설정단계에 있어서의 기업창

여라는 범위내에서 勞組指導部의 공동발의권 형태로만 보장되어 있었다.

1990년초부터 企業次元%]서 공동결정제도를 도 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

였다. 언급할만한 것들로는 1990년 1월 25일의 슴作規定(JV-Verordnung),

1990년 3월 7일의 민간기업 창업 및 활동에 관한 볍, 그리고 1990년 3월 1

일의 콤비나트 및 인민소유기 업의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로의 轉換에 관한

施0令 등이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共同決定은 근로자들과 기업간의 이해조정에 있어

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1990년 5월 1 일자 貨幣, 經濟 및

社會統合條約은 195W 광업-공동결정법, 1956년의 공동결정보완법, 1952년

의 企業憲章, 1976년의 공동결정볍, 1972년의 企業憲章을 東獨地域에도 효

력을 갖도록 규정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법률의 효력발생에 펄요한 기본적인 구조가

갖추어지지 曾았다. 근로자와 기업의 利害라는 측면에서 監·終委員會의 활동

을 과감하게 도입하기 위해 監督委員會 위원들을 시간이 걸리는 선거를 통

해 구성하지 않고 우선 株式法(/tkt0) 제104조에 따라 사법적으로 구성했

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新聯邦)+1의 16개 기업에는 鑛業-共同決定制度가

도입되었고, 67개 기업에는 1976넌의 共同決定法에 따른 공동걸정제도가 도

입되었다. 1952년의 企業憲章法에 따라 1/3 참어제도를 도 입한 동독기업은

150개 이상이다.

w

5. 勞動市場의 發展

新聯邦께 노동시장의 발전은 동독경제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構造 危機

- 407 -



築5章 經濟 · 社書 · 環1효 統-의 途成 - - - - - - - - - - - - - - -

를 삔·잉해 준니-. 이긴'온 構造 la幾에 데헤시]- 이 책의 디- 부분에시 이 미

언][i 한 비· 있는 , 에1-f A·-i-tV) 셍신-·'It-조의 d,·-< 
'

- 촤, 깅 젱 리 임][- 셍신·폼, 왜곡

된 기격/p·조 V-괴. 긴'은 것이 니·.

]%1d 만 해도 A'.+獨에<-t 펑 
-;·c 

9T)민·19이 취업 
'{· 

상테었으나, ]區)4닌

I 추13,1지-수·:-< Gd()민-IS으V 줄어누(-있니·. 199] t%:1에->.< ]70만%s이 직 A·을 잃.%.

v 취업지·51가 가장 헌- $으로 昏이A.>·었으L-1-, 현재 최악의 상대가 <'-( 복)d늣

>'l· 조 7] 이 <2·'이 니·니·니·2iL 있디·.

힌·%l +獨1也域의 까國)< ] 므t 자수3,c 준어3·었다. 19%%·t밀· +獨地域에<-t

舊貞獨 정부이- 베트hI', 폴VI·드, 모 진·비코, 잉·골리. 정부긴-의 협약에 의헤

128,650%9의 까國人 勤初: 
' 

h3·이 있었·%니- ,
1992%r], VI-까지 이들 A (-Lt자의

90%가 I

I
i

. 期에 ·
' 

리국'臧다.

VIII減縮과 너불어 A$蜀][k]或에서 는 <1업자-A·도 줌가를 v.있다. 
'

l. 러 니. 수1

ti]지·수기- /h'[値減縮의 數되· 인치히.는· 깃은 아니었니.<부록2,t표 Nr. 90 71.조).

1怪)Ut/l ['i 말, 죽 IV帶, f/><.濟 몃 l}i:· I애tjd(y이 이)/이지 기 직전 %獨地域의

L-록 신업자는 14만 271밍이었1:-데, 1핸17, 經[5 닐 )Id·.會統슈이 시 헹%VI 시 6

게원이 시 %-l' 19901JVj- 신3]자수·12 (;7만 2 J명으j,e 아' 50만lg 이 너 h이났

다. 틴·축조c>l 31%·)]/-적이 만료%'[l 19928·i,w·c에 는 실0]자가 130t%0·]0으<'L L-이

났다. 19EMM·!에는 고- 8-- ted의 [' 1에 싱--0-하이 수171측v-1애서3/ /)1선Y/ 조 짐

이 dd.었니·. <13] 자/ ·:'< 11"./]%'.·L<9 1 14만%[]9-로 · !넌3L되. 거 의 %.l·았1J. Ct 러니-

]09/IV(밈-%]에·:- ·1입자수가 101 만19으V ·It,·!V 
긴--K 기간j,!.다 약 101,000

1 9 이 骨어 A,i·있디·.

積極1'0인 j;動[l」']y政策 f.段- · 7]중직으로 누입 함F-로씨 <-/입지.의 계속

직인 ·증기·It 이느정/L 억제)(l T- 있있0. 19fM년 W獨地域의 7]JJ.JM ·2 7 A

은 Ib,ot개로 서%-i-X)익의 9.2%에 비히바1 3'-베0 높온 A<]이다.

이간은 수13]名 의 y가j>L 니·기-8- 입·은 게층f - t ,
L t%J-,L다3,t V'·s·.을·이니.,

· - 4삐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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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만해도 총 실업자수에서 여성근로자들이 차지한 비율은 48.7%였으

나, 이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1934년에는 약 65%에 이르兎다. 실업율 측면

에서 보면 1994년 女性失業率은 연평균 21.5%로 男性失業率(10.9%)에 비해

거의 두배나 된다. 女性失業率이 이같이 높은 이유는 첫째, 전통적으로 여

성 고용비율이 높은 업종들이나 직업들이 특히 構造調整을 겪고 있으며, 둘

째 여성들은 가정에 묶여 있기 때문에 機動性이 약하다. 그래서 여성들은

다른 지 역에 있는 직장을 얻는 방식으로 자기의 실업상태를 융통성있게 극

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

1989년-1992넌간 약 360만명이 직장을 잃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실업율의 증가는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완촤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는 한毛으로는 서독지역으로의 移住와 通勤勞動에 의한 것이다. 1989년 이

후 新聯+1에·1의 노동상황은 약 100만명의 就業待機者가 서독으로 移住.하거

나 通勤勞動을 함으로써 상당히 해소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点獨地域에는

아직은 충분하지 않지만 새로운 일자리 創出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4년중

職業紹介件數가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15.1%00 
,
000건)가 증가한 약

825,000건이 되었다는 점各 貞獨地域 노동시장발전에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

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積極7J인 勞動市場政策手段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東獨地域의 노동시장은 부담을 크게 덜었다, 1994넌중에는 약 130만명이 積

極的인 勞動苗場政策의 혜택을 받았다.

i 勞動市場政策과 失業保險을 통한 社會問題의 緩和

勞動市場政策은 처음부터 新聯邦께의 체제변혁과정을 사회적으로 측먼

원해 왔다. 이미 1990년 7월 1일 화폐, 경제 및 사최통합과 동시에 발효

한 동독의 屬値促進法(ArbeitsfMerungsgesetz)이 시 행되었다. 또한 서독에

서 그 효력을 입증받은 모든 적극적인 노동정책수단들이 東獨地域에 도입

되였고, 이는 또한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한 特別規

- 갠)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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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骨에 의헤 보frl되었있다.

].993닌 10우1 3일 이후)/디 N0ruberg· E계1:. 聯邦8備應은 산하 고용사무소

와 더불어 +獨肩備<시進[j;·(AFG-l]l)R)에 띠-P 勞動'rh'場6c策을 시헹하고 있

다. 新聯邦州의 체제번촤와 All-A{하여 ]'l-il 機關의 임]IL는 무엇보다V 직7]상

9과 직장 및 리 업1린장의 소 개었다.

이외에도 ] - 로지- :-과 고 A·주吾·은 인]a·고-2-청의 또 디‥i· 시1])스들블 칭3L

Al- 수 있었1.:-데. 그 중 일부는 寄與( 納시-義務가 있4·구 고 용을 진 且 한

것V 있었다.

이 서비스는 힌·J/':1으로]-- 게1%([ l tv-자k에게 ·<職으旦 인한 길과에 대헤

제정적인 ),L징·을 헤 주<· 깃9.로 특히 R'%블 )t(충해 7는 116수당 및 실

3]y,<조-;'/·- 
- Id· 수 있디-, 디-른 한 

'CI-O-3[!, 
이 V催促進1·Ill'·l'Fl:는 실입반/%을 억제

하거나(예를 i-i-%신 io:縮操栗-l]%' I'.當) 111는 이)q 존·재하는 실업을 제거하는(예

를 돌먼 고 뎔-창骨조치(ABM), 3(벙-A-진 빕(AFG) 제249h조에 따론 임급)1조

금) 깃을 J·c표보 壺다.

3히 iO.縮操業"f·當이리-는 -8-리한 녹민3t-정을 통해 징제변혁s] 초기 난게

에서 3(·밥김·A · 시 l·적으<-L 이3-·정도 迦/延시%l 수 있있디.. 6:f걱히 1
;9촤된

'V,;便 
니-리-g- 8,1 은 업체 >-은 고-2·교·정에 필요한 시간리인 여·6-룰 인게 되

있디-. 즉 기업들은 보나 인- IA'l- 싱-내에시 힝·7의 人')J飢1,模에 펀.한 l정들各

내무1 수 있었디-,

1%IIJ I'2릴 31인까지 연방고各칭은 1獨地域의 解肩릅 피하기 워헤 10.

縮操業으로 인해 해낭/j/자의 일자리가 J1장되저 않은 겅드..라V iu:縮燥業

T.當各 지-M-하있다. 보통 1:[L縮操業뻬1['d에 대헤 지붊하는 이 h:縮操業 f‥黑·

%.18]수당' 에/만骨 I/l/]-c 것- V 鼓金協}y)이니· 企菜1)loc에 의 VI·축시긴

임->f의 90%]까지 빌'을 수 있있다. 게니·가 시·A-주A-<온 오11-%-고- - 칭으로부니

언-i반1요1 b]'부6.p괴. 의 <<L),L'7] 님'부금에 내한 보조급을 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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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1991년 기간중 短縮操業手當 受惠者들의 數昏 보면 이 특별규정

이 고 용감축을 억제하는데 얼마나 중요했는가가 분명히 드러난다. 이미 화

폐, 경제 및 사회통합 이후 첫 두달 동안 短縮勞動者의 수는 150만명에 이

르렀고, 1991년 4월에는 200만명을 넘어섬으로써 최고치를 기록兎다. 短縮

勞動者 特別規定이 만료되기 직전인 1991년 12월 31일에는 그 수가 100만

으로 줄어들었고, 1992년에는 약 50만명으로 절반이나 줄어 들었다, 그후

단축근로자수는 해마다 계속 줄어들어 1995년 5월 현재 短縮操業手當 受惠

者數는 약 %700명이다.

한편 東獨地域에만 적용되는 早期退職規定도 東獨地域의 노동시장 상황

을 해소하는데 큰 기어를 했다. 긴장된 노동시장 상황에서 高動層의 근로자

들을 통합하는 작업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였기 때문에, 高錦層의 인력을 감

축함으로써 이들 高帥層을 오히려 장기적인 싣업상태에서 면하게 해준다.

전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일자리가 극도로 부족한 경우에는 보다 젊

은 층의 근로자들을 노동과정에 투입하여 능력과 지식을 갖추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하다.

高餘過渡期年金(Alteriibergan2sgeld)은 1990년 2월부터 시행되던 舊東獨

의 . 早期退職規定을 統-條 J 으로 代替한 것인데, 이것은 55세가 지나서 일

자리를 잃게 될 경우 신청하면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지금까지의 평균 순봉

급의 65% 정도이며, 가장 h1111른 연금 수령시 최고 5년까지 長期的으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93년 7월 1일부터 더 이상 새로운 신청 이 없다. 1994

년 12월 중순 현재 8만 에 이르는 7期退職年金 호領者들과 48만 9천명의

高餘過渡期年金 受惠者들이 있었는데, 이 두가지 규정맏으로도 56만 9천명

의 실업이 억제되었다.

한편 실업자들-趾 대상으로 실시한 盾健創出惜置(ABM)도 노동시장의 부

담을 크게 덜어주고 동독경제의 구조전환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屬値創出

擔置는 특히 環境保護部門, 산업부지정화부문, 인프라스트럭처(도로건설, 쓰

레기처리부문 등)부문에 있어서 새롭고 현대적 이며 장래전망이 좋은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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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징칙'을 위한 lyl 設1(]한·'t서 맘은 tI'/-- - 기-%성을 공헤 주고 있다. 71).値

Fl川-l,+/심1'clI는 %1 
:l 시·회보·징- 부</-, 이가%l'V'·의 확충 )< 유이·시신 능의 부문에

서V J·자리-털 참출하고 있다.

It.d値創111,j-Il'l'[l'm'l>(Al-iM)의 시 31)자는 公)비須關(주로 l !]'니· 지1-M'자치V)·체), ]-렴1jl

%業<yv 신니'청산히· 기%]과 - %, t 
-A'‥ t·]--8-· -

'

l

'

L
조 A·71최시-돌, d A]AS), :It(최,

사최복지난 -k이 )d 수 있다, Al;M 施>/ I
l<'V-은 언%y-고- - 칭으로J',L니 리- -

가농한 임금의 최3f /5%까지 fr]-i't·y,] 조�6/-·3· 번·을 수 있니·. 그 러니· 지 원을

VD 曾는 ]'DAY%1象](i'i h: 賃'金의 f)OX를 상회 1 수 임다(19%h·l 8원부f-) 새

j/ 5-t-징). 이 )1조6:f온 높은 실71-趾 동 지익적인 상식-에 따리- y,t다 w·/게 첵

정)쇤 수V 있니·. 게다가 1995%Jx)l-까기 束獨地域에는 AlAS꾄곡1 회사든이 주

로 職業紹介骨 헤 주기 이 리운 
-i !·로지·M·을 내상으<L AlAM 조치初. 시 행하

기니· 제정지 :1을 요[l+-'힐- ·겅-Y- J-)-다 IV-은 Al)M V조6]/·이 지급될 )이디-,

많온 근로지-V·의 깅7에논 %L새,IGi>l>Il,.l-h[i'l% (AllM)가 fl罰))]轉換)yq·>rI에시 유인

한 고A-가능성필· 공헤 구있1J. 띠-리.서 lG91 8·.> 3y,1에 시사된 
"

1獨%9(t )C

IB]薪·l]>>·IJ策" 1
1q위네에서 . !IL디- 효-h·리인 시-IM 시 헹자 <

,
L 조 ;l- 헝성하기 위해

!tV"R- · 점 세 
'성[미· t칠2,tv -특)虛히 - h-리헌· 조·l-IF.3,L 5(. g-창출조지 재우1이

공되 있더-. )%가1'.費 [IIi;M)金 외에// V-'1대응첵-皇- 31해 <i'l/)件費 311]%)金도 가

능하게 피었디·, 이旦씨 1최달이 지니.지 館-아 Al-)M 취임자a·는 19田 %·-l 원

47,00018 서 1991 넌 971에는 :·30만16으3'I 증가했고, h92VI 5원까지는 거t]

/10반 5초1닝/3-로 놀어M'다.

인lg-)1- · 칭 징을 1
, 적으V · - · 2-할 y/요성이 AI겨나고 束獨(V興 )[·Ii'l]

·1應策에 e] ')· 
/님)M 시 ·1 이 i9<配닌 l d :{1 [y/V 만료%g] 에 띠.리- AllM 조

지 지윈-]'/·-덜- 축소 J' 수· l lo-에 81있냐. 지 방자지단제의 행졍·체게기- :의·충되고

立合성이 생기닙'에 吟리- 지 원대상·各 ZAi히·-(:·데 있이서 이7:l)rt디. 오1걱 谷

기준이 적-f%:l 수 뷔'에 似었고, -
'

t ·1과 AliM 취7)자수는 19%넌 중반부터

게속 감소를 J,L이고 있다. IT):it%:l 7문1 1' Al)M 취fr 지�.수는 198,:-10019이었다.

1995년 5원 ][ 호1제 Al-AM 취3:]지·수<:- 21 
,
0001 으%L 니.시 증기.'健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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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1993넌 1월 1일부터 새로 도 입된 東獨地域 誰値促進推置

(ArbeiLstbrderung Ost: 고 용촉진법 249조 h항)에 의해 환경보호, 사회봉사,

청소년 선도 등의 분야에서 고 용을 촉진할 가능성이 추가로 생겼다. 1994년

8월 1일부터 문화曾동, 스포츠
, 유적보존 둥 여러 분야에서 도 이 조치가 시

행되고 있다.

경제적인 구조변촤는 근로자들의 職業4i · 資質面에셔의 변화도 수반한다.

따라서 東獨地域의 구조볜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노동정책적 수단은 職業敎育이다. 3991년에는 89만 
'2천명의 

근로자들이 직

업훈런에 참가했으며, 1992년에는 그 수가 약 韶만 8천명에 달했다. 특히

1992년 하뱐거와 1992년 첫 멸딜간은 職業제1練 참가자수가 매달 8만명-10

만명에 이르러 노동시장의 부담이 뚜렷하게 줄어들었다. 1991년 중 職業/11

練 참가자는 연평균 韶만명, 1992년에는 연평균 49만 1친명, 그리고 1993넌

에는 38만 1천명, 1994년에는 25만 9천명에 달兎다.

결론적으로 노동가능성의 保存과 創썬,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吾(특히 단축

조 업과 ABM 조치)과 勞動者 供給을 滅縮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들(특히

조기퇴직규정과 직업훈련조치)을 통한 積極的인 勞動市場政策은 1991년,

1992년중 각각 연평균 190만명 내지 200만명, 1993넌과 1994년에 각각 160

만명과 130만명에 이르는 失業者들을 屋値함으로써 노동시장의 부담을 그

만큼 덜어주였다. 1995년에는 약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積極的

인 勞動市場政策의 시 행을 위해 1991년 295억 DM, 1992년 406억 DM,

1993년 419억 DM, 1994년 343억 DM이 지출되었으머 1996년 豫想投入額은

298억 DM이다(부록도표 Nr, 91, 9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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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w ii 會保障혜度의 改編

l. 新聯邦州 il:會保障制度의 變化

l 1 統· 
- 以前의 狀移11,

國家條(J 및 統 
- 

條)y)은 사회昏'71·을 위해 서독의 7을 기초로 하이 양

지억의 )Id:y)f/%障法을 통%l-힐· 겻을 3i-정하[l'l.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전제로

서 IS률의 통합은 新聯邦州의 사최),L징-체제를 l·진히 새롬게 게펀하는 것

- 의미 壺니·.

사회보장제 ·<-의 ·게%)은 
. 1치·적으로 fA.束獨의 M]:齒保險에 내헤 이루어힐

다. 잉· -3-91지역의 사최보현은 모j/- 獨逸;T/國(Deutsches Reic]1)의 사최j1호]

에 그- 인웃1을 깃고 있지만 양 지익의 兮이한 징치체재로 인'하이 2/- 조 직,

ilL부YI(Leistungsrecht), )1%1가3]의무 Y]VI· 등에 있어서 상당'히 디·2게 lEl·

전해 왔다.

y야1철로 3녀d·피어 있있닌 사회91상제V기· 俯束獨에시는 醫疫保1檢, %f-金

·保險, 傷害(/恥險 농읍 총판히-는 單 
- 保險(l<inheitsversicherung)으로 통합피

바

이 있있고, 실업]보7]욈 베지되었었다.

舊束獨의 [+i大 >Id:會(M險 擔當機關이리-고 
'包' 

수 있는 / l<:4'과k勤尋4· J으험

과 Al'.務職勤勞 
' JI(험은 자-R-독오/V조인'합(FDG6)의 최원자걱이 있는 모岳

被眉세勤3)p%'능·을 내상으旦 하였는데, 이는 총 취업자의 85%률 차지하였

디·. / l·.産職<]'d]勞-'E 및 · l-l;.務職勤%7-A에 내한 사최보호)의 운엉은 }r]]Gl-3의 7-l

한이라고 
'힌IA] 

씽시되어 있다. 8-k농장 최 71吾, 수공7f자들 잊 기 다 자

엉입지·들·F 値束獨 재);L부리·수의 國營保險산關에 의][L적으$L 가7'銀다. 이

5'(씨 특t싣한 핵 가기관 종사지·들(g히 V-bi-인1;Il·군, ) p가보위)/, 국로1경친·)을

제외한 모-h':- 취입 소- Il(l:會保險애 기·입管 의무를 지넜다.

)테.會保險의 재fr· 은

� 

·기·임자의 寄與슈과 +Mi으$L 대라 50%리 조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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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통한 재원조달 비중이 크고
,

펴]질, 사고를 포함한 질병, 연령 등에

따른 收/L과 支出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보험의 料率 산출과 寄與金 산출

이 어 려웠다. 舊東獨의 사회보험은 결국 공익 적인 요소가 상당한 역할을 兎

다고 볼 수 있다.

1.2 1990년 以後 社會保障制度의 發展

國家條(J과 統- - 條%<)에서 켤정된 원칙, 즉 서독의 社會保障制度骨 新聯邦

州에 확대한다는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담당기관들을 새로

설립하고, 보험가입의무 대상들을 새롭게 정의하며, 공익체제에 귀속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補助의 原21]을 지키기 위해

사회복지 또는 청소년보호 부문에서는 dE國營 保險機關들에게도 조직상의

재량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했다. 이와 더불어 社會扶助制度

(SOEia1hilfesystem)의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개별 담당기관들의 지

급현촹에 대해서는 부록도표 Nr,93 참조).

이에 상옹하여 舊東獨은 國家慷1<J에 따라 의료, 연금 및 傷害保險으로 구

분되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고, 법적으로 국가의 감독을 받는 公法剛體로

서의 실업보험을 구축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었다. 單·-保險體系에서 個

別保險으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國家條1 J 은 의료, 연금, 상해보

험의 탄일 담당기관이 과도기적으로 존속하도록 했는데, 이는 물른 個된]保

險의 수입과 지출을 엄격히 분리한다는 조건하에서였다. 1991년말까지 존속

한 71會保險 轉換'R'廳이 이같은 임무를 담당兎다. 1991년말에는 싣업보험을

포함한 개별보험 체계가 이미 광범위하게 구축되였다.

1.2.1 失業保險制度의 構築

舊束獨에서는 이 미 1990년 3월 서독의 모델을 따라 勞動'自'廳들이 설립되

기 시작兎다. 國家條%t)에 따라 발효할 舊束獨屬値促進法(AFG-DDR)에 근

거하어 38개의 노 동관청과 161개 지소들이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1990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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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3 J >일이곡'. 이A)[-은 2P--P l
,

ta·vA-칭 지 칭3이 피있니-. 이외· 아各러 2

게의 州局仙'應이 소1 6a되있디·. 7!12'고各청·'바 C I- 지청들이 A:+獨地域의 깅제

적 범.힉과정애서 )%4기난 J(A-문제j,!- 인해 임 칭 난 괴·재吾 떠 1산F 접을 감안

힘- , 이 ·]·l·l/fo値應은 - 모- - 이 서 있니·. / /-宅'에 서<·;- dc%L'헹정 기괸·으.로j츤

니 싱·낭7'{· 인 러지원이 9)있다. 71제 束獨地域 s,--동행정기꾄-에-:-< 익7 2만 천

1 9이 일히·고 있다.

1.2.2 i f金保險當1]度의 構築

新聯邦까1에 는· 긱' 구111-다 A 냅!-자 인금91험을· 님'닝'하A-·< 州11·:金錄1檢公幽이

소1 71되있다. 를린 ·)·l·l%l<(保險7-<P]l:l-Prn- V베<(-린에까지 Cf- 업-;l'L엉 익各 司-대

兎너·. 진1·:·$(인 h-;신1L헌기/·1-L, d . !nv·사-hL시6-']-j,L자연]l·공1J-, 연방)%·g]71

骨최(fAunr1eskuapDschaft), 인18'헤운1사자보힘(Seekasse), 연t%-친도3-,t힙-'X

닌' v-E 2 1- /·'%3'잉익-g- i/l'-聯邦)·l·1까져 획' 兎고, 新聯-)]1州地域에 안내 1< 
상

h'l-제w·을 위한 기본시선을 ·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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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兎0.

신$된 )·l·IV'.金保險쓰1朝32. 진1·l-직인 연6f),L'y]기꾄-L·과 -VA-으j/ 19%VI

l ,l ] 일),).l/-l 그 때까지 ·;·:[l>換'l'i'應(OberleiUl)1gsans%d()이 미민·고 있VI 과제들

을 인수VI·기 위헤 )S싸1 위한 인력 지y.l·%1 J
)'l,요壺니-. 그 AL안 리· 7,3147 이

j,t는 新聯))[i)·l·l ·保險·公1이(川95RWl ] 쑤/ l J 힌 ) H-)l'L자들의 입%-'-<<l-을 위해

많은 수의 시4<--지익주 J).험공VI·-;fJ,L자<-;-·%1 파긴되있다. 연방사-I,L직-Jj;L지.

연급공난의 l%獨地]或 남낙부서].:- 1995넌 l%,l 1 21자 기/으)A l,(]'/dIM 의 ·직

7)-A 고- -
'號니-. 

At獨地域 )·l·l k險公1씨1;-에 奇된 !·;l-신칭서의 처리 기간이

-

'

/-서1·<-의 인 1tI·직인 치 리기간과 비슷헤지//.록 하기 위 헤 시독지익 州保險公

幽-3 이 新聯11(시의 I

i
%1 런 신 칭시 중 인 - I i

I

l-(- l ,

' 

1 거 12]'이 치 리 히·'A 있15]·.

l 
.
2.:·3 傷'il(保1kl;l]度의 構築

1901년초 <'M';)-07險의 c/-조가 新聯-):];州에 이식되었다. 이 G/$',L<保險은 21

A-성싱· 시1·;·지3에 ·l/부2 깆'고 있는 職:y%l] 11[55의 첵 A구위을 획·징-하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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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도 있었고, 束獨地域에 새로운 직업별 조 합을 신설하는 경우도 있었

다. 상해보험 담당기관들은 1991년 }월 1일자로 轉換官廳이 그 동안 과도기

적으로 수행해 온 모든 업무들을 넘겨 받았다.

1.2A 醫廉保險制度의 構築

1991년 1일 1일·자로 新聯邦州에는 서독의 부문별 의료보험 도가 적용되

었1 모든 보험기관이 이제는 束獨地域에도 진출해 있으며, 12개의 . - 般

地域醫廉保險(AOK)이 새로 설립되였고, 베를린 AOK는 그 관할영억을 동

베를린지 역까지 확대했다. 연방직속의 공제의료보험(Ersat%krankenkasse)과

직장의且보험(Betriehskrankenkasse), 농가의료보험, 연방광업연합회, 연방

해운의료보험 등이 이제는 東獨地域에도 확대되었다. 아울러 160개의 직장

의료보험과 %개의 동업조합 의료보험0nnungkrankenkasse)들이 東獨地域

에 새로 설립되었다. 그 동안 동독주민의 90% 이상이 法定醫廉保險에 가입

되어 있다. /東獨地域 의료보험기관들의 의료서비스도 전반적으로 구축된 상

태이다. 안내 및 취급소 체계를 조밀하게 구축한 결곽 약 2만 3천멍이 의료

' 

뵤험 담당기관에 새로 채용되었으며, 이 사람들의 80-90%는 東獨地域 출신

이다.

L2.5 社會扶助機關의 構築

이미 1990년 7월 1일 동독의 社會扶助法(Sozialhilfegesetz)이 발효되먼서

퐝역자치단체들 및 이에 속하지 않은 自治市들은 社會福/+IL事務所

(SozialamO불 설립해야 雙다. 社會扶助法은 개별적연 경우를 대상으로 하

는 젓이억서 이를 시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 러나 동독에서는 서독의

자n]1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언방차%의 정지원, 기존언력의 교육조치

등을 통해 방자치단체의 社會扶助擔當 行政體制를 완비하였다, 초기단계

에서는 다행스럽게도 社會扶彭)金의 請求가 서독수준보다 낮았던 것이 행정

면에서는 도움이 되었다. 1991년중에는 서독지 영의 자매절언 행정기관 및

廣域 社會扶助 擔當機關의 강력한 지원과, 일부의 경우 상당한 행정인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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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필- y해 州/]d-.ef)'[Il;ill)l:應과 廣域 ]Id:St<l)J 擔'[K'機關들이 < l

'

i· 축되

는. 廣域 M
'

tI:·/7·()LIMJ (%常機關의 21·),'-샙 IM: - [l%yJ에 I M시된 대로 州政>(·I ]l(l·.P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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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인 시.회ti]d,!-외. 廣]A 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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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메0주에서J.:- 廣]f% 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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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扶1)J ·融常機圖1-i-f< 서 p·;·지 익의 J,l- l-3- 미·리· 3d·v·시있는데, 서<·;-에)%-t-l-t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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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險(Freiwi11ige 그usatzrentenversicherung)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기여금

산정 上限線을 넘어서는 소득분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을 할 수 있었다. 이

뵤험은 일반적인 연금보험을 어느 정도 보완해 주는 기능을 가掠다. 대부분

의 보험가입자들은 불충분한 법정 노 후대책을 보완할 수 있는 이 제도를

활용했다, 이외에도 멸몇 직업 그룹에만 문호가 개방된 追)JO保障制度, 일부
'

특권충에만 충분히 노후보장을 제공해 주는 特別保障制度 등이 있었다. 전

체적으로 볼 때 동독 노후보장제도의 조직과 급부는 투명성이 적였다.

國家條約의 체결과 더불어 舊東獨은 老後保障%-l]度를 서독의 모델에 따라

재정비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였다. 따라서 國家條%<J은 임금과 기어금을

연금과 연계시킨다는 것을 年金法의 핵심내용으로 확정하였다. 일반 언금보

험의 보완적 인 기능을 하던 自律1 J 追/JU年金保險은 1990년 6월 30일자로

폐쇄되었고, 추가보장제도, 特別保障制度에 주어진 청구권 및 요구권은 -

블공정한 서비스와 과도한 서비스를 폐기할 경우 - . - 般年4保險으로 전환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연금을 賃金과 寄與金에 연계시키기 위해 1990년 6월 30일에 지급된 연

금, 즉 기존의 연금은 1990년 7월 1일 화폐교환과 동시에 서독의 純年金 수

준으로 평준화되었다. 연금 평준화의 기준은 45년의 근로기간 및 보험가입

기간 중 매년 東獨地域 평균임금수준의 소득을 올린 자로서 自律的 追10年

金에 자의로 기여금을 납부한 연금가입자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 연금가입

자의 연금은 동독지역 평균 純賃金의 70%여야 한다. 연금가입자의 근로기

간 또는 기여금 납부기간이 이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연금지급액이 이

에 상응하여 높게 또는 낮게 조정되어야 한다,

단일사회보험에서 분리된 연금보험의 재원조닿 원천은 國家條{<J과 그 시

'행을 
위해 舊東獨 인민회의가 제정한 1990년 6월 28일자 社會保陳·&·이었다:

- 사회보험예산은 1990년 7월 1일자로 국가재정에서 제꾀된다.

- 재정조달의 기본원칙은 肩%+[와 勤勞者가 기여금을 절반씩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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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깃이다. 분남A-K 서h 수군으보 차징시있다,

- <·r가는 14家811助(을 y해 인·;-신1기의 지춥에 7]-여힌·다. 1990년 L·r기·

·>.:. 수3.i과 지출긴·의 /

'

f,額-필- 비%i)'있-디.. 19田 닌 1무1 1인3{L비 보조甘은

연-/P시-;/p액-皇 기 Ej,L 견정9니·, 시If의 h(·정에 띠-리· j,L<-;7各 인

-/f·x]i(·엑의 
19.8%jl :이-정되있다.

統 - 條1<)A . 7,l 빔자<)-에 게 /]·:l-.07[)<·典(SGU> VI에 13·어 있-:-r 獨逸聯邦%l·'.v>)V

(Reuteurec110을 19%V-( 1 71 ] 인자<L W獨]Ib,]맨에 적- - 히-V록 2뇨,L- ]· 부이힙-

으로씨 [피家條7 J 과 더11·이 시작된 /IL'準化<jl27을 속헹'했디·, 統- 
· 條%dJ이 이미

19려 ] , % 1 우1 l SI지.V - 1환한 비- 있는 d'l:s·[):·)l<.<SCG) Vi 의 I l l
:AOC;· 이 기

석 제외 시었디·, -cf-)/71(Leisfullgsl·ecl%0의 
계속적인 +多轉을 위해 입)A]자恒

에 게-l-< 또한 파도기-'(/-정을 t해 연금수헤연링01) 가까운 인링층에 대헤시는

신뢰J)rn호를 마련해 7-는 3]-+,t기· 부과되었다.

2.2 %l'.金法의 寧 · 化

L ;-실에서는 19rn %·! 761 25인·지. %l<.金轉換·w<Re]-l(ell.-.UherleiuJn weseu. )에

의헤 lG92851 1 윌 1 인부니 인-// )/]이 Id-sl히·퍼있니·. 그 i-<-)Ll· 新聯11(까1·불 t:l]싱-

-

G
- <L 한 <ic-金轉換法·안 아직 -으. 1열]·A 'l·시 

적인 성긱의 애외->(·정 l< 4누벌-](징

이 있<·<네, 이 hi·징-IA·->'l- 統 - 條1<)에서 I e 시한 <{뢰보호룰 j,t징·'해 주기 위한

것인 If 아니리· -2·서A-긴·의 소4.>-기 치-V 고 리 한 것이 니·.

<l·'-Ii陣]奐0;.의 기·징 -IA힌· 조치 /( 叫)-].%< 1992V]. 1 71 1인 힌재 旣//f(C

에 1대라 게산 
'l· 

인굽·의 換<7fl:7이 다.

/社針·[)<Al(.<SLill) VI은 3]-/f과 기여금-J 연굽‥지il·과 11繫시 1다는 원칙을

h'j·고 있1. 대, 이 7·1칙에 -;]-거 
하이 연61L을 換2:힘'으<t써 이제 1獨地域의 71

· 

금수령자ii-/L /셍)-2-안의 -;-r로<1리, < · ; f-),L기 간 1젖 J,Iw힘기-7기 긴-, 2I d-1교(

이 기간%·-안 만은 소늑이 <l<잉되이 계산핀 연급을 번'게 된다. 이로씨 )6:y

은 o>제 束獨地]갔.의 인급수렁자들에 게 있이서도 인셍동안의 3>A실리에 데

420 -



瞞5 컬 A遷1時 · 40涉 · 麗4亂 磨(-으1 i繼4

한 老後補償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年金換算이란 연금을 새롭게 정산하는 정이 아니라, 기계로 처 리가능한

기존의 데이타들을 사용하여 조 정가능한 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 렇게

확정된 조정가능 연금액은 기존의 연금지급액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年金換算을 통해 확정된 연금액이 기존의 연긍지급액보다 적을 경

우, 그 差額은 年金짜에 보전액(Auff61]loetrag)이라는 별도의 명목으로 1995

년까지 지급된다. 1996년부터 이 보전액은 年金1司化라는 구도속에서 5단계

에 걸쳐 소멸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연금지급액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年金換算作業을 통해 보전액을 보장하고 이 금액을 단계적으로 철폐함으

로 써, 연금환산작업은 점차적으로 생활수준과 소득수준의 平準化가 이루어

져 동서독지역의 연금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나아가 新聯邦州地域

의 年金受領者들이 과도기간 중 곤란을 겪지 않게 된다.

. 1992년 1월 1일부터 수령되는 연금은 서독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社會法

典(SGB) VI의 규정에 따라 개인적인 보수를 기초로 산졍된다. 1996년말까

지 연금수혜자가 되며, 사회법전(SGB) VI 및 舊東獨 연금법에 따라 법적으

로 年金請求權.이 있는 보험가입자들의 ·경우, 信賴保護라는 측면에서 연금산

정을 하게 되며 비교적 높은 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보험가입자가 舊東獨

연금법에 의해서만 연금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는, 1991년 12월 31일자로 전

독일지역을 대상으로 적용된 年金()A 따라 연금지급이 이루어진다.

新聯邦)·pl의 임금과 봉급이 서독지역의 임금 및 봉급수준으로 平準化되기

까지는 보다 높은 임금인상율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따르는 年金關整도

우선은 서독지역보다 상당히 높을 것이다. 게다가 東獨地域의 年金鬪整은

시간 갼격이 짧을 수 밖에 但는데, 그 이유는 그 렇게 하지 않을 경우 임금

과 봉급이 急上昇하는 이 단계에서는 연금이 임금 및 봉금 인상추세를 따

르 지 못해 나중에 이를 조 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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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q에 16시된 비.외- 긴·이 서-3-지익 이니. +獨地域에서 純%l-·'.金水석,을 동인하게

·IL準化하리 1
%

‥l, 인6.f조성2 리·각의 헌실·직7.t 81합인상 추세暑 따라야 A'l·다.

따라서 %C%1導換>)<.-S 언][(이 마나 ·1실 직인 보수추세를 근거3;'L y 정되도

록 5./.정하5( 있다. 19f}] <l 이후부터 이 긴-온 조 징작업은 매1J 1윌 1 일과 7월

1 일에 이)i 지고 있나.

동서독 잉·지익에서 긱·리· 4모·1긴· 보 1에 가입하11 각 지익의 펑케'보수俱

기초旦 기어3:r을 h/-부한 징-1의 販6·'tIl'PJs> )<1%J을 섬정하여 연6:f을 I l)·'%lt해

보삔, 1990닌 중반부터 新聯+l]·)·l·j地域에서의 연금온 / /<렷한 l‥1復痛혐를 보여

주3( 있디-(표 7 71·조). 이 겅%. 누 지리의 16IL< 新聯11아1·1의 R]금수 이

넛·은 데시 오%< 차이 만 있A <Il>이 다(동시<·;L 잉:지익의 연6.f헌쵱-, 펑]·<' 니:l'

·지-;.f엑에 내해서는 )'
,
L 록2,L)f Nr.94-95 <l-조),

표 7> 45년{f )t%1에 기-입언 21임M)frAI7의 41<ilki蹟(DM)

l 90. 6.30 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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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 7.
. ( l.. . . . . 1

.

·

.

93:> ] . . 1,y2 l . 끄 . . . . rn . . . . 目 ]

/l:6法典(SOIl) VI의 %l-·'.帥1;1限(AILersgrel-12e)제도의 V 입은 g]+獨'[)<에

있어 서 아-7· 깅 직 된 인甘수링 3-1릭 한-吳- M'추거나 융통성 있게 히-는 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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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져致다.

특히 이제까지는 就業不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95세가 지나야 연금수령

자가 될 수 있었던 남자들이 이제는 이보다 훨씬 앞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94년 12월 현재 약 15만명의 남자들이 실업자이거나, 중장

애자인 겅우 만 60세부터, 보헝가입기간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

을 경우 만 63세부터 연금수령자가 될 수 있玆다, 나아가 60세부터 64세 사

이의 남자 약 12만 5毛명이 高帥過渡期補助金(Alters0bergangsgeld)을 받았

으 며 연방고용청의 권장에 따라 연금지급을 신청 慷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老後年金이 우선은 그 렇게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여자들의 경우 60새부터 -老後年金을 받기 위해서는 社會法典(SGB) VI의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키거나, 또는 적어도 15년을 일한 경우 60세부터 老後

年金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 信賴保護規定0996년 만료)을 적용받

을 수 있다. 보통 新聯邦州에서는 여성의 취업율이 높았으므로 前者의 겅우

가 대부분이었다. 後者의 경우에는 물론 1991넌 12월 31일을 기준으로 東獨

地域에 적용되던 볍에 따라 지급된 月 年金支給額에 한정되었다.

취업능력부족에 대한 연금지급제도는 많은 보험가입자들로 하여금 처음

으로 職業活動 r能(Bemfsuntrhigkeit) 또는 就業<能(]Erwerbsunf21-ligkeit)

에 대해 연금선청을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왜냐하먼 건강상 장애를 가진

취 업자들의 경우 舊束獨의 年金法에서는 단지 적어도 그로 인해 2/3이상의

수입감소가 있는 경우에만 就꽃T能年金(fnvalidenrenO이 주어졌기 때문이

다. 社會法典(SGB) VI에 따르면 이제 就業不能에 대한 就業不能年金 외에

도 職業活動不能 年金制度가 추가로 도 입되었다.

구서독지 역의 遺族年金法(Hinterb1iebenenrentenrech0이 新聯邦州에 도 입

됨으로써 1992년 1월 1일 이전 사망의 경우에도 同法이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未느人들의 물질적 상태가 눈에 띄거] 개선되였다. 보험가입자의 연

금수령자들은 1990넌 7월 1일자 年金調整法에 따라 구연방주 실질연금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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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웅하는 핑준희骨 님·성 했지121, 遺族의 깅-위 CI 닝·시끼·지만 헤도 수질 엑

이 직정하게 11신되지 <-螢다. 0. 리 나 Ii-11化된 [j;·Y·Il:은 자신이 가입한 보힘에

만 적벙- l 깃이 이.니리- )袁族에 게 / 적. - 되시 種he-Il:l 안된디·. 2'f. 렇지 않을

깅우 모)/. 인<:f생骨자竹의 생환)g (최-A-< 문{·<. 사회복지국기·라1.> 독인연방

-

'

(촤<·l 의 중데한 복]L가 %d-셩VI 수 없을 것이다.

+獨의 <(C-金·[l<에 따르민 <[L人(]:Il는 남지-)- 시.밍·지끼- 생전에 기·족 위

해 필요 
' 

{· 재원을 骨분히 ·捕}A했各 떼에VI- 迫族%l<金을 빈'을 수 있V-8 했

다. 게니.가 청-3'L</1자·의 7·)宅이 60세 녜지 65세에 VI'했거나, 직71될'%볼y상

또는 %3세 미 만의 자니 119 tIL%:t 8세 미 만의 지·너 2rs을 잉v·헤야 
w힌' 

때

만 遣族으로서의 연크칭3L((1이 부이 되었다. 니·아가 자신이 가3] 1 71 험에

의한 인급과 -8-족인i:f-S- 힙-산할 47-, M'T- 7!림· . . 통상 iV族%l·:I인데 -

지<-j·액이 1/4V- 축소된.다는 짐을 %IK-헤야 健다. 즉 동독의 遺1io:.쇼0C은

염급수링 조.긴이 메%· 끼·다j]L운 내신 지if액수A-- 매우 낮다]--<- -吟징을 띄고

있있디-.

이에 비헤 )l
'

[)'.會·d;·典 . 배E-자 중 3

,

'

- 

기- 기‥A-의 )W게-認· 진적으로 첵임 %%A,-]·

시에 핀계61이 미1-2'인이 됴1있을 겅- · - - 단 부인의 깅A h6넌 이 
'

- 에 사

망兎음 것 . . 遺/A'%IC,v 1 110)Ii'權이 있다고 1 9 기하고 있다, (
l

'

C 
'7遺族1P(l'淸>K

權'은 만 45세가 지났을 매-ti'LE-) 직7 필·동본V fL는 취fr:]농싱싱태이이니니· 18

세 이하의 지.너블 잉 - 하고 있기 니· 자너가 깅예자리·서 자신의 생계骨 <<

로 해견하지 봇할 겅우 ]
l

- L 이닌다. 이 떼 - 8-<인if의 액수1- 사lg-한 111)A.지.

t 1금의 00%이니·. 기다의 경7·에A7 /C)'t'[7遺族<i".金이 리· 하이 t 액수·>2 사

·v-한 볘 자 연6]f의 
'25%이다. 

그 리나 
'"

)
'

,

': ·v"迫族<l<T이나 " /p)',:7"遺族<-l.

I 
'할- 

것 있이 자신의 d구·/이니. 기니. 7>·수입이 稅金%l,除額을 상최 省- 깅우

에</ 최/l( 40%,까지 겨·산된니·.

세旦운 v-'.to<을 통헤 %聯·11]州에서는 1992VI CA>l 1 J부터 익0 78만[·A의

남너미 tg-인k에게 권%MM- 2'/O DM의 造)/A<l-'.金을 인싱-하있다. 이 중에는 이

미 1獨%l·'.金·[J<매 따리. . 0.족-s-l금을· 닌·았·지 만 임 지한 
'합산:Ii-징 1fl]분에 수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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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1/4(즉 사망한 배우자연금의 25%)로 감소되었던 사람들도 포함된다,

약 15만명에 달하는 남녀미망인의 경우 年金移讓法의 도입을 통해 비로소

유족연근청구권이 부여되었다.

새로운 遺族年金法을 통해 新聯邦州에서는 1990년 6월 현재 월평균 100

DM이었던 遺族年金이 1995년 1월 1일부터 평균 758 DM으로 인상되었다.

年쇼移讓法은 國家條夢)에 따라 낮은 수준의 연금을 일시적으로 높이기

위해 도 입한 社會補助金(Sozialzuschlag)제도를 수정하였다. 동독거주 연금

생활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社會補助金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 i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연금지급을 받기 시작한 자

- 1990년 5월 18일 기준 東獨地域에 거주하고 있은 자

- 東獨地域 거주자로서 그 수입 액이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자

1992년 상반기 限度額은 독신자의 경우 월 600 GM, 부부의 경우는 월

960 DM였다. 이보다 낮은 수준의 연금은 社會補助金을 통해 限度額까지

인상되었다. 社會補助金은 전체적인 사회보장비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으므

로 年金轉換法은 限度額을 朗聯邦州地域의 法定 社會扶밀J率과 연게시킬 젓

을 규정하고 있다. 限度額을 新聯邦)·l·l 法定 社會扶助率의 평균인상율에 부

응하도록 정기적으로 인상시킴으로서 1994년 7월 1일부터 독신자의 경우

월간 674 DM, 기혼자의 경우 월간 1,081 DM을 받게 되었다. 이왁같은 限

度額온 社會扶助金의 법정지급율뵤다 훨씬 높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

이다. 연긍보험은 연방정부의 재원으로부터 社會補助金을 지원받는1

T3 東獨의 追加年金制度와 特別年金制度

동독에는 사회보험과 自律的 迫))[1츠-金(FZR)制度 외에도 특정집단만을 위

한 각종 추가연금과 특별연금이 있었다, 이들은 일반보험뵤다 훨씬 높은 수

준의 급부가 보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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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b:-인1CI군, 인민깅 省-, 셰A)·, 3 (기-J1위부 소속요우1 위 1 ]fl'·別%l·:(

制度, 이 제도애 기·i] 피있Vd 시.람 ] 
‥은 시.최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 . . 00개의 인적 조1 단을 위한 )
' 

0))Il<l-'.vl%度. 예(f h%A} 국가기 관, 담, 34

개 시.회딘·처], 지--H-->·:-인],-.V:l, 김 제게 /J위종, 의사, 학지·, U- H-지-, 에舍

가 -
'

j(딘· 인-l,L 제-t,t의 검 - 7- -[:i념<Ar만-S- 상내로 힘·). 이 제도에 가입

되 있 l 사71·-f[--F 시·최),t ·]ol]V 기·입'臧디·.

統 
- 條%<J에 따라 위외. 같은 제V·計 34-헤 힝성된 칭333이니. 승기(V-1은 41

% 언급보%]1 으로 이앙되2,-1록 되었으미 이 제도에 의한 보 힘/IL 수령자니. 숨

게 - l, 자J·< 우1 %적F-V, 동-3-의 사회),LV 가3] 기. 대E-暑 VA·있·다,

611>f權 
1-$ )]<繼權 移,3'RJ<(AAOG)-E .

·<
l-'.金)l%,演·[)[.(lio(침 세31( 통헤

2-3·의 추가 :l<f제V-피· 삭·1칠연]l·세도(ll] 의 한 칭//- {과 승게권은 . I R]권-동

-:<·소, d,--렁, 사밍'으-로 인한 -;0'-부 
대'새 <l-'.·金保險 P.로 이잉·되었니..

, 府求權 )1 
)[<繼權 +%[演>)C에 는 사회3,l 

'%']/>--i,]- 
J,L장핀 소1·t 이외에 과 

' 

l 어

/ . ·
t/j >까지 <·:·가직인 보 징·제도V서 0[Vo-'.·%에 이A/(. l 지, 세로7.. 칭/Il.71

과 y게CIl-l.의 헝성근기가 J /-잇인시에 대 
'l. 

내- . 이 포 함되어 있니.. 이 겅%.-

·%신]-Cil)셔 73한 소3힝·목이 1/-조건 0 1·%되는 깃이 이.니리- 동J·>- 정 치체제

의 희 셍자라는 Y}파 동독의 정 치제제에 대해 씨VI·적 지.세-計 취'健기 문애

깅 y'1各 찧'- <T 있있<tI VI·지 깅 미한 연-,:t·만各 %산있·기니- 빌·s 것이 예兮되

·>.< 짐을 김- >- 
'l· 

Il((:·>71]-[/리·A:- j/{-난기 준에 띠.리. 걸징 퍼었다.

<l".t保險에 새>:[t 가신·30 di[l")p權'과 1J<繼權의 엑수 판헤 1
19省·-F -

I

A.j-징

치 제에시 L·-L 위兮-c:t로 l-X-或1k--l 사il!q-·13 에 rI]한 소3을 xt·안'힙· 짓合 5'/-징

하고 있니-, 이를 퐁·헤 공신·3:-가의 ,
l
, );E:/i'J.t<의 소독힝·복이 안전히 연6[l·보

범으료 지섶-되지 %하//-록 히-Ci( 71·: 金保險의 /(y·C,:Il;Al'l' ·y領7%·갸 되지 旻하게

하었다. <IC.合移%다111:·/(]>L.<llo.-]<l-g(심各 y 이 3-t-징은 ) /분적으로 a·정되었

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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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高]驗에 처한 農耕業 從事者의 社會保障制度

2AT. 農耕)도의 老後保陳 移讓

사회적 시장경제제도로 변하는 과정에서 束獨地域의 근본적인 구조변화

로 인해 農耕人의 老後保障은 당분간 이양되지 못했다. 현재 구조변화과정

이 크게 진전되였기 때문에 이 분야 역시 1995년 제정된 農耕社會保障 改

革法에 따라 1995년 1월 1일부터 新聯邦州에도 확대 직용되었다. 이 시점까

지 束獨地域에서 3營農을 경 영하던 사람들은 年金移讓法에 따라 法定年金

保險에 가입할 의무가 있었다.

農캠人 老後保障의 移讓을 통해 
'束獨地域內 

自營農의 경우 1995년 1월 1

일 현재 만 50세가 지났거나 1994년 12월 31일부로 法定年金保險에 따라

직 업활동이 축소되었다는 보험법상의 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農싸A 老後保

障이나 또는 보험가입의무가 있는 法定年金保險 중 하나를 선택할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비해 1945넌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농경인 즉 1995년 1월

1일 현재 만 50세가 지나지 않온 사람 또는 직업활동이 축소되었다는 보험

법상의 요건이 아직 갖추어 지지 않은 경우 (즉 일반적인 대기기간 5년이

충족되지 않거나 1990년 1월 1일부터 1994넌 12월 31일까지 최소 3년간의

보험금 불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겅우)에는 農耕人 老後保障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農耕人 老後保障과 法定年金保險 중 하나를 선택할 권한이 있는 농경인

은 1995년 1월 1일부터 7선 法定年金保險에 의무직으로 가입했다. 그 러나

1995년 12월 31일까지 法定年金保險이라는 의무보험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

는 신청이 가능하다. 일단 먼제신청 이 받아들여질 겅우 1995년 1월 1 일자

법률에 따라 農耕人 老-後保障에 가입할 의무가 발생한다,

1934넌 12월 31일 헌재 束獨地域에서 6營農을 경 영하는 사람의 부인에

대해서는 의무보험의 관계규정이 적용되며 免除申請을 할 경우 구연방주의

- 4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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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농겅인->-d- 마찬가지로 의)3/힘으로부티 벗어난 수 있다.

農1)l'.人 x·淡(씨%(에 의 
'l- 

],·%L연·i(의 대기 기갼에 해서는· 新聯邦/]·1에서

불앱한 l/1 정인금 불7]의1,L IV가 각리' 다A]-괴· V'-g- 길7- 가신-린니·.

. . 保險·x每냐」AVt·의 c(기지기· 新聯邦州이 01, ]qa4년 12-뭘 31 일 
'힌제 

新聯

邦州에서 연·cral더 1 닐fr 의�),'-기- 있]< l
'

1營農이있을 깅우

- 농린3j체의 1제지기· 新聯11;州31 경E-

- 19958<l 1 省 ] 인이 <'{ 농4인 x·%il(i>p)金이 지불되지 않았을 경A-

V>-지 역내 
' 

h'Fl-:AM>l'.人들애 대해서는 J /부생흔1·기간이 1957V( 10A,l. 1 인부

디 19945·l, 12원 31 R.1까지32서 이 기긴-이 7);->CYlc.金保險規定에 미·라 분V] 兎

을 깅1 니-- - 과 같은 조긴에서 T 자의 불입%t· 님-y,1연도기- 가신된다.

- 이 기간이 V'l%·.農耕)l%,의 3령 이 2()세 이/ 1 것

- 이 기 /l- V인· 이성농징 인이 
·[)·:M/%1·:金保險)SOC에 

띠.叫 이미 지.제적으

로 -IA-입].r 닙-부掠몰 겸-7-

'[);·i%l'.vtv險으V부터 
農耕/%, K談171;l'>[으 , L )移,演하A-< 깃을 혀게 하기 .

헤 2000%·t 1271 31 7.l·까지 /]El')[.人 . l%·後1시;l';'(:에서 의미'하는 직8]省·%-싶-V으<i[1

인헤 인6'/'-a- 산출한 
, 束獨地]或에시 · IA-s]된 [)1·111-'1金·fAl險 Ad·s,1 기간은 .

·8-파 같끈. 깅-F 메리 )4
'1다.

- 農1)1 人 h·後保障에 j,1 가한 직기안-7-M·능시 :Ii.t 청2/·33은 난·V2<l·:金保

險에 분입씬 기 d-에 대해시만 부여린다.

- 뵤%] 수·렁){1자의 ),]:·t)<.地기- 新聯):1에1·1였고 If94넌 12 :Al 인 헌재 新聯

J;l]·)·l·l의 [
'

1營1島으로시 i)[·>2%1국b保險에 가압하이 )A'험의JI·'-듣 다循을

것,

. - A'-·경 기7] 의 소.제지기· -%i'聯11]州에 
있-S- 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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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수령권자가 1994년 12윌 31일 이후 농경인으로서 新聯邦/·l·1에서

法定年金保險에 가입하여 보험의무를 다했을 젓

이와같은 기간은 일반적으로 貞獨地域의 연금가치로 평가된7 단, 이 기

간은 직업촬동불능에 입각한 연금으로서의 年金受領에 만 배려될 뿐, 農耕人

老後保障에 의한 老後年金에는 배려되지 않는다. 그외 노 후연금수령의 開始

또는 法定年金保險에 입각한 직업활동축소로 인한 연금의 開始까지만 배려

될 뿐이다.

불입금, 보조금, 일반적인 연금가치의 액수에 대해서는 신.구연방주갇에

상이한 소득관계가 적용되며 톡히 연굼가치는 소득관계가 평준화될 때까지

적용된다. 顔聯 1에·1의 拂고%순을 叫정할 때, 新聯邦께의 소득수준이 낮은 점

을 고 려하여 1995년도 束獨地域 拂)L金은 월간 237 DM으로 되어 있다. 동

독지역 일반적인 연금가치는 연금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1995년 7

월 1일 현재 월간 16.78 DM 이다.

동독지역내 농경 인을 위한 拂入補助金 책정을 위한 所得외艮線은 서독지

역 농경인과 마찬가지로 연간 40,000 DM이다(장기간 별거상태로 생활하지

않는 旣婚者일 경우 연간 80,000 DM). 拂7L補助金은 불입금에 따라 계산되

기 때운에 漸減式 補彩)金으로서 월간 190 DM (소득급수 최고 연간 16,000

DM까지)으로부터 월간 8 DM (소득급수 최고 연간 40,000 DM까지)이 된

다. 따라서 보조금을 공제한 實質拂入金은 月 間 47 DM으로부터 229 DM이

다.

2.4.2 農耕活動 +1斷促進法(FHLEG)의 移讓

農耕活動中斷促進法(FELEC)이 이양됨요로써 1995년 1월 1 일부터 新聯邦

州內 自營農 역시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경우 生産損棄年金

(Produk6onsaufgaberente) 청구권이 있다, 生産操棄年金請求의 전제조건이

충족되는데 있어서는 新聯邦)+1內 농경인의 특수한 상촹이 참작돤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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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産操棄<l·'.v 中請에 필요한 보%)]-M-s,1 기간 IS()개71에, 1957넌 10월 1인부티

1994년 i2윌 31일까지 동-br지 역 에서 i)C定%l-껴%保險'L]-<에 따라 拂)I,vI- 겸우

이먼 볼7]A]f 暑입기·긴·으V 가신·힌디.. [99%·! 1윙 i인j/터 1994넌 C윈 31일

까지 의 기<l·에 대'해서는 l,L ]기·3]지·가 농경기 업인의 자긱으로 員耕菜醫疲

保險의 의미에서 납H]한 불입기간이이야 한디-.

1996닌 1 71 1밀납리 1측정' 1 요>이 <'추이지 있을 겅우 -%독지의 녜 - Al 식

A싯1 자외. 기. 으로서 農耕$·i]>fll斷促進·<L·에 띠·라 농린우1을 포기했기니·

쇄慷거나 또는 IC[J-]-f정에 따른 1J[.地租放化(ICxtensivieruguug)로 인해 失職

. E·가 피있 o
, v·l 보상급 칭구c/1이 j /-이 1나-.

2.4.:-I 農+k業 勤勞者를 위한 迫1111保險의 移鑛

농%% 간<,e자·租 위 한 2)JIl保險의 선쟝에 괸한 l
;9편·(ZVALG) 역시 U95

년 1월 1 )j[L터 新聯+l])·l·]에 직청-되고 있다. 이로씨 新聯71이·Il)%] 농로]71 근로

자들 역시 ]卽5넌 771 1인부터 0;.定<IC%保險에 의 한 AL' 1에 추가하여 x-W

업 H로지·骨 위 한 추가3,L험으V부터 
·>);·Ii 

>Is償(을 l
{[l·고 있다.

디.읖과 같은 징-f i·IIi償金이 지볼(l다.

- 동깅-i(V자로시 장기간 고- - 피·쇠 있있을 깃

-

· h90년 7원 1 일 이진의 주거시가 束獨地域이었을 깃

- . 이 기긴- 중 하니·의 농겅fr]에서시 연급보'Y]의 의무를 0하면시 A/·무

健을 것

- . 1弱4%[l 12낌 31 일 이후 최소 6개월간 농毛근旦자로서 연금J/험의 의

무·趾 니·하먼서 H무했 것

- 19S닌 7우1 171 헌제 n/]· 50세가 %TI었各 깃

%·겅간)[L지-를 위한 )0)]l]415金 料率協//J에 띠-론 3무는 보싱37 it부에 기.

신·)d디-. 요-3-협약의 / /·속을 반지 種'<'t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싱‥L{·부에 해딩·

·f.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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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액수만큼 고정된 料率協約的 給付가 가산된다. 보상급부액을 확정할

경우 역시 신·구연방주의 相異한 소득수준을 배려한다.

3. 疾病 發生時의 保障

31 醫廉保險法의 轉換

1991년 1월 1일부터 법정 의료보혐의 법률적 기초인 社會法典(SGB) V가

蕭聯邦州地域에서도 효럭을 갖개 되었다. 同 社會法쁘(SGB) V에는 東獨地

域의 특수한 상촹을 고려한 수많은 과도기 규정들이 들어 있다.

同 法에 따라 舊東獨의 사회보장 담당기관에 보험을 가입한 모든 가입자

가 新聯邦州 法定醫廉保險의 회원이 되었다. 동서독 양 지역간에는 소득차

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였기 때문에 보험가입의무 한도액이 i991년 1월 1일

부터 구서독지역보다 낮게 책정되었다, 그 동안 소득상의 변화가 있였기 때
'

문에 이 한도액은 월 2,250 DM<1991년 상반기)에서 월 4,800 DM(1995년 1

월 1일 이후)으로 인상되였다.

新聯邦州地域의 보험가입자들은 社會法典 제V권이 도 입 . /,
'

1 행되면서 원칙

적으로 서독지 역에서와 같은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지블

해야 할 追加支拂金이 新聯邦)+1地域에도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다. 1993년 1

월 1일부터는 동서독지 역에 동일한 追/]l;支拂金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입

원과 요양의 경우 追)jfl'h拂金은 예외적으로 차등 적용하였다 (新聯邦州 1

일 9 DM, 구연방주 1일 12 DM).

新聯邦)·l·1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으로 인해 極貧限度額

(H%teta112renze)도 서독지 역에 비해 닐았다. 즉 追加支拂을 완전히 면제받

을 수 있는 총소득 한계가 1995년무터는 독신의 경우 월간 1
, 316 DM이었

다(서독지역은 1,624 DM). 또한 자기부담의 한도액(이른바 
'

초과요구약관')

- 4[교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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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t·;-지익에서보니. 닛·았]J, - 11- 러니. 17)SE·l 1원 1인)[]-니 藥州와 봉대재且

추가지설민제의 겅E-:-< 서목의 d<37'l·게가 新聯邦州地域에 ·
<

- 0. 대료 적- -

되고 있니·. 따라서 -[<-신자의 진우 116'24 ]JM까지 ·/]품피. y데제且에 데한

추가지꼴이 IV:l·제된다.

V서-<시 익의 % 제수/이 핑 ·T회-Ad 베까지 의묘보힘조함8은 HA地域에

대한 收),괴- L出울 . !/-리해서 3 9시헤야 
'l·다. 

다빈· 13erliu의 깅A- 0- 동안

j,t리제)·<.가 패지피었니·. [9b<0 1 원 l J부L] W 11erliu에V IA 적으V. 
c

/-

연녕주와 미·친-가지jiL 동 J 
'l- 

햅疲保險·[)<이 직 - · 되고 있다.

新聯/l]州뾰]或의 린-Y-에는 A 선 199] V( 12V>l :ll J까지 V]<- 의IOn]rn호 기괸�.

l-i에 데헤 12.SA,리-·t<· 단일한 기이-;.f ]d-남-H-이 적- - 피었다, 1992년 1월 )인

J /터 新聯邦)·l·1의 의i'L)n( ·]기%J‥l f J fr 괴ァ

� 

지骨상촹을 고리하Cri 각자의 分

}탬팍{을 촤징할 수 있다. 핑]d· 뇨.남合-F 1區)5년 1윌 1 인 1제 12.8%로 뇌있

다,

新聯邦·/l·l]lu域 의)V-WV 
'] 

기3%· 의 재징은 초기에는 시녹지 익 의 R보 )] 기괸-

].[과 차이기· 있었다, A獨地]或 의A;-),(y]h은 1991 <1에는 28억 DM의 <('<i (

·淫· >-린 t%
Il· ), 1992%d에A.:· 이]11 2익 5 J만 ])M의 /j」(g-Bt 기 록健 . , 이에 니

해 1991닌과 1992hl 2 /-인lg-주의 ·)」krf는 기·각 50 억 DM 멋 1 의 DM 이었

다. 1993V{ 1 권 l J부j,L f·넣함.構4님)2((Vesuu(1heitssu-uk1.urgesetz)이 발玄되 민

서 仙:+獨地域 의iL3)-'7>]의 제윈조VI'- , 데제로 양%하게 이두어지고 있다.

19田닌괴· 19L)4닌 리'지' 13익 5친%끄- l)M 및 1 역 6
,
6001펀- DM의 2('<냐1가 있었

l-1

新聯71님·l·il%]或 >-sy.1투지.를 위한 세원을 조Io-하기 위해 保但내It;Ad<에 띠.라

인T%-정부, 주정부 및 의mt1-보%]기권·A-c이 71-기.히.<-t ·Af·v프로21키이 미.린퍼있

디·. 연방징부는 la95년))L너 2004<·1까시 %1개11 7의 l]M의 재i·1을 지원하미,

新聯邦)·l·1와 의j%'/-3,L험 기 :AIL곤,t V·인한 5<-A't의 재 1을 조도1·한다.

- 

4교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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仰,健構造法은 지금까지 新聯邦)·l·l 의료보험기관들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新聯邦州의 보건제도를 확충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3.2 疾窮 發生時의 生計保障

舊東獨 시절에는 職業活動<能의 경우 엄체가 더 이상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 대신 사회보장의 범위에서 職業活動不能 시작일로부터 최고 78

遇間 疾病補助金(Krankengeld)이 지骨되었다. 職場活動不能이 産災로 인한

것이거나 직업병으로 인한 경우 질병보조금은 전체기간에 대해 순평균소득

의 100%를 지骨했다. 질병으로 인한 경우 근로자 및 조합원의 절병보조금

은 첫 6주 동안은 純쭈均所得의 90%가 지불되었다. 7주째부터는 어 린아이

의 수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1律的 追7JLl年金保陰 가입여부를 고려해서 순

평균소득의 50%-90%의 질병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자영업자 및 자유 직업가의 경우 질병보조금은 어린아이의 수, 自律的 追

>J[]年金保險의 가입여부를 고려하어 지금되었다.

國家條約이 체결되면서 질병시 생계룰 보 해주는 이 제도는 질병 첫 6

주간 사용주가 임금을 계속 지불해 주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게다가 舊東獨

勞動法(AGB)의 해당 볍률조항들이 개정되어 임骨 및 봉금 계속지급법 이

물짇적으로 서독의 勞動法에 근접되었다. 서독의 법적 여건과는 닫리 新聯

邦州의 毛우에는 1産職 勤勞者와 事務職 勤勞者들에 대해 동일한 법적 기

준이 적용되고 았다(동독노동법 115조 a 
- 115조 e ). 이에 비해 서독에서는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오면서 생산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賃金繼續'支給法

(Lohnfortzahlungsgesetz)에 의해 임금이 계속 지급되어 왔으머, 상업부문

사무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商法(HGB 63조)o}] 의해 봉급이 계속 지급되

어 왔는 반면, 기술분야 사무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企業規定(Gewo 133

조)에 의해 그리고 기타 사무직 근로자는 民法(민법 616조 2항)에 의해 계

속 지급되었다. 1994년 6월 1일, 공휴일과 질병발생시 임금지불에 관한 법

률 (賃金繼續支給法: Ent ge l(fortzahlungsgesetz 이

� 

발효되었다. 이 법률은

- 43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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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1방진익의 dId른 dAt자들에게 주{빙이 발섕1循을 경우와 공휴일에 대해 단

인한 임骨지뷸이 보장도]V록 3it·정하고 있니.. 이5L써 지7(까지 ·[)21'F)으로 분

리되어 있고 <:5'L자난·체에 띠·리· 세-f회.되이 있VI 질빙반셍시 
'賃金繼鎖1拂

制度는 제도키으로 o·일화되었다. 므1 1 지6]l·까·지 신 . OL연1S'주간 짇 병반섕)시

임금게A-지볼에 있있1/l 物權]:·.의 미미한 차이 역시 세로운 s-l[-정이 - V 입엄

으로씨 사리·지게 피었c}-.

4. 看%i에 데한 保陣

4.1 統- 
- 

1窟 舊1&i獨에시의 7i%i對象者의 狀抄11,

舊貞獨·[)L· 띠·旦민 가정에서 부앙各 번-는 간1·g 대싱'지·R에 대헤서는 씨록

직< 엑수이지만 소득과 無關하게 V3'%%' t·l-象[%·와 Cf- 가%들 대헤 1빈·적

으로 金錢1'P)연 
-<給이 

있었니-.

正%1 언6.t 수링자들 게 20 - 독 미-르/l.에시 80 동독 미·iL21-까지 4 3)/·으

로 나)/이 인if과 디분어 지6:f해 I P)IA'NIl]%)金(PfIegegeld)이 있있나, 이외

에도 중4'l·자의 경우 120 동독미·고/1의 1·'래1]A']2'補助규이 지if되있)1, 멩인

들의 경-1에는 시 락 익]화징 도 에 미·리· 120 X-L;-미.으(크까지 h)<,·i·111rnJ金

(B]indengeld)이 지-v.(되었디·, 
'Ai'뻬 

A'·/A'이 필-c]-한 가족에 대한 긴-L'9은 인함

보기에시 보험의무기· 있는 횐·동으로 간주되었디·. 新聯邦)·l·1의 진우 간병 대상

자吾애 대 
'l· 

이7>·은 급w·1석인 지骨은 IS2년 1윌 1 일지로 11-]金>'M導換이 이

j/어지기까지 - H-효한 
·齒束獨(L-에 따라 계속·시 있다,

기.정 시 의 간1·s데상자 /i']IQ은 g+獨의 31우에V 주로 가족들이 M'딩'하

었다. 이들은 지빙·자치 %0-체 긴-호시-들, [)j<IIi /-018師들 0- 리고 Ad회의 y사骨

통헤 지윔111·았다. 舊+獨에)$-1는 서A>-에 비해 이싱들의 직업場·동이 많y 주

비의 심씨기. S 깃·추어지 었지 않아 기.족애 의한 간)·s내셨지-의 l-l·s 및 이

3-의 독지.직3.l Arn脅은 서4A-)J(다 훤%l 닛-은 수준이있다. 이갑은 이-7에서 21

-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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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廉養院에 입주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유리雙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

이 간병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養老院에 들어가기를 희망兎다.

外來焉病일 경우에는 사회보장에 따른 금전지骨이 있었지만 양로원 및

요양원에서의 간병대상자의 부양은 社會保障에 의한 금전지급 대상이 아니

었다. 양로원의 재원조달은 주로 國家財政을 통해 이루어凍다. 양로원 입주

자들은 월 120 동독마르크 이하의 운영비만을 납부하면 되었다. 그 래서 이

들은 自 己年金의 대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같은 入住看病各 양로원에 입주하는 경우 자기 집에서 간병을 받는 경

우보다 더 많은 돈이 간병대상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한편 이로 인해 養老院 내지 廉養院들은 설비가 노후화되고 기술적인 장비

도 충분히 갖추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건물의 보존상태는 부분적으로

는 閉舍해야 할 정도였다. 게다가 초과수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해 간

병대상자들의 居住水擎 및 생활수준이 아주 저하되었으며, 간병인력의 간병

활동은 더욱 힘들어졌다. 1 : 6 내지 1 : 7의 간병 인럭 비율로는 간병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감안하더라도 꼭 필요한 간병활동만 가능했다. 적극적인

의미의 간병활동이나 再活推置들은 거의 불가능했다. 部分/k佐의 가능성이

나 간병가족들의 휴가 또는 질병시 이들이 수행하는 간병활동에 대한 부담

을 덜어주는 일도 역시 아주 제한되어 있었다,

42 統-以後 看病蜀象者의 實態

1992년 1월 1일자로 新聯邦州地域에 휘-金法이 이앙됨에 따라 舊'ik獨6/-에

의한 금전적인 지불은 중단되었다. 金錢7J인 지불은 중단되었으나 그 대산

연금법이 이양되먼서 상당한 연금인상이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간

병대상자들은 자신들의 간병과 관련한 特別서비스의 중단, 특별한 부담으로

주어진 특권들의 중단을 경험 했다. 이들 중 약 1/3은 1995년 3월 1일까지

法定醫廉保險으로부터 看病補助金을 받고 있다,

- 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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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1 Il
'

(l:會.l-M)J()L(3(dalhilfegeseL%)에 의 
'{- 

간1-M보 조6'f-S- 新聯+1이·1地域의

경%. fl- -X-의 수-3] 싱'쵱·, -1 A- 싱'심·-C- 김-인-히-이 이]t(니· M'게 책정되었디.. Il'i]

i.111삐)金-의 新聯-州·시jlb域의 소<-싱·增·.>A· 2%( 리하어 매VI 세A[R-게 징되는네,

IE)94%rI 771 1 인J',L터 
-

. :- %)5 l]M-i,(, i·Il·/y)'U/il)s'(Il>IBJ%온 804 l)M'<!. 인싱·되었

L i.. 19Z년 4%·l 1인부너 聯)W(:l'.P I님BJ·[)1·에 입긱송'l· 긴-]-A보$]'l·의 지분조긴과

엑수는 긴-i%보 ]의 a,j·부제공에 적 A-되-l 3/- 징에 따리- 조 정 퍼었디.. Berliuo])

이이 131·audeoburg)·l·11:· l· 징 한 지분조긴가) J
,
L 펀-하게 지-;,f피는 ·>·;-자리인

dd·y[%'+[(j]M)金'[)t· 제정 壺니-.

시.회색 지 811'제외- 가All(l:SAlla' 1
1]'들에 의힌- l

- 

ij)問%-)-)))ffi)助에 헌- 지우1·읜

C

A정지 F j;!- 빌' J慷니·. 가정에서 지대<.:- 긴-l-l] 싱·지·의 ·d·빙을 위考 VI긴-사희

1·f지vI체 중앙합최와 州1ScI(·]'·ti- 히 러히.에 약 1000개에 이<'-L·lt 사최복지시

선이 섭립피었다. 괴.거 기IV'지·치 단Al) V].·%사. 긴-호보조%.l C.i 리고 )] 出 /ill';)

/%으로- 인·->V-히· j 시.]0-v- 
-V 닐은 이<-[-이 斗회-나지시소1에서 세j;L-7 인지.리

-A 칠'있'디-w 2 1 러니· 7))]醉]'l;州]'IR)或의 상 우. c(%t기이v·!이 이.직 미비 A'l· 상·Id1어시

단기간내에 [&l'Il]f'%A이 증기-히·기1- 미 림니-.

<·! 가재 정에 의한 養.디L'I'i의 운영은 사리·A니., 서-bi-지 역에서와 미-찬가기ji'L

t<]주헤시 VI·l-M음 닌·는 건-범 대싱·자3-E 이 제 간)-8비용-s- 7:1히적으로 스스로

) /남해이· >'l·0. 긴·%싱· 의 Jl<'Rji'L 인'한 비쎈- ·윤엉비, 인 Il.l] 및 骨%/l[-비 x

o] 긴·빙 111-B지i 2/,함피이야 한니-. l,/100 DMol>서 2,800 DM에 이르는 ·긴.빙 비

-S-S- 入{.]·'. 011·%' K >-이 l
'

l )J으로 a
l

' L 남힐- - f- 있;.:- A-7.는 <-( 히 에외 적인 % E-

이다. 이 는 1995VI 1 원 I 
r>l)j(비 

평5·<'소득자가 1,484 l)M의 연·;:t·A Ill·;.< 겅

우에V 마친-기·지 다. Iq-라서 신.제j;L [g격'<- / L(l:. 귀)P·j'y/象-l[33-·은 -
' l.A3·의 入<·>i

費)Il-W )
,
'

- h'-i'하기 위 /l:K·LL助1-S- 칭<,l·하고 있1:- 실 정이디..

당분간 入1.l·:/]')Ix'의 싱·힐-<:r 미미 힌· 정Vj,t 게{')피었니/It 날 수 있나. 긴물

의 또/힘'A-3-. y,!규}상의 시섬 미비, 긴-:·d-싱· 긴·i-x 의 어 러 장에요인둘·K 게속 존

속하고 있다. 간병시 설 Il]'.整備기- 기·V'- 
'/- 

시선은 진체시실의 I/3 정d,t에

-/+과하디·. i獨地城의 긴·l'M내싱'자 수정-시 ;1은 %12]·(-·직으旦 이 전히 서%h 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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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낮은 수준에 있다. 간병자리의 40%-50X는 1명 이 아닌 여러 녕의 着病

對象者들을 수용하고 있는 실졍이다,

新聯邦/+1에는 1994년 한재 1,400여개의 養老院에 14만개의 자리가 있는

데, 이 중 9만개가 看荊對象者를 위한 자리이다. 이 시설들을 서독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펄요한 총 투자비용은 적어도 100억 내지 170억 DM에 이르

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방정부는 또한 
"

看病對象者의 간병개선을 위한 조치"라는 시범프로그

램을 추진하였다, 이 시범프로그램은 看病保險(PfIegeversichenmg)을 시행

하기 위해 간병 및 행정적으로 사전준비를 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新

聯邦州에는 需要에 맞는 간병활동체제가 확충되었으며, 미비한 부분을 보완

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4.3 쓩w邦州 看病獨象者의 最近 實態

1995년 1월 1일부터 盾病保險法이 빌효됨으로써 1995년 4뭘 1일부터 訪

問看病時 給付支拂역 보장된다. 入住着病時 급부지불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 행된다. 간병보혐은 법정의료보험 가입자들을 위한 社會看病保險으로서,

즉 사회보험의 새로운 분야로서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들을 위한 個

A看病保險으로서 도 입되었다.

訪問着荊時 급부는 간병의 필요성에 따라 累進的으로 사회간병보험의 범

위내에서 物的給)h-와 순錢給/f의 형태로 지금된다. 개인간병보험의 경우 물

적급부 대신 사회간병보혐의 급부에 해당하는 費用補償이 보장된다. 급부제

공의 정도는 간병대상자가 신,구연방주 어디에 살고 있든지 관계엾다.

간병에 필요한 物1(J給付提供은 간병필요성이 많은 사람의 경우 월간 최

고 750 DM, 심한 사람의 경우 최고 1
,
800 DM, 매우 심한 경우 최고 2,800

DM에 달하며 특히 형편이 어려운 경우 최고 35750 DM까지 지불될 수 있

다, 看病補助金은 간병필요성이 많은 사람의 경우 월간 400 DM, 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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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겅우 800 DM, 메%- 심한 사%l·의 깅-T ],300 DM 이니-. 간&M보조6]f과 물

히i,rJ/는 혼힙'叫어 칭31-힐' /V 있c)·.

i)<定醫廉保險1 12'문%1빙 J%자<·<- l%5V( 4권 1일부티 신청시를 출한

필요없이 긴·l·sif수 11급 (800 DM 딛'하는 긴·병보조랍 또<.< 최고 ],800

DM에 이1 괴< ·趾시if부 지if)을 반는디·. 부/1俯이니- 휴가로 인해 건·병인에

문제가 있-S- 깅-F P)lg(V險811'(l:는 인 1최 4주간 l'C替看]IQ'人을 c/·하기 위한

비용 최2ti 2,800 DM을 지뷴한니·. 12'분·Al-빙에 필요{'l- 曾부제포/·온 주긴·긴·I·S,

야긴·간19, 단시긴-긴·19, 간)·M),L조재且, 긴·I-9合 위해 긴꿀을 개조하는데 필요

한 보조]'l·, 기·A-괴- V,譽7)A')%,-g- 위한 $l[·慣 긴-l·s 1수과정 동을 JA Y 포함한

것 이 디·,

고- S-되이 있지 않은 void人( : 가족이나 이<)은 다음과 r>-은 사최보험

의 헤h](-위 - ! [L 린디·. A ,i)bIll]201L))<,에 L;1해시·:- 긴·12보 :] 이 간)-o-/i-수에 따리.

/I- 리고 긴-l-v활동의 징도에 비·라 월간 200 ])M에서 600 DM에 이A는 인규

보 힘 il-i]i:>을 지·난한다. 또 
'l- 

A')l;·j')x,-P 긴·빙巷·동기간 동안 m/] 징싱·헤)J.'h]에

따른 )r(호->+ )i]J·A. . .

이 리한 A'.( - !/제공-8- X-해 6)bIll]Yi·Pi이 -7 선·키으로 72시되었F.며 헌제 거-지

예서 아직 부족한 상태에 있<.:- 應急 /]-11M/)브,役이 신속하게 화충]d -%· 있있

(J.

/남)'57-)')B)Ill'-. -cf)/제곱·-K 
%간 최고 2,800 DM <v,1간 괸;·t 2,500 DM)까지

겨길·필 수 있다. 간1-2 의 필A싱이 매-7 십 
' 

1 사람의 깅우 5빌한 곤 VI·을 당

하지 임'3,L-8- 31 간 괴2(J- 3 ,
30011M 까지 지 ·급W--6- 수 있니-.

看)2保險의 3:f부제-AL을 7헤 Xi聯·];l])·l·l의 긴-벵대싱·자를, 특히 /님.l:A)IA'$·l

象者돌은 0시급 보다 니·各 71-l'S),!-힙-c쁜/외- 재정지원各 받게 되었다, 대다

수의 사림')'-(-- Il[[:待((띠J金에 더 이싱' 의-fbI- )노R.가 일게 되있니-,

지-cr까지 추 1된 게휘만V j,L는 /겸1)施設의 부 적인 VItl·상 만 2-i 복할

-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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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뿐이었다. 간병시설을 서독수준에 필적하도록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간병보험의 일환으로 連帶프로그램(Solidaprogramm)을 마

련했다, 동 프로그램에는 1995년부터 2002년까지 한시적 기간동안 간병시셜

투자촉진재원으로서 年間 억 DM, 총 64억 DM이 마卷되어 있다. 이 재원

은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연방정부는 한 프로젝트당

公共財源의 최고 80%까지 부담한다. 각 주는 주정부의 재원이나 지방자치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연합회의 재원으로부터 공공투자재원 중 최소 20%

를 맡게 된다. 이는 바로 향후 년 동안 新聯邦)+1들이 간병시설 투자용으로

年間 10억 DM을 활용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이를 통해 看病施設의 눈부신

발전이 이룩될 것임을 뜻한다.

5. 傷害保險制度

法定傷폼保險法의 移讓은 國家條約 발효이후 연금법과 공동으로 진행되

었다. 國家條約을 시행하기 위해 舊東%i 언민의회가 의결한 社會保險法은

상해보험의 재원조달을 1990년 7월 1일부터 서독의 모델을 따르도록 규정

兎다. 즉 使用主가 단독으로 위험정도에 따라 등급이 매겨진 기여금을 납부

하고 있다.

傷害保險의 법적인 기초로서 ·盲國保險法 제3권을 전환하는 작업은 統.-.-

條約의 규정에 따라 1992년 1월 1일 年金法과 더불어 진'행되玆다. 이때부터

독일전역에 걸쳐 단일한 傷害保險法이 발효했는데, 이 傷害保險法에는 사고

로 인한 보상 뿐만 아니라 사고에방도 포함되어 있다.

상해연금을 규칙적으로 連動化하고 서독법을 모델로 한 遺家族法을 도 입

함으로써 연금수혜자의 수령액이 개선되었다.

舊東獨의 사회보장법에 따라 보험가입이 이루어졌으머 1992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경우, 이것은 제국보험

- 4그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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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애 의한 E; 災 및 직입벙으로서 ·[');·%id秘.害·fAl險으<L 이양되어 이에 띠-른 보

상이 이>t어%%다, 1992%J 이전에 사3'(가 발Ar했으나

� 

1993넌이 되어서야 비

旦소 상헤보험 딤·담기V·에 VI·리진 사%-!들은 帝國保險法얘 의한 보%보호가

성 림되는 깅우애만 보'힉i.l 지Yf이 이루어玆디·.

6. 戰爭暢11者 援護對策

舊束獨에는 戰<]1懼/p)·:-E외. 그 유족늘L, 피.기 양심범들, 폭릭 @위의 희 셍자

>· 및 빙 억수헹으로 인한 상헤지·들의 부양을 위한 서독의 聯+1외愛護·[);.

(13undesversorgungsgesetz)피. 긷·은 Id 이 SIAl개.

1990닌 8省 :31일 統 
- 

條10과 니-힐·이 聯11(援1慢'>);·은 19f))닌 1우/ 1 . 1을 기

해 新聯邦州地域에V 화대되었다, 이 메부f-) 新聯邦州]-也域의 懼+L·'E들 및 -7

족들도 보상6/ 신청名 동해 긴강 %W 경 제적인 민에서의 손상에 데한 고상

을 )%'을 수 있다. 질1'S의 치6-L 14 겅 E-에 띠-라서-l- 
- 

{젱희)4자 . !호급 치에

도 특히 연급이 지 · 비있는네, 그 액수는 서<지 역과는 VI'리 서-3-언급보힘

에 대한 h'-독인검보 
"-1 의 比 을 따60. 199G년 6원1)l'까지 약 425,000건의

신청이 71수되었고, 이 ) 3Z,000건에 네한 A]사기· 진宅되이 익7 244,0007:l

이 지-Il- ]. 징-> - 반았디-,

이 외에V 1992닌 11 원 4인 l'[ 1린 第'1次 SICI]/p[)3]'爲 All'·%i:>)2(1,

31<D-Dulle1·G)-F ] i
L 엇)It디-V 씬-시 /fC<判·[)넌';-!- 인해 ·/ir되이 

%·1징·상의 장

애가 지->.tv 게속피고 있{--< 징A- 聯邦·]%,護>);-애 띠·라 Y1호금을 지if힐· 것유·

3·<-정하고 있다. 1994넌 7오1 1 인 발A'.된 第2次 SBI]U);·/J'爲 %l」"M:y<·(2.

31<D-.][JnDerG)에 따리· V-11!1 직인 q징 
-1위의 

결파 건강상의 손상이 -/이났

合 경%-에V 이되- -V일하디·.

- - J/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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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社會扶助

舊東獨에서는 서독의 社會扶助(Sozialhilfe)에 해당하는 救護支援이 완전

히 부차적 인 의미만 있었다. 사회적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사회보장제도들이

서독의 모델에 따라 自 己負擔 및 n 디豫備的인 성격으로 전촨됨에 따라 이

제 社會扶助도 소득 및 재산과 연계된 기본보험으로서 그 에 적합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社會扶助는 基本法에 명시된 社會的 國家原則을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궁펼한 상황에서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였도록 보장해 준다.

1990년 12월 31일까지 과도기적으로 舊東獨法이 계속 효력을 갖도록 조

치한 것은 자치단체, 특히 통일당시의 주정부들이 효율적인 社會扶助機關들

을 준비하고 확충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하기 위 한 것이었다.

이같이 과도기를 설정함으로써 일차적인 社會保障法, 특히 연금법의 전환·

시행과 조화를 도모하는 젓이 가능兎다.

1991년 1월 1일부터 東베를린을 포항한 新聯邦州먼域에는 聯邦社會扶助

法 (Bundessozia1hi]fegesetz)이 효력을 갖게 되였다. 同 法에는 賀項 기준,

애를 들면 주졍부의 社會扶助 상급담당기관 지정, 세대주에 대한 月 支給額

을 400 DM로 확정, 복지기관내의 어런이 및 청소넌에 대한 개인적 인 헌금

지급 최초확정 동 몇몇 기준이 포함되었다. 同 法은 또한 생계보장을 위한

지원과 특별한 상황에 대한 지원을 구분하였으며, 나아가 복지기관 內까에

서의 원조를 세분하였다. 聯邦社會扶助法은 舊東獨의 社會扶助法, 사회원호

규정 및 일런의 원호적인 성격을 띠는 지급금에 관한 규정들을 대체했다.

보건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예를 들면 양로원, 요양소, 장애아동 및 청소

년, 성인들을 위한 시설 등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과거 동독시졀에는 국가예

산으로 이를 충당했으나 聯邦社會扶助法이 발효됨에 따라 이제는 국가에

의한 재원조달이 사라졌다.

독일의 볍제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이 시설설렵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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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부남한 깃-3- 
·]/-징 하고 있다w LJ'사·지·L-이 자선11의 소3이 나 1산으V

이를 김·닝·'함· 수 없- · 핑A , 이V·F 이에 데句 보 l-직 인 성표]을 깆'1.< 11(i:51] 
'

·

1))를 반게 된다, 聯11;Il't[:C7·]'Al]))法·F 이에 데헤 필요한 시원을 
'<'l-다는 

목표로

니-잉·힌· 土3 및 신-성의 한게吾 
-

'

I t-징'히-2iC 있1J, 이 깅-Y- i)C定)l%川+].싸<이

섶-가피하게 새롭게 히·정되 는c]], 이깃( /(정J,L가 聯邦社6扶1HJd< 弟'22條 제

3난에 비·라 )/j 정요-息-·]f징을 /l·리·하이 조1정 한다. 1995년 7징 l . 1부리 한 Ill:

帶-.)c.IIi:;)' Z 간 핑]·/- 1
19정 리.g-요%은 506 DIVI으로서 서-b(지 익 134]·'<- 1

1
1j징직 .

A-皇 과 >J] 
'

l

'

It 힐· 떼 이-·직 /]%,가 <d'니.,

新聯세州地域의 3수한 싱'4-을 J 리 
" 

l· l'/L 다룐 조 치들%'t는 니.음을

였다:

·- · 빕씨 인 칭-'13.1은 1 1-애 인요 
'l· 

서비<니· 시실 이 존제하는 깅우 또

<· 사.- - 기v'한 수9이 주어 지 있F 겸% 에V)- Il>i:E·hkU)J ]$%·機關들에

의헤 충족)但 -i 있디-, 이 조지->.-:- il'.l)I(띠J 擔]Q(園關들로 하이- f ow

%i·이 시·- - 曾 수 있는 재71 - )/:1요한 사최시신 y 서 비스普 재정1->1하

고 화충하는1dI -(T'l직y-로 누 ] 1 수 있게 헤 준디..

-

- 60세 이상인 취엄뷴L‥자의 10)]Il>Ii)]p)%求金(Meh]·hedaI·fszusclllag)P

71-징 시으V J,Ir장′�-T지 침·'-(:-니·. 이-q.%-/'은 <l·:SiS.Ll;]WEAf. 헌 싱 린·

고 리하어 1993닌 6월 27인부E·l 65세로 높었다. 치. l:u신 A'束獨의 최

소연급/헤자 녜지는 1卽2h·'l 1원 1 3]지· %i/.金移[ty'대)1이

� 

빌·立핀 o}후

자기보%l]과 - H·족연if에 의 한 소액언-i:f수헤지., 그w리고 1994h·l ] 省 ]

일 이 친 오!급지i{'이 시리·된 상헤보%'·1에 의한 부상지.인if7.'헤자는

일팔적인 ] l·.會扶助金으31 긴·L/-되1- dI:S·>Is삐)金(Souia1zuschlag)을 빌-

는다, 이 b.l:會·bIl助金은 IL)96VI 12월 :31 일까지만 지-cr된디., 이는 추가

)IL조요구금의 효댄1발AA에 L)1한 최쭈1시접이 다, 추가보조요구-;./ 의 효

g ] 이 조기에 tEl-J셍하{/지 어부 
'

< 소늑상增· 및 언굼상핑에 두{-녀 있다

- i-'3'人과 20)l%'對敏 5에 대 
'l· 

금 진지-cr 1깃 사최6[;·부 데 
'l- 

소.득한도액

은 일반직인 소득추세를 고 려하띤서 점차 서독수준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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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지급 및 소득한도액은 서독지 역에서와 같이 每年 7월 1일을 기

준으로 新聯邦州地域의 소득상황을 고 려하여 확정한다. 1995년 7월

1일 새로 책정된 것을 보변 新聯邦州地域의 금전지급은 서독수준의

1%, 소득한도액은 서독수준의 96%에 이르고 있다.

8. 保할制度의 改編

舊束獨의 保健制度는 국영화, 중앙집중화 되었으며 계획경제적인 결정구

조를 갖고 있었다. 국가의 행정당국이 보건정책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

을 분배하며, 優先權을 정하고, 의료시설 및 사회복지 시설들의 서 비스 범

위를 결정循다. 保健制度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몇몇 경우를 제의하

고는 거의가 국가에 고용된 인력이었다. 이 런 제도에서는 자기책임의식이

희박할 수 밖에 없었다.

外來 保健活動이든 入院 保健活動이든 모든 보건활동들이 거의 모두 국

영의료기관에서 이루어졌다, 약제공급도 국가에 의해 이루어졌다. 구조적인

차이점 외에도 舊東獨의 保健%-l]度는 여러 영역에서 공급의 차질 및 부족,

불량한 긴물상태, 불층분한 기술장비, 잘못된 계획과 경영 등 여러가지 문

제들을 안고 있었다. 전제적으로 舊東獨의 保健制度는 舊東獨 정권이 보여

주었던 젓이나 서방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

에 았었다.

따라서 통일과 더불어 舊束獨의 保健制度는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玆다. 즉 保健制度部門에서도 명령경제로부터 사회적

시장경제로의 魏制轉換作業이 이루어져야 賓다.

보건부문의 구조조정 목적은 국영 보긴공급체제를 多元的이고, 補助, 연

대 및 자럽경영의 원칙을 따르며, 자기 책 임적인 서비스 제공업체들에 의해

공급되는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같은 복잡한 구조조정 과정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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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보건제V 종사자 ·>-의 71·이가 요구된다. J방정부, 주졍부 및 지lg-자치단

체A,>-t 1/]적, 
-M- 1석 이긴을 미·VI헤이· 한다. 

·v<·定 l<Il·l] 醫凍保險-業體들이

션 리되어아 하 , 니.양한 분야 긴치 l
'

1治<]"」汝이 3'L축되어야 한다. 서비<

·ws:1제ii-·은 완전히 세3A-f l·깅에 직- - 헤야 한다.

<·; 가적 인 차7)에시 J,tvl 구7.조정의 주%J 책v.]은 /정부꾀. 지삥자치 단체

AL이 지 게 <d <.< 
,

-

'

/. 이-H-]:- ]%+·[)%·의 )L]'%分擔'.IS(l(l]에 띠·A-'21신 );L건R]J/-는

주로 v·l·1政10의 소그!l·이기 떼·l:,[-이더.. 2 1. 러 니. 인12·졍부도 新聯+1내·1의 보건부Id-

/조조졍에 중요 
'l· 

기여를 兎니·. -A- 연빙'징부12 l/]적인 횐·겅을 미· 1하고,

-!누먼히 이 리운 AL문 대헤시는 {M'源1-閏達 프·;,L/l-A을 미·련健으1]], 시 빔게획

을 시-행하Ltl, 의·충·작71 
1결 개81-직-업딤읍 통해 조 1合 제공'했으ttl, ElB:1부문

7사자둘 대한 資)hI(·] t·.敎'6'오· <1시 銀니·.

y . l%9 지 5V(이 지V)- 헌시죠]에서 1 11問,'/p價-趾 헤 ),브친 新聯);l]·)·l·l地域에서

의 3',1교1부]J- <
I
i- 조7- 정 직·g]은 )g-Ii}j 위하게 

'

) ;': < q있다LIt 할 수 있다. 이 과

정은 에상剋 3 깃뵤다 2읽뿌) 삐- A 게 진 毛되있디-, 어If{ 시심애서V iV1들의

保健서 비/t기· 위 71을 VI-· , 쟉이 HI었너-. C f- >인· 수많- 걸점 <j·과 부x·헌상

둘이 헤소피있다. · IV健서 비<의 공il·수준은 J빈·리F-V- 平1이 힝·상시있으

며, 어러 잉 익에 있어서 서독수준y V T.'%l<It,되었다.

8rnl 外來醫廉 서비/ 或 齒61-醫廉 서 비스

w.束獨01]서 外來,i>WA7 자치 난제 및 ·작33장의 외 래벙71, 외 肉진]-L소g,

-:·
l·영의 l 몃 치과, 지-치단제 ·71·호%A진1%J·-소 3J-O] 님-딩'하있다. 外f,沙疲의 주

된 부분은. 까去)l%)'P,(l)olik1iuik)이 닸%강·健는대, 이 진6·L소V--E n< 밋의(지어도

0개의) J]/-.Ii'-서( 포<l-臧으미, 치A'l-){브,<· 외 - 도 醫'務室<8정한 만싱적 진

1-9치18L를 위 &'l·)괴- ‥Il ls·시%'f J-( ·뷴 3
,
->-v:l 이.3A'. 및 청소넌 %·1깅·보:i, 어미니

및 입산부에 대 1 조 언, 견'애상h'-l- X·)-S- 갖추2%/( 있었니·, Ambulatol·라고 불

리Y-l-rn 이른비. 까來1-珍疲]])('들-F 2 외지억이니- 시 (지역, 인-'/가 희박한 지 익

에서 의고.{11니.<L 칙·-k한 소-]i·모의 진$·+ 시 
' 

1들이다, 3E함차는 주로 I·sj)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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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 있었고, 國營醫院들은 그 조 직상 외래병원이나 외래진료소에 편입되어

있었다. 통일직전 舊東獨에는 약 340명의 의사와 450명의 치과의사들만이

독자적인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貨幣, 經濟 項 社會統습에 관한 조약은 외 래진료서비스 부문의 구조조정

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다. 그 목적은 민간 의료서비스 제

공업제들, 특히 개업의사, 치과의사, 약사, 치료제 및 치료보조제의 자영공

급업체들을 통한 醫廉서비스 공급체계를 확충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構造調整過程은 급속히 진행되었다. 1990년말 新聯邦州地域에서

총 2만명 이나 되는 외래진료 의사吾 중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의 수는

10%에 불과했다. i991년초 私有化의 물결이 밀어 닥兎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22,870명의 일반의사들과 12,113명의 치과의사들(1994년 12월 31 일

헌재 Berlin 전제를 포함)이 醫廉保險組슴 契約醫師로 촬동하고 있다. 이들

이 현재 總 外來除蜜의 약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반먼, 외 래병원骨과

전문외래진료소들은 10% 미만을 담당하고 있다.

「표8」 과 「표9」 는 . . · 般醫師 및 貧과醫師의 數를 뵤여 준다.

표 8> 新聯邦州地域에서 개업한 - · 般醫師의 數 (동베를린 포함)

.

團 團 ' 團

'

1 . [ 19罰 l 199껸 l 199껸 l 1994
'

‥
.

l
' - 

l 12월 l 12월 l 12월 l 12월 
'

·

」

<t 고므소스3
L 델 邑 L
[[ 작센-안管트 [[ 2,695 l 2,647 l 2,922 t 3,022 [

자료출처: 언방의표보험조합 의사협회/ 연방통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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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新聯혀다1kl地域에시 / ]1우1한 齒'科醫師의 數 (동메를린 포기')

- . - . . . .

- - - - - 

- -

'

' ' - - -

團 團

團

1 
' '

團 ' 團 團 團 '

i 
' 國

l · -· 
‥

l. l

<(>'l! 
1

쁩 l 
1

淸1 ] 
1

野
t. . . . i. t 

. - . . . l . . l - . . . - . . i

l'"" 
'

·.·-·

' 

가[,<찹L']"·,‥‥고·,‥‥ l'"3,‥‥1
! .·.…-.,A·'[["'" 

' 

f'.,[](V[! ,,·L" i iLL1 
"

. [);·:t
-

. . .

. 기,- .
'

-

" h""

. .

- ):]. 
. ][--')묘.]-f

m 버1룰린 진처]

자고.骨처: 연Ix·의11),L힘조훤· 의시.힙최/ 모(tV'봉게 칭

과거 끼s來)」V院들은 - 신 19田년 I'2 ·/ 31 일까지 힌·시시t-<L tIl骨 띠·라

의mil),L'Y]조71 外來珍疲서비스의 공]-.[을 허용t관고 있 · (사최1/]전 3G]i V

[111조 2힝-). 2.l. 리 나 If)92V! 1071 1 인까시도 어7)혀 존d/한 외래벙원哲-, 외

래·di'L소들, 게인 1-8윈들, 처 tE'6'·1이 있는 -t·f징분이· ·[ty:l"]싸來,'i命廉/))['무(에

� 

내해

서1 %fdA'/05[:);·-을 2해 이 시'한이 패z)되있디-,

y윈[ 
'

- 2Y1 이 -시니-X>· T' 외 레 1-g원들의 악 70%, 0 1 상이 解體피있거니· 니·

·만 힝 내의 병71, A-1깅-%]i니-, 게인1.y . !, 지1%'지·치단제 1·s Yl 또는 게인Ls우1인

骨으V 님어길'니.(표10 침-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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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10> 사회복지법전(SGB% 제5권 311조에 근거한 新聯邦해의

外)紅病院 시섣 및 醫師의 數 (동베를린 포함)
爛

l . . l V2헌 l ‥‥ l 0엽 l
l l 31일 현재') l l 31일 현재') l--- 

. - 

- . .

. -

‥‥ ‥ 1雪요],,, ‥‥
l

]
‥ ]- 

-- - -

노 圓 2
4 Th0ringen 주 : 1994년중반

자료출처: 연방의료보험조합 의사협회

일반의 및 치과의사에 의한 외 래진료 서비스는 현재 新聯邦州 전역에 걸

쳐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開業醫師密度가 아직 전체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

니지만, 지역적으로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不實하다거나 심각한 부족헌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표 11 참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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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I 新聯邦州地域 醫1(Ii의 密度 (-V베븝린 포기-)

. . . .

- - - - - - - - - - - - -

' ' ' ' 團 團 團 團 團 ' ' ' 團 ' ' 團 ' 團 ' 團 團 團 團 團 ' ' 團 團 ' 團 ' '

[ l ·)1判 17{당 $Al·l]상 ·yy수 l
i-.. . . . . - . - - . - . . - - . 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

i. ,,,[ 
. . l 

->'

習-....-l-..-P盲....-...>.-./ 
' 

l 
'-

訂' l
l

l ‥;·
屋츤/ ]" L시i關;-;·;;團)關;]·;긱圈

I
L

O

자iL舍처: 연1-%-110:1부

8.2 시臨治廉

俯束獨 서는 종합빙 71의 7%만을 L 1111部1"l - c/로 II(회에서 운잉 - 이

l

;밥고 있었디·, )-s무1들은 %I<il, <·r가재·정으보부터 공Y{·펴는 제원을 봉헤 운잉

되었·는데, 이 운엉자<f-K l

' 

i'A :대;d'院의 지출비- - 이나 공급 서비스01) 의해 뚜1

정된 이 아니리- 일반직으<,t l

' 

i'l-41·'l迦/,濟[l)·J인 데이타.計 -i'-r거j>L 1정되있다,

%;·;슴)A'A'l·:-P- 給0分野피. f/:1聘)妖]f에 띠·리. 미-을骨'71-IrMA·l, 뀌4힙'l'9원, 管111,l 4

]·t·g yl, -<J(-<l,분종합벙AlA료, - ' /분시이 ·:r·잉·으5'L-1/디 昏제- t 반았으미 운

잉피. 조 긱 C I
/- 조가 비 표율껴 이있고 採'C내1:·)] 없었디·.

통인후 대]iL분의 崗營線51hI;')'l<과 A. 
'

Y'il)x] %;'[슴]Al%'CE 牛선 지12·자지노1·坤

로 이앙되었디·, 종7'j-빙71을 인수할 - - 의%[ Al[시한 개인운잉권지·와 게3다1>·지·

자{'T u)IA- 서서히 니·니.M-을 뿐힉있니-. IS3<·'l 3(인18'7의 겅7 익[ 15% 징

도 의 종합1%71만이 게인운엉7,!지·에 의헤 운영되었고 C't 나%·]지 絹<o·%%'院의

운임 /자1-r 7<j[·l%Id(1體피. 
'

I f.l!.公7,71씨體가 2.>-각 진반써 차지 兎다. 이에 비해

1993811 新聯)<l;州의 7] -Y 단지 0%II 인)%-엉 7-1지-, 익1 A%,가 ·지·A w·익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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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약 68%가 公州團體가 운영하는 종합병원이었다. 공공단체 종합병원의

수는 自律公益團體와 개인운영권자의 병원수에 밀려 점점 더 줄어들고 있

다.

모든 新聯邦州는 練슴病院의 병상을 줄이기 위해 종합병원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헌재 주민 1인당 침상의 수는 구연방주와 맞먹는다,

舊東獨 병원의 建物들은 평균 60년이나 된 것들이어서 대부분 아주 열악

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재원부족으로 건물의 磨鈍를 방지할 방도가 없었

다, 병원내 기술적인 장비들, 의료기술 장비들의 상태도 마찬가지였다.

통일이후 線슴病院部門에는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수많은 線슴病院

이 정비되였다. 이들 중 일부는 연방 부가 束獨復興 프同對應策의 범위에

서 지방자치단체 일괄平자용으로 지원한 재원을 통해 정비된 것도 있다. 일

부 지역의 경우 구서독지역에 비해 결코 손색이 없는, 최신 의료기술이 갖

추어진 線合摘院이 들어섰다. 다수의 線슴病院이 건설중이거나, 건설계획 이

수림되고 있는 중이다.

표 12> 東베를롄을 포함한 新聯邦州地域의 痛院 數

자료출처: 연방통계청/ 연방보건부

종합병원의 막대한 投資需要에 부응하보 新聯邦)·l·1地域 주민들에 대한 입

원 진료서비스의 수준을 과감하고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연방정부

는 保建構造法 제14조에서 新聯邦께地域의 병원平자촉진을 위해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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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4%J 기긴- 중 (J:.<l-'. 7익 DM의 제징지원-g- 보장'하기로 약속兎다.

모1;s·정부의 제정지 ·l 이외에도 L추징부 역시 l.開5닌부니 2004V{까지 적어

V 동원힌- 5·준의 재71을 통해 Io] l<l-劃에 71-여하고 있다. 그리고 t871이-2-

자 EL는 진A-tIl] 지볼남당자V 1%5M·1부디 20141d까지 [H]- - 한 수준의 제욈

을 조 일-하게 된디-. 총 31·모가 최소 210억 D삐에 달하는 이 jk[OJ프로그8]을

통헤 新聯11]州의 7윈서1.l)스논 2004V{이 피 먼 서> 지 리과 동인하게 T>(h化

)핀 깃이다.

8.3 精)Ii111病 治廉

舊束獨의 정신빙에 대한 의묘서 비스의 -Ac-i:f-E 
시3 이 지닌· 6()IPfLk 精

神病院1攻.·Il(:을 朴던 초 기수준가 비슷한 징)L있다, 서u]스 공급-/조는 중兮집

Y1히 조직을 가졌고, 거의 전적으V, r-s 무1중심의 운엉제제를 갖추고 있었다.

외 레진료부문의 겅우 외레빙윈과 의부실 l<1111鮮.精神科가 있었다, 건물싱,

조직상의 결힘·들은 이 러 l-에서 정신빙 시신의 황 叫旻 초래兎었다.

大兩 精神病院듣은 [)00게 녜지 l,800게의 iu상음 갖추]I 있이서 항상 ,閉

過收容合 하있y 미 l'-E 배치된 비名·01 높았으며(최고 60%에 이름), 問題

1 1JL의 치1:난L 일이 디-양한 질벙 닐 장에를 기 진 강기포m吾叫 
'[l(i(슴]fy$

하는 V ttr-P 1'd-제조j各 인-고 있었다.

이같은 상촹·舍 개신하기 위헤 >방정j(는 %d'은 지우1을 臧다. 束獨復폣 jc

Io]對應策꽈 자치VI·제 융지·)CA'L-'l.람에서 나온 원은 징신)·s무1 7 윈부눈·의

가장 시-計한 투자수요에 사-S-省 수 있었다. 資質[/i] l·. 프로21 램을 봉헤 언방

·징부는 L'9 71 밋 헹정JFV-의 짐징권자들가 지도적 워치에 있는 사로1'吾을 대

싱-으로 敎%쓰료그낵1/-8- 신시 
'剋으미, 

l
'

1 助/l-吾의 헝성 밋 운영을 저원헤 왔

디·,

精깨病 珍]%i體系를 -
"

l

'

E 조조 졍하고 헌대직인 정신벙7-1에 중요한 외래서비

- 4>tI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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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및 종합서비스, 그 리고 시설들을 확충하기 위해 聯邦保健部는 
"

정신병

원" 시범사업의 일촨으로 시범프로젝트와 시범지역을 촉진하고 있다. 1992

년부터 1994년까지 여기에 투입된 재원은 약 1
,
800만 DM이었다.

K4 醫藥品 供給

舊東獨의 醫藥品 供給은 국가에 의해 조직화되어 하나의 콤비나트 형 태

로 합병된 14개 의약품 생산업체들이 펄요한 품藥品의 대부분을 생산했으

며, 國營 공급사무소와 12개의 공급저장소를 통해 집중 분배되었다.

약 2천어개의 國營藥局들이 환자들과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했는데, 그 수

는 약 2천여종에 제한되었다. 醫藥,y&의 가격도 국가에 의해 책정되荒다. 약

품종류를 보면 특히 현대적언 醫藥品의 경우 심각할 정도로 부족兎다. 허용

된 의약품의 공급량도 층분하지 않았다. 특정한 高效驗의 藥品들(이른바 C

라고 명명된 약제들)의 공급은 단지 특정한 專門품나 醫廉施設에만 공급되

었다.

통일후 즉시 서독지역에서 유통되는 모든 종류의 의약품들이 新聯邦/l·1밴

域에도 공급되었다. 舊 國營藥齊[]宿1(賣商들은 私有化되었고, 공급저장소들은

구서독의 도매업자들에게 넘어갔다. 종전에는 약국들의 약품공급이 14일이

나 걸렸는데, 이제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약품공급이 이루어지고 있

다
m 4

舊 國營藥局들의 私有化도 의약품 공급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헌재 新

聯邦州에는 약 2,4M개의 民間藥局돌이 다시 설립되었다.

新聯邦)·l·l 藥舞]産業의 상황은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 졀毛 좋은 상태에 있

다. 그 렇지만 약품업체들은 국내약품시장의 競爭이 심화되었고 동유럽 수출

의 조건이 불안정하여 아직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소기 업의 형 태를

뜨]었던 舊東獨地域 製藥産業은 그 동안 완전히 私有化되었으며 근로자수는

약 6,600명에 달한다. 제약업체들은 대부분 구서독지역의 파트너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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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반]1 있다.

지 난 3h-1 산 익·기 [] 체의 매脅·3(는 기의 분1친싱·테었다, Lf 러니· 지VI- :-]년

간 이3의 新聯11디·IP%] I l]'場1>i/J'1은 이 지익에서는 -<Il%'l· 의111 가 있]-c데,

%獨地]%J( 의 익·-W시징·이 -

I

i
I

- 

h'.l·하게 성징- 1에 띠·리· 약 50%에서 21%,로 I >·l.이

A[다.

17)[1닌 1 ,l
.

I 
c>l-)i닉21 +獨]'IB])%에시 -W신되·l:- V<]:- 악+PC-이 시<·:-지3에서

d/rn - B.X.Td 수, 있게 되있니-. 및가지 예吾 보1/l. 新聯):1이·1地])%의 製藥/;l%][>l'.A;·이

서%]-시징애 /,L. 진출힐· %· 있 . -:-< 1'j-d- 인· /< 있0.

8.ii 公衆-保健시 비스

외 레의 %V-시 비스 및 입%.1의2,l--시니스 외에2L 公衆保健制度%2 J'[강J,L효, J;(

건서1.l]스의 ·
'

V--Ll-. 주[강-A진 L'-에 있이 2V요한 7]-V를 수'唱히·고 있니·.

s./W獨 서 는 니·잉:71· 기%0-13-. 에->,. -l-./V-) W'-域1씨體 (/ 1座]])i'L[-이니- 외 빙우

-k-이 이 y.t‥P 과제)A--S- 님'당'健었니.. 이 ) l) ]990rnd 8 ,l 서-A·에서 시- - 되1:- l
%9

C
, (·-L-l. -; (· 거 ,

f
- 서·A-의 ),t t;l>에 띠·->:. W I ,L·건소 박- 기1;0-이 조싱되있니-. 2 1 %'-인-

Yf[聯게州의 m w <[':- 廣남11%Ill:)體설-과 이 기에 <히·지 많'-C- //-든 l'1 治 l」'A>-은 시 l

a-'(의 지역B,t긴{]1나로서 F· 
' 

l 
'l· 

기V-A· 깆'춘 f%C健所<--;·-吳- 갓게 되었1.:-데,

이 y,ty-fl·:[- 지·치V{·체 치·)A의 71 깅-문제-:'+ %d- "히·는 
익 

' 

/' · 띠 만게 시 있0.

언ls·p,t긴J,!--:.< ]tJG01,!1부티 )q95년끼·지 資'f(l[·] ]-·.)(-로·:'l-램의 31흰--e-V- j,IrnYJ

기/·소< )시.%m--[·괴. 지 니. 新聯邦·)·l·1j'[h,]f%의 -
'

A「--A'-보건 시비 ]
l
'

· 7/·의 (사지-Ai-

. 0 대 심 으로 s )-는 El/. · i:; 1사에 핀요-%·l 새 715· -
'

A
" ' 

;.i 壺-l·- 데, 이논 그 -fl,L 하이

급 새j](운 )2)챈1%'[:에 질- 적- . 헴· i. 있 Il 하기 위'J-이 있다. 자질향상 A(·H-과

정合 성A-식 으3,L -PA-It하3J- 시 험에 R]-키 한 의사V·은 1싱家]빔座백[Il)l'i'-hO險에 71

겨한 깃으j,!. 인 정 2·'·1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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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b 健康保護

消費者의 건강보호 몇 생펄품, 담배류, 화장품류 등의 유통에 있어서 詐

欺0爲로부터의 保護를 위해 舊東獨에서는 수많은 생필품 관런법V-들이 있

었다. 그 러나, 住民需要를 量的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는 실제로 무시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통일이후 生2쇼Sd<(LebensmittelrechO에 있어서도 우선 여 러가지 과도기

규정들이 효력을 갖게 되였다. 그 러나 1993년 1월 i일 이후부터는 모든 生

·보·品 法規들이 新聯邦州地域에도 예외없이 적용되게 되 였다.

新聯최]州들은 이제 새로운 규정에 부응하는 生·2·品 監·靜機關을 구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新聯邦州들은 연방정부와 서

독지역 주들의 지원을 받았다. 1990년 10월 기존의 21개 생필품 검사기관들

이 필요한 標準機構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자 연방보건부는 新

聯邦州의 생필품 감독부문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機資材를 확보할 수 있도

록 재원을 지원했다,

이와 더불어 se]-른 시일내에 이 기구들을 사용하는 방법도 전달되어야 했

다. 또한 생필품 감독부문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法7J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는 /<지도 취해져야 했다. 연방보건부는 資質向上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913)[.·l.·.2-i 매넌 新聯끄州地域의 김그관,品 監·5部門 종사자들을 위한 再敎肯

過程올 지원했다, 이와같은 과정을 통해 新聯邦州 公認 食과檢査宅'들의 자

질이 구연방주에서 시행되는 公認 食11檢표水準에 필적하게 되었다. 소비자

의 건강을 뵤호하고 詐欺0爲로부터 피해를 빌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관점

으로 볼 때 이와같은 교육촬동은 共同體意識을 바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

다. 식품검사자들을 위한 정보제공에는 표본추출, 분석기술, 식품법 등이 포

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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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障4래者의 再남 7 適屬

서독의 )l>i:so<興.<SGIl) 제Ic(l 10조, 28조, 2 조 에는 징·에자의 깅 V 게)敍3

으로 필요한 지 원을 반을 수 있<.:- 이른111· Q[fi(IW·의 
"

)l
'

(l:會[l3 權'TI]"가 %/]륜

로 졍칙-피역 있있으L}-, 과거 A'/束獨에 
·:.C 잡에자에 데한 그-외· v-은 l%-o-가

飢었나,

A-수성 이 31중빈 구서&i-의 장애지-R 워'7'l- Il]:'>,o>);·과 Il]:)l(l'.6f化 지 우1조치가

][歸7]i>l(1·.CALU)0>a)[·에 띠·라 新聯11]州로 비-대된 이후 章'ill%11아1·11시 장에지-哲의 힝

v'·l-S A-f본시t-로 개신v]있다. C t 러 니· 신. 3(언방주간 모든 분야에 걷치 장애

인뉴[-의 l 1수(을 펑/촤시 긴1<B< 
'

l

'

i[ , i'l'[9 I i 標]-c 이.직 달셩피지 입'았다.

9.] 醫疲110,0

新聯11])·l·1地]或에는 특징한 I B]의 붐廉10'.>,rI'-S· 위한 h수시소1이 기의 似似

다, 톡히 다음斗 {l'온 C I- -23.-[-, 에->)]- k%/·f 빔'리· 
'l·지.]·r, 

대뇌부손상 
'l·지.+

반신미.비횐.지-, 2,·-링 
' 

l·자%[-의 재 :i·이 · l·l-A·l·.!.健다. 의1'L적인 제활과 직71 ·적인

안을 ·A이주는 醫疲-職)IIi]'.>,[;'/)([>,·'[(%은 거의 임있디-.

힝:2 . 1딜 
%:l. 간 -Y·신 적 인 복 1(는 祈聯邦)·l·]地域에 전리 · 앙적 인 l 1애시 )fy]-<

수준의 재Al·시%'1은 히·중하1't 것이다, /
I
l· 제적인 )L로 비트01} 대한 개시들이

斯聯11;州의 )l
'

d:57611'-房피- 
'

Ill:>,0擔3'l'機1frlV-VI 71 력하에 이 미 수립시고 있]-t 중

이다.

9.2 障%l%l,者의 職栗適應

荊貞獨에서-:-< 障{l[/. I ll
'C

·
/

% 41·'-의 직 71-V!.-H-이 가능하Tdd f>2業場에서 이Y어凍

다, 장애의 %·-i-'f-나 정도에 1따·리. 직·입 짐·에서 직업 -71+,-H 을 Id'을 수 일&·< 청소

h·1잡애자+-(은 신체장예자 1길 7인%->-各 위 
" 

l- ][i'AT敎511]:活센니·01Z]3)니· 졍힝

외괴.의 ]酸.7'Ill:·%ri部']'E.에서 Ad,-H-을 %
1

1
- l'았디- ][i'k:%敎-t Il]:Rfi%Il디·가 國%이였도1

반T/l, 교최소속 벵우1둘에도 직업재쵤·부)%->M·이 있있다. 작i]정·이니. 재횔·%11터

- 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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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교육을 밤을 수 없었던 청소년들은 保健社會機關들의 보호된 작업

장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다.

成人障壽者들의 경우에는 1人 일자리 내지는 업체내의 保護部署(약 490

개 업체, 6,200개 일자리), 家庭作業 또는 보건사회기관의 2널개의 보호작업

장(7,500개 일자리), 40개 자선단체의 
"

/로치료작업장"(2천개 일자리)에서

保護된 일을 할 수 있였다. 보건사회기관의 保護된 작업쟝에서 제공되는 일

자리들은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

新聯邦)+1地域에는 현재 질적 · 양적인 먼에서 서독의 시설수준에 맞먹는

장애자 직장적응을 위한 시설들을 과감히 확충중인데, 다음과 같은 젓들이

있다:

- 약 2,500개의 직업전환교육 자리를 갖춘 成/,隨壽者用 7개 격업장러

작업장

- 약 1,800개의 직업교육 자리를 갖춘 靑少年障碑者用 개 직업 교육장

모든 직업장려작업장 및 직업교육장들은 그동안 - 일부는 아직 잠정적 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 운영을 시작했다. 이 시설들을 叫충하는데 소요되는

총 투자액은 현재 적어도 18엌 D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0년

- 1994년중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3억 1,200만 DM의 연방 재원을 제공兎다.

또한 1993년까지 新聯邦께地域에 있는 17,000개의 자리를 갖춘 약 160여

개의 인정된 障冊者作業場 水準을 서독작업장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더 많은 쟉업장들을 확층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통일 시점인 1990년 10월 3일을 기준으로 보면 東獨地域에는 240개의 再

>活施設(약 14,000개 자리)이 있었으며, 舊東獨 사회보장 부문의 국가재원으

로 운영되 었다. 舊東罷의 법에 의해 장정적으로 인정받은 이 작업장들은 統

- 條約練結 이후에는 확충과정에 놓여 있는 작업장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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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F 인징을 기초$L 헤시 이 작업징·들에는 접수j(문, 직업畓9·1부문, 작업부

15 骨이 세jl< 설립省 수 있을 깃이다.

新聯邦州들은 우선 주정무 제정으로 계속 지우1해 줍으로쎄 기존작7]징·骨

의 Ar존맛

� 

하보힐- T 있었다. /( 동안- 장예지·-S- 작업장에 대한 각 비용분 ,l-

자듭의 費]11分擔率을 협상하31 
'합의하1,:- 

일이 진행되었니-. 원칙적으로 /p 든

작71장 종시-지-눌·은 징'애지-용- 직'W 싱으로 -島기가지 진에 직 7]훈 1힝 의 A

요]촉진교x-을 칭구힐' 권리가 있다. 종사자g이 舊束獨 시절 이미 하니·의 보

호된 작71장·에서 근무한 깅 % 이 있는 징 우 도 그 같은 /리가 주어진다. 직·

7]징-과 WIll]分擔者둡간의 협약을 V헤 이 긴--E 障11'{7:EAi-의 칭3'(Cd를 고 려하

는 l-s-안이 V-색되었나.

Al제 新聯邦州에는 F/0게의 公1-(fdf'l·'X場과 臨때公1'憶(l:業]易이 있는데 이 2

에는 2만개의 징'에지·용 인자리와 8,000밍-g- 수정-함 T 있1·t 부설숙소가 있

더.. 언빙'정J/A- $1師):l(州에 더 띵w은 지·입징' J지 리 새<L 미 i71되 거니. 기존

건물이 
'1대촤 

(힝·후 목적에 %$V록 징비朴고 적옹)되어이· 할 것으5A VI-님·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리· 부신숙1에 대한 수요는 이 진히 높다.

1991넌부h-) 1994년까지 新聯邦州에는 연방징무의 에신·과 [r!:障得名-tI)에

따른 보상기급의 재7·If 로부너 작(71 장과 부2숙소를 위-해 이7 0익 3,500만

l)M이 누3]뇨1 있다.

9.3, il:會11{J 
'

1빼活

l%4'V-S- <援1'Hill(]에서는 밀은 징%- 1자리, 시신, 기나 지71 및 기·죤의 가

능성에 데한 ]M'TI·-;-간에 -M-i·/-헝상태기· 상존하고 있디-, 19잇년 1원 ] 
. 1부터

聯邦)l'tI:舍扶1)J·o<이 新聯邦)·l·1에 I]-l-효된 F 인부 제한키인 기준이 씨셩-되고

있다. 에-趾 들민 장애자적섭-시 ·1을 위 한 )/] 직 청</권은 ]Id:會·Ll[l%J 施7/1씨體

가 필요한 시선파 < 년/-A직펄 깃추L,( 있거나 A:·1정된 재71舍 통헤 A 될

수 있을 떼에만 효럭이 있디·. 이 )· 동헤 ]l>l'.Pr·IM)) 施1)'1朝體는 주어진 제우1

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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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긴긍한 사회복지시설과 근무조직의 정비 및 확충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 의무감도 강화된다.

후생복지협회, 자을지원단체, 부모협회, 지방자치 등과 같은 障壽者施設의

각종 주관단체는 장애인의 주거조건과 생활조건이 개선되도록 집중적 인 노

력을 경주하고 있다.

장애자시설을 구축할 때에는 입원시섣 뿐만 아니라 常時 應急支援/i%찬도

동시에 마련하어 
"

入院以前에 應急指置(聯邦社會扶助法 제3a조)"라는 기본

원칙이 의미 있게 시행되도록 하고 장애인들이 自力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

건이 긴급히 마런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新聯邦州內 전체 장애인 주거시설 중 41%가 새

로 설립되었다. 이와같은 신설에도 불구하고 정비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

시설운영단체들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다.

- 각종 시설의 10%는 신축건물에 입주

- 주거용 숙소의 35% 정비완료

- 주거용 숙소의 45%가 아직도 정비대상임.

追/]U需要와 整備需要가 많은 분야는 현재 정신장애자와 - 多重障碑者를 위

한 시설들이다.

T4 重障壽者 現況

舊東獨에는 약 130만명의 重障碑者들이 있였으며, 이둘을 위한 개별직인

보호규정들은 勞動法에 포함되어 있었다. 고용의무조항은 %외가 너무 많아

유명무실兎다.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調整金(AusgIeichsabgabe)
I

지불의무는 1990년 이후에서 비로소 적용되고 있다.

重障壽者法의 확대적용을 통해 單:障得者들의 격업활동적응을 지원하기

- 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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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전제조7-1.둘이 마린시 있니-. 이-名 러 기·V 
'l· 'l· 

VI·기간 내에 IB:l;<(fIs.者協

3가 ·징·에자吾-을- 획·인하고 중4-애자 骨%g서를 빙·if하는 직·업이 시직·피었다.

지금까지 新聯11에·l·]地域에 세로 <
l

'

L

축된 헹정기괸·에 의해 150민· 이상의 조1칭

긴중 이 미 q6%가 처리되었다. 익< 92만 27119의 (미(t<i碑4'E l

'i'登1(l]A기· 
반骨%1

었다.

겅 c /조 조 정직-입으로 인해 紫聯):1대·1에시는 중징·에자 실7]자嶺V 눌어

났는 비., 
/<職1'lu인 중장에자.의 수는 1992넌. ) l<+19 의2 3만16으로 늘어났으

나 l%4닌에는 연평]·.(· 약 22,50012에 V(한다w

10. 바間 il:會福社團體 닐 l<1 助幽體 構築 支援

舊束獨의 LCl卽1'il:S]Ii/,il'Il}:'t];:70·'reie Woh1fclhrtspflege)온 파거의 정치상촹하

에서는 /,14邊1'il( - -<히 Vi( 회의 잉익 - 애 위 치'힐' 수 비'에 입었디., 민간의

다양한 사최시신파 서비A哲은 /l</l[銀으며, 징 치적인 - 판에서도 i,{장피지

않았디·.

統 · 條約 제[低& 는 
"

민건·사최복지단제들과 l 1긴·청소년신V단체吾은 그

시선 및 서비스를 봉해 基本>)<의 사최적 복지국가 싣헌에 반드시 기이省.

니·"고 tg시되이 있다, 연방정부와 l;Il간 시.회식-지닌·체들의 공동목표는 잎으

jA 멋넌간 역동적 인 과징을 기치 新聯)1에·l·1地域애 서-3-과 같은 수준의 사최

복지시선을 
/

l

'

[ 

축하논 젓이다.

71방징부는 d90닌-692V{ 기/l-중 거의 6 ]만 1]M에 이르는 핀을 누입

하여 束獨地域의 >l(]:會1'Ii'/,;11i:團鎖 3L%작입을 지우·1했다. 또헨· 긴함지71프로그

램에서 니·오는 인방정부의 XI]윈오로 l
'

1律1'r9 )Id:如';i'M%l:1이體들긴·의 진<·'r적인

연긴망이 
-

l

·

. d었</, 양V ,l 선 y 장에자 선에 데한 제 T처 )

7진되있다. 게다기- Il·]轉基金(Revolviugl'unds)이라 
'

) 깃이 있이서 이로부터

i<間11d:會([i'M>i}Ii:1朝{갑骨에게 사회-bp지시1/을 1기에 3'l-축할 수 있도록 2자블

A'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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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였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新聯%d+1地域에는 그 당면과제들을 고

려해서 매년 2억 5천만 DM의 재원이 제공되었으머, 同 基金의 총자본액은

1억 DM나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총자본금이 新聯邦州에 순차적

으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의 정비를 위한 길이 올바로

열렸다고 하겠다.

독일의 社會統습을 위해서는 사회부문에서도 시민들의 적극적 인 촬동이

요구된다. 이는 自彩)團體들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직업적인 사회서비

스 및 보건서비스를 보완하는 젓으로서 상부상조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

수 있을 것이다,

연방가정 · 여성 · 청소년부가 싣시하는 시범프로그램도 이갛은 범주에 속하

는 것이다, 이 시범프로그램은 新聯邦)·l·1의 17개 지 역을 선정하여 自助活動

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주게 될 젓이다. 이 프로그램의 핵

심은 0助그룹의 창철과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접촉장 또는 정보교류

장을 설치하는 것이다,

최근 연구조사에 따르먼 서독지역에는 약 190만명이 5毛여개의 自助團體

및 시민 봉사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약 150여개

의 접촉장들이 준비되어 있다. 新聯邦)·l·j地城의 경우 지난 1989년 체제전환

이 시작된 이후 특히 도 시지역에서 다양한 그룹이 주도하는 자조활동이 게

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新聯邦)+1에서는 약 2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약

8,000개에 달하는 自 밍J團體 및 시민봉사단체에서 後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自助活動 促進을 위한 각종 시셜이 구축되고 있는 중이다.

연방정부는 독일전역에 연대적인 사회보장 시스템이 자율적이고 자기책

임적인 이읏사랑과 소 모 의 조직 및 0助團體 등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보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과정을 지원해 주고 있다. 그 이유는

자발적으로 참어하는 자들에게는 응분의 지원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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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까國)<後1;l,救助의 擴7% 및 新聯 l]애]iJs 定着擔陳 擴)k

3대 7셍1복지넌-제인 키·리니·스(CariuiS). 니아코니봉사VI-(DirIkonisches

Werk), C-로자후Arn지단단(Arbeil:erx 시�]fahr[.)이 운잉하는 外1시人 ]l

'

il:會相敍

綱이 -3'L축되0-1 있다. 이리"l· 조 직 Lu-이 %i'-聯11대·]로 확데피고 1995<'1까지 l

%M'/,·B 사회부의 지 . 1을 -

'

1해 싸國人<[·여 민7]헤 있는 지익 9개 싱·님-소가

게신되있디-w 新聯邦州의 겅-Y-, 특히 A.+獨괴. 고- . 게피·'을 체 1하여 살고 있

는 외>l 인3-에 게 상담지 . 1을 하21'< 있다. 외<·r인 싱·남7]J,t吾 준비·히.는 기.정

에서 19321i-i.보러 Iq94<CI까·지 Sachseu)·l·l 독인키7]자사0]RI() <舍/가 운잉하

2·t 있는 시비프-f,Lv·1/-<-가 중요한 역한을 히-t·+- 있디-, 이 X로잭트는 인범·y,.동

사최부가 지 1%]하고 있다. h'-· 프로 젝<<의 x·x과제-(< 외1·r인<f-V자와 2 ( 가

족의 직71 및 사회4 착名 위한 後11(611織%>-]A C 
'

l- <하고 l]resden과 Leipzig

지익을 4심으로 한 %1外1십人敵%·1惑읕 飢애1. 깃이다, [i-·] 프旦 피트의 복표

]- 1 )독임인과 외국인 후 l 나7·에 내한 싱·남, 2)외국인의 자2L심 강최., d)자

러//-제 기 l, 4)存]),힐·동 강화를 J4- 
'{· 

對꺼.IA)%, 敵對感 Il l]제 V.이니.,

인방),--<사최부는 A'+獨과 /·'t.g.게약各 제 1한 외/·r인 계익·교.료자의 직

엄려 · 시.최 적웅- · 위 한 /)제)'」:프j;L311트-]-f- 지 원하고 있다. V:15업과 숙박요

식 . 1에 J )]을 - t/고 <-1꾜·. . 이와 시.회/l)(-d 직 I ll- - 을 중심으y,L 7·17.3,CA 및

職栗轉換敎0-A 신시 
'7}'/%JL써 

과거 e.t;-;f-j,t지.(주로 메트납 사람 
'

J.)었VI 사

l'L[에개 公認"a洛,i(%名 부여'히·고 이 를 통해 w %
, I V시장으로의 진奇기최가 너

- - IS'이·지-I/-록 꾀히-고 있더-. 이외· ·b'-시에 11osL()Ck-l.ichLeu]lagel1 에서 실시

되고 있는 프로 젝1-5-는 - l ,
<

, 시 의 7 성지 역네에서 외국안과 -P-인인V-이 보디.

회·목'히-게 %- -f 있는 ]/]·안-g- 모 섹하기 위해 미- 1힌· 깃이디..

인Is-d·---V사최부가 지 원하 [- 까]q /,>'l')A' . h이- 그 기‥<을 위 
'l· -b;-인이]A .

과징(, 祈聯)'1애·]에서 이미 <(- 셩과를 본 1 11· 있는 外國/, 勤勞-/i-의 1%t,l,)%,

들을 위 해 <]시 한 地1[l< x-S -t·'l-수주제AJ-L<( 새미니.외. 미.찬가지3';L, 新聯11(Il·1로

리·대피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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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1월 Ii일 聯邦閣議는 독일통일후 연방정부의 外國人專擔'6' 업무

범위가 지역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어 1992년 2월 1일을 기해 외

국인전담관 Berlin분실을 各部 合同 實務專깸課로 격상시키고 특히 對政府

접촉, 新聯邦州內 조직, 束유럽 여 러 국<1-외-의 관게 등을 중점적으로 디.루

도 록 하였다.

이로써 外國)%,專擔官은 新聯邦州에 있어서 외국인 후건구조의 확충, 폭력

사용과 對까國人敵對感의 퇴치 등을 지원하게 되었다.

IX. 生態學的 生活條件의 單-化

1. 統 以前의 狀混
"

1.1. 舊東獨의 環境毁損

舊東獨은 하나의 거대한 環境汚染 지 역이였다. 40년간 지속된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向然이라는 資源을 무자비하게 다루었으며, 이오< 더물어 필요한

구조적응조치는 소홀히 해왔는대, 이는 부분적으로t 아주 심각한 정도의

토양, 수질 그리고 공기의 오염상태를 야기시켰다,

통일당시 環境汚染 상황을 부문별로 보면 다음과 같1 舊東獨의 하천 관

리체계는 전지 역에 걸쳐 심하게 오염되어 있었다. 흐르는 물의 3%, 그 리고

고여 있는 물의 1%만이 生態學[yJ으로 온전한 상태였다. 流水의 42%와 貯

水의 24%는 값비싼 기술을 사용해도 효水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농했다. 하

천의 물은 공업용수나 관개용수의 조건에도 미닿했다, 또한 舊束獨은 엘베

(EIhe)강을 통해 北海(Nordsee)를 크게 오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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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新聯邦州內 조직, 束유럽 여 러 국<1-외-의 관게 등을 중점적으로 디.루

도 록 하였다.

이로써 外國)%,專擔官은 新聯邦州에 있어서 외국인 후건구조의 확충, 폭력

사용과 對까國人敵對感의 퇴치 등을 지원하게 되었다.

IX. 生態學的 生活條件의 單-化

1. 統 以前의 狀混
"

1.1. 舊東獨의 環境毁損

舊東獨은 하나의 거대한 環境汚染 지 역이였다. 40년간 지속된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向然이라는 資源을 무자비하게 다루었으며, 이오< 더물어 필요한

구조적응조치는 소홀히 해왔는대, 이는 부분적으로t 아주 심각한 정도의

토양, 수질 그리고 공기의 오염상태를 야기시켰다,

통일당시 環境汚染 상황을 부문별로 보면 다음과 같1 舊東獨의 하천 관

리체계는 전지 역에 걸쳐 심하게 오염되어 있었다. 흐르는 물의 3%, 그 리고

고여 있는 물의 1%만이 生態學[yJ으로 온전한 상태였다. 流水의 42%와 貯

水의 24%는 값비싼 기술을 사용해도 효水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농했다. 하

천의 물은 공업용수나 관개용수의 조건에도 미닿했다, 또한 舊束獨은 엘베

(EIhe)강을 통해 北海(Nordsee)를 크게 오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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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개 이상의 
-

l[;地<t부터 발Ar하�-:.<- 40억 u //a의 공업 메수 가운네

95%이싱·이 처 리되지 않'거니. 지 리기. 분중분한 상 旦 하 3으로 훌러 吾어

갔다. t
%

·1 의 30%만이 싱]j'야적 
-/p水處꾀!. 

시신의 헤택블 반고 있었나<서

독지익-F 90%), 이기서 f]')/%施,%·의 데부분은 d-지 )
i
L 분리으로 가동피고 있

었디.는 7j율 Lit 리헤이· 한니.. 30,000 km에 V}'하는 공공하수%11· 공L 60%-70%

는 파손.핀 싱·대있니., 이 V 익· SOU k]11는 
'

/- 게 손싱·피있기 tf]112- 시-;'.f한

징비기 32했디·,

F/L'한 지하수의 보존상내->/ y]·w獨때60 
-

'

A
< 입지 S'-1과 농업지익에서 게속 악·

희.되있고, )·a 커·&·11과 튀 링 布주 지익 은 진산임으로 오7] 되었다(보록 도 헤

Nr.83 침·조).
a

봉 )딩·시 디-2- J] 한 오7]을 보인 깃-P- . <,e )LV(f)'染·이있다. 처 리시실의

미비로 매b·[ 500만-.-600반 r의 아촹신·가스가 배출 1었- - 씨, 이로써 AAA冊

은 주삔 1 인낭 아쇱·신·기·/ 오임이 세계 1 위를 차지하있다. 이기 다 오1간

2201핀-從의 t%)應汚染이 있있니.. 이5-;L 인헤 캠.+獨은 유7]에서 대기오엄이 기·

정- 심 한 
-L·
l·가있니·,

또한 t.+獨은 19890 1인Id' 이신·최.덤-소 배舍3J;이 20否으로 이 분이·애서

V 세게에서 先頗%f 차지히·21( 있있니-(이에 1 11해 프링-스는 7톤, -/서-3 은 11

톤이었음),

L-l-후2 기合로 인헤 A:+獨은 전기외. 인에 니지를 셍산히수-네 있이서 구

서독보다 1 차 에너지側· 필-인 너 Yd'이 사- ·
'壺니·. 

i.貞獨 1·71쇼들의 평;·(' 진

리立合은 28A있으미 /
l

'

t- 서%fC. 35%였디·. 익외에표. 熱調節 /id設과 斷然 /i(k

l

. %·의 부족으로 상·딩·한 
-用:의 

에너지가 닝-비2]J있다.

as년 
'

){재 i,6[iO만 진체 동->7· 익 7민 · 중 (1)약 4:·10빈·13이 기준치 이

상 -l 粉廊 꽁해지 역에 거주하고 있었2il, 밍)의· 600만&g이 기준치 이상의1 아

황산기.스 A" J%域 산2i( 있었디·, 2:t 려나 V됨-치·니· 촤물차가 毒'지 鶴'2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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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산화질소(NO2)의 오염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부록도해 Nr 100 참조).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체제는 환경보호에 관심이 없었으므로 쓰 레기처리분

야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臧다. 약 11,000개에 달하는 가정용 쓰 레기

처리시설 가운데 120개소만이 정규 埋% 地로 적합兎고, 1,000개소는 통제

를 받는 매립지였으머, 나머지 1만개소는 야적장과 같은 埋立地로 일반적인

처리기준도 없이 운영되었다.

가정용 쓰 레기, 판매부문의 쓰 레기 및 산업용 쓰레기들은 環境을 고려하

여 적절히 처리되어야 兎음에도 불구하고 그 러지 못兎고, 또한 環境有害物

質을 부주의하게 취급함으로써 쓰레기 매 립후 심각한 토양오염 및 하수

오염이 발생했다, 지질학적으로 볼 때 쓰 레기 적치장으로 적합치 않은 갈탄

채취장 또는 鑛石 i取場들이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埋곡L地로

사용됨으로써 더욱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났다, 많은 경우 독극성을 함유한

매립물질들이 이미 지하수와 직접 접촉되어 지하수를 오염시겼다 (부록 도

해 Nr.101 참조).

많온 산업지역 및 商業地域에서는 독극성 물질의 부적절한 취급이나 부

주의로 인해 생활과 환경에 삼각한 오염이 야기되었다. 할레/라이프찌히 지

억에서만 5,048개소의 L壤汚染 可能地域이 파악되었는데, 이 중 553개소는

그 위험 정도가 아주 높고, 2,299개소는 보통이며, ),637개소는 그 정도가

닐다. 헌재 진헹되고 있는 조사에 의하면 동독에는 7만개 정도의 汚染可能

地域이 앴는데, 이 중 대부분은 舊束獨 공업지역에 위치했던 지 역이다.

지난 40년 동안 舊東獨에서는 길탄채취를 위해 약 12만 ha가 프1-헤쳐 졌

는데, 이 중 약 50% 정도만이 결함은 많지만 다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심하게 황폐된 약 100 km
2

의 休耕地는 추후 재경작을 위해 대기중인데, 이

지역은 특히 수질보존에 유의하여야 한다.

舊東獨의 採鑛地域인 라우지쯔(Lausitz)와 중부 독일의 갈 지 역에 自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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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節 수잘괸-리제계룰 최복하는 분제는 가장 비-1이 많이 吾고 장기적인 투

사가 궐요한 41·겅문제이다. 라우지쓰 지 띄의 강물 유입지익인 S pree,

Schwarze BI인cr와 Neil5e 및 중보<181 鑛1-1에 속해 있는 Mu1de, WeiiSe

E1ster, Plei{ie, Sat1]e, 그 리5)w l-fode지리의 수질괸·리는 지난 수{]넨 농안 생

데게에 관게없이 採·鑛 
'l· 

길과 지속적으로 피·괴되玆다.

작센과 뒤 링 4% 지 억, 그 리51 작4]]-인-릴'트 지의온 이미 중세 초기부터 省

이q 굉·%체광이 7]중직브 旦 이7어진 <E이 니-, 이로 인해 펑<·t치를 넘<·c 鶴'

은 잉·의 1%-사성물진과 )r어)屬物質억 j [·:態 ly보 흘러 들이 갔다. 비스무트

(Wismut) 지 익에서는 1946년 이후 우라]:i- 採鑛이 쵤-발히 이 어·AA 데, 이

는 環境>S"染을 더욱 가중시臧니·. 비스{/트의 7라% 採鑛온 1990<>1밀' 중%0-

되있다.

-Y 라Jo-, 친, 기타 꾕석 採鑛으로 인한 
·A-染떼能地域은 

의· 1,500 loT/이19,

총 1 만 km
'·3 

닫하는 지억에 11치 61 게 분포되어 있다. 여 기 는 오)/닐.

수v·l 에 난하)-t 採鑛 A니 삐, 수빽게에 y{-하는 採鑛施,발과 적 소
, 약 20

게의 J전시선이 있었다. 이 1] J시설F 선꽝과 정수작엄으로 인해 Sl아11hI.

조) 싱·내있디·. ]脚11(放身·l'能1Yi隱途((Dundesan기 fOr Strah)euschLl(Z)의 제1 J[(

고서에 의히-민 Wisll)U( 
· 

산지%읍 제외한 (5'染>J能地]或의 데부분은 아직

이 렇다 힐· ts·시·V 오임을 Jt]w이고 있지 種'는 젓으로 - . 리났다. 힌제 의·- 240

km
2

에 VI-하는 지 익이 ·집중적%.로 조.사되2iL 있다. 그 동인-의 김사K:1과-1 보

민 汚染매能地域 익) 5 ,
000게 V 익: :-l,600개·는 방사농 오임이 似]- %1으A<

핀·정시었다, 나미지 1개]0게1- 
"

放身,l"能이 오엄되이 있을 가능성"이 있1.< 겻

으35 7]-정 직으로 3314시었다. 이 린 봇 은 聯11;))'M射能(닐1]'値臧)에 의헤 
-1분시인

빙·시.능v·>사가 신시 l 것이미 그 K<1과 세),L적인 lg가가 네녀진 짓이다.

또 하나 중요한 <,!·세1.:· 舊+獨11'A".%)' 
·/시.A. 복직으로 사용 1 있V[ 지 띄의

오A분제이다. y인된 V임에시 헌제 사경-피<·t 있는 군사싱- 트지의 총먼적

F 100만 ha인11], 이 중 A+獨)님<'4(.(NVA)이 시·- · 한 3,300개소 24빤 ha가

/6染 1能地域이미, C I- 오7]이 이3-- 정 ),:. 심각한지는 - Y-l'l 지·세 
'l· 

조사가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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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후에나 드러날 것으로 보연다. 그 중에 연방군이 나중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약 700개의 부동산 중 지금까지 500개가 검사되었으며 약 2,500개에

달하는 토지가 오염되었을 첫으로 판정되었다. 구소런군 주둔지 역의 토지는

다음과 같은 物質의 %i度數에 따라 그 오염정도를 추정할 수 있다(총면적

23만 1천 ha에 있는 1,026개의 부동산).

- 유류제품

- 일반쓰레기 및 특별쓰레기

- 폭발뭏 및 탄약

가장 심하게 오염된 지역은 군사훈련지역, 비행장, 경비지역과 유류적치

장이다. 독일전체에는 약 45700개 지역 이 군사시설로 인한 汚染可能地域인

데 그 중 1/3 이상(1,632개)은 
'束獨地域에 

있으며, 이 가운데 350개소는 舊

蘇聯軍 주둔지, 253개소는 舊束獨軍 주둔지에 있다. 舊東獨時節 이들 주둔

지에 대한 뵤고서는 없었다,

舊東獨 體制는 40년간 기존의 資本스톡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다. 낡은 산

업구조가 수십년간이나 방치되어 왔다. 산업시설의 대부분이 현대화되지 못

했다. 그 결과 산업시설들은 非經濟的으로 운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

에 심한 오엄을 야기시키는 主犯이 되었다. 예를 들면 Es pen hain의 갇탄처

리공장에서는 6친명의 근로자 중 2천명이 修理部門에 종사했다.

舊東獨 산업구조가 이처럼 경제적, 생태학적으로 삼각한 삼태에 였였으므

로 舊東獨 政府는 이미 1990년 2월 첫 조업중단프로그램을 실서하 된다.

이 계획에는 Es pen hain에서의 타르생산금지와 Pima에서의 비스코스 생산

금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集中 農法, 異物質의 유입, 갈탄 노천채曾 및 채굴장 봉입으로 舊東獨의

40% 이상의 지억이 토지사용이라는 면에서나 생태학적인 면에서 침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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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y耕地를 산71부지 로 이. -
'l· 

결파 지닌· T·Al넌간 헤딩' 2 지논 태학적

으로 크 개 ///d廢化되었니-( 5장 V. ].:-i 침-조->. 히 가축사A 과 p]·물생산의

분리, 대3-t-모V 7싱된 기·今사육닌·지, - < 1로 인한 과-V-한 施)]13, 그 리고 굉·보]

위한 지익에 릴친 지하수 커- 1싱· -k이 tr· 인이있獵�. 한%'l 舊+獨예는 보호

가치가 있J( 개1l·가농성 이 있]-:- 대-ii-모의 자·오1공간V 아직 존제하고 있었

다.

자인적 인 VAl·기반의 파꾀외· 심가한 ]:·貝]y:汚染으료m 인헤 득징한 지익3에

시는 긴겅을 위%] 하는 경7-V Vf셍하있디·.

주복할만%'l- 헌상 - 로 /- l-Aitterfekl지3 의 깅-7- 만성기판지임 Al‥자가 핑]/l-

이兮AJA IJ)A'爐]t, 이이 들의 깅우.. 1BBl幾66 <·jc l·'기· l l
%
hI'히 1 l·AI히·어 이哲·슬

오오1되-지 種는 지역 t밋주긴- 廉養31네기도 循다.

핑·촤수소와 딕·회·탄소물로 <'t 게 오엄된 Pima지 익에시논 비거 및 열-레르기

성 피부7] 이 평<·i 이상으로 반)&1 銀너·, 또한 신셍아의 경우 뇌신깅 게y의

질띵이 자주 니·타난나는 점 이 파인되玆다.

frk獨 」Sc府{·t IZ()년 3윈 제춧한 環]'W'.政策42E';)j'案(Kouzept fBr ie

1<ntwicklung %r 1JUIWeltllO]i(ik)에서 A貞獨의 환깅헌실을 시음으로 숨김

힐이 밝'헌 l )]· 있다: 
"

동똑의 1貝境·은 - · 기, 선-, 토앙이 J]'R: y)質로 심하게 오

71되어 있다. 이는 인간의 건강을 위협 힐 W< 이니 리. 국가적, 세개직 치.운{의

l
'

1然保誰'에 큰 j P-남음 인·기 7고 있다."

1,2. 環境管理 總忽의 原1N

食:貞獨에 있어서 부1-강부문의 위 기적 상촹은 사최주의가 남긴 하나의 ta-
p

신·이니.. 각· 게인은 내개의 정7 1·깅J,t호에 대해 첵임을 포1 수도 입었고,

또 첵임이 있다2t( J-끼지-R-L 입·'2디·. 사최7의 체제하01]시 긱· 게인은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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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 라, 내려진 결정을 수宅하는 受動(l<J인 위치에 있는

데, 이는 환경보호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촨경보호에 대한 관심은 계획적인 경제체제에서 아주 소흘히 취급되었다.

한편으로는 단기적인 계회목표를 달성해야 했으므로 노후시설은 현대화되

지 못兎으며, 다른 한편으로 경제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시설

에서 나오는 유독성 물질들이 처리질차를 거치지 않고 생태계로 吾 바로

흘러 들어갔다m 이로 인한 경제전체의 손실은 단기적으로 성취한 성과를 넘

어서는 것이였다. 그 이유는 환경보호가 늦으면 늦을수록 비용은 그 만큼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舊東獨에서는 권럭분립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 통제하는 측과 통제받는

측이 여러가지 면에서 동일한 경우가 많았다. 즉 한 지 역의 물공급회사와

퍼1수 리회사가 실질적인 河川利用者이면서 河川·s-染者였으며, 하천부문의

통제조직, 즉 국가 하毛감독기관은 촨경보호 및 수리경제부 장관의 관할하

에 있었다. 그가 기업운영에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면 자기가 맡은 생산목표

롤 달성할 수 엾게 되머, 하천 감독기관에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면 環境保

護法이 무용지묻이 되었다.

계획목표 달성에 중점을 둔 결과 資本스톡의 지속적인 개선활동에서 발

생되는 
"

環境收益"이 사라졌다. 이같은 環境收益은 새롭고 자원보호적인

생산라인과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生産1程에 再反影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한때 부유한 적이 있던 한 국가의 社會間接資本이 관리소홀로 인해 마모되

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문에 큰 부담을 안겨 주었다는 사실은 심각한 일

이다. 그 한 예로 Mansfeld지역에서의 납찌끼 방치를 들 수 있는데, 이 납

찌끼들은 2次大戰 以前에는 벽으로 둘러 쌓인 水權에 버려졌다. 이제 水權

들의 貯水能力이 완전히 사라짐에 따라 이 납찌끼들은 건축상 또는 다른

면에서 아무런 고려도 없이 주변의 綠地帶에 버려지고 있다. 또 다른 극단

적인 예들로는 風光을 해치는 갈탄채骨, 건강과 환경을 전혀 고려치 않은

우라늄 採鑛, 화학삼각지대를 이루는 라이프찌/할레지역에서 일부 고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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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各 기.주1 % 레기들을 안·7)시신V 깃C휴이 시지 않은 매립지에 비 리는 깃

등-은 을 수 있c}·.

지.y:1베]/의 조진기 능各 하고 있1.:- [l」']회(Il-'l%을 치·0한 것은 잉3f·적인 수1

첵이었으미, 이로씨 자원-S- td·비하].:- <1과吾 초레兎니-. 이K-l·은 정책의 건과

<. J·3 에 L 1지부A,:-에셔 J]領-:'t데, 이깃은 가기먼에서의 인411디 1·l 가 <L%하

이 셜 닝·y'l- 힌.겸 巷/<- 이·기 健 w 미 ·지.원을 위- J히 -)l: 간率1'f(J으 st 시..y剋기

떼분이니·.

&·w獨經濟의 고 7]과 페 , 부%·한 깅 러, 그 리고 경제의 후진성 성'--F

<11한 )p]세게직인 횐-%]기合의 <l!‥!에 잡이하{:-CI) 징·에요인으j;L 리‥2-健디-, 경

제부분 g+'f d요힌· -
w

/조.조징이 이1;'-어지지 엄'았)1, 동.시<긴-의 Al-겅기合

적인 써치.<. 너 <B IPl어렸다, 여 기서 으.-리<·t 41-·진보%를 소畓히 
'l· 

짓이

%'l· C t민경 의 섕1산기 반을 어떻게 서서히 )
,
L 니뜨리고 骨<·r에]- 파피시키는

지 선[g히 <{· 수 있디·.

g.+獨의 A'·입은 기 의 전 지 익에 <J치 생대학·직 인 죠%:l 진히 고 러히-지

F)'이. 십 %'l· ]y]%f)'染·을 초레 螢디·. 1래 김-저 MCIUSfeM 지 익에시-:.C l'[給1'11C

經濟 )l- 이<d-L.;-<.< %l·표하에 환깅 대한 LJ 리 , t 임이 
-

'

I
t- 

리-趾 11鑛循·Icl

셍신·가는 세계 시정가거 의 10배가 h·'l ti-어갔니·.

사최주의 계의 검제제·제는 길과적F-로 수십 y·1긴- 資3·스톡-필- 그 [l]<'L 방치

하)1 계속 소모하기만 함으로씨 혼1-길%ti 조지에 데한 핀요성 이 지A·적으

로 증가循으미, f/1' f- 징제의 실211과 4윤성 지히·로 淨化에 필요한 재6.!이

Y] 
'

A] %갛·%] ->> 수 t /1매 H],는 /g내$'環이 게-A %il 것 이다.

2. 統. 
- 後 環1%改'% 릴,況

d901d 7Yl 1인지·j;L 環境統슈이 이-<되먼서 이긴-은 수상은 環境汚染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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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들은 環境汚染 淨化에 최우선을 두는 정책을 추구하도록 강요했다. 環境

統合後 지난 2년간 新聯邦께地域에 있어서 환경정책은 環境汚'染에 따른 위

험방지조치에 집중되었다. 환경부문에서 양 지역의 생활조건을 가능한 한

빨리 평준화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을 마린하기 위해 경제, 화폐 및 사회통합

과 더불어 聯邦環境法이 東獨地域에 도입되었다. 束獨地域의 경제재건과정

에서 環境汚染으로 인한 위험방지차원 외에도 環境汚染으로 야기된 投資

障壽要因 - 생태학적 토양오염 및 환경보호시섣의 미비 - 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였다.

Al. 危險防1L< 人閨과 環境의 保護

통일당시 환경손상은 그 속성상 오늘 또는 내일 당장 제거할 수 있는 문

제가 아니었다. 오염방지 능력은 한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위헝

을 방지하는데 우선을 둠으로써 자연적인 생찰여건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통일후 환경정책의 중점사항은 다옴과 같았다:

- 건강을 침해하는 危險源의 즉각적인 제거와 또 다른 위험 요얻들에

대한 안전조치

- 수질, 토양, 자연, 風光에 있어서의 잠재적인 훼손요인 제거

통일후 환경살황을 개선하기 위해 環境汚染을 일으키는 업체들은 가동

을 중단시켰고, 주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지원하에 수많은 환경보호 긴급조치

를 실시하였다(부 도해 Nr.81, 82 참조).

Greifswald지역에서는 안전을 근거로 5기의 舊소련식 원자력발전소의 가

동이 중단되었고, 건설중인 3기의 발전시절도 건설 중지되었다. Stenda1지

역에서도 2기의 舊소련식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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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VI 10월 :·}인 -<일몽일이2F Mc%rslehell/ERAM' )N'사X-페기물 최종 직

치쟝의 인·초1분제는 Il%'適'j(X態且 ·개1'1피었디-. 최종 적 치장의 장·기운%히기·에

관'<'f 1986VI 4월의 V/정<'-<거에 데해 d;·l;)d 3시 진문성으로 보나 141旻상으

로 y,t나 이·),t;h 분제점이 없다고 8·<1하었다.

그- 레서 1%4%·-l l 1 Id릴부더 t ]-히 반감기기· 매우 習1·온 약한 lg·시.능 기

暑各 비롯한 방사능 페기물의 적지가 다시 시작되 있다. 1994넌중 약 1,360

m
3
의 방사능 기불이 최骨 적치되었다,

웅骨조치A-r 려수-A'-Y(과 폐 처 i)} 몃 인'전지장(본서 제5 
· 

V 3 71-조)에

중집을 V었다.

위힘12-지-趾 위헤 직집 도입한 가니. 조 치 로는 니.읍을 들 수 있너.:

- 쓰 래기치 리 시선의 인·진)1징·과 실 질적인 위험읍 안2 있·;.-c 최리시신

의 페 1 치

7. 임상 기· 실조[적인 기 71合 7는 김7 이에 rI)한 인-· J죠치의 <)시

- 중-;J'속 또는 -51극싱 -8-기물·릴로 51하게 7임된 토앙의 사- -위 제한

'히·고, 
낌요한 깅우 제 l-A/-징·이니. 소지-시설 주번에 농업금지조치

- IM시·능냅L{Il이·이)서 특t)1히 7 :1된 대싱·-趾에 대힌 171·조치

- · 3/-<0-j;'L 인한 긴강위 1各 삥-·지하기 위해 스3L:-( . l/期警報서스h% 구

y

고 - - 칭·普조치를 -%한 지%l %- -A·적이 분·6 한 지원조치吾을 실시함으로씨

건깅'에 심거'한 위딥이 되% 요인)]f을 ·제거하<.t 작업은 이제 어L정도 셩공

을 거V었지VI·, Al獨地域의 오71 싱 촤. 커·ttl을 게속하기 위해서]-t 후속조치

吾이 요-'/%'1니·<뵨징' 223 침-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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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法的 根據

%

2.2.l 環境法의 導)L

환경과 자연에 대한 지속적인 오염상태를 피하기 위한 아주 근본적인 조

치 중의 하나는 서독이 과거 몇십년간 발전시켜 온 環境法을 조 속히 적용

하는 것이였다. 舊東獨 인민의회는 이미 통일전인 1990넌 6월 29일 環境槪

觀法(0mweltrahmengesetz)을 제정했는데, 이로써 獨逸環境法의 중요한 요

소들, 특히 유해물질방출에 관한 법(Immisionsschutz), 하천보호(Gewhsser-

sc hutz), 쓰레기관리(Ahfa11wirtschaft), 자연보호(Naturschutz), 화학물질법

(Chemik코ienrecht), 방사선보호법(Strahlenschutzrecht), 환경 영향평가법

(OVP-Gesetz) 등 專門法듈이 舊束獨地域에까지 확대.적용되었다. 1990년

7윌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은 또한 여러가지 경과규정도 명시하고

있다. 이와 벙 행하여 國家條約 제16조는 環境統合을 위한 법적인 기초가 되

었다(제5장 II. 2.2.3 참조).

統-條約은 舊東獨이 가능한 한 넒은 범위에서 聯邦法을 직접 수용할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統-條約은 기존의 舊동叫법인 環境槪험法

을 토대로 한 聯邦環境法으로서가 아니라, 直接(J인 聯邦法으로서 舊東獨에

효력을 발생한 점에서 일종의 체계적인 변촤를 가져 왔다. 환경개관법에 들

어 있는 규정들은 직접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법규의 맥락속에서 각각의 專

門法에 귀속되였다.

舊東獨 環境法의 계속적인 적용은 원칙적으로 서독에 그와 같은 특별한

법규가 없는 분야에서만 고려되었는데, 이 경우 전제조건은 그 법규가 국제

수준과 비교해서 더 높은 환경수준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統. 
- 條約은 舊東獨 우라늄광산의 淨/b처리를 위해 舊東獨 放射線保護

法의 특정규정들이 계속 유효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統-修約에서 同 法規

를 수용한 젓은 同 法規가 채광시설 및 오염지역의 淨化와 재활용을 위한

상세한 방사선보호교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57-서독에는 우좌늄 광산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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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었기 떼문에 이에 비건'한반한 IA]3Y-가 似었다.

環境>)<의 수- . . 더볼어 6개의 중요%'t 71칙이 J %W겨났는데, 이는 y도한 기

존의 I%·資障僞'要困들을 제거하4-. 테 기이한 수 있도복 한 )이었다:

- 認)11가 %요한 시신의 싣치 및 잉에 었어서 원칙적으로 7) 독일에

걸치 -2-인한 &건을 적.g-한다, 이로써 환경 비용이 싸게 든다는 舊貞

獨 시 내는 종인을 고 循다.

- . 最新技術에 상 - 하는 세로운 계피o) CI 지익에 존제하는 기존의 環

境>e-'染에 띠·른 부 l-으로 AL효가 되이서는 안된다.

- 値 /i(k設에 대해서는 윈칙적으且 대힝인소시설 Cd·정 및 TA 대기부분

의 제징 1-)l 개hd이 Ill$111'·[l{J으로 적- · 된니-.

- - 33/의 舊 Ii([<,浸 취2하는 지-는 C[L 비 - j /담이 예측 분가능하기

분 과거 ]裂境汚"染에 내한 公>)Cy·)인 책입 서 YI 적으로 민제된

디-.

- -Ii주1키 인 후R)1호 」
t1

3L기/을 삭제히.지 엄·'고 91한 공공의 침-이룰

칠헤하지 M'-(·-< %/]위네에시 l

· /l: 때節次를 난순촤한다.

-

· IT)4년 6우1 30 )까지 의 과 ·-
<

- 기간애 대헤서는 舊1]q獨 패의 전문헹정

괸-칭恒 이 헹정적으j/ 지 원힌-디-.

統 · 條%d)과 더별어 조1宅된 聯邦1裂境.Cc은 기존의 ]裂境(5'染 제거·:.< -趾론

세 <L운 시수1에 의한 2 임제거외- 핀 CI, 魚.貞獨地域 있어 · 온 수준의 한경

%ti를 <-{<'{히.기 위한 중%t한 기초가· 삔다.

d90년 ]()원 :3일부디 束獨地]W에<-< Al칙직으보 l<U-環])'0)<이 fll'한 적융

된 .
C'-t 러니· -R-림긱·료이사회1:- 12R>:7)<· >·.의 요3L조건吾의 차이, -8- 

]] 기니.

지익파 비-]l/,해 +獨地냄이 인]'1 있;' c ( 심한 環境(9染>lUl!읍 김'안헷서
19908·l 12%,> 4임 두가지 l%1규·暑 제 정 循는데, 거기에는 후1·경보효꾄곡) 1그] 기

준이 완7'i31 적벙-피기까지 經過)1」l,i을 1/-다고 13시되어 있니·(%113-t-%11·>-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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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Nr, 102, 103 참조)

總 18條로 이루어진 이 두가지 법骨는 우선 과도기간을 명시하여 同 期

間이 만료되면, E심에서 적용되는 環境法이 완전하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과도기간이 만료된 후 EO 法이 또한 실질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 법규는 과도기간의 설정 외에도 시기별로 몇단계에 걸친 보

고 의무 및 환경정화프로그램의 제출에 관한 규정도 담고 있다. 과도기간은

각 개별 법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992년 12월 31일에서 1995년 12

월 31일까지이다(그러나 대형연소시설의 유해물질 방출제한과 같은 경우는

RL 90/656/EGW 제15조에 따라 과도기간이 더 길게 설정됨).

聯邦環境法 및 ED-環境法의 적용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먼 산업부문

및 에너지부문에 있어서 舊東獨의 노후한 시설들은 그 안전기준 몇 방출기

준이 서독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톡히 안전과 관런되는 분야의 법규는 모두 마찬가지 이지만, 原 
- 力法 분

야도 1990년 )0월 3일 이후부터 연방법이 경곽규정 없이 적용되고 있다. 舊

東獨法에 따라 부여된 認可는 원자력법의 해당규정에 의한 認페로 유효하

다. 이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종료시점도 계속 유효하다. 기존 원자력발전

소 의 허가들은 최고 1995년 6월 30일까지 이머, 기타 원자력 법규에 따른' 허

가들은 2000넌 6 30일이면 효력이 사라진다.

이와는 별도로 인가관청 및 감독관청들은 현행 原-T-j]法에 파라 認매所

持者의 違法0爲가 드 러나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

22.2 投資簡素化法 및 宅地造成法올 통한 各種節次의 凰速處理

1993넌 4월 22일자 投資簡素化法 및 宅地造)&法(fWG)은 연방입 법권자인

의회가 기획수립절차와 인허가절차, 특히 新聯邦州와 관계되는 각종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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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히 ·]리퍼도叫 %'l- 신림·적인 조치 였디·. ·投資1商索化法 및 t地造成6)A는

環境[9i%p)) Il<·[)L·, 페기물141, 자인보%:범 분야의 기시수림짇치·와 인히가절차

가 신속하게 처 리되도록 하<. 인 [의 새로운 3iF징이 2함되어 있디·, O. 중

데)f씨인 깃 으2는 (01肩境5"染防]l·.6)v에 7개원의 -
' 

시 인히가죌차 W 정기간

및 3게省의 단순인허기-절치- 빕정 기권- V 입 (즈시설);)1경 y 조 기기·-%시 처리

3(-정의 간소.파 (v-1축양시 히가에 관한 새로운 if정 骨이니·, 投資簡索化2;·

및 
'

·

't地造>I-[l<과 
>시에 인허가절차에 %fl-한 /i(L<0'슈 익시 개신되었디-, 칙- 중

J)사·조17의에 V[-한 
-J-징 

).l-y] 助신칭서A'i-의 /'송 (르)전분김'정인의 첩-어 됨·

이회. C%11%A에 의해 發():.된 J))'l-김·정인의 핑기·吾 히가절차에 管 - 하는 것

2이 데표 i 이다, 나아가 認,i-cI; l

'

l

'I旻 
반이.야하] 시실에 괸·한 施1'116 중 環境

·3'yp)'IL·>)%.상 
히기-기- y]/요 1 

- W김·선v·l l 가동부문이 31저하게 재조징되었

으미, 특히 궁징-시{1의 AR에 띠·본 
'l·겅11·련사항을 

중심려으jl tJ루있다.

1驛邦環境5"染1p)Il·J):·에 압리·하이 히가를 먼-아야 하는 공장시설과 비슷한 처

지에 있는 페기분 제친)-처리 시설 익시, 廢棄物][][!VI:場을 포' 심'하여 環境汚染保

護法WL의 인허가 진차를 tIll-v록 하있디.. l
'

1然保護·[j< 분이·의 겅Y 건선시탱

게히 괸·린사항이 새로운 볍에 V'F거토록 히.었디·. 이로써 기시수7]딘-게와. 인

허기·2게에 d치 [ -
'

- ID:으<L 이무어지 턴 Id旦작입이 lg·지되었디..

2.3. 持續的댐1 景%i浮揚올 위한 基礎로시의 環境淨化

舊束獨의 부흥과징에 있어서 쵠· 정 은 중요한 의 미를 가지-U 있다. 건

깅'骨 셍骨조긴괴· ]泗境:(畵1%·의 ·fCC: 및 61]Al- 정치시으.7 중A호2 x-M 기- 되

기 떼분이디·. If%1 Pd의 質·온 겅제1굉'tI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디·. 한 지억

이 생테힉·적으로 어 떤 유산을 인-v 있는가 하는 것은 1;Il간 y 공공 누자길

정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건징헤주미 廣域崗體 보f진의 기초를 형성헤 준다.

만족스리운 휘d조건은 헌· 지 역에 기주하는 사람들은 물론 기 7]들에게도

장·기적인 전%g-을 보 잠해 주는 기본시 인 1제조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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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들은 연방환경부가 1990년 제출한 바 있는 
"

舊東獨

環境淨化와 발전을 위한 基準 指標들"을 근거로 하여 이미 統--條 J 에서

環境政策的으로 環境保護 및 R然保護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고려한 바 있

다(舊東獨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연방환경부의 안내책자 및 출판물들을 창

조할 것. 부록 Nr. 104)

2.3.1. 環境淨化 및 改善 프로그램

統-條約에서는 독일경제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 환경보호가 갖는 중요

성 이 강조되어 있다. 統-.--慷 J 제34조는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들이 
"

豫防

原則, 原因提供者 原則, 協力 原貝1]을 준수하는 가운데 인간의 자연적인 생

활조건을 보호하고 적어도 서독에서 이루어 낸 높은 수준의 생태학적 삶의

조건을 창출하는 작업을 촉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基本法에 따른 역 할

분담에 따라 環境淨化 및 개발 프로그 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銃- - 條1 J 제34조의 실헌을 위해 연방정부가 연구개발계획의 형태로 기여

한 것 중 핵심적인 사항으로는 지 역중심의 環境淨化 및 개발 프로그 램을

마련하는 것이다. 同 프로그램에는 특히 대상지역의 환경발전을 위한 기본

게왹이 답겨 있다. 여기서는 경제발전을 위한 본질적인 요인돌도 고 러되었

다.

環境淨化 및 開發戰略의 일환으로 연방정부는 新聯邦州 및 해당 지방자

치단체들과 긴밀히 협 력하는 가운데 일련의 시범직 인 지역연구과제들을 부

여했고 이를 집중 으로 지원兎다(부록도해 Nr, 105 참조). 각 연구대상지

역들은 다음과 같다:

- 라이프찌히/비터겔트/할레/메르제부르크를 잇는 化學 三角地帶

- 만스펠트지역

- 라우지쯔의 광산 및 에너지집중지역

- 작센과 튀 링겐의 우라늄광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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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3'k%신·맥

- 쿨4J[l--L</I-포이포매븐주 해인·지3

이같은 연c/들은 의학%dI-린인구 1< 기 디- VI敍언-'/-둘애 의해 보충되있는데,

C I. 중 중요한 깃은 다음괴. 간다.

-

-食/K」-閨% 
$로0- 렙

- . 히.친 일 대기정 촤 /rw로w//- ·w

- 선곡1 지 익에 대한 시 범연3L

- 매3711부르21--냅t이포 븐·y-;i 위한 시))1 적인 쓰 레기괸-리게히

· 뤼%Il(Rflg'en)기의 게빌- 이에 있어서 핀-깅부분게

- . 旦7c톡지익에 데 1 41깅 정최.프로L/-%Il

- 近]t'(·:離 交通에 대한 시 11
%)직 인 환경 tc·l-제게획(且루P톡을 hL델로 함)

C I. 리·이프스1 l·y/< 및 닝·가 且 지 역의 
' 

l·겅실베오1<l't

- 메를린 지 익의 %l·깅지·원계획

이외에도 기' 주징부들은 독자적 인 지 역연구를 수-al'爐12데, L
-

i 에로서는

작센 스 위스의 종'%l-벨' J·게히과 리-Al}구가 l/·l-의힌· 인-/괴-제로 에旦쯔산멕 )L-

k( f내<. P3-범프j)-Ll-AA]· f(· 수 있다.

. :-i.2. 楊%i採鑛地域 淨化普 표 함'한 l<壤汚染의 淨4h

V잉·의 오 염은 g.貞獨地1成에 있어서 가징· 어 리( 환깅문제 중의 하나이

디·. 束獨地域에는 약 8만이개의 l-rn壤 )染 [ J能地域이 있는 깃으로 추정피고

있다(A 71 기·능지의의 ·게1{·, 무록 Nr. 100 침-조). (5染111能地域이 이길·이 밀‥

다는 것-C %獨地域의 V잉1 7 R:1분제가 인미·L.l· 십리'한기-룰 보여71.<· 깃이니.:

. 조 7.l'>1 y 레기 적치 상' 또는 기·AL중단6 쓰811 기메A'/:場$f, 이 기에 -(-:- 廢

l·.Y부터 -7X-성의 시불보<t제에 이<-!,기까지, 횐.정 해5'(운 다잉녀{-

쓰 6-l]기V-이 톡t펀한 J,l--d[조치J,c 릴이 /f'[)d'K)으료 저장시어 있디.,

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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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毒性物質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촤학부문의 노 후한 산업시설들.

- 이미 지하수와 접촉되었거나 접촉될 위험이 있는 노 천갱도의 유해물

질 및 생촨쓰레기의 埋立場

- 우라늄 광산으로부터의 방사선 오염

土壤汚染은 인간이나 환경에 위험할 뿐만 아니라 투자가들에게도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을 의미한다. 이미 오염된 토지의 淨化를 위해 수백만 DM

이상의 비용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i990년 環境槪觀法의 토지<염정화

조항을 통해 토지소유주나 사용주 및 구입자들에게 기존의 토양오염에 대

한 책임을 免除해 주는 법적인 기초를 마련했다. 이같은 免除惜置로 舊東獨

산업지역에 기존기업들의 定住를 보존하고 새로운 기 업들의 A住를 장려하

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후地에 공장을 마구 설립하는 것을 막게 되었

다. 그 동안 70,000긴의 ·免除申請이 
접수되어 있다. 토양오염 먼제와 관련해

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비용들은 별도의 책임자가 지정되지 않는 한 州政

府들이 부담한다.

新聯邦州 경제재건에 있어서 投資障碑要因이 되고 있는 V염잔재를 제거

하기 위해 연방정부왁 新聯邦州는 이미 1992년 12월 
"

環境汚染 殘在除査를

위한 재원조달규정에 관한 행정합의"를 체결했다. 1994년 12월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1司 行政슴意의 적용범위를 적극 확대하고 합의사항을 신속히 시

행하기 위해 절차규정을 변경하였다. 이들 각종규정은 1995년 1월 1일 변경

합의를 통해 효력을 발하게 되였으며, 이로써 環境汚染을 신속하고도 광범

위하게 제거하는 기초가 마런되였으며 특히 재원조덜분야의 경우 州政府의

稅收를 통하여 거의 충당할 수 있 되었다.

信旣廳으로 넘어 간 기업체의 경우 정비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60(연방정

부) : 40(주정부)으로 분담한다, 이와관련 上記 행정합의의 적용범위는 당분

간 i992년 1월 1일 이후 私有化된 신탁청 관리 기업체로 제한되었다. 1994

년 12월의 합의에 따라 이와같은 기준일은 폐기되었다. 이로써 1司 행정합의

- 4F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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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닉·칭의 괸·리에 있딘 J/-든 사令촤Y[ 기71체외· 아직 시.유회.되지 엄'-K

기fr 제에

� 

키-W피 게 되었다, 이에 핀요한 제-인으로 10닌 동안 %j%l< 10역

DM이 7입릴 i 있V叫 하였다.

재우1조날과 A<l·로{뇨11-< 사힝·은 대체로 긱' 주정)/ 의헤 수헹됴]고 있다.

징된 M정린·의 
C
, l·징에 tr)·르민 겨1개 m <t로4} }트의 직우 프5(젝트당 총 00반

DM까지 의 ·51'.前銅%와 정비에 칫%한 모(i- 조 치는 연방정)/니· 인1-M·신1시·후

속- 1솬d-e] 칭(BvS)과 사7}호]의한 W요21이 시행省' 수 있디·. 권-린사힝·의 익;

70%t 이곁·-은 딘(질치·룰 거치 처리될 A% 있디·.

11J>//]';(調達11」l,1에 따j.-<VI 사-h-최.y:l 초1틱'칭 기업체의 겅우, 게약체조{을 통-a

·)1受핀 위힌부71-은 원칙적-g-로 +y%%·.1徐對'象이 아니다, 그 러나 실),t시으로

는 계약체/l 닝시의 오염상대와 호1시 점에서 본 처리비옹이 &1허 디.省. 수

있는 이 리운 겅A 가 V.l-AA)긴 수V 있너-, 이린 경A 에 대해 지6]f까지 해당 주

졍부외. 신%]'청간의 %:i-의가 있어야만 慷다. 개징된 재원조핑규징에 띠.르먼

<

l

'

l-
l ·l]자기· 계약제전을 통헤 인수한 /5'i)y殘/)] ]越1)](義務 부티 피.오1 <이除되어

야 
'恒-지 

이 -
%

i
a

, 는 진.· 으/A )·l·l]SO(·11가· 사안1&/jIL 긴정하도복 되이 있디.. 단.

100반 1]M 이싱이 m 소 [( 되-C V지 징최.직·입2 예외이디.. 이 리힌- 苟징권各 - ·l

키t-V- 주졍부의 소.A)·사힝·으j;!- )j긴 깃온 연Is·정부가 新聯邦께의 VI:/Il]能)J

과 업적을 신뢰 J-다는 밥이다. 이 런 경A-에 필요한 제낀오로 A-선 2익 l]M

의 기j-'r이 미·<J{되었디-. 이 ·ZIl윈2V 충분 
'l·지 

정기적으旦 %·//i<하/L록 되이

있다.

복잡·디·단 1 오%l E제의 사레들-K 소위 데힝프로all트가 d틱 수 있디.. 이 리

힌· 대헝 E<'L젝1<에 tA되는 비- - - T - 75(연Is-정]1) : 25(7정JF)52 旻님-피며

이 떼 징7-제윈 寄반 아니라 추기·재7{V 미. {되도록 한다, 대헝프로젝트에

필요한 각> 조·치는 연昔정J>L외- 인방신티'호속-특빌관리 칭 및 각 해닝·주정부

가 
'합의%·l. 

絲7險備))'y을 
-[.!.기j,L 

시 
'4된다. 

이 러한 線0//'案은 부분%오

이미 수%1시었다. oi)V·1내 Sachseu·T-의 대힝 프로젝트는 모V 히'의하는 가

운데 통과되있디·. 기디- 프로 젝M는 Yj·이기%/l-吾긴에 71제 Y의되고 있는 중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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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995년맣까지 모든 대형프로젝트를 위한 練습整備)e案이 수립될 것이

다.

행정합의사항을 시 행하기 위해 구성된 연방/BvS/各께의 
"

環境汚染殘在처

리' 슴同實務團은 다음과 같은 23개 대형 프로곌트(갈탄정비조치 제외)를 
'

수립해 놓았다(BASE Schwarzheide AG와 FCK AC Schwedt는 기준일을

폐기함에 따라 재원조달규정에 포함될 수 있었다).

베를린 州

-

"

슈프레(Spree)" 산업지역(Adlershof, Rume1sbur g, Oberschbne-

we ide, Niedersch%neweide, JohannisthaD

브란뎬부르크 州

-

"

오라니 앤부로크(Granienburg) 지역"(Henningsdorf, Ve)ten, Birken-

wer der, Granienbum, Technopark Gewebepark Henningsdorf

GmbH)

- Brandenbur g 시

- BASF Schwarzheide AG

눔

- PCK AG Schwedt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튼 州

- Neptun-Warnow 조 선소, Rostock

- MTW 조선소, Wismar

- Stra1sund 조 선소 프로젝트

작센 州

- SAXONIA Freiburg

- BFh1en/Uppendorf(SOW) 올레핀 공장

- 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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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esdeu/CoschfiLz/0ittersee

- 회.학- 및 i:r속/q신·Hj제 Lautawerk GmhH

작40-.안管트 州

- Buna AG

- Leona·.·Werke AG

- Filmfa[]rik Wolfe11 AG

. 13i(Cerfeld-Wolfen 촤힉· AG

- Zeitz Glnb11

- 석유/지하가스 G()rnmem (l%dersfelcl St1]zwedel/ Feckeusen)

- Manl-Melcl AG (Rohh(ille Ilelhra, -/리.·은 광산)

-

"

Magdeburg 17에hense" 지리(GroGgaserei MHg[]이]Urg, Fazerzenteut

G1TIbI-l, Stahlgiel5rei RoUleusee Gmh1-l. Met(111clufbereitung-

Magdeburg Gmb1-l, lCntstclUbung'sLechnik, Holzhandelgesch射()

뷔 링%Il 州

- - Kali Wcrra AG(M'erkt-trs)

-

- Kali-S(id]l[U·Z A(J <Souderhauseo, ]Aleicherode, Sol]StedL Bisch-

o f(erode)

- VerwalD.lng's l>n 디 Verwe111111gsgese llschaft, Roaitz

이외·긴· 대형프<,!- <에 소요되-l:- 비- . 은 익J 65익 DM'에 Iq- 1 것으1;'L

추정시고. 있다, 니.아기- 
'4 

점%]-이에 띠·라 
"

긷·Id-정비"2·12표3-i>트만을. 위句 19望)

%J-lit버 ] )'/h:1.까지 이C 75익 l]M이 녀·VI되어 있나. 현제 인IA'징부외. 긴·탄을

셍 l·叫·)-:· ·
'

P정-)/ A. 긴·에J< J)-td-정 1.l] 제 l 7 05<·정A 1997MCl 이2안애V %MM

힌- 깃과 A <'l C/- 이폭L 5<'1긴·애 대한 세<L운 則'11吹1311,模에 A%·헤 적당한 시기

애 骨의 省· 깃읍 려<속벴디·(제5징- IV 7.2 침-조).

- 

<대y(l -



第5章 經濟 · 社儉 - 環境 統-의 遣成

행정합의를 통해 新聯邦州內 投資障壽要因인 
"

環境淨染殘在"가 제거되고,

체계적으로, 집중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전환점이 설정되었다. 합의된 재원

조달규정을 통해 新聯邦)+1는 環境淨染 賤在除去에 약 240억 DM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중 170억 DM은 연방정부가 분담한다. 이러한 재원은

단순히 환경상태만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재원은 경제상태와 노동

시장 상황을 동시에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동력이 될 것이다. 개졍된 행정합

의를 통해 新聯邦州는 특히 정규재원조달 분야에 있어 대대적이면서 독자

적이고 안전한 재원조달의 기초위에 汚染殘在를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 연

방정부는 新聯邦께가 광범위한 자유재량권을 활용하여 회단시 일내에 필요

한 정비조치에 관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313. 農健促進推置 에 의한 環境淨{b

新聯邦州地域에서는 과거 環境汚染의 곽감한 淨化作業을 통해 경제적, 환

경적으로 새로운 혁신을 위한 결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1990년-1991년

중 연방정부는 東獨復興 共同對應策의 일환으로 엄청난 物件費 조달을 포

'

함하여 고용창출조치에 상당한 재정지원을 했다. 연방정부는 동 조치에 163

역 DM을 제공했다. 가장 우선적인 지원대상은 40민명에 이르는 新聯邦州

地域의 고용창출조치(ABM) 해당 근로자들로, 이중 12만명이 環境部門 勤

勞者들이다. 이 중 6만여명은 신탁청기업에 소속되어 過去 산업부지의 淨化

作業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들의 주요 작업은 매립지의 제거, 시설의 철거

와 해체, 건물의 철거, 쓰레기 처리 등이다. 1993년과 1994년에도 역시 고용

창출조치가 속행되었다. 1995년 5윌말 현재 약 21만 9천명 이 지원받았으며

그 중 상당수가 環境分野의 근로자들이·었다. 1993년과 1994년도 고용창출대

책용 재원은 165억 4毛만 DM이였다. 1995년의 경우 연방고용청 예산에 73

억 DM이 책정되어 있다.

고용창출조치는 처음에는 2年 때限附로 시작되었다. 그 러나 新聯邦)·H地域

의 어려운 노 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lIB]-듯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이 적극적

인 勞動市場政策은 1993년 1월 1일자로 
"

東獨地域 盾俯促進指置 
"

(A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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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249h)리.1'C 이1으)C 속4피]l 있디-()러록V헤 Nr,108 침-조).

이로써 1卽71J말까지 보1‥경부문, 사회서비·<j/It 밋 청소.년지6·1부문에서

실직자 1핏 l&1률상 L.t 애 A · 한 자격을 가·<l 사i<.l' 의 고성·을 징-러'하기 위

한 -h-동리인 ;a·>'帶規2기·f이 x나린피었디·, 1994VI 8월 1 있1,L버 자5직 문촤활

동, 소AtK
, 분촤재 /·리와 긴-은 분야가 촉조1대싱·으로 하 되있다. 이 3f정

']입어 
5C,菜保驗 拂)%,金이 치음F.로 생신·시7) 무분애 VHJ뇔 수 있있다.

이 
<
,-/-징은 A-신 新聯11]州에만 적정-y{다. 이 3<-징은 1994닌 8월 1인부티 수

정된 헝 테V / /연Is·지의 도 직 - 퍼고 있다 (AFG 사2s조),

'l.깅정화부문은 
71·쇠·직으V - 般'(.萊이 위 임민-아 시 행하고 있나. 이로써

" 

E謁)·흐j或 h패11(足進借1% 
"

가 /<Oc기오]의 y['진에 지장·이 되지 않V록 叫楚

다.

h2催<id進-]·IIi·2'l:에 대한 지원-F 언삥-고. - 청 이 위에 1급한 데상Cf骨의 H로

지·吾을 21-9'한 겸영주에게, 임6[f고.<1<에 싱·v히·C )I(Ad- 을 일평 지-%히.는

ts식으로 이%L어진다. 보조-;f은 1卽5%41의 겅우 근로지.딩' 연간 21,348

DM(1%3넌 15,i20 DM)으3;']- 딩'헤 근로지-가 인반<-A(자 R]2의 최고 90%

클 믿·거니·, 시긴·z]l / 겅우에는 덤11;IB-'3iL자의 최고 80%까지 반도록 보장하

였다. 이권'은 빙'식은 촉진대상 근로자기· 자·H-로운 일1$·<츠로자로 1부'l·히-도록

겅제직인 자두(을 부이하기 위한 깃이디·, I 95V'l 5월딛 헌재 의· 107,500tg의

H旦자들이 東獨地域 面値([d進+11님A'l! 를 동·헤 계속 1히-고 있으)11 <-I- 중 약

84,70()t-9은 環境分野 교·로지·-趾이다,

"

束獨地域 V쉬]'<IC進-i'PIll1'l')'/ 
"

는 실3]y,t험기&J·이 環境淨-It, 사최복지 1길 칭소

Id지원 님'딩-지·둘에게 p)i'W:삐-源을 A-하는 )으且, 이는 실적자, 단 조 업

지. 및 A거 ABM-수헤지·들에게 인지·리를 칭-출하는데 대한 지 원의 성져을

띠고 있디-. 이 같은 ·지윈1에V 불구하고 이召- 조 치에 소요 되는 니.압은 dE%L

충딩-될 수 4는 1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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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배경에서 보면 環境淨化를 위해 1992년 10월 22일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의결한 環境汚染 재원조달에 관한 결의는 일종의 補助財政으로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외에도 屋値促進指置 시행업체들 또는 기타 受惠業

體들의 자기자본, 주정부 지원프로그램, ERP-대부, 연방신용기관들의 환경

프로그 램에 관한 융자, 
"

농업구조와 연안보호의 개선"을 위한 재원 등이 있

으며, EO도 추가재원을 담당하는 때가 있다.

2S.4. 現代的인 環境技術의 擴充

기업, 생산시설 및 산업시설의 새로운 확충을 통한 동독경제의 구조조정

작업은 現代的인 環境技術을 투입하고, 이로써 장기적으로 新聯邦州에 경쟁

상의 利點을 확보해 주었다. 독일의 까다로운 환경보호 법규는 新聯邦)·l·l 환

경부문의 헌대화작업을 촉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웬

現代7J인 環境技術의 개발과 투입은 범세계적인 환경위기를 고 려할 때

평균이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 거대한 市場潛在力이 있는

환경산업분야의 기초가 될 수 있다.

效果的인 環境技術의 투입은 과거의 부정적 인 환경유산들을 제거하는 것

이 현대 산업사회의 요干와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나아가

오염지역의 부정적 인 측면들을 긍정적 인 도 약의 기초로 변화시켜 주기도

한다.

따라서 
"

環境汚染殘在"라는 투자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행정협약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環境汚染淨化를 위한 기술투입에 사용할 경우, 과거의

부정적인 유산이 현대적 인 환경기술을 통해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가를

증적으로 보여주는 셈이 된다.

그 동안 힌대적 인 환경기술을 투입하는 여 러가지 대형프로젝트들이 실시

되었다. 이는 Bitcerfeld지역의 정수시설 및 특수쓰레기 소각시설로부터 독

일의 化學 고角地帶인 라이프찌히/할레에서의 합성수지쓰레기와 무기물폐

- 녜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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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5:t의 제힘·용선1디.에까지 이 d
- 고 있너·.

힌대직 인 횐-신기(- 세 게에 <]J,L이기 위힌· 이 지의의 l-깅]E이·曾전은

라이프씨히/'힐-레의 횐.깅언c/A){뎌.(1112) E'·11<-:- 라이프씨히 의 -S-S]에 니지환깅

-

' 

원(EDP) 등과 권-<<- 연/IL기%tI·을 V헤 지윈111-고 있나·.

Leipzig에 설 1된 [페谿環境-技術 移轉本部(l'UIT)l.< 1/V 하나의 -$요 l· 기

%Il.이다. 이 본부는 종소기 71제의 징),L찹. ·집중시F-로 수집하고 분리하이 이

늘 기71에 직합한 [한깅 기술을 중51-과 인 , 1骨 포' l-한 동남아이- 중· 7-h-7j으

로 移轉히.y,cA 되어 있디., 이외. %J;5'l l 
-:·:'제기로1을 통해 자원各 아끼고 즉)·

경을 손싱-시키지 않으 1서 y{-v·l'하V록 게속 지위힐 깃이다.

2.4. l
'

l 然的인 <E活空11;1의 保存

負.+混5의 자.모1JILl 싱·핀·-본 ·무기·지의 L ;·1J-혀 l M·습을 %)cIt 있있)J. 힌-A>;l

으로는 A<-히 - h-해-計질 - R-입으旦 인해 분, 공기, 토암이 71하게 오71되어 l
'

l

然%wo:괴- 지. 1치令에 심리·한 위71 이 되었 . 다->- 힌팍1으로 新聯)l;州에는

아·직도 희 귀 
'l· 

동식실-규가 신-아님'을 수 있는 i
'

1然地]或 또는 類似]IP,域이 상

딩-히 뒤 게 iL표되어 있디-. 이 러 
' 

1 지어-K 기‥치 있는 자연-h-신·F.-로서 ·7-선적

으로 1,L:V.피 고 j%t존되어·갸 한니·,

130년 97·].에만 헤 , t 新聯·):l(州地域에는 5게의 1·l'V]-A낵.l, 6개의 Arn 내 3LL

C.지 역, :1게%] 자 1꽁인이 보호반]1 있있으미, CE -
· 

낀리은 ,
180 k11/니.

피었다. 이 l
'

1然保,i-鉅,·,i·4:域 ,役定은 統 - 條>%A)에 의해 확정시었다OL · Nr, ]CE)

112 즈1로1 1臭 개Apl- ALT).

연방징부는 이외에V l.O 의 대31냅t ),L호·지 역에 데해 입시),L호조치를 취

하]1 있다, RhAu, s l)l-eewa ld, M l J동부지 띄, 엘베감 중부지익, 끼 링거 반

트
,

&,旦)1하이네.-코린 지 역 V. 38빤 ha%T LINI<sco에 의해 Arn 계 保全地

- 4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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域으로 지정되短다.

국립공원프로그램의 제1단계 시행을 위해 1990년 1,130만 DM의 재원이

투입되었다. 국립공원프로그램 외에도 新聯邦)·l·1의 90여개 자연且호프로젝트

에 1,500만 DM이 지원되었다. 이외에도 貞獨復興 共同對應策의 일환으로

연방정부는 1991년-1992년중 310개에 달하는 자연보호 프로젝트에 5
,
760만

DM를 지윈했다. 연방정부는 이외에도 1992년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지

원했다:

- 연구 및 시벙계획에 i00만 DM

- 시험 및 개발계획에 90만 DM

-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연보호계획에 570만 DM

基本法上의 業務分配原則에 따라 자연보호부문의 책잃은 新聯邦州로 이

관되었다, 그 동안 新聯邦州들은 自然保護法令을 마런했다.

자언보호 및 환경보존을 실省하기 위한 요구와 조치들은 특혀 환경계획

을 통해 제시된다. 촨경 계힉사업을 新聯邦州地域에도 알리기 위해 연방정부

는 3개의 시범적 인 환경보전계획을 지원했다.

2.k 環境釋染 淨化의 效果

新聯{1외·t·1의 환경상황은 통일후 뚜렷이 개선되었다. 무엇뵤다도 수많은 應

急推置를 
' 

통해 오 염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건강의 직접적 인 위

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였다, 토양, 물, 대기로 오염물길 유입되는

젓도 대폭 줄어들였다.

이처럼 환경이 개선된 것은 부분적으로는 環境汚'染을 야기시키는 노후한

산업시설의 가동을 中斷시킨 때문이기도 하지만 연방정부외- 주정부들이 촨

경보호부문에 주도적으로 投資한 때문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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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적 인 수치側. j,L ·l 환핌뵤%.包· 위헤 V 입후1 조 치둘이 어띤 긍정적연

걸가를 가져있-는지 인· 수 있디.:

空氣淨化

- 에너지와 %3·y{된 co2 방身림:은 3익 4,500만t(1987%J)에서 1억 7,700

만L(199[-1닌)으르2 김소 (-4닌%)

- 302 1-s·奇링은 539만L(1985%[l)에서 302121t(1992넌)으로 갑소 (-·44%)

- L:02 12·奇%:욘 374만((IL)S68J)에서 256만0199깁CI)t그!- 감+ <·-·32%,)

- 粉處 lg·출7:은 249만t<If)S5<:l)에서 91 만((19%넌)A 로 김'소 (--63%,)

이산최.<J소 )%-舍 - ' e 주로 산71<l'(조 게편과졍에서 감소를 보있다(1987<-'l

부터 1四3넌V끼‥지 co2 tv·骨량의 김'소: 
-

'

A업분이· 5
,
100만(, 에니지7IA[-]d·야

7,600만t). 이치 럼 C[]:/ I%-출량이 닉. 게 김'소)1 데에는 합리적이고 전2-]·적 인

에너 지시-- - 대책, 가게j/-/d· %·u 소5:B2- 소비지·의 언료교체도 길징적인 기이룰

剋다(U87닌..l%3년중 동 부분의 이산회.단소 <1소is·은 4,300만5).

3- 러나 
'l·경各 

오입시키는 -H-8가스의 Ia·奇링]은 骨전과 다름없이 서2지

익의 믹·奇링;)1다 滄다(J1록도헤 Nr. 90, 97 잠조).

人 히 密集地域의 4- · 302와 粉惠의 IV'/:-;q(은 I%2닌부터 대기오71지 71

('l'A-Lu(0에 피-징되어 있&.< 기준지-5 너 이상 초피.하지 6·'고 있다. 즉 신

t

i]시선 17J지 익과 인-31·삔집지 억인 서)it Sachscn지빙', Sachseu Au]]HIt의

남부지 익, VJi( 
'

rhOri]]gcu지 12-의 검-위 SO·, 연毛% 
- 

방奇링]은 1990/d9보J의

150-.17 LI g l]-1
3

에서 [99:A/IS4VI 50-100 u g IT/으且 현저하게 骨있다 (무

vsl} 
'

Nr. 97의 71-조). 이러한 l//'진싱·데]-' Dresden/ l.ei]] . ig와 (.icheu-

kirchen파 71-은 도 시의 오 3:]도-趾 I ll-il(헤-V- 진· 나리·0·디·(부록도헤 Nr. 弱,

100 찹조), 불리한 기상조긴으旦 인해 A곤[H'끼A이 吟산필 경우 이와갑은 지

역에서12- 곳에 따리. 겨·완 1에 < //,·<l-힌상이 니.타니.기 도 한다,

新聯邦州의 슴정-차 0'd·11)율-F 서독수준에 거의 육박'曾 징도<L 급셩'숭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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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단식 배기가스 정화장치가 부착된 OTTO 모 우터 승용차의 비율이 서

독지역과 마찬가지로 매우 높지만(약 50%) 아적도 도로교통이 空氣汚染의

主犯이다.

토양의 완충능력이 극심할 정도로 소진되어 있고 粉應放出이 지나치게

감소됨에 따라 - 특히 중부 산악지대 - 지하수까지 이르는 토 양의 酸化現

狀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역에 따라 森林生態學의 위협이 셤각하

게 도사리고 있다.

1992년까지만 해도 新聯邦州의 공기오염상태에 관하여는 몇개 안되는 측

정치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지만 현재 공기 측정먕은 전국적으로 叫충되었

다. 따라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有害物質의 방출상태에 관한 발표는 믿을만

하다.

y페J11保護

- Elbe강의 수은함량이 28t(1985년)에서 1.9t(1993년)으로 현격하게 감

소(측정장소 Schnakkenburg). 同 期問 中 납(-30%), 카드늉(-62%),

인(-4.7%) 역시 이와 비슷하게 현격하게 감소.

- Schwarz FIscer 강의 경우 1989년부터 1991년까지 GroSe Rbder 천

변에 있는 펄프공장이 폐쇄된 다음 水質이 개선되기 시작함. BSB5치

의 연간 최대함량은 약 85%(90m豚/1로부터 11,9mg/1로), 암모니아 질

소의 최대함량은 약 65%(7,3 m g/1로부터 2.3 m g /1로) 감소. 이와 동

시에 산소함량의 경우 연간최소치가 0.1 m g /2(1989년)에서 5.8

m g /l(1991년)로 증가. 따라서 BSBs와 암모니아 질소의 최대함량은

아직도 높고 산소함량은 낮다고 힐 수 있음. 이 러한 상태는 1993년

까지 계속되다가 부분적으로 많이 개선되였음. 즉 1993년 중 최소산

소함량은 5.9 m g /l, BSBs와 암모니아 질소의 최대함량은 각각 9.1

m g A와 1.39 m g /) 였음.

- 1991년 중 Saale강 T流의 경우 19%년보다 유기물 오염도가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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憐 오오(V가 70%, 임·y-니아 
'fl·량이 

45.3%로 김-소.

- 1살지·苟 언안의 水質改碑: 지망지.치단체 페수징촤시섣에 힘입어 Arn-趾

학적 오엄도논 46%, 憐 Y입도는 66% 감소. 농경지의 겅우 질소 오

업은 4 %, 憐 오엄은 33% 감소.

-

. 新聯세州1')%] 河시 全體의 수진 게신: 지방자치난체 페i정촤시설(인

제거시설)에 의한 하친수띤 부C-의 憐 오엄은 인간 14,COOt에서

8,900c (36%)으로 김-소.

. 폴란드, 체코와의 環境部1fl] lifr)]

新聯邦州의 41·경상촹은 이웃 국가恒·의 看·깅싱·촹과 분리해서 Arn자할 수

似다. 폴린·f-<-와 체코의 環境'PA染은 과거 다谷 사회주의 국가吾과 마찬가지

로 심긱-한 상태에 있다.

잉니[정](기- 이외. 길各 環]표汚染舍 
-計이기 위해 吟별普 V력 기울이]C

있지만 산속히-고 효율직인 지무1이 포1요하다.

Al·깅](이·에 있어서 독일가 폴VI·-!-:-긴-의 긴1/,1한 기 럭은 環境委116, 環境保

l

· 

酸'協)J委1467, 13境>1J)11委0會의 흴·%'- 닉1 - 에 진전,되있다,

7선적인 7제로는 <·;·깅-S- I
c1 니·L는 1'‥肩]%:>'d"染 -s-71을 제거하리는 거·종

계허, 기 게고장시 1·:‥겸·S- 초우]하는 
'7]g·}, -j

[깅을 초월한 WW지.언(LA,

Neil3e강, OdeW 1길 l·삑해骨 보호하기 위 %'l- 공동조치 능을 둘 수 있디.,

폴VI·s. , 의 l%-닉海 연안 해잉·도시 Sc]]Wiueul(iude에 있는 힌데식 폐수징회·

시설은 인접 해 있1 ->·f인 지 방·자지단체의 廢/N까지 처리'恒' 수 있V록 그

%,bi'2난)l]을 J<-인측에서 지 ·1하고 있니-.

독원파 란/-간의 기L<,>· 시 r[] 적 인 프V 젝-l/:-는 Guhiu(Gubeu과 Gubiu -y

- 

4//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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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예수정화시설의 건설)과 Gleiwitz(원격난방시스템의 건설>에서 계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양 간 협력은 Meddenburg-Vorpommem州, Brandenburg)·l·l,

Sachsen)·l·1와 긴밀한 협의하에 수행된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격접 접

촉은 이웃돕기의 일촨으로 지원된다.

1994년 4월 7일 양국정부는 환경보호분야의 협력에 관한 새로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양국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독일과 체코간 환경협정과 양국간 공동환경위원회의 설립이 현재 준비중

이다.

연방정부는"Prunerov l" 갈탄화력발전소의 環境淨1b를 위해 이미 1992년

2,350만 DM의 투자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 발전소를 정비하게 되면

Sachsen)·l·l 지역의 공기오염도가 줄어들게 된다.

국경을 초월한 環境汚染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일과 체코는 1994년 12월

폐수정화분야(북부 BOhmen지역 지방자치단체 폐수정화시설), 공기정화분야

(Tisova l 발전소, T700 발전소, Litvinov 석유화학단지)에 관한 3대 시험

프로젝트에 서명하였다.

1991넌부터 활동중인 독일/폴란드/체코/ EO촬동반인 
"

검은 삼각지대"는

현재 폴란드와 체코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環境인프라 계획의 지원에 전력

을 다하고 있다. 이 지역은 독일의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1994년 신설된 EU 촉진프로그램 
"

PHARE/CROSS BORDER CO-

OPERATION"의 일환으로 현재 독일과 체코, 독일과 폴란드간 전 국경지

역에 걸쳐 환경정책관련 공동협력이 전개되고 있다.

中유럽과 東유럽 여러국가들의 사회적 시장毛제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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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한 언18'정부의 프로21 램에]< 폴VI·1-C-외· · 코 의 環境있;· 및 環境()'Is다鼻·築-

위한 지-분을 비롯하이, 3L제적인 개번주제를 다平3,cs:- 하는 내칭.이 포힘·되

어 있다.

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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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章 敎育 · 學問 · 硏究

1. 敎 育

L 東獨 敎育側度의 基本構造

세계관적 · 공동체적 多元主義에 바탕을 둔 서독의 聯邦國家的 교육제도

와는 닿리 舊東$i의 교 육제도는 중앙집권적 행정의 일부로서 
"사회주의적

교육과업" 완수에 얽매여 있었다. 그들의 교육목표는 全人的이고 조 화롭게

발달된 社會1義 A格形成에 있었다. 따라서 정치적 · 이 데올로기적 교육이

유치원에서 平生敎育까지 모든 敎育分野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舊東獨 敎育制度의 量的인 계힉은 일반국민경제계획과 연관되어 있었다.

수업내용은 관계부처의 검토를 거쳐 종합적으로 작성된 學習指導計劃에 따

라 叫정되었으며 이 계획은 동독전역에 걸쳐 적용되였다. 국가에서 시달한

교육목적은 국가의 광범위한 세계뫈적 통제요구와 연겯되어 있었다. 이는

교 육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掠다.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있어서 사회

주의적 가치질서에 맞추어 社會共同體 敎育을 보완하는 정도였다. 교사들은

수업에서 구동독공산당(SED)의 이t-])올로기적인 목적을 代辯하는 의무가

있었다. 미래의 희망격업을 조 기에 파악하고 
"

직업상담제도"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은 國民經濟가 필요로 하는 직업을 선택兎다.

다양하게 세분화된 서독의 學制와는 달리 舊束獨은 1965년에 10학년으로

분류된 · - 般線슴技術高等學校(polytechnische Oberschule: POS)를 단일한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기본적인 학교모형으로 도입하였다. 이는 동독 학교제

도의 핵심을 이루였으며, 거의 모든 학교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그 후 上級

- 안絲2台샬術高等學校(EOS)를 2년 더 다니면 고등학교 졸업장(Abitur)을

얻게 된다. EOS 및 고등학교 졸업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 학교의 입학정원

은 대학을 졸업한 노동력이 얼마나 펄요한가에 따라 정해졌다. 입학허가를

위해서는 학교성적 외에 정치적, 이 데올로기적인 기준이 매우 중요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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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있다. 
"

Q)력이 부족한 직종" (예: 敎6i]l', 軍人)을 원하는 대학지

윈자가 우선직으로 선t괸되었다. 고등학11( 骨업자3은 ROS 이외에 職業敎

會' 시실내에 ti-어 있는 l[餘業敎育과징各 통헤서도 얻을 수 있였다, f980년내

n분 진체지-%<t 헤당학년의 13.r)%기· 고 능'힉-교 骨업시힘을 통과하여 骨입·징·

을 인였다. 이에 니 判 서독에서는 거의 2배에 달하는 힉·셍늘이 고 %학]It 普

업시험을 昏피4였다.

서독 서는 職業敎'(1'이 
"

:즈 )Ll't/·) 體%"인 1身민, 傷+獨에서는 직장과 학교

에서 이J/어졌으]t) 오직 국가가 관할하고 게피하었다.

대학부F-에시는 19E)OVl 기준으로 총 64계 絲合大學校(Universit社)외. 單科

<學(Hoc]]SChule)에 13만1-9의 힉'셍이 있었다. 나아가 특수진문부서가 필요

5L 하는 인 리읕· 중71히·기 위헤 J정 기괸-에 소 속된 딘-과대학도 있있다, i]학

허가의 조A'l-F 고%학교 졸 ]장이 있거니.( - 般 大學/,學資格) 7J문학교를

%.·수한 성적t-且 骨업 
'l· 

겅-7-(·[i+[I%에 A+린된 )3'-!)[,學資1-%)이다.

전dd-힉-ill-(FacI)SChule)는 :II/, -SA싱상· 1賊某飽[1<f'·을 은1-Ai%'l- 싱·데리.이)민. 입 학

이 S-)-f되있다. 이 학3)(는 고 if 職7敎會'41h}i을 제공'臧&.:-데, /rn'I 수준온 . sl:

l'"]職과 
-

) L>)/[ii,身의 중간정도있다. 따라서 ·A:IlL]大學 骨71과 1.l)교하기에는 Id-

제7] 이 따른다,

2. 統 - 過程 進{'데春의 狀況 l 緊急構陳

舊貞獨의 국겅 이 개12'도11/1서 敎'(f'政策에 있어서도 앙 %i-인국기·의 경치직,

깅제적, 사회 적 10]/Ic.:V·%+'d에 기이 1 수 있는 특)칠한 과Al]기· 셍凍다.

舊束獨의 중잉-·집7,{적 ]i( -h-체제를 
- ;It A 기최의 -d-x 

,
CI'/A- 및 職業1.rnl의의

質0%) d ·
,

'h(간의 
전학, ]l( ·A-파징 수<d-의 동등자걱 보장 %을 깃'춘 자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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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고, 聯邦的이며, 多元'主義的이고, 세분화된 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 육영 역을 점진적으로 조 정해 나가는 일이 필요했다. 이 첫번째 단계

에서 무엇보다 절박한 과제는 舊東獨의 사회적, 경제적인 복구과정을 지원

하고 미 래지향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職業補修敎育 및 平生敎育의 매력

을 높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1990년 3월 인민의최선거가 실시되기 이전

에 이미 東西獨間의 접촉이 있었다.

舊東獨에서 최초로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1990년 5월 16일 서독과 . 동독의 
"

共同 敎育委

員會"가 조직되었다. 同 委員會는 1990년 9월 일반 초중고교 교 육, 職業敎

픔, 대학교육과 쑤生敎슷에 대한 권고사항들을 의결함으로써 교 육제도의 점

진적인 통합을 이루어갔다,

1990년 5월 10일 文敎長官會議(KMK) 결의를 통해 舊東獨의 대학입학권

리(舊東獨에서 대학공부를 할 권리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도기동안

실시)가 인정됨에 따라 양 독일간에 새로운 居住移轉의 自 由가 촉진되었다.

이로써 舊東獨內의 대학입학 지원자들에게는 統-前에 이미 서독대학에 입

학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되였다. 이외에도 1990년 10월 1일자로 文敎長

官會議(KMK)는 
"

舊東獨 지역에서 취득한 교 사자격증의 인정을 위한 짐정

적인 원칙"을 의결했다.

兩獨 敎育制度의 統슴을 준비하기 위해 서독의 주정부들은 물질적 지원

뿐만 아니라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개인적 인 지원을 보냄으로쪄 많은 기여

를 恒다. 新聯邦州內에 聯邦 ) 이고 멋主的인 학교제도의 수럽, 학교행정의

재졍비, 학습지도계획의 개혁 및 이에 상응하는 현지교사의 再硏修, 그리고

주정부 교 육기관들의 설립과 연계 등은 서독의 지원없이는 불가능했을 것

이다. 양 독일지역간의 협 력은 새로운 講義 및 학습자료의 확층, 학습지도

계획의 개발, 그리고 기타 학교장비의 설치 등에 있어 효과적인 도움이 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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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8·징부<.< 1실 응급조치3C로2J.렘<f온 동해 모5 新聯邦)·l·1吾·을 지운1慷

다. 직어도 시 라단게에시는 개혁%9 
'야]l(수입을 

보징-하기 위해 A·-선 新聯브(

州에 있7-t 학AI(둘을 대싱·으로 주<L 이h)]적인 색채暑 ttl 과복들과, 선1된VI

]隱業敎肯 과식 들에 데헤 631111 DM 이兮을 들이 약 250만C(1의 融 l·-E를

1990/91년3L 학닌초에 제-P하였다. 199031년 겨울학기에 大學에는 V)체

I,500만 DM 상닝·의 敎科索가 
< /-비v]었다. 1991 t I 초 19게 데힉·v시+l-은 총

320만 f]M의 조]퓨디시설을 깃'추있F-미, 이로써 서독의 내힉·도시Al- - 77검

1 1 수 있<-< 기초가 마21되었니·, 職業/힐K에A-- 1991 넌 상반기까지 익r 2,800

만 DM을 제공, 컴퓨티, 복시·기 1 )- 리고 호1대직인 ,壽義 W 학{7자且 <
l

'

t 

입을

시웃1壺다,

舊束獨 청소V{들의 직7]키 지.짇各 헝·상시키기 위 한 에비프로<1램의 인촨

으로 3역 I,2001신' DM의 재무1을 공, 3만개의 職業訓絲자리를 추가旦 마린

했다. 또한 職業41綱 자리 부족을 해소하기 위헤 新聯+1다1·1돋은 全 [J 制 職業

學校의 수-2·V릭을 와대'하는 조 지를 취 했다,

統- · 條7'·) 제37조는 y서독간의 다잉·한 교 A 체제를 핑骨촤하기 위 1 중요

한 5-r정들을 YI'고 있는데, 특히 舊束獨에서 취득한 초중고등학Jlt, 職業學校

그. 리고 데힉-에시의 骨업이니- 자걱즘의 A-j'效5: 및 認定에 관한 중요한 hi-정

들을 답고 있다. 
'아교·제-V의 

제펀을 위헤 統 · 條)·J은 新聯邦州들이 
"

함부르

72+AJ"피. k敎長'l)l's議(KMK)의 %·의사힝·들을 기초로 삼을 깃-皇- 규정하

v 있다. 예를 들어 職業敎/7고(, 인)g‥직7]훈71吟진16, 放送通<d'敎古'·[)<, 대힉·

일%l/] 및 대려·건섣촉조11&l V괴· CP 중A{'l- l[繹+Ii>)1.f·l<恒 이 %%1驛+l])·l·1에/P

적· - 되 되있다. -趾<< 이 중 1부는 과V기 3r정이 직꽁-되기도 한다. 이로

씨 ) 직이고, 효윷적 인 ]I( - - 제도의 -/4- 위 한 기본직인 조7:1吾이 갖추

어졌다. 많은 이들이 희빙'헤 -K P->f·l:移띠의 l
'

1 由와. j%-學間 轉學, 2 /- 리고. 직

%상의 -1동성이 윈칙이으/A 보장되었고, 이로써 Vt등한 생촬상태의 창骨울

위한 중T프'l· 기초가 따런되었디-.

독인>일이 trI성되고

� 

舊]fR獨地)或에 7징부가 들어 선 이후 이 러한 제반

d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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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치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혹은 주정부들과 주정부들 상호간에 존속해

온 교육정 책적, 연구정 책적 협력체제에 편입되었다. 어같은 것으로는 교육

셜계 및 연구촉진을 위한 聯邦-)+1政府委員會(BLK), 學術院, 그리고 文敎長

官會議(KMK)등을 들 수 있다. 1990년 12省 新聯邦께들은 <敎長官會議와

BLK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全獨逸地域에 결쳐 공동의 교육계획, 시범계획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인 여건과 全獨逸地域에 균등한 교 육제도

를 창출한다는 기본바탕이 마련되었다.

3. 競聯邦州 初1추1高校制度의 發展

統-僅約의 규정에 따라 新聯邦께들은 그들의 學校制度(부록도해 Nr.

U3, 114 참조)를 1991년 6월 30일까지 법적으로 새롭게 정비해야 했다. 교

육부문에 있어서 新聯邦州의 새로운 법규들이 효력을 갖기까지는 부분적으

로 舊東獨法이 계속 적용되었다. 이들 舊東獨法은 새로 구성된 舊東獨 내각

이 구동독공산당의 법을 대체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마련한 것이었다(예

를 들어 잠정적 인 학교규졍, 교사훈련에 대한 규정 등).

국가가 통일되고 新聯邦9+1들이 형성된 이후 各 州議會는 i991 까지 학

교 제도의 개혁을 위한 법률적인 기초를 마롄하였는데, 이는 >자적인 발전

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왁 더불어 統--條%<J에 따라 교 육

제도의 거본구조를 동일하게 하도록 규정한 
" 

함부르크協約"(예를 들어 의무

교육기간, 다양한 학교들의 명칭 및 조직, 학교간의 전학, 증명서와 교 사자

격시험의 인정 등)과 文敎長官會議(KMK)의 기타 관련 합의사항들은 各 州

의 학교제도를 재징비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들이다.

社會主義的 單. - 면省1]시스템을 여러 종류의 학교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

무엇뵤다도 시간적인 여유가 맡지 암은 가운데 - 커다란 문제들을 수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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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健지 만, Iq91VI 이름까지에는 - V-E 泰'i聯邦州에 새로운 學校&·이 나 l

피었다. 물 이 중에 과V기적인 깃V 있다. 이와간은 기-정적인 힉'교개혁

>A]은 Brande11hurg·)·l·1와 Meckleuhurg--Vorpomn1em州에서11 i 까지도 적

됨-V]고 있으미 Sachseu)·l·l, Sachsen-Anhalt州, ThOringeu州의 겅우 學校>);-

은 최종직인 성격을 띄고 있다. 이 l%1骨들온 2[It - 내용과 교A꼭-표의 H본적

인 입장에 있어 서독의 1% ]T 과 S)치한다, ]%本·[)<의 지·유苟 51 l;Il주적인 가

치질서暑 기초로 히-이 동 l/l-]fM-F 다음과 ·A·l--E 켜 을 고 리 했다:

. - 각 인의 제농과 소로1에 맞는 )VA 괴· 훈런올 반各 수 있는 c/1리

. - . 교A 정 과 普업의 다잉·'최.

- ]iC-d-대A의 개헉(<l!주적 가치와 헹h'·양식, 전분적이며 유i<-'1리 인 ·1반

교 잉-의 v·1수)

· 히'교헹 정의 分+希)(l., - M시·, 힉'셍 %A 혀JiL-V-긴·의 j비티$·l[俱' 강이-

-

· 인반인의 학-711설 7]을 위한 l/]骨·적 이건 조성

- 종교괴. -h 리)l(육 VRJ

新1額01(州<최3 
"

험'부1-'(al%L )
"

에 J
,
L 합하는 의무교육의 開始)p度骨 3f징 慷

다. 일반A인 의)]L-V/·축기간은 브VI·덴부<-!-코州룰 세외하고는 3/-y 9년으료

획-정시었니-, 브 l·R]1부<--!-3-주의 의),'--'Ii/--H-기간온 10넘이미, 내제로 3%J간의

職菜'敎/Ii%務가 파)-·V-타7] 형 1:l]j/ 언%1된다. 1994념 5A·l (敎]d'l'l'K·l-儀

(KMK)가 <·!의 V'l- 
"

기초힉--il/-의 힉'슈39고안"이+2 세로운 >A案은 1989%.!까

시 서4·;'-지익 의 초중고-]l<와 니-'Il(할 1111 진히 니·3-[/-게 y{'7'l 3 新聯11디·l 초

중고교의 상쵱·-皇 It 리 
'l· 

깃이 다. st)'l· 19a:신/( 12-월 KMK가 건의 한 
"

l ti級領

/域 l 단계(Sekutl[rnrbereich l)의 비-%(종-0-되- - ;l< A-괴·징에 판>'l- 합의사힝·"-皇-

)1>롯하이 1995닌 5월에 조1징 된 
"

714·학·il<의 솔업에 괸-한 기준"V 新聯11다1·l

의 싱·련을 5( is 힌· 깃이 디-,

힉·)t(3[조와 종-i:f-에 관한 디-잉 1 -][- 
정들이 미·린되었1<데, 이 骨 . 1부는 서

-hf의 것괴. 자이기- 0니·. 초동'힉'V., 기뵨학-'tIt(Ilaul)Lsc]]U]e), J1Pl·인->/-고상·헉·

- 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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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Gymnasium), 종합학교(Gesamtschule) 외에 새로운 학교종류로 
"

일音학

교 (Rege1schule, 튀 링겐)", 
"

중학교(Mitte1schule, 작%)" 혹은 
"

중등학교

(Sekundirschule, 작/-안할트)"가 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州에서는

"

中級 i 域(Sekundirbereich) I 단계"가 기본학교(Hauptschule), 실업학교

(Rea1schule) 및 김나지움의 3가지 조직으로 정해진 반면, 작센-안할트, 작

센, 毛링毛州에서는 김나지움과 또 다른 종류의 학교, 즉 기본학교와 실업

학교의 교 육과정을 교 육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종합한 학교도 있다. 中級領

域(Sekunlirbereich) I 단계가 끝나고 얻게 되는 자격은 서독에서와 같다.

新聯邦)+1들의 學校法에 따르면 中級 i]域(SekunRrbereich) 11 단계의 학

교 종류는 전반적으로 서독의 그것과 일치한다. 
"

中級領域 11 단계"는 한편

으로는 김나지움의 상급단계, 다른 한편으로는 職業學校 종骨들을 포팔한

다. 모든 新聯邦州에는 職業學校, 專門職業學校, 전문학교, 상금전문학교가

세워졌다. 메骨렌부르크-포어포메른, 작센-안할트, 작센, 튀링겐)·l·j에는 학2

법상 11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 한 職業김나지움과 專門깅나지움이 규정되

어 있다.

특이한 것은 4個/·l]의 學校法들은 고 둥학교 졸업시험(Abitur)을 포함한 8

년간의 김나지움 교육곽정과, 12학년후 일반대학 입학자격을 취득한다고 규

정한 점이다(이에 반해 브란단부르크州는 서독과 마찬가지로 13학년후 취

득), 1992년과 1993년의 
'文敎長'由'會議(KMK) 

결의에 따라 1994년 2월에 개

최된 KMK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증을 2000년까지 各 께의 경게를 초월하여

상호인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같은 결정에 따라 1990/91 학년도부터 東

獨地域 4개주에서 12학년을 졸업하고 취득한 - - 般大學 )L學資格證은 독일

내 모든 대학의 전공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추게 되었다, 일반대

학 입학자격중을 취득하기까지 수학언한에 관한 긱- 주간의 합의가 도출되

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13학년을 이수한 후 졸업증을 취득한다는 것이 계속

유효하다. 各 州 文敎長'6'의 판점에서 보면 일반대학 입학자격증 취둑에 관

한 기준을 內容的으로 명확히 하여 수학연한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결정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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恨- 수 t
I

l]'애 SA나.

이34제V의 )IiI>m·1에 있이 敎1'l!]들- / 겸정 리인 역 l'A· 한다, i-K과 
-](-징을

통해 新聯/'1임·l·11:·i-<<. VIA %3 화]d제J,<,에 1<'추어 j')d를 임·성히.고 서A·의 힉·

교11(육]/·성에 및-%':- CIl(사직을 마린'해야 한니.. ·敎[']Ill'養]&은 서L;-에서 와 마친·기-

시3L 새로운 입119-皇· ·V'헤 - !
i
'

- 가지 분이피(- 니‥'iL이 玆 
'

I t
, 7·1칙직으j흐%. 내힉-에

시의 수입v- 전제모 
'l-니·, 

지금까시의 )/;l-A<파목이있VI 박스-레VI/의의 )1

2E學胃파 러 시아어 
1% AC쵸5<R]f 1990넌 가을힉'기부티 似이졌다. 

"

칠>-

린을 /y["i-v'l- A)(聯·fl(·)·l·1뇨·의 V] 띠-e - it/,사자져 시힘의 싱·%인정"에 <i!l·한

19%<·J OYl 20원지. V'敎1 
'

l-
'

A
' 

s,弱.(KMK)의 합의서는 :敎1'ltB養成 ;11度의 개힉

을 고 리한 깃이]J. 니·잉2하2ii 새로-F ·f-5] 내.g- 및 Is·식이 라는 <면에서 敎1)IIi

hli修敎->1 
t% 

Il[敎/y')>-><- 매-7. 
-V」7하니-. 

이 섭· 위'헤 시독 주+A-은 IS·'은 지윈

을 하고 있니-,

1993%·l 5무1의 모敎1·j'0'會1'戚(K[VIK)·;-2 
"

A·w獨의 -
'

tI (사양·성과정의 인징과

일반겅 러에의 V-71·"에 Al헤 의 /(健{·:-t:-Il. 이 는 新聯께州에서 ·;/-!,J,히.-(-< [ut사

%· 의 봉il·을 >싱·직인 -<I]-사과징을 거 치서 j)(시.직-필- 3한 사y.>·恒.과 동임

叫게 지6[(하는 것을 색-적으1,]- 하3( 있다, 祈聯+1에·l·i에서의 敎師資196,(驗이

세j-;L운 에 의헤 시 헹된 직- 에는 1992닌 0원의 <'敎1굽'j:-l'Ei-議(K[VtK) 의
w

결사항이 싱·효간 인징A1다. 199/l l 671 23일 목인연뱅·의최에서 - 파 l 
"

교

사-M-if5i-졍 개징 %/1-趾"을 -%해 인)g'정-7·A-:· A. 州)h((/府에 디·A 과 권·-P. 사림·

을 위임3>-였다. 즉 c/-징부의 님'%d'A/}·칭 -
'

/·V-[<-시%·1에 敎[']Ill'資格證을 식<i.Y

- ]/사들오· 聯·+l]岸給炭1 A외. ·]·l·1停給11d定 Aj,L 분·S-힌· 수 있니.1< 깃을 초]‥직

하이 주 )/]-趾에 띠·라 7(수偏· 메조) 수· 있도-3- 하었다.

J

1) 익주: 한1'(IllIl]:敎肯(WeiterbiWuug')이 란 統獨後 舊束獨 敎611)S (-<히, 정

쳐.사최과목 ]d사)을 대싱젼 로 2 - :-1닌긴 십시하;.t 자유71주정지, )/]률, 시

장경 새 V- A7-한 -
'

112%-과징 으.且 이-計 ·<<)I'L해이·만 
-

'

u (시.지-키 이 
'세속 

인징

l, +.tIl修敎-+i'(For0)i]duug·)은 -
'

IA(사지·기을 인정 밤은 후 헤당·j>l-이·의 새로

p. 지시-3.- 습1-i- 기 위 힌· %·snIl)(Il (l$[g·%+'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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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章 鼓育 · 學R · 硏究

3.1 英才敎育

취학중인 청소년을 위한 연방정부의 英才환育은 연방전역에 걸친 優秀學

소 選拔大會가 그 핵심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各 州와 협력하는 가운데

학교와 기타기관에서 특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발굴하고 육성 할 수 있

다. 우수학생 선발대회는 자연과학·기술과목을 비롯하여 인문과학분야와 음

악.문화분야까지 포함한다. 聯邦찬育硏究部(BMBF)가 지원하는 선발대회로

는 「연구하는 청소년 대회」 ,
「수학·정보자료학.외국어 선발대회」 ,

「현대

사 선발대회」 ,
「화학.물리학.수학·정보자료학, 생물학분야 국제학생올림픽

참가자 선발대회」 骨이 있다.

聯邦選拔大會는 독일 학생아카데미를 통해 보완된다. 이것은 여름방학 동

안 연방내 각지역에서 개별 아카데미의 형태로 진행된다. 1995년 중 약 450

명의 청소년들이 독일 학생아카데미에 참가할 예정이다. 통일이후 新聯邦께

에서도 聯邦選拔大會가 개최되고 있다. 이를 위해 新聯邦州에서는 필요한

각종 시설이 구축되어야 했는데 이것은 연구계획, 모델개발, 대회 등의 방

법을 통해 촉진되었다.

4. 職業相談

舊東獨에서의 職業相談은 교 육부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였다. 이것은 광역

단체나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일반교육당당학교, 專門大學 및 일반대학, 기업

체들에 있어서 사회전체의 과제로 취급되었다. 舊東獨 職業相談制度의 핵심

을 이루는 것은 224개의 직업상담센타였다.

사회주의적인 職業相談은 사회주의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요 구에 부응하

는 계급구조 및 사회구조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였다. 6학년부터

실시되는 이른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생들의 희망직업파 견습일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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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정하<< 직·엽이 이 어%1는데, 이tIll 복%<2 
"

사최·직 노동력 의 적진한 ]l]:生

産"이 라;·:- 깃이었디.. 10학년 힉-생들중 / - 해 6월 15일까지 아죄 진合 )자리

-趾 칫·지 못한 학)%놀·은 비이 있는 건,습81자리 중 하나과 게약율 l%어이· '릴

의무를 가지 고 있었다,

어리운 조긴 가운네서도 lG90년 중반부너는 새로운 職業相 
' 

Ail11]度가 구축

되었다. 이]':- ]ItA 제V l< 職'栗1-11練制度의 광빔위 1 재V!1과 3속히 진헹된

H본적 인 깅 새2'l't조 <:{쵠1-과정에서 청소h:l둘과 부모 이 1된히 닐·-은 정),!w

1굇 상모1-을 요//해 왔기 INl]분이디·.

세로 선 (a된 新聯邦·)·l·]1시 38기1 勞動'IA'廳에-Ic 고 A-축진r)j<Ab'Ci)에 띠.라 직

업상hq·부서가 신치되었다. 고 A-촉진tIl<AFG)에 띠·궐-먼 職萊相談部는 싱·노1-各

71하는 시.랍의 소 /]+l- 직성을 고리한 가운네 자-H-苟.고 의식리인 리입선비

을 하V록 V- 미 또한 3L동시징·의 ')제싱·대외. 
진r-M·에 대해 정보-趾 공해

주는 丑이라고 되어 있디·,

新聯邦州 서-[t 굉·IPl 위한 업부지%), 인 러 [Il/-A-, 인3파견 X-S- 동해 이미

統 
- 칫해무터 밀' 앙의 징뵤제-%l- 및 싱-님-횔-V이 이V어 졌다: 직업신rb최

의 일41·으 - 35,567개의 힉·v상답, 7,35/1게의 학부V 강최·와 6,904계 의 깅·인

이 있있너.. 282,'/0019 의 상10'A-청 기-들에 대해 거 의 586,0001p-1의 싱·님- 과

7,400<0의 2 1- -R-싱·%o-이 이 1이 졌니-.

199:Vq4 l[i'+柔]·[l談의 헤애-It 싱'님-최-<t가 - ‥
:

t ·게 <(어났다. A 461,00019의 %l

은이 들이 835,000최 이상의 싱't<l-을 하V)서 인· - - 반壯너·. 직 71131$11쑨A·l)외.

핀-련헤서 5,1동/·Al내에 키[71 정)J-센니.OMI)를 R·하는 지·업이 l 을 뵤았

니-. IS5V'l 중반에-;.< 이미 :]/l·개 %l]니.기. 운잉 시작'螢나, 이외애도 9게의

移]助職菜·[,j)'-·限%il디.가 l(01V{ 8 1J,l.Id 新聯11(·川 전익 신치 치있다. IZ4<OW'

총 ]
,
700씬의 新聯페州]IP,域 職%사111.%/, ))-皇 의·보하였는데, 이 중 82716은

싱·님· 및 ·중기1진분 1
. 러이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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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의 중요한 과제는 청소년들에게 職業訓8[i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다. 1990/91년에는 145,700명, 1991/92년에는 1朋,300명, 1992/93년에는

145e600명, 1993/94년에는 약 171,100명의 지원자가 상담을 받았다. 職業訓

練자리를 확보하고 이를 중개하기 위해 職業相談部署는 1990/91년에는

57,900건, 1991/92년에는 71,300건, i992/93년에는 115,000건, 1993/94년에는

146,000건의 業體訪問을 실시兎다.

5. s業敎育

연방정부가 수행한 가장 훌륭한 職業敎肯政策 중의 하나는 新聯邦께에도

量的으로 충분하고 質的으로 우수한 職業敎育자리를 마린하고 확보한 젓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企業體며와 쇼業體 以外의 職業敎育을

지원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 61 法規程 調整, 支援擔置

統 
- 

條%J의 과도기규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1990년 10월 3

일 이후에는 서h에서와 같은 동일한 법적, 내용적 규정들이 新聯邦)·l·1의 드

元的 職業敎肯에도 적용되고 있다. 職業訓練法 및 수공업규정의 발효에 관

한 법들은 폐지되였다.

職業敎育 基本年度 산입규저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이는 연방정부가

職業訓練企業體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고 職業敎育도 전

환기에 있는 만큼 職業敎肯 基本年度(DertIfsgrundbildungjahr)릍 구속력있

게 적용할 경우 그 들이 심한 부담을 겪지 않을까 우려 兎기 때문이다. 職業

敎育 基本年度 산입은 당분간 기업의 職業訓練자리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칟 것이7

1994년 1월 12일자 職業敎育促進法(6erBiFG)은 5개 新聯邦께를 공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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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Il%-직 31관린연2p·소(BIBB)의 t
iH 위에 포71·시 킨 깃을 3t-정히J4 있다. 職

業,gIl練問題에 있어서 SIg-%부의 자IC-익을 민'고 있;·'c- 이 연구소-:-< 사최단

제, 횬!la·정J,t, 주 성]j).의 대)E지.들이 · EL%힌· 7-1 리-趾 것'j( 짐·여히·2il 있A 테,

이제는 新聯11;州의 괸·)-11지A:LLV Ii-이하게 %M 으Vr써

� 

- I 5 - vr가

� 

더욱 히·대되

었디·.

5.1.1. 敎·%劇編 對象職栗의 構·造

職業敎/[C<파 f'. l : 7%l,V이 3.l-cA'.되민)%-1 시C,r까지의 모E 急:1獨의 &Il:Ill->

IV術:S敎/[,pli餘' 대싱-직7]V-이 지되있c}·. 
'

. ) 0'[{) 職業敎%의 일$l·에서 職

業敎%은 이 부터 職)&敎肯·[)[ 및 f'. l'. %T,V2에 tq·라 인정된 職菜귀練 y::·l

象職業1)%1에시 만 종건되어야반 하4· q, 이111 칙·수된 職菜訓練은 舊 法律에

따라 종/1되었다. 이주1-은 &1쵠-키'업은 많2 깅우에 (f 분제없이 이뤄질다.

이는 대j/분의 7독 진문기술자 A7]과 z·인y{ 교-S-훈린대상·직업 사이에 兮

Y-한 - 7시.y이 있었기 ll11·이이다.

1칠 멋 경우에는 舊'+獨 직입을 일VI 한시 적으로 5밀전체지역에서 연정되

누 職業敎 f 獄·1敏職菜으 j-,L · 쟤- 닝; V있는네. CI- 이-8·는 이를 통해 싱·닝·한 數

2.l 職累41帥機8가 뵤존 l 수 있있)l- 이 . >-은 자걱에 데 
'l- 

수요가 있었기

떼 이19, R].한 이띤 職業敎'0' W·1敏職菜·은 지 띄리으旦 1虛 1 중요성을 가

지고 있었기 떼-분이 다. 예-計 ]·-]-민 
-1도우1이니. 

t I축중징·비운전71 및 니.]Id-장

난감- ·제조공, ,1자기희·꽁 V'-E 시7] 杜이 2)- 것이다, 헌-VII, 인불도자기 제조공

같이 舊貞濕3 직7]의 0수성을 3( 리하여 職累敎'(i' 到象職栗合 수정하고 케

/ /성한 것도 있니·.

5.1 요 職栗敎'fr 支援)GPO.램

"

1獨復興 )[:l;'1]對應策"의 일%1·으AL 인%M'징-t/는 199] VI 窟聯/l'i)·l·1地域의 모

는 청소h<l<m.(-에게 IE)91 1J-矛 職菜,)11練자리를 공힐' 수- 있V 新聯邦州-趾

LIl상으旦 한 일 린의 職%r)Il%야'자리 장리조치를 의 l 
'銀니·. 

20인 이하 小企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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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職業訓練자리를 장려하기 위한 聯邦敎肯硏究部의 별프로그램이

연방정부조치의 핵심을 이루었다. 노동관청이 시행하는 2억 5천만 DM AI-

모의 이 프로그램은 5991년에 체결된 모든 職業訓練契約-河에 대해 5천 DM

의 - 臣]性 補助金을 보장하였다. 1991년 12월 말까지 거의 3만개의 職業訓

練자리를 지원했다. 이는 新聯邦께에 rr미·企業 중심의 경제구조 및 교육구

조를 확충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경제구조가 재편된 결과 1992년 중 勞動官廳에 신고된 기업 체의 職業訓

練자리만으로는 늘어나는 訓練需要를 충족시킬 수 飢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舊束獨職業促進法(AFG/Ost 제40c조 4항)에 입각하여 企業까的

職業敎育訓練을 촉진할 펄요가 있었다. 1993년과 1994년의 경우에는 연방정

부, 新聯邦)+l, Berlirl주가 EO 사회기금으로 企業)PYJ 職業訓練자리를 촉진

함으로써 需要와 供給의 균헝이 이룩될 수 있었다. 束 Ri地域을 위한 공동발

의<Gemeinschaftsinitiativen-Ost)를 통해 1993년중 10,000명, 1994넌중

14,000명의 쇼業外的 職業訓練자리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이 확보되였다.

1995년초 헌재, i993년도 공동발의에 따라 약 7,bOO명, 1994넌도 공동발의에

따라 약 13,卽0명의 청소년들이 쇼業까7J 職業訓練을 받고 있다.

이와같은 두가지 發意 외예도 新聯邦州는 각각 企業內 職業調練자리를

촉진하기 위한 주정부 프로그램을 수립해 놓았다. 새로운 職業訓練자리 전

체의 약 60X가 국가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新聯邦州內 職業訓練

은 앞으로도 산업계가 단독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5.1.3. 女 性

통일과정에서, 그리고 점차적으로 구서독과 비슷해져 가는 과정에서 현재

東獨地域 여성들의 직업선택에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 특징은 희망직업이

職業敎育자리가 있는 분야로 집중된다는 점이다. 고용체계 역시 이와 비슷

하게 발전하고 있다. 여성에게 전망이 밝은 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근로인력

의 超過供給 現象은 여전하다. 이에 비해 製造業과 같이 번창일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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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의 겸우 여성의 TIP-율에 제y을 릴삔·한 추세는 디 이상 일어니·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성의 취71Ad-는 I%9함飢이 표은 상태이니·. 게다가

이성의 職菜[%11練자리는 <-'t 상촹이 좋지 임'니-. 1994년의 깅우 여성吾이 職菜

41Mi·자리에 지원한 비율이 52%니· 되었지 만 / j- 중 45%만이 企某1)L] 職業訓

練자리를 <

I
l-

剋을 뿐이디·. 띠·라서 여성曾에게는 束獨地域 공동발-의 의 인{l-으

로 企栗外1'l<J Ill'ATd]11練자리-趾 9변히 피-t!.헤 주어야 한니·. 이-趾 W헤 職栗4

練지 리-妹 키득한 사V->-들의 71%가 이성이었다.

5.Irn4w 優秀者 奬學(베度

언lg·징부<. 1991 VI 이·計 처음으<L l[l'A/y.敎/f>);· 및 I'. j:業規定에 따라 職

誰訓練合 미· 1 A]은 추1업지·13-各 위헤 優秀-b 奬學制度<lieg(lhceufOr%ruug)

를 미-s·l, 壺다. 新]醉+1되·l·1地]成예시1<- 5문기合지.직장에서 i戱菜411練舍 받았·거

나, 側貞獨 전->it히·<I/.에서 職菜111帥'을 修 f 한 지·늘은 처음부터 이 제V의 대

상자들이 되 있니..

이 징'힉·세-도<-]. E'4業敎5' Id'L'd']/ 서(y,ty 상AL최)에 의헤 실시되었1J. 징-힉-

셍哲븐 신 칭을 동 職業補修敎'F[費 611助金-g- 3년 이상 매년 3
,
000 1)M까

시 1身合 수 있다. 진채 독3]지리에 <1치 19Z년 중 약 ]0,500명의 징-힉-생+ -

에 게 
'

2,6001%l>· DM가 세공되있다. 新聯-Il(州게0或에서도 1994년. 중 593밍의 장

'희·셍·k예 
게 9.p l'찌만 DM이 지-Ll 되있니-.

5.1 6 5. 障壽)@ 援 (Ilena디1teiligtenfdrderung)

파거 동-<-에서-:-.:- 서·<'-이 - 
- 히 :It - 2--A·조1111(A]·'(;) 40c7에 %리· 선시하51

있는 것과 같2. 14-.싸 b(援11;l]度가 없었디-. Ii'%{l'(/.'l'hI少7)r. 지%1조치13--F 이둘이

<,·-'k%1징'에시 ]-께 , l 
'Al 

d- 있V.3- 하는데 목A(骨 7었디-, 이11-온 조 치들은

기3'] 제의 g] - %
,

'
- 니. /·<-. - 2,t 정'보/ 님o]서는 성과를 거·무었다. 호1제 新}靜11임·l·1에서

도 IS대i(Il-0/p'%l".-8-이 -
'

s
'-

인된 職.裳,mI練,深+v,유· 미-친 수 있도록 톡별한 지우.l-s

하고 있다. 職某,pIl練制度의 7'{ 1-은 깅애 칭소년돌의 직오] 적인 지-히부이에 있

- 5(j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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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구조적 인 면에서나 개인적인 면에서 특히 지속적인 영향을 끼振다.

해당 청소년들의 企業外 職業訓練敎肯이나, 혹은 사회교육적인 보호를 포함

하여 職業敎育관련 지원을 담당할 자밸적인 기관들이 우선 마련되어야 했

다

교 사 및 職業敎育 담당자들에게 있어서 사회교육적인 職業影1!練槪念은 매

우 낯설은 것이었다. 동독의 사회교육 담당자들은 職業敎슷을 받은 것이 아

니다. 연방정부, 연방고용청 및 주정부들은 1990년부터 障得靑少年들의 職

業訓練을 위한 법적, 물질적, 개인적인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미 1990년 중반 고용촉진법은 몇몇 과도기 규정들과 더불어 東獨地

域에 적용되였다, 고용촉진법 제40c조 (2)항에 따르면 障碑靑少半들은 職業

l!練자리와 관련한 지원(1994년 약 7,666명), 또는 企業까 /i(2設에서의 職業

訓練(1994년 15,넘1명)을 통해 공인된 職業修了證을 받을 수 있었다.

聯邦敎育硏究部는 i991년부터 新聯邦까1 장애자지원의 일환으로 교육담당

자 및 지방교육정책결정권자들 내지는 敎歸들을 대상으로 전문적, 개념적

&언을 제공하는 조 치들을 취하여 왔다. 이러한 조치는 1996년까지 계속된

다. 연방고용청은 장애자훈련담당 인력을 대상으로 特別硏修 프로그랠을 실

시함으로써 新聯邦州1.의 장애자 담당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1994년 중

2,288명의 職業귀練敎師, 보호교사 및 사회교육 담당자들이 참가했1

515. 新聯邦州의 職業學校 (Berufsschule)

동독의 職樂學校는 職業敎背의 구조, 조직, 기간 및 내용면에서 뿐만 아

니라 물질적, 공간적 시설면에서도 서독지역의 職業學校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과거의 企業內 職業學校, 지방자치단체 職業學校, 전문학교, 技+學

校는 새롭게 정돈되었으며 보다 큰 단위의 公찾職業學校로 통합되었다. 교

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존의 소규모 독자적인 학교들은 分校로

서 本校에 편입되었다.

- y(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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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5<y. 學校>)<을 坤 (敎長'l:l'會錢의 7]-의사항이 있VI 이 러 종규의 힉'교,

-축 職業/착K, 職累)Il:Ill]學校, 職菜(J[L[進%나交, - [1디1법9]박;/;'P校, . 막:l

4%:>il]學校가 설 7]뙤있다, 학교111j을 
-;']· 

기료. J/-V 종1]-의 학]')(아 교 육과징에는

)j:1요한 시간)l[외. 骨입중서 Al 1사힝·이 Aty'l-된 職業敎(< -芬;I)-]-(·징과 시 71-//·

정 이 A ll.린되 있L->.. 이 Al-A:: -i-t- 
성은 %'敎1'표'l'Il'p/,驕의 C&체적 l 

'힙'의시.헝에 
적

w·히-/게 세로 작성시 지 앞으1%0 안피있1J.

新聯11디·1骨은 199)%·l 3월. 15인지· 職業學校 관한 
. %敎長'l:1'8議(KMK)의

합의를 기초로 職業學校制度->]- f'%i校·[)C에 -if징하있다. 
職累敎古'에 있어서t-

A벼1된 職菜111練에 관한 )L'敎]V'l[l'會,園(KMK)의 학·습지도게힉들이 CI 기초.

가 q]( 있다w 
"

稀%v-職菜(Splitterbeulo" 부문에 있어서 新聯게州竹은 州의

ho위롤 h'/어 적A-되12 · 般職業1'i바'V 조쟉에 V'71입 되어 있다. 믹'내한 제정을

시.성-71·으旦써 職業學校들·와 학)g둘이 인1M'직71최의소 시험을 치22i.L 職業

訓練但. 미.%l 7 있도록 하는데 기 어히.j-i 있디·. 職業4:IRI']마(校의 경우 세로운

職栗[洲練%'11· D 이 신설시있으며, ·)l:l">學校에서e g히 /Id:禽·敎-ll'職(유치 우114.사

잉5싱)괴· i]'Ii栗]{哉의 정·이 밀'이 <9'健고 R!1시 니어과징은 臧어%1디·, -특히 싱·입

직과 唯졍직 의 겅A- 매우 심한 Mt1촤가 있있디·. 値貞獨에서는 점유율이 91로

크지 館'았1k'l 이 버한 서비스 職業敎台'에서부터 J/-든 ][池業窮(·5'의 1/3에 이르

기까지 敎'8PL]容이 거의 92진히 세오8-게 재%l)되어야만 
'했다.

이에 세<t 피-복이 추가되었으1+l 기존과<이리· 할지라도 새1운 내용이

AlAI-되있다.

職業敎%'ilil]度 < I
Ii 축의 중주1으로는 초 기에는 學7·)·]h;gd'l-劃의 기초를 준비

하고 중요한 敎育分野에 괸-한 위 윈최를 -
'

1
1 성하는 9이었디-, 에(1대

Mec]denburg -. VoulOmnlem)·l·l의 깅우 한It'l( 100기·지 이상의 學軻指導6'l·劃

이 미-린되었·논데, 이를 위해 他:聯邦)·l·]로부터 교제 1길 인러지 원을 반았디·,

Pl1한 Meck1eul)Urg-.yorpommeru州의 깅 우 職-樂導나2에 필요 
'l· 

의< 500가지

學涓指導1(l-l 11 중 1/l은 디·s 주로부터 삔'이-ti·인 A-各 l]]-당으로 제)p)되었

다, 이와 동시에 新聯邦州는 %敎長'l[l'象議의 ·t체 
學胃指導51'劃 수7] 첨-

- AI)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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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함으로써 동 계획을 )+]次元에서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新聯邦)+1의 職業學校는 전반적인 혁신과정에 처해 있는 바, 그 기

간, 정도, 규모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었고 또한 과감한 발전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다. 聯邦國家式 學校制度는 주정부 상호간의 연방국

가식 지원을 통해 중앙잡권체제에서는 도 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힘과 창의

력을 發揮하였다, 이와같은 新聯邦州의 발전은 연방정부와 EO의 財政支援

을 통해 이룩되였다.

최근 수년 동안, 그리고 헌재의 職業學校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 學컴指導計劃의 현대화와 보완

- 과도기규정을 포함한 學校法과 施0-令의 제정 . 공포

- 공간, 시설장비, 인력의 基本水準 확보

- 교 사의 양성, 연수, 補修敎育의 강화

- 職業學校 근무교사의 급수와 근로조건 평준화

연방정부는 
"

束獨復興 共同對應策"의 범위내에서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들의 자기책임성에 유념하면서 이들과 o-政協約을 체결했는데, 이 協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학교, 병원, 양로원 등의 재정비를 위해 총 투자

금의 형식으로 50억 DM을 즉시 제공하였다. 이로써 職業學校들을 재정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兎다. 職業學校의 새로운 운영권자이자 동시에 물자

공급과 교 실공급의 책임을 맡게 된 地自團體들은 투자兮모나 요구수준 측

면에서 전연 새로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 KMK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180

억 DM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新聯 1닸1·1의

職業敎育혁신에 요구되는 투자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알 수 있다. 그 래

서 新聯邦州吟 Berlin에서는 다가올 수년, 또는 수십년간 계속될 공급상의

차질을 메꾸기 위해 주정부 프로그램을 수렵중에 있으며 이미 께議會를 통

과한 프로그램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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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企業](claJ 職業敎-%機關

聯邦敎· [(i]:l:究-t'a;는 /]·企業의 職業訓練構造를 촉진하기 위해 %i聯1[이·1地

에 기3]A·돈 職業敎·o機關들의 헙 릭채제를 31-축하기 위한 %段階:A援프로

그 81을 제시 健다. 이 <로CI- 램은 第'11보階3/ 수공7], 소 기7], 긴축d] 및 %'l-메

운엉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미 1 미tI)lYj으로는 /
I
t·서독 수준에 이브는 깃을 복

표로 하고 있다.

h91V( 1 윌 1인 이2훤 新聯+l]·)·l·1애는 주로 건축, 금속 및 전자부문에서

10,:-}00게의 ]%liliA'.i/IC業]易과 敎-%場 조성을 위하어 98게 프%세토01) 내 
[ 3억

3 · i만 l]M의 지%·1이 이 <L이 )%다. 1BIt71;l"]에서는 V:l<기술의 V)·계적 훈린

제(Stufeuausl)i]duug B%111)를 신<히 1)환하기 위 l· El[·;1내(P'累]易名· 미-Q-(하

는 깃이 주·x·이 )0. 이는 新聯11디·1의 A제재긴과.징에 있이서 건션7]이 지

니고 있는 중 0족'l· s힐-과도 일치하는 깃이었니·. y屬職{)[(과 
' fkk(職稀의 職

菜,g1餘'을 시VA하기 위 헤 7'다)1된 산위A·징'P-<'>- 하이급 힌대식 기게, <정장

지, 조 · 기V 시$-레이 티 능을 깃'舍 수 있//록 약 2,900만 l)M이 누입되었

니

聯)<h敎5'ii>'l'·究['il<sl 企業'J나(] 職業,m]練機關 시Y1와에도 연48'경·제부·12 l%0

I
,
·l 新聯邦·]·l·j의 수공3:f, 중소기il, 3

,
L 의 3] 및 기바 서 비 - S] 부분의 職栗세

·/>敎'l&>'機關 지 1合 위한 1 프j,t< l- 71을 /, 7'健다. 199Oh·l 이早 이 프<느( 램에

띠.라 177개 3t로 젝E에 3역 5,400만 ])M의 시5·1급이 제공피었나. 인Ix-깅제

부+:- 기71 의 Arn·a 성

� 

및 경 씽 버 dd·회.불 위하이 수VI진부더 수공7]부분에서

실시히..l]- 있-; :- 수. 業브·l·-;] 職菜敎-o 시 7)에 권-A'l- 프jiL l. 램을 109] 년-l)L비 新

聯/l]/l·l地域매/,c. 카대수].시하7. 있디·. 이-A 러 1991넌과. 19%년에;-:- . tIl:):V]갑1;i·Il'·

(職葛,%1練 세2-41/(치-)의 ]d 괴.피.징<IE 아니라 l ,0晨段)i·Il;(職業711Sji 세IV}치·)의

'

<l'1과과정에 대句서2,L 지 . [이 이j/이 1다. 1993년부e]는 서> ·지 익괴. 마진·가

지로 J
%
Il:.l%(히;待의 :Id.과과정만 지우{서 31- 있다.

19f)1넌부너 지급끼.지 19,60())]1의 敎/0,1{'V!에 20만]g이 71가하있으미 약

.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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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만 DM의 지원금이 新聯邦께 手1業協會에 제공되였다. 서독지역에서

는 같은 기간 중 142,200개의 교육과정에 150만명이 참가하였으며 약 28억

7,900만 DM의 지원금이 제공되었다,

51.8. 職業敎育關1驛 )v))의 學]Ib麗定問題 (職業뿌校敎師 憤

職業敎育용當者)

職業學校制度의 구 과 새로운 방향설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은 교

사들의 資格認定問題였다. 이것은 짧은 기간에 성공한 셈이다. 교 사의 자격

안정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온 교 사의 연수훈련과 보충교육 및 교 육기간

이 불충분한 교사의 事後資裕認定이었다, 인접한 주의 대학과 산업계의 인

력지왼을 받으면서 광범위한 연수훈련계획이 수립되玆다. 여기에는 유럽社

會基金에 의한 재원이 이용되었다. 事後資格認定 및 敎師資格取得의 중점분

야는 판매경제학, 마아케팅, 재정, 인사관리, 회계학, 사회보험, 개인보험, 은

행 등이었으며 기舍직종의 경우 통신공학, 차량공학, 가정경제학 둥이었다.

일반교양과목으로서 사회학·정치학, 영어, 철학을 이수해야 했다. 수천명의
'

교 사들이 이러 한 과제를 잘 수행하였다.

동독시절에 비하여 바뀌어진 초중고교생들의 행동양상, 부분적으로 나타

나는 학습의욕의 부진 및 교사역할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새로운 敎育學

7J 난점이 대두되었다. 교 사들은 새로운 교육학적 과제에 올바로 대처하기

위해 주로 補修敎育을 통해 교 육학과 사회심리학에 관한 지식을 습득했다.

예비교사 교육체계의 재毛, 일반교사와 지도교사의 再硏修를 통해 학교활동

에 새로운 敎育學的 역동력이 부여되었고 이와같은 역동력은 장기적인 파

급효과를 낳게 될 것이다.

職業學校 교사교육에 관한 인정 및 분류의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동독의

기타 교 사양성과정과 마찬가지로 서독의 전통적 인 교 사경력과 비교하여

1993년 5월 文敎長官會議에서 합의를 본 바 있다(제6장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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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11(敎-a/i]'l'.究['(1]]-< 統 . 條%/J의 hi-징외에V j /수직 J Y치L;C 녹히 職業(Ill

-/P;敎-l(-<을 -C-패 職菜/敎-Fl'이 新聯)![i·)·l·Id] 깅 t새진과 뎌側-어 핀·기차게 이무이

시도록 베리 헴다, 이 조치들 가운데 하나는 +獨]%域 職業敎'5敎[Il(l 資質1(·]

l,: OiLt.l. ·s(IXQG)으로, o}릅 위해 1090%0-)994넌간 약 8추1반 DM가 소요

피었고, >995년 에산에는 900%vI l]M의 체· 1이 책정 퍼었다. 이 프j[느[1 ;i]1은

J
I
L 엇보q-V 기입 의 j酸某,w11&k 님-Id'자실·, 職菜,11練 및 /牛.-敎// 상남기.들의

崗-))l(·].i-.에 V A.을 준나. 이%)-은 조치 외에V 리'종 시 헹링을 통헤 . i·111修敎'(f

이 新聯11대·1에서 계3 1국·1되도-C·< 메리히.)L 있디..

%聯邦·/l·1의 기입대 1敵某,)11帥' 님-낭사3-t. 3][ A3쇼 전-퇀커인 지-키이외에

"

職業敎·([의 
·;]--> 

- 분 
"

,

"

職菜1-Ell練의 게히과 시 헹", 
"

職業敎肯에 있어서 毛

소%·l" c t 리<It 
"

c(0·v-l)/] 
-]/·"의 

영 익에시 職栗敎/i'l'19, 勞動敎'Fl'l'C·J 지식을 로/<

했읍을 중]g해야 한디-.

EISrn 産業 證 및 1纖業學校111)의 
' 

學新技欄1場[刺1i 및 모덴 Ii%%In

新聯+1이·l 산71제외. 職栗卑[K에서의 職業敎/l'을 신속히 현대화하고 서독

수준으2 과갑'히 핑준희·하기 위해 聯세敎/l'lil'l'究샘는 1991닌부티 19959까

지 
"

Y:新-/히導· 프로그 랩(Il)00V(l(italIS· TraIlbfel·-Programn-o"에 3,7 0만 UM

를 제공하있다. 이로씨 새j;t 職業한ti'V省이나 서% 지익의 다른 히선적인

프로 젝트에서 니·-C $과들은, 新聯1'l;)·l·1地域의 職業한會機關에 移轉되미, 수

요에 IV'게 속 게1dI-피고, 븍히 A-서톡 교사의 상호11 러을 몽해 職業敎-s

現1易에 g]]]·旦 작벙·런 깃이다. -f, 新聯邦·)·l·IA-.t 州 171f>[骨 초원하는 移轉프旦

피트나 J/-델(주로 산71 세부분에서)을 y해 111는 各 州에 특수한 移轉프로기

트 나 모 省(주로 
"

j[哉業學校"di녀5에서)을 동헤 宙'은 헤이을 빌'았디·. /제쟉으

旦 1994년 12월까지 42게의 移轉/C로백트 JA 텔에 대헤 3,200만 OM의 비윈

if이 제-At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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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舊東獨에서 取得한 s業資魯證의 認定

統- 
- 

條夢) 이후 舊東獨에서 취득한 혹은 국가가 인정한 모든 職業訓練 수

료증 및 자격증들은 학교나 대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新聯邦)·l·1에서 계속 유

효하다. 실시된 시험이나 자격증들은 구서독에서의 시험과 동일하며 동일한

자격을 부여받는다(統-條約 제37조 0)향). 이 원칙은 修'f證 및 資格證이

서로 동등하다는 한도내에서 유효하다. 이 同等性의 여부는 각 해당 관청이

신청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된다,

한편 統- - 條 J 에 의하면 職業敎育에 있어서 職業訓練 대상직 업과 전문직

업의 체계에 따른 시험증명서 및 합격증명서, 그리고 공인된 職業 11練 對象

職業에서의 徒弟試驗은 관청의 확인없이도 서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된다.

1991년 12월 6일자의 
"

수공업 명부에 등록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傳

統産業 마이스터들의 職業訓練 修了認定에 관한 規定"에 기초하여, 1992년

1월 1일부터 신청에 의해 舊東獨의 전통산업 마이스터들은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T.T業 名簿에 등록할 수 있다. 산업체에서 마이스터로 활동

하기 원하는 전통산업 마이스터들을 위해 관唱단체들은 전통산업 마이스터

修1證을 산업체 마이스터 修1證곽 等價시키는 목록을 작성 했다. 이에 관

하여 商1會議所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연방고용청은 聯邦職業敎肯硏究所와 협럭하여 동독의 職業訓1練 對象職業

을 서독의 직업과 비교하는 자료를 發刊兎다.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신청

에 의해 해당관청이 等價性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1993년 5원과 1994년 4월 文敎長官會議는 統-條約 제27조 1항의 취지에

따라 舊東獨에서 다음과 같이 취득한 졸업증을 인정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전문학교 졸업증과 교회계통의 전문학교급 졸업증, 군사계통 전문학교 졸업

증, 기슬보조원 교윽기관의 좋업증

新聯최))·;·1에서는 1994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사회봉사활동분야 종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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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격 인징조치暑 실시 臧디., 이 조치는 헤당분야 職栗訓)ii 졸업증)L 일이 이

분야에서 Y 레진부티 촬동하는 사 j·碩·名 위해 u]-tI딘 것으로 l

- 

i'哀當 州의 사

최교육학 괸곡( IdA·기관에서 수-헹된다. Sachsen-Anhal(, Th(irin gen,

Sac]ISeu州의 강러한 요 구 띠·라 聯邦敎肯(i>1究部는 
" 

사회봉사촬동 {·1분인

력"과 %9-VI%J Ad 과내꽁-을 개1)l'하고 Jl( 우·자료普 준비하기 위한 프로젝트吾

지 1하고 있디-. l:Ii'd 州들은 이 와권'온 지-걱인정 조 치룰 통해 사최봉사唱·x-

종사자뇨·의 /분히·v( 骨업1을 상호 인징히-도록 하211 있다.

11)4닌 2원부디 新聯邦州에시 는 y환d서 취득%'l· 상업직과 기업운엉직

진문이드). 솔임증을 인징하기 시 직-헴다. 이<:- 統 · 條%d) 37조의 취지에 띠·

리. 1930 5월 7원 V敎]<'l'l'srn·가가 
"

동<l-에시 취<한 졸R,1증의 인정 . <}

문학고( 분이·"에서 검정省· 비-와. {l-이 기·히인 職業敎/i'iE11餘'울 지 ,!히.기 위

한 깃이다. 이 러한 조치A-< , y常 州의 학-il(운잉권자 내지 사설 職某.(111修敎/l'

機關을 통해 조 직되AL 수헹)d디·, 이 교-H 과정 이수지.吾0 국가시 헙에 管 1

'신- 
징엉지· - 서의 자·기증- l%'l/디-. }卿1[1환%fM'l:%-61(는 긱- 주의 깅 력현( %C I

t

에 따리- 이기에 필요한 -
'

at
l

- 피.내- . /·-8- 지 71하고 있다.

이러한 J·지-趾 통해 k-<의 l]'6業<l}:1비學校와. 經백0+:])l]學校 줄71(s

인정신청에 내한 처 리질치Al· 10-y]촤힐· 수 있있니·, 나아가 이 v·l 조 치를 y해

이둘에 내 1 ,
-

. 동징 21>적 7보6'V 빔'이-7%니-. 2.1 러나 1991년 1071 )()/] 1 3A자

%敎長'l:1'·s·,混 곌정에 띠·/, j %

l/:l"])L學 )fl,ii%取得 
I l l'能삐] 이 분졔외. 無關

하다w

5.3 職7-[rn修敎' 의

� 

奬勵

겅제되. 사최의 제·제7·l 
'l-과, 

이에 포1수리으V 따브게 되+.2 자</과 농러의

직응과정은 구히 -드.Y/'한 깃3-j,t 단순 
'l· 

지 식의 전vt-만을 동해 헤견 l 수논

없다. 이를 위해서는 <1국 
"j.![) 

(化이. / l·.>,o <化가 전반적으V {촤피이야

한 것이다. 니.이가 고- - ·곡전118에 따른 El'.il </f'과 職業轉1奐敎-o, 또]-:- 각

/의 W/%,敎·(·f·[);.에 띠-른 職業敎'(i' 2· 젠통식 인 職)hI)1修敎/A'의 힝 대 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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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 렵다.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失職者의 資質과 꿈在力 보존문제이다. 경제.사회

체제가 바뀜에 따라 지금까지 알려진 실업발생원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체제변형 특유의 실업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서독에서 시험된 바 있

는 失職者用 職業補修환育 모델을 新聯邦州의 새로운 상황에 맞게 조 정해

야 한다.

노동과 생촬과정의 변화는 체제전환에 따르는 불가피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사회직 격동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참여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때 근로자로서 일하면서 살아간다는 自 己(5體性의 확립은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자기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나아가 앞으로 서독지역

에서 진행되고 있는 근로와 생활영역의 변화가 新聯邦)·l·1에도 영향을 미칠

젓이다.

新聯邦州地域 勞動文化의 변화과정은 직장인들에게는 근로하는 과정으로

. 서 진행되갰지만, 실직자들에게는 새로운 資質認定過程에서 진행될 것이다.

職樂補修敎育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中期失職者의 기존 자질을 어떻게

유지할 젓이며 이들을 경기활성기에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들의 資質을 보존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개발되었는데 이는 경우에 따

라서는 서독지역에도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聯邦敎育硏究部가

주도하고 있는 종합프로젝트에 관한 제1차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長期失

職者를 감소시키고 활용가능한 潛在勞動力을 啓發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이 여러가지 관점에서 제시되었다. 각 지역의 펄요에 따라 이렇게 啓發된

濯在勞動力은 향후 경제성장에 대비한 산업입지 안정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헉로써 職業補修敎育에 있어서 질서유지정책적 관점과 그 총체적 여건 및

원대책이 서로 연결되도록 하玆는데, 그 이유는 고용촉진법에 따라 마련

된 職業補修敎育은 실제수요에 항상 따라가지 못兎기 때문이다.

신탁청이 관리하고 있거나, 과거에 관리하고 있던 기업체의 企業內 職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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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修敎1(>의 힌핑-파 V>· 1추세]. 19[)2V} 션{,!·조사側 i 헤 파익·되었다. /(주

l
%
13-복된 소{분조사. 1과가 시<·0있]- r]l Iq卽닌 실분조사와 니-M하빈 디·음과

같니-.

- - 企[yp%] 職業>[]1修敎/l'의 -i-f 
- 외. C I

t 조는 거 의 동인5개(으旦 1힌71似음.

-S-히 職.謨.(Ill修敎/f의 활A-이리·-l·:- ) I I !에서 서독과 비])('種- 떼 2 1. 기·치는

아리V A l 뗄이 ].

띠-E>.서 소菜1)w%] 職業.[111修敎'((의 A.-(은 시 장겅제에로의 전환 및 기술 ,

조직직 !l'AJ애 띠-라 l-Ar한

� 

오1 징닌 수요에 미 치·지 못하고 있음.

- 신탁칭 판리기 입체들은 이-직V fl/·l)%,企業}난보다 더 못한 職業.t·111修 敎肯

活動을 진·게하고 있E.

이처</] )
I
L %한 싱-대룰 ·V-인-히·어 聯11]敎'/-fM1究部는 

"

新聯邦州의 기업내

인 리 개 1 I>칫 - r직개 ,l-을 A-싱하기 위한 프Y-//. M]"을 수7]하기 워헌· 방안을

마린하있디-. 이 m )j - : l- 렙-烏· %헤 新聯邦州에)%-]A.<- 선녈된 기입 되. 기%9·이

y,tI證을 게W'하)( Al--8·일- / 있게 %1 있다. 이 3<.로3- 71에 참여하<< 企菜體는

"

자제인력)]il/l-시 신3,t중심의 시원"을 번'게 된다. 이 y 로<1 램읍 위句 1卽5

OY터 1938닌까지 약 I,000만 DM의 제7·1이 l ·1-린3d ·깃이다0<(J d:l:會],<.金:

聯邦敎/1'M'l'究部 40%, 연빙'd,·농시·최부 00%), 이 깅우 I<U -·tAO'委1-26·의 짐

채가 핀요하므AL 聯);l]敎]<>f/)'l:究1'u;·l( %IS굵'l· 신 청서를 l<U -f)ti)'·委에 출해

-V았디·,

이 프旦 피트를 지우{하기 위해 Iqq31/]VI'부리 Chemuitz-ZwicktlU l :')L'에

인릭 반에 관한 석사가정을 - V-R], 1995년부터 실시하고 있디-, 나아가 접 7:j

더 중요헤지 고 있]:- 기7]내 인러개빌'Id-제-E· 힉·술직으로 뒷빌·혐하기 위'해

" 

혁신적 강잉 X< 인V·1 개일- 오1구%11티" 다·'IP)를 l;·] [[大의 한 연3L소V 선 립

하도복 계히 피이 있다.

인방At- · 3은 상'당 
'l· 

/

d-모의 재7·l-S- 투N]7>-으旦써, d,·v시장各 인·정시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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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기여하고 있다. 職業補修敎會 및 職業轉換敎肯에 대한 지원금은 1994

년 70억 GM에 달했다. 1995년 역시 약 73억 DM이 연방고용 예산에 책

정되였다. 職業補修간育과 職業轉換敎育은 다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마

찬가지로 계속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 러나 연방고용청의 이같은 노

력에 병행하여 무엇보다도 기업 스스로가 필요한 조 졍작업을 하고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m 平生敎育(Weiterbi1dIlng)

新聯邦州의 平生敎育은 新聯邦께 주민들에게 새로운 개인적 . 직업적 비젼

을 제시해 주는데 기어해야 한다. 동시에 각자의 인생경 력과 교 육 및 칙업

경 력으로 형성된 자신의 아이 덴터티를 새로운 사회에 통합해 나갈 수 있도

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平生敎育 특히 직업부문의 平生敎育은 경제발전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같은 상촹에서는 특히 동서독에서의 平生敎育 경험을 포함한 새로운

접근과 그에 맞는 平生敎育 擔當者들(Weiterbi]dem)의 능력이 요구된다.

平生敎育協會(Die konzentrierte Aktion Wei(erbi1dung, KAW)는 처음부

터 新聯邦州地域에서 多元[(J이고 수요에 알맞는 平生敎育體系를 구축하도

록 지원해 왔다. ICAW에는 平生敎肯機關 중앙협회, 기업주와 근로자 단체,

언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반적인 질문에 대해 상담하기 위

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래서 1990년 이-F 주정부와 몇차례 토론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특히 女性들의 교 육문제와 고 용문제에 관한 사항이 다

루어榮다.

1994년 12월 2일 文敎長官會議는 
"

平生敎育에 관한 제3차 勸告"에서 무엇

보다도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로 인해 平生敎育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증

가하고 있는 헌실에 직면하여 平生敎育을 제4의 교 육영역으로 더욱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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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기본돌各 미·io微니..

6.l. 新聯邦州의 FIt敎-/f A
'

/:法

新聯邦)·l·1의 /u:.敎/[ 
i

'

/
'

.

·o<過{V·은 
메7 1J양히-게 진전피었디·. 힌제

11raudenburg·州, Meck1enhurg y()l·oon]11·If)l·u)·l·l. SrICIISel)-Al)halO·l·l,

' 

D]('Iri]lg·eu)·l·]에 /p<l:교k/>'[):-기· W/t,敎'l ·d:이 있다. Sachse11)·l·1의 겅 - 7- 이-씨)L

/0·'.敎5'·)<-P, 입지만 
" 

p./l:.敎'0' k-]%에 :Ill· 'l· 
Ih'A·l-"은 게속 수8'-1퍼/t!- 있/%.미

/(미·'.敎/f'·[)<01) 괸-VI- ·:· 의기- 디.시-/l· 핀-셩회-시2i< 있니-, 기존의 WA敎/-r·J]. 개

싱분제가 Sac·hseu·-Au11ale州71. 
'

l'11Grillgeu州에시 고 리 중애 있디·.

13randeuburg쌔반이 -R-인하게 T)l·:敎5"d<에 in(-h A·가·1 위한 LK職1111,V2으·

선정헤 누었0. /l- 러니. 이는 [%6닌부티 시헹 l 에정이다. AK< 71·가 휴직1%i

의 )L 입이 부·>. 헌제 Sach&511..Auhal0·l·1에서)L 고 려 중이다, 기티. i)i聯)71<·)·l·1의

김1- 교벅 찼가 휴직-'Ii-정-典 Id'Y-j)· - 0-s,t시 키 
- E·cll 있다.

T ·:敎/$에 꾄-한 1
10-1이 세졍심으.j[L써 i디)l·fl]州에서는 

/l%'-JI·찬0分野의

제계지 1 1-, /1삐·'.敎/-f 1 l
;lf機圖에 네한 승인 11 인정 노-에 괸·한 V요 

'l· )/j

지 <-.]-거기· 삐-런되있니-. 디- 1리이고 Y:(-:·; 적 인 /l<./(·:敎-l<하震會의 제/&L과 리-3),는

2<)F의 과제<!-서 % 9 기 기이 있0.

firnT - 泉효TIl[.餘1('(7 7 74ETTX'IT

新聯11]개]l).]或의 중요 1 과제중의 한가지가 3)반직, 정 치직 및 ->'E촤지 
T

·[敎·a의 
L

,
l- 조조 정이다, 이-(3· 위'패 聯·fl]敎'0()'1究>'([(J.:- 처A-JiLld > ·o의 니.잉:

한 조 지 2- 쥐 
'히-었다. 

어 기 -서 i'·)[聯·]-l)[/l·1의 - %)/,
-뎌·구-S-는 시 ] ·리 인 -

'1니It敎0,il'血1]

合 -%해 시· 시 익 ·]-< 성에 연-]깃-게 지 임시t,1 있다.

新聯·)<l;州 
-

'

/-조1/1회. %< 
가지 {희.는 또한 1!d'은 문촤. 익에시 굉-1/j 위하고

1데K·J으로 세j,L운 - 3-힝 의 T/l·'.敎'0 
'

,

'

/012:를 이·기시 破다. 1%48-].에뇨· 新聯11]州

의 5데 l'1 하.卵('01이i'階('['rAgerverBIIUd)기- -IL회·-)/+'·f 斗질힝0싱' - 프 , (C I- 램.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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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 거의 완성단계에 접어 들었다. 이 프로젝트에는 약 700만 DM이 투

입되었으며 여기서는 자율교육기관 종사자 및 지방자치단체 문촤행정부문

종사자들을 위해 다양한 平生敎育指置와 상담조치가 적용되었다. 
"

우리의

文1h價値는 무엇인가7"라는 주제로 개최된 마지막 전문가세미나를 통해 新

聯邦州에서는 이제 자유스럽고 다원주의적 문화구조가 형성핌과 동시에 민

주적 문화행정이 구축되었음이 확인되였다. 이와같은 작업은 新聯邦)·l·l 청소

년 문화활동을 위한 T生敎育 프로젝트를 지원하면서 속행되었다.

6%3 平生敎育의 質과 透明性 提高를 위한 奬勵策

독일 T生敎育의 특징은 敎肯施0者·와 敎肯供給이 다양하고 자유롭게 경

쟁하는 가운데 역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敎肯供給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

및 사후검증이 가능한 質的 判斷基準은 시장경쟁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지난 수년간 독일에서는 교육의 質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움격임이 있었

는데 그 중 특히 수1敎育 시행자들의 자율적 인 자체강독을 들 수 았다. 현

재 이들 교 육기관은 職業補修敎育 분야를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리-, 국제

규격에 따라 DIN EN 130 9000이라는 認證畵骨 발급하도록 하는 교육수준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심혈을 기을이고 있다,

쭈生敎育의 공급과 그 질적 투명성은 특히 平生敎育의 -새로운 32-조와 내

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고용촉진법에 따라 지원되는 T生찬育의

경우에는 예컨대 1991넌 교육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장치로서,

주정부 노동관청 차원의 超地域的 檢쵸團이 투입되었다. 현재 동.서독간의

검사단에 관한 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었다. 文敎長官會議는 1993년 U월 5

일자 
"

平生敎7厚識關의 질적 요구수준에 관한 권고"를 통해 질직 수준을 확

정해 놓고, 연방고용청과 平生敎育의 질적 수준보장에 관해 합의兎다.

1992년과 1994년 聯邦敎育硏究部는 平生敎育機關의 수준을 보장하고 職

菜補修敎育의 수준올 감독할 수 있도叫 디.수희 프로 젝트를 ·지왼하였A 예

컨대 敎育水準 評償財團(Stifrung Warentest)은 新聯邦州內 전산분야,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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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외국어분야 t- /1여·-.敎·l<1'의 네-2-에 관한 71적 수준을 조 시.'한 비. 있디·.

아울러 주정부, 지 Iq-자치 vt-제, 2,-. )&
'

- 

기13-, 징제게가 긴밀하/게 헙력하는 기·

운데 聯+l]敎/i'l」f[究81(의 
'새YI(총 

150만 DM)으로 A%聯邦州地]成 6기1 1也 1'1 1W]

體에 +/(-[敎/>상남소.이- 이다IE)/f-기· 5:{ 지되었으미, 이불 통해 Ip/)·.敎·(t'部

ill]애서 - l g 싱과 징J,LJA 
'l·을 

· 3( 1 수 있2L록 기t의 ·깅%']을 이 전'하였니·.

6.4 d 례Aidl-劃

나아기- 聯11]敎' 硏究5·l;7't 新聯]'l]·)·l·l에 인차적으로 다음과 깁'은 목적各 지

t·l 나수의 시 범게히-올- 지71하]1 있니·.

. . 지 의시 차원에서 /p기·'.敎/l'[:ililil!의 다71적 구조의 叫兮

s·t%21-bi-(에를 3-이 / 15'·<l·.敎/f'煥샘% / , 징'기실리지-, 조기 정년퇴직자 骨)

요 대싱·.의<A 
' 

l· 
AP 

]敎/f' 
· 

kM

- . ·
. 敎/[의 · 씰한 -Y-제(에·猛. 들1&0 징치Ad으-, 환깅JLX, 

'平1내시. 
y)에

대 한 ·사iL 지윈

- . -叫1)l 1 기)J--3- y,L-H-하지 -V힌. 사 l·哲.을 위한 /1.l,淡 밋 /l.lt敎5 신시

- ·
. 敎/i'311'1에서 d.> 헌대적 매체 투입 지y:l

7. 敎育促進

7.] 聯邦敎肯促進 l<OIl 따른 교육吟진

急'.+獨->- 1981년부[<,j 학A%s 
- 이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포()/省- 수 있도

3 x]71헤 4니-. 2iL+/庚·)]%[-金이 있었지%된· 힝 상- 수A에 1 11치지 못'臧디.. /I.

v-l 밀·'P· RIll)J金이 있었다. 이외·-l-t t&(V로 성 적장학3이 있었논데, 이깃은

한VII으<<는 < 은 성시 에 닐'4고, 나른 한y']-o-V-는 /o't범적 인 1敗治1']%J 忠誠度

에 좌우되었디-. 1990년, 7% 1 인부니 소독과논 1'
I
L +[한 基本奬學4가 /所-街.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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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된 장학금이 混合된 형태의 奬學制度가 도 입되었다.

1992년 1월 1일부터 新聯邦州地域에 聯邦敎育促進法(BAfbG)에 따라 교

육촉진제도가 도입되荒는데, 이왁 관련하여 統-..-條夢]에는 東獨地域의 특수

한 상황을 감안한 예의규정 및 조정규청이 명기되어 있다. 과도기 규정이

지난 다음 최종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舊東Ii法에 따라 1990년 12월에 지

불된 奬學金이 보장되었다.

5992년 가을 제15차 聯邦敎育促進法 改1E&-을 통해 장학금 수준을 구서

독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기본목표가 어느정도 층족되었0. 다만 주거마련용

장학금의 경우에는 동·서독간 賃貸料 차이때문에 아직은 상당한 격차가 있

다. 이같은 조 치를 통해 동.서독간의 생활수준 평骨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

이 이루어果다.

新聯邦州地域에 聯邦敎育促進法을 도 입함에 따라 기존의 조직 및 행정실

무에 당한 변화가 있었다. 1991년 3월맣까지 교육촉진관청이 지방자치단

체에 216개, 학생회에 15개가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1992년 중 약

164,000명의 초중고학생과 대학생들이 聯邦敎育促進法에 따른 장학긍을 받

았다, 이 중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전체의 O%를 차지했는데, 이는 서독

지역의 지급율과 비교해 볼 때 거의 2배나 높은 수치였다.

소득수준의 T準/h가 계속됨에 따라 장학금을 받은 수치와 장학금 지급

율이 다음과 같이 떨어졌다. 1993년 중 新聯邦州 초중고생과 대학생 약

121,000멍이 聯邦한育促進法에 따라 장학금을 받았다. 대학생 장학금 지급

율은 약 59%玆다. 1994년도 통게치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1993

년도 장학금 지급율이 서독지역보다 거의 2배나 높았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1994년도 지급율 역시 계속 평준화될 것이다, 聯邦敎肯促進法에 따라 新聯

邦)·l·1의 장학금 제공에 1994년 약 4억 5,600만 DM이 투입되였다. 이 중 연

방정부가 부담한 액수는 65%인 2억 9,600만 DM이였다.

- t21 -



第6章 敎育 - 學隣1 · 硏究 - - - - -
---- -

7.2 余11目園의 m業訓急1iT들을 1織4촌 傷1人1){J 支]愛

新聯邦州에 세%L 섬 71%)l 38개의 %>動'l]l'廳-F 企業[)%]에서 의 또는 -t業外部

서 의 職菜敎8'에 71·가하]. 교 / %&)들(도세 (-)의 :<It-S-지윈과 A- 州의 
'희·v,

141에 속해 있지 館·는 職菜-敎9' 1가자%·에 한 Alt·되-지A·l업무·趾 if당하고

있다. 이에 한 넘시기초는 고- - · 1법(AFG)이다.

교VAd생이 미성넌으<L시 j
)
]-3,rn 의

� 

집을 떠니· 거T하거니-, 부모7]에서 職

粟1{l[練場까· 일정시간내에 다다를 수 릴는 경우 O- 횬린생은 職累1께餘' L

援金을 요-'/실- Ac 있다.

통인·%]후 統 · 條1 J 띠·리· 職業,tI練.<援金-8- 게산하는 데는 E·-선 19 OVl

7句 1인 Al獨의 d,--동시-최부가 AW獨의 LtL-1촉진1&l(APG)을 기 Y 하

이 징한 비· 있는 
- 

v援3·<괴· 稅金免除物'1이 속 - R-효兎디·.

].9%년과 1993닌 L·1愛率과 稅金免除額은 오!방고성-칭을 통헤 서독지억과

y'·i-게적으V- Al<%h化조]었1J. l<1·반, 서4·i-기이과 I l]교일' 때 7거 비-S-과 -/거 리

내중11(y요-Ll 이 균키으로 닛'다]-:- 점이 - h- >'헌· 차이 점이리 하%%다.

]{哉業敎古' V援-온 특히 경제적으 , ( 이 리운 꾀.V기딘·걔애시 부V의 집各 띠

나 다른 지역에서IT(J 職菜,g]1練지.리를 칫-을 At 있있 l 敎]y/l·:들에 게는 p. V

-S 이 되었다. l.f)9'2년에 職菜敎-o' ·v'援을 I
i!-l'은 )Av 생븐 7,5001-6 이였. 머

1993V{과 ]9(·)4%J에논 거-긱- 약 5
,
90()IM 의 

'

{]((·%/l·.늘이 지71을 만앴-니·, 아合러

·J직 직71- 갖'기 ·l-:- 어 VJ 청소VI·l.:/이니· 지1-C 직장깅힙 이 VIA:· 4j은 <)kY

. s-를 위헤 이-[Il/, 밥에서 ·직업-8- 준비 
'>1 

AT 있V<'7 하-l'-t 7/-A-조치3-이 미·id

되있는 1 11-, 1992넌중 약·' I l,90()%M, 199:냄·l 13,40()x.g, 1994닌 10,900ts의 청소

%J들이 어기 에 칩·가臧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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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敎育分野에서의 s際協力 및 交流

舊東獨의 국제관계는 敎育分野에 있어서도 舊束獨 外交政策의 특수성에

의해 결정되었다. 국졔적인 문화, 교육 및 학문관계의 구축을 보면 당시 유

럽 사회주의 국가 및 제3세계 국가의 일부에 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소련곽 교 육정 책적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여기서도

특징적인 젓은 고도의 中央集權1h가 있였다는 점이다. 학생단체와 훈련생단

체의 교환 및 관런 연구기관들의 공동작업에 관한 일련의 협 정들 외에도

大學間 交流 및 學問間 交流가 특히 촬발했다.

COMECON 회원국들간에는 1972년부터 중등학교 졸업증과 고등학교 졸

업증 및 대학졸업증과 學位의 相互認定에 관한 多看間 協(J이 있었다.

舊東獨의 제3세계 국가에 대한 교 육원조는 舊東獨의 개발정책 및 외교정

책과 밀접한 관卷이 있었다. 교육시설 자체의 확충에 대한 원조에서부터 상

담자들과 교사들의 파송 또는 교 수자료의 개발과 제공 등 여러가지 원조가

- 

있었다. 이외에도 舊東獨의 職業訓練制度는 다른 나라의 職業 l(練機關 종사

자에게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과 전문학교 교 육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8.1 交流促進과 國際協)J에 對한 新聯邦州의 參與

독일통일 직후 獨逸學術交流財團(DAAD)은 학생유학과 학자교환에 대한

기존의 舊東獨- 원프로그램을 넘겨받았다. 여기서 중요한 과제는 舊東獨

정부가 시행해 오던 모든 호換프로그램과 支援프로그램을 행정적 인 면에서

계속 속행하는 것이였다.

연방정부는 95개국에서 留學 온 약 6,500명의 외국 장학생들과 외국에서

공부하는 약 i,200명의 舊東獨 학생들 중 누구도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 開發途上國에서 촬동중인 100여명이 넘는 舊東獨

학자들의 활동도 계속 지원을 받았다.

- . 5그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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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x-징무].:- 기· 게인의 사최 직 인·징을 보장하고 징치 시 신뢰를 힝성하기

위'해 ]/1개의 추가지 %.t프고,/l-램의 / l.으 ·

, L 이%-l·은 조 치에 lg·'-F 재원.皇- 무

입히.있<:- 비., 이는 기존의 긴보)적 인 L)[-t!l/.Il [剡淑交流를 Jt존하 J 세)r(·A <·c

제2d/.A/-의 ->,<-을 이는네 기이 剋다. 이 외에V l%1 닌부니 독인>방-'Al·최Jf()[·(·

介機關 At l·)의 모t· 아셍])(:한/)<j,L-"l-·s에 新聯+l])·l·l를 체게적t-V- 포함시컸

으1t I, 이 린 사3] 온 職柔敎'8'分野 뿐반 이.니d-)· )%分+r·에서V 이7어졌디-.

동일시주]부디 新聯邦州%.< 外務部가 시 헹하%-t 분최·징 책의 -/조외· 
e;L2"t

·W에 체게적 - 0 - <L 통합서있다. 이로써 %)i聯11<·/l·1는 /01,l'%1의 인Al--o-jtL 체인

되 7- 조 . t·'과 최남에 펀-한 정),L를 게속 꽁교V-i'<It 있다.

잉·1·r긴- 합의를 본 교횐·게피의 일횐-으로 에<1대 Ad- - 훈련Arn - ]It巷·을 시 햄

VI- 깅 - Y-. 泰'i聯邦州의 칭1넌R과 성인A'-[-F 1[)M년부니 헤낭 프로51. is에 11-

이%l' i 있있나.

1991 년 5원 A+獨地)或 z敎長'l:l's錢 f세뵨과위원최偏· 昏한 인-내세미니.

가 게최되었다. 동 세미나애서 리- 주는 연방상원 의우1징叫수에 부응하는 州

代表骨 %化協定의 RI환으로 통합힌' 깃과 통일추 초기 수년간 AC흡1-수요가

鶴디·%/ 점- 김·인-히-이 7!러])(흰-게휙 더 <2·'은 시 림·省이 침-이 
'힐 

A· 었V록

하있다.

직입%l-동에 핀요한 외국어지.적증 추]R各 지 7·1하는 Ix-안의 )횐.으<t, 인Is·

C·l(육인3()-,!·가 1993년 120 최Al국이 7)시히-선· 시y]괸·<J} 외국이 교- 3-과정

의 창이骨 지 1·1하는 10] 프로침- 71은 지i:·까지 성공적으/A 진행되3'( 있는데,

][):[M,l;<援 t·IA·h·는 %i기엽 에시 職菜/411練올 1身은 20세에시 40세에 이르

는 사람들, 특히 新聯邦州 출신-e-로서 헤딩' 피L;·어 사용국에 가서 직업苟·t

일요한 外國屈·를 심도있게 때우리는 사 Id들을 비旻하미 와국어지식읍

昏해 고 - 시장에서 취입기최률 잤At지- 하뇬 職業轉換敎/J이니- All}修敎肯에

7]-가하는 사 ]-들이니·. EO ]'It-S-프로그.램-E 27세 미만인 사V]·만을 지인하도

록 되어 있있는 1 11 헤, 新聯-}:l(州의 깅 우 L /. 
rn

t
,tIJ 니.이많은 職業41%ii 27:誰<l·r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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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직장에서 계속 의국어 실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동

프로그램은 졀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이 프로그 램은 Carl Duisburg협

회가 맡아 수행하였다.

8딧 EU次元의 各種 對策

통일과 더불어 新聯邦께는 유럽연합의 일원이 되었다. 新聯邦)+1地域의 교

육기관들은 이제 EO공동의 교 육정책에 적극적으로 협 력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교육기관들은 실질적 교육프로그램(Aktionsprogra1nm)에 소속됨으로

써 유럽차원의 공동작업에 신속히 참여하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舊束獨이 西方에 대해 자신의 교 육제도를 40년간이나 폐쇄하고 일방적으

로 舊 共産圈 國家들과 교류를 실시한 결과, 그들의 교육제도는 통상적인

범주를 넘어서는 조치들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EO 執0委員會와 독일

은 특히 외국어 교육을 개선하고 학생교류와 정보교환을 지원하기 위한 조

치에 역점을 두기로 합의하였닥.

유럽의 교육정책적 공동작업01] 紫聯邦州들을 편입시키기 위한 특수조치

로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총 1,000만 ECU를 제공하였다. 1995년부터 유

럽의 교육 및 학생교류 프로그램은 사업내용과 교육대상을 추가로 보완하

여 30KRATES와 LEONARDO라는 2가지 프로그 램으로 5년간 더 계속된

7다. 
30KRATES 프로그램 중에는 大學分野(ERASMUS), 初中高 分野

<COMBN1US)롤 비롯하여 외국어실력 촉진, 방송강좌, 방문연구 등 여러분

야에 걸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LEONARDO 프로그램은 職業敎育을

겨냥하는 것으로 직업기초교육, 職業補修敎肯, 대학 및 산업체와의 공동협

력 등과 관계되는 것이다.

현재 시행중인 EO-프로그램을 위해 財源을 확충하는 작업 외에도 특히

다음과 같은 작업에 역점 이 주어兎다:

- 新聯邦)·l·l 소재 학교들에 ED회원국 출신 外國語敎錦 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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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1분2·리파 지도E'1을 깆'骨 수 있V<·;- l<U최 ·l-:·:-에)fy-1 작7]과 %JV].된

까國,2(敎)y의 시 sg

. ERAS[VI[]S-.3C로L.I-램의 인 
' 

l-으j/ 1<I]회우1,-]·;· 骨신 招]l%講帥'h을 新

聯):l<州 소·제 대학들에 파송;

- LIN(V[2A 
' 

CV,2 1- 71의 / 
' 

l·으로 1반이'-]1( 학생吾의 상호]n(%l- 11시

오1%g·정]i[.피 주정부·는 6뎨 新聯-%l;·)·l·1가 l<L] 의 세j,t운 :채-h)f-V//-램인

30KRA'l'i<3와 U<0NARD()의 일 1-으V j[:l·'·]l'/4)J體制에 ·공·고히 1속일 수

있V L m
I
L 락하LIt 있다. EO].< 

-A--V시J<.!방인-t.j,L시 
연12-징부와 -A- v·l·1政府가

b'-의하는 기‥위데 新聯·l;1에·1블 위 
' 

{· l·:Il 이 
'

(-b'- 윈/소Id-과 연18-징부 및 2-L-징

부의 기-% 1치 사이에 71 IE'l- 판계기· I%어지도곡. 히-는 조지를 취히-있니.,

- S- ])]il·.會'J,t%의 지 71을 번·y-민서 연19'정J·,!-외. 
g

(
c

r 州政}(·l<가 핑·)/:]위하게 
w인력

하·t<· 기·Ern·네, 新][舞11(州의 ][l'4業敎'0'과 職業>·111修敎/f'은 계신하기 위힌· 基盤

, 趾' < /-축직·업이 진헹되2it 있다. 朝聯11]·)·l·Il)x] 職71711練지-리를 충]d-혀 티·),L하기

위하이 1993<1괴· 1卽/1녠// 束獨1'IA域-3- 위한 공%-반의 (제6장 l.5.l..2 職果,)Il

練·지-리 시 %.> 71·조)-7 통句, - R-히 l>l'.· [ ]
,c<(제]복표) 서 나온 . !ts·정3>]-의

·

. l 4익 I)M-S- 24,000게애 1그하·느 職]2·外 職菜敎·[1411練]幾關에 지71'히-있

0. p,- 께]Ocl(·]"는 자제의 할-당엑-i- 조71히-기 7하이 - 6-V]Il([:C린%金의 ))]위네

시 세원-6- 마 (헤 놓있·다. L l-이-기- -R. si地域1)H發](金(EFRE)E 新聯·)1;·)·l·1의

職業/11Mi機關, 1수-]l/.-C-기괸· 밋 긱 3] 신 1-'·V-h 기과의 신설가 식·징·-皇. 위헤 사

적-힐- 수 있다.

d94년]i!·L'1 Iq(j<)닌,까지 지yJ기간 -V 新聯)1;州· (· 위헤 총 1:-16역 4친만

]<co가 마 · [되이 있디-. 이 재운1 -V에 ·;- 6b억 2 
· < 만 l·:CU의 - R-·;'1地域1A·]發부

i 제윈, /]0익 0 1만 l]M의 - 3-h/]][(l'.6:],<.金 V 이 20]'되어 있다, I<U의 제 5

중주1]d.야인 
"

인력지·원, 職菜敎/>과 職某[(Ii修敎/i', 고-9-촉 l"에 띠.라 新聯邦

()·l·1A< 5억 8
,

‥110만 iCC[] 의 - 0 R]地1>Al)i·]發1<合과 30억 (-i ·11%Il· EO[J의 - h.RI,Id:·s

)iv金을 포]·.g.' 1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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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大學과 學問

1. 舊東獨의 大學制度

舊東獨에는 교 육과 연구에 펼요한 요구들을 제한적으로만 충족시킬 수

있는 54개의 대학이 있었다. 제한을 많이 받은 분야로는 특히 입학정원, 연

구시설범위, 기술직 건축적인 인프라스트럭처 및 국제적 학문교류 동이었

다.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효과적인 大學敎肯組織, 부분적 이긴 하지만 미술

및 음악분야에서의 탁월한 교 육제공, 다양한 T生敎育制度 및 방송대학 프

로그램들, 그 리고 사회적 여건으로서 장학금, 기숙사 제공과 자녀를 가진

대학생을 위한 탁아소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대학에서의 연구가 소련의 모

델을 따라 다른 분야로 장당히 많이 移lit됨에 따라 언구, 강의 및 후계자

앙성 등에 있어서 대학의 능력과 혁신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

고 일부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언구성과를 거두었다.

1989년에는 11만 7쳔명의 데학생이 - 般大學課程(직접수업)에 등록兎고,

- 

15,000명이 放送通信 및 야간수업과정에 등록했었다. >F生敎育課程은 3,000

명, 그리고 대학예비과정 및 대학원과정은 11,500명 이 등록했다(이 수치는

학업에만 전념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임), 서독의 인반적인 통계방

식을 따르면 결국 舊東獨의 대학생수는 13만 1,200명이였던 것으로 나타났

다. 同年輩에서 학업을 시작하는 신입생의 비율은 
-

. - 般大學課程.의 경우에

12%였고, 平生敎育, 放送通側'敎育 등을 포함하면 15%를 차지했는데, 이는

통일이전 서독수준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 었다. 신입생 및 졸업 생중 어성

과 남성의 수는 거 의 동일했다. +1敎肯(Weiterbi)dung)E 舊東獨 대학에

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舊東獨에서는 쑤 L敎育講座의 약 60%를 대학이 제

공하였다. 구서독에서는 平生敎肯講座의 공급체계가 다원적언 구조暑 띠고

있었으므로 대학이 제공한 平1敎育講座는 10%에 불과했다m

放送通16-敎育은 기본교육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50넌대와 60녠대에는 이

미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放送敎育이 선호되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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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骨지.의 2쥬기교-되수」1 종%·). 70<·!내에 3어 VOMI)ifLi'敎%'-은 딩'i$fl(룰 수

정하어 경 l/l·진읕 위한 호1실 적인 요214·애 부응하는 ]IC육을 담당했다.

2. 大學의 )j向軻 換

側貞獨의 대힉·)/문· 이미 兮 1피기 조1 많온 개헉인-섬·괴- 니녈어 방항

전환을 시사剋더·. %.+獨의 I T 박 정부-:.:- 비'스-. ]1노) - 의에 33- 
'l- 

강의를

중10-L,C, 헤 
· 

시실물돌.완 폐 A 헴으미 ),! 니· ),l,)/:l·직인 허·과들을 / 션하었

다. 아울리 )y-Ly[l)%]에서-IL i

' 

h'場經濟<L의 j감Fill轉換過7.!,에서 독자리인 t)f전 구

싱·들이 ]·/의 시었디-.

19여)%3 5원 A-시 잉<국의 ]01삐敎/l'委(10 는 학문 및 학·에 있어시 단

l%l· 쵠·깅을 조성하기 위한 환동을 개시했디.. 이111 ISO%·l 771 學術院

(Wissensc]]al'Lsra0븐 
"

獨逸統 - V,%+'d.에 있이서 의 /:'((問 1활 {i>l'.究 )j'l['·]" 이리-12

목의 데 첵방항읕 의 <l'한 I ll- 있다. i9GUM:l 여름· 會.貞獨 정부<·.C 인 t%·정부외.

-

-

- 정J/-의 지 ·1하에 내'힉-의 힝·-F 構造1-放編을 위%1 勸<l;·案을 미-린헤 도{·라고

A'PYld[b'l·:에 A 칭 힛>1J.

統 
· 

條%<) 제:·18조<T )·"%내1'YIL'l':으j,L 하이금 骨만 1 시신8을 보존하%J·1서 
'아/d-

/- 연<l'(에 핀요한 개헉을 1비 히-V.록 임J,<-롤 ) i
L 이했디.. 동시에 AA. · fl%rJ-은

내'이· V 의 개j/[l, 대 
' 

i'신 V] 및 - ;Ic < -<-<1을 기한 ]
15리 토 대기· 되었다. 이를

기1로 學術[VI·:- < 7體 )·l·1를 대싱·으로 ·90((學+'<l.와. 관린2 r/1고인-%.(合 마

했다,

통 Id2 
'

- 新聯11])·l·1외. 내힉'-LA 
·j·[地域['6 

學'術>,<'d$J VJ%機關, 즉 學%비()

(Wissel]SC]IMLsrat), 獨逸(」[l]:究1%(ir (Of·'G), 독 )'야-h>l-·8-세단(1]AAD), 잉제

)/·S- 운1. 1귀힉-%상최 의(l-IRK), <Il :;'l]-x-學總]:/5 , 驕, Ad-H 계티과 93+-·<진各

Yi 
'l- 

聯邦.-·/]·l·jIl%}(]"委['% SOILK), %敎.R'l:l'舍,園(KMK), 대학건<기히;%fl·리회

등애 농骨되있디·. 新聯-州께들은 19q1 닌 1 원 1 일부디 내힉->설을 위 한 공동

-

I
%2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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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에 원칙적으로 참여하였다.

각 주들은 統. · 條約 및 學術院의 勸告案들을 기초로 대학개혁 및 專門大

學 인력개편과 시설확충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新聯邦州에서는 1991년 7월 대학 및 연구개혁 프로그램(대학개혁프로그

램)이 시 행되었다. 동 프로그 램은 1992년 7월 재검토되었고 총 24억 3천만

DM의 재원이 투입되었다. 동 프로그램을 기초로 연방정부와 新聯邦께들은

대학인력 개혁, 학문잠재력의 보존, 학문과 연구의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등

을 위한 긴급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1996넌까지 언망정부와

新聯邦州가 각각 75 : 25의 비율로 조달한다. 新聯邦)·l·1의 대학혁신을 위해

1993년까지 12억 3,800만 DM이 투입되었다. 1994년 투입 액은 4억 1,700만

DM, 1995년 투입규모는 4억 1,000맏 DM이다. 大學改:Y:프로그램은 특히 결

함이 많은 전공분야의 전공과목을 안정시키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며,

학문적인 후계자들을 국제학술교류에 참여시키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강의

및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결졍적으로 기여

兎다.

統-條1뮤) 제37조 0)항에 따르면 舊東獨에서 취득하였거나 혹은 국가적으

로 공인된 대학졸업증은 蕭聯邦州와 東베를린에서 계속 유효하다. 同 條項

은 또 한 舊東獨地域이나 서독의 다른 주들에서 취득한 졸업증도 等價의 것

이면, 서로 동등한 것이며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근

거하여 文찬長'A會議는 이미 1991년, 1992년, 1993년 그리고 최근에는 1994

년 4월에 동독에서 취득한 대학과 전문학교 졸엄증에 대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그 대상은 국립대학과 국가공인대학의 졸업증, 미술대학과 음악대학

졸업증, 교 회의 교육기관 졸업증, 전문학교와 技-L學校의 졸업증, 군사대학

과 군사전문학교 졸업증, 기술보조원 교 육기관 졸업증 등이다. 졸업증을 평

가함에 있어 구서독지역에 비추어 볼 때 大學卒業證(종骨대학교와 專:門大

學)이나 職業敎育卒業證이 동등한 것인지, 단순히 수준만 동등한 것인지 아

니면 전혀 동등하지 않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몇가지 유형을 만들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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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동동-巖지 내학이나 뀌:Ill]大學 졸7]중과 等格化省 수 없는 졸입증이 있

었는 비., 이들은 平見 동독의 경 제도 및 사회제도와 괸-게되는 부7( :

경제힉·, 침학, 사최 야, 역사학, 12촤사 y )의 돌업줌이었다. 진문학교, 직업진

문학2,,<, 대학의 骨7]중과 동동하다고 인정하는 문제, 나아가 學 l<資格을 추

가로 취득히.는 분제는 그 졸엽증음 취득한 敎-tr機關 b)/-/l]地 州)l,%府의 분])(

장%3.(IE는 헉·장부장%T)의 소괸·사힝·이다, 統 · 條%J 제37조 1 항이 의미하는

-;우7] 장의 인정%,:.제에 l·히-이 0%(+V'l'l'R·1愼기- 내린 짐정)JW各 
'현재 

대힉'A/

야에 %Il-'<'< 한 VI·iL되었디-.

3. 大學改革의 I l.내M決算

>Iq-정부와 주정부의 데'힉- 및 대학괸·린 y)i률을 기초<L 하이 聯邦['[(), 지·치

쩍, 자기 첵H] 시 내'이·세)L暑 -/축하A-t 리·fr 은

� 

성꽁직이었디., 서독에서 오랫

2안 );t장뇌어 ii)'l:究, ,壽義 및 學問의 l
'

I l l]가 新聯페)·l·1에서도 착2it하게

)%t징·피었다·.

%-聯邦州에A.< 13개 종힙·대학-id,와 /1애 준하<. 대학 ,
21게의 공 립 ·S}:Ill]

)3!, 12개 ] 11·%대학' 1길 음이-q]'힉- 동 지익 특성 %꾀고 진%E-직이띠, 니·잉촉1

힝 태를 갖'춘 학·> 이 있니·. )l·:訓 %
'

/. 大/:'P으V%t· 바이표씨히 싱으1대학,

Dresden 과 11alle의 敎6-t'i'·]蒙 /닌[%[, 베骨린, I L
- 레스g]l 및 J/-리츠부j-t코-의 - )l(

최소속 A(디11'l)%그11, 라이프씨히에 있]-t AKA]] 박'.IiI']大]:'%l, 헹정기관 소속의 -)/:

IiI-j-)L·等[( - 히 리-이/)d 히에 있;-< 1種레·7 [Il :l"])v'석[) y ·셨·치· 신 IV 에어)IL<·'l-

트 (합rI] <피. 2ittau 
-L·
l·세 1<Il'6]·인-0께 등이 있는[]], 이b은 이상과 같P-

2닌L%내;11度를 보충해 주%t 있다. 이<L써 시의 직인 닐]·t헝 이 VI·%'1히 거 %'l 깃

은 이.니지 만, 어2-· 징)/, 온>·최. 1 수 있있니·.

講義와 /:'%[1川은 OF/ 신 IF촤피고m M싱w1 산L>]부7d-을 지2촉'l- 과꼭恒-2 이

V어·지-1도 깅우가 拾7(니.. 이 l+l.E-%'C b]-일 대힉-재V싱· 어2二 깃V 소홀'히 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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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 대학의 구성요소이다.

통일이후 대학신입 생의 수는 통일이라는 특수상황으로 인해 잠정적으로

급속히 증가하여, 1989년의 32,300명이던 것이 1990년에는 39,500명으로 늘

어났다. 그러나 1992년에는 34,300명으로 그 數가 감소兎는데, 이는 舊東獨

지역의 )vE]構成1b로부터 어느정도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1994년에는

37,700명으로 늘어났다.

학구열은 지금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동서

독 지 역의 생활수준이 균등화됨에 따라 통일 당시 3만명 수준이던 新)v生

수가 2000년에는 그 두배인 약 60,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의 인력상황은 심한 변화를 겪고 있다. 新聯邦州의 )%J)需給計劃에

따르면 대학(醫科大學은 제외)은 1994년 현재 약 35,100개의 일자리를 제공

하게 되는데, 이 중 약 절반 정도는 과학, 기술, 행졍 및 기타 정원을 위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대학의 일자리는 1989년에 비해 약 29,500개로 줄었다.

. 이는 1992년의 계획수치보다 45700자리가 줄어든 셈이다. 교 수자리의 수는

1989년과 비슷한 6,700개 수준으로(醫科는 제외) 계속 유지될 것이다, 1993

년 중반 현재 敎授定員의 약 40%가 충원되었으며 1년후에는 약 70%가 충

원되었다. 교수임용은 1995년말 잠정적으로 종결될 젓이다. 종합대학교에

임용된 교수의 약 절반과 新規任用된 교 수의 약 2/3는 新聯邦州 出유이다.

특히 혁신되어야 할 과목과 신설될 과목의 교수는 주로 舊聯邦州 출신을

임용했다. 新規任用된 교수의 11%는 女性이다. 인력개편을 통해 교 수요원

의 평균 연령 이 매우 낮아졌다. 즉 교수의 약 절반이 50세 미만이다. 대학

사무직원의 거의 대부분은 新聯邦州 출신들로 충원되었다.

大學改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독 및 의국에서 온 약 630명의 객원교수,

휴직교수, 정년퇴직교수들과 1,450명의 강사와 조교수들을 위한 재원이 마

런되였다. 1993년중 약 370명의 신설학과교수와 신설대학총장들이 新聯邦州

종합대학과 專門大學의 재건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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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lill大學 섣림시 新聯邦州·:.-< 26개 지익에 21 ·[1디f']Jk學의 섣 R-1을 Y1고

-t'< 
學術5;·:의 勸<Il-·-計 예외없이 C I 대료 따兎·다. 그 W안 및 게의 XI:l"l)q'('P[이 디

신 립피있다. <l/:Ill)/L·):'f[의 설 림은 신속하게 71햄되 고 있다, d94/95%·'{ 寺

38,700%8의 학-S 중에서 I l,000명 이 신3,1 1인 7']만 보더리·V -Pl:l"]')간y[에 대

'V'l. 
수.요기. 71마니. t'<지 인· d% 있다. 이 외에도 7,0001.g의 학/&l(이 중 신입

생이 I,AlO명)이 1노1·It,l,Il:[)l])t學에 니·니21]- 있다

新聯71<·]·l]J,.(온 중기 리으로 약 ti6,00013 정fr 의

� 

v+'.門<]"f! 파충을 3L상·히-고

있는네, 이<:- 學71kIb'[:이 추 
·1한 63,0001M을 초과하는 깃이다. 이로씨 싱術院

이 독인 전·Al)지역애 대헤 요·'/·한 비· 있<< 40%의 V게.11'C는 新聯邦州地域에

&Il.'현. 毛. 이 미 Id'성되 있고 작센 인·힌-且7외- 7)·은 멎게 新聯邦)·l·1애서는 이미

이를 VI이섰디-.

오)3E부문에 있어 서 징·리조쳐실운 점 %'] L/- 효꽈를 니·타내고 있다. 獨逸(ill

究1%象 (DF(.;)에는 
-

'

/정 적인 핑가블 반는 신경서실의 수가 V-어니·고 있다.

7게의 톡수인3't분이·가 新聯邦州에 이미 시작피었고, 다론 분야들도 준비 중

애 있다. 인방%J(외. 新聯11아1·1플·은 오1반 :)</-지 {과 특수언구지윈블 위해

IS3닌 獨逸+/'l'究協會 (1JFG)에 1% 6,800만 l]M, 21- 리고 1994년 2억 200반

DM읍 제A-壺디·. 이 외에도 聯·+H:敎-(0i}'l'究1'9((liMl·"D는 新聯邦州 대'힉-의 연

/

I
E 프로3%트暑 지윈臧는네 그 A-f/곤를 )g(먼 1992년 

,
6001J)' DM, 1%3VI 1억

1,400만 1]M, 1994년에는 1핸1 4,100만 DM이있다. 전체적으로 보먼 처A-에

는 주骨거 e] l 지원신 긴수가 192년 하반기 이후에는 지속적 으V Ap이났

디·,

각 대학은 %)i]Iff邦州])%] 주요신01 과 기R]의 봉괴로 인해 VI'셍한 기 입피.p.

니의 EC섹, 기7]에 의 한 채징시 윈 -
'

1과 L1곡7 d,f제철을 극복하기 위句 7'1력

- 디-히.고 있디-. 1딜1 내이·에는 내'이'괴· 기3.1긴·의 기·-M역 할을 J 헹省· 기舍센

니가 선 7]피玆다.

)A수요우1 · d 성E-야에 있어서는 초기에 VI진힌싱·이 있있다. h89년에 비하

- W)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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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992넌까지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65M(15400명)로 줄어 들었다. 1993년

부터 2,020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교수자격취득에 있어서도 1993년 역시 감

소추세가 계속되玆다. 1989년에 비하여 87%(100명)가 줄었다. 여성의 취득

비을(박사학위 취득 39였, 교수자격취득 16%)만은 舊聯최네·1와 비교할 때

악화되지 않았다,

현재 각 대학은 각 주의 敎授要員肯成 法規定에 기초하여 박사학위 및

교수자격 취득과 관런된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으며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大學改:拏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93년 중 교수요원

육성을 위해 3,800만 DM이 투입되였다. 碩+學(V- 취득지원과 그 준비과정

에 대한 지원을 보면 大學改革프로그램이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까지 21개의 碩士學位課程이 설치되었으며 앞으로 더 많이 설치될 예·정 이

다. 주요 과목으로는 수학과 자연과학, 생물과학과 공학분야이다. 1994년말

현재 석사학위과정 총 400명중 약 3/4은 新聯邦州 출신이었으며 약 1/3은

여성이었다.

優秀學生奬學制度 역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바, 1993년 약 300영이

박사학위장학금을 받았다(여성 40%). 獨逸7[究協會 <DEG)는 1991넌부터

1994년까지 약 100명의 新聯邦州 출신 학자듣에게 찬授資格取得 奬學金을

지급했다(여셩 23%).

T生敎育(Weiterbildung) 부문은 통일로 인해 그 수요가 크 게 늘어날 것

으로 예상했으나, 그 렇게 심하지 않았다. 聯최1-/·l·l 敎育 
'

- 

l·劃委員會(BLK)는

약 17만명(교사직졸업자는 제외)의 교직 원이 중단기적으로 再硏修를 받아야

할 젓으로 추산하였으나 지큐까지 再硏修 참가자 수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

고 있다. 1994년 중 대학부설 平1敎育課程에 참가한 인원은 약 27,000명이

었다(1989년 이와 비숫한 형태의 교육과정에 참가한 사람은 약 77,000명이

었음), 현재 T生敎育은 전문학교졸엄생을 위한 추가졸업증 취득, 직장생촬

중인 대졸자를 위한 추가자격인정 및 적응교육(특히 경제학 분야) 동에 중

점을 두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으로 볼 때 平生敎育은 앞으로 지 역경제 중

- 5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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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V 되어야 l· 깃 이다. 이 1 1 1 
-

'

/-셩 v·l, /뇨징 기2/·骨 y해 내부분의 내학 는

/p/]rn·'.敎'l 에

� 

인$.한 이조1이 미·런피이 있니-.

또 
'l· 

y.인j,<- V['미임'이. ))'V送]U][,:l' <)[->)에시-t,:- 세로운 요구8이 셍기니.고 있

디.. 이-趾 위 해 ):'y([l[]lL'I-:- 19920의 c
/{v안에 서 

' 

獨逸-5 겨한 미 례지 
'힝:직 

인

lg-송-71<A·/1'J-I;l>- 
m

· 개131"健-(1-네, 이 J/, t )]< - ·V-엇AL디-V 2/-]<- JiM2通6i')L']-:i·1에 있

이서 +)41·.敎'0' 기·V'-싱 의 E %j·시 확충, I ll:l"l <學 부분의 放送通·f,]' <'-깅-괴.꼭

의 셜치, · A<과데'아의 C 通(,< J%<]'피·E·의 - - TI·키 의·충, 그 리고 放送]If]{L[l'

수강과목과 식 점 奇셕과1<-과의 연게성 능에 %1한 내A-을 hc-]'고 있디·, 아合러

BLKOII 는 하나·의 J점 지윈빈-과 
"

//1送通<l"i'".i%]l:l'"]委06가 선치v]었는네, 이기

서</· 대학)->-의 
' 

송A(--H-핀곡{ 이 니시 니J--t·Pi- 조 징하고 게의에 1꾀게 시윈하1::-

하(무를 
I

<l-Id-하고 있다. 대여-개힉프j,L/l-·;j]의 인 l-으旦 V)>聯11이·1의 184-il<A-

졔긴-2- 위 헤 :],500만 l)M가 지 rfA)d 깃이 디·. 지-<f까지 5개의 放送)111(i.['L學

%l{너가 신 치 되있으Ir}, J표·힉--])/- 롤3)셍1에/l] iO)JIlt(iA'.-&,ill · J-이하·:. )j%送]Ifl

fl-i' 敎0'-綱),c. 
/ /-A·시 있다. 이 /))]. -A I d'은 l.)l·escleu공내무설 /ik送111111'i敎/3'모t或

->:<- - '
I
L 축하민서 

- 

i·<d었AIr] A獨地]或1)s ·[l}.l'il')<'學 방([01.-H Is·으V f진'힐·

깃이다. PAL 한 각 데">f%11는 새로운 )j2)쑹通([]l'강최.가 선되있다. 19():.IR·1많

/IT]/1년초 마 3,10018의 전분히-]11 骨엄세1%>·이 放送%<,Y)년3d-吳- 생.헤 ]0)]11Y'.

菜證을 71 %'i·兎니-. llag'ru /A送通(,-'i가k']'F!의 7-E 1994A5 
' 

>-기에 930밍 의 新

]醉)]<州 d)l 신3] A 이 Y‥>-號)b.미 /- <<· 78019뉴. 징-]/-괴.징. ilJ·t,t 있니..

]994/95<l l- 新聯)]i·)·l·112L] 기' 대힉'의 ))%送)[])l,·l'敎/i 정-'l/-과정에 t-J·:-A'l- 신31

A 중 ::1501M 이 이 공아],!-야 진공·지-L·이니·.

<-i'((Il][(i! )[[l‥],際1bl예 미-리· 新聯]'l]·)·l·i의 1귀학:익-충을 위 헤 1991 VI.-hI,디 1994

1J끼.지 총 :25억 13M를 · I f입 壺- - 미 침. 중 인1%'정버.기- 50%를 지 71 健니.. 이

y,!-씨 1츤자가 계속 d 수· 았었[l-/-, l,
-;.l-한 

K:l·:<· 1길 
4 비조치L·이 시작되있 7

미, 거· 대학-P 내힝 기·기, %']RIL디 
%< V서 3--S- 산속하게 갖舍 수 있게 었

니. )린]%!ilj'.<d[이 리->.]- )[·s鈍題(:- )/] 직 인 괴·제이2 W I,t 앞으로도 수1;·1간 신· 
'CI

성에 따리- 5 징 한 재우1올 횐·$-힐' -i· 있게 후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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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현재 대학생의 약 2/3가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다. 超過收容狀態의

기숙사를 정비하고 낡은 건뭏들이 철거됨에 따라, 기숙사 공급율은 대폭 骨

었다. 기숙사와 콴련하여 각 주가 당면한 실정은 각각 다르다. 1994년까지

그나마 5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寄宿舍가 있었다, 이는 평균공급율의

45%에 해당한다. 寄宿舍 이외에는 학생들을 수용할 만한 민간주택이 없기

때문에, 學生寄宿숨의 건축은 특히 중요한 사업이다. 연방정부는 1991년과

1992년 중 이를 위해 우선 新聯邦께에 약 2억 2,200만 DM 이상을 지원했

다. 또 다른 2억 5천만 DM의 연방재원이 1993년부터 1997년까 寄宿舍

再整備와 신축조치에 투입될 젓이다. 주정부의 보충재원과 대학자체의 기숙

사 투자액을 합할 경우 이 부문에 총 4억 DM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질 겻

이다.

f 銃-獨逸의 大學制$i

. 대학부문에서의 통합은 그 복합성에도 불구하고 聯邦1:義6/·J 기초위에 신

속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이루어掠다. 新聯邦/+1의 대학들은 국제적인 학술

교 류에 편입되었다.

大學敎育의 재정비작업은 이제 독일연방공화국 전지역에서 진행되고 있

다. 지금까지의 교육제도는 국제적 분업과 깊이 관련된 현대산업사회의 개

인적, 사회적, 겅제적, 과학적, 기술적 요 구돌을 단지 제한적으로만 충족시

켜 왔다. 찰i軒院, 大學總長會議 및 經濟1朝體들은 근본적으로 구조적 이고

조직적이며 실질적 인 대학교육개혁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제시 했다. 대학

재정비의 주요 항목으로는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교 육과 대학원과정의 구

분, 專門大學의 叫충, 대학제도의 효율성 제고 및 대학의 강의와 학습어건

의 개선 등이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각 대학과 공동으로 平均 修學年度를

줄이면서 강의에 더 많은 비중을 7고 대학의 自體責任과 경 쟁력을 강화시

키는 방향으로 構造改革을 단행하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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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國際1廊)J['W(III]에서도 새로운 요구가 나타니고 있디. 독 -l 대학Ai(육에

서 계%d된 lg-힝·이 -8-V.1에서1:- ·7 선 y}무분먼· 싣헌되고 있다고 볼 수 있디·.

h[·모의 학피.%합과 긴-온 작오1은 아시 이부이지지 않았다. 아울러 4 1·点部

- H-R]/추가恒·도 자신들의 대학을 개어'힐· 떼 지윈을 X칭管 짓이다. - 8-8]의 내

'학에 
있이A·) %;-인의 위 치骨 본 때 S ]-원은 조직직 Eli< 데학·개혁분제에 집i-<

해이· 한 깃이며 특히 y인로부1<1 오1-E 징 
' ·]合 

중동j;L -IS국기에 진토1·叫이

L ]-들의 대학 힉에 침·고하도록 
'헤야 

힐- 것이다. 띠·라서 대학]f야의 통합작

71에 집중직 인 <,< 릭 · 기분이고. %l- 1의 大學制度를 3'L조적으로 1관진시키는

깃 외에3·<- 
-[·
l ·제적인 힉-분1){-·7'l, 히 -R·8'1 의 학분1%'진에 독일의 대학哲 이 A'.

91<하Va 헤야 한디·.

Ill. 硏究와 tyik

l 銃- - IA,前의 狀況

舊東獨에 서 硏3'd 멀 l)(]發2. /l- 게 4기·지 j;L - I
E 분되있다. 곱1-IlLI그< 7실 기· 부

치 소속 오1-'IL기 괸-(제5깅 IV 6 추1·조), 아키.데1·]에서의 7]구, 종'힙·내학파 공

가데학에시 의 연//(세6장 11 l 침-A염, A.束獨'브·4 낸((SEU) 중잉31 우1회 ·직속

3 1 대3-t-3/- 시.최기.'아인212·소 싱-이 L /- 짓)-·i-이다.

/ L學以外에서의 인-'/는 진적Y-로 이-카네미에서 이5(L어·A다(과야이.카네미,

농71과'희-아키-네미, 건2<아키.네미 V)w 1989<:{ 밀' 2관 3<;)·이 &9이 여기애 종사

하고 있있A-<Id], 이 중 14,40019은 Ii}'l'究 및 開發分野의 희·자들이있디., 大學以

깨의 연구부분에서(- 정치적, 2 11칙깅제·리 목표신정과 통제조지恒 로 인해 이

리 먼 셔 集1(·)([/,J3씨<이 니·비·났니-. 인구]/분애 대한 公('l)·J인 시우1-K 構造1'fJ

으AL는 아키.Il]미(학최)에 집·'로되있고, ]Il」.]或1'j3으<L·는 에산과 인릭이 베包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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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國際1廊)J['W(III]에서도 새로운 요구가 나타니고 있디. 독 -l 대학Ai(육에

서 계%d된 lg-힝·이 -8-V.1에서1:- ·7 선 y}무분먼· 싣헌되고 있다고 볼 수 있디·.

h[·모의 학피.%합과 긴-온 작오1은 아시 이부이지지 않았다. 아울러 4 1·点部

- H-R]/추가恒·도 자신들의 대학을 개어'힐· 떼 지윈을 X칭管 짓이다. - 8-8]의 내

'학에 
있이A·) %;-인의 위 치骨 본 때 S ]-원은 조직직 Eli< 데학·개혁분제에 집i-<

해이· 한 깃이며 특히 y인로부1<1 오1-E 징 
' ·]合 

중동j;L -IS국기에 진토1·叫이

L ]-들의 대학 힉에 침·고하도록 
'헤야 

힐- 것이다. 띠·라서 대학]f야의 통합작

71에 집중직 인 <,< 릭 · 기분이고. %l- 1의 大學制度를 3'L조적으로 1관진시키는

깃 외에3·<- 
-[·
l ·제적인 힉-분1){-·7'l, 히 -R·8'1 의 학분1%'진에 독일의 대학哲 이 A'.

91<하Va 헤야 한디·.

Ill. 硏究와 tyik

l 銃- - IA,前의 狀況

舊東獨에 서 硏3'd 멀 l)(]發2. /l- 게 4기·지 j;L - I
E 분되있다. 곱1-IlLI그< 7실 기· 부

치 소속 오1-'IL기 괸-(제5깅 IV 6 추1·조), 아키.데1·]에서의 7]구, 종'힙·내학파 공

가데학에시 의 연//(세6장 11 l 침-A염, A.束獨'브·4 낸((SEU) 중잉31 우1회 ·직속

3 1 대3-t-3/- 시.최기.'아인212·소 싱-이 L /- 짓)-·i-이다.

/ L學以外에서의 인-'/는 진적Y-로 이-카네미에서 이5(L어·A다(과야이.카네미,

농71과'희-아키-네미, 건2<아키.네미 V)w 1989<:{ 밀' 2관 3<;)·이 &9이 여기애 종사

하고 있있A-<Id], 이 중 14,40019은 Ii}'l'究 및 開發分野의 희·자들이있디., 大學以

깨의 연구부분에서(- 정치적, 2 11칙깅제·리 목표신정과 통제조지恒 로 인해 이

리 먼 셔 集1(·)([/,J3씨<이 니·비·났니-. 인구]/분애 대한 公('l)·J인 시우1-K 構造1'fJ

으AL는 아키.Il]미(학최)에 집·'로되있고, ]Il」.]或1'j3으<L·는 에산과 인릭이 베包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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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작센지역에 집중되였으며, 分野別로는 응용지향적이고 舊束獨 경제에 중

요한 부문에 집중되였다.

舊東獨이라는 체제의 정치적 특징들은 연구와 기술의 구조와 작업방식까

지도 결정했다. 학문적 인 경력, 간부계급 및 출판계획들이 정치적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조정되었다. 硏究는 국가의 과학기술계획을 통해 中央集權的

으로 계획되었다. 투자부족이나 불충분한 장비 등의 결함은 인력집중을 통

해 어느정도 극복되었다. 각 기관마다 연구와 개발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직원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연구 및 기술정 책에 대한 公[l{J인 통제나 비판

은 없었다. 舊東獨에서의 연구는 서방국가들로부터 계속 고 립되어 있었·

만, COMECON 국가들과의 국제적연 협력관계는 장려되었다. 동서독 양국

은 장기간의 난관을 거친 후 (예를 들먼 서베를린에서 온 학자들과 연구기

관들의 편입문제 때문에) 1987년에 이르러서야 약 60여개의 프로젝트와 더

불어 科學技術協定을 체결할 수 있였다,

전체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연구조건하에서도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 중요

한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즉 學術院의 평가에 따로면 高에너지 물리,

고체물리, 분자생물학, 수학, 지리학, 재료연구, 식품연구, 식물연구 동에 있

어 고도의 硏究成果, 부분적으로는 국제적으로 탁월한 硏究成果를 거두었음

이 확인되었다. 또한 사회과학부문의 많은 프로젝트들도 수준이 아주 높았

음이 증명되었다.

2. 統-過程에 있어서의 硏究政策

양국간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달성되기까지 깝은 기간중 집중적인 과

학기술 협력이 있었다,

聯邦敎育硏究部는 이미 1990년 초여름 독일의 연구환경을 단일하게 만들

기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했다. 동서독의 연구부처 장관들과 대규모 학술연

- 5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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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71.들이 함깨 모 이 최한 ]il'[究政策/d·,0]61:罷에서는 이긷‥K C · 상에 조1적

Ai 동의 壺다, 이 과정에서 중요헌· 요소중의 하나{7 학문직인 守1구기판돌

과 지71기괸-들의 71·이 었니., 獨逸硏究協(f (1JFG>, I)F-폴링21%최, 프라우

3}Ii피힙회, 내형연2/-기[(y(·의 실부난, 신·오]인-/연1r의

� 

실)iL단, 제딘·Ad-이 이미

일꺼부니 보1럭, 교 R, 져윈 응을 시작'健으끼, 이 러한 세로운 언[IL;'l·깅 조싱

네체을 싣 으로 ·島기기 시 작'健너·.

통합과정에서 인-'p-징 책j)LIE-과 직 1) 괸·s-{되·IT 統 - 條%<) 제38조의 중요한

기준들은 디·음과 같니-:

- /)>]1餘邦州1自]成의 ·l//쵠·정을 ]醉邦1 JRl - !

'

l- 1--LL ·R--성

- l/It-의 자윤성, 자치 성 보 상

- 국 1.의 직 집적 인 R-l-/지 . 1은 誦助1'PJ인 치.윈에서 실시

- 1·r 지인 기(에 비·라 경 러있논 연</-체제의 구축

統 · 條%%J 제:-18조는 우수한 연32-시선%(을 11존하먼서 학분과 연CIl부문의

필수리인 게혁올 위헤 學術2-'l']F 로 하이+:r 공공언구기괸·들에 내 1 펀가骨

내리V록 
-i<·정叫2E 

있니-. 學術[bi']에 의한 핑가극 기·V-하게 하기 위혜서는 연

구소들과 아카 미들온 이미 헤산시거나 디‥븐 조직으로 벤경된 징우가 아

니라민 1991 1/ l 12낌V-l-까지 주·징 부 소속기3!l-으로 존속呵야만 或데. 이를 위

헤 d91 년 1271 말까지 언19'징부외. 주 성부·;-]· 총 13억 ])M의 과V겨 재원오·

마린'壺디·.

이3'A씨 -l-'/-초 연211·윈-V 의 고. . 꾄-게기. 學術%'C의 평가가 제舍되기까%1, 더.

시 닫헤 IT)1%d i2월 31 >까지 <-( 계속 유互하고, 2.f 이L 에는 기t의 연//

소의 헤체와. 더설·이 종iL퍼도록 하<i:· 범 적 어 
·1이 

미-린피었0. 이<L써 공적

시원을 반는 연-'p-소) 직V·1들에 있이서<.< 득빌한 <J이 얼렸나. 
·1횐-과징에

서 니-니.니.는 싱·s·%'{· 사회적 쇠피-들 < 과2/,기 재징의 x] 71, 대학계'이프로/.l-

l]의 하니.인 學密.-統0-프로0-램, 
'

-

'

+- 리2ii 인<l't· 및 기술부문의 Z-S-창출조

지<ABM) t-을 해서 어 3< 징2,t 가라CI'힌 수 있였다.

-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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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統-條夢) 제38조에 따른 裏究-技術政策의 識 行

統-條約을 시행하기 위해 聯邦敎育硏究部는 1990년 11월 11일 
"

통일독

일의 연구 및 개발전망(新聯邦州를 위한 8대 프로그램)"을 통합과정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新聯判네·1地域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분야률 완전히 공개하고, 학자들에게 國際學問共同體

로 가는 길을 완전히 열어주며, 構造轉換作業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주고,

개별적 연구분야와 기술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을 규정 했다. 인프라스

트럭처 구축을 통해 현대적인 기술의 도입과 기술지향적인 중소기업에 대

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했다. 특히 중요한 것들로는 기술센타와 창업센

타에 대한 지원, 연구인력 증원 지원, 위탁연구 및 위탁개발, 기술중심의 기

업창업 지원 등이 있다(제5장 IV,6 참조). 연방정부는 연구기능을 대학으로

환원하여 대학의 연구능력을 강화시키는 基本法 제91b조에 따라 연방정부

와 주정부의 共同財政을 통해 연구기관들을 설립하는 것을 시급한 곽제로

설정했다.

1991년 9월 學術院各 奮東獨 아카데미의 연구소들에 대한 평가를 제출하

고 이 연구소들을 새로 構造轉換하는 권고안을 제출했다. 300명 이상의 國

內·外 學者들로 구성된 작업팀 이 1990년 가을부터 1991년 여름까지 약 130

개에 이르논 아카데미의 연구기관 및 서비스기콴을 평가했다. 이들은 기존

연구기관들의 학문적 성과를 査定하였고, 새로 셜립될 연구기관들의 앞으로

의 학문적 목표설정, 규모와 구조, 향후의 인력 및 시설확충 등에 대한 평

가를 내렸다.

學術院은 大딱V),外의 연구부문에 있어서 약 13,250개의 자리를 새로 마런

할 것을 권고했다. 즉 대학으로의 再返還을 위해 2,000개, 大學밈,까의 새로

운 연구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11,100개, 그리고 인문과학아카데

미에 150개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新聯邦)·;·1가 제자려들 잡아 가자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긴밀히 협 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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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E 데 
2 i2.조조징%J치.(rn9[h 에

� 

.

- 히 이V어7])외- 세로운 인3'r기관의 )J림질

자(19L)2닌에 ·/ji 이-<-L이 71)-趾 의·징 慷디-, lAIA· 제91b조에 띠-니- 오1/IL의 -정·

동지원에 펀.힌. 聯邦-. 州政][께[l 協定에 1-!WVl·slI부旦코, 메骨4!)부g크-.-$어포

메른, 작센, 작%]l..안'힐·1<, 뛰 링%Il )·l·1初 가입시 킨다는 내정-의 언)%·징부외· 주

정]i므>.간의 
'71의, 

이에 <19.힌. 시 
'唱세히의 

v·의는 이 긴'온 71 릭의 기초가 되었

다. Lul육게획吟 인<If지우1名 위한 11陣·fl].-州:$니1<1(liLK)는 세V운 1구기판$i-

을 공동의 시Y1대상에 Al기-시킨다]. - :AX'한 有정合 내렸디·.

1-·y[齒·t'(Ell41에 있어서는 ]q90t/l 10원 聯邦敎/f(i>'l'·究-t'6(의 주V로 실7]된 
"

致'.

束獨 아키.네미산하 연구소 및 인[l'd-시선 조정 밋 칭신·기{l·(l(Al--AdW)"의

할A-이 -S히 씹은 도-S-을 준 깃으·C 나디·났니·. 이외- %l·은 기3L룰 통해 c
/조

조1환싱·의 이 리 운 과제3이 헤길MI 수 있있](, 1:L한 2 동스러운 상치 들이 진

징필 수 있있니·.

수 116 의 연-'l'l-yI吾에 대한 Al.!l·淡 님%, 離職<援, 그 리고 過渡期%援; -S-리

한 조조1(-X간과 실'f]기 -
'

I
T 활>-)-s- 통해 삔 l·겅제이 수준에 이를 수 있V-록 하

는 /p準/(LL]愛; 부동신-, 
-f간, 기자제 및 V 서y)- 핀·리; 새로운 조직읍 위한

31‥싱·들의 빌'i 세로운 인3'L기긴·의 섭 립 등 l<AI는 1993<1까지 新聯)1여·1와

메를 1의 위 티-을 받이. 조징 1질 피-骨작71음 게속 수행하였디., 과도기 직 싱져

율 띤 이 기봔의 場·J%-은 건1아키·l1]미 의 깅%-에V 밀·'은 도 웁이 되었다,

新聯邦)·l·]地域에서는 學術院의 권고를 따리. 및닫 안에 즉각적으j[L 세且&

연구기1)-들이 신 림될 수 있었니-. 세<L운 연-' - 기괸-둘의 근13'l-능리을 爻출 수

있도복 하3(, 전문적이고 조직키 인 3L조-趾 믿- 
'1시키미, 

學+1레)'l>에서 71고한

인어 
t< 기시·제骨 충<시키LJ, al·지·昔의 진로신 비을 /비하v 이普 신 34에

2기며, 익 과정에서 게)침힉·자6이 그 2안 인-고 있었던 분이 익 %合 제거

하기 위한 목적으로 
"

設立%u會(GrLinduugskomitee)" 내지는 이와 비슷한

위원최가 구성퍼 있다. w-i'/:委0S에서외 작i]과 1敍도로 연IR'징부는 新聯邦

·/l·l 1< 볼.yJ시 파 디 
-fl·어 

세로-皮 인// 기관 선1 71을 우1%'l- 정콴, 빔적 인 힝내,

4제기1커 및 기존 연3'J·기69·돌의 J
,
L -8·산과 기지.제들의 앙도에 괸-헤 논의를

- j'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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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兎다. 學術院, 주요학술기관, BLK, 연방정부 그 리고 주정부들이 원활한

협 력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統-僅約 제38조에 따라 긍정적으로 평가된

舊東獨 아카데미의 학자들을 신속한 인력선발절차를 거쳐 새로 설립한 연

구기관에 투입시킬 수 있었다.

연방정부의 제안으로 新聯邦/+1의 과학부처 장관들은 1991년 9월 모든 신

설 언구기관들에 대해 단일하고 구속력 있는 基本原則들을 다음과 같이 확

정했다:

- 신설된 연구기관들의 고 위급 인력들은 일반적으로 새로 충원한다. 以

前의 연구기관들에서 일하던 학자들은 적성과 능력이 맞을 경우 고

위급에 우선적으로 배치되도록 고려한다.

- 계속 진행되는 硏究 및 開發(R & D)과제吾의 경우에는 인력면에서

연속성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과제내에서의

연구원들은 단지 內部여J으로만 통보되었다. t))'의 방법론적 지식이

.

나 경험들의 전달이 중요한 겅우에는 해당 연구기관의 학자 중 10%

는 서독이나 다른 西)J國으로부터 데려 올 수 있었다.

- 새 연구기관의 選拔委員會는 이같은 원칙을 토대로 특히 전문적인

기준에 따라 판정을 내리며, 아울러 지원자들의 사회적 배경을 고 려

해 만 했다(중증장애자, 고령의 연구원, 독진자녀 양육자들의 우선적

선발)

- 입사시험은 統. · 條約이나 공무원선발에 관한 )·l·1政府의 規定에 따라

실시된다. 시험은 名- 께政府의 책임하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聯邦憲法裁 l]P)f는 1992년 3월 10일의 판결에서 1991년 12

월 31일자로 아카데미 직원들의 고 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合憲的이라고

선언했다. 해당 만기일에 예를 들어 母-T-保護法에 따라 해고돨 수 없는 고

용관계만은 예외적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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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3,L-F 연//-환깅에서는 대학의 이'恒-이 강·회·V]이이· 한디-는 Y]에서·l-t 2/-平

가 y-의하있0. )%교y[ fl>l[究機關의 인 적, 
·{문직, 

-

'

/-1적 획·충과 연/l'L%l-w, L-l.

리2,t k):'%[l)%j ) 
-

'

,
L

와 ) Cf'%{]<),外의 Ii}'(·%V- 상호 연건시 . l 수 있]-- 기-징- 중요

1 수%0.y/ 1991 닌 /윈 l l J 인멍-성31-외. 7)i·聯+I()·l·1가 
·

'

2< - 으로 내놓f )<'學

Iw·Il'·.:프jIL /. 램(11EP)이 니·. 동 /냅>-C I- 램을 -
'

/해 -3-히 %i'A獨 이·키·네미 닐-야의

힉-지.<,;/과 %.. 
· %'{· 작7] 딤-a- 데치 으j/ 낚키시키 기 위 

' 

l- 어건이 1 싱 되었디-

('야지-X-7-- . :R - j-,!,그. 램).

大學改·111그·[로 
"

]- ·;11은 Ii-)!)2%·-l 7h·} 131.K의 건 징을 통해 1귀- . 적으且 피·대시

었/%I, C I- 제 정-'If)/-3L A<-이닝[다(총 2/1이 3친만 DM, 인12'정-'/-미· 新聯·11님·I·1간

의 /체 정)[Lh'] 비$/y 75 : 25). 이 긴‥은 빼 깅 서 ]-':%( h-fd(5.·XX,L/(램·F Ic-에

띄게 인싱·핀 재원-)/-v와· 힘'게 1990년까지 오1 징'시었다. 인프라스트럭 기 3'L축

블 위한 fll 니·-[-< 이긴온 V자-독1싱프j[!-Ci-·il]에 의헤 미·련되있다, 이 프<,L<f

램은 ) t學]:J,外의 인 2 /-기<l!l·J,c의 건축· ]·있 재정비조지, 지-제구입名 위해 199:-i

V[.-19q6VI, 기 간/ 2억 6
,
6B0만 l]M를 미곡1.臧다. Io) 프jrnL0 의의 인부로서 보

디. 소-]-/·J;l-의 대힉'%-l 조 치 및 초.벵이'지.y',·- 위71· <7테 1실에 충 Ie-i :l,:·100

l- l)M기 -
l

i
L 1 되였다.

4. Ii 果

짖온 고3 K 이 수121-dd / /-조 7'{환가징 이 지Ll-먼서 인19'정부와 주정모가 -
'

&L-h'-

로 첵3>지 JL 있1:- )/)y[]2), 까의 2·l-]L],!-이·에 있어시<<, f%B)비M']이 c·정직 O w jlL

핑가 
'< 

A't-:.rn- y.(-1J- 1 세 리을 A 1 히.이 세/,tAP.- 인 iJ-기핀 - a. 신-3-히-31,d,'. 싱 곱. 리

j%. , 로 71 71실 수 있였La-. /2로,가f t)-'F!U,$T의 인 2 1
( ]d-이·-l< W獨地域에 새j,t 조

성된 연c/ >.진 중에시 기·징· 인-징 되/·/- 질서정연한 ]C·야fr 이

� 

실-'c시2iL 있다.

l-l-아가 -<[/1 전역의 Is·c]1 파 인-'P-]d·야-l-[ 라싱'히.고 J1왼-하닌시 내수1있게 하고

있디-.

. . - · t래2 -



第6章 鼓育 · 擧問 · 硏究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1992년 1월 1일에 이미 基本法 제91b조를 근거로

공동지원을 통해 100개가 넘는 연구기관들을 새로 설립했다:

- 3개의 새로운 대형연구기관 및 기존 대형연구기관의 3개 分所

- 청색목록2)에 따른 34개의 새로운 연구소 및 다수의 分所

- 프 라우엔호퍼 산하의 총 22개 연구소 및 분소

- 10개 막스플랑크연구소 및 2개 분소, 新聯邦)·l·1대학에 27개 연구소

설립. 막스풀랑크연구소는 2000년까지 20개의 연구소를 新聯邦)·l·1에

설립할 계획임. 막스풀랑크언구소가 잠정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인

문과학 7대 연구과제는 i995년 다음과 갑이 해결하기로 결정했음.

즉 각 주는 금년중 대학부근에 인문과학연구센터를 설치하고 OFG

로부터 프로젝트 재원을 받을 수 있음.

나아가 연방농럼부, 연방노동사회부, 연방건설부 소관분야의 연구과제를

독자적으로 다루는 3大 聯邦機關이 설립되었으며 갹 부문의 기존 연방기관

에 30개의 연구소 및 연구분소가 부설기구 형태로 설치되었다. 1993년중에

도 
"

再·生原資材"라는 전문용역업체가 Meck1enburg-VorDorrunem)·l·1에 신설

되였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연구풍토가 조성되

었다.

연구기관의 신설(기본법 제91b조에 따른 연방정부와 各 )·l·1政府 공동출자

기관, 연구와 개발임무를 수행하는 연방기구, 각 주가 운영주체인 기구)을

통해 연구분야에 약 137000명을 위한 일자리가 생겨났다. 뿐만 아니라 學者

統습計劃의 일환으로 대학과 기타 기관에서 인수한 1,528명에 대한 지원이

2) 역주 : 청 섹목록(Elau Liste>이란 19 7년 5월 5일 결정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동연구추진프로그램으로 9개 분야의 35개 연구기관과 13개 서비스기관을 포

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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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닌까지 게<된너·.

1993%d, 771 1 일지.j('t DLK가 신설인<l'L기괸· 부문을 조사한 비·에 미·<신/{, 이

들 연//-소 시 71의 %%, 이상이 俯束獨 舍신, 즉 데부분이 舊40圍 아키.네1.Il

분야에서 &/]하VI 사7B누이었다. 41C-帥構造는 대체<iL 가거 舊束獨의 인/l'L기괸·

들과 일지 1다. A 리· 60%가 45세 이하이 다. 직윈들 I 이셩 計의 비율은

43% 징도이디., %·p)[學)l 의 비 ·은 약 17%이니·, 學%IC院의 권고대旦 새 인

2/기%Pl- 지 윈의 40%]. 한시키 고.g-계약[을 1권은 상테인데, 인구기A5-哲Ill-디.

상딩-한 차이가 있다, 기 치J - 시에 종사하는 
'아자들의 

비名 은 띤]·l- 40%이며,

다잉·%1 과제설정 에 띠.라 각 부서의 종사지· 미-皇온 인구소1'·]H니. 차이가 난다.

y-lIq·정부가 지우}하는 세로( 인2/-기괜-들은 구조1된이니. 진{,t분야에 있이

서 부]/적.C$.로·)-< 새V-a 1친3/-미. -<칭성은 21(이昏0. 學%2院의 권고에 띠·라

1-]'f모이민시 부제 중1]리 인 대헝연-'/-기/([l·듈이 생기났다. 세로운 칭 색목록

y:1,-7-기%Il-(13LE)의 수]-t· -牙일 j 서독의 인3(기/·著·에 비해 상·데적으旦 메-

A· 온 1>]이더·. 이·것은 )-'>네i·il;V의 c/1고외· 일치하는 비-, 특히 BLO와 대학간에

'헙 
) 1 게약체주1, id.수공XSAA-, 연구기자제의 공-W-사성. 등에 %:I S]은 베문이니..

프 리·7 R]Ii뇌 ]최(l·'rauenhofel· GeseI]schaf0는 SA 드1'E외- 7제-liLAC-의 接

觸.·%],(에서 된 V'하는 ( :12p·쇼y을 ' l 림히·기 위해 2-·-력하었다,

118}.< 1 시긴-, /q獨地域 y 外1십學-/<·恒·의 拒][%에 따42 0:./g·l/l]題외. 이러기.

시 難·關<.;·-3- 감안하민 연-']l·외· 기(분이·가 이토록 신속하게 구 되었다는

사<l-K 메- . 긍정 직 인 <1피.라고 -l+ 수, 있다. )L)dI(Ii으로 )J(니. iii'[) 幾資시의

%.내ti'l(ii으로. m!,<L.l- 새AL운 l<l'l·기판-k은 t샤대 'l· 
투자 넉분에 서%]-지익 연3E

소吾과 기 의 내S- 
'l- 

수준을 이부게 되있디·. 斯聯邦)·l·1에는 公)MM 源으로 지

71되는 y[재삽'6設이 
-

I
l- 축되있으!0 /l. 익동싱과 힌대촤의 정도는 가히 國際

)K'準에 손&l>이 似다.

인-'/기2Fl·들은 -<지· 으-;·>- L叫정된 (i]]·究['i-l'劃에 따라 인3L한디·. 新聯邦)·l·1地

]或의 무1구소吾은 <J-A-·//-이:11· 중74 적으.W 인-'/기으로써 비.y]·직하지 봇%'l· Irj:

- 54래 -



第6章 敎背 - 學3 · 硏究

衰硏究들을 최할 수 있었다, 연방정부의 연구정책은 新聯최에·1들과 더불어

基礎硏究部럼이든 應用硏究部門이든간에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계기

를 마련해 주었다. 新聯邦州에서는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 파급효과를 가져

오게 될 각종 프로젝旦가 진행중이다. 그와같은 부문으로는 정보,통신기술,

정밀전자, 광학전자공학, 생물공학, 환경연구, 자료연구 등이다.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원平입 - 연방교육연구부 소관분야만 하더라도

1995년 약 30%DM가 新聯邦州로 流)L되었으며 그 중 약 17억 DM가 硏究

와 技術開發을 위한 것임 - 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중차대한 핵

심분야가 구축되어 효율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이는 곧 顔聯邦州 부흥의

기반이 되었다,

東獨地域의 硏究風土가 성공적으로 조성됨에 따라 이제는 각 언구기관에

서 이미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연구와 개발의 정상급 質을 확보유지하는

것이 중대사안으로 대두되였다, 이와 동시에 갹종 연구기관의 건물상태를

비롯한 각종 시설이 계속 개선되어야 할 젓이다.

연구소와 연구단체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안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단

순히 재왼을 계속 조닫하는 젓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上屛.效뿌를 높이기

위해 또 다른 자원을 졈점 더 많이 이용하는 것과도 관계된다, 上昇效果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연구의 국제적 인 연

계 및 유럽공동연구계획의 지원, 大學以까 연구기관과의 협력촉진, 각 지역

별 대형연구단지에 있는 대학과 혁신적인 기업에 대한 지원 (연구협력, 인

사교류, 교수요원의 공동임용 및 후계자양성, 연구기자재의 상호보완적 叫

보 등), 常存하는 지억간 불균형상태의 단계적 해결, 대학과 專門大學의 연

구에 대한 융통성있는 지원.

연구분야의 이상적인 연계를 위해 1994넌 新聯邦)·;·l 大學內 革新專擔班을

설 립함으로써 혁신적이고 현대적인 구조가 마련되었다, 연방교육연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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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로 실 립피고 UFG기. 운잉하기로 한 
"

초 J류모)구센티"의 목표는 다양한

선공의 힉-자51-計曾이 새3';L운 연3[분야에 몰7할 수 r도록 하는 깃이다. 대

'힉-과 
기티. 연3'L기관, 대학과 산업·체간의 % 릭강화를 비롯하여 國際(i)1究)ClO]

體외.의 迎繫기- A 선적인 과제이 다.

新聯邦)·l·1에서의 71구는 오늘난 유7]과 조1세게적인 프로[:t 램둘, 1 릭관게

와 공동프로4)>見에 %dSJ되어 있다. 1 11束部-8-Y-] 및 舊蘇聯地域에서의 연구-趾

지무1힘-에 있어서 新聯邦·)·l·1의 세V운 연3(기5%l-吾을 立율직인 파트너且 힘·벙-

하기 위헤 0- 간의 김호1괴· v릭 이 사-l%l 깃이다.

<新聯邦州地域 겅제부문에 있어서 효會 적인 연3[시설의 y,t존과 · I l

'

L 축, Lf.

리고 연3L 및 게1 /'의 보존과 苟)合 위 %'l- 조치와 프로0- 램에 데헤서1. 제5

장 IV 6 잠L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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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章 家庭 · 老/k · 女性 · 靑少年 政策

第 7 章 家庭·老人·女性 . 育少年 政策

l. 家庭實態 改善

I

L 統-以前의 狀況

동독시절 家庭은 국가의 주도적 이C-1]올로기와 청치적 목표의 0立에 있
고

었다, 게다가 職場소活에의 여성참여와 출산율 증가가 우선시 되었다. 국가

의 입장에서 家庭은 교육을 위한 공동체, 나아가 책임 있는 공동체로서의 독

자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에 비해 토本法(제6조)은 家庭을 독자성을 갖춘 기관으로 보고 있다.

즉 家庭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뵤호받으며, 국가로부터 지윈을 받을 권한

을 갖고 있다. 家庭의 구체적인 형 태는 · 
- - 

次的으로 가족 구성 원의 과제이

다.

독일사회의 多元性에 부응하여 각 家庭은 그 생활방식과 생활형태를 스

스로 결정한다. 家庭은 타의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家庭여 행동공간과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다양한 家庭事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는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家庭은 국민경제적, 인구정책적, 이데올로

기적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없다.

이는 독일통일 이후 新聯+1에1·1의 家庭이 어떤 형태로든 가청생활을 꾸밀

수 있는 자유를 받았고, 동시에 이에 따른 책임 역시 증가하였음을 의미한

다. 家庭의 이러한 책임을 가볍게 해 주고 졍제적으로 지원하며, 자녀와 家

庭을 위한 화목한 촨경을 조성하고, 家庭에게 교 육, 정보, 자체조직, 自助,

권익대변 등에 있어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家庭政策이 추구하

는 과제이다. 밖에서 職場生活을 하는 부모들간에 家庭에서 치루어야 할 과

제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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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 庭이 대한 /%援

19948·{ 힌제 독원의 家庭數는 p )- 970민-01었으la 聯+l'i-f'9'"f'.當난-.i·.의 지·

니수는 ],630닌·7 이었0. /l. y 新聯11;州 家1劍數는 약7 200만 
, 지.니수·는 330

만 1 9이었으며, -
'

I
T 시-R-주의 家庭數]t- 의1 770만, 자니수는 l,300만 1 2이玆디·.

이 중 新聯邦州의 獨身養 ·( j%는 19%, ·/연1%-구의 獨身養'/fA·는 II% 었니·.

2.1. 經4냄%J 狀한1」l,

家庭의 셍 할수준 · ),<A]촉]·에 있어)q-1는 1 11處分0E-街. 수준이 . . 지.니기. 없을

메와 ·V %'i 비교현' 때 - 매우 중내한 의미기· 있다. 家庭·을 불4적으3표 지윈

叫]: 1-M')/]E 디-各괴· %,t--은 -뮤 기지기· 있0. A ]
I
L /// ;Pl이들인 소5 대-한

&,金의 (·%擔輕滅과 +%轉을 y한 給/·i-‥Li&f)(이 21 %이 다.

給0移轉의 대부분은 소득에 비 레하어 분)11)되있으미 떠·라서 l· 家庭의

소<이 적으민 직올수복 그 i파논 너욱 크 게 니·타난다, 獨身養·s:8, 자니

기· 많은 家庭, 실직상데에 처한 家庭 -K tJ l·대한 지$1을 필요<iL 하%. 家庭은

給/·]'移轉을 통해 Cl 띠·른 지71조·치-計 1身게 된다,

동일힌'시 소3수]쇼은 핑昏회·도]어 있었고 h". Si'得階}마이 111 조1되어 있었

니·. 그 이%'- 수년간 新聯/l;·]·l·]l')%] 家]E의 소st 매우 세분화되고 소.뜩계층이

]/신·되기 시 작'했다. 이-l· 한%']1으로는 H로자 소叫이 <f걱'히 인상피면서 家

庭의 講17 ))이 i F럽하게 커 玆음을 y·하는 깃이지먼-, 다른 한V/으로%/ 실직

자의 겅-위 소뜩이 Id-),L싱·테인을 %'헌·디.. 표본추출을 통한 1시.럴과, 1991 V·l

부티 1%3%0 4월까지 평균 純/y['得이 3000 DM이상인 자니가 있;. )R;11의

비율은 25%에서 68%료 거의 3배 정도 y이났다. 家庭의 25%는 (l:.j] 5000

DM 이상 
-<Il)1하고 

있다고 하는데 1991 1 !의 깅우 2%었디·. 聯邦家庭-fy'El:-l-l/

)131·'.6·l(와 모112'제]/부기· 소8개骨에 펀-헤 분석호1· 바에 따旦%Fl 新聯+1이·;·IP%]

10家庭 중 악 3家庭-P ,深稅 11限線 이하의 소b민-을 支1-11할 岳이니.. 家庭을

지윈헤 주는 지'종 조치는 긱' 家庭의 j (담·3- 공평히.게 해 주는 정 첵수단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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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 各 家庭의 경제사정에 따라 유연하게 시행된다, 경기침체상태를 극복

하고 새로운 일자리률 만들어내는 것이 家庭의 소득수준을 안정시키고 형

평에 맞는 所得分配가 달성되도록 하는데 가장 중대한 기여를 한다. 이에

병행하여 어린이와 춤少年을 양육해야 하는 個人家計斗 아직 자녀가 엾거

나 더 이상 자녀를 양육할 필요가 엾는 個)t,家計間의 可處分所得의 차이와

경제능력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 家庭政策의 지속적인 과제이다.

2.2. 子女養育費와 子女養育休暇

(Erzieht1ngsgeld, Erziehungsur1aub) 
.

子女養育費 지불과 -T·女養育休暇를 내용으로 하는 聯邦-T-女養育費法은

앞서 직업을 갖고 있였던 것과 콴계없이 幼兒期-T-女를 가진 부모의 양육에

필요한 급부제공을 인정하고, 부모가 家庭곽 직장에서 생활계획을 세울 때

부담을 덜어주는 법률이다. 聯邦-T-女養育費法은 新聯邦州의 경우 1991년 1

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구연방주에서 1986년 이

법률이 시 행되었을 때처 럼, 新聯최에·l 역시 이 법률이 시 행된 이래 대대적 인

호응이 따랐다. 신·구연방주의 부모 97%와 95%가 子女養育費請求權을 갖

고 있다. 자너가 출생하기전 職場生活을 했던 부모의 95%가(구연방주

96%) -1-女養育休暇를 밤았다.

2.3. 子女手當 (Kindergeld)

聯邦-T-女手當法(BKGG)에 의한 E-女手當은 자녀의 일반적 이고 고 정적연

기본생계수요를 위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어느 정도 완촤시커 준다. 子女

手當은 소득세법의 자 수에 따른 稅金技除額과 함께 家庭의 부담을 조 정

하기 위한 2重制度의 하나이다. 家庭의 부담조정을 통해 자녀가 없논 家庭

보다 자녀가 있는 家庭의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인식이 파급되 도

록 한다.

聯邦子女手當法은 1964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新

- 5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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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御11()·l·1애 V 적-2-되A+. 있디.. ]992%L{ 1 7·l 1 인))L더 첫 
- 

I·'k'-'f,%'-F 미1%·l 50

l)M에서 70 DM으V- 인싱'되있으며, A·/ f· v-.f'.當은 ]:-IO l]M, %째 
'

f-%' f·

·%은 
220 DM, 넷 이후 f·-u' ]<當은 2/IO l)M이 되었다. 소독이 <·p은 깅 우,

<· 7'-f,當은 둘·쩨 자너부티 70 l]M까지 累進1'C·)으로 감소된다, f· b' f·.常은

16세까지의 모45 어V)이<J-에게 해낭되며, 초중v%힉·-%l(를 다니 기니· 시입·):-

io을· 71'L·L 있거니- 기디- j (L 님'-S- 인'<IL 있- 
- 징7 27세끼-·지 ·지-ci-핀디· (굽·대

또는 -l[役<F71'A務 Al행기 긴-V 추가)d). 家庭0擔調整 L汝·Il'·:案:에 띠.j.<VI.

IL]968C나il..터 f-'k' f·當과 자니 수에 띠.·>.< ·IV金]7除외. 간온 기존의 210'.V;·Il度

신 · 최 ·씨 섕) 게를 -S-지 1 수 있21:-록, 메우{ f· 6' f·.當合 칫쩨외- 吾쩨 지.니의

d]-Y- 200 l]M, x) 지·너A.:- [100 DM, trn 이/ 
'

- 지.니·:. :-150 1)M/,t 인상·'하

-

l
, ci·r 되이 있디-. J;l-</- 소-[ [수준에 대해 +l[·IV滅(f·,의 

'페베이 
이3L이지 최·저-M

기- 3,t징'뇌V ·t 하기 위해, 지-L:>-f를 고 러 1 稅金껴]除 첵징기준을 G
,
024

l)M삽>- 히.었다.

W4. 1촨-vulilWJ

자녀가 있눈 獨·%A/l' E는 싱-대%/71 V 또는 /d·가 / i:l]'-l·費-計 초1히 지볼하지

않거니- -M-<-분하게 지뷴 
' 

l· 경7-, 1979<J 7 23 J지 <1내1·費111}助()2<tjv아>에

따라 A-씰·겨 YI금으로시 국가로무너 / l--.,t 
' 

費를 31(조 1身는다. 이 IIif 1992닌 I

311 
1 省9iL티 新聯+l(·/l·1예시/L 키 . . 피고 있니-. 이 l/]은 2 ( %까지 祈聯)·l(州에서

·식-8·]‥)t/l / (. , i
' 

t-曹保(V;][)·%'liM·:(L)SVO)A- 대제히.-(:- 깃이1J.

] 93닌부니 :
. ii'l'普>IIi助룰 칭 / l

'

L 
' 

l· 수 있;.< 자녀의 인 링-P- 12세까지이미

시][l-기 긴-<V, 최]< 72게-VI J[-이니·, ·<l·.,'i-l-tillIIOJ는- 님-趾<L 정해 yy. %Ill-기

띠-dI- 2.Ii 성 리 미. 이 섯은 ·)}-켜 신 .
-

I
L 인 19'쭈 사이에 지·이기- 있으니. MJ·게석

로 띵준회-피/t-/- 있디-. 힌재 -
'

I
t 인ls·-'(에 있·:. 0세 미삔· 지·L·!에 데한 최24지

3-IL엑은 매윈 2L}1 DM, 0 세 이싱- 12세 1 11 1

%J·의 겅 크. 애원 353 DM 이다. 新

聯邦)·l]의 2우 긱'각 202 l)M IV :A]7 l)M 이0. 인 y-]Irn 의

� 

'71·의시--y·에 
띠-

리. %l·'-1餘.l-.l:]k-皇 <·l<81 게획인데 이 띠·리. 獨.%샤되. 獨身父의 겅제사정 이 인

d인 개<j%-l 깃 이 0.

- 35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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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 支援基金 및 聯邦財團

통일조약 제31조 제4항에 따라 1990년 10월부터 1992년 i2월까지 
"

곤경

에 처한 婚娛婦를 위한 지원기금"이 견급프로그램으로 설치되어, 까[娛婦으]-

그 가족이 자녀에 대한 결정을 용이하게 내리도록 해 주였다. 연방정부는

이를 위해 총 1억 3천만 GM을 마련해 놓았다.

29,000명 이상의 여성이 재정지원을 받았는데, 약 23,600명은 유아용 산후

준비, 애기돌보기 등을 위해, 그리고 10,000명 이상의 여성들은 자녀를 기르

기에 적당한 住宅修理費로서 재졍지원을 받았다.

1993년부터 
"

어머니와 자녀-태아보호"재단이 新聯邦州까지 擴張되어, 다

른 방법의 家庭政策的 급부제공이 없거나 적시에 익를 이용할 수 없을 경

우, 임신상담의 일환으로 유아용 산후준비, 애기돌보기 등을 위한 지원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993년과 1994년의 지원금은 각각 1억 8천만 DM이

었으며, 1995년도에는 2억 DM이 연방예산에 책정되었다,

2rns. 東獨給付提供法의 共濁給付提供法으로의 移讓

구동독시절 젊은 부부들은 주택마련과 가구마련을 위해 特別融資를 빌았

다. 結婚融資金은 자녀가 1명 출생할 경우 償還이 免除되었다.

통일조약을 통해 新聯邦/l·1와 東베를린에 대한 家庭'支援制度가 재편되었

다m 새로운 지원조치가 도 입되었는가 하면 結婚融資金과 같은 규청은 폐지

되였다. 그 러나 연방정부의 결정에 따라 結婚融資金의 상환은 1990년 12월

31일까지 자녀가 출생할 경우 면제되었다. 結婚融資金의 이자는 정확한 납

기 일에 불입되어야 할 경우, 언방예산으로부터 지불되도록 하여 계속 無利

-7-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런 연방정부는 1992년부터 1994년

까지 이자와 융자금 상환용으로 총 1억 2,400만 DM을 지원한 바 있다.

1995년부터 2998넌까지의 지원예정 액은 420만 DM이다.

- 57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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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닌 1'2월 31일 이전에 新][陣邦께에서 출생힌·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통

일조약에 비 리- t I
L 동독의 2i>패J에 

'l· 
지우1조지가 계-A )1징촐]었다. 0-외· 같

은 지R·1조지로 초기에 t.000 l]M의 출신-보조6신Gehurte%el]lilfe)과 출신후

20주간(씽동이 이싱 . l 경-7. 227긴-) 최종 )Ifr 의

� 

약 70%에 해딩'叫]-c l-j]

産-'f패7이 있었다. 이 러한 지71조치-( 이 미 l[}r넌

� 

상반기에 정지퍼었니·. 31-

A'-목이 Il·:/0-h- 위 해 제공한 세<q깨 급부인 V·:l;J·<援]·/rIlli1'2는 시.래1)1로 1卽3

VIII/-까기 - S-기되었다. 이 리한 지 J-f<- 자니-f, 건喜어부, 티-이-소의 헤 t>l] 이부

V에 따리- 조1 정되었다. A 지%f기7{-은 12게일로부너 18게귄 내지 24개원 RI

-l.:- 30게%,1까지이 다(티·아소를 
<

I
l- 

하시 旻 /니.-;. 사<1이 증명 { 3 우만 36개

월), 이 리 %1 ·지7을 위 헤 1991 1[-녀/-디 ]qq/]h'{까지 총 i]억 2,370삔· l]M이 소

A-되었니.()]'-政費)l] <2/7). 현나>) di'·:-/}J<援]'-lIlt1'i'·'l': 대신 J
/

· M'養·5費가 동장하였

l-1

3. 家}rf %援7의익 tI$進

중잉·집권직 핵가였ti"l 동·M 에시는 家庭 스 스7 피3]지<-rn 부%r이 국히 제

한적이었다. 家]jl. 및 家庭의 권익온 지 71힐· 만 
'l- 

/

/조V 新聯邦)·l·1에는 없였

[고 ['l'l·리·서 'AM'-을 
k

l
, L호한다는 ],c·本·[)[의 판%a조弔·에 부웅히.기 위히.이시는

꾄- 기%·j-의 
-

I
i· 축이 시급假니·.

3.l. if庭1援幽體의 構築

聯+l]2<3C의 4데 家庭(援崗體 (獨逸家庭 ·x援1%, 新-敎 家庭]Il]題解決. 
')[·i)·'Il

體, 獨逸키.-趾<a 家庭<V'援16」(l, 獨.%父0)14(S)의 구축을 통해, 그 리고 lg·대한

家庭%-(의 괸·린 이 익단체ti·의 지%·1을 동해, 家庭政策이 기본적으V는 家庭

/스로 의 첵 임감을 바 
· 

으로 / /A퍼 지반, 2tI-린 T'i]益1<l((體를 y헤 지우1되지

館· 으111 인·두1디.;.< 의식이 제Li/.되도록 하었다. 인빙-정부는 
" ·P)期'L

援"(Auschub.-. fiua11zieru11g)은 위헤 19이 V{부너 IS3닌까지 약 400만 DM

- 도%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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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투입했다.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聯邦家庭支援團體들의 支部는 주단위

지원단체의 구축을 위해 연락본부 및 상담본부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나아

가 1994년과 1995년에는 폭력사용의 사전예방 및 상담 원의 일환인 각종

프로젝트를 新聯邦)+1에서도 실시하기 위해 지毛자금이 마련되었다. 國際家

庭의 해를 맞아 新聯邦州와 동유럽의 家庭형편을 중점적으로 다룬 2회의

학술대회, 3회의 전문세미나 및 3회의 家庭相逢 세미나가 열렸다.

3.2. 媒鎭相談鋼의 構築

연방정부는 娘姬女性의 복잡한 사정을 해결하고 胎兒를 보호하기 위한

상담, 개인적 지원, 사회복지지원 등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해, 통일조약 제31

조 제4항 따라 新聯邦州에 재정적 지원을 하여 광범위한 娘振相談絹을

구축해 놓았다, 1992년 말까지 지원대상 娘姬相談所는 234개소였으며, 그

중 186개는 自律睡1體에 의해, 그리고 48개는 地方0治團體에 의해 설치되었

다. 연방정부는 1990년 10월부터 1992년 12원까지 (ffl巖相談의의 설치비, 인

건비, 물건비의 90%인 2,500만 DM을 지급했다. 1993년부터 媒鑛相談所에
' 

대한 지원은 各 )·l·1에 의해 계속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연방중앙상담소를 통

해 專門)%,p]의 자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태아의 보호를 위해

姬鎭相談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1993년 5월 28일 聯邦憲法裁

判所 판결에 부응하기 위함이다.

3.3. 家族과劃

1992년에 제정된 姬銀 및 家庭支援法(SEHG)은 임신중절을 방지하는 지

원조치로서 家族 
'

- 

i-劃의 측면과 性敎휴 측면을 개선하도록 하자는 법률이다.

聯邦保健敎育本部는 보건예방적 목적 및 임신으로 인한 갈둥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性敎育用 자료를 연방전역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모든

善男善女는 성교육, 피 임, 가족계획, 임신 등의 諸범題에 콴해 상담소나 의

사에게 문의할 권리를 가진다. 法定醫廉保險에 가입한 20세 미만의 젊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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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라111 의사가 처방을 내린 피입기-/-趾 ) I
L 艮旦 빌·는다.

新聯邦州에서 [0] >)<(·FE 언빙'징부의 제윈으로 3L%-된 다잉·한 싱·님-소를

동해 성공직으/iL 시 헹되고 있다(부목-t/rn핍[ Nr. 124 71-조).

으.4. i해怒相談 및 家1劍敎會 支'援

家%르12>,l;')助- 위 
'l- 

c /-<조·를 깆'A-기 위해, 2 1 리]J 더-잉·힌- 場 k:L]愛>if)IA피.

家庭敎-a'의 l
;9주 서 지위단체 치임자를 대싱·으<L 헌· 긱-종 세미나와 전분

'힉-술대최-計 
지 YA하있디·, 21- 리고 부부,家庭, 인생.jl(육상 1 W애 {사하는 A'.

l'"j人 )J을 詞 敏으군- 하는 -VII육·연수 세미니- 및 ‥1분기2라과 <l·체의 L로 리트

V 지 원하4디·. 이 기 에<·< ·홍 220민- DM가 소.요 되었다.

3.5. if庭실)니 - 各 地域別 i 庭政策 위한 重要한 支柱

연1%-정부<- 新1[繹+l]州의 긱- 지 억 ) &1 할-%·간에 있는 릴악한 사최복지 직 基

盤施1:2'를 家庭+ih'[f·)l'l<)인 것으로 하기 7]헤 자치 단제별로 시 헹]하]-'<- 家庭政策

을 ·지쑤}하3L 있다. 이 깃온 Y)[聯-I[i州에서 
"

%y機能 家1W선)티"라는 닌-전된 모

l %게V]을 2. >미한 · . 2 1- 깃-C 가 지 익 家庭'皮態에 근거헤 3된요에 띠.리. 세워졌

다.

家庭센다의 기 능은 신과 정보 제공(데회.씨쿨), 자니가 있는 지-모昔럽을

위한 省동, 家庭의 l
'

l )J救濟불 위한 정 21제공 및 진촉뢴·동, 家庭敎·F[AO動

(세미나), 니·아가 싱'이 한 세대<L C
,
f- 성 된 家庭을 위한 이가%·1벙., 톡수 대외적

짐바1'을 위한 %] 촉 중개, 긱· 지 리차원의 家庭+'i]A,l% 代辯 동이다,

冬機能 
'

x庭%]{너]--:- 이 1 11 199'2넌 가-E Anuabel-g--.13uchholz와 1hdebeul

(Sachsen·시), Neust.relitz(MeckleuBurg·-Vorpon]rneru州 에서

� 

시 힘된 비. 있

으 미 1실 ·7 
데에서 더 시 험%'J 게획이다.

- 356 -



第7章 家庭 · 은A · 女惟 - 춤少年 政策

3.fi. 獨身養育찹를 위한 線織

통독과정중 동독의 사회와 경제가 변화됨에 따라 獨身養育者의 형편 역

시 완전히 변모되었다. 통일독일의 현황은 須聯邦州內 獨身家庭으로 하여금

고도의 자립과 자체의 책임감을 요구하고 였다. 왜냐하면 과거 국가의 어마

어마한 後보과 保護에 의존하고 있던 이들이 각종 새로운 요구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新聯邦州內 獨身養育者에 있어서 변화된 상촹을 극복하

먼서 생활을 ]
1
2-려가기 위해서는 오늘날 많은 법적인 문제와 지원대책의 이

용방법에 관해서 터득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집중적인 相談과 支援이 필요하다. 그래서 聯邦家庭女性育少年部

는 
"新聯邦州內 

독신부모를 위한 상담과 만남의 장소"라는 시범계획을 지

원하고 있다. 獨身養育者룰 위한 相談組織絹을 겨냥하고 있는 이 장치는 偏

母(父) 家庭을 위한 특수상담수요와 이에 부응한 지원조치를 하자는 젓이

다. 
"

곤경에 쳐한 獨身養育女性을 위한 지원"이라는 시범계획은 新聯邦/l·1內

獨身養育女性의 특수상황과 그들 스스로의 이해를 연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프로작트의 일환으로 1993년부터 Wol gast, Desssu, Weimar에 獨身

養育女性을 위한 自力救濟 프로 젝트가 지원되고 있다. 이것은 이들의 생활

형편을 개선하기 위한 항목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함이다.

17. 가족휴양 및 가족상봉 지윈

구연방주에는 자녀가 많은 家庭, 장애자가 있는 家庭, 獨身養育者, 소득이

적은 家庭을 위한 공공 가족휴양지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다. 현재 新聯邦

d+1에서도 이에 필적하는 시설과 주관단체가 구축중이다. 지금까지 16개의

가족휴가센터가 3,150만 DM의 연방지원금을 통해 설립되었거나 정비되었

다(부록도표 Nr, 125 참조).

聯邦家庭女性%少年部는 1992년, 1993년, 1994년에 공공 家庭支援團體 밉

家庭聯습團體와 함께 상호이해심을 증진시키기 위한 東.西獨地域 家庭相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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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w'Jrn 램- 실시히.었1J. 이 리 힌- 家庭상·봉3L)221.syp. 家]%SAAOtd 겅'71 이

병온 Al:1JI]家가 7]-석 한 가1.· ,
동· 서독지 역 家庭이 {J'이 휴가를 )J.네3/-록

하는 깃이있다.

19921넌에 聯邦家]g.:v-pl·.·l-Il<31<['傷는 新聯/l;州외· 함께 처-음으로 제:·1회 
"

활)-

. l 가족-'sw-가" 聯邦競演/L'5를 게최 히·었다, 이 격인내회에서는 특히 가-Lf(이

-)깁 수 있-;.< 281기·시 신合 신),t인 꾄‥<·오1체가 A-수상을 반있'L)-. 이 버 $'f 방1/l

을 >헤 觀光業界로 하이-;'l' 너A 家庭에 쳰3하고 家]/애 알1身는 沐暇商,l,l),

을 개닌'하도록 장·리 하었다. 3최에 %:1친 이 競演-<會의 1과를 J,LIif:l 매7- 성

공직이었읍이 두f러지개 니.다니.LIt 있다.

3.8. 産母疲養制度의 構築

U91%·1무너 %)i聯邦州에서도 d701廉養 1或 1J-f-廉養의 기회가 제꽁시고 있

니·. 소-77,l 2
[
/[-게 l< 

빔 죄 괸·계가 메큐.- 어리 운 상 테에 처헤 있%-에V 
· s-구하

] (
, 1제 l)i얼J-省 위 한 ,

600계의 1잉·지·리t가 -7아-誠· 위한 3,900개의 요잉:지.

리가 있는 9게의 MAP)['기· ]l}Idli'ul:崗體에 의헤 그. 唱·동이 게시되있니·, 聯11<家

庭女性·i 少%l':部·는 IT)I V>부터 대적인 정]l;이· 개-%공사를 위해 930만 l]M

이싱-위 지원하였다. s게의 Eh9%-기- 新]1譯邦·피애 추기·히으로 계히 중이다.

家庭政策의 일환으로 ]);'깬J疲)'趣 (M f‥W養 포'힘')은 신 1리인 家庭<援을 위

한 骨요有 인부j,t시 긴강을 위한 조지7]은 -趾론이고 사최교-S-적 프로21-71

익시 내포(l 것- 로서 긱- 家庭의 양-3-상대 개신에 지 대한 기이.計 히-고 있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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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家庭과 m場生活의 竝行

L 統-當時의 狀況

統--이 되자 家庭과 職場生活의 調和라는 사안은 추가적 인 헌실문제로

대두되었다. 新聯邦)·t·1內 여성들은 家庭主婦라는 전통으로부터 전적으로 배

제되었을 뿐더 러 職場生活 추구욕도 볜함없이 높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家

庭과 職場生活의 調和를 이루는 것이 국가와 경제의 현실적인 문제이자 미

래의 과제가 되었다. 그 핵심온 職場生活에 보다 많은 유언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최보험법을 통해 보험혜택을 누리면서 家庭生活을 해치

지 않는 可變性 일자리를 마롄할 것이 중요하다. 그와 같은 일자리로는 시

간제 근무, 職場生活 복귀를 지원하는 조치 등이다.

2. 産母保護

1991년 1월 1원부터 출생한 자며에 대해 新聯邦)+1에도 産母保護法이 적

용되었다. 그 래서 1993년 12월 31일까지의 과도기간 동안 東獨勞動法의 산

모보호 관련 일부규정이 적용되였다.

또한 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T女養肯費와 육아휴가에

관한 聯邦-T-女養育費法이 적용되었다. 산모로 하여금 1년간 休職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던 구동독 규정 대신에, 이제부터 산모는 3년간 휴직할 수 있고

2년간 -f·女養育費暑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時閏制 勤務

일정시간 동안만 근무한다든가 근무시간을 자유자재로 變更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도는 그 동안 新聯邦)·l·]에서도 매 높아졌다. 따라서 2994년도 연

방정부의 시간제 근무에 대해 적극적인 조 치는 계속 추진되고 있다.

시간을 유동성있게 변경시키는 형태의 時間制 勤務와 근무시간을 탄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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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L 운-S-히--(:- 지종 링 대의 112」'·Il',j(l;l] 勤務<.:-, 이성괴. t
[]-성R이 /t 스jcL y)·vI-71-

y 있)u ) M 획-히 되어야 한다. 이 VJ 시서 가 있거니· 기-A-중 A'病을 헤이· 할

사림·이 있는. )
i
l

- 모리-면, 제한2d 시긴-동안 職1화 1活을 힐· 1빼에야 家庭과 職場

) (·'.>,<'을 v-이 j>:·'/<]'해 니-<J- Jt 있너·. 가 렇니-고 -h-연한 p],L시긴--S- 비 VI- 이싱

3-에 i]만 -:·l·한시지 식.y하지-는 깃2 아니 다. 이와 %J-은 고 셩-힝 내의 매려을

줌진시키기 위해시·l.':· 時1111<l)Il 勤務른 
' 

>- 수 있·)-:- ]고'P(의 일지.리가 핀요하디..

聯세家( 버'Il·. l ])-/J기1-'.['但는 인 s·[의 시 1)또프Li,t 버2를 통헤 위와 /J·-2 조치Ai‥

신연)q·구룰 /It함히-이 지71'히-51. 있다.

거4-/헤 볼만한 시 빈 혀으로<.:- 다V-과 간은 것을 . c 수 있나. 1) 
"

중소기

엄 체 R.!-),'. 이. 家)%·P , 閨-/11에 펀-'한 싱·fd-기 회 재공": 家]%.과 71-; (·%'l- 수 있&.<

"

,t A--히--7-"의 ]Cc/], > 
" 

이 지.외. 님'자.g, 위 %1 IA'9의 Ii,y·.問111] %)l]'%": 
· 

151-직

가 管메職에서V Il·'매1)[BI] %·)]){%가 기·A<·토록 
'y]', 

이라 간-S HIlL시 간빈4 2/과!l.

피. 시긴-제-;i-%,'-]i낵]1이 Il
'

i-l[會保險의 헤 어을 V{-][· 일자리 임본 Iq· -1하다.

4. 1識4餘기</,q 復敵1[

무잇보다 이싱+J- m . 자너 가 . 1 정연렁에 81'骨 까지 職場<][:·co을 중단 1

수 빔-에 없1.:}·A-:- 시A·은 X-&l:미. 보).' l-이 319. l[i'+·嗚/l:.'AtL 복귀 힐- 1키 宙·-F 이

려-(4-기- 징· 가 수반%·l.다·;:- 깃-皇 4 힘-P- X-해 인·고 있니.. Iq.라서 
'

f· 갓‥養·(111:]]

間으로부1 l 치- 職]촤·/.l·'.>,l>A). -:·;·이·오는 >Ii渡]0]를 i7]하도록 해 주<.:- ·집2

식인 지 원 장지가 개51-피지 %'으번 인· 
'1다.

0. i시서 il陣·Fl;家낸7'Pl-.l]i'/y<l·.i'(E-l. 이 싱 의 職場 ·
-

. >,5' 복5러를 Ar- ]히·)Il 하는

시11>j 히-皇- 지 YA히·고 있니-. 職場리·-.>,i;'로 - %]- )하리 ·>-/ 여싱, <·1직중인 이 성이

한시적인 t :ai - 9-계약-乳 제v·1하C·( A-h'l 수 있//록 r..X-}-[ 게 오 리211데이신

예 />>"鉅되<. MI(II/J·M-8- 지-l·:-헤 주고 3
/

'
. 기챕· 부이하고 있디·.

이 외에 聯·11]家庭 2TI-:,l」'-少<)-'.師는 lG95닌 7필부더 職場/]·-.>,o 복기 희 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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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지침서를 대대적으로 배포하면서, 소중한 도우미 겸 길잡이의 역할

도 하고 있다.

5. 競演大會: 
'

家庭과 친근한 企業'

家庭과 職場生活의 調/[]라는 문제는 法規定을 통해 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1 따라서 家庭과 職場1活의 보다 이상적인 鬪/[]라는 사안

은 경제계, 특히 각 기업체가 다루어야 할 영 역이 아널 수 없다.

1993년초에 공모한 
"

家庭과 친근한 企業"이라는 第1次 聯최(競演大會에 대

해 新聯邦州가 보여준 대대적인 공감대 형성은 吾, - 지금과 같이 경제상태

가 어 려운 때일지라도 - 기업체가 戰場1活을 家庭과 친근하게 꾸려나갈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젓이다. 競演大會에 참가했던 기

업체들은 근로시간을 J)1變的으로 운용하는 일자리를 비롯하여 時間制 勤務

를 거의 자명한 사실로 받아 들였다. 또한 다수의 競演大會 창가자들은 法

定 T女養育休暇와 무관한, 직장에 의한 -조女養育休暇, 
職場生活로 복귀하

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한 기회제공, T女養育時 지원 등과 같은 사안을

기괸사항으로 받아들였다. 次期 競演大會는 1996넌도에 실시하기로 확정해

놓았다,

6. 認兒制度

新聯邦州에는 A兒分野에 관한 한 家庭과 직장이 調和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이 매우 좋다. 원칙적으로 어린이들各 하루 종일 旣兒施設에 맡겨 놓을

수 있으며 부모가 원하는 경우, 반나절만 맡길 수도 있다. 4개의 聯邦/·l·1의

경우, 幼稚園을 다닐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명기되어 있어 어린이 數보

다 유치원 자리를 줄억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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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經濟的 . 城1c會(t(J 變化속의 女性

1. 統----以1%1의 狀況

3'L동%i-시절 이싱의 지위<.:t -
'

/서독·지 띄 이성 의 지위와 핀·이하게 달臧-다.

이성의 職場/(C>,c·은 사최<의 이 데올AL기에 의해 요-/되거니· 일종의 빕를로

3i·정되다시 피 
'穀다.

1989넌 %백[기. 추징한 비.에 띠.y3-1/l 15세부니 60세에 이1-d-는 동A·;- 이성의

취업율-F 익· 85%, 었7.미 진체 l tv자에 데한 이성 의 비- / 은 48, %었다,

C.t VI괴. 家庭問題로 장기간 휴직하는 깅드.·가 없이서 職場 l<.>l-o이 기의 L

준하게 계속될 at 였었토( 깃이 · . 구동독시절 이성의 3분의 1 징도만이 時

問制 勤$o]] 종사힌· 수 있있너-. 이 때분에 ·
'

/동-<여싱의 펑 ]·:f 연급% 입기간

·은 C
,
L 시<]- 여성의 연금닐7]기간Jet디· . /었다.

3세 미%Il· 어 린이 의 56%에)Il l

' :'
[L/兒>>i[기- 미- l, 되어 있었으며 심 지어 M稚園

의 깅우, 공급율은 113%且서 2괴·꽁급상태였다, -곡1;Il'학셍의 
80%와 어머니

가 l[l'ty場<1개mI'i 하는 V-는 어 VI이가 保肯院에 다녔디..

1986<)부터 모-:2· 어미 니에 네헤 肯1/d養-/f]G데.l>에 대한 지-닐-조치기. 실시 되

있디·. 1환에 긷린 어 린이는 ·1간 최 징 13주71- 잡에서 焉)IA'治廉를 믿·을 수

였었니·. 이 깅 - A'鉛·%養古' /%외- j I M 이상의 지·니.흥 둔 父1Jl- 실림절-甘의 0

내지 90%끼-겨 w-았다. L.i- 리<)( $V-J養/i' 이1[l 니에 대헤서는 기叫 븍1펄v-정

에 의한 헤테이 있었디..

C
l
l y독시 질 家庭과 職場1Ah{l·의 진정한 TI 베기-농성이 린· 단지 띨닛 에외

싱·촹'하에서 만 기·능健디·. · 7아의 l

- l'L兒]])i' 泰(肯에 데한 제고니· %7(院에 수 -

도1 아이1% 데한 지니·친 부담이 공기1적 인 논의데상으且서 비핀·된 쟉은 似

었다.

- - 562 -



第7章 家庭 · 老人 - 女性 · 靑少年 政策

구동독 여성들 역시 구서독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家庭生活과 職場生活이

라는 2重 負擔을 안고 있었다. 남자 역시 법률상 동반자로서 家庭生活의 업

무를 분담토록 되어 있였으나 家庭生活의 대부분은 여성들에게 맡거掠다.

남녀의 역할 변화라든가 대등한 업무분담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가 있어 본

적 이 없다.

왜냐하면 여성의 職場·生活과 더불어 女性解放이 실현되었다고 인식되었

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맏 내용은 달랐다. 구동독 여성들은 구서독 여성들과

비교할 때 中級 指導層에 더 많이 진출하고 있었지 
-g가, 

정당, 사최, 경

제계, 학계 등의 頂上級 地位에는 구서독과 마찬가지로 많이 진출하지 못했

다.

1989년까지 동독이 유일하게 
-p-가 

으로 인정한 女性[樹體인 獨逸民主女

性同盟(DED)은 구동독 공산당의 공식노선을 대볜하면서 여성들에게 사회

주의적 의식을 전달하는 임무를 갖고 있었다. 獨逸民초女性1비盟은 男女·平等

문제나 사회정책적 문제점에 관한 비판적 논의의 광장을 마련한 적 이 없었

다.

1989년 대변혁과 더불어 男女平等에 관한 정책에는 새로운 동기가 부여

되었다. 통일조약 제31조는 입법권자로 하여금 男女平等에 관한 法律制定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義務/b해 놓았다. 연방정부는 1991년 이래

新聯邦州의 女性政策에 비중을 두어 왔다. 이러한 사실은 1991년부터 1995

년까지 여성정책 관련 여]산이 L500만 DM에서 2,500만 DM으로 인상, 2/3

가 증액되었다는 점을 통해 확연히 나타난다.

新聯邦州에서의 毛제적 · 사회적 구조전환에 따라 여성들은 심한 영향을

받고 있다. 오늘날 新聯邦/l·l 여성의 약 3분의 2가 失職者이다. 여성들에게

는 職場1活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였기 때문에 그들에

게 失職이란 매우 감내하기 힘든 일이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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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러한 yJ·진상 로 추 한)/:1으.I·'>- dc %-시장정 책직 지원대 첵은 어성 특

-i의 T]징·과 
·1게되어야 히-미, 다론 힌·y:]으2 이성정책직인 조치가 더욱 강

너하게 추진피어야 헌-다. 왜니<하11} 이)f.록 어 리운 과도기에 있는 여성吾을

지윈해 /(이야 하기 분이다.

그 레시 1벙'정부는 &()終 - Pl 여싱-S- 위 
'{· 

다음파 간은 l-s·안을 게속 추진

하5t 있디-.

. 이성를로 히·이급 I
x
)/화핀 조 <1하에 적응省' 수 있)/,록 苟요한 징보를

제·:&l-한다.

- 여성<3/로 하0.1 금 3,-.A'-시징-에서 j,<c}· 니·은 >u哉<II<j出 ·
. 이 미·린되-도록

지윈해 준다w

. . . 이성 2로 하이6[f M'Fl·.崗體骨 통한 權7,%'度]]-t이 1 11能하도록 헤 준니-,

W 女勿1:의 職場7活

힌제 이싱의 님[t'i[;·f·<·욘 남성보니. 거의 2>IIi니. 된다. [. l. 이-H-<.< 
-

'

1
1 동> 시전

이성吾은 데부분 <i·:l)(: y 분이·에 ·/·무하고 있었는데. 대변혁 이호 이 분야의

생t가능싱이 회빅-헤졌기 때문이니.. 즉, A'l-S-. 의1·r신·입, 시풉가공71과 기호

품신71, 하힉-꽁f], 깅 공(y'l, ·
'

&· j V 이 /]- 것이 니-. 게디·가 이성 
->- 

내부분은 IL

L 의 자질이 요</-되지 열.'은 리 징-에서 -;-]-A,L 캤기 1111분애, 오<가.l· 긴·급%'l. 겅 제

적 ·
'

/-조변최. 과징 에서 이· (- L11다수기- 메우 -닐 리한 싱·考애 처히.게 되있니..

$싱-가싱'<51-<- 여성 %:--의 XIIi'&1011出은 t

k-]'싱 들보니- 훤씬 71미 세 로운 직 
'싱은

·

'

/·하기 힘+[-다-는 사실이1J. 션 ·!-조시.애 미·j(V] 新聯+l(州 이성의 53]A 은

빈함없이 &·t니·. 개인의 기·게기· 4 제 직 인 이-8-는 불론 개인리인 %-기 떼11'l-

리-V <-]-싱 -미. 이성의 職·暢/]·'.'[,r {j·이- 이 Y<]께·.하게 되0-]이· 헌- 깃/>-로 기 내히-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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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정이 열악한 바로 이 순간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993년 연방정부는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마롄에

모두가 노 럭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

新聯체l·l·l 여성의 職場生活"

이라는 총력전을 개시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이와 같은 총력전은 주정부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이젓은 新聯邦州內 여성들의 일자

리 창출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모색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21 勞動市場만策夢) 揚置

여성들의 職場生活 復歸를 험 닿는대로 돕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노동시

장정책적 장치가 완전 가동되어야 한다. 여성들의 失職에 대한 조치를 규정

한 1993년 발효 고 용촉진법(AFG) 제2조 5항은 곧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적

절한 규정이다. 1993/94년과 비교할 때 고용창출조치(ABM)의 여성점유율

은 48.1%에서 60.2%로 증가하여 12%(1/4) 이상이나 높아졌다. 고 용촉창출

조치로 지원되는 연수교육과 직업전환교육 분야 역시 간헐적 인 침제현상과

퇴조현상이 극복된 다음, 1994년 중반부터 다시금 만족스런 상태로 되였다.

'

1994년에 약 174,700명의 여성들이 연수교육, 적업전촨교육, 오리 엔테이션

등과 같은 조 치의 곽정을 曾았다. 1995년 5월 헌재 여성의 참가율은 64,8%

로서 여성실업율(63.4%)보다 높다, 貞獨地域 고용촉진규정(AFG 제249h조)

의 경우 여성들은 주로 사회복지근무직(여성비율 80.3%)과 靑少1支援(여

성비율 약 60%) 등과 같은 분야로 쏠리고 있다. 同 規定에 의한 여서의 참

가율이 1995넌 5월 현재 약 38% 밖에 안되는 이유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

로 지원되논 환경정화부문에 근로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부문 역

시 지 역간의 차이는 매우 크다.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바로 朗聯邦/+1의 女性 畏期失職者논 매우 番

은데,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

장기실직자를

위한 求職活動"이라는 연방정부 특별프로그램의 연장조치는 특별히 여성들

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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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l·.lW-](金0<S];')를 7해 W·-2 A·자된 최]I :15억 DM 
-]-e;l-의 -1빙-311로

C t &l)]인 
ti

/J·'(;..phls"A.< 이 셩의 /,-wt시 장 진&名 q !--i<키A로 개선히.기 위' )-

조치이다, 이 프로w그 램은 Al- - A 1빔에 띠·리· h-히 여성들에계 보디- 닐은 기

최暑 y고지. 하<2 ]c 동시장4 %11적 지 원조치피· 오!계되는 기-운데 d,·%L시장'징

311직 장치돌을 강촤시키 /니-.

聯11(家庭 / [: , ]]
< 少%l·'.>'(l(에 의 >'{- 시 1%h 계 인 

"

3)지·리 마린의 세 로운 <J"의

l%1쁘 고 추 1되고 있-:.< 시 징-중심 5 m t , t 시 · 지 의개8fE c()l·게지·들의 71·어, 대

최., 지.체기 -
'

/- ·능.의 헝 대아 :
i
!l-린되어 있디·, 이에 호- - 하고 있-)-c iE聯邦州1')%l

3<l%1 세(에서 
-

'

A
l- -W-체직 인·-'L과 ·

'시익 
깅 세 )/l'이 통힙'쟉.23,t :i력 · W'히-는 가

E 메, 긱·각· 50밍 내지 70녕 싱딤'의 1錮家[1111)J%tiM괴- -Et괸·헌- 일지리기· 미 린

피도록 히.고 있디·. 그 A·A'L는 이 리 힌/ 시 ;/IPL로젝1L趾 동헤 시헹된 3L조가

다·F 지 익에시V 적-1가능싱 이 있는지 판단하는 깃이다,

그 러나 오{:(%d- 新聯·+l(州 이성 중 %] J'j 디 많은 이성吾이 創業活動을 %-l

개하고 있니-, 연ls‥정부가 7징'한 1 11·에 따j.L먼 지금까지 7뱄),000%J에 두1-하는

기71신실 중 이성이 dO - 35%든· 차지하는 것으V 되어 있다. 인빙'정무는

企業奪(i·%'의 징 - 대대적인 지원7치 ( l
'

I C,資/E)[%R %}愛프旦그-램, EltP79

z)우1프료.-:/-%l], 저%부7는1,L조급, 상'<l'지 1 V)를 취하고 있다, 이를 통헤 과

, t기 동 < 新]醉邦)·l·1의 創業>,<'Ad을 -<1% 'l· 
조긴으로 지윈히·2il 있니·.

팡.그. Til 衡權1會 녕laIV

힌 )적으로 사최 1체에 걷치 - ( 심한 ]/{촤가 :1어났기 떼문에 g히 이성

과 11-%1된 징%t히· 상 딤 -E 서-잇보나도 긴-o' 힌· 사인-이 아닐 수 飢니·. L( 레시

聯邦家庭6'미:-IT>'少%l'.部는 新聯邦州에 있는 .]제·M('.l'談}yI">f 지우:l, 여성吾을 위

해 집중시으-LL 인'내인'동을 l 1이-'il 있다. 이 리한 +l-(l·'庚]W는 이동할 수 있도A

되어있어 니 시에서/근 상0이 진'dAIS{ 수 있니·, +l.Id%Il)i'는 에%·1대 ( 됨-칭, 핑

셍]l(A-기%/l·, 상공회, 지지·10·체 Id'니[il- 
- 펑등 ·

-1담괸· 
2과 같은 각 지 역 괸-

기괸-과 %·;조하CE 있다 이 러 한 빙-II]을 昏해 긱' 지억구조를 A>·]할 It))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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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특유의 권익이 모든 분야에 걸쳐 적절하게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이 조

치는 주정부의 치밀한 안내·상담망을 통해 보완되고 있다.

3. 老後手當

서독지역의 年 탸權이 斜聯邦州에 移鑛된 후 오늘날 많은 어성들이 구동

독시절에는 없었던 給付請求를 갖게 되었다. 그 래서 )992년에 약 150,000명

의 未亡)L들이 처음으로 未느/,年金을 받았다. 이후 780,000명의 未亡人

들이 매달 평균 약 270 DM의 연금을 받았다m 연금제도가 통일된 이 래 新

聯邦/l·1에도 - 떨몇 특별규정에 의해 - 育兒와 家事保護를 위 한 서독지 역의

급부청구가 적용되고 있다,

新聯邦州 여성들의 쑤均 可處分 保險年金은 1995년 1월 1일 헌재 월

1,033 DM인데 이것은 1990년 6월 30일과 비교할 때 거의 2.5배가 상승한

것이다(구연방주와 비교해 보면 서독지역 여성의 보험연금은 보통 짧은 職

場生活 때문에 793 DM임). 동독지역 여성의 平均年金은 1995년 1월 1일

현재 남성의 그것(1,632 DM)보다 약 600 DM 정도 낮다. 그것은 新聯邦께

의 女性 또한 남성과 비교해 볼 때 짧은 근무연한과 낮은 소득을 갖고 있

어 그에 상응한 낮은 연금을 받고 였는 데 근거한다.

4. 社會속의 女性

4.l 女性團體의 構築

新聯邦州에서 사회변화의 핵심은 多元[-)-:義[yJ 社會構造가 형성되었다는

점 이다. 이에 따라 동서독이 통일된 이 래 이익대변을 위해 新聯邦께에 女性

團繼가 신속하게 구축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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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1 1혁 이후 新聯·11다1·1에서·;< 각·骨 처/l:111/1體 l% 이성운동이 1이났는데

이깃들뇨. 제1치-키으j/ 지의 직인 것이었다. l:1朝體·運動의 헥심은 ]
i
L 엇보

다도 우선 이성o]i 1요한 인V주의 적 시 1, )1활지원, 시.최-3-·지적 ·지 원 X

을 중게하1:- 이 %l)·, 또한 이심의 이의 정치적 으로 대VI히--(--< 것이었디..

" 

新聯邦 이))][배體.c·u動의 +Ill;築괴- i)F進"이 리·는 인빵징부의 프<LL1 램을 동해

l%]/92<·l l 
,
200만 l]M에 t츈하는 의미 있는 최2'표의 ·지 y.1조치가 추)헤2다,

새j,t 초기- 공LIl叫게 121·j-LI< </-서-<·-'f (Fl·:i엽僞1외·의 
'v 

a各 강최·叫기

위하이 聯11(家庭9'1/l: l-f['V3F.s-l(-:.:- h i-인이싱취의최 가 주뷘-하·)<- 긱· 新聯·+5州와

1베-趾린 소 제 
"

이 l:幽節. 構築 聯絡-·l;'v前]])("에 19920부터 1995년까지 총

840민- l)M섭· 지71壺니·. 그-동언- 1러 聯絡‥1·i'.務])i'&.:- 대 성공리에 - - 임무를 )'C

f하었다.

지18'자지 %/ (·체 9) /W' TA·-]]t.務]4리.:· $·][聯·/l;州에서 3히 빠2.-t < p-축되있다.

힌제 3·-l-는 주는 카 시빵지-치난%l> 憲1'>]율 동句 넙'녀인-'p·가 IO,000밍 이상인

1J-위]·1·니- C i·녀;l] I)-]'V'Zl녁 擔當'l:i'-3- 누/L록 하는 5:f징본 t9기해 놓公다, 이

-]-f정은 
. )'

,
)- - >/-려 으로 [(]()Old 571에 제 징 dd 상·J·;-의 地)J' C( 게-q+I/1體 :·A'<J'->:.吳- 긴.

로 히·211 있니-. 197)h) 이 레 익) 550게소.의 - l)1 2'-T,等 ]l:A%>&기. 소1치되었At%7]1

이吾 x-해 VI혀에 1 한 여성괴. 家庭의 부남을 h:1이주1.- 네 막-대 
'l· 

기이骨

하고 있니-.

d91 <·-1.부너 %聯11]께에서// 이성정보센니.가 매-F T 성괴.-譜- 거1,L고 있는

01] 1995V-l 말까지 -V y·l{니‥l-< 최고 250게에 이를 것이1J,

TI.2. ' F'性保1腰斯'의 ,

'

R' A:

c /동독에서<.:- 
" 

이%에 내'한 폭릭 
'Q사"리.는 

주제가 i:r기사항이었다. 1990

t
/ l))L 이 싱:마 어 린 이 >i· 위 한 m t ,L 휘-S- <-t기괴· 싱-남에 C(%- 

'{· 
/닐·은 - Id 직 임이

자·名 직으V )어났니-. 1991 %-l 인,l%'정부는 120만 DM에 딜'히·는 J10%iM 諒으

>,L 新聯-/l)·]·l·1에 /]6개011 81하는 
-치2i-:保,酸'미 

지 어성)L%용 주여 신림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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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였다. 현재 여성보호 관련 공급상태는 구서독주보다 심지어 양호한 편

이다. 약 9毛개의 女性保護斯' 중 1/3 이상이 新聯邦)+117%]에 있다.

fy 男女平等問題

통일과 더불어 男女平等政策 역시 여러가지 중요한 기능을 갖게 되었다.

즉 남녀시민들은 생활패턴과 경험이 상이함에도 볼구하고 공통된 기반 위

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T等政策의 가본원칙은 新聯邦州 여성의 특수상촹을 배려해야 함

은 물론, 新聯邦)·l·1의 생활환경여건 구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수한 우선

권올 부여함에 있다,

- 직업·취업 생촬에 있어서 機會地等保障과 V{캐d]益 縮小

- 家庭과 職業間(실제로는 남성과 여성간)의 調和를 위한 조건의 개선
I

- 家庭과 敎育에 필요한 活動의 대대적 인 認定

-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여성의 對等한 참여

여성을 제외하고 우리사회의 자원을 분배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

는 일이다, 따라서 女'性政策은 새로운 구조형성과정에서 확고부동한 한부분

이어야 한다. 그 것은 새로운 일자리의 마련,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성, 독일경

제의 경쟁력 제고, 생태학적 기초의 보장 등의 문제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여성의 평등을 관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개선하

는 일이다, 그 래서 1994년중 다음과 같은 2가지 의미있는 성과가 일어났다.

1994년 11월 효력을 발한 基本法 제3조 2항의 폭女平等條項의 보완을 통

해, 폿女平等을 지금보다 더욱 강력히 실제적으로 관철해야 하는 국가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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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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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
L 가 더욱 平럿하·게 되었다.

d94닌 9원 1인부니 !s·:i한 언12·의 第2/y B)A'IX‥[)C을 y헤 이성에 대

한 지윈, 인빙·기관 -;긱,[시 家난/.l·-.'[,r;과 職場 ·
-

.

'[io의 
,閨111를 위한 중대)'l· 진조1

이 띠.랐다. {Id)<企業體에 근무히-<:· 이 성1·r.. ·l'1)11과 끼.進1내'. 차벌을 반지 입·'

V 록 하<.:- 깅·리 
- 

l- i)21'[y·) fy,護를 반게 되 있다. 낸면· 이니라 91'9기<等·[)5은 개

인기업체 -;/-lit외. -W 식근)iL를 불분하고 /P-E· -; 
!·로자省·이 직장에서 ·121:l'6 戱

j[';을 당하·d 못하V복 保1·渡해 주 , 인IS'기괸- h ]-3[L는 -2-론 
인방치·71 서 엉

%!력을 행사할 수 있{- 영의 의 ,l)」'f 職 勤務뻬 넘-니가 對1:·하게 대71)i브L록

히·2J 있니-. )j 7'T%·[)<F 사최 정 첵 직으로 신 
·l·지를 

게칙하]-t 것이미 인기

((1에V 家](jit>,fl'과 職場)B活간의 니욱 이 상적인 調+11가 일어 니·//-s 하는

피-if立과普 가지 A 깃이다.

IV. 
--쓴-)도政策

1. 統- 
- 以前의 狀況

오놀Id' y l>-일에는 70세 이상되 ]-.:- 사림-3 이 약 850만Ab이나 된디.. 21

I 거의 700만187 31·서%l-·지익에, 약 150만밍은 -
'

1
1 동독지 한1에 소1·고 있으미

70세 이상되는 시 VI-의 약 dAf의 2는 이성이다.

제2자 세게 네 진이 骨났1<·l If)/15VI, 오둘0 70세인 사리-과 80세인 시.y>-은

/i 낭'시 긱'각' 20세와 30세있다. 오놀Id' 이V록 ,3]動에 집이C· 이 사7]%은

-2-통의 윤.엉을 흐)고하고 있다. A 그 3--0 ,
l
」

"
· 

<y·vl-'. 시질에 나치스 독제차 제2

차 세계대진유· 71어이· 循다,

CI 러니. J샘이 骨나자· 이 러한 歷%['0 il命꾀·IS]體·는 분리되었다. 舊1)q獨地

城에서는 이리운 이긴이지12.l- 대내적인 채긴에 허·수, 안정된 V]
, 77의 :- 

<
I
t

축히.<il 부지 린 히 일히·여 푼요와 사최 정 의가 a-싱되었다. 이 깃이 -C 오들1J

- 

V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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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독일을 부흥케 하는 훌륭한 기초이다. 그러나 戰後 舊東獨地域의 발전

상태는 다른 양태로 나타났다, 물론 독일의 다른 한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

역시 부지런히 일해야만 했다. 그들 역시 戰後에 눈부신 발전올 이룩하였

다, 그 러나 그들은 정치체제와 사회주의 통제경제의 성공을 위해 동원되였

다. 오늘의 노인들은 1945년 전쟁이 끝난 구동독지 역에서 소련의 점령상태

를 견뎌내야만 했다. 그 들은 소련에게 戰爭請償金을 지불해야 했고 40년 동

안이나 社會[主표라는 새로운 獨裁를 참고 견더야만 兎다. 즉 그들은 그 어

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참고 견디지 않을 수 엾었다.

구동독시절 노인들을 위한 미사여구가 없을 리가 없었다. 공식적인 정치

표현을 통해 
"

退役勞動者들에게 각별한 주의를"이라는 구호가 끊임없이 강

조 되였다. 이는 吾 勤勞者와 育少年의 父母와 祖父以에게 感謝하고 그 들을

認定하는 表現이었다. 貞獨憲法에도 노후에 대한 사회보장이 명문화되어 있

었다. 즉 노 인들은 보다 많은 물질적, 사회적, 문화적 혜택과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헌법규범과 실제 간에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었다. 사실상 동독의 노인들은 생산과정으로부터 배제된 후에는 동독사회

에서 가장 천대받는 잡단으로 전락하였다.

이 러한 사실은 구동독 공산정권이 남겨놓은 看病保護 對象者나 障碑者를

위한 養老院의 劣惡한, 간혹 非/g,道[FJ인 狀態를 통해 L-1무나 처절하게 드러

나고 있다.

게다가 老)%,과 看痛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구동독의 웅급지원 조

치 역시 기대치에 못미치는 것이였으며, 구체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태였다.

시민들은 주어진 공급상태만을 받아들옜을 뿐이지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

지가 鼓었다. 여러가지 개인적 요구사항은 거의 무시되다시피 했다. 사회복

지적 서비스와 의료서비스의 내용과 규모는 국가가 정해 놓은 기준치에 부

하여 정해掠다. 법률규정상 서비스의 임무가 정연하게 규정화되어 있었으

- 5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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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조직파 제우{조달이 파정되어 았었디·. 이 것은 모는 0'政地[W에 획인적으

)J't 작정-兎으므로 이骨 초월하여 어디- 서11]스 공<[f읠 게반省· 민·한 이지는

거의 없있니·.

t'l (d+l'1j2인 )'[Eli1)l:崗體는 VI-지 디이-코니외. y).리타스 동이 아주 제한직으로,

2:(니.마 완전히 -iR 퇴의 지t믿에서 ],<인들舍 위헌· 頃憤 시선을 운-2-해 온

것 외에<- 없었디-.

-/농-<의 명목상 사회-J·d정 책과 님骨-]i·징은 기대치를 반엉한 깃이 있으

니. 71 청난 실!-s·갑과 불만4%-펼. 가·저兎·다. C /. 이유는 需要에 대헤 기데회는

져 원이 따<-'!.지 않 ] 나 骨-秒]/.하11] 지우1도]거나, 징-기간 대기후 부)P·직으3(L

지원되기 떼]5이있다.

<s.인<L·l) /l] 적싱한 L L
- 거·S31-이 미.린기이 있지 않았음은 -M-s, 건骨피.손

상태가 %d-이 간51-6 신 햄다. 다가 설비-t/ 제대로 깃'추어지 있지 일·'았디..

],·인들에 게 그. )j<록 - :LtL)l· 1회-J Io·지 1칫 1첫 인· 되 </ 시·람</各 기%1 fit·LE

Il(l&置 내시 od]끼-l'l%J 시.인-j 뿐이있다.

U71넌- 터 진-헹된 주백신 3L- 느 1- 램에V 불-%L하고 平럿한 진전이 입있

디.. i 프때--11 램에 의헤 건선된 
'

d,--인b을 위한 c/텍' 리시 %l·'.金受엄1者의

1.6% 정V.ol] 게민· - 7리 
'l· 

조/J 으로 -
'

4if 되있合 替이피, CI 니·l·l· /
I
T 서-P 7준

에]< 苟쎈 y 미 치 ]. 깃이었c}-. <j- 
'

<1과 ),·-인R온 %j은이들보다 훨/띤 A}카한

주이결Y]상대애 처' 있있디.. <,--인- 이 기기하던 약 45만게의 주1씨의 
'P(은

매7 
l//·g(領디- (7네네 최·졍·<l, - - - 1 , 시·겨실 농이 HI있음).

2. 老)&,'-&援體制 構築

이미 19901J J반기에 d,--인.을 위한 요잉시 I t 1의 재%0작 ] 이 <비되었데,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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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조약 제32조에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에 필요한 자율적 사회복지 담당

자의 특수한 역할이 확정되어 있으며, 이로써 노인지원 분야에서도 聯邦主

義의 構造를 위한 기초가 마롄되었다. 自律的 社會福趾團體 聯合會가 이러

한 임무를 맡아 新聯邦)+1의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지원과 관련된

각종 사회복지 사업과 시설의 運營/권:體가 되었다.

新聯邦께를 위한 긴급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自律公益 運營團體에 의

한 사회복지시설의 구축이 수월하게 되었다. 응급체제(at11hulant S ys tem)의

구조개편을 위해 총 3,200만 DM이 마련되었다.

구동독 시절에는 선택의 여지었이 국가의 서비스 프로그램만이 있었기

때문에 自力救濟는 제한적 일 수 밖에 웠였다. 養·老院에 있는 노인들은 n力

으로 살고있는 노 안들보다 그나마 재졍형편이 나았다, 養老院의 주거조건

및 생활조건에 있어서도 개인의 소망이나 기대보다는 共同體昏 우선시했다.

특히, 명예직 근무룰 촬성화하고, 노인지원에 참여하는 단체들의 自力救

m 濟的 이니셔티브를 奬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에 콴한 한, 여러가지 운

명론적 경향이나 회의적 자세가 극복되어야 한다. 사회의 價値評價를 통해

참여의셕을 고조시키고 이를 지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정한 주거상태는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이 자기판단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이자 응급서비스를 받을 수 였는 조건이므로, 住宅問題를 新聯

邦)·pl의 노인지원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과제는 그 모 에 있어서 구서독지 역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이다.

3. 緊急支援

연방정부는 내독간 경 계선이 개방된 직후 保護와 看病을 필요로 하는 사

람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조치에 착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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養'A院가 /018養 51)'[[에는 소.J/-품, s히 新聯·岸州에서는 7'1혀 J,l-j·i는 최신

의 간호-9- J,t조재 ]< 기술장111, 운잉 니품 -k이 全$l[·循다, 수리 또는 시 설정

비의 필요성은 고 리된 미· 조차 입있다, 긴-a-은 심 긱-힐' 정도로 ty상피있다�.

주1물의 기뵨< 조가 수11 년간 부식되이서, 오늡날 게축 또는 보수한 수)L 似

게 되였니·. 게디-가 1989닌 이름合 기헤 Id/'셍하기 시쟉 1 利99'-박]Il]'f%:員의 i/M'

獨移<·Ii로 밀'미R]·아 矣-F;院 거7자에 데 
'l· 

서 비5가 위급한 싱·테에 치하게

되었디·.

인방징부<:- 이 러한 힌실에 It]:[(]]하이 K·人關聯/ii設 dt援見록 하는 긴3]j·

지원프 2)- R>]울 수7]하었c)·. 3% Kib"l'!,에 괸·한 한 3/rn든 시설에 대해 동x-히.고

동시에 각 상촹에 빚'게 개신하는 깃이 그 1흑L)l[었디-.

동독지 역에 있4<- IS'1'/: 및 敎會所屬 養 
· 

[bi·:과 y·c]l%'廉養院·완 1SOVI과

1991년에 걷치 대소1<9을 못가리는 養.x院 va,I>-封를 위 한 긴·벵보4제, 창상

에 띠·L'(는 외-빙 치%·L 에1%' 를 l.Il-旻하이 휠체이, 승강'장치, 벵임용 71싱· 등

읍 빌·았다. 분배는 獨逸/)l] l-'-7t)l():骨 동헤 이j>L어<길다,

계속된 지원%로<'l-램의 )휘·으로 2깅·통띠-개외· )Igl-자르는 기게에서j(터 자

동싣깆이 · 세다기에 이%,t기까지 살림V구도 미- 1되었다,

또 디·른 긴61지일을 통 공61 부족헌1싱·을 해소한 수 있었으니, 養老院

A<居하는 看]IX{'·f象者吾의 상췽·도 개1'1되었고, 종사자들의 0무이긴도 수윌

헤졌다. 인방정부는 이 러한 조치를 위句 총 1 억 5,200만 DM을 사용慷다,

4. 養老院과 養老區7ik

통A-딩·시 
-

l

'

c 동독의 養-F:院과 A'M養-%院의 약 卽%에 딩·하는 자리는 모

누 ) (기.의 주함1·하에 있었다. 호1제 국가의 ,
j
고(-J'率은 단지 23.4%일 뿐이다.

그 릴지Ty· 운엉7,1자의 사-8-촤 및 지·율%-익 난체로의 移轉은 아직 왼·IL되지

- V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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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상태이다.

養老院에는 아직도 신체적 · 정신적으로 장애자인 절은 사람들이 삳고 있

는데, 오늘날 그 들의 조건에 알맞는 주거지가 신속하게 마련되어약 할 젓이

다.

新聯최]州에 있는 대부분 養·A-院과 盾荊養-老·院의 수준은 매우 낮으며 일

부의 경우 구제불능상태에 처해 있다. 엄청난 건물의 손상, 每 戶室마다 초

과수용상태, 일부 열악한 위생사정들이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독일노인

지원재단이 실시한 심층분석에 따르면 養老院이 헌재 뵤유하고 있는 85,000

개의 자리는 폐쇄조치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1992년말에 개최된 각주 노

동.사회부장관회의는 약 40%에 달하는 新聯邦州內 養老-院 및 看刺養老院

이 철거대상이며 조속히 신축건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 당시

약 30%는 정비대상이고 20%는 중기 적 수리대상이며 오로지 10X만이 그나

마 기본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거의 모든 시설이 養老院 最니·建物規定에 부적격하며, 단지 일부만이 이

규정에 부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통일조약과 관계되는 養老院 最小建物規

定 제30조에 따른 젓으로서 평준화되려면 통상 10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이미 긴급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自律福趾事菜團體들은 긴급한 수리조

치 및 현대화 조치를 위해 3,000만 DM을 활용하였다. 또한 약 2억 5천만

DM이 1991년도 지방자치단체 투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新聯초1아1·1에 있는

노인지원 관런시설 약 1,400개의 정비와 현대촤를 위해 투입되었1 看病養

-老院 
역시 1993년도 지방자치단체 투자촬동의 중점지원대상으로 총 15억

DM을 지원받압다m

養老院과 看病養老院의 열악한 상태, 그리고 생활수준의 조속한 평준화의

필요성을 근거로 연방정부와 新聯邦)+l 노인정책당당 장관들은 1991년 9월

11일과 1992년 4월 13알 Magdeburg에서 회의를 개최한 후, 긴급지원조치

- 3L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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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조1인 이[>-o]l/,:w 養 Kl;)'[·:의 1. -V먼-조 A- 7가시/b,j,L 개1-1하기 위한 꺼j,t

2 1. 램이 펀w9.하니-는 l))l 합의하있다.

應急養 E:))il>l]·攸괴· 시b'l-:養.K-施,>V'의 게히지-·]C-A 위하여 聯邦家庭/J

師의 제정기인하에 3인<,·인지우{제단데에 ]·i.1叔>>'기. 신치됴]었다. +Ii談]A·는

긴축게피· , 
-h-·<·)- 

싱 잉, 긴-호조리, 시 JVa-잉 ( 에 h
%{·'한 힌·시리 兮1J과 긴·-C

거 . 지우[조치롤 즉석에서 1 11-<,l, 헤 //-었다, 이 리 한 싱·남을 t헤 게判이 질·봇

/진시 ·l-:· 깃 . s/ I)>'을 수. 있았1/>-,

V - 2-6}-출조치(AlAM)이· v I·19%원의 L:l]데 직 인 개&{ X-을 통해 ·A K;IL'l·:에 L].

3
,

'
-

'하1:· 
인 (/Ci 이 M:l'h)Y-로 3어났다. m]·t-h·-A'.if{ .

' 

1수w'l'lt.3-에 의헤 ·
'

34/식언

](盤體制기· 
-

'

I
i- 

A· A길 의-충피었A미 
'

f(l'0 71 71·이 개선되었다.

'%/聯11디·1에서 
누사에 네)'l· 추기--f srn제y. 읍

� 

조 l-히.기 위 하이 V-]-]IR'保險各

생 한 5수 l- 3]L성이 -v-섹되c있다. ·1 [ ii--g- 위 
' 

{· 
-;:f서 

비스, .
l
[
L 분il il서비

스 및 9 윈시 니스를 피.감히·고 시속적으3,L 71;w·!하고 서배스 수<2 기나 l

I q'주와 T>i(化시 키 기 위하이 인방괴. 2>- -/·l.:. 2002닌까시 연간 8익 DM, 총

64억 DM을 긴·t'M꾄-VI시선 ·부자-A전-9-으로 l ·1-린 높았디.,

이 와 먼-!,-- , L 聯·fl%01 6-o·. ,
l)'·L·oc.1도;치. 연방2,,%'-사회부1:- 리· 잉·로시 신의

>·I r1)최., d (, 신축 -Cf- 위헤 시 )/] 석 으)-,t 지 /[·1히-고 있디..

5w 崩:會%Il;ill:院-外)[f · 保健 · 

Il)l:會或錄1: 시 니(릅 위한 劇[織

3]AA 삼 · 1 ,
·

- 인·지 원메 있어서1:- 기존. j Kl;L't·:과 aS-·)l%과.y·1뒤을 이 . 하이 거

-/斗의 )W인·셩-베와. 시 비<-. 싱-대-A 계신히-A.C 깃 이 - E-선적인 기.졔였-f-에 번-

헤, 피 배분이·의 상쵱-·은 J 
-l <l-w·1가.

新聯+]1·비기- -
'

/-서E-주LL·무디 반0B3·인 피 배),!.긴 및 사최복지 시비스를 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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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社會福祖:院은 구서독지역에서는 정평 였는 조직 이었으나 新聯邦/l·1에

게는 전적으로 생소한 조직이다. 社會福趾院온 기존의 간호서비스 구조를

대신한 것으로서, 구서독에 비교할 만한 다원적 서비스를 갖추지 못했으며

물질적, 기술적 장비면으로 볼 때도 구서독 수준에 훨씬 뒤떨어진다.

연방정부에 의한 3,200 DM의 긴급지원프로그램 및 고용창출조치 등을

통해 新聯邦州에 11會福趾院의 전국적 망이 구축될 수 있었다. 최초의 社會

福社院은 이미 1990년 8월 에어푸어트에 개섣되었다. 이와같은 전환과정에

있어서는 기존 서비스 (예: 공동간호사 파견소를 통한 家庭訪問 焉病)가 일

단 새로운 서비스로 대체될 수 있을 경우에야 해체된다는 기본원칙이 적용

되었다. 헌재 약 900개의 공인된 社會福趾院이 있다. 그 중 대부분은 자율

공공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社會福趾院은 홀륭한 간병보조재, 기술장

비, 차량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의 성공적인 개펀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앞으로 재원조달 및 한시적인 인력투입 등과 같은 문제가 부분적으로 우
'

려되고 있T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支出額은 부족하며 의료보험에 의한

지급 역시 불충분하다. 이 러한 사실로 인해 인력의 절대다수는 고용창출조

치에 의한 인력으로서 근무를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오늘날 간병분야의

대부분 인력이 확정된 채용관계에 있는 반면, 家庭盾病 및 가사조력 분야에

서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 여성직원들은 아직도 고 용창출조치에 의한 인력

이다. 아직도 고용창출조치에 의한 지원조치는 가능하다. 그 렇지만 2년간의

지원기간이 끝나먼 )%,力交替가 불가피한데, 이는 어디까지나 복지서비스 근

무인력의 계속근무윈칙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한 해결

책이 모 색되였다, 새로 마련된 촉진장치 인 고용촉진법(AFG) 제249h조는 고

용주로 하여금 정식고용을 수월하게 해 줄 뿐만 아너라, 고용창출조치에 의

한 지원이 끝나도 계속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해場책으로 받아들여

졌다,

聯邦家庭女性育少年部는 社會福趾院의 안정화를 위해 1992년,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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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l Ii(] C-jit요원을 위한 
·l{d-세111니.를 

최-壺다. 제1차 세미나는 
" 

간빙

各 %/요로 하는 사림·돌을 위한 응6)f서비스"라는 시범프로그램의 길과를 전

날토록 하는 것이었다. 제모 3차 세미나의 주제논 %l:6福]l(Il:院의 엉병·안

게빈- 및 l%정간빙보71의 V y]이있다,

6. Ci 發的 參與

新聯세州에서 2,-인에 대 71 MIll(/J/原베의 단게지 실헌과 더불어 자기첵임하

의 l
'

l )J救濟가 p 의)11吾 깆'고, 7/{적 으로 게 l·省 필요가 있게 오1었다. 거

기에%.< 1 9 에직 사최봉시.唱·동이 /l- 이심 역힐·을 하고 있니-, 이와갑은 짓은 l.q

8 新聯11(·/l·1에 실-At 있는 사로]- A-의 새로운 빙·힝·신정이 진리으 기본적 ) {rn

인·의 안정을 목표로 하]E, 아직도 사희리 중요성으로 볼 떼 닛'은 위치글 차

지하J't 있지 반, JLIS]fIlll'F) 頗<d.(,'i-IPf%'1아 l),>-興에 필A하고 -7익한 젓이다.

/1 배서 聯11]家庭%'끼·[1j」'살p<II.部는 1992년부너 
"

A)%v4;:務須'"(SeniorenbOro)

라는 시범프로그.1]各 지우{하고 있는네. 그 꼭표는 밍예직 사회봉사임동의

좋은 11레를 민-들고지. 함에 있디.. 이러한 기꾄-이 깃·는 오]]/는 니.읍과 김·다,

- 직위 생륀- 이곡'-의 省·w분야 소 게 및 l%예직 사회봉사卷-V 71·어가능셩

에 All·한 상담

. - 

l
'

l )J救濟活動과 l
'

l ))救濟[비體의 <

l

'

f- 

A-

- - y,·인들을 이-Z-에게 소·기)시 지/]f 각·w 핀·zIl吾 t꾀V록 하는 쉼·- 의

게빈'

cs의 -E人1'.務1%i'가 시1Al프$L21.램의 일41·으로 新聯邦州외. +베骨린애서

71),L를 y]1시하였다. 니·아기- 기니- -7사한 시선 리시 >IS'정부의 지우1을 반지

N"il도 <
l

'

l- A V 수 있는 餘地가 일지 S·'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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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경제가 변하는 바람에 50세로부터 65세에 달하는 年勤集團이 특

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개인적 인생계획과는 달리 [/-期

退職에 직면하였다. 이 러한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동시에 남게 된 시간의

일부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적 오리엔테이

션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 래서 聯邦家庭女性靑少年部논 예를 들면 작센-안

할트州와 브란덴부르크)+1의 
"

社會參與1FJ /,生모임"이라는 시범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조 기정년에 처한 사람들과 그런 입장에 있을 사람들이 어려

움을 극복하고 老年期에도 積極[(J인 人生을 準備하고 營爲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이다, 어에 부옹하여 몇가지 프로젝트가 착수되였으며 훌륭한 성

과가 있었다.

V, 社會的 變革期에 처한 어린이와 靑少年

l. 統-以前의 狀況

구동독공산당(SED)과 그 국가는 언제나 새로운 인간을 양성하는 敎育機

關으로 이해되었다. 그 렇지만 사람들이 분명하게 표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

도 40년이 지나면서 교육의 理想은 변했다. 즉, 새롭고, 지극히 선하며, 완

전한 사회주의적 인간이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았고 그 대신 臣民이 바

로 黨과 國家가 원하논 젓이었다"(GUnther de Bru yn ). 구동독공산당과 동

독정부는 체제를 안정시키고 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靑少年들을 간셥

하고 조종항과 동시에 잘 돌보아 주기도 했다. 학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히 
"

國立靑少年聯盟"은 黨이 규정해 놓은 교 육목표를 달성하도록 自 由獨

逸育少年聯盟(FDJ)과 靑少年戰士團(JP)에 의해 조정되었다.

이와 동시에 국가와 공산당은 靑少年을 불신했다. 공공단체내의 독자적

움직 임을 억압하려던 노 력은 완벽하게 성공할 수 없었다. 관리대상이 아닌

사상과 이론, 그 접촉이나 영향력은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지만, 靑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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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경제가 변하는 바람에 50세로부터 65세에 달하는 年勤集團이 특

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들 중 대부분은 개인적 인생계획과는 달리 [/-期

退職에 직면하였다. 이 러한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동시에 남게 된 시간의

일부를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적 오리엔테이

션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 래서 聯邦家庭女性靑少年部논 예를 들면 작센-안

할트州와 브란덴부르크)+1의 
"

社會參與1FJ /,生모임"이라는 시범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조 기정년에 처한 사람들과 그런 입장에 있을 사람들이 어려

움을 극복하고 老年期에도 積極[(J인 人生을 準備하고 營爲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것이다, 어에 부옹하여 몇가지 프로젝트가 착수되였으며 훌륭한 성

과가 있었다.

V, 社會的 變革期에 처한 어린이와 靑少年

l. 統-以前의 狀況

구동독공산당(SED)과 그 국가는 언제나 새로운 인간을 양성하는 敎育機

關으로 이해되었다. 그 렇지만 사람들이 분명하게 표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

도 40년이 지나면서 교육의 理想은 변했다. 즉, 새롭고, 지극히 선하며, 완

전한 사회주의적 인간이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았고 그 대신 臣民이 바

로 黨과 國家가 원하논 젓이었다"(GUnther de Bru yn ). 구동독공산당과 동

독정부는 체제를 안정시키고 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靑少年들을 간셥

하고 조종항과 동시에 잘 돌보아 주기도 했다. 학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히 
"

國立靑少年聯盟"은 黨이 규정해 놓은 교 육목표를 달성하도록 自 由獨

逸育少年聯盟(FDJ)과 靑少年戰士團(JP)에 의해 조정되었다.

이와 동시에 국가와 공산당은 靑少年을 불신했다. 공공단체내의 독자적

움직 임을 억압하려던 노 력은 완벽하게 성공할 수 없었다. 관리대상이 아닌

사상과 이론, 그 접촉이나 영향력은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지만, 靑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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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領 에 /게는 이미 만언되어 있있다.

이론조사 질과 80V{내 중반 이후 I Ii'少) 
'

. 의 동>-괴· 사회주의에 대tI V

잘감이 혁'적 3.<'L 줄어들1)서, 대번학과 힘'께 봉괴되玆음을 앞 수 있다. 이

애 빙헹하이 $'1체3인에 대한 x-진JJ'F 증기·하있다0990년, l'l'l-A·j'h'少{l-t硏究

所),

U89년 체 가 
'헉 tM·적으且 돈1/1하지· l !l

"
- /j31".들은 O-吾 세게가 완진히 바

뀌는 체힘을 하게 되었니·. 지->1까지 -
'

l

'

i- 가되있던 Ill:界觀온 봉괴되었고 지6f

까지 전수되었닌 規範은 효력各 상실 循 l 「l, 지-cr까지 감시 관리해왔던 機

답 은 해제 리었니-.

Vi]은이M은 갑-자기 -7로피·71고 V<-L 깃을 스스로 헤결헤이· %'l-디-고 인

식 兎니·. 니-양'·"l- l
'

( i].l)l(i:會의 영힝·력과 가능성을 반이·骨여야 한다는 이해될

<한 어리- · 애V 녕·구하2it 이는 21 대디-%t A] 은이들에게 독지.적으3(L, l'1 意

,戱을 갖추먼서 살아니·가야 한다%-<· 줄발 점이었디..

i]은이A 에 게<-r 번朴9 상학에서 지 힝극]을 새롭게 하고 세 운 자촤상괴.

새)A운 정체성(ide110(y)을 계발하·%,c록 요</촐)있다.

1990넌 
'

I
l>'少<11 이론조사에 띠·르Ic·l 동b tI)

" /y<IC.의 80% 이싱·이 독일통일

에 핀·헤 C()
L 정 

' 

j 견헤俱· 표히-/it 있었니·. tIl한 이 의- l.l)슷한 수치 의 
-

[h"-·<><IC.恒

이 미 레- :릭-신있>u y,Iw있'고 . 대V!헉 이 <'1괴. 비:at[ 1 tf]l - O- 의 Al-이 V

정직으旦 131.하고 있디-고 AI리-'螢0,

AX이의 1부는 새y- · l-싱 을 i[/l:까 네시 -趾 
- 내x-냄이 지 但니-JC 1힌-이·

있다. 게다가 이 깃이 ·; L 

심키정의 원 친, 불안심리의 H거가 되먼서 떼메로

l
'

. IW하거니- 시·최에 헤<i-을 끼 치는 M동잉:상을 C. 리내기도 하였다(부복 도

히1 Nr. 127 친·조-).

그 레서 新聯邦州의 A) 이 들은 1 1헉을 사최 리인 ))'l(]]l)'V'定 l-1의 'fM園로 
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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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들였다. 바로 이 러한 때에 젊은이들에 게는 이해심이 품부하고 책임감이

넘치는 保護者, 특히 부모 내지 선생님이 옆에 있어 줄 것이 필요하다. 그

렇지만 교육기콴은 신뢰감과 권위의 위기에 빠져 있었다. 이에 家庭이야말

로 신뢰를 회복하고 공고히 하는 안정된 장소로 등장하였다.

전적으로 自 由獨逸育少年聯盟에 의해 조직되었던 靑少年 활동은 붕괴되

었으며, 育少年 클럽과 문화관을 중심으로 유지되던 공개적 인 靑少年 활동

은 財政難에 처하게 되었다.

이같은 변혁기에 처한 어린이와 靑少年들은 사회의 나약한 일원이기 때

문에 특별히 효과적이고 농률적언 어린이지원,靑少年支援推置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은 교육적 · 사회적 문제에 봉착할 때 보호해 주고 도와주면

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助力을 필요로 한다. 이들은 비슷한 또 래집단과

의 안정된 결속관계 및 靑少年활동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들은 확실한

직업교육 및 직장에 대한 전먕이 있기를 원한다.

2. 어련이와 靑少年을 위한 새로운 法律

드메지어 수상이 이끄는 정부출범과 더불어 靑少年 정책에서도 새로운

법적, 교육학적, '행정적 
출발점이 모색되어야만 했다. 1990년 7월 20일 인민

의회가 통과시킨 靑少年支援組織法(JH00)은 서독의 어 린이 . 靑少年支援法

을 인수키로 한 조치에 따른 겻이效다. 이때부터 어린이 . 育少·年 지원조치는

특히 豫防的 支援을 강조하면서 독자적이고 광범위하며 세분화된 과제를

담당하게 되었다, 신설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은 育少年課를 설치할 의무

를 갖고 있다. 그래서 후일 신설된 新聯邦)+1들은 부과된 법적 과제에 착수

하기 시작했다.

통일조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때까지 동독에서 적용되던 靑少年法 관

련 규정을 신속하게 개정한다 할지라도 새로운 요구조건을 충족하지는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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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깃이리-는 점이 - ] . 1
- 러났다, /l- 레시 l(}901J 10원 :·列] 통81조약의 만立외. 힘·

께 동1<-지 이c]] 데-'!- 새로운 이린이 ,

,
- 

0-/JI·%l--[ ·L援<JA(사회1/] 진 제VIllcIl,{)J,C. J-

효되었디·. 물- . 다수의 겅과%f징을 생 해 -吟수한 조71에 대치하도-<+ 하1/1서

]卽4VI 12 ] 31 일까지 세로운 ·피.제외. I
l<1 직의),t사힝-이 난개적으<L 인수·시V

s 하었디·.

새로운 어 린이 ·

-

I l)"/y%l".'<援'>))이 -V입 피1t A-시에 /l. 에 핀요한 ·31-조가 <

/·

축{]에 따리- 新聯·fE)·l·]의 관련지·h-0 입 칭 난 도진에 지1친하였다,

A-독의 사최주의·직 /il(-H- 도 하에서 부V는 자너가 체제에 순종하는 Ad

A-을 시 ] 
·[과['f·) 

義務를 깆'고 있있니.. 이 피. 반내로 시독의 어 린이 ·
-

[IPL31·:'i

wo;·은 j]<'/c·[)<과의 1피라에서 부-np-의 Ad.육 임을 A·-신시 叫였다. 즉, 교-A-첵

임을 인시 {'l· 父1l-趾 지원하는 깃이 공적인 l-oc·Aldr [%援任務였다, 公1'[9인 )[jc

·r41·'. t·IV의 경%-, 국가가 CI <·l!·'ly·)인 l
- 

hr 
· %f.IA(1體룰 지원해 7고 장려하면서

L
, 이哲 - -

i
-

· 스로가 i·Iii助財源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c}-. 이러한 방1]l]을 y句

51)셔-의 디·잉·'%1 基本))'l·'i]이 표奇도]V% 하고 동시에 지윈을 받을 i-1리기. 있

는 V M'에 게는 희1·M'에 띠·라 신비할 수 있-tIl록 하고 있다.

聯邦國家인 可 ]의 특징은 어린이 · 

11)
t

산·<IC-/C援에 괸·한 사안을 시 1차윈인

A- )·l·1와 地)jc;治1삐體의 독자적 11임하에 둔다는 졉이다.

<
l

'

J- 

시M지역에서는 l%] 넨 1 월 1 3)부터 사최)Al추1 제VIII권이 시 헹된 이 레

기존 
'

I l>'/y%l/. 지y,l-/조가 게속 曾 ·1되이 
니·길'음에 비헤, 3(동b<-지악에서는

1$OR<l 10%A 3일 사회){1조1 제VDB1이 반효%J 이래 세로 신치중인 71i임/%l·1譯

趾 위힌 인 거, 징 적 지 인에 치중히 였디.

3. 어 린이 . 育少41<支援을 위한 세로운 wt造 確立

新聯邦州1)%] 우수한 公的, 10律1'r9 어 린이 ·

-

l
- l)'少41·: 援構造는 전무상테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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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출발해야 했고 또 발전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新聯邦州와 그 지방자치단

체들은 당분간 극복해야 할 어려움을 많이 안고 있었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일정 과도기간 동안 대규모 특수프로그램, 원조, 기타 지원 등을 통해 미흡

한 부분을 조 정하고 보완하였다. 어린이 · 靑少年支援에 있어서 수천명을 위

한 일자리는 고용창출조치(ABM)를 근간으로 하면서 고용촉전법(AFG) 제

249h조에 따른 재원으로 지원되는 과도기적 조 치였다. 靑少年클럽, 유치원,

체육시설 등 과거 기업에 의해 설치된 시설은 통일조약에 따라 신탁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所有權이 이양되었다. 聯邦所有 부동산과 건물은 市價

보다 최고 80% 정도 저 렴하게 공공 또는 私立 어 린이 · h少年支援團·體의

運營權者에게 매각되었다. 靑少年政策과 관련된 
'

新聯邦)·l·l 靑少年支援 자율

단체의 구축과 확충을 위한 연망프로그램'(AFT-Programm)을 통해 1992년

부터 지역별 靑少年事業이 구축 내지 확충되었다. 나아가 聯邦家庭女性育少

年部의 정규 지원조치 (聯邦 靑少 同+리)를 통해 新聯邦州內 廣城的 舟少年

事業과 敎育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 

靑少年支援을 위한 안내 · 상담.연수 서비스'라는 프로 젝트를 통해 靑少年

課에 근무하는 인력의 자질향상에 커다란 성과가 있었다. 어린이 · 靑少年支

援分-野의 능률제고를 위해서는 - 일부 신규 채용자를 포함하여 - 專門人)3

에 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가능한 한 빨리 전달하는 것이 핵심적 문

제이다.

각주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동안 심혈을 기울인 노 력을 인정받고 있다. 사

회법전 제VIII권에 입각한 과제를 수행하고 급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新聯邦

州에 1993년 약 32억 DM이 투입되었다. 이 금액은 걸코 구연방주에 비해

뒤지는 것이 아니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의 지출규모는 약 30% 정도 증

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日 B 保育施設을 이용하는 아이의 경우 구조적 · 내용적 轉換過程은 아격

완료되지 못했다. 아이를 위한 B B 保育施設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景的으로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치가 있었다. 1991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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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 어려- - 과V기 중에 이 버한 쏙표-l<l· VI-싱하기 쳐하어 연벙-징부]-:- 1 1 l-l

(/g/[ya'v·에 10익 ])M을 지 ) :l-으m;,L시 - /-게 기 이하였다. 긴· )적으로 니-다닌-

3->섕>-皇.의 시 조3,L 인해 인 ;식과 자리가 -:<소되이이· 健1<l-. 2 1- iiI 지 반 시 링 기에

서한 31'븍[- 이 린이1-]-에 게 만·2,<-시 한 ·지·리가 ·공된니-l·-< 사실.p 변 l-gl니·.

모{빙·정J,L·;.[. 19931,·17-Id l ] I l (V·o'施,·v·의 1 적 개초1에 1+l·심을 깆'-Ai {[110'에

대 l. )1%L'%t/rn-R -5- 기무)叫었Ll%, [Ill.-d-아키 I >l-hO 의 계< 게)/>', iV%bIll - ;11 -s지A'L

의 게1]1 능-A J 한 시 11
%] 게획에 m

I /- 시 . !하었니-,

it

<·1반적1P e ·:,l, 어린이 . 

i )i- 
· <IC. ·c·IA‥a·(l<JIl(i)(bl) 부- - 하이 13A%If.읍 ·<援'히·기

위한 중%- 
'{ 

이긴이 조 성되었y,-에 <-(-ilOd . //- 러나 어2.· ·징E-12· 豫1Pl1'l<)이

'

, I $)l': >.jk를 시 힝·히.는, Al·i3지.의 이 헤판계에 R]각폐'l· I
l
l

"
' /11al".-·되[{이 되어야

-미-니.는 
)L/原(0). . VI함]김이 귀·j'1되이이· 

" 

l' 깁 이 다"( ()차 」
!fp%11 보2aC서).

4. 16 111時111]파 l(i'少41-活動

총체져-O-로 ·bP 떼 -
'K-·>·:-X] 

익의 面.p-이1( Prn· 
"

家庭1 ) 인, 즉 주 · 가족·미 디

이 와 긴 1히 연 /1된 지.-H-시 1{-의 
'>·-8--,f-2쇼"-l.;· 

보이-i<It 있니·<제(]지. 」
I>1少%II.

·限<il-i%(). 이A>-의 자-l)-시간 1- . ;v-1)Il은 세 분촤.y] 있고 여가<IA-各 위 한 5이

기/IL 수요2,t Ac-어니·빈서 서p·;-지역 i·-:5에 ·h-l)l'하3t 있다(-l,L록3,:.표 Nr. 128

·Vi-C초). / f <]--C 이세 니 
-Ap·식 

그 ·l·]-이 니. 매거리에 연연하지 필·'<.<니-l.1· 접은 분

밍하나(서<·;·시 익 08%,, -V-[·>지익 31 , : {l%13 199:-l). 소 / / 만이 키-기·히-/l( 니·이

가 ·3-먼서 C I. 것 , c <·< 띄 /l] 骨:It 있-l- · 페기 리헌싱-2·, 1남 新聯11디%1의 접은·

이+-[-이 싱 인디.· / 
-Q] 項·j,L 형·'히·A- 과V기와 - 기- 과징을 메-Y- l%j(고, 직신려F-

m

;
, t 지니.기. I t 있읍펄 ·밥>ltJ. 2 /- d )%19)%-]3,'· 

-

,
l
]

'

- ·BIC- VI·게의 먼촤Yl 페11[} ty 시

� 

니.니.니.<J 있디·. 
'

l 
· 

- 및 직3]표·M'·l 기71·본 <(이니·]L 있<<네, <l. 우171-완 싱'닝'

- /의 
-

I
l」

"
- ‥c·%[<-A.-L이 상·-;,IL처-All VI'이-에의 기-k싱-A 쉼-- · 히-214 있기 ]![-이니-. 이

싯- C 
·Id-tv히 ->·;-지-적이 /J -)I

l

'
- >,q전C I l」

' ·c·7['. 포'IF, 頌境이 W T성되211 있A--위 )y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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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靑少年의 여가활용시설, 靑少年 활동, 학교외 靑·少年敎育 등과 같2 분야

- 지원대상은 [I)靑少年의 창의성 발의, 靑少年그룹, 狗'少年團體, 卷靑少年클

럽, 靑少年센터, 卷문화 및 대중매체 관련 참여기회 제공 등- 의 새출발과

새로운 형서은 매우 어렵고 지리하게 구체화되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변 구

동독시절 이와같은 촬동분야는 일반적인 략少年支援이 아니었고 게다가 빡

빡한 재정상황하에서 불요불급한 사안도 아니였기 때문이다. 이처 럼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9차 靑少年報告畵의 표현처럼, 
" 

자체적으로 조직되는

창의적 단체돌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연방정부

의 AIl프로그램은 한시적인 調整財政으로서 이런 노 력들에 - 助하고 있

다.

제9차 靑少年報告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

靑少·年活動에 콴한 기회제공

과 같은 기본여건이 최소한 재조성된 것은 무엇보다도 노 동시장정책적 수

단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였다는 사실(고용창출조치 및 고용촉잔법 제249h

조)과 각종 특히 연방정부의 특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했다. 이에 비해 사

실상 재원조달의 책임이 있는 各 州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투입은 - 일부

를 제외하면 - 경미했다."

獨逸靑방年-硏究所가 대대적으로 신중히 실시한 조사언구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대볜혁 이후의 靑少年 支援", 1994/1995). 즉 公共施設(靑/j%휘晋럽

등)을 통한 공급에 관한 한, 1991년과 비교할 때 - 비록 지역적으로 일룰적

이지는 않지만 - 상태가 다시급 개선되었고 구서독지역보다 양호하다는 것

이다. 그 렇지만 무엇보다 인력면의 결손상태는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

은 결손은 어린이 · 靑少年支援의 다른 분야에 있는 )
[
%

, 7J資源各 이동시키면

서 달성될 수 있다. 게다가 新聯邦/·l·1의 靑少年들을 위해서는 정보취득과 상

담의 기회제공이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수준이 너무 높지 말아야 하는 것

에 유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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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괴 갑이 <f짐各 상세히-게 서-e히.tp·1서-%L 제9·치· 
-

Ih'임3[/.·限-([[·E[는 디-음

과 갑이 낙핀.직인 총핑 名· 내리고 있다. 
"

다-F 분야와 비교한 떼 y독지익 의

이린이외- i (j[<J/31-·'.의 餘暇(6';Il]與(/l·과 f']"動直니'!은 지금까지 우리-壺틴 %J)다

낑백한 %i..제점이 임-:.<- 가운네 I
t!{화가 진헹되고 있다."

5. }l(l:會와 i敗·治에시의 i!1少41<

집온이 3- 19900 X-독의 깅제힌됨--8- <·<리·各 정도-로 L%) '/'하Z '-1싣적으

로 y]·도1·하었다. 이 <· y 80%,;.:- ALl]l!12J-에 y/'하는 )L-印:失業이 반생)힐· <싯으/;L

에싱·循 I T), 7C%-(.< -V%i-의 깅세싱 ILl)기· 니-21]t거니· t 니·凰니-/LL V)·%'J·'健고,

60!기A< :]년 이[y에야 직기꾸·양이 도 레'싱' 것이리·31 애싱-'했다<l'l·kd」'少<i<ftl'[

究시i', 1990%·1,).

I t(少<i·'.<;-의 최 대의 ·걱징 거리 는 어 려운 노동시 징·상칙-이었디.. 자신의 직오]

교A훈<0, 骨7( 의 求職, 지-신의 ·失職, 부모외. 이윳의 失職 동 매IC-에 il <

이의 일J/]-]- 쓰디( 1생체' 1을 <·l 게 되있다(무록도표 Nr,130, 131 71-조).

이에 경제계는 인방정 ](와 겨' 주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1-:- 勞動)(i場11%策에

J
i
L 웅하이 리입찬/VIA- 인자리 를 hi]히 는· I'·l] 진 v)하있c}-.

-R푹·지 리 ,
l)'<Kl-'.의 다dB· l

%9'함일이 c (--7-조직과 외국인에 0]한 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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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증하이 19이 7J부터 h938·1까시 이 러한 l:·제점을 해 1하기 위한 논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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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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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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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外國人을 적대시하는 범죄행위와 폭력사용행위는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였다. 폭력행위의 난무가 없어지려면 사회의 모든 세력을 동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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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동독에서 실시한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거부의식을 나

타내고 있다 (獨逸育少年硏究所의 Jugendsurvey 1992년).

계속 떨어지는 투표율과 일상생촬에 콴한 불만족은 정치에 대한 심각한

거리감 및 소의감을 표헌하고 있다. 1990년부터 1992년에 걸쳐 실시된 설문

조사에서는 구동독지역 靑少年들의 政治的 關心度가 매우 비 정상적일 만큼

컸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구동독의 대변혁기를 계기로 일어났던 관심도가

이제는 성상촤 내지 역전상태가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정치에 대한 강한

관심 및 매우 강한 관심: 서독지역 27%, 동독지역 18%, Ipos 여론조사

1995년).

이와 동시에 수많은 여론조사를 통해 동독지역 젊은이들은 우리 사회에

참여하면서 무엇인가 착수하겠다는 열의가 결코 서독지 역 절은이들 못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부록도표 Nr,131 참조),

매우 풀기 힘든 난제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995년 젊은이들의 85%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만족한다고 표현했다. 이와 비슷한 비율의 偏은이들은

자신의 경제사정이 1년이 지나면 改善(28%)되거나 최소한 불변상태(63%)

일 것이라고 답했다(IPO8). 그 리고 종전과 다름엾이 젊은이들의 절대다수

는 구서독식 모델에 따른 정치제도의 도입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였다(75%

: 25% IPOS, 1995년).

지금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와 연구조사에 따르자면 과거의 생활상태에 대

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지역 靑少年들간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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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정도의 공통점 이 있음을 릭·인暫' 수 있니·. C I-리고 동서독지의 젊은이들의

셍할헝핀 익 시 점치·시으로 핑준朴필 깃으)A 애싱S다,

VL 兵役代替 41 會奉41:勤務 (Zivi1dienst)

3%L독꽁신·당이 지 매하VI 동독에 <·-< l(.役代待勤務라는 계8)]이 似었다. 처

名-으),L 자-8-/ V] 게 ) 님- l

'溪齒롤 
-

'

]
L 싱하1-:- )'1거 가 실시된 니·J인 Iq90년 4월,

3+-동독2. l->] 익거부지·들에게 -l·<.役/'VA ]l>l:·zAOl: 勤務吾 한 수 있는 가능성

을 처읍으로 J-
,
L 이하있다. %입조약가 디-il-어 c/-서독의 )<役代'A MI:會<fl:勤

務法(Zivi1dieuso·ccht)이 新聯·/l]州에 V i]되었다. i<.役代替 il
'

[l'.會率11a'勤務 헹

징 기7(·온 t ; 히 憾-各 기긴-내에 약 100,000%9에 단하는 병익거부자 중 이미

l<.役代替 ]l
'rf'.S奉11:勤務骨 

수헹하고 있논 A,000t-M을 괸-리하고 28,000에 이

. i( 는 兵役代뎔 ) l:會/01:勤稿]Il 1 지·리를 %Il·리흐1· %T 있는 y吾직인 조직 체

게-趾 구축 녜었니·.

6게의 -l<(.役代5 
)d:8:Ail:El))務]4/1과 2018의 地]或管1(l!'l:l'이 1기1지역 꾄·리 텡

정기판을 /
I
l- 

성하었다. 苟-C 소 재 聯-):l]ff役1'FY )l
'

Il:會%·<l:廳-C -l:<役代5 ][

· 811:勤務-IK'의 소집 1길 되리과 긴-·은 7-%'-l 과제-計 비旻하이 리' p)IL처와의

조정압]무를 인수히·였디·. 베를린에 있는 -I)[>]'機圖이 3요한 조정 인j[/-를 수'헹

하었다. D)()1 닌부터 리' J
[
L 대에 메속%J l'L役('V-s 11(l-.(5:%·(]:勤務:h-(>l· 위 1

국가의 
'Q징 

임3,L기- I·多轉피 기 시라히-었다.

2게의 )<.役代待 ]](l-.Y /x·(]:勤1·x學校기· 菊1'-聯)'l)州에 개선되었디·,

-

'

1
1

동-2'f 시 -), J /기-IA -17:- ·;/-인으로서 
의 < ]-l,'--Ii 거진하이 소위 述設-l-'(으로

J/fr 되었 큞 l'M 리의],{-지-들< 닙 직Y-V. 공인-IvJ I·%리기 피자와 A·등한 71-<.f-왼-

반개 되었0,

· · 5A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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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聯邦州에서 聯邦法의 인수작업은 완료되었다. 그 리고 兵役代替 社會奉

仕勤務의 새로운 조직은 1995년중 세번째 兵役代替 社會奉仕勤務學校가 개

교하는 대로 완료하게 된다.

1994년까지 약 62,000명의 代替勤務者들이 新聯邦州內에서 근무했T 대

체근무를 할 수 있는 30,000명의 자리 중 14,500개 이상이 看痛·廉養勤務

分野에, 3y500개 이상이 環境保護分野에, 약 L500개는 唐,者運送과 救助隊勤
'

務에, 그리고 2,500개 이상은 移動式 社會奉仕活動 分野에 배정되였다. 1990

년부터 신설된 重障壽者保護 分野에는 약 300개의 兵役代特 근무용 자리가

마런되어 있다,

勤務處의 운영권자에 있어서 신·구연방주간의 차이점은 아직도 있다. 구

연방주의 경우 協會形態의 운영권자가 약 80%연 반면, 新聯邦州의 경우는

55% 밥에 되지 않는다. 다수의 근무처는 아직도 財政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빈자리를 지속적으로 충원하기 힘들다. 그 래서 연방측역 新聯判에·l

內 協會所屬 근무처에게 補助金을 지급하고 있다.

t

VII. 墓地管理

1993년 1월 1일부터 墓地法이 新聯邦州에 발효되었다. 墓地法에 따라 연

방정부는 주정부에 戰硬勇+ 및 나치스機姓者 묘 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불한다. 同 J<律에는 새로 도 입된 共産1義 暴政機性者의 표 지 역시 안치

되고 관리된다. 이 러한 희생자들의 묘 지를 품위 있게 콴리한다는 것은 전쟁

과 폭정을 반대하는 警告性 促求임과 동시에 歷史骨 再照明하는데도 중대

한 기여를 한다. 1993년과 1994년의 과도기 규정으로 新聯邦州는 단지 총액

을 교부받을 뿐 이었지만 1995년부터 墓地法의 완전한 적용예택을 받게 된

다. 연방정무왁 각 주정부가 합의한 조치 의 일환으로 특히 新聯邦)·l·1에 同

法律의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지칭이 또한 전달되었다. 新聯邦州內 전쟁희

- 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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셍자피. 폭졍 희 1지· 묘지의 설 치, 이 징-, 괸·리룰 위해 1%1닌부디 1%5넌까지

총 약 4sou%난 I][VI가 쓰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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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8 章 文{b · 言論 - 스포츠

L 文 化

1. 銃-h,前의 狀況

동독의 문화와 舊 동독공산당(SED)의 문화정책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문화란 것은 수백년간 형성되어 온 전통에 뿌리를 박고 있어서,

엄격한 통제를 가한다고 그 영향력이 제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동독이 독자적인 
"

東獨社會초義 民族)[化"를 창달해 내려고 공식적

으로 시도했지만, 이같은 시도는 한번도 성공한 일이 없었다. 예술가들을

포함한 동독주민들의 대다수는 독일과 유럽의 공통적인 문화외- 역사, 서독

의 (전파)매체들 그리고 점차적으로 개선된 동서독간의 A的交流를 통해 자

. 극과 계몽을 빌았다,

동독의 文化政策을 보면 적극적인 介)v의 단계와 상대적인 自制의 단계

가 교차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구동독 공산당은 모든 문화활동을 정치적

으로 規制하고자 시도兎는데, 이같은 규제는 극단적인 경우 문화촬동의 금

지, 해외이주, 도피 내지는 구금과 같은 첨예한 갈등各 야기시켰다.

동독정부는 自國의 문화정책적 목표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문화기관에 샹

당한 
-a-모의 군jt·財源을 투입兎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나라의 공공 통계치

(예를 들면 극장 및 박물관 방문객 수나 또는 문화행사의 수)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동독이 문화행사에 상당한 재원을 투입 한 것은 사실

이다. 그러나 각종 시설면에서 동독은 주로 旣存의 시설물들을 활용하는데

그兎다.

따라서 예술대학, 이와 연관된 특수 음악학교들 그리고 예술전문학교들의

물질적인 여건은 대체로 열악했다. 건물骨의 原形은 종종 라고 손상되었으

며, 작업실, 스 튜디오, 문촤시설물, 장비, 서적 등 文/b備品들도 대부분 老5

- 3억 -



第8章 文化 · 言請 · 스포츠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 깃십·이 있다.

-:·
f가적 인 기 <0-M·, -<히 

l]Ll,念(llill.l'l)·J인 ·l/·회.제의 ),L%,부]/·에 있이서d,c 새V운

.

!
, La·작입이 거 의 이 · ; ,

'
· 이 지시 않았다, 이 외에/,- Al-Il%]위 한 영 역에 ·d 치 쇠퇴

'

9'1싱·이 니·비1J-는Ll], 이는 7·)-으로 한1J-/t러 - S- 정V었더-. 新築物·은 거의 7:l-7·

健다 <4 히 동독온 /100동안 단지 1 게의 % J] 가식'불%Il-과 1개의 시)<A을

/ IA'캤드.·). l/-회·1흐·b]-의 임 Id(-·시 인 /11성·정 첵온 l.l]A-臭 시인 꾄-Id·r기�31-k<Il- 기

니. 臧 p 미, 이<>-의 힘·동 i-P/ 주jc %j>내)l]외· 指)J<속에 이V어졌고, 이M·이

칭·출한 분촤시인 가치는 이 1 1] -
l

'

d- ·2·J·;·시 ' 1애2/, ·[Il:l"]家들애 의 의심스버E

%9기A· 반았니·(에-趾 3
, y먼 씹·S 

" ·l,!-최·의 Ti" <IL는 
"

Id·小쁘) F·3괸·들").

미 록 
"

IId[/y.l·.Al'l<J 1]-l(,'1<( 1·[,展"라는· -V-[·;-의 - '
A'·식적인 劇術政策이 섬차시으

m 로 확고하게 All-<-1되 기 -Y'健읍 
.

IL -M-<l'l-하고, 및%릇 부문들, 에-소 늘먼 동서

·

'
· :-%l·의 <11·t%·y[.의. -간-0. 깃 . 끈끼.시 Sl<l )의 임걱 한 -

'

i제-h 반있-다. A.->·;-

·은 /$기에 -( 
:- 7獨逸-凰· 대싱-으21!- 히-A:- J·:-최·징 첵을 통헤 서독지여 에까지 )i'.·

최.적 엉%되>.덜- 미 치 리 고 시)L健1니-, 니.y에 는 서A-<이 깅-7힌. VI- ) 
'l. 

l

;Il

-<분최·3,L부버 /< 그L3- 분리시 키 리 1 과 /,-, c] 剋니·.

W 統- - 條約 第 5條에 따른 文化1'i<J IV(形의 保2(r:

%j」·', 
- 

條;0 세35조 세]힝·f, 서1·:-과 동->·;-이 (il',l'fj으 로 비J·:- 상이한 l' l.와

해 7 ]].< 했 G 니· 예<s:-과 1,l-회-가 J·:·j Il l촉의 - 體惑 -S-지시 키-(-< 기 반이

리고 있니-<[ t>-亂· 키-인히-/·t 있다. 테: · 條(/·)의 31인·자-l.; f -害-인 <!- 인 이·기

뒤 4륵수 1 상렸-을 2[/- 리히.여 dC-<의 <il.['l 凉形이 朝손시이시는 아니되씨

(2힝-), 이에 매헌· 재징 시 ·1요 At깅'-해 -/L&C]힝-), VIC/iw,i'l'에 대 
'l· 

시 71-皇 경'

최.%'l‥(7힝-)는 대- · 3-各 7·악에 LyL l·시컸니-, ]/1한 1/: - 條%<JAE· 기-t·브1]의 拂:

l;]{%'(]分房(l(11을 1 % 화히 인성히바{서, 3'·시에 과-!/-기간 7안 모브2'정)/ 의 j(Il>11M'

政71)0;%'에 귀-한 시.힝·-C- 교·정 하'l<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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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條約 제35조에 의거 聯邦內閣은 1990년 11월 14일과 1991년 2월 26

일 구동독 및 동베를린 지역의 문화부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시

적인 조치로 다음과 갛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의결兎다(부록 Nr.120 표

참조).

- 原形保存프로그램

- 文化基盤施設 구축

- 기념물보호 특별프로그램

統-·條約 제35조를 기초로, 그리고 서독의 재정 및 인력지원으로 동득지

역의 文化財들이 보존되었고 문화부문의 構造調整을 위한 기본여건들이 마

련되玆다.

문화부문의 구조조정과정에서는 서독에서 이미 정착되어 온 多元主義的

문화 및 社會理解를 기초로 하여 分權原則, 藝術0 由의 原則 그리고 에술적

인 결정에 대한 國家11涉의 排除原/베들이 자리를 잡아갔다. 따라서 동독지

역의 주정부들온 자신들이 기꺼이 동의한 마 있는 原形保存 및 文化 基盤

]ii設 구축작업을 처음부터 기존의 것을 보존하는 과제로서가 아니라 새로

운 造形의 과제로 파악하였다.

統·-條約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련기관은 대부분 
'h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콴할로 넘어갔다. 한편 과거 行政地區(Bezirk)나 . V化部가 직졉 관장하던

기관들은 우선 주정부 관할로 속하게 되였다. 처음에는 기존의 행정기관이

착임을 떠맡았다가 이양되었는데, 이같은 責任移讓(P業은 기존기관들이 새

로운 기관들에 의해 대체되는 기간내에 실시되어야만 兎다.

2.1 原形보존프로그램

原形보존프로그램의 재원은 특히 국가적 인 의의룰 지닌 문촤시설물 및

문촤행사의 지원에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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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웃1의 뵤 빼<.< 주-징부杜의 제인-에 따라 이루어질다. 인lg·정무가 자문을

반은 A:14t-]委1-t會가 하니. 效있&.(데, 이 
·Id,t위윈회는 토론을 통헤 연1%'시·원

의) 지원이 득히 다음과 같온 임의에 집중되어야 
'l·다고 

짐론을 내릴니·.

- 

유y] 시인 T는 민족리 인 중요싱을 지닌 시신불 또는 문회·행사

-

I

· 

y·Il:림프域에 谷 의 미가 있-;.< 극징·, 박·M-괸·, 오케스旦라, 도서꾄·

- 과기부티 시 작·되이 헌제 게속되고 있는 중요한 헹사들

- 분촤적인 映,,Il>'rn-L'援

- 기 님-불

2익 文化施設 權築, l-劃

%化/iih,;'s- +11t築김·El'Il< 지12'지씨 난제, 시, 
-/의 33·시섬물 및 문희.행사늘

을 ]3;-<形대)i]- 보존하고, 21- 
c

/·조를 <'l 화시키미 나이·가 지 익적 인 볼-[·<-힝을

조 징히.%2[]i 기이하고 있다, 이{l'은 17· 서 이7어지는 미술, 음악, 분학,

잉최. 및 메제들, V 서<란, 박볼1}·, 수집%3-, 기 Id·趾 <마리, 청소넌, 및 성인대싱·

-]<최-'IV -
, 민속학 및 지방이' L-이 /l- 지우1대상이다. 이 중에시V 특히 청소

<CI분촤2(It·S- 및 -2덕.i-학·7d i-충을 Al:,YI->1 ' I Ii'/J/%l·'.文1tp-j(某이 중점지 )내싱·이

다.

이 프로2 1- 램의 재712 전직-cb-로 / p성부외- 헙의를 y해 분배되고 있다. 재

Al의 분1>11애 S)이 긱- 주<j-은 기· 2>tp/ 인·'12- 및 111 직合 기초3L 길깅'<1· 분t)Il

tx-시에 띠-릴·니·,

2.3 記念物保護 特別프로<'t.램

,i'd念物保護 特別프로/l-렌·욘 이동 - m I-가능 1 분촤적 기 Y]물이니· 가지가 있

·l/ 익사리인 達築物(개1虛건축분)의 안 {, 보죤, 복/]1룰 위헤 도입닌 프로그

랜이다, 이 프로/( 렌의 개141엉 역을 일거히-민 디.음파 같니.:

- 安全새구1> (기후<L 인한 손상으로부려 보존, 띄시적으/A 가치가 있는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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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첨입과 절도행위로부터 안정성 확보)

- 이미 기념물로 보호되고 있거나 앞으로 보호해야 할 文化財의 파악

및 실태조사

- 기념뭏관리를 위한 深化敎育 지원

- 이동 불가능한 文化則'의 복구작업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와 협의하에 시 행된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은 소요

경비의 49%까지 이며, 이같은 지원은 적어도 동일한 규모의 투자재원이 투

입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이같은 방식으로 특히 中小企業 차원에서

일자리 제공기회가 확대되었다.

이 特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1,500가지 이상의 조

치를 위해 총 1억 85900만 DM이 투입되었다. 독일 기녕물보호재단은 구동

독지역을 위한 初期財源을 지원받았는데, 그 규모는 1991년 1,000만 DM
,

1992년 2,300만 DM, 1993년 550만 DM이었다.

2rn4 其他 文化支援

연방정부는 統·-條約의 협상과정에서 동독의 중요한 藝術家 支援制度인

"

文化基金財團"이 統· 
- 條約에 고려되도록 배려兎다.

1990년 9월 公共財團으뢰 새로운 지위를 갖게 된 이 기금은 統-條約에

명기된 기간인 1994년 12월 31일이 지나서도 Brandenburg)·l·l, Mecldenburg

- Vorpontmem州, Sachsen)+!, Sachsen-Anhalt께, Thi%ringen州, Berlin州의

文化基金財團으로서 계속 운용될 것이다.

統-.-條夢)을 통해 文化基쇼財團을 위한 공동출자가 과도기 동안 가능할

수 있었다, 연방정부는 19인-1994년 과도기 동안 2,100만 DM를 투입하역

新聯邦州의 미술과 미술가들을 지원하였다.

- 59X -



第8章 文化 · 膚論 · 스 포츠 - - - · - . - - -

동서톡 지역간의 문叫적인 7촉 W 길속·s- 깅·촤하고, 구동톡지익에 있어

전시부%, (칭행사 그 리고 叔祭部1'[]의 세로운 쵤·동늘을 징·리하1'*1 니.아가

<·c제간 A/-촤JE듀·의 취이극]뜰을 )t(완하고자 하는 목적으且 인18·네무부는

,
600만 l]M(1弱1.-93넌)의 제원을 제공하였다.

전체적 으 ·

, t 31-동% 지익에 데%'F VI]g·정)/- 차71의 문최.지우16[f은 d9] 년

199:3닌 기긴-중 총 32억 DM에 이旦고 있다 (Ic1족직 의미를 지노1 문회.제

]或期<援 포함).

d94년에-V, 분叫누L문의 괴·V기 지%·1은 A'1獨 政黨{M'産 및 ) t衆%l[織{M'産

에 의한 제y.1을 통헤 게속되였니·, 新聯·+l;州는 이를 위헤 2억 드000만 DM을

보1·있-디..

新聯邦·시는 추징부의 세71을 통句 지속직 오<L 문朴];L분의 예산을 딕.보兎

다, 동독지익 주정부들은 가치 있는 A/-촤재의 보t괴. 75촤부문의 필요한 構

/造調'整(l:誰을 이 %d적 인 민에서 그 리2il 제정 직인 IPJ에서 디.앙하개 지fr· 했다�.

이M씨 인12'정부 자원의 {/·회.지fr 파

� 

너-M-어 중요한 문최.징 책직 누지.기. 이

j
]

- ( 이 짇 수 있있다.

게니-기· 시A 지역 의 
' 

구恒·은 처 음·%L디 싱-남한 )%,['l%J , 物01·J 
. <援을 함으7

씨 -%독지 역 의 중요한 ]L叫재보·(여 3J의을 1J딩--했니-,

3. Mi,臟家1'l%J 意義吾 지 노1 요'化財의 
. k援

3 1 tIl] 글린

베骨린·은 이 미 독인y l 이 1에 인lg·정부의 중심 시인 분회-지 7A 대상이었

니-, 1SOy·'1끼-지 H:!빙'내무부애 딩'핀 ],[-화부%J· 에산의 익· 40%가 뻬를린에

기A:1피었다. 베를VI지익 중에서/L 
"

프로이A!l <J(D'·>ill1!.삐'161:l"과 
"

메를린 ;l
'

iV祭

- -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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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社"가 가장 많은 지윈을 받았다.

통일로 인해 東베를린지역에 있는 문화시설에 대해 베를린의 책임 이 늘

어났다, 베를린이 이와같은 책엄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

억 연방정부는 과도기 재원조달 일환으로 東베를린지역에 있는 문촤시설

의 原形을 보존하고 基盤施設을 개선하도록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촘 5억

1,200만 DM을 투입하였다. 연방정부의 이같은 지원을 통해 베를린 주정부

는 연방정부와 함께 束베를린지역에 있는 각종 문화시설을 잘 유지하면서

심각한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베를린이 통일독일의 수도라는 統- - 條約 제2조 2단 1절의 고정, 그리고

의회의 소재지와 연방정부의 일부를 i f]를린으로 이전한다는 1991년 6월 20

일자 聯邦議會 결정에 근거하여, 聯邦政府는 言都로서 갖추어야 할 문화에

대한 문화정책적 공동책임을 앞으로도 지게 될 것이다.

연방정부와 베를란 주정부가 1994년 6월 30일자로 체결한 소위 
"

首都條

. 約"은 베를린이 b都로서의 체통을 지키고 베를린의 文化基盤施設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베를린의 首都役割과 관련된 문촤시설 구축 및 문

화행사를 위해, 연방정부가 每年 65000만 DM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 재

웬은 Berlin에 있논 국가적 문화시설과 문화사업에 대한 연방정부의 문화지

원으로서 또 하나의 의의가 있다.

"

首都條 J
"

상 1995년도에는 연방정부가 문화와 관런하> 추가로 지원할

의무는 없었지만, 연방의회 예산분과위원회는 1995년 베를런의 수도관련 문.

화시설 및 문화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3,000만 DM을 추가로 책정해 놓았다.

이 재원의 분배 및 
"

首都條約"의 일환으로 마련된 재원의 분배는 베를린시

와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베를린지역의 가장 중요한 문화기관은 프로이센 文化管理財團이다. 이 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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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E 궁극적인 31-싱에 이르기까지 연12·정부파 -7징)/-吾이 공동으A'L 운영

하)C 제정을 님-당한다m 이 삐'1이은 j/2.1이후 동-V지익소제 3<旦이센 
. %化1h

도 주]-징 직으2]. 판리한다. WI-W지익 힉쟈1빅'물411·들을 프-A 이%% ]]!-최·괸·리재

난 신·하애 V'합하4< 작7]-F 조직상으로1:- 이미 안긷되었디·. 이 제 이들 +)'!·최·

재를 
-$(간적으-71- 한 <·에 · 171만 하1/:l 이 Itl'박물All-은 21 다양성, ·A-l]게성

-

1 리고 -언-전성이라는 먼 서 - TS] 과 
·v 

<化界에 대놓아도 손색이 6는 박

-計꾄-t-로 부상할 깃이다. FIL'한 조 직상 이 )/최·제단산히· 통힙'된 국립도서

A)-들V <·-i-일에서 가상 
-](-%-가 

크고 $요한 jf味슴學術1배)1館으로 자리 잡名

짓이디-. 수조]문촤제나 조직둘의 싣질적인, 즉 공간적 인 통합은 다빈- 단게적

으로 그리고 상딩'한 <d-J;J-의 제정수요를 수반하는 박물관 조1<이 이루어진

수에야 기·농·힌' 깃이 디-.

동독 애·%아키.데미1 데210;t의 %"i<1保管]W'들, 수집기관들, 도 시괸-晋 /1 리

고 멋및 기님사적지骨을 d-7'했있다(에: 어-趾트 브레히트 생기·). 기중한

기극문서와 대3/-모 소 장품舍 위해 예순이·키·데미 기록문서 난이 설립되었

디-. C.1 러나 기녑사적지듈은 특번5-r정01) 띠·라 %s-리되고 있다.

3.2 新聯邦州

%化가 현내산업국가의 ·(-5뵨적인 3L조리, 사최정체적 IPl촤과정에서 세로

운 방식으로 그 중요성을 히可하고 있다</ 접을 의식하여 束獨)·l·1들과 지 
·

자치던·체들의 議會는 이미 초기 에신·첵정에시 에舍 및 문촤지원부문에 상

당'한 -]-t·v의 ·제윈을 한님'循0. ( 러L-l- 
'힝7후의 

상'필·은 J1디- 맘은 %E 제할 L

게 )필 項으로 21 이는데, 이는 문촤지%·1부문이 한정된 재윈을 놓고 이타 헤

걸되어야 管 상딩'수의 피·제曾괴· 경 젱헤야 하<-t 오]장애 있기 문이다. 骨일

파 더불어 !%s·정j1가 C
I

'

t- 서독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동독지%에서V ()·l,國

家1'FJ인 의의를 지닌 복정 A(최-기11·들을 지원管 수 있을지 fL 지71해이· 하

는지 의 분 가 제기되1겄다,

그 리나 이)11 d91닌에 민 적 인 1는 세계지 인 수준의 n웃項 기괸-들-F 언

- . . M)(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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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대상이 되었는데,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프로이센 城들과 포츠담 쌍수시 庭園財團

- 라이프찌히 소재 바하(Bach)자료관

- 데사우 建築財團

- 바이마르 솝典主義財團

- 부毛발旦 사적지

- 소旦벤人들의 문화시설

각 주정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연방정부는 1995녠 1월 1일부터 일련의 문

화시설들을 장기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같은 
"

燈臺허-劃<Leuchtcurm

- Programm)"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국가적인 문화시설을 들 수 있다.

- Luther 공회당과 Melanchton 1家<Wittenberg)

- Luther가 태어난 집과 죽은 길(Eislehen)

- 프랑켄재단(Halle)

- 퓌억스트 毛晋러 파크재단(Muskau)

- 독일해양·수산업 박물관(Stra1sund)

- 예술아카데미 기록보존재단<Berlin)

- Wartburg 재단(Eisenach)

- Dessau-Wbrlitz 문화재단

- 퓌어스트 퓌글러 박물관재단과 브 라니츠 궁

- Lessing 박물관(Kamens)

- Kleist 기념연구소(Frankfurt/Oder)

- 중부독일 바로크음악 언구공동체 (Sachscn, Sachsen-Anhtrlt,

Th0ring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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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 관렌히.여 -%-요힌· 깃은 겨' 기All-이 소-a-겅 1 11를 공동으로 조 ·l-하고 5

히 긴볼부-l/.-S- Y]-A 지원하·l/ 깃 이다. 
"

燈·-·x,il'劃"을 위해 연%정부1< 19Z

1
,
·1까지 y):.<(·. 2,000만 ])M-J 겨 원'한나. 이 지%·1을 V'해 지7·1대상 분최.시 1의

국제직인 I/-IV를 ·쇄신히.:It 믹-대하게 lAb'·}는 투자수루-불 이느 징//- 매'/·'l'

-<T 있다.

41

燈·車:,i'1 創"< 연방정부가 수행하-l:. -l[!-촤.지원에 新聯邦州기· y·이3,-록 히.<rI

서 니-아기. 이 1 동해 -51 J의 i)q]l
'

CJ統5을 이J,y하려%.< 연Is-징부의 강러한 의

시 의 표舍이 리· 하或니-,

X-독 일최.부분의 AC존과 f전을 위句 -h(임괴. A-시애 A 독의 映:,,l/l:製</l:X

. x와 제작 ]체 1< 잉 화핀·에 내해서V 언)g·징]l-L의 지 ·1이 있었다. 2J- 동안 인

반시 . l 잉화지원 및 파J/기 제정지윈의 
t>-!환% 

V- -b<목지역에 9,0001간 DM

이상·의 지 7]->r이 -言 Ll l +.c이길'디.. -
'

f 동안 11erliu-.]ira11Clenbul·g' 1映,tI%協5기·

섬 <]피 t판서 lie]·liu州쇠- 13raudeol)[Il·g'州에 Ll}%'{· 잉촤·지 우1은 세3'/-운 7'1기·11

1간·게 되있다. 이V씨 E-일 미L>이 집약지어 인 Nordrheil1-Wt>st.raleu州,

]layeru州, 1 1ambul·g·)·l·1와 딩-닝-하게 겅 쟁) 힘· 25 있)- 상네가 되었디-,

c /·$-J·:-지 익의 기-징- 중요 l- 엉파)%신·지로 - H-%8한 포A딤'-바1번스111]jI-H- 스

뉴디오3-의 싱 - Y-, . <] 디·s 이 뱌11%스떼 d- 1-t 의 UhF/i-회시·3-피- / l- 부동산-S-

메긱·힌· 1111 
,i

:
z

·Al'i의 투자의-I/싶· 부과'包'F.로씨, 이 지익은 게< 映',,l>리·.l% jIk로

보존)g/ HI 있게 되있다. 지]-:f까시 이곳 는 스 뉴니오 바1펀스 르/l-최사, y

)p.·h-71빙-송(DRIl) -
I

L이 지.리Y}·s%/)서 디-잉.히-2nC -><수기A-典 깃--l -%힙·적인

미디어&l)e-iL·,L l/]'7'{하고 있니·,

된

b ;-인A. 1 
'

- il央.,,l>iy[L는 )31-v의 체산성 이 위,는 엉최·2라</이 3 3 ·l/을

단이.비리-:.:. I ll.i<l·에 t 게 쇠기 循었다. 그 C-] 니. 지금은 다수의 잉화관이 힌대

촤되 고 세3,L 건신되었다. 이 역시 연방정부의 o]-네'린- 제정지원合 y해서만

가능'壺고 
-

I. 길과 Al람/]151가 71 청나게 늘이났니·(Iq921J: 1,20011[-씽, )9E)4

%A:2,000만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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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민족적인 문화유산의 하나로 677개의 극영화, 2,238개의 기록

영화 그리고 752개의 애니매이션(트릭) 영화들을 가전 DEFA 映畵資産이

해체되는 것을 막고 활용가능한 것으로 보존하기 위해, 베를린州, 브란덴부

르크)·l·l, 작센州와 공동으로 DEFA 영촤관리 및 활용을 위한 公益財團을 설

립할 계획이다.

統 - 條(J은 少數民族으로서의 소르벤인의 특별한 위치를 감안, 소르벤인

들의 문화를 보존 .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작

센주가 1991년 브란덴부르크州 및 연방정부와 협의하여 셜립한 非自律的인

"

소르벤 민족을 위한 재단"은 원칙적으로 소르벤인들의 참여하에 國家次元

의 재원을 투입하기 위한 공동기구이다. 연방정부, 작센)+l 그 리고 브란덴부

르크)+1가 이 재단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소르毛語와 소르벤인들의 문화적

인 다양한 표현들을 보존하는데 기여했다.

. 4. 圖書館, 文書保管所, 文/h財 返還

통일과 더불어 도 서관 및 文書保管所의 영역애도 새로운 조치가 필요했

고 이같은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圖輿館部門을 보면 각 주들은 효율적 인 도서관 시스템의 설립과 확충 작

업을 상당한 정도로 진척시켰다. 효율적연 도 서관 시스템이 란 각 개별 도 서

관들을 상호 연결시켜, 누가 그 도서판을 운영하고 또한 그 도 서관이 어떤

특별한 과제를 지녔는가 하는 젓과는 상관없이 다양한 機能伊) 次元에서 상

호협력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각 주의 ·公共圖-南館들은 연방정부의 연방국가적 구조에 부

응하여 다양한 모 습을 지니게 되었다. 이같은 전제하에 동독지 역의 각 주들

은 처음부터 이 부운에서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국제적인 수준에 도

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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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鷗1끕負'l

폭인이 7인됨에 따라 프%/l.)If-3트(73지역) 소재 
"

t ]-sv시A[l·

(Deuts&e BiblioLhek)"파 리.이3L기히 소제 
"

독일V서1}·(Deutsche

13('Icherd)"은 ]%-/]:JIB·lc· l·각 <.l- 대<L 35고 
"

獨逸圖)[館(Deutsche

Bibliothek)"이라는 1 6 칭의 聯邦'l'l'廳으로 보]'>s되었다,

이긴·-K 
'<11.g-'IL상은 

디-A 과 긷·은 기초에서 거났너·:

. 
. 각 소재지에논 立윤적인 V 서18· 및 

·1문인려이 보존되어야 한다.

- 

. 각 소%l(지의 - :A‥AY-야는 분리 시키거 Ll- 이전)(1 수 W으11) 단지 3빈

%'l- 1 게의 장소에서1dI 효 리 -3- 기·<l -51 있다.

-

. 징·서 라骨·시 
'시]:f)-:y.펄· 

피히·고 라이/C씨히와 크 람d31<·3B-A<에 V j 
'l·

<l·리y준을 칭-奇해야 
'VI-디-,

이갑은 
· 

XI-);[:(l:菜은 동서독지역간 통합의 성꽁·직인, 모 71의 하니·V 긴·+노1

수 있다.

"

獨逸1崩1]El'("은 독 )의 중심 직인 -Id·서자iL실이요 >)U 族1']<J인 ;흐庫이다.

이 도서판은 1913<j이 래 독임에서 奇간dd 인 1-計 및 제작된 Cf盤둘, ]이3811

이/ 피국에서 긴-헹된 3인이 풀y1불, 다른 언어 VIS된 ->·;- 1 작A73d·, 디-

C !어y,L %미 진 독 101} /· 
'{- 

인 헤-13도各 /·711하고 목록을 작성하며 71:tit:

學(N으로 분-h-하·는 과제를 지 니 :l!. 있Ll·.

"

獨逸11'l]yo'9'l 
"

은 S]-CIl이i,l.에서 가장 1't 힉·줄-교양도서관으V- 1994넌 0월

31 인 1재 l
,
:l70만긴의 지-료가 비 &1 되이 있y-미(라이프찌히 약 780만·조1, 프

1 IL平 트 e[ 590빈'간1) · J 징'서 의 : 은 Il}A< 6이니J4 있니·,

"

獨逸1姻7{·<%'("-Pa- 
-b]- -It/l·:A-의 장서목록을 다앙하게 분류하고 集+貞'하이 인

물 BI는 l · l-이/l-로필름 힝 로 t/J-긴-히-고 있다. 나아가 獨逸圖%館은 V서

%/l., 서 점, 분힌시인 기록-8- 지노1 힉'출기:마둘을 위해 키.L복록, 지·기 대이>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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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項, 온라인 서비스 등을 통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로써

.

獨逸圖書館은 독일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도 서콴 제V발전을 위한 필수적

인 기준을 제공해 주며 커다란 국민격제적 이 익을 가져다 준다.

4.2 文솜保管所

동독시절 文畵保管浙'들A 중앙집중화의 경향이 심 微다. 따라서 독일 헌법

정신에 부합해서 각 주와 광역단체들은 가능한 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독자

적 인 관할체제로 전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했다.

統-.·條%J에 의해 聯邦文書管理沈-은 동독지역에도 확대.격용되었다, 동독

의 다양한 국가기콴에 소속되어 있던 文害保管朋-들이 統-條約 제13조에

따라 聯邦文畵管理廳으로 귀속되였다. 이로써 국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자

료들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법적, 조직적인 기초가 마련되었다,

정당 및 대중조직들 산하의 文畵保管所들의 지위는 미해결상태로 남아

있었다. 여기에는 특히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SED 文書保管所가 있다.

이 호書保管所는 정당 또는 각 조적의 委廷文畵들 외에도 국가적인 과제를

처리하는 가운데 생겨난, 따라서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所有權을 주장할 수

있는 서류들도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단순히 추상적 기준에 따라

문서자료들을 분리해 낸다면 文書保管所나 기록실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것이다. 이 文畵는 독일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으며, 1992년 3

월 13일 聯邦文晝管理法의 개정에 관한 법률(연방법률공보 I
, p 506참조)과

1992년 4월 6일 연방내무부 部令을 통해 동독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 이 자료가 앞으로도 계속 保存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 성하였다.

SE會에 의거 聯邦文畵管理廳에 설치된 
"

동독정당 및 대중조직 문서관리

재단"은 1993년초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 때 이들 文書保管所에 대해 권

리를 가졌거나 주장하는 모든 이들과 擔)L契%1의 준비 및 체결을 통해 합

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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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l)단에 巖/L%d 71 청 난 양의 %독정 당 11 대중조직 뵤관지J<l-들은 이로씨

)삔·대중12V 이 . 管 1 있게 되었디.. 聯/l(SL%管1!l!i)<에 띠-리· 분서괸리칭

자료이 용애 있어시 기본적y 로 직A·VI<It 있는 30<)간의 資料·J[:公開<MC%i은

이 財1려의 자료에 는 해당되지 임'는다. 띠·라서 학게, 4 히 시 대사 연구롤 위

헤서는 이 제단에 嶺),포1 지·iL骨< 7 叫'한 II]5-r에 따라 뜯부 
'l- 

原/典으旦

苟·- - 省 수 있니·.

4.:-j 文化財 返還

분촤유싣·의 보존 1활 I
,<효외. 판 l -<히 중요한 것온 인멩-정부와 각' 주정

부들이 구소린 後續國家블로부Id %化11J返還을 위헤 기울인 J%-t 러이니.. 1990

V{ 1 1일 체질핀 獨-.蘇 條約에서 流失 또]-< TI<·[)<l'l{)으旦 옮기진 문촤재의 반

)l·애 A!l· 
'l· '%1의가 

이3-/이兎니-, 박·計%3- 재신-, 시적, 분서지·료 y에 %il·한 헙샹·

괴- ·진분기-L의 데촤가 
'힌재 

진 햄 - 초이 디·. 이 문제가 언제 4곁2 수 있을

깃인·지는 7{제2서)-t 예측할 수 HI다. PL%'l· 독인은 폴란드와 조 익·을 통해

V化{M' 및 m <L )].資뀌01) 괸·한 협 약을 t%었다. 헹Is·분%9되었기니- 닐119시으且

고힝·에서 -2·지진 분최.제들을 피-이·하기 위해 베를린의 %[f[保管)Vi를 통해

언방정부외- 주징부 차7·1에서 핌-범위 한 조사5-Y] 이 5시되었다.

5rn 東獨地-Mi 敎會骨 위 한 聯邦政府의 特別支援

동-<지2.l [il<최들의 대)/-dd-은 l
'

l )Jt-%L -
'

· l /. 최 건물, -목사판 및 기니. 시AIM·

-g- 유지 해 L)·긷 ye] 이 임있나. 재 부속-P- -趾본이고 대부분 ]d 회{·>-의 깅%‥

3'l-V3 정J[!-jIL-뷰디 $IA'헌· V']A혀 가 l-l· 31머 및 제징 지R·l 거절낭"榮니·. 띠-

리-서 과거 聯/l]IX]獨關錄部<7 y ·q1 1부너 1獨敎會{[(-을 지웃1해 受니-.

인]s·1취무]iff-l-:- 貞獨敎倉에 데 
'l· 

이긴·은 지%.1의 인장신싱'에서 1%] VI, If)W

닌 V%i-지 익 :·%회긴축·d%J을 끼헤 매넌 s
,
000만 l]MY 지원慷다, 이7-l'-P ·Zll

징지원에 있어서 임·P에 ) /어이· 힐' 깃·읜 <t:-의 교최들이 /I-같은 제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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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음이 엾다면 지난 40여년간 교 회에 대해 적대적인 정치분위기 속에서 교

회건물에 가해진 損傷들을 제거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이 금액의 대부분

은 新敎敎會들과 舊敎敎會들에 제공되었다. 그 러나 여러 유대敎會들과 몇몇

소규모 지역교회들도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교 회건설 지원계힉은 그 동안 新聯貞에·1의 재정상태가 지속적으로 안정되

어 더 이상 계속되지 僧는다. 즉 新聯邦州는 自體能力으로 자신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6. 東部 및 東南部유럽 所在 獨逸文{b遺産의 保存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들은 동부유럽 및 동남부유럽의 追放地域 및 移粧

地域에 산재해 있는 독일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독일민족과 외국인의

의식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게 하는 임무를 법적으로 지고 있다. 그런데 이

.

같은 법적인 임무들은 독일통일 이전까지는 단지 서독정부에 의해서만 수

행될 수 있었다.

독일통일과 더불어 연방정부는 문화사업을 동독지 역에도 확대·추진했다.

自國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주로 대중적 인 문화활동, 학

문 및 연구, 도 서관, 미술과 음악, 그리고 박물관의 확층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했다.

이에 따라 1991년부터 라이프찌히 대학에는 
"

중동부유럽에서의 독일문학

과 독일어"라는 강좌가 財團講座의 범주에서 지원된다, 1994년 Greifswald

대학에 
"

포메른의 역사와 문화"라는 강좌가 개설되었다.

역사적으로 독일에 속했던 동부지역과 독알인들의 移住地域을 문화려, 역

사적으로 전시해 줄 州博物館의 확충 및 신축작업은 문화유산의 보존이라

는 법적인 임무수행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다. 여기에는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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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가지 프V411트를 인-cr힐- 수 였凍디·:

- 작센주와 괴어 리츠(Gbrlitz)시 및 舍레지 3E鄕)C會외. 봉동으旦, 괴이 리

E 소 제 천 1-]l싱·스 긴축·물인 
"

<J%크(Schdnhof)" 2레지31] 州>(IfP)j

館 실 럽

- Greifswald시. u 11晋41J,L르1-l- )c.어포매2.주, 인방징부, Greil<wald 대

학과 Kiel소재 품<l.l'힝·우회 및 폼%/{제단이 공동으로, Greifs%vald시 중

십부에 있+--> 익사키인 (iuarclian-llaus ·조1물듈 주범에 포메-C州博物

館을 섣7]

7rn 原形保存 및 構造變更

統- - 條1%<J 제35조에 ·근거한 모1빙-징부의 분회Jl문· 과모기 졍지윈을 통한

-2·독의 V게L-,1텃境은 原形保) 
'

. 과 構造變%이 라는 두가지 혼'힙'불이 A집·히·게

뒤쉬 인 힝국이 되있다. 분촤부-ld· 3($조정에 있어 $요한 게기 吾은 디.음과

긴'다:

7.l 
'오化1i闢家와 

聯邦6鬪(

N 1통일과 너 분이 니·니·단 징치, 사회, 깅제부문의 빈촤는 문화부믄에도

지속키인 잉 힝·을 미振니·. 조직 민에 있어 문촤부문의 가장 중요한 진로선정

은 중잉·%11화의 曾피외· 세로운 聯·+l]國家1'l<J . ]L化制度의 사립이었는데, 이뇬

문촤시실吾各 주정부와 지A-M'자치난체로 이귀·시키는 毛과를 닢'았다. 애외적

인 겅우 문최.시실各 I/,有化하는 긱A.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J%독의 주둘

은 한V-1으로는 지빙지-치%9'체의 0[',l'6 l
"

1伸包·.블 장려하51 다른 한1>3으로는

미비 한 분촤·Al·간을 3히 제징 리으로 지원하는 의무를 떠1샅'게 되 었다.

제징문제 및 인사)F제 {rI국1-n-정설·皇 포힘·하이 지빔-지.치1관체가 t I힌-권을

51受1칟-는 AP-제는 붓1지리으7 성공을 거]/었디.. %-독에서 헌지 넘-당기권·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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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管輔權을 이전하는 작업은 문화부문에서 多元的인 구조를 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었다.

7.2 組(輸의 改編

몇몇 동독의 특수한 문화시설들은 폐쇄되거나 IA有化되었는데, 국엉 미술

품 거 래, 콘서트 및 출연 감독, 郡單位의 문화행사들, 기업체 또는 독일청소

년자유연맹(FDl) 산하 문화의 집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 때문에 상당한 인

력감축이 있었고, 이는 전체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a

극장과 오케스트라와 같은 大墮文化施設들은 실제로 인력감축이 펄요한

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했다. 과다한 선過人)1J들이 계속 감축될 것이라는 점

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문화시설의 기술적인 부문에서도 추가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작업은 피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거의 모든 문화시설들이 -老%/(h되어 
있玆고,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를 지녔다. 그 러나 이를 현대화하는 것은 직접적인 비용젤감

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시설분야에서 상당한 비용증가를 야기했

다. 동독의 문화시설들이 전체적으로 서독수준의 효율성을 갖게 되러면 앞

으로 몇년 동안 기술적인 면에서 서독에 비견할 정도가 되억야 한다.

7.3 協力과 競爭

이미 성 되어 있는 文化風土를 구조적으로 변경하는 작업은 시간과 돈

을 요구한다. 이에 관한 결정들은 각 주정부들과 지자단체들이 내려야 한

다. 지방자치단체들의 해당부서가 오래전부터 처음으로 다시 독자적인 책임

을 떠맣게 된 것이므로, 연방정부가 재정지원을 구실로 이에 반대되는 결정

을 내리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

한핀으로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조정이 가장 어

려운 부문은 劇場이다. 동독의 모든 주정부들은 劇場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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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11-l, 劇-%.의 Al)-s t-L는. 빈V시의 다양한 劇場6의 IPl깅에 판헤 전문가

늘과 
-2--b 으로 의 7)을 L.l·21-있q

劇되]11711에 있이 입-으로 및년 내에 XI)정시인 ttl이나 觀客의 Il·f.)뱀t먼 i
;
1J에

서 만족힐·만'진- 헤 21첵-3- 찾는테 성-'%L한니·t$], 이는 분화부분의 구조조징분제

를 기.징- 성 과리t-로 
' 

주1'하는 A!1이 HL:-i..

'힌재 
劇場과 다른 분촤시설<-의 

'$ 
비J/- 1에 꾄-'헌· A·<의가 진 행되Ll< 있<-t

데, 기合식인. >'-] 내화 1핏 신%-f(- 위 
'l· 

세Y}의-MI1- 이3,L이진다먼 이4-l-은 논의

-: · 중요한 <j 수1 -凰- 맺-E dw- 있A- 깃이C>.. <u-,l)느,·s의 개 
·1이 

이j/이치이·만

긱- V 시 ,>-f. 各씨J!- 선징 한 -Id·최.징 첵읍 - >제V 수1행에 2긴 수 있合 칫이

10

- 8- /V J과 니불이 예술가1·>-의 직 j 적, 사회 적 상식-V 간본직으로 ]/1 剋

니-, h히 지--S-旦이 칭-직'曾7各 히·{-:· 쿠/기·CE 피·거의 
"

JIL/%管넌 상쵱·"에

서 <L'11tIl」'場이라-(· 긱 심한 A'l;,0려/·;Aj,L의 진훤·파정애 직V:1해 있니.. 이깃2

기P<의 님'- -
/

I
L 조k이 J /-니 지 I l>리기 L l- IJ 이상 - R-지피 지 섯 

'히·2aC, 
세/]!-운

c [/-2 -날이 - . 예-난 &·A-I%0 세련 
· 

l 
- 

{)J평-V, 횔· l·헌- 최.f<(시, tv'l·쵤·34-의 V

오'- - 이제 %)>- []%피어가고 있-(/-네시 TI· 일' << 있니-. 게디.가 CI>술가들에 게

-[:· 예-%·직인 빈--S'-- · 市場/l·,하-l. )/]을 1111-f-;.:. 학·j(과정이 yIl: 1 Y·1요.히-다.

8. %Ii , 滄

- . 71 에외 적인 4우를 세 1하[1니-]· 오L·날 동독지%애서 , L 각 ·53과 지

tv·지.치닌·체 fL는 민간인3·01 1,'.·회.시선에 대한 체임·l 많0( 있다. h-일

의 %/kJ:.에 띠.라 예-<(쉰‥co 자.8-가 ),L 징·%J다. 특히 각 주恒-과 지)g-자

치VI-체3-은 예술과 ->·f회·륜 )I-L호히.21'< 징'·기 1 페H]을 지고 있디· 기]<의

-k->3-의 삼쵱·oli 비추이 -8- 떼 이 ·:.:- 진체 <·化風.i·.-면 조리 적으M 셰AR-게

개]]]히-1·:.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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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재정적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화시설들은 상닿한 규모

의 聯邦財政投入을 통해 保存될 수 았다. 그 러나 老/(5한 시설물들은 기

술적으로 시급히 현대화되어야 한다.

- 특히 문화의 집 또는 클럽하우스,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던 ·]·墮圖-畵館

등은 많이 손실되였다. 재정적인 먼에서나 주민들의 호응도라는 면에서

볼 때 앞으로 이 문화시설물들에 대한 해결책은 잘 보 이지 않는다. 영

화산업계의 경우 採算性이 없는 영화콴은 대부분 문을 닫았다, 그렇지

않은 영화관은 그 동안 다양한 헌대화계획을 통해 관람객이 늘어나는

新紀元을 맞고 있다.

- 과거 동독시절에는 많은 문화시설들이 觀客의 呼應度와는 상관없이 그

리고 낮은 관람료와 임금을 통해 보조를 받았다. 그러나 이 제 여건이

근본적으로 변하여 新聯邦)+1의 문화는 다양한 競爭狀態에 놓이게 되었

다,

과도기간중 문촤부문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Pd的統合을 이루는

데 있어셔 중요한 요소이다. 이같은 지원으로 각 주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은

구조조정과 조격개편을 위한 시간을 얻을 수 있었다. 그 동안 연방정부가

동독의 문화부문에 지출한 돈은 대체로 서독의 평균지출에 맞먹는다. 그러

나 아직도 지방자치단제들의 문화부문 지출은 더욱 늘어나야 한다.

몇몇 문화시설(예를 들면 극장)의 경우 앞으로 몇년간 중요한 조직개편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지역의 관객과 에술가들은

이제 자유롭고 민주적인 문화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나찌시대<S-

구동독의 장기간에 결친 孤立狀態를 벗어나 유립과 세계와 더불어 에술적

인 공동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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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旨 論

1. 統-獨逸의 放送體制 改編

昏3의 IS'송·은 1
,
L 잇j(t디-도 중앙'7]/·적인 -

'

p·조론 가지고 있었다. 통독의

lg·송은 I%2<1에 션 림된 
"

束獨1)q]閣의 國家放送委.(AS" 산하에 있있다. 臧1家

/j%送委05-:. · y식키 m o - 로는 동독징부의 한 기관이었으니-, 실제로는 SEl]정

지1·f 과 그 t 1론부분 조1 毛 기권-인 SlID ·渥動81(의 통제를 반있·니-, 이 부서는

1980닌 1071 19인까지 존A-健디-.

hOSR<l 동->·;-정 )'
I
(-는 1洲家放%委0S-趾 국가라디오빙'송위원최와 국기-TV骨

송위원최의 平기-지 부문으로 니·J[L었는네, 동독 미.지막 정부인 모드로 정부

<-t 이 누 위원회를 1989년 12월 21 J 해체시컸다,

이같f< 중잉·접51-[ 적 방송c/조가 I%'송$퍄mo-램에 어떤 의 미를 가지고 있었

는가 하는 점은 1%41%J 동< TV에 핀·한 31):D 비 ) 사업{'L서이1시 d,1 러니.j(

있다, 그 M' A에{T 3-히 Ll-음))· 킬'은 내용이 0온다: 
"

우리 딩·지도부 및 t·t

가지도부가 이%11 초 칭-기에 h-<'l'VIa·송)1L't<'I.s!l의 進路吾 설졍 
-螢다-l..c 

사신

-F l;Il 1'h'0'4t'U]가 이 IA'-%매체를 싱치적 이 대各로기 투젱<T-난으로씨 인식하

[i< 있있디-논 ·주1- % 9칙-히 )1 이 C 섯이 다."

1989VI 97·i 30연 국가리-디 7-빙'송-위%1최는 라디오VA- 1, 라디오동A- 2라

는 리·디오mIM'송프로2/파1을 %Il·장-假2tE, 이외에V 베-편린1'M·송, 칭소<·1라디V

(D'Di4), VA-의 $소리, 베-]-d국제라니오(헤외 빵송) -k 밋씩 지 억124-들도

{J·장하었다. 퍄기·TV씽송위 . !회<-:- 돈-!·[· 제 l 
'

l'V와 동독 제 2 TV V
, 로2'( 램

을 %3·징·健다.

1990년 1 71 24인 A獨)님:CI儀6]:- A] 인 71 %y]]룰 -
'

,i-징한 집·정직인 放送定敦

을 의결 健니.. 
"

A<.독 · ;.L:] V 
"

외. 지급- /

"

J·;-31 
'

l'V" 라At 1 9 칭 이 비.%l 동A-

'

l'V방송에 쁘mj]되·c서실-이 두3,i 되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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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동독 방송체제 개편의 법적기초는 統--條約 제36조였다. 동 규정

에 의거 舊 
"

동독 라디오"와 舊 
"

동독 TV"는 /+1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한, 국가로부터 독립된 法/<格을 갖춘 공공기관으로서 骨독의 주

들과 東베를린에 의해 계속 운영될 수 있었다.

이같은 방식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公法的인 성격을 지닌 방송이라는 일

반적인 원칙에 따라 1991년 12월 31일까지 한시격인 과도기간내에 라디오

방송과 TV방송을 갖추어야 했다. 이 과도기간의 설정과 더불어 東獨)+1들에

게는 한毛으로는 망송질서의 정착을 위힌 독자적 인 아이디어를 개발할 시

간을 주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같은 과도기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統-·.·條約 제36조 제6항 1절에 따라 각 주들은 라디오 방

송의 聯邦초:義的 구조에 따라 州政府間 j[·同條約을 통해 방송기관을 해체

시키거나 個別)·i·l 또는 몇몇)+1들의 公法機關에 이관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이러한 공동조약이 체결되지 않자, 방송기관은 統-條約 제36조 제6항 2

절에 따라 1991년 12월 31일 해체되었다.

작센, 작센-안할트 그리고 튀 링겐 州는 中部獨逸放送(MOR)으로 병합되

었다. 브란덴부르크)+1에는 브란덴부르크 東部獨逸放送(ORB)이 설렵되었고,

메클老부르크-포어포메른)·l·1는 北部獨逸放送(NDR)에 俗슴되었다. 자유베를

린방송(SEB)은 방송영역을 東베를린 지역까지 확대했다.

동서독지역 모든 州首相들은 199}년 8월 31일 통일독일의 라디오방송에

관한 州間條約에 서명 兎는데, 이 조약은 公營放送 및 民營放送에 대한 근본

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다. 1992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이 )·i·1間條約의 목적

은 서독지역과 동독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州間條約的 성격을 지닌 放

送法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독일 모든 州들의 방송은 단일한 放送法

制度를 갖게 되었다.

新聯邦州의 독자적인 州媒體法이 제정됨으로써 1992년부터 新聯邦)l·1에서

도 私設 라디오방송 및 텔레비젼방송의 설립허가가 자유롭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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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系 방數民族 역시 지원되고 있다.

모든 지원조치는 각 該當國의 정부 및 그 지역의 행정기관과 현지의 獨

逸人 대표들이 협 력하고 동의하는 가운데 계픽 . 시행된다.

유럽의 공동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舊 동구권 지 역에 살고 있는 獨

逸人들의 대부분이 현재 살고 있는 고장에 계속 머물러 사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들은 두 가지 언어왁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민족간 이해증진

에 있어서 중요한 橋梁役펩]을 수행할 수 있다.

5. 開途國 支緩政策 協方

동·서갇등이 극복됨에 따라 국제적 인 開途國 지원협력은 근본적으로 새

로 운 향방을 모 색하게 되었다. 이데올로기 대결이 끝난 결과, 아시아, 아프

리카, 남아메리카에 있는 여 러 국가와 공동으로 그 들 나라의 개발에 따른

문제점 해唱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표進圍과 開途國 간에

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합의점이 도 출되었다. 즉 )L權의 지속적 신장에는

경제개혁의 추진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開途國의 민주적 . 법치국가적 정치

제도가 분명히 살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開途國 발전을 위한 협력은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빈곤,

촨경파괴, 인구폭증, 에이즈, 마약을 비롯하여 難民事態와 移住民事態는 모

든 나라에게 도전이 되었다, 지금은 어느 일부가 다른 일부에 의존하는 오

직 
" 

하나의 세계"가 있을 香이다. 따라서 開途國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정책은 그 어느 때뵤다도 덤國의 권익과 직결된 문제이며 국제적인 구

조장치와 평화보장을 위한 기여로서 이해되어야 할 젓이다.

앞으로 국제적인 문제는 모든 사람이 자기 몫을 책임지는 dI世界的 開發

共同體와 責任共同體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開途國과 동구권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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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義聯邦州 印刷媒體의 發展

2J B 츠11紙

과거 구동독에는 39개의 n TIJ紙 (31개는 지역신문, 8개는 전국지)가 있어

960만부를 발행했다. 이 신문들은 전격으로 SED, 위성정당들, 대중조직들

그리고 도모비나(Domowrfna: 소르벤인의 소수민족 조직)에 의해 刊0되었

다(부록 Nr. 121, 동독의 39개 일간지 발행인 참조).

정치체제의 전환, 화폐통합 그리고 독일통일이 이루어지자 과거 정당과

국가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었으며 졍치적으로 도구화되였던 이같은 신문

제도는 새로운 신문시장으로 변신을 꾀하였다. 新聯邦)·rI의 H 刊新聞들은 현

재 총 550만부를 발행하고있다.

지역적인 定期磨讀新聞은 과거 SED 15個 地區新聞社들의 後續組織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현재 약 390만부를 발행하고 있다(부록 Nt-. 122, SED 地

區新聞 참조). 이 신문들은 원칙적으로 1991년 4월 인쇄설비를 포함하여 신

탁청에 의해 西獨新聞社들에게 매각되었으며, 매각 총액은 11억 7,600만

DM였다. 연방정부는 본래 언론정책 및 경쟁상의 문제를 감안, 현실적으로

가능하거만 하다면 신문사들이 효율적인 편집젼을 갖추고 大鹽地域新聞으

로서 독립적인 출판을 하며, 이를 통해 신문풍토를 s-權化하는 것을 선호했

다. 그러나 실제로 지방신문들은 분명하게 차별서을 보여 주는 독자적인 타

이틀과 외관을 갖추지 않고서는 완전히 사라有 가능성이 많았다.

대변혁 이후 세로 등장한 수많은 講讀新聞 중 대형지 역신문을 발행하면

서 경쟁력을 갖춘 신문사는 현재 17개이다. 이들은 각 의 판매영 역을 통하

여 언론의 다양성 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동독의 全國紙는 통일독일의 언론시장에서 제대로 살아남지

못하고 있다. 발행부수가 형편없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문을 닫지 않을 수

엾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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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旦 발힐]%j (J)Iii'Il[Ik4' 新1/[]1래총 i(;I)은 성공직 학로 시장에 진S] 했다.

1뇨힌. )%·a신-분, 상·i//AIl·메1112 및 J/{Al.의 l-'l(-w-'M이 있있%·:-데, 인j/-는 호1제

題.i:Ill],A·,의 팅 대로 나오고 있디..

2.2 雜誌1hi場

이애 비헤 新聯11(州의 주1-지시징'은 인 l·지 [j] 럼 딘· 1하게 ) l'간1련 것各 아

니다. d891J 당시 총 576개었VI s·지 骨 고 직· l/3 정도가 계속 發(]'되거나

Il ;:發>]'·되고 있디-. r11<l!혁 이후 시 장·싱·%·이 돌y{하게 되자 雜,['t,%Il:든各 1) 骨

시%]죠] 의 1문성 7{o·l 2) 7]‥지마 1닝 의 진문성 부제 3) 포)·매제게의 l/1촤로

인해 글1익-'한 상배를 t
%
t-1치 못 健디-. 계 1생卷·의 l/1촤, 소비셩향의 <9촤, 동독

지 역 A-·지.들의 세로,운 망항.김·가 모 색 V-이 If['[1기]'場·에 미 71 여피.는 매우

-C. j/']이다

서%]-지이 시 s.l--헥퍼 1c- 잡지 는 이 리 한 꽁It%]상대를 메<뮤여 주었-皇- y{ 독

지·A;·의 지속적인 %옹을 이끕이네지 못하었디-, l)Ii'獨11>i,版]Id: 중에시 가장 성

공을 기$[- 최사<.-< %1싣히 동%:-지약에 돌이맞는 標題를 c/상하]1 -k독 6Ll'1

企菜과 제휴한 출 l·사 ·<·이 다.

'헌제 
기타 오릭'매체, 특히 사설'['V프3;L/I.램에 데한 수요가 매우 커지 고

있다, 띠·라/%-i 인간지외.는 남리 ·雜1포,·分野에 /·한 힌- 호1제 동서독지 익·긴·의 시

상3r조가 /l<.準化되 있다)I는 보기 이 71다.

2.3 新聞 終及

V·3-의 신->/J,L-;:f各 郊達>/&이 독71 銀고, r[1央 ;A.及應(ZVA)이 이骨 납-닝·헴

디-. 가누판메에 의 
' 

l- %Et은 아7 소량에 -M-괴.-蠻다, 가무씬매가 이 릴게 적

었던 것은 E-체국에 속헤 있는 
1질밋 

신)J- 펜-매대의 엉71시긴-이 ·憾-았9데도

기인%1다.

통 1파징에서1.-c E-T-l 競爭111A'/:의 新1]l]i{님(制度'吾 치-충하는 상낭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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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기울였다. 연방정부와 연방카르텔 담당관청의 협 력으로 동독지역의 신

문보급구조를 서독지역과 같은 구조로 바꾸는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출판

사를 운영하는 8개 기업과 출판사가 없는 9개의 기업이 참가하는 混合形態

의 蓄及體制가 생겨났다. 1991년 4월부터 이 보급체제가 個된]版賣와 街頭販

賣를 완전히 관장하고 있다.

Ill. 스포츠

1. 統-以前의 狀況

동독의 중앙집권적인 스포츠제도는 避手體育에 우선권을 두었으며, 동독

의 정치를 선전하고 SED 졍권을 세계적으로 인정별도록 하는데 악용되었

다. 이와 더불어 다른 스포츠분야, 특히 일반체육 및 단체체육분야는 소흘

히 다루어졌다.

스포츠의 계획적인 운영은 광범위한 인적, 물질적, 재정적 잠재력을 기초

로 한 것이였다. 당지도부 및 국가지도부의 결의, 특히 SED 政治局과 中央

委員會가 이같은 발전을 조종했다, 또한 舊+獨의 독일체조 및 스포츠협회

(0TSB)와 그 산하단체들의 조직구조, 목표설정 그 리고 내용상의 과제들은

동독의 정치체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이었다.

동독 스포츠제도에 있어 選手體育 優쇼政策은 주로 국Ail스포츠 무대에서

의 성공을 통해 
"

社會主義體制의 優越性"을 입증하고, 이로쪄 범세계적으로

"

제국주의와의 계급平·쟁에 있어서 社會主義의 强化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다는 목적에 봉사兎다. 다른 어떤 사회분야도 이 選手體育 優先政策만큼 동

독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사회주의체제의 認定에 기여한 것은 없다.

통일이후 동독지역에도 자유롭고 聯邦國家1 J 인 새로운 스포츠체제가 구

축되어야 兎는데, 그 근본원칙의 하나는 스포츠의 0律性이었다. 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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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기울였다. 연방정부와 연방카르텔 담당관청의 협 력으로 동독지역의 신

문보급구조를 서독지역과 같은 구조로 바꾸는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출판

사를 운영하는 8개 기업과 출판사가 없는 9개의 기업이 참가하는 混合形態

의 蓄及體制가 생겨났다. 1991년 4월부터 이 보급체제가 個된]版賣와 街頭販

賣를 완전히 관장하고 있다.

Ill. 스포츠

1. 統-以前의 狀況

동독의 중앙집권적인 스포츠제도는 避手體育에 우선권을 두었으며, 동독

의 정치를 선전하고 SED 졍권을 세계적으로 인정별도록 하는데 악용되었

다. 이와 더불어 다른 스포츠분야, 특히 일반체육 및 단체체육분야는 소흘

히 다루어졌다.

스포츠의 계획적인 운영은 광범위한 인적, 물질적, 재정적 잠재력을 기초

로 한 것이였다. 당지도부 및 국가지도부의 결의, 특히 SED 政治局과 中央

委員會가 이같은 발전을 조종했다, 또한 舊+獨의 독일체조 및 스포츠협회

(0TSB)와 그 산하단체들의 조직구조, 목표설정 그 리고 내용상의 과제들은

동독의 정치체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이었다.

동독 스포츠제도에 있어 選手體育 優쇼政策은 주로 국Ail스포츠 무대에서

의 성공을 통해 
"

社會主義體制의 優越性"을 입증하고, 이로쪄 범세계적으로

"

제국주의와의 계급平·쟁에 있어서 社會主義의 强化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다는 목적에 봉사兎다. 다른 어떤 사회분야도 이 選手體育 優先政策만큼 동

독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사회주의체제의 認定에 기여한 것은 없다.

통일이후 동독지역에도 자유롭고 聯邦國家1 J 인 새로운 스포츠체제가 구

축되어야 兎는데, 그 근본원칙의 하나는 스포츠의 0律性이었다. 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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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국기.차%.> 의 /3rs지윈은 補助의 原則이리-는 l/1위ji'( 제한되있디·, 동·서

목-간 體·(f統·f을 보모1 니·A-과 Al'LJ.

2. - - 般體]fy

통일2인 동<지익에는 62111·V, /<포/> V{-제1·L이 신%6되있다. x-1강 
'l· 

내중스

포츠의 根幹分 이j/미 1,f히 % doll 직 71 네의 71-어에 21헤 운잉되{.:- 스 -%LA단

제(Sportvel·(lill)3이 세 <L 신 5'-]되있다. 이 과성에서 밈'은 깅%. /< )L戰 이전

의 진昏적 인 스포,3 난체1.>-이 새료, 실-이.t-l-]-< 수도 있었고, 니·른 한)>]으V-A.

사31정·별 포츠10‥체3-이 l
'

l (-i!l'l<J인 · . 포츠단제로 71표1-되-L 깅-7-)L 있있니..

스포A<l-제의 <Vi,r,·게 있이서 %'-색--'(민3-·Il. 이 러가 빈에서 -)-'.4:.權- - 헹

시.慷니-, 힌·번 이&->·은 서<지 o }의 < All/치단제5·, 주정부 그 리고 때로{.:- ·지-메

m

t
, t 시<>-IV-)fL터 재정시, 이 님 적 지 원各 반있'다. 인방정부는 d·t·1次)L;의 체·h 협

. 괴3이 산히. < VLK 단체-;-]- C

I
l·
국' 히.러3t y:l· 1이 이를 지우>循으미, fL한 11舞·fi(/%

)l

'

; 의 /<포2프VJ·체 의춤비·3]을 위헤 聯·)1]體5>'IVt舍돌애게 U90년애서 199:-i%·l

까지 1
,
7 0만 DM의 M]Pl , 발%'):資金各 제/慷뎌-.

이 제운!Ap- J,;-히 - J·:· 시 익 의 1버여·J,l.외 스포X-AL긴- 임지·, L /- 리1·), 새교,운

· 

주1쓰 /-. 
.

-/2프.Q'·l·제1;·의 %Ai,dIVI/)Il(에-Id· )/) 사J,L기 기 A ) 2종담에 
, t-g.을

쭈.었니·. 이),!-씨 聯·y]iih源· · V;·->·;· 익의 - -
M호:V:-<도>-제설-에 

게 <1·y] 적 인 지71if

으로2L 사-S-시었니·.

단체b- - 통한 < cV:./ 안동이 가능하VA'·r !)M'정부]-< 처 K부터 동-!·;-의 J;l-

뇨. Al 시 설을 기·23-朴1/) {[(·7)j,i- 시 !M-지.치<')-제 )r/1] c(정J/의 소-8-j-;L 넘

기/VA- <,-. 러 
-健나. 

1(]()21/l 10원 인1%-징부가 d<動1>·: ;10]·)대;luw普 희·대리. - l-

으j( 써 기 의 VA/ 스 AtE시 션 이 s:{ly·정부1J 신녁-칭에 의헤 {l[料로 또는 아

주 상징 적인 가기으3J- 지빙-지-지단제 소-d-E,L 이 1되었(J, 단지 %港과 긴-이

A() 省.제A 에 사- . 퍼 지 엄<거니. - (-<L 싱·R]직y 로 이-B-피]':- / 포井 시실<3-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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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항이었다.

聯邦軍 역시 구동독인민군(NVA)으로부터 인수한 부동산과 부동산내에

설치된 體育施設을 新聯邦州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대적인 지원을

했다.

연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서독지 역의 체육제도가 동독지역에 성공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團魏의 組織率(체육단체의 회원수)은 서독지역과 비교

할 때 매우 뒤떨어진다. 현재 組織率이 계속 커지고 있기는 하다.

3rn 障壽者體育

동독은 수십년간 障得者體育'을 소홀히 해왔다. 이는 장애자의 再活體肯은

물론 - 般體育 및 選手-體肯에도 해당된다. 통일이후 스포츠단체의 조직을

구축하고 장애자스포츠협회 및 단체들을 설립하는 일이 필요兎다. 이같은

과제들은 언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연방 또는 주 차원의 障碑者體育協

會들에 의해 실항되였다,

1991년 동독의 장애자 체육선수들은 障得者體育協會에 소 속되었고, 별문

제없이 시합훈련, 국제경기 출전지명 및 독일스포츠지원재단의 지원대상에

통합되었다. 州次元의 새로운 스포츠협회들은 독일선수권대회 및 기타 국제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동독지역에서 추진되는 확충작업은 연방내무부의 재정지원도 받고 있다.

統--條約 제39조에 따라 장애자들을 위한 일반스포츠 지원의 범주속에서

연방정부는 1991년과 1992년, 각각 120만 DM를 제공했다.

이미 많은 성과들이 이루어지기는 蠻지만, 동독지 역 障碑者體育協會의 회

원수를 보면 장애자스포츠의 확충작업은 아직도 初期段階에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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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4w 選T體'1

오1방내1,<부는 스$[C옥닌·체들과 긴밀히 :1릭하어 동5지역의 選.I·體/f을

L;- J<1체 1 포>제제에 t%]'시키 기 위 헤 핀요한 C중71과졔偏 이 j
,
L 잇인지 획·

인 캤니·, 어 )]에<-t 스./fAIJ'체에 대한 지71외에V p후히 샌.f'.恒/肯- 위 힌- 제

-d-%((극1축, 후 (시실의 파j,L, 1J수제-1)-에 A/-s-한 트 레이너의 게속시인 )1-g.

( 이 <한다. A요한 - ) 포츠 괴-학시신의 계-3/적 인 운영과 너닐이 ·b/목지e(

에시는 W8 f'.]-; 의 )l
'

t}'.K %l;l';'l:問]d)J,:- 스)V[/ 펴 V-{빙-징부의 헌인-t.로 내모시

있다,

q초히 연%g-L)Il/·부의 체.3-애산이 J /배j/ <;-이남에 띠-리.(19901J 1 억 940민.

DM, IZl년 2익 4,57()t%J· 1]M) 스 [%tAJi(본의 이같은 d統·y作業은 2- 진히-3-

J,t였다<동A- 익의 選'I'.體효 대한 세)/리 지%1내- - 에 꾄.헤시논 부록 Nr.

123 침·조.). 신수3·괴- 트 레이 너 3·의 사최쟉 한징을 보장헤 (F.3/써 이<7;. A[[

수들이 t·5:-에서 서톡으로 <y: 移%l%l·.하].< 사대-計 이느정V 71, 졍시 l 수 있

있다. fL'신- 동독지역에시 M전기·지가 있는 스AtK-liL분의 / /조를 -S-지하<]-Ll>

<-L pq'獨 스3/L<옥조.직·3'.-파의 파트니)·]에 기A한 71러도 걸 정 적인 역 헌·을 減

CI-.

聯11('1 온 통인의 ]환오로 /% )J(7·1수까 트 레이너) 및 3'l-동독인VI군 
-

, 포

(IfS]의 %l-비외. 최고급 스포츠 시선율 31·모%i-으로씨 선수 A-V힘-에 / 기

이를 健니·. 이·%써 연16'군·C ·A-()IT녀<제-8-의 능)'l-皇- 그 데<L -7지하논데 .

1])J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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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9 章 獨逸의 國際的 役割

L 유唱 7-聰秩序의 構築

1. 유럽s습 (EO)

獨逸統.·-과 유럽통일은 시종일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獨逸이 유럽 민

주주의 공동체에 확실히 통합되고 大西浮同盟體制의 일원으로 자리를 굳험

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동반국들에게는 지금까지 달성하지 못했던 至高

의 평촤와 안정과 풍요가 주어졌다. 사실 이같은 전제조건하에서만 獨逸온

평화롭고 자유로운 가운데 통일될 수 있었다, 오늘날 獨逸은 그 역사상 처

음으로 미국, 프랑스, 영국 및 러시아와 동시에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다.

獨逸은 모든 이웃 나라와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다. 
" 

통일유럽의 대등한 하

나의 會員國으로서 국제평화에 기여한다"는 基本法의 의무조항은 곧 獨逸

카交政策의 기본노선이다.

獨逸 外호政策의 핵심적 과제 중 한가지는 유럽의 정치적 통일을 부단하

고 단호하게 추진한다는 사실이다. 이 점에 관한 한 獨佛關係는 변함없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束유럽의 급속한 변화를 배경으로 EO 회원국들은 유

럽聯슴(ED)에 관한 조약에 합의하였으며, 同 條%{J은 1993년 11월 3일 발효

되였다. 同 條約을 통해 달성된 EO의 발전은 1957년 로마조약이 서명된 이

래 가장 눈부신 변화가 아널 수 없다.

유럽의 정치적 통합은 獨逸의 生存과 직결된다. 獨逸이 취하고 있논 ED

政策의 3大 基本原則은 다음과 같다.

- ED에 관한 조약의 일관된 적용
w

- 외교정책, 안보정책, 국내정 책, 사법정책 및 갹종 기구에 있어서 ED의

계속적인 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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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O의 擴5k

獨逸各 IS4%·! 7월부터 12월까지 I<fJ 1相{奈1%!.T:會 t

' 

醜畏[T]이 었다. EO정 책

적으로 다시.디-난'健던 6개월 -%인· 獨逸 의장국으로서 1<U의 V'%]/·과정을

인1< 전 1시 질니., [ i-·長期1'C·J(<'!- 獨%.t- A期 ,驕畏國인 35링'<, 스페인, 이1잔

리아파 1 닐 하게 조-2--8· l · 추민서 분제 점 헤긴合 위 1 기초를 미. {해 - b 았

나

獨逸이 의징·/·< 으AA서 수헹한 중 짐과제)<- 다음과 같다,

. 높은 싣오)율의 국복, KL]깅제의 싣-성촤, 사회복지와 지.언한경을 보호하

는 가운데 EO의 14際競<P)) 김의.

- 

직관[적 인 -)[[l·1'] 까$ ·
'V保政'策을 

y헤 - 8-81 %1체의 지·T-외· 안-정과 핑화를

- 7 하고 
-W고히 

함,

. - 국세%[]죄. 테리, 미.약1;9u)1조프.1 의 쇠 치 1괴 %율직연 L'命保]而」s(策과 이111

- 7오] 정 책의 수 립

1994년 7윌 15일 에 개최 된 l<Ull'l ]·. d l

' 

醜 3-SW1최 의를 통헤 ELJ 회 %.>1,[의

국가수1 및 정부수반5- J21Cques Sautpr씨를 /x期 EO+Ai]"委0S 委4).IV으

로 임1 하<:-데 
'骨의하였다. 

1715닌 1 낀 24 ) 이사상 %·1음으로 l<u,'眼·7기. Ri

명 V의한 EtJ-til 委05가 C
I
{ 성되었디.,

獨逸이 의장햄-으로서 수'M한 71 적7- l
'

1jI:l']- 19941i'! 12원 9 1 과 10일

1<ssen에서 Ell최된 l<tJl6' ]/.會,議였다. Il·] (y,'義7-< -78'1봉%1各 한건음 [/] 빈'진

시키2J 실 주] 적 인 문제에 한 /C - Al·기 대 2 ( 방향꽈 기본),·-<1을 
' 

l-징시키 는

김정적 인 게기 가 되 었c}-. 1 ) - S- ·i] 의 산임 
r

/1 려 - :·i- 획·고'히 다시는 신진 시 l 조

치 시 唯 2) 충유럽, 농-h·M], 지 중헤 인안에 있는 )隣·l'%1십·3·과의 %9·게 강화 3)

국네징첵과 l
%5似·정 책의 공·2·사71 깅-최. 4) l<U]i- 시민3-에 게 보디. 디 친1;l)

- - 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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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만드는 喪 등이 同 會議의 주요 결정사항이었다, Essen 회의에서는

中유럽과 東유럽의 여러국가들을 EU로 끌어 들이는 전략이 통과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1) 조직적인 諸關係의 구축 2) EU域內市場과 법률통합에 관한

白書 및 농업정책보고서 발간을 ED執5委員會에 委任한 것 등이다. 이같은

전략을 통해 EO /0[1入會談이 開始될 때까지 적용할 확고부동하면서 쌍방이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EO 회원국 전체 (새로 가입한 오

스트 리아, 핀란드, 스웨 덴 포함)와 中유럽 및 東유럽의 21개국 정부수반과

외무장관이 1994년 12월 10일 會同하였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커다란 의

의가 있다.

EU條約에 따르면 i996년에 政府1'<l'班會議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이 회

의를 통해 향후 EO통합을 위한 중요한 방향이 모색될 것이다, 그리이스가

1994년 전반기 ED 각료이사회 의장국이 된 반면, 1996년 政府首班會議를

준비하기 위해 각국 외무장관의 위임을 받은 專擔官으로 구성된 준비작업

팀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1995년 6월 2일 스 페인이 의장국이 되면서부터 同

작업팀은 1996년 政府言班會議의 준비작업에 돌입 兎다. 同 작업팀의 의장국

은 스페인이다. 同 작업팀의 자문역으로 EO집행위원장과 2명의 EO議會 의

원이 참여한다. 同 작업팀이 1995년 6월 그 업무를 시작할 때까지 EU각료

이사회, EU議會, ED집행위원회는 각각 EO조약이 어느 정도 잘 이행되고

있는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同 작업팀의 자체보고서는 1995년

12윌 15일과 16일 Madrid에서 개최될 EU 頂上會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

다.

Korfu에서 개최되었던 EU 頂上會議의 최종결정에 따르면 同 작업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즉 EO에 대한 조 약규정과 관련하여 추후 검토되어야

할 각종 후案들을 작성하고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다. 또한 同 작업팀은 民

):-i義와 公開原 11에 입각하여 上記 報->陶에 수룩된 조약이행 평가결과에

따라 기타 가능한 개선대책을 검토하고 수립해야 한다, 나아가 앞으로 EU

擴張에 대비한 각종 기구콴련 대 책을 모색한다. 機構問題는 Briisse1에서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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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된 EO f%i.)2.會議의 최종걷정 및 loannina骨의吾 骨해 제시기었니·(투표권

의 비중, 다수결의 기 준, 집 헹위원회의 構成員 數, 170 擴銀에 대비하이 긱·

기관의 작업을 간소촤하고 그 효율성을 j,L장하는 기타 필요한 조치 등).

)994V! 6월 제4·차 [<U議's 1盲選읍 骨헤 獨逸의 의운1수는 81 tAol)서 0919

으로 늘이 났다. 獨逸이 통린퍼먼서 신연12'주 출신 18;-2은 이미 부T[권似는

13-서(HLi프서 EO議8 의워이 되었었다. Brandenhurg께, Meckleoburg

- Vorp[)rnn1eru州, Sachscn·)·i·l, Sachseu. Auhalt州, Th()riugeu州 舍11은 1412

(기 민당 SIM, 시.민닝- 5명, 녹색낭 1 % g)이 있으1「1, 2 ]- 중 8(기 1

11당 0병, 사민

딩- 3밍)은 이미 담시의 유8]의 최에 서 -8-서버업AL骨 수헹하고 있었디·,

Serlin 출신의원은 4명이디-. 獨逸統 · 의 有과, C.4 리고 hER% 1 윈 131자로

EO가 擴假협에 따라 l<U議會의 의윈수는 51S명에시 62(it.9으2'[t 늘이 · 

니.

(부록도표 Nr, 20 찹·조).

2. EO의 擴張

1996넌 1 월 1 일을 기해 3스툐리아, )린·드, 스 웨 Q%이 EO에 가i]히.였다.

120논 3個國의 가입을 통해 경체 러이 감하고 징치적으로 안정되있으미 민

주주의가 공고 
'E 

최 원국들且 채워졌L)·. 3 레서 인방정부는 이들 
C-T가%i-이

E[J에 기·R]하V록 ·>극적으로 j,1 릭循다,

EO骨 북유럽으%L 擴張하는 분제{-:- 지경까지의 擴張때와 마친·기.지로 擴

銀과 
'7(It라는 

긴장3f먼01) 치 榮었다. dP,든 최원<-T이 EO條//)의 批 b<을 통해

곱농·ill를 深化시 키2J - V Il/)源을 확보한다는 젓이 예당초 
'산의사항이었다

02dinburg]]에서 개최되었넌 EU]1%.L·.齒,驕의 걸정사항), 이와림은 深化段1聘骨

거친 후 기존의 제-%J 장치를 비·팅·pi - 한 EO의 북-iV-j 擴張이 가눙'慷니·.

EU는 오스트리아, VI 배-, <-웨 <11을 최윈-]f으로 맞으빈서 變/L期에 집어

들었으la - Ct 비骨이 더욱 <]L게 피었다. 1-A] 전의 종식, 동서 긷'동의 소t필, 獨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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逸과 유럽의 분단극복으로 인해 EU를 擴張하는 문제는 유럽을 안정시키는

핵심적인 支柱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EO가 당면한 도전은 共同體內의

대내외적 안보와 안정과 풍요의 유지는 물른, 이 러한 젓돌울 隣接國家들에

게도 투영시켜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유럽과 동유럽의 隣接國家들은

말할 ·젓도 없거니와 지중해연안 隣接國家들에게도 공히 적용된다, ED擴張

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 앞으로 E낀가 당먼하게 될 도 전은 EO를 深化

시키는 일이다. 이것은 곧 1996년에 개최될 政府首班會議의 과제가 될 것이

다,

. ED와 중.동부유럽(MOE) 隣接國들과의 관계는 번혁기가 지나면서 매우

좋아졌다. 1991년과 1993년 사이 폴란드, 헝가리, 체코공촤국,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려아% i백會員國 協定("유럽"協定)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이들 準會員國家들에게 ED 가입의 희망을 부여하는 것으로 1995년 2월 1

일부로 발효하였다. 1995년 6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 準會員

國 協定이 서명되었으며 슬로베니아는 假署名했다,

'

1993년 6월 Kopenhagen EO 頂上會議에서 중.동부유럽 準會員國이 EO

가입을 희망하고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을 경우, EO에 가입할 수 있다

는 기본적 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바야흐로 가입 
"

여부"가 아닌 
"

j法"과 
"

시

점"만이 남게 되었다.

1994년 6월 Korfu ED 頂上會議 결의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1994년 12월

9일과 10일 獨逸이 의장국으로서 주최한 Essen ED 頂上會議에서는 準會員

國을 EU에 끌어들이는 방안이 통과되였다. 同 方案을 통해 準會員羅들의

가입회담 개최이전까지 정치분야의 중요한 조건과 과도기동안 수행해야 할

공동작업 프로그램이 확정되었다. 同 프로그램은 이들의 가입과정을 지원하

기 위한 일련의 구체적인 조 치를 포함하고 있닥. 同 方案의 정치적 목표는

구조적 인 관계형성을 통해 달성된다. 관계형서의 일환으로 EO회원국과 중·

동부유럽 準會員國間에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多看間 會談이 정규적으로 개

최된다. Cannes E진 頂上會議에서 통과된 白 齒를 통해 중·동부유럽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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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O에 가입하기 7 헤서 는 어t[:'{ 11
11-]f정과 기<l'L가 미-린피어이· 히.는지에

대한 기본 . 1 칙이 미-io되었니·.

중, y부-h-M 
'%l]y7DIM<L名 

l·:t]]에 꼴이)[·이 -:.< 인온 봉·2-외211/,. 안),<정 책

([AAS1))의 21힘.으<,!-서도 27·진 디 고 있디.. E[1는 받1·로1셩 명, 치31/,조·지, 공[41-

-

'

/)
'

- V'-에 ·%1 -l-,- ·:·i'기-룰 징-'Ifd t..LL 침‥가'히·V-5!- /K 히·기 시직 健('-}., EO최인<'·f

-l[ -P 기-/·>'h XI)피공:d·으/,L 하이림· t>Il.'/3- 
C!- 세3학' 및 <·< 세조시과의 VI·게에

있이서 <g‥ -
'

&
L ) /-R·s-l 

'

/(B舍11國의 외VI-기%9-괴· 니%f V벼1하게 
'Y] 

릭 하도록 지

시 蠻다

T t 1 110 121 (i새1<U>

시-8-71 2.Il%p/ 12[J의 12-위$.소)i<-서, 
. 그 리<J NAT()의 - R-V:l ·2+')·.로)%-l 파충되

었니·, 1J] 회 71/·: 과 NA'l'O 회 뉴·l·의 擴·)1하11<·]'h[l-t IL}95VI l.5'L되었니- ()l<.會

(11國: C I. 려 이 스 , W',S(1[$]: 이.이·술·q11.2T-, <,·. i. L웨이, 터어키, 參團,國: Ldl미-d,

y)VI'/- - , 이-t-)) dId<-, 7 /)트 리이-, 스웨 단). ·A. - '

d간1'.-B-i혀녜 J/고2- -]·
[기·A[-은 - R-럽

'

Y] 징各 -k'해 l·:[] 접 < (-괴· 너-bI-이 서-h-·;l ·b'-IW의 準6Ul劍 지.격- 것·추게 되

있다w >f
I
t6

,
· 캐)IA과 參觀[X] 익시 l [-[ 7디bM꾀· 너분어 WI·:U 주요기</-의 인·j,),정

피 및 
·:·
(·)g·정 기 이{·<힘 성:라 1 점괴.정에 V·이 힐· <· 있>J. 이&A-f, WICI)의 </l:

l'銳에 i]-이 한 / 있J. 이처 럼 Wh[)-;-< - G-81의 안보 및 빙·위에 있어서 언체

김· 헝성애 중내한 기이 11 하고 있다.

WEt1의 斗전수헹)j력 [릭-2沙작업- . 언-보징 첵 적 과체, V히 인도-'-t-의 적 , 弓]

-미·-h-41 직 임 1 ,

'
- 를 비롯히-여 fl'·;i幾 

'

,
·:服을 위'한 전누게입에 1]중되어 있니·. l·:U

A-:- 이 치 ;0 ' ·[-자 치<.rn·,!. 
'

i ;l-·]i[<l"動能)J은 힝·상시컴으ji!.씨 꽁동 v ]:·%l.·안)1정책

의 범 위내에 A-> 위 기 l-생시 Wi·:t1]·i- 생-해 -/사직 조치-[호 함 수 있다.

Wf그)와 ]<0 긴·의 V·적 1[·게-趾 Q['-0,V 이멸게 구축혈' 깃인지 하1:· l/-세).:-

1996년에 개최>J ]<[] 」SI)f·I l
'

"

대/]]·o,蹟의 주세기- 될 것이다. 호1 WI·:C]):- 1쉬·Vf

- - 62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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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경찰력을 Mostar의 EO 管輔區域에 투입하고 았으며, 또한 Adria만과

Donau 강변의 舊유고슬라비아에 대한 UN 봉쇄조치의 감시에도 이들을 平

입하고 있다.

4. NATO
, 平+fl를 위한 同佯者會議(PIP)

獨逸國防)J은 NATO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확충될 것이다. NA'ro는 中

유럽과 東유럽의 변화에 따라 근본적인 전환과정에 처했다. 1990년 6월

London 정상회담 이래 NATO는 內的變化를 겪으면서, 그 리고 다른 나라

및 국제조직과의 관계를 재편하면서 그 위상이 엄청나게 변하옜다. 그 렇지

만 NATO는 새로운 양상의 안보정책적 도 전에 직면하여 지급도 여전히 유

럽의 안보와 안정을 공고히 해 주는 支]표役害1]을 하고 있다.

동맹관계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북대서양 안보공동

w

체, 어떠한 외교적 위험에도 대처하는 모든 회원국의 언대, 리고 유럽내

NATO 회원국의 多者間 安保政策 및 國防政策 등이다.

그 런 의미에서 국방기농은 변함없는 핵심요소이다. 그 러나 1991년 Roma

에서 통과퇸 새로운 전략에 따라 NATO는 더 이상 아무도 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감축하여 최소

한의 防鎭態勢만 갖추고 있을 뿐이다.

1994년 1월 NATO 정상최담은 WRU에게 추가적 인 군사행동능력을 부여

해 주었다. 앞으로 WED는 NATO의· 조 율을 맞추면서 편요할 경우, 소위

Petersberg 협정[인도주의 및 구조용 투입, 평화유지 임무, 위기극복을 위한

전투개입)을 근거로 0體의 군사작전을 위해 NATO의 資源과 軍事)J을 촬

용할 수 있다.

16개 NATO 회원국과 22개 동반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1991년말 창설된

- 

6그9-



築9章 獨逸의 圖際的 後'畵1] - -
-

-

닥대서잉. 
'Y] 

력최 의 (NordaUa110scher Kool]eratiousraL NAKR)는 A-{R)에

긴치 안정을 촉전시키]1 벤촤에 · /체적으로 대웅하는 장지);t서 /1 -윈지1성

이 입증되였니.. 1994<·! 1월 NATO 정상최 h::]- 이 배 NAKR-F l%'.+Il를 위헌·

11TA·會,賤를 동'해 보VI·퍼었다. /p+Il를 위한 Ii-t]fl'.<E'6議(PfP);-< N/i'1'0피·

헌제 6>]i -k빈국으로 뉼이난 NAKR간의 군사려 · 졍치적 공동꼬] 럭이 날성

되기까지의 과V기-趾 선징하고 있다, 1994노1 6원 러시아 억시 TI'l]-趾 위한

1례f<1겨%會1-滿의 기11,>·서에 서 LS 했디-.

1994VI 1원 정상최담을 통헤 NAT()는 모e 기·3]희 1-M'국둘에 게 분i를 개

ts'헌-니-는 NATO 擴314에 <l· 
'{· 

기본입징'-펄· 표 I d한 삐· 있디·. 니-아가 NATO

회원국 외3,L장'판들-F 19<14VI 1271 
'

시ATG 擴·炭))'A· P%11'l<)F 로 1구겁토하

Jt 이와 판R'·{된 졍 치 적 .

·Jf사·직 분 7'1을 게진하기jl 길정하있다. 가입대상

-L·
: 획·졍 또는 기R]시점의 라징 띠-위] HI있0. NATO P%]·韶의 인3(기· 19%

%·-l 며름에 81·성되어 d95닌 가을%이1/·l 그 %/과가 니·各 것이다. 다음단개는

/f 후에 가서 논의된 깃이다,

199 닌부니 NATO는 유럽내 
-C

i' 직인 위기[r복에 기이하고 있다. -8-/It슬

리-비아 V·젱의 깅A fJN 
'갓保·011의 

1의사힝- 시 헹에 침-이하고 있다, 시중해

외. 북네서잉. 싱·심진투부내<. W]<tJ와 공동으로 Adrit1만 봉쇠]의 김·시와 괸-

1에 ]·여하211 있더-. NAT(j의 AWACS 정친-기들은 1992<l 기-各부너 UN

安保111!.가 -
'

(v·AL'한 11osIlia-Ilel· . e gow iutl 영공심-의 비 弔·/f지7- 준수이J,)-吾

김·시하고 있(J·. 이 는 1993닌 47:1부디 NATO 신투기j;L 내체되어 3]J,'-를 수

하고 있다. 1993V{ 이름부디 NATO 군- - 기-:.:- Dosuia-Herzegowiucl -/1[C

[jN l-8 력의 보호 및 데M J,L호·지 역1.1> RI무-f&11을 위혜 내기하고 있니·.

舊-H-고舍라비아를 비롯하이 -H-80의 이 리곳에서 1어나고 있1t 7'{투적인

대치상테를 볼 때 0음과 같은 주]은 131씨한 사실이다. 즉 OSCI<는 볼론

UN이 [p劍擎9L:l·-·]體외- ]<]A'j[llu]體가 L 나->-에 게 부이한 분젱의 lg지 14 위기극

복을 효율적으로 수'4하기 위 해서는 이론이 이·vI 시-실상의 강러한 지원을

필요로 
'l.니.는 

접이니-. NATO는 핵가-' 동·제의 평촤H]무骨 수헹하기 위해

. - d그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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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國的 軍事協力에서 얻은 경험을 비롯하여 그 능력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NATO는 산하 정치적 . 군사적 조직들이 증가일로에 있는 중대한 과

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설정해 놓았다,

I

5. 08CE의 制度的 擴充

統-獨逸은 유럽평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08CE(1994년 12월 31일까지

CSCE)의 제도적 장치구축에 계속 세싱한 주의를 기울이고 였다. 유럽의

분단이 극복된 이후 CSCE/OSCE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시키는 방법은

1990년 11월 21일 국가수반 및 政府爵班會議에서 통과된 파리헌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 每 2年마다 국가수반 및 정부수반 頂上會議 개최0996넌 Lisbon>

- 까務長官會談: 최소한 1년에 한번씩 개최되는 OSCB 最른;定例 자문기구

및 결정기구임.

- 高位군務員 理事會: 고위 공무원들이 최소한 1년에 두번씩 Prag에서 회

동하고 閣債會議를 준비하기 위해 1년에 한번씩 會同하며 원칙적인 정

책방향을 설정함.

- 常任理事會: 大使次元으로 구성되며 Wien에 설치된 상설자툰 기구 및

결정기구임.

- OSCE 安保協力 포럼(Wien): 향후 지역군비감시를 위한 방안 수립, 군

축분야의 의무수행여부 감시 등.

- OSCE 경제포럼: 연1회 Prag에서 회동하며 시장경제로 진입하는 동안

과도기 지원

- 現職議長(원칙적으로 議長國의 외무장관 또는 차관, 임기 1년): 광범위

한 재량권을 갖고 OSCE의 중요한 행정업무 수행. 회의를 주도하고

OSCE를 對헉-的으로 대표

-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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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y頭體制: 힌직의 징- - i- 전7]의장 . f 수임의징'

- OSCI< 事務局(Wien), 사%L실(Prag): OSCI< 짐정기구에 내한 지원, 최의

骨비, 헹정뵌·리, <d-축분이·의 
'헙 

력우]무 1듯 분샘t-M'지 관런 업부수행을 위

한 
" 

분쟁1-M'지본부", 1993닌부E·l 사무총장이 있읍.

- A'-}-:-l-:義 制/흐와 人權을 위한 사][L실(비.11시·비·): 파리 
'

· 

[징을 y해 
"

자-T

신거 사무실"로 운뒹.푸].

. - OSCI< 總舍: 최우1국 3L에서 빈길'아 연리논 % i.例會1惱. 사무국온 旦 펜

하%11에 있음.

- OSCI< <la(·數1<族1/Il題 All :擔 ,i<等耐務'l·'l': 면최·를 위'y]한 기·능셩이 있는 少

敵1:C族 분쟁 %dI-셍을 조기애 깅31(Deu f-laag)

- OSCE t淵整 및 <Il·哉裁判]%'(·제네비·): 1994년 5월 29원 제 바에서 개최

되. 의),L리이기논 하지만 l&1직 
c /·속럭이 일는 조징임, 핵‥ x/1키 구속럭

이 있는 /l·栽裁判도 인정 管([994tJ 12월 6일j(터 발효).

OSC];븜.:- t), 모<C-l- 비., 베를린, 管레니., %리·하, 제 1·]]- 등지에서 )]1최71

최남에서 여 러 전분분야에 ·긴·지 싱·이헌· 피-·;(효파를 미치는 긱'종 제V·직 징·

치-趾 개1랑하고 이룰 반아 들었 - ,

2 1- -S-A디1:- 
- v- 최71국들이 (ol]%-!대 인권

추]헤사레, ·d11'Il[常1'F) 군사할% 으V- 인힌· 우.리시·항 v과 갑은) 중대사데를 에

의 주시 하'J, 남사-:·fL을 T]의여 초 칭 또는 71-어시키 이 런 사태骨 OSCI<

])%P%j에시 처 리도]V록 키·으로씨, 핑화적 헤 l-오- 벙.이하게 하거나 다른 l'M-11]

의 정치적 가닉읕 가할 수 있V록 하A--:-네 있디·.

OSCE는 IZ2넌];L티 [

/,見1]管)耐 및 豫1P)[l/·J 外交믈· - . 1 헥심괴·제로서 계t]l-兎

디-. OSCEl-':- 域[)%] 국가간의 분쟁이 익-촤될 소.지가 있는 징우, 개3]省' 수 있

다, 그 리한 실 1는 l)l-틱 3-:·< 
, 但 니·우, . Y-크라이나, 타치키스틴-, //- 3'iL지아,

·체巷 등지에서 퍼 고 있는 핀·찬횔·V, 지·문31·%-, 중재활X- 노L을 k 수 있디·.

OSC[·:는 9개 에 -Id.젱에寺을 위한 ]간期 . p/:]l']Oli節141을 피-긴 운될-히-고 있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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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 중 상당수의 獨逸人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같은 분쟁지 역

에 참여하는 OSCE의 기본원칙은 
"

最少干涉主義"라 하겠다. 또 하나의 공

인된 원칙은 각 회원국은 自國 국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그 활동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03CE는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주변국가에서 행한 制裁支援 임무수행에서 보듯이 융통성있는 多國的 장치

로서의 서과가 입증되玆다. 여기에도 獨逸은 막대한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OSCE 圈域內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분젱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03CE의 분쟁예방적, 평화유지적 통제장치는 부단한 뵤완과 개선을 필요로

한다. 05CE는 결코 평화유지를 위한 유일한 보 장책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회윈국들이 그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OSCE 업무수행에 필요한 財源을

부담할 채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정이다. 賀賀 08CE국가들의 경우에는 아

직도 03CE의무사항의 준수와 적용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질서를 구축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OSCE 圈域內 舊 공산권의 기존구조가 붕괴됨으로써

비단 새로운 방향을 모 색해야 할 국가들 뿐만 아니라, 旣存 民主國家들도

05CE의 일환으로 달성해 놓은 젓을 관省하고 새로운 조건에 적응해야 하
a

는 과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獨逸은 예전보다 훨씬 강력한 06CE의 추진국이 되었다. 05CE를 정치적

. 제도적으로 강화시키는 중요한 역동력은 바로 1994년 부다페스트 頂上會

陵에서 최종 의결돤 기본적인 결정사항에서 나왔다. 이 기본결정에 따르면

"

地域協議體"로서의 06CE는 UN헌장의 정신에 입각하여 域內 분쟁예방 및

위기극복에 관한 한 우선권을 갖고 있다. OSCE를 위한 獨逸의 병력투입이

일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은 i993년 6월 15일 Dr, Wilhelm HOynck

大使가 OSCE 初代 事務總長으로 취임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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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統 - 獨逸의 WYf: 1曾)k

I l·유</-1과 +-8-M의 이 버 니.리-V·은 i
'

1 1괘의 A,!- 헤<1에 있이 인/Il- 8,100딴

I M . 가조[ . h-8:l중신부의 4 제-Al잔a[ l 統 · ·獨逸에게 많·온 싯各 기내하고

있나. 부깅·한 獨%y/ 이 국가-k의 4 ·재1/1진과 징치적 안정合 A-이하/게 
'헤

주기 )l'l]분이 디·.

1. 이웃이자 la]fP-A로시의 獨逸

統 - 獨逸은 VIAl(정 처에 있이시 이-(이자 동);)l·자로시의 첵3] 이 게속 2가

히-3-t 있디·. / ( 리/J ·기·는 渥'3% 외.'l·l-정 체의 K-)l%1성괴· 
에<기·능성· W헤 리· l

'·1다. 또 1 - R-81공-AL제외. -hI·대시잉· -2-1% 에 소3·5'·1이 있<2 것 이 -7-리 獨

逸의 지A-d']인 A!l·심시.인 만Y'l· -!호히 프 링'<되- 미국 %A 기니. 이 지익 E·18‥:·l·

과의 천선판게기. 질· - 3-A] 되어이· %'l-디-. 獨逸과 프 람스는 -7y]昏인의 띄사적

%171성에 %3· 1 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습 獨<AIdA]係는 -H-럼통원의 1함

31는 추진 러 이1J. 獨逸과 프랍소는 간1대미뷴의 기·장 밀 기한 관 률 I%고 있

다. 나이-가 프랑스는 신인19'주 2

/좌에 지 대한 공'%':1을 하Iv 있디·, -TV:1통일

파 자-8-스번 
-:·
r J

,
L 익 은 우리의 %$-를 약·'속하는 기초이디·. 

-人개q'f(·:을 
넘나

-

LC
- 는 친신괸-계는 타지 - 리의 인-보·l/이·에만 관 되는 4이 아니니.. 국제겅

졔리 측먼에서 獨逸은 - R-Y]과 미<·( 간이) i·<·'힝 이 - 8-지되도록 미5[과 공동으

V V 력히.2 있다. 미국과 -S-'·/.i l-의 
-;·r형-S-지가 

너'1'3. )l]役을 Ac,骨헌- 國

際'A易 l
'

I l l.1化의 우1AL릭이 :/l 떼분이나. 이와긴--F 사실은 특히 X-hf지의

긴이 라는 판$]으旦 뵨 If1] 더욱 중대한 의미를 V'고 있다.

우리P 미-:·f과의 -:<A 한 VI(l.l-자 1%l·게를 
'<'l· 

VI 되曾아 본 핀요가 있다. 獨

%에 있어시 :笑國과 $陽逸 <l·의 판계가 특수한 성걱을 띠If 있다는 T'j은 베

·趾린 위기가 J-심1健-g- 떼와 獨逸 통원과정에서 VI'-러지게 니·타났다. V-T

]rn 파

� 

동-77], C( 리고 蘇聯 承繼國家돌의 게 이과징의 성-'A 가능성과 <,c 진(%l)

관)'l- 안단에 있어서V 獨逸과 :(1핵/ 대제직으로 의견-皇- 릴-이 하고 있다.

. - dd4 -



第9章 獨逸의 國際的 役割

과거 獨逸까交政策의 딜렘마는 변화무쌍한 세력판도속에서 서로 상이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 적정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던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獨프이 유럽공동체와 대서양 동맹체제에 결속됨으로써 해項되었다.

9個 隣接國으로 둘러 쌓인 유럽 중심부의 統-.-獨逸은 그 어노 때보다 더욱

모든 E낀회원국과 함께 공동 외-2·안보 정책을 전개해야 할 임7를 지니고

있다. 수 차례의 외무장관 최담과 외무부 공무원의 交流를 통해 전대미문의

밀집한 공감대는 물론, 人間關係까지도 형성될 수 있었다.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서 이 러한 방볍으로 달성된 EO의 P%j的 透明性은 곧 모든 회원국이 과

거의 秘密 幕債政策을 철폐하고 고도 의 신뢰감을 구축하였음을 말해 주고

있다.

1995년 1월 20일 獨逸 연방의회가 체巷분쟁에 관해 내린 결의안 중 
"

獨

逸은 러시아의 동반자요 友邦國家이기룰 원한다"라는 내용은 統 - 獨逸과

러시아의 관계를 함축적으로 표헌한 것이다. 러시아는 국제법적으로 舊蘇聯

을 숭계하였을뿐만 아니라 이로써 2 + 4 조 약과 獨·蘇 선린.우호· 협력 조

약의 당사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獨. 러간의 양국관계의 기본원칙은 옐친대통령의 Eonn 방문을 기해 서명

된 1991년 11월 21일자 공동성명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공동성명온 러시아

와 獨逸間의 정치 · 경제 · 학술 및 문화부문에 걸쳐 방대한 분약를 망라하고

있다.

체巷사태로 인해 양국관계에 검은 그 림자가 엾지 않다. 연방정부는 처음

부터 OSCE의 底)J을 활용하여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을 구하였다. 이것

은 곧 양국관계를 계속 강화시키는 선결요건임은 물론, 긍통된 가치관을 바

탕으로 하어 同담者關係를 형성하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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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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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화�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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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呵 있기1- 
'하지만 -:·

;·제직으로 중요한 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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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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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 위 지-(J- 치-시 하V-[·c 하-(:-데 %, !>--A·빤 기이-3- 循니.. 유·<]의 정·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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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계속하고 있다<트란스니스트리아, 아파시아, 남부 오서]티아, 베르크 카

라박, 타치키스탄 등)

獨逸관련 최종처리에 관한 조약을 통해 獨逸과 폴란드 사이의 국경은 확

정되었다m 이 國境確定條원J과 방대한 善隣條約은 1992년초 발효되었다,

이 러한 양국간의 여 러가지 조약이 발효된 이래, 獨逸과 폴란드의 관계는

오늘날 상당히 발전했다. 즉 양국간 선린조약은 예상했던 것뵤다 훨씬 빠르

게 활성화되어 각종 불편한 관계가 제거되고 양국관계가 크게 개선되도록

하였다. 연방정부와 폴란드 정부간의 접촉은 긴밀하고 신뢰에 가득 차 있

다, 또한 양국 정부는 폴란드에 있는 獨逸系 少數民族을 지 원하기 위해 공

동활동을 벌이고 있다m

獨逸과 폴란드는 1991년 이래 每年 개최되는 양국 의무장판회담을 통해

獨佛關係의 선례에 따라 앞으로 훌륭한 콴계가 헝성되도록 노 력하고 있다.

양국은 광범위한 경제교류 및 문화교류를 수행하고 있다, 이미 합의를 본

반域間 協力과 국경을 초월한 협력 등은 약속대로 시행되고 있다. 양국 주

민들의 국경통과 수속절차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 렇지만 아직도 더 많온 노

력 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1992년 가을, 獨逸이 헝가리 및 舊체코슬로바키아와 제걷한 방대한 내용

의 우호·선린조약이 발효되%다. 獨逸과 舊체코슬로바키아 간의 우호.선린

조약은 ],992년 12월 31일 체코슬로바키아 연방이 해체됨에 따라 그 欺繼國

家인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으로 조 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移轉

되었다. 이것은 獨逸과 체코 및 슬로바키아공화국간의 법적 관계설정의 기

초가 되었다. 연방정부는 獨逸과 폴란드 관계의 선례에 따라 양국관계가 증

대되고 강화되도록 노 력하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承繼國家인 체코공화

c-7과 슬로바키아공叫국은 우리와 대등한 동반국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우호적 인 獨逸과 헝가리의 관계는 1989년 동구권 사태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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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났은 떼 힝가리가 獨逸과 - S-R]의 분딘극J·e에 기이 함으료씨 -3-수 'l· 
위치

를 차지하게 되있다. 니·이.가 잉·1·[All-VI]는 조약-皇 통해 더욱 
· 

촤.q었으미 오

는%-l' -直 v 
'l- 

귀감이 피 고 있0. 잉;<·: 은 어/-· 1
1[1으로 A<니· 獨逸과 l<L2회 [1핵

과의 
'험 

력A'l·계에 -W· 지않-(:- -A'-V l- 괸·게를 - G.지하고 있디-. 獨逸-F 힝가리의

중요 
'l· 

정 지키, 경제 시 1니愛1aV]이미 잉:학간에<-/ 이·]/-런 분 %1 이 임다. 인18'

정부와 
'헝기·리 

징-y(는 )i219]l't<)으로 긴.VI 한 J.l-<음 히·v-1시 2·: 무제에 판헤

공J,v-d·십 올 니·다 5( 있디..

獨逸 l%·j Ai'0(-l)-·o 
-:·
:'기·A->-과],:. 지--沙 )( 약·-을 제긴하었다. -< 獨逸은 19러

<CI 108) · l·t-가리아, 1992넌 4 1 - g/-미·니아외. )vo-l%))條%dJ 제결하었나 깅

세, 제징, 빔·l-'f, -/,!·최- V- 디-IX'l%0에 컬 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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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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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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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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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3월 20일 安定條約(StabiliMtspakt, 공동 외교.안보정책의 일환으

로 체결한 것으로 EO사상 최초의 共同活動 중의 하나임)이 체결될 때 獨

逸은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 安定條約은 EO 회원국과 중.동부유럽의 準會

員國, 그리고 이들 국가들이 隣接國들과 체결한 정치적 조약, 합의, 공동선

언 등을 종합적으로 統슴한 것이다, 1례 條約은 OSCE의 일촨으로, 그리고

OSCE의 諸原뎔1]과 義務를 기본바탕으로 하여 지역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

로 정치적 구속럭이 있다. 同 條約各 1995년 3월 20일 OSCE로 넘어가 계

속 시 행되고 있다. 1司 條約은 E집 擴張은 물론 우호선린관계의 촉진, 국경

을 초월한 공동협력, /J>數民族問題의 해결 등에 있어서 중·동부유럽국가돌

을 도 와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同 條約에 첨부된 구체적 지원조치목록은

곧 ED가 上記地域을 안정시키는 사례들이라 할 순 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 대한 관계는 同 期間 중 매우 긍정

적으로 전개되었다. 1993년에 선언된 공동성명을 근간으로 특히 定例 高位

級 접촉을 통해 긴말하고 신뢰에 가득찬 對話가 진행되었다. 무엇보다도 연

방정부는 1) 발틱 3국의 지속적 독립보장 2) 유럽과 북대서양 관련기구에

발틱 3국의 접근 3) 개혁과정의 지원 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했다.

연방정부는 ED 회원국과 조 율을 맞추면서 발틱 3국 주둔 러시아군대의 完

全徹收를 단호하게 주장했다. 그 결과 러시아군의 철수는 리투아니아의 경

우 1993년 8월 31일,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의 경우 1994년 월 31일 각각

완료되었다. 이와 동시에 연방정부는 발틱 3국과 러시아간의 관계가 지속적

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특히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 계속 정착하기를

원하는 러시아 사람들을 현지에 同/h시키는 것이 중요한 선결요견이라는

점을 부단하게 강조했다, 발틱 3국을 EU에 근접시키는 문제는 獨逸이 RU

의장국이던 시절 서명된 발틱 3국과 ED와의 自 由貿易協定이 1995년 1월 1

일 발효되면서 진일보하였다. 그동안 발틱 3 의 ED )j[IA問題를 다루기 위

해 2994년 12월부터 시작된 럽협정 체결회담은 1995년 6월 12일 서명됨

으로서 성공리에 일音락되盟다, 나아가 獨逸은 발틱 3 의 유럽위원최

(Europarat) 가입을 적극 지원하여,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의 경우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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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C//고]고 라트비아의 검우 1996닌초에 각각 회우1국이 되었다, 반며 3국이

-

· 

l Il-趾 위힌. la]件-/75鎭(l)fP)에 참여하고 있디-는 사실을 비旻하여 1994노1

WI<U의 
'"

%l-",會(A國" 자리各 히13-한 심은 궁극적으且 안보징첵분야에서 집

중적인 7] ;A] 이 이>L어·지 
'

t 있음을 f끄�-해 준다,

招89넌 이 레 獨逸은 이러기.지 기구흘>- 昏헤 중· 동부-7렵과 CIS 갹'<·:·이 추

진하3t 있는 게헉과징이 성-'2-힐 수 있도록 제졍적, 기출적 지우{요· 수宅하고

있디-.

이러 
'l· 

지i.13/냅1-;-t· CIS 최 원국의 징버- 1989넌;/1부디 U94V녀1'까지 l,000

억 DM애 VI'헌-니-(부록 Nr, 134 71-조). 이1,L씨 獨逸은 이돌 국가에 대한 最

) t 資/k供與國이 되있디-,

초기에는 獨%統 - 과 직 접 :(
/며J{V:{ 이 러A 을 VI이주기 위 해 인도주의적

시y:1을 히.-l:- 깃이 -Y·.<)사인-이있다. 
-

'

C)- 중 기-징- 규· 것으로는 獨逸統 - 시 7]

힌· 소<s에 대 1 X--l<-의 
'dS黑'리副聯 

V-'Il-검(R換]O 3;L분회·의 진·고), - /.

리고 러시이·군의 獨逸 M-:l.o: 및 徹'!l(과 CI
!l-계시1·< 제 징직 축121을 3 a· 있는

네, 수자의 심A- e-]시이., -Y- 1 리·이니·, 백 러시아1-l] 45,000듕의 주1/11건신 및

建資材 l 
'

. 場을 위 한 83억 5,00()n(l' l]M 동이 Lyl함된니-rn

'힌 
$ 점사향은 경 제교)'F 및 자]/-지A·1분이·이더.. 충 210억 DM'에 님-하는

Ilermes y,L증-S· 통헤 舊蘇聯과 이를 습게'린- CIS 최무1<·[들은 1991 h·1J)L티

1994VI까지 중요 
'l- 

A<자재의 수입은 -l · P- 수출지향직 셍신·시신을 /
I
d·<초힘·

구 있었다. 1995년도 CIS에 내 
'l· 

j,<-'V3i-모]-< 25억 DM이다.

獨逸은 A졔-t聯에 r]i '한 
최 대 채/국'-2 3'i(서 仙'務<-l[-If換애 대한 ]

,
L Id' 게속

%1이지Ltl 있q.. 게헉과정이 l%ill 피'시 엄' , :
- 8- 하기 위해서는 {VI務<Ill<換이 l

요하기 떼1,>.이 니·. 19Tild기· ]LA/IV(에 체길된 02'務<-/님奐協>C을 통'苟 려시아가

지骨해이· 힌- 상은1-甘 약 127익 ])M 의 싱-쵠-기간은 최대 15VI으로 연징'뇌었

디-. 1995%-1에 제조[:d 에정인 정을 %해 악' 50 DM의 싱'271- 리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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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숫한 방범으로 처 리될 것이다.

CIS 각 회원국의 개혁과정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이제 국제금융기관의 역

할이 매우 커졌다. 연방정부는 이들 국가들에 국제금융기관이 대대 으로

참여하는 것을 처음부터 지윈하였다. 왜냐하면 개혁에 필요한 財源謁達은

이들 국가의 능력을 초월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여러나라의 연대적 인 노력

(共同負擔)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世界銀行이 주도한 각국 자문단은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여 광범위한 경

제정책적 대화를 나누었으며 多者-間 및 雙務間 지원을 협의 · 조정하였다.

G7은 1994년 頂上會 
'炎을 

통해 경제개혁상황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요며 이로

써 서방측의 러시아에 대한 지원과 1994년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새

로운 활기를 띄게 되었다.

多者間 및 雙務間 지원은 CIS 회원국들의 개혁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

쳤으며 개혁작업을 진일보시켰다. 시장경제로 진입하는 중대한 젼로가 설정

. 되玆다.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경제적 낙후상태는 조만간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다. 體制轉換過程이 구체화되고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재정지원은 물론 자문지원이 계속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個人投資가 中長

期的으로 활서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個人投資를 통한 자본과

know-how가 없이는 경제부寺이 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래서 연방

정부는 CIS회원국들이 個)L投資를 誘導할 총체적 여건을 마련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나아가 연방정부는 자문프로그램 및 기술협 력의 일환으로

이롤 지원을 것을 뵤장한 바 있다.

)990년부터 5994년까지 발틱3국과 중.동부유럽 어 러나라의 개혁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獨逸의 지출규모는 450억 DM에 달雙다. 이 금액 중에는 雙

務間 지원외에도 EU가 제공한 급부의 獨逸 분담금, 유럽재건개발은행의 獨

逸 분담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雙務間 지원으로는 주로 수출과 직접투자에

대한 국가의 - 回性 保證, 그리고 자문지원과 같은 것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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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동)i-l,-G-s-j 이 러니.리.·l} c)1한 獨逸의 雙)fAll[1 지 )P f;2/l 최h:-]'에서 제기

되었는 ,
l<U 집 M위 원회 가 서 Iv· 24게 산임1·i·들의 지 ·1을 조- 징하2nC 있디·.

(124 통 11지. , L에 따로민. 獨逸·0. (ry$Il;] 및 V EIll] 지71<·r으로서 제]윙를 자

시하/,< 있디.. 중 . X.부-h-·<-j에 대한 獨逸의 지 원사힝-이 부록에 수록피이 있다

(부록 Nt'. l:15).

지-;[Il.까지 기.t인

� 

, , 러PC k t . / 디어 <1실요. I%고 있다. 중.y부-8-럽 )
,닉d-의

-:,
(.기-0-은 ]J.·%히 게선피2,L 있니.. 그 l· 21-liL국기·의 김-위 이미 11·복한먼-힌-

%/> i齊]&長을 보이는 동 게힉 의 %게]]AI가 니·니-나고 있다. 이세 이들 <·f가의

깅제가 건) 티.되 도8 하는테 있어서 기.싱· 중IL'한 깃은 서 방시장·S- 이5에

게 開放'하7-[- 깃이1J

잎:으<L 獨逸< 자분을 -$한 기술키 지윈Id이·에 집중힙' 깃이 c}-. 이러한 지

-

c<.!의 
목)f<--· 

·%>[Q[XV의 징 제리 · 사최 시 
-

'

1

'

L
조 1겅은 - · 이하게 험-괴- 5시에

이를 昏헤 · 1 1 長期1'[<J으V 지·Vi한 수 있.l/A· 하<·<네 있디·. 즉 자//-의 주된 목

적은 l
'

(베를 위 :l· 시%.l,이다.

1992년부터 l[)94 
' 

(까지 인lg·성부에 의'한 중· A'-부-78'1과 CIS최위국 데

'l· 
자V>L로CI-램의 지 원31-v는 거 의 10익 DM에 남健다. U95년 역시 1너源

VH]57-모기- 약 :1이 DM에 %J힌· 에징이디-,

보92<녀/터 . [19'%부-l.. ,%當部處 
'

E y.il하이 지%)조치를 히·니-로 WVI-3

t t C t 효名 성을 높이미, 나이.기· 기바 지A·l-:·: 들의 훨·-V과 질· 연계피도록 dc

려하고 있디.. 1993V·;. 771 13인 聯邦閣議를 y 지·분분이·룰 대표하고 이률

조 징힐- 수 있vv- 게선 첵이 71 징 피었나. 이 기서 
'a;]' 

사)[L치-AS· Walter

Kittel名 동.h.y:l 자분을 위 한 聯16政1(J <Il :擔'IA'으<'>- V밍하고 각 - !(처의 지

7{N]무를 調整하-8<- [ 
'穀디-.

자문지 1은 인방네라의 ],정시·힝-인 
'

1'RANSFORM 자문방안의 원보1·으로

수M되고 있는데, 이는 중 . 동]iL-H-<i과 CIS의 어 리 국기·吾이 l-C.J·: )r.義피-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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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經濟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獨逸이

중점적으로 자문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시장경제의 총처]적 여건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을 구축하기 위한 政府次

元의 자문활동

- 기업의 구조진환과 사유화 지웬

- 조세제도, 관세제도, 보험제도 및 금융제도의 구축

- 농업부문의 자문활동

- 전문가와 간부들의 교육훈련 및 연수교육

- 볍률자문

- 노동시장정책, 사회복지정책, 환경보호 등 제분야의 행정구조 구축 및

자문지원

該當國家에 대한 특수자문계획의 일환으로 각국별 특성에 맞는 기술지원

을 개별적으로 수행한다m

럽에는 정치적 변촤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客員근로자로

서의 근무, 季節근로자로서의 근무, 單位工場間 契約근로자로서의 근무 등

과 같은 형태의 고용지원이 큰 역 할을 兎다. 동시에 이같온 지원은 獨逸로

의 이민유입을 갑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單位1場間 契 J 을 통한 고용

은 中. 束部유럼 여러 국가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 래서 이와같은 장

치는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정부간 협정을 통해 확실한 기반을 마런해 두었

다.

單(工場間 契%{J에 있어서 우선사안은 中·東部유럽내 기업체와 獨逸內

기업 체간의 경제적 협 력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일이다. 외핵- 기업체들은 獨

逸에서의 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긴급한 투자재웬으로 활용할 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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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외국 기31%1)y-·온 깅 제직 kuf)W-l)OW 미. 4 잉조지 및 기술 쇼득힌- 수

있다w 종체 셕 O - 로 y. 때 l'l
'

l fj. l j좌1/M 게약이C.l·-(:- 협리장치-뒤 통헤 이<· <·r가

는 -:·
<-제 <] ))녀3 에 t

, tV{-한 수 있다.

이들 
-:·
<-기.에 있어서 i'l

'

I fW[ l . 場1/Il 게익:A!-J,'·s 퐁'헤 소1 이 인-징 퍼고 收"L

均{-띠이 이J',>·되는 짐<. 높이 lg가피이야 한다. 심지어 어ttl 국가의 깅%.- 資

/E滄',)IL效 C->-i- 가지 와. 리%17자 . . 8-도하기까지 하있니-. 이 j· o-가의 A][·점에

서 볼 때 ],1동며의 한시적 
')i(.Ill,온 

직 짐누지·를 농한 일지·리의 33좁i과偏·

가지-F디.%/ 점을 /l,·과헤서 는 안된 깃이 다.

1992넌 12 l 0인 의 <1된 기- 징닝국1.· [
"

」7(y,隆'權 骨의사힝· 중 인부가 비.고.

!'l
' l.f/: ['.W間 · 50il;il]브'를 게속 - 8· 한07 깃이었다.

3. 舊유2·'(슬라삐아 紛/])의 /p和1'f(J 
解決을 위한 獨逸의 泰與

獨逸은 처음9,L터 %i-R-2J슬리·비아 분v이 ·a촤지으로 헤%1되V록 1,<니하

었디.. 이 것·의 SC링·스를 A'[V<!- -7 리의 -AL반-:·:' t< 동1]A-7·l·과 긴1;11히 71조하</

가운1'‥Il 수%]되있니-. 151931/l I l ,1에 -<i %!.Id 소 위 Killkel-Jul)l]e 히은 
-:,

:·

시 펑회.셩 2 1·Ll,r버에 새-0.3t ·길 졍 적인 핀-력·E 분리 인으킬다. 渥'i逸은 EO외.

러시이· 및 I l l-:·l·이 림-께 /j·이히.<·<- 있].:- - ;l/.A]던·체에 데3(를 이·긴하LI< 있다.

1지際-rf 고 �<'-라))]아· x
· 議에시 는 獨逸外%'l'l'이 인종j,:·제외. ·(數]C/l't V -S- 니.j·l'L

<.:- 기·장 
/p$.J'l- 직'Ri 님· ,

- 이-<·l/!t 있0. Bi]' []]'1렸 1 121US Kuschuik이 Mostal·

의 ]<U V 정 l-리<징·으로 근J,L히.-V 있/%,1「l 7()tg에 단하는 混[逸품%<o] 파긴

시어 있니-. 이 )]· 1해 獨%-()C )1스니·%]-되- j)-스니아게 코 로아지이- t·< 민이 聯

-%l;國.뚜 /
l

'

l- 싱하/,t록 시 . l, 하고 있니-. J,v스니이‥ /f로 이·지이· 인18'국 <
1
J- 

싱은 j,t

스 니0>-피. 
-헤d.!-체코비아의 

%Al'%Il-A%이 T+Il)[[.(f:힐· 수 있는 중요한 7'1세조긴

이나.

19리 닌 이름부Id %l-%L'히-고 있]- l·:t] -8-서1}] 사질단의 길드-. 獨逸 
'

, IC[]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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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서의 그 크기와 책임에 비례하는 몫을 수행하고 있다m 獨逸은 稅關

공무원과 財務공무원을 두번째로 많이 파견한 국가이며, 이들은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隣接國들의 UN 봉쇄조치 감시업무를 지원하고 었다. WEU활동

의 일촨으로 獨逸은 4척의 순찰함과 약 70명의 세관원과 경 찰을 파견하여

봉쇄조치가 관철되도록 도 나우江 沿岸國을 지원함으로써 이탈리아 다음으

로 두번째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舊유고슬라비아 戰犯訴追骨 위한 國際戰犯裁判所의 설치는 獨逸의 창의

적 발의에 힘입어 설럽된 젓이다.

獨逸은 유럽의 모른 국가 중 가장 많은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하고 있

다. 인도주의적 목적만울 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Zagreb에 설치된 獨逸

人道主義 援실J 連絡事務所는 獨逸의 인도주의적 지원엽무를 조정하고 있다.

舊유고슬라비아 사태가 발생한 이래 1994년말까지 2억 8,900만 DM이 투입

될 계획 이였으나, ED 지원금에 대한 獨逸의 분담금을 포함하면 총 8억

8,700만 DM에 달한다. 게다가 獨逸은 難民收容에 있어서도 ED 회원국의

수용인원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약 400,000명의 難民을 수용하고

있다.

4 東獸圈 居住 獨逸)K,을 위한 支援

東歌圈(중동부유럽, 동유럽, 남동부유럽)에는 약 350만명의 獨逸系 少數民

族들이 살고 있다. 獨逸은 역사적 근거때문에 이들에 대해 특수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 래서 역대 연방정부는 상황이 허탁하는 한, 이러한 역에 살

고 있는 獨逸人들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젓은 1989년 대번혁 일어날 때

까지만 해도 소포발송과 소규모 지원 등 매우 제한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동구권의 정치 적 변혁 이후에는 새로운 전망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한편으로는 戰後處理泣.을 통해 자신이 태어난 국가에서 더 이상 희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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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VI단하->-t 모->-rn:- 獨逸/<들에게 ·분i-;f 게Is·하었다. 다른 힌-v'CI으로 연

Is·정무%<. 가2-한 한 많은 사%1초 이 자신이 테어난 고항을 띠 나지 I& 것을

희T-2·하고 있다. 이-計 위 한 대 이 ]j11,地 <·]S이다, 오Vhf- 연방정부는 側 동

2 /- -1내 각종 7] 있·:-':· 기/,d·<-L의 지 1을 l
I
t1'으v·1서 헌지 獨逸)%,들이 인어와

분화의 i l:.節.·t%i을 j,t< 하고 +A發하미 -$[·동의 의],t-趾 수헹헤 니·가도록 기우{

하고 있다.

A/.회.리 . 사회복지지 내케 외에V 8히 4 세분야骨 중섬으로 공동체률 지

%.1하<< 내첵이 $요한 J
i
t 분 차지하고 있다. 1990년보6-) 1994넌까지 % 악

7억 7,300만 l]M이 1- - 되었디-. 1995%·1,-t/- 에신·에).< 1익 2,600반 DM의 지{.l

- 

;.f, /1 리 )<. 1990V(-l,-fl l%8<-!끼.지의 채1,L이행에 대 
'l· 

지%.!-ff 1 이 2,000%/J

DM이 첵정시어 있디..

모1<f 지 . !<. 가농 
'l· 

한 ['l )J救濟·硯· 원 칙으로 하고 있으미, 소비중심의 i':{·

부·제-yJ·-L다 -投資<援이 7신피도록 하고 있니·, 이 러한 지원대첵은 대)/분

獨逸人이 이-닌 이웃사랍들에깁 L V-(A·이 되V록 하는 것인 테, 21- 이-6 %2

獨逸 /%
,
들에 대한 지 원조치의 受容度를 v·l<이기 위 한 깃이디-, 동시에 이 리한

A제·<의 시 fr)L%는는 시 장'4 제의 사i 가 피 기V 한다. /IL한 이 긴-은 지fr· 조치

� 

는 힌대 직 민7/) 괴· 긴7'l 
'{· 

겅 제 )]. 추//-31·d-·라L·% 이리운 개.정에 키Iv·1해

있·l7 이<'i- t·(기A·이 인·징시/%,로 a)>·신 1 수 있 , 15 하<:-데 기이 
'l.니., 

겨--沙

프/,[. 7{]1<-<[- 식-히 獨逸 /%-3-이 접 리 으1!, 2,l. 이 살1고 있거니. 또 다시 M이

살개 l 시 역은 중<I A로 수행기3( 있다, 리시이- 인빙-의 징A 최초의 獨逸人

i+])<' 거· 3/-시 인 11albstadt와· Allai지띄과 %.!'은 서부 시 메리아지 의, 그 리고

Asowo외- Gmsk지 악 1-있 Wolga강 . S·익 의 1J[(지 역을 들 수 있/1니.. 니.이.겨·

Baden-WOrLen11]erg-'/가 71-이하]-<- Saukt )ytc·rsburg 지억의 시 tty]y료貫트

� 

V 있다. 니.자스탄의 깅A- 獨逸< 러시아인둘의 7-1통직인 기7지익인

Nordeu, Kustau([j, 11awlodal' 등지가 집중 1으)A 지 윈되고 있다. VB<-의

깅우 오버/(레지 Q]1기 익올 2심으로 4·].히 ()])Deln지역이 집중 지 우{되]( 있

디-. 루마니이., 체3]], 
· 로바j]이. 공회-국, 헝가리 k 기씨.지 익에 산고 있<.t

- 

기m녀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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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系 방數民族 역시 지원되고 있다.

모든 지원조치는 각 該當國의 정부 및 그 지역의 행정기관과 현지의 獨

逸人 대표들이 협 력하고 동의하는 가운데 계픽 . 시행된다.

유럽의 공동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舊 동구권 지 역에 살고 있는 獨

逸人들의 대부분이 현재 살고 있는 고장에 계속 머물러 사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들은 두 가지 언어왁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민족간 이해증진

에 있어서 중요한 橋梁役펩]을 수행할 수 있다.

5. 開途國 支緩政策 協方

동·서갇등이 극복됨에 따라 국제적 인 開途國 지원협력은 근본적으로 새

로 운 향방을 모 색하게 되었다. 이데올로기 대결이 끝난 결과, 아시아, 아프

리카, 남아메리카에 있는 여 러 국가와 공동으로 그 들 나라의 개발에 따른

문제점 해唱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표進圍과 開途國 간에

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합의점이 도 출되었다. 즉 )L權의 지속적 신장에는

경제개혁의 추진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開途國의 민주적 . 법치국가적 정치

제도가 분명히 살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開途國 발전을 위한 협력은 새로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빈곤,

촨경파괴, 인구폭증, 에이즈, 마약을 비롯하여 難民事態와 移住民事態는 모

든 나라에게 도전이 되었다, 지금은 어느 일부가 다른 일부에 의존하는 오

직 
" 

하나의 세계"가 있을 香이다. 따라서 開途國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정책은 그 어느 때뵤다도 덤國의 권익과 직결된 문제이며 국제적인 구

조장치와 평화보장을 위한 기여로서 이해되어야 할 젓이다.

앞으로 국제적인 문제는 모든 사람이 자기 몫을 책임지는 dI世界的 開發

共同體와 責任共同體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開途國과 동구권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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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부-l<. 일차직 으Xi 
-

l. 지.신이 책임%l 사인-이다. 지·체적 <,t) ]을 y해 국내의

정치 직, 님骨시, 깅제리 기본여7-1을 조 성하고 겅제%If전과 사회 빌7'l을 위한

기초-趾 다져 1'. 것-S l]H途1姻의 과 이 디.. 띠·라서 開途國 %敍-전정 첵이 린· 언제

나 
M

I
'

1力1畏을 위호1. 지무1"이 필 수 리'에 臧다.

이에 비해 쑈';進1Al의 첵3]온 삐17외- Il]役이 자-h--Vi-게 ]P,A-되는 1·r제적 환

정을 조성하어 게혁의지가 층만한 開途國으<L 하이6.f 지-체적 d,-. 럭이 31상

!
ig·을 수 있다는 최%-M-을 7].< 깃 이다.

인방징부]:- t·f 징 치적 촌1‥징 y(최.풀 開途13과의 $ 릭애 셰 이 조>중힐- i

있는 계기j[<. 빌'이· L·i-었다. 힌제 조]중하고 있는 Id-이·且-L-t 빈곤 칙71, 한깅

보/(, (援金 AC當·j,o'd,(·;의 신징과 회·정 등 :&대 분야이다. 지71甘 1111당기준의

선징 과 시-정-典- y 獨逸의 개]세지원 효력이 t$'f이지 지 일·'31 <D-히 리 높아지

도 록 하고 있다.

이 러한 기준에 띠·0>. 7리의 (援)31<과 %M,模가 71졍y[다. 이骨 y해 
"

인

c/1의 2/호", 
" 

주1111의 징치 키 d 정에 의 ]·이", 
"

l
)q 직 안정성", 

"

시 상경 에

친숙한 겅세 . 사회 질서" 및 
"

국기·횔·동의 l/1-v·1적 지향" 동이 <)712탄 경제지

. 정치직 이주1,이 미-VI시 이야 %'l-다. 어 기 서 
"

셕'기·Y/·동의 l-진키 지항"이 린· l

- 

&

常國 정]]'.의 정 페수-겹各 통해 번-;·['한 시. . >·A[-의 젼Al)적 . 시.최 ·적 팅 J이 개신

서고 지.연생[21]vI]가 91 
-%피미 

과V 
'l· '

q1가 <出이 익제되는 깃을 의%11 
'l-니-,

A-3hO이 VI회-되]i 獨逸이 동 ) 뇌에 띠·리- 開途國 ·지 ·1징책 역시 세로운

, c 진에 키 tI
t]하/게 v ] 있다. 側(1셀卵의 제j,L 중영'아시아의 신AI 5개 ·공촤1·l-이

l)8途崗 - 로 . y식 인정Id에 따리· 聞途國 數·;.:- +2-어넜·다. 이 미 이 리한 <·f가들

F CI 지이., 아제로,비-이진·, 아)'!-메니아처 럽 기술개닐' 지 . 17] vI을 반고 있

다. 이외에 ·(]·l.니아, 불기고]아, 骨니--Y-가 리'각 開途1지으로 인정 1
%!-l'기 위 해

신청서를 제출헤 <y고 있다. 과거 l·IH途1$]이었VI -H-고슬리-비아의 J부 )I<繼

IA寒인 마 j/니아, 2.tv 아칙아, 슬로베니아에 대헤서는 자분조치와 잉 71

조치기- 진 唯3但 깃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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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후 獨逸은 舊東獨이 수행한 開途國 개발지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존속 여부를 평가해야 雙다. 이 점에 관한 한 연방정부는 舊東獨이 수행

하던 과거 開途國 지원대상국의 국민돌에게 빈곤이 었어지고 식량이 확보

되며 직업교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륵 노력하고 있다. 舊束獨이 수행하던

총 106개 프로젝트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72개 프로젝트는 계속 수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각 지역에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고 통받는 주민들의 이주물결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獨逸은 지리적으로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풍요로운 곳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목적지가 되었다, 1990년 9월 25일자 연방정

부의 難民對策에는 開途國 주민의 피난동기 해소가 開途國 지원정책의 핵

심적 과제라는 사실이 여실히 반영되어 있다. 즉 연방정부는 피난동기 해소

룰 연방정부의 전체 開途國 政策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간주하고 있

다. 연방정부는 開途國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개혁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주

민들로 하여금 자기 고향에서 살아 갈 희망을 갖도록 하여 더 이상 移民을

가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같은 예방적 성격의 難民政策을 구체적으로 들어 보면 창업지원, 고

용촉진, 직 업훈련과 같은 대책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대책은 중유럽과 동유

럼의 여러 국가 (예: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구유고슬라비아)

를 비롯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마그레브, 촬레스

타인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歸還促꾜對策의 일환으로 여러 국

가와 별도협정을 체有하였다. 이 협정에는 상대국들의 歸還促進프로그램과

再定着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적 시장경제에 부응하는 ‥ T業關聯 직업교육

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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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주정부들의 국외추방사례 중가

- 隣接國 및 출신국(폴란드, 스 위스, 체코공화국, 루마니아, 크로아치아,불

가리아)과 체결한 송환인수협정

- 1993년 11월 1일자로 발효된 망명자 급부제공법. 이 범을 통해 t命保

護權者에 대한 금전급부는 物的給1 
- 

로 전환되였음.

1994년중 t命保護權. 신청자 수는 EU의 거의 모든 회원국들이 亡命保護

政策을 제한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亡命保護權 신청자

의 希望.國은 볜함없이 獨逸聯邦共/[1國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亡命保護權 문제는 獨逸만의 문제가 악니다. 사실상 헌재 EO의

모든 회원국은 亡命保護法을 이용하여 통제불가능상태의 이민유입사태에

대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 래서 EO 회원국들은 유럽차원의 亡命

保護法과 亡命保護政策의 일원화 조 치에 착수하였다.

1990년 6윌 19일 서명된 쉥겔 (Schengen) 條例協定을 통해 조 약체결국인

프랑스, 벨지움,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獨逸은 각국간 국겅통제의 完全徹廢

를 위한 조건과 조정대책에 합의하였다. 그동안 이탈리아 0990년 11월), 스

페인과 포르투같 <각각 1991년 6월), 그리스 0992년 11월), 오스트 리아

0995년 5월) 역시 이 협정에 가입하였다,

同 協定은 최초의 서명국들(벨지움,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 델란드, 獨逸)

과 스 페인 및 포르투갈의 경우 1995년 3윌 26일부터 발효되었다. 기타 서명

국들의 경우 법적, 기술적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발효될 것이다,

쉥겐협정의 c命保護 관련규정은 t命節次處理時 서명국의 관할권과 관

계되는 조항이다. 즉, 협청서명국의 영토내에서 제출된 亡命保護權 신청에

대해 과연 어느 국가가 이를 심사할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객관적 판단기준

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i'命保護權 신청자가 협정서명국의 영토내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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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을 tIll 과연 어3·- 
·

-

'

·[ 가가 %,;'%·>發%0 내지는 >證8·,除싱-테<L E]t·l시 - 1지 또

는 IC[J ]或外1$]]竟 님은 /]3)<·)히싯이 리.고 
-i(-징 '힘' 

지 하논 깃은 매우 된· 의

미가 있니-.

쉥Al[% 정의 c'命保,漁'權 인·MI-i(-징은 1990년 (-;우1 a인 l<U최7·l-:·r 移].림姦1係

6:Ii]k ]간'i'l'3이 i]UbIiu에 - t,l-여 A:l-의 %'l· Duh]ill 
'%1의사항의 

규징파 내체<L 인

치한다. l]L)l]lill E'l-의사'앙·8- J
&

'
- 해 [L命<ti'値權과 판게되는 %Il·할c(l 

2

, r징은 l<tl

의 V는 최 원t·: 에게 픽-대적-W하게 뇌있다w l·-l'] lAVB이 W'艾<19958)V>' 내지

1996V!초 에징)되먼 쉥 %l)협징의 귀-한[1J-15f징은 너 이싱· 직- - 되지 않].<다.

l(-)921,.! l l 30인부너 동<·d 12 ·l ] 인끼지 v-IV1에서 최핀 移1<關係 t
'

(·Ii]&

JR'l:l'sf議에시 는 [y' A'7保,'護政策의 인 A최.룰 꾀 하·;- 핵신적인 건의안이 R]-의

되었다. 이 기서 밍 벡한 A-(-거기· 인는 [/'命保1%[Il,ali', "

收容한 第3國"파 관계

되A--<· 일v.1촤· 멩'안, 심 리"l· ]촤-해가 7-리 되 지 館-는 /·f가 %'·에 대 최종적 . )

%1의를 1) 있'다.

%M t$]한 A L 거기· W-l- LL'命保,i만1>l,oIj' 2(
)l·v'13<·정에 띠·리· 어t/l 暫미%의 [t'命保

,漁'l>l,i)l>이 선속하게 처 리v]어이· 할 것인지가 <1 정된다.

"

收容힐' 第: 圓" 괸-런m](·싱에 따리· 
'( 

국가가 이[q한 조긴에서 "

收容할 第:]

崩" 녜지·;-]·"'/C7한 A'-13[(씌"으로 h'-l <] 인지가 V 징우1,1J.

"

대제 시-o->J- 심 기'헌- 박헤가 -R-리 되지 않-(< 
-:·
f기·"리·1:- 기준에 띠.리. 긱- 奇

신5: 이 
"

인번-적.O-로 t , q'헤의 위 %']이 없니·"는 <11징 이 나온다. 즉 이 If·l LC'命保

'健 
신 청지-의 출신핵·이 

"

안<) 
'l· -2·

l'기-" / 깅-Y- 收M>·l:샌 %l·징-6- 내린 수. 있

1 1

l<tl L'命(Ai'i"it-의 l·인최.-(.t 1995X3 01 
'

20 l/21 1 l<[J 회71·L·l 의 )p])j(징%{{·

%·)] 내),'.징-:{tI· 최 의(룩5)JiL-'t-L3.)에서 체 태된 
"

l
'

/ 命保,w 처리 절치·의 최초),! 장·"

이리.는 긴 의안에서 니 < f 平렷하게 되었디.. 이 <1의인-의 초안-F 獨逸이 la허

년 하1/1기 의 상1·t ) 때 미·V],q있딘 깃이디-, - 히 IL'命保護權 신칭시 십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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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및 亡命保護權 선청자의 권한 등 i'命保護 처리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기본원칙이 그 주된 내용이다(예: 관할기관의 자격인정문제, 망명기각 결정

시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함에 있어서 증거제시 및 망명신청자의 자료보호

와 권한에 대한 기본원칙 등).

ED조약에 따르면 ED가 査證政策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다(사증이 필요

한 국가들의 공동목록 규정 및 일원화된 사증발급에 관한 조치 등). 1995넌

5월 29일 개최된 법무장관 및 내무장관 각료회의에서는 일원촤된 표證發給

에 관한 시 행령이 통과되였다. 이 조 약의 새로운 조항인 K항에는 일부 분

야가 공동권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바, 이는 EO의

統습을 내다보면서 특히 居住移轉의 自 由를 거론하고 있는 짓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고

- 亡命保護政策

- EO 域外國境 越境에 관한 규정 및 이에 상응하는 통제 수행

- 이민유입 정책 및 제3국 국적 소유자에 대한 정책 (입국, 체류, 이산

가족합류, 취업입국, 불법입국 및 불법취업의 퇴치)

현재 EO 회원국 중 적국적인 移民流入 政策을 펴눈 국가는 없다. 그 반

대로 모든 회毛국은 경제, 사회, 정치적 이유 때문에 슴法的 移民流)<까지

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이산가족합류, 한시적 고용, 이미 처리과정에 있는

정치적 피박해자의 수용 등은 예외이 이산가족 
'합류문제에 

있어서 각국

정책의 일원촤에 관한 결정이 i993년 6월 1일/2일 코 펜하%A에서 개최된 移

民擔當 關係長'A'會議에서 통과되었다,

1992년 11월 30일 런던에서 개최된 移마擔當 關係長官會議를 통해 舊유

고 슬라비아 출신 避難民의 임시수용에 관한 정책이 합의되었다.

1994넌말 헌재 獨逸에는 약 350,000명에 달하e 値유고슬라비아 출신 避

難民들어 체류하고 있다. 크로아치아 출신 難民 약 10만명중 일부는 귀환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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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인횐-으V 19HId중 지·IA'적으j,L 8아갔r)·. 舊유고슬리·비아가 게속 위 험

한 삼태01] 처해 있기 lll 분에�, 인단 /성-된 難1냅吾의 내부분온 계속 獨逸에

I d骨 수 있을 깃이니..

/)- 외에 익; 651펀'1-6에 l'히·]-< 소위 시·소1싱'(de fac(O)의 難1-C이 있다. 이

은 l
'

. [命保護權을 신 칭하지 %<은 시-V-}·들이거니. Lt'命保護權 신챵이 기각된

사 ]-吾이디-. / ( 리 나 이둘은 인3,c 의적 PLA/ 징치지 이-S· 때분에 고 힝·p-<L

돌이-갈 수 없]-< 시.il]-들이거니·, PL<·t 비-로 이갑은 이유 If11문o]] 獨逸에 의하

이 일단 빈-아들이진 Y 아&/V 게< 머骨고 있는 시곡1·듈이디·.

It4%·:l [I l 3031부리 동0 12구/ I S)까 개최된 ]<U M(B%꾀1-Ai:會에서는

세Ci국' 춥신 박셍의 ]<·f허-2- 
%-V 세3국 舍신 자영입자의 입1·r히벙.에 A%·한

절의인·이 통과되2디·, 이 미 .
"

/- 이 진인 19%닌 B l 20 J I<tJ [fl-]·債111.Ab'.會는

제3·:·< 춤신 의 l<U 71-]·r l< IC[]내 직 입Al-동 한에 판 
'l· 

결의안을 통과시킨

비. 있디·.

l%41J 10월 1 71부니 外1실A,(y錄에 꾄-힌· Il]률이 발4되었디., l>-·'] [)t.律을

농헤 1953닌 이래 인 Is·헹징 칭(KOlu 소제>이 수헹하고 있{.< 外國< 秩錄 :票

J%1-t ·v·IPl위 한 범적근기름 깃'추게 되있다. 이는 -2 h83&·) 연]g·- :11)11 제d.소

가 게인의 
·hIll·限1'l /·i!權을 ),L징·하기 위헤 人 1 ]調%法 초,안에 %fl·한 판긴을 네

리V})%-i 실 졍 1 요-3'l·조<1合 깃'추게 피었음A- 뜻한다, IBJ C;.[-l!F 등록의 %-)}

- -

, 동곡기·민--8- 통한 자료X.i (마1-, 1·]-5%]d-이· 자%m!,의 보호, . 눙3기펜.에 대 
'l-

Ld-사지·의 - ' /1한 各 3f정하[il 있니-. 外國/,v>錄名· 통헤 외국인]!l·계3-f졍과

tC' 7保1'溪'權 %/l·/l]-3-정을 시행하<. 행정기2(tI·- - . 예K)대 외국인의 신71피.익·괴.

f은 분야에시 시 %->을 반는니-.

聯邦外1싱人難']- 磨,·욘 통일<Y익:各 A ! 거V 신연방/내에 外廳율 수1 치 
'銀다.

(L'命保護權 신정지-의 
'41닝'-Q-에 

삐·리· 기- T-는 州+.<W'. /A-시신펄· 미.련하 , t

복 되이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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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獨逸과 UN

연방정부는 UN의 범위에서 南北(後進國과 先進國)간 대화의 중요한 광장

이 마련되어 동반자적 미 래전략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

다, 최근 수711년 동안 개최된 각종 UN 회의를 뵤면 先進國곽 開途國간 경

제 · 개발·환경정책적 협 력과 조건에 관한 합의가 많이 도출되였다.

雙方間은 물론 UN과 같은 多者間에 있어서도 정치적 관계와 開途國 지

원정책으로 볼 때 인권의 국제적 보 장은 곧 獨逸 外交政策의 핵심적 사안

이다. Wien 國際시團會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권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국제적 인 이해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인권의 普遍性에 대한

문제점은 부단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다. 인권의 普遍性을 유지하고 구

체적인 인권침해사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리고 어느 곳에서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방면의 중요한 성과가 바로 1993년말 낀N 高等

人權譜務官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獨逸은 오래 전부터 노력해 왔

다,

냉전이 끌난 다음 지역문제 해결에 있어서나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서

UN의 의의는 점점 더 커졌다. 앞으로 분쟁예방 분야에서 새롭고 더 많은

과제가 UN에 부여될 것이다. 따좌서 UN의 改革이라는 주제는 매우 긴급

한 사안이 아널 수 없다. 이미 지난날 UN의 효율성 제고문제는 獨逸의

UN政策의 중요한 목표였다. 獨逸은 高額의 회비지불국(UN예산 전체의 9%

를 지불하는 獨逸은 미국, 일본 다음 세변째 고 액지불국 임>으로서 우리 獨

逸人들은 합리적인 費用/效果關係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 래서

獨逸은 유럽 여러 국가와 함께 UN 사무국의 再編에 관한 사무총장의 결정

을 매우 환영한 바 있였다. 獨逸은 시급한 UN 財政制度 개혁작업에 성실하

고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獨逸은 UN의 새롭고 광벙위한 받전방안을

통해 평화와 발전과 인권을 신장시키면서 UN의 정치적 · 경제적·사회적 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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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野에서 , 汝 /It: 이 <1 헹되va ),< 리하/II 있<.:· 사무총징·을 적극 지지하고 있

다. - 리 ·L- 이 리한 lg-안을 통헤 [JN과 긱. 산하기AIl- 및 톡5 기괸·간의 l

' 

閨整作

業이 잘 이 루어지고 [JN 組織의 효 . 성이 높아지기를 바린·디.. 獨逸과 잉<·<

이 빌-의하어 선 치 된 /%,)'al'l{J <援 , 閨整'l[1'Y과 檢% l% 監·好사j[L소의 신치는

게헉 이 기.능-하다는 사실을 이싣히 먼-앙히Jl. 있다, 獨逸은 이미 Y 래 진부니

사무총·장의 A-]A'l·을 강촤하도록 <,1 리헤 팠다. 죽 사)/총장은 
'사全保;庫뾰4-l:會

와 빙헹히.여 분쟁에방을 위한 <자적 59한을 깆'V록 해야 한다. 19%h) 0웜

r
부g로스 VI리 ) 사]',L총징·이 세奇 

'{· 
기<.4:11야1",6錄' 는 %g촤를 l'싱하기 위

한 구제 적 V:1의인-이 1%-대히.게 %3d-되이 있디-. 獨逸은 분A을 Is-지히·기 위하

여 긴if한 깅- 핑촤-8-지군의 豫1P)']-/<Il'置[p) -T둔 역시 찍요'히·다는 사1iL총징'

의 조{헤에 동의한다.

獨逸은 
'LA保['l')Il!.‥]i'.會의 

7A'f.[:I . <]}:國이 이-L] 니-. 獨逸各 d77<-[{과 51 10넌

후인 Iq87 { 누 I
;q에 건치 2%L! 31 기의 ·Jj·:'Iii]'(0!l!.4;:國에 선출언 비· 있다, 獨

逸온 19%/9(-;%·1,V에 세 l V J[/'%Vff:I!l!.']][.國으j그 선출드] 있다. 이3·L씨 獨逸1>

동인 이<F [IN의 일웃1으V시 증가%"l 책임과 임무를 다하고자 /,< 릭하고 있

다. 獨逸은 힌재 돈의중인 
'(7保障꾀!.-M-l:會의 

擴張문제외· 괸-게似이 이외.같은

책H]과 임331- 게속 다할 깁이나. 헌헹 
'k 

[y障메]jl:8의 /

I
t- 

성헝테는 여러

민에서 시 대에 l'지 믿'는 깃으j;L · %- :
-

0-]나고 있다. 헌재의 
'V:Y%陣꾀1.'Ib's의

<
,
L 

성-P- 오로지 제2차 세게내%1에 의한 1괴.j,!-111· 수11g 
'할 

수· 11
11에 但디-, · : /- 레

)&·i l%2V!dC 제47차 tIN 총최에서 ;-< 0수의 회%·11·fl.(·이 냄 
· 

1의 -A식파 최

y.1혁·의 증기-에 띠·-f-:. V{촤·VI 싱끽·에 1꾀27·이 이에 직 합 힌- VA>fMA<)B:t]i'.> M

</성 헐- 것-皇- 주장한 비- 있나. L:N 총회는 5갓수(VIII'['(1'!l({1(.Ef의 
개힉필 위헤 실

)
l

- L %J응 -/성새 놓았니-.

국제징세의 빈촤, /l- 리고 [)N 회 711·l 의 중가는 安全保1<i' pl!djl:st의 -
'

I
L
싱을

Iq'.考·va 요구히-고 있다 CI 러니. 7CiVIA')I!l!.41'會의 제y':lAd·41] 떼{,p에 V M

l:l :j'j(! JI:s의 
'Q) 

위 X력피. 조>IM 이 · a · 싱·되이셔·:- . l-된니-. V7(VI;l'%IV!.1j;:67의

-

'

I
L 조는 -별.18하면서/L %合져 m P.V. 게<. -8.지되이이· 한다. 21 례서 연씽졍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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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章 獨逸의 國際的 役割

거부권을 가진 常任탬事國곽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非常任理事國 이의

에 제3의 범주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安

全保障理事會의 개편논의가 대두된 것을 환영해 마지 않는다. 이러한 논의

는 철저하게 걸토되어야 할 것이다. 제3세계의 많은 국가들에게 더 많은 발

언권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安全保障理事會의 개혁과정에서 獨逸이

常1壬理事國으로 된다면, 常任理事國으로서의 권한과 의무旻 완벽하게 수행

할 젓이다.

8. 紛爭地域 管理에의 參與

UN의 일환으로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은 國際共同體의 중요한 역

할이다. 이를 위해 獨逸은 인력, 물자, 財源을 지원하고 있다. 1994년 7월

12일 연방헌볍재판소 판결을 통해 獨逸의 참여확대를 위한 법적곤거가 마

련되었다.

獨逸은 UN에 가입한 이래 UN의 作戰活動에 인력, 물자, 수송수단을 제

- 공하고 있다. 1989/90년도 나미비아에서 수행된 UN 作戰에 獨逸은 처음으

로 聯邦國境守備隊 職員과 隊員을 毛화유지조치에 참여시킨 바 있다. 그 후

연방군 兵)J을 포함한 獨逸人들이 각종 UN 작전팔동에 참여하고 있다. (부

록, Nr.137 
"

UN 평촤유지대책에 대한 獨逸의 참여" 참조).

세계공동체의 일환으로 분쟁지역 관리에 더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統· - 獨逸에 대한 기대는 獨逸 외교정책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도전이 아닐

수 엾다. 통일직후 獨逸이 막대한 물질적 공급을 담낭했던 걸프戰이 이戌을

잘 보여준다. 유럽에서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 역시 獨逸의 이해관계

와 직결된 사안이다, 由'点部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의 안정과 번영이 좌우되

는 것이기 때문이다. 舊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난 진쟁으로 인하여 분쟁당사

국들의 행동양식은 또 다른 분쟁으로 휘말러 들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獨

逸은 敵對關係의 영원한 終爆, 그리고 정치적 해결을 통한 합의를 도줄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는 EU, OSCE 및 UN에 시종일콴 참여해 왔다. 연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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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 길음 더 나아가 대·][-모의 /,28.1갑%l'BJ 지71을 동해 2'l. 리<il J)p젱지익

避難1<의 상남A-릅 收%함F-j,!-씨 민간인둘의 7( -8- 1J어[L-]<데 지 대'힌- 기

이를 히-<It 있다. $3<(%]l$의 각-:·>간 ]d-xr과

� 

/p數1-2族間 %)<P·은 濫 逸 게 건으

je< 닐<L A'F 상괸-이 없어 JI(인더·. 이 중에는 이 라과 NATO 최A·l-:'·r인 터

키 사이의 1·:·깅 지익 인 니·고프니 키·리최1-에)h-] 1어 니·고 있-:- 분젱이 있다. 이

기시 1빵 정부-::- 
'

7]싱-을 농한 ·]d I해긴에 ]·이하고 있디·,

L-1 2·)나 ·]!'!. 셍Aa[-리1:- 미노!· UN의 1한으로만 수헹되 -:.-:- 깃< ·%).니r-)-. 헌지

獨逸 kff니· dJ 遣'l'A').<-이 중 l·-3'-과 · IS-서비苟-동을 y해 紛<17當/]l:Ah애게 잉

항릭을 헹사히·고자 - 는 수()·-y- 1密務[l)J 豫1;))外< 이 치에도, 최<+-에]- 1%域

j%If識 몇 < t 산하39 7.[·이 이러 %'l· 분쟁A!l·리분제를 맘이 다)/)4 있니.. 2 f 대

) (리 실레기· 아프2-)키· 통잎 기2P-(()Al<)이 니·. l·[] 機+A·는 193닌 키-이j/에시

개최%>l J )'.o+'1j]3鎖불 X·헤 아 I
- 리키- 대·륵의 l)J外에 긷처 . /이니.는 각종 폭릭

키 분 -위 사 {에 방지하거니. 분샘이 밤XI 臧을 깅우 가능한 
'l. 

A-3-5으5L

해긴한 수 있V록 하<-t 
"

紛-'l'리V制裝1'('!m'l!"풀 t가시臧다.

인빙'정부의 입 장으V 各 때 ill}助 -] /뼈111](SubsidklriUitsprinzip)·F 국제적

인 분야에서 V 有效하Bj,L 이같- / ()Al<의 칭·의적 발의는 也다고 본다. 연

I X'징부는 이 와긴-은 핑·동에 대해 정 칙 적 . 물진직으로 지원을 아끼지 %·고 있

1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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